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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1ft할 <t II 1Jx 新 fIi擬

1 對內 要듭 

가 對內分野

政 ;台 /-> 

t웹- 9l ff J; 돼 *￥ 펀it￥ 

黨의 主體 rn 환 iGr路빠 繼續 면q- ￥ 

社會1:養으l τ~it1과 牌 flJ 91 ~'Itt~;) t~ ~ 91 f~ 션 f --월 jr “4 

薰파 λI차J<累의 統 - ~뼈 fE 

黨과 )\E 太뿔의 m --[뻐원l ?- mf함 t: 훨 .)t :;’~ 91 ?! q; 깐 ffl 뼈~ t) 

ι 經 j齊

’ qO 4:, f훗 it ‘ ffit 갑 핍續 

發합i所 LJ차 · 企 쌓 r)r c'{ -ir . Í~ 셋， t 양 f，~ 깡(~~ 벤 a꾀I시r;t H셰l ’4 4 

F뱉헐 f村‘↑t ;f水(f利1J1化t，맴홈 i빠R뼈빼해 k()미깨)(川Ok때깨 j센11 “ 

( 대 {k깐5- 상 ’ 여예i 싱 상， 입 복 :} , l}{ 땅 ’: ) 
’ 91 年 f쫓 띤 l 땐lf'..(행 Jj rnJ 

껴1 3 ;t 7 f間 끼 -6 !- 홉lJ l: '!j~ )~ 찢 샌 Il강 1톨 /t Á’) HI 1ft 

>{ j I강 · 電 1J' 휩깐 · 싼뻐 I ￥ 감- 까.4 I%i;I”1 0- 띄- di;i: 

말곡 · 천 · 人 안 In‘ 랩 dlll t찍없- 아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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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對南 및 Ji-分野

< 軍 事 問 題 >

軍事問題의 先'tR的 解決

• f主來나 交;값의 낀‘要 /f生갈 표、定하나 童事問題 解決을 뒤로 

미 근 」 r{1 」
Tτ~ -11 "'c 

0 不可f풋宣言어1 

뚱協할 수 없음. 

대 한 我 1WJ 교場 非雖

- 信輔造成 優先은 不 可 f꽃宣픔 回避의 口實

- 不可慢宣言이 휴지장이란 말은 南北이 合意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으로 會談 담體가 無意味

< 統 - 問 題 >

C 對美 平和協定 f足求(3者會談 論理)

美國파 平和協定을 원팎結하고 활韓美軍·核武器를 澈1&

祖國統- 方途 確定 必‘要

祖國統-은 하니·의 民族， 하나의 國家， 두개 뿜1) 度， 누개 

政府에 基뽑한 聯쳐3뿜IJ (1 民族 1 國家， 2밟1)度 2政府) 

。 制度의 單-化 統-(制度的 統-) 反對

- 뿜1)度的 統-은 먹고 먹히는 것을 前提로 한 것으로 接

受될 수 없으며， 꿇要시는 홈f突과 民族 x難 촬起 

0 民族統- t~商會議 겸集 提훌훌 

- 地域的 自治政府에 더많은 權限 暫定 願與後→띠央l앉 t{f機能 

을 더욱 높여가는 方向으로 聯좋ß 뿜1) 의 完成問題 協議 m 意.

統一方途에 대한 全民族的 合意를 위한 當局·政黨·團體rtK

參加 民族統- 協商會議 R 集 f몽讀 

-6-



다 對外分野

Ij 帝~. ~'j 王 Á~J 흉t外 fl뚫 의 휠ir￥ 

우리黨이 원하세 홈~t￥ 하..L ,, 1 ‘ -
μ、Ì.-- !λ 팎 . t' I t ~ tJ ’“’ f-j 야 fi 파 01 

正’좁↑t 뚜렛이 ’팔믿얄 

많際↑훔혔는 1社험主義와 관 i쾌 t義양 Jt 외 ’l 刺 사이 니 센예 

만 혼.f\!파 꽤합이 뽑u홉 

임王·平和·웰善의 對싸!f'1 세i ￥ j훌l *nf-￥ 

社會主義 블릭不加擔 나라들플 tl] 돗한 tit- 뿜 이리니아 

人民들파 親훨· 協調關係 ￥홈展 

• 集團的 팀 力 햇牛-의 !원U，iJ에 시 Jf'i 펴 · 합‘뻔 . "zft 에 까 fI |힘 l힘 ↑김 

調 發展

아시아 人民의 I團원·協훌쩍 

아 시 안 날 이 찌 主 ↑1:.1-’~ ~ 원 · 때 調로 ISi 쐐1 ':;i 91 'Î~~'JL 1’!I、 [, tj 뿔 

뿔 이 룩 111 캔 f ￥[J í파훗어] CJ] lI r 시 

2 縣合評價

가 內容面

혼f ↓셔 7t 뿜f 어l 있이사는 

i앉펴·앤t 혐è':J 으띄. j 太 ￥ ;I7Pl 웬사와 Attfn’n~ 뻐 {J~ 핸쐐 

룹 동-해 體뿜Ij 끼fiE E- 위 센 l‘’ 니 ~}j 웰! 91 낀:헛 (tJ ;r J쇠 jιlli 

원-‘짝 h’) 0_ .t)_는 지만해 센 I! ~한 rí껴예 A’~ frH ’J ;fl' jJ J f찮*심 



對外經;齊 t써力問題 ;:; lk 쥔- 떼避， ]貨績 不m iι 映

o 對外分野에 있아서는 

外交的 對南갖;황-룹 펴識 tt f당;ε} 對 j社會:主義. ~~ f[iJ 잎1 lfJ 'L、의 

外交 짧持， 아시 아 域內外交 5헛講L 對 fJ 接近의 강안 意‘/관 

表明

‘j 對南面에서는 

對南 非難J2勢 端度으1 1ι F룹 보이 띤 λ1 .~祖國統一 5個 方

針』의 政策基調를 짧持하는 가운데 南北韓 不可f풍펀듬의 

對話 必要條1’*化 및 獨速式 吸水統合에 대 한 강한 危↑뿔↓、 

表出

나. 構成 面

O 時間面에서는 89年 30分， 90年 40分에 비해 今年은 50分으 

로 늘어난 趣勢

。 構成面에서 

폭 增加

*쪼;齊部門 등及 縮小， 對南 및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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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外

섣과 핵무기 철폐 | 

0 社좁主義非同盟 國|
家와의 協調 및 南

南協調 행化 
問

-사회주의·룹럭 불 

사회주의 -
조
 

바
 
。도

 
。

소블 지키며 사회 j 

1 의 옹호 고수를 j 

위해 투쟁 

0 블럭 不加擔運動 및 j 

南南 thh調擺大發展

題
가담 나라 인민들 | 블럭 불가담 운동 

과의 친선 협조관| 과 정치·경제 동 

계 발전과 남남협 

조 확대 

제분야에서 나-l-t 
口 n 

협조 확대 발전 

l않 

사회주의 건설 방 

법도 현실에 맞게 

새선필요 

‘D 非核·平和地帶化 關

爭 展開

-핵전쟁 위험 제거 

와 비핵 ·평화지대 

O 社會主義·非同盟 國

家와의 協調 및 南

南協調 행化 

O 南北韓

採擇

不可慢宣言 1 0 南朝睡內

據大

統-關爭
! 
0 유엔 單獨加入 및 對

話쪼口 一元化反對

-유엔가입과 대화 

對

대결상태 

긴장상태 

위한 불가 

쟁은 집체적·대중 f 창구 일원화 주장 

적으로 확대되고， I 은 민족의 통일의 

연방제 통일 투쟁 | 사 외면 

10 南北 엄由往來 및 

全面開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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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왕래 실현에 

머물지 말고 전면 

개 tllo 

-군사적 

해소와 

완화를 

침선언 

O 南北連席會談

提議

김集 南

-팀스피리트훈련， 

問 올림픽 공동주최 

題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자를 포함 남 

북연석회의 소집 

-남조선의 토이트 
。2. 1

으로 발전 

O 南北政治協商會議

짧議 

-연방제 협의를 위 

한 남북정치협상} 

회의 소집 및 민 j 

정당·평민당·민주 

당·공화당 총재， 

김수환， 문익환， 백 

기완 초청 | 



金Jl EI , 黨中央委 휠ttf일꾼뜰과 談 J1t

~t짧은 지 난 5. 5 企lJ-: H (J 1 黨 qJ 맛 ￡ 파 1 f ql /1[ 1 !- 파 까 
r ‘ , ‘ • “ 

J 
j 
、

p 

“人民太累 냐J 'L 의 우iQ과 IU합 E養는 깅 l뽑 /、 n~ (Ì 1 L I " ': 1 써핀 (, 

D. 27 니J 1차 放파 감 잠- 해 활 λ 하 았 전 

‘/談꿇 內容 要t::::.、
터/ 

c 우리는 책틀젠과 -별設어!시 초體 rtJ 7f%R- 힘ct￥히는 서이 ~_"-7fl."! 

라와 l한族의 運命파 관떤되는 itl펀 (I~ J 인 Il~ U(j 2}는 끼() _'rf 
、 .~ 

똑히 。t;} -π- 薰의 껴主따인 路線파 l앉 ;강권- 번힘없이 뿜뻐해 

야 함. 

1 , 
/ 우리 人 I문 다身이 i뿔擇깐 71 () 

/간 " 따 ιl 우- ~191 ’않-댐에l .
치
시
，
 

비
 ι
 

自體의 힘으로 입떠 세분 人[\~ )~樂 냐1 'L、의 독 특- ?} 우 t! l _J\ 

l社會主義는 커다란 f훌越센1 과 ’t.j:펀力감 융홈패하끄 「‘ 1 0 
‘)., tJ • 

우과나아 社션 E養 i? o- M. 휴; - /i; 껏이 -‘!;、聊 fC 씬 不쨌의 tt 

會1:~홈인. 

u 賞랜꿇에서 빼행*'↑t-와 保!훨 δ} 는 !i:1?Iflt? ?!?: XFl ;n ’와 r! 

￥휩承↑1 을 f똥 ~ι}는 f::j 뭔i 임 . h’ /‘. n 
!l-~ 'n fi" -.τ- /!}시 싼 따 ìiQ 익 {파 얄 C 

ft 블 이어나가는 뿔 ~I íìn;확 91 ~번 *Im 웬/’} .7ιl 니이페이까 

빛 나 J I1 解決꾀 잉 간 

-11-



金iEf-J 은 86. 5. 19 의 體育 il기’ rJ 일꾼둡고}의 ci!R삶 ‘體 ffE- t 

累化하ul 體 ff 技術쉰- 빨 El 發뾰시킨네 대하여’블 시삭으로 상딴 

~J Ij 인꾼갚파의 짜꾀形파간 동-해 秋댐상및j’에 대한 指쉰 n Q解

룹 밝헤오고 있으!J:l， 이번 11섭긴는薰事業 :숲般에 :섣진 總、體 fl~J

f압 j意라는 심 이 *￥ f웠 Á~J 인. 

D 政펴分파이l 사 는 西歐의 n rtl L\王主義 룹 부르죠아 民王主義로 罵

倒하띤서 北햄과 l此會主웰의 烏I~性블 }묶켓j 시키는 가운데， 勞動

薰을 ‘ Dft --- 판 웹뱉力 퍼;’으로 規定하고 束歐國家듬의 西歐J:\

黨 ;tîlJ H~뿔감 hl함主義의 ”며棄라고 批춰j 하고 있읍. 

z y 

O 經쁨分野에서는 j따-會댄J 所꺼-렐 ít와 함께 大安의 事業體系 貴澈

。

윤 ?파하tl 히-떤시， 東歐1社램主義 國家둡의 ￥호;齊體mlJ [i j筆에 대해 

距否 Jj應플 강〈 ffj 하고， 資本主義 國家들과의 원;햄交 iÆ' 協力 擺太

에 따딘- 원‘땐的 f풍略에 강한 警覺心을 가질 것을 f필求하고 

이。
샤‘p. 

l社會 · 文化分野애 서 는 現~선1Jj 'ríÍ國主義者뜰에 

*풍透가 어느때보다도 ~~11t되고 있다고 主품， 

化의 必要性끌 力說히 고 있음. 

의한 

IIIÆ검 
‘ι、 11.:.. ‘ 

핀想、·文化的 

敎養事業~피 

O 北韓은 이번 쉰jfrj 의 d:k ff임뜰 동-해서 

黨· 首領· 人民太累의 →{、團結과 ~存의 ~t韓.r\ ïhl會순義 路쐐 

의 固守블 챔i調하는 동 改章보다는 體뿜IJ安定닫 위 한 Wj뿔的 

인 守勢立場블 表出， 政策基調의 硬直性을 다시 暗認‘시켜 :7; 

-;1 이 _0_ 
-ι→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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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H成，<祖平統>. <vt民聯 北爛本部〉 幹部들과 談話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Ê 티 f호븐 8. 1 후H平統 111 

^ l‘Ll댄~~ .lt ~IIiJ •‘ 3!; 꿰’ “l• : L A’} 서
 1 

리 Fè 族 의 人 l횡J ￥IR 갚 이 퍼 8} 아 ‘ 는 양nr、 이 파 꾀 ; i -k δ )l •• 1치 %、 ()! 

太 I훌J 結" “聯침 aìiJ 統 "윤 1J 삶한으도씨 {셔 8-!~ ￥J! }k .~; 심't {f ￥JI서 해 

線 낀지둡 핸調하였음. (8. 5 냐l 放) 

〈談 話 要 듭〉 

r 
、~ 우리는 반드시 {lt代에 祖國요- 원 -하여야 한. 패배 

統- f후뿔갚 ’합 fJt하는네시 첫 째 ?iL 둡 째 7lL 셋 째 jiL ￡요한 

것븐 우 21 R:族의 太 I뱀結?]. 

우리 아비님께서는 일찌가 Jι遠익 iE[tP、단 니}‘강 -l[ ?-Ul 늠 S 

’찮國主義 f1! '*0 
iι、 1 1.:. 、， f~ 族 主義 ‘lJ! tF、 o 보 췄華 i} 였 E l-LI δ} 이 

나는 처건-으로 나랴와 f난族의 ~g/“ 。
χr: nJJ'i~ *kf강 δ} 1] 위 B]αl 

생좌 u} 칠 각요로 띤혜쉽의 깊에 나섰감. 

나는 센렌主義者인 동시 에 R~t主義者이 .1 ~뭘1 ~싼 L훨-융 U}-lr 

õ l- /-. 01 , 0. ;-; -, λA. '\1-' 

1948年 lfi-itj만맨-함짜에 參1][1 깐 ff? }L:F 빠 111. ,jíj !. i 딴樞 11 ￥!f'.( :{1 

에 있 o 떤서 共 l쫓主義흙-{iS 。 1 -" --.1 .11 
l.:! - r' /"1 cri 이j/] 년 사띤이시시 

산익l. 聯 Jt~~ 음으l 김에 나섰건. 

，ιi호 : 後尾 參 ff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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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과 벼-에 λ1 보 다핀 j묘!、씬파 ;fj1J度가 꺼:tt 하고 있는 條件

에서 R族의 ￥n合파 統一건-

값음. 이느 일방이 타방 

이숙하는 길은 牌꾀해IJ 方式밖에 

t핀샘、파 펌IlJ풋뜰 ;휠要하는 方法

으로는 民族써 EI; 의 對立을 8iit시키고 民族的 자難을 빚어 

내는 結果블 가져올 칸二 。 1 _0_ 
「 까아、 tJ 

O 오늘 南朝蘇 인테리뜰도 祖國統-을 위하여 잘 關爭하고 

있음. 南朝默의 좁年學生블은 열렬한 愛國精神파 견결한 

反美 임 主精神을 가지 고 南朝蘇- 社會의 自主化와 民主化，

祖國統一을 위한 關爭에서 核IL、的이며 先導的인 投휠l을 邊

行하고 。1 ~ 
샤 P' 

‘· 

O 民族新i면者뜰 내놓고는 南朝蘇의 든
 

모
 

사람들을 대담하게 

包構하는 1京P， IJ 에서 民族的 太團結을 이룩해 나가야 함. 

O 宗敎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가지고 르
 

E 敎
{ 
示 믿는 사람들과 

의 事業-을 잘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함. 南朝蘇 宗敎A들 

이 祖國統-윤 위하여 敵身的으로 關爭하고 

이 評價하여야 하며 그들과 團結하여야 함. 

O 오늘 北과 南 사이의 딩벼來往과 接觸을 實現하고 對話를 

01 느二 
λ)..L 

7-LQ- 뇨; 
‘:X2. n. 

發展시키는데서 南朝蘇의 國家保安法이 큰 障짧로 되고 이으→ μ、‘p.

。 北i!} 南， 海外의 모든 페뼈들은 l휘朝蘇에서 美國 軍隊와 

核武器를 微去시키고 朝蘇半島를 非核地帶， 平和地帶로 만 

들기 위한 뽕族的인 룹휘爭을 벌여야 함. 

O 온 民族의 *11織的인 團合을 實現하려 면 北과 南， 海外의 

各界各層 I리 1]틴들이 다같이 엄願的으로 망라될수 。l~
ML 組織

이 있어야 함. 祖國統~JtR族聯合이 그러한 組織으로 

될 수 있으라라고 생각함. 



O 이번 金日成 r談話」의 主要 特홈은 

육 時期的으로 “第2lk m.民族太슐” 및 南北韓 UN 同時加

入을 앞두고 南北宣傳機構인 “祖2p.統”과 “꺼民聯” 幹部들올 

상대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 또한 聯해制統 國家保安法 澈鷹， 훌훌훌美單 빼l많 둥 짧 

存의 統一路線을 再確認 禮調하면서 “吸水統"에 대한 위 

구심을 表出하고 있음. 

O 이어 金日成은 

- 南·北·海外의 全民族의 團結·包容 둥 “民族大團結”을 내세 

우면서도 南韓內 反政府훌團에 대한 包톨 및 빼爭支훨융 

力說하고 있으며， 

- 宗敎에 대 한 최 초의 肯定的 評 f홉를 통해 남쪽의 宗敎A

關爭을 爛動하고 있고 金日成 자신의 統-觀， 宗敎觀앉 

治思想 形成背景 둥에 대해 異例的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 

동의 表現方式을 使用， 東洋的 情體에 의 한 륜 f화훗h果의 t~ 

高 및 家系 f뽑{훌化를 노리고 있음. 

O 특히 金九， 崔德新， 文益煥 둥의 “聯共”음- 例示로 R族太聊

結을 F옳調함으로써 

金日成을 求心쁘으로 한 北韓體뿜IJ 91 _ïE統↑t 음 #돼浮?땅-껏刻l 시키」 

있으며 民族新i쁘者를 내놓고 i南韓의 모는 '-}란음r 대담하게 

包播해야 한다고 핀及함으로써 !휘fRlJ 常局者플에 대한 敵훌f 

!뿔을 表出하고 있음. 

O 또한 『깨民聯』과 r삐民族大會』에 큰 시대를 낀고 있유으로써 

-1.')-



• “第 2ìk 凡民族太햄” 開 f훌 노으으 도크 n 2 
1십고 나갈 意:恩를 분명 

히 하고 있어 주목됨. 

o 金日成이 직접 “南朝蘇인테리와 뿜年學生들의 統-1돼爭”플 높 

게 평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同 「談話』의 意圖는 表面的으로 南·

北·海外 7千萬 同뼈의 大團結을 통한 統一實現을 내세우고 

있요냐， 

其實은 急變하고 있는 內外狀況에 對備， 어 떠 한 경 우에 처 

하더 라도 2千萬 北韓住民들이 動搖하지 말고 團合을 維持

하도록 呼訴하는 한편， 

- 聯채쁨11 統 吸1&統一 反對， 國家保安法 !發止， 활韓美軍 微

1& 둥 종전의 統一 및 對南路線을 再훨理하는 것이라 볼 

~ 01 켜1 으 
T λ"-M p. 

※ 8. 6字 로동신문 社說cr民族의 大團結로 祖國統一을 이 룩하 

가 위한 鋼領的 指針J)은 “北과 南剛의 온 民族은 위대한 

金티成 首領이 f휩明한 民族大團結 路線을 높이 받들고 ... 

라고 南뻐IJ 의 ~~北을 偏動

이외 金亨樓의 愛國思想、， 民族思想 敎養으로 오늘의 金日成이 있 

듯이 金1[ B 의 權力承繼도 歷史的 캡鳥'11윤 지녔다는 것을 싼 H 成 

벼身의 입윤 통해 暗示하고 있는 點 둥도 특징적임. 

※ 志 遠:싼팎樓의 愛國心과 華命息想을 담고 있다는 述語， 즉 

“나라의 독립과 번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서는 원 

대한 뜻을 가지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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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도 조금도 굴함없이 끝까지 싸워야 하며 조놔팡복을 위 

한 혁명위엽은 당대에 다하지 못하띤 내릅 이이사바도 시이 

코 완수해야 한다”는 。

-
긴
 

뜨
A
 

샤
 
-

-‘ -[ 내
 에 

타
 

、

나
 

( il ~ J훌 : ~t 韓 91 r 헌대조선반사진 J) 

” / ’ --



金正 8 ， 全國 畵年 및 社勞畵 일꾼들에게 훌훌훌쩨 

特徵口|

^ 性格書輪의 金正日

日誌)--→ -• 1 

必、勝不敗"

〈談굶 

社會主義는 우리式 中心의 “人民太累3 J. 
1 ’ ’ ’ 
4 

“ 
니
 
J 

/ 、

[ /1

談굶) 휠任일꾼뜰파의 (黨내央쫓 

좁年 뿐、實한 끝없이 首領에게 

*니，깐書-輪) 

“ 1츠 ó: r: 。
fTJ-'t一 도i ττ 

되 자"(휩 4 f1i 

26 8. 

前衛가 

9 1. t상 

뜰어와사 싼正 H 온 該當分野에 談話-形式을 부터 80年代。

、
μ
 
1 

l 9l-즈= 
사、 L 닌{tj 見解룹 

談듭낌 ff~J~ 의 

f압 jl- ‘버E 

이번 ::z. f찬-年節에 두번째로서 今年뜰어 E량輪은 

紀:강:雲輪 ρ- 하 
‘L- 01 느二 

λ).. L-當 d디하고 현재 北韓이 ff: :r\;이시는히나 

打 f해하 -;1 ru' 훌띤 뜸 構成되어 l셔容( ，18분간)으로 i앉策 A<J 위한 

r;o {t:: mi 꽉f껍 fF 

이。 
시、 T도· 

합輪의 
J 

비
 

‘ 
| 

￥k웰 業績블 FffF 둡의 ，lìIJ7Ë:현義와 

Mo 'rr늠의 가운데 

C 

t:: 
。침습경겨1 ’1-來펀 j빽 nl 

^ 센;선〕、解뺑 

훤 1M 0-1 융깐많11 ￥:1t 1f갈 體많11 이러한 f잖까하고， 方針-깐 위판 히시 

1I}당으 jE m持틀 意‘ J-;解決하겠다는 면f갖전問題를 드
 
O *깎 i뺀/탤設 

南韓橋釋시키고 r훗因윤 對V'J~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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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훌 합~ _0. !/. 統一熟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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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i훨~r}의 보든 統--熱力올 料잠， 對南筆命戰왜옵 깝t& ~)}기 

위해 推進하겠다는 i탤圖가 담겨져 01 오 
까이 u. 

2 內容 要듭 

가. 후命正統性과 조體思想올 바탕으로 社會主훌體制 固守

〈章命事業의 繼承· 發展 {足求〉

O 章命은 A民大聚의 主體↑훗윤 賣現하기 위한 성즈거운 돼힐 

이며 그것은 한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 라 빠代에 Htft 둡 

이어 完成되어 나감. 

0 黨과 首領에게 끝없이 忠直판 새 ~t代 홉~늪이 있는 眼

우리章삶은 이떤 風波와 試훌훌도 이 서내고 반드시 @홉￥IJ 한 

거인 
’ • 

C 社슐主義·共훌.主義는 AR太짧이 온갖 掉取와 Ni디에 시 ttl 

이나 自主的이며 쉰IJ i원 Á~J 인 _'t'l깐깐- 누리는 }\쨌의 ß~_센 ~t 혐 

이며 참다운 환命家 1t 전f::ì義협뜰의 If.( r~:j;휘 C~ I1 ~인. 

옳-命의 1 世代 2 넨代 하삭-늪으l 힌끼지인 F꺼/삼어1 ~:) I 6} 이 

시 차게 發展하여 은 j社曾主養 f파 :.r .~::ι 단 한命 ~1 :3 [IH \:, .1 

世代 띔·야L 블에 의하여 찬뜬히 이이 xl-lI 있 E-. 

“南:*뜰-은 薰-4 려·젠어1 Jll 암없이 frJt (i~ 사
 시
 
, 싸

 바 

-“ 
” ] 

·” ” 
니
 

μ
 까
 

f 

門 뇌사” 

이것이 오갚 우리 쉰 fL 쉰이 둡 -it 나사야 한 ￥꾀(!~ ) 1 1 號

임. 

우리 춤 ?!i 꽉이 i획-fL 미;l 律i 사 각 l 다얀 c! ? 이 lfl imt야-자어1 J,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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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fi 파 띠- Í1ti 살 i앉 l lJ t넨‘E! 的으피 .r.!.. ~‘ o ji .:.'ì-.o- .~- 옹호·保衛하고 

t'j- í;;! 의 ι (i j흑 :-~ 
Jl 건 /lC、뼈으로 ul-도 01 

rτ E프 나사띠 主.!!JII_ 川 ，.t.uι 
1Ir:i.;~ 、 'L.、 t ~ 

lin-VJ] 덴 LL경- 0 1) 간-고 黨으} %까쐐 -4 lf'i 짜김 끝까지 lD-

ll - -1 」 -- 1---':' ,_2 ~ 

rkdl! 나가는 Jt錄隊， 갓헐츠隊가 된다는 것윷 r~l- õl 
도 [1 • 

칭 1 -1 -';. () 
\.:.. ; ~ \-

t 욕 Uj E쳐Z J Ilι!、 / *ιH」、 • O - -r」f- F F 히 
\- \- 止k裝하여야 참다운 좁-年젠i 律i 

」;I1」 .!i l l 

1 •j T 

命파 1f:務플 

있으 l꾀 우리 1한命의 

환륭히 수행할 수 

lE71 으 ,\:J 지 기 하 L 

이.9_ 
Mu' 

學션윌· 행化하여 그것윤 더욱 깊이 있게 

生活에 철저히 具現해 나가야 함. 

￥없 2承者로사의 f횟 

르Eh: c 0 
P].J.十----,- 2. L 主體恩想、

體得하고 事業과 

〈부르죠아뽕、想 척결· 社會主義體制 固守 {足求〉

u 오간 우려의 새반代 핀-年뜰에게 있이사 팎國主義者둡고t fi..動둡 

(、

() 

、o

의 策動으로부터 우리 나라 j社會主義뜰 튼튼히 옹호· 때守하 

고 더욱 빛내어 나가는 것보다 더 줍대한 課業은 없잠. 

tτ ~r ~τ 。
rJ ~十- 극흐\ • 主體-샌想、의 要:j( 대 j료 TF-든 f펌題룹 우리과대보 풀 

이나가 l며 그 이떤 異~的낀 씬想要素-와 낸E 活 I끊l .i:에도 뭔젖 

지 맏아야 함. 

숫-삭→ t:: 0 
門 균 1τ 모뜬 버:，* 1Jt 象 。IlU: ù 勞펜lP양級的 觀點고} l社會主義的

I京 ~IJ 에 사 보고 써j斷하여야 하 I다 ’팎꽤 t義 f갖略的 /힘114 

~lfx.센 IlJ풍의 J;i. 動1的 +質 -5- 또 FJL -l 
• 1 .1 δ 。금L 」1- 그것을 Ji對하여 

~F윷 f꺼的으로 ~휩爭하여야 

흙-年뜰?-- 黨고} 首·領의 (ai훨~ , 믿誠으로 바도고 主 ARIEll Ht:.I、 J *ιR、
L 

r: r:즈 

친절히 옹호. [폐守하며 우리나바 j社會 E義 궤IJ 度-의 優越

-20-



‘바윤 높이 반양시커 -1] 위하여 시- i- ~:궈 r갑하0.1 0 \ M 

-면:*갚은 건- 셔 -l--
I , ‘ ‘ 
、

rY 

깨
 

ν
니
 

?L:l1t‘’ 
} -} 

1 
L 

l 
’ 
L 

끼
 ! 

j社會王義에 대 한 fl-- 례， 1치따jO .~츄챔 샤 낚 시 는 우 L'l ~~ 1 

래 뜰 부프 ul i:_m도 ?-녁 /、 1( 01 l( ~UfJ 感↑뿜」’t r뺨따에 

맞게 하여야 함. 

좁*둡븐 安~파 解5번갚 J:i.홈16~고 인 세 니 운-JG 。(JP-i 인 s} 

고 낸펴 하며 Lr 랴의 ~t規範A 텀Jt~ 둡 l‘} 뿔 (n _0 __ ，~]_ ι1 시 야 

동↓ c. 

좁年들은 個人主義， 부프죠아 ~'lltJ t義익 ι}- ~ 11} 씬 싸 쏠‘ 」’} 1l -

제때에 關爭음 벌여 克服하여야 한. 

오늪 팎·國主義者뜰과 !i. 動늪은 -?-이 l셔감Ui!!’ L 1 /;'，했 1-L解

사 치 시 위 하여 反動的인 a센、 fF、文化와 잖發 (n~l ↑ --;lfi 많」t n-

i危깨i시키펴고 악란하게 꽃動하」l[ 있간. 

뽑年들은 帝國主義者둡파 11. 動닙의 값動에 확뿔썩L 잔- ;; 이 ! '-

썩이빠진 IFf조죠아 Á~J 덴샘、 ~it와 ’k ‘진 tl 과 -2-
--‘‘ 

가
이
 

-} --‘ “” 
-L 

l 
꽤’삼 

갚 강 하 게 반 여 ~L ~}:L 반 젠 앙j ￡ Ti ?- ι1 I시 GU 여. '. (->1 (~-

지 뭇 òl 가l 히 여 야 함. 

편:ftC 늪 ?-- 1따 험 t義 떼國 9] it ïn 깐간- 감이 셈암 f방 i} il 'Ii! l 팩 ,-

연 띤l <51 사 i상 6r 1셔 매JU쩍 의 l￥닮 홈k 쩌 ... () 우 l ι~ 01 ι4 -

다 ll} 자 싸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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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社會조義 紅濟建設에 있어 先錢餘 突擊餘 投휠~ ~.훨調 

〈어렵고 힘든 部門에서 勞力的 偉勳 {몽求〉 

/ 

‘ J 힘→ f{-날은 핀 J씬 . tt fJij . 文 lt 으1 3λ후命의 JM~밟뜰 높이 둡고 

l社썽主 4찮룹 더욱 빛내이 기 위 떤 創造와 않設의 實&훌關爭에 

남I 감 깔 다 1i}쳐 야 함. 

(1 판깎-늪븐 黨의 횟求파띤 아무리 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솔산 맡아 나서야 하며 불과 분속이랴도 뛰어들어야 함. 

f튜-年윤븐 -;tí-iF갓擊隊 j펀劃l 에 년리 參加하여 1社會主義 經i齊建

設에 적극 이 1까지하며 댐身윤 ;童命的으로 단련하여야 함. 

速度戰市:~3천學隊는 우리黨의 社會主義 經濟建設 構想을 

맨앞장에 서서 實現해 나가는 正規化된 戰l햄的인 勞力部

隊이펴 보람찬 實健~웹爭 속에서 좁一年들을 우리黨의 믿음 

직한 뿜年前衛로 키우는 홀륭한 章命學校임. 

[ 社勞뿜 Hl織들은 새로운 춤年몇擊隊를 많이 무어(※조직하 

다) 重要對象 챈設場을 비롯한 生훌과 建設의 어렵고 중 

요한 戰e1l場에 i!i貴하여 판:iF블이 社會主義 원i齊建設에서 

勞力的 f렇;훨h관 떨쳐 나가도록 하여야 한. 

0 뽑iF판은 하鍵」I} 鍵 I L!, 펜設場파 tt木場， 農村파 ‘빽村을 

비콧한 l、 R원濟의 어렵고 힘든 홈[j 門에 적극 進出하여 't_ 

뽑:과 建設을 위한 關爭에서 偉勳플 세워야， 함. 

〈生活f훌境 改善 및 治山治水 事業의 大大的인 展開 {足求〉

O 좁 ff- 갚은 획r;市와 마윤 거 if1 와 덴 E-I 갚 암뜯히 꾸리기 위한 

” “ 



룹휩 爭을 힘 있 지l 번 여 共흉 ~ 義하] 인 勞動條件 A I:þ. ‘IIl f월 t다 긴-

더욱 훌륭하게 마련하여야 함. 

3 좁年윤은 綠化美化 事業파 M단ji판林 事業좌 )~ )、 (I~J 0_ s'_ ’! 

여 띠R國의 모든 협B市와 u}건 
샤
 

} 
! 

’ 
」사

 
L 능이 f1i1.倫짧 ò} _l~ 

푸른 숲으꼬 뒤덮이게 하여야 함. 

〈科學技術 發展위해 先進技術 導入 {足求〉

O 나랴의 科學技術블 하루빨리 t!t뿌앤] 水，홈에 올여 ~n 우 시 

위하여서는 다는나라의 先i흩技術원- 널과 받아갚여야 힘. 

。 다른나라의 주으 τ) L 
7:1 -2-
/、 ι 받아날이는 깃븐 主體뜰 세우는 깃 

과 1f t돕되지 않을 뿐 아니라 τ」세삽 니 감 시1 위니까;!1 

함. 

; 좁·年늪온 끊임없이 빠관 속도s- ￥훗!짧 δ} 뇌 01.'二;
ιA. L一 w 배 μ4활 

技術發展 趙했룹 잘 알아야 하 l니 !Ii. 배 n쌀 ttf휩 햄뺏 ~)l 

최선 成없-둡 우리人民의 要-;K 와 우리나아 짧-情-에 ~l ~.L t 1I 
1 'l t. 

아블여 l社會主義 建設에서 은(·;·값선 보란 2- 나타내다 );i 

니1 게 하여야 한. 

-:ì:. h: 1: 0 
門+닫\_- {및순 主義， *?홉af; 養， 11 術JfJ~.~主훌 룹 tl] ι ò} ()! 

니나}의 H텔H f*i 發 Jff: -~- (H 파 -Q- ’ ~ ~ ~_O→ 111 tll r~i t T 

• • 

I \ 시」‘ 'L.‘ ιι JT"::: ‘ ! 

반대하 jI 새파운 까댈 Hfi삐긴- 니}난 ò} ;11 반야깐야야 한. 

< 人民經濟計IJ 執行에 있어 차질 없는 推進 個求 /’ 

Rf- 年들은 조건이 아무 ι1 κflJ 짜고 이넨다 시니바 TL I‘ I f J 띤-

간 jl 분투익 ￥! 命 靜를휩 f3- 높 이 發r배 ò} 이 사시앞에 
, ‘ , 
‘ ‘ 

-! 
/ 샤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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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l치 쉰{띔 i- 훌 IJ 윤 이심없이 수행하여야 함. 

、， ~ 人 t야안iti땐 ;f- 훌IJ 은 黨의 ffjfT 이 며 國家의 法으로 AR원濟듭 f- 훌IJ 

블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lÚl氣 n王盛한 좁年갚에게 있이사 

수치가 팎. 

다. 좁年들의 國防力量 彈化 {足求

ζ誠實한 軍事服務 揮調〉

。 휩-年듭은 祖國保衛의 基本力量이며 j社會主義 祖國을 튼튼히 

保有하는 것은 훤-年둡의 진정한 義務임. 

人民軍隊는 휴fif-뜰윤 黨파 首領에게 끝없이 忠實한 章命

家로 키우고 단련시커는 共훌主義 學校임. 

규f~둡은 軍事服務블- 동-하여 퇴身을 政治思想、的으로 軍事技

術的으로 {성體的으로 튼튼히 準備하여야 함. 

〈敵의 f률略에 對處활 수 있는 態勢 講究〉

0 좁年둘은 敵의 慢略에 對處할 수 있도록 언제나 緊張되고 

動員된 態勢를 갖추어야 하며 敵들이 f풋略을 敢行하면 용 

약 떨쳐나 社會主義 祖國을 목숨으로 지켜야 함. 

라. 祖國統-偉業 達成위해 강력한 關爭 展開

〈두個 朝解 策動防止 및 統-方針 賣現을 위해 關爭〉

0 갈라진 祖國을 統-하는 것은 우리 A民의 最大의 R族的

宿願이며 새世代 휴f 1f둡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課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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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J 4=-둡은 ~t첼된 띠i1i I행 갚 나 S- Ilt代어l Li} ’ i F 시 
l l 
r ’ 0 시

 ’ --

야 하며 R族앞에 l̂ 년 숭~ 산 H: 혜갑 싶 이 녀 뀔 òLj~ 11Íl 

믿피 統 -1품 業읍 짚(~↓{ 하 시 우l 사 α1 사 : f ER 깎 δ} 이 야 한. 

) M-+둡은 j윷팎와 바j 화}熱 ß\U:' 간의 두 q히 힘i 훌￥ jL f1- ?ii *9 E-

단호히 짓부시고 우이黨의 꽤國統- ηil-5- 따 i싸(;) ,] ~]끼 

l뽑 E륨을 힘있게 번이 n 로써 1990年代에 가이이 에fll행l ，와 핸-

하여야함. 

〈民族大團結의 廣熾下에 톱年들의 共同빼爭 {足求〉

O 祖國統-偉業은 

朝雖 뿜年들은 

民族太團結윌- 떠나서는 생각한 T 없，O_ltj 

어디에 있건 누구나 統，--의 ~훌훌 낀。!l ó} 

나로 군게 團結하여 싸워 야 한. 

。 北과 南， 海外同뼈 뿜年들이 자주 待觸하고 往來하며 lt ![ij 

祝察와 關爭은 많이 번이는 것은 좀年들의 聊*칸윈- 이꽉하 

는데서 매우 重要함. 

0 北과 南， 海外[폐뻐 훔~뜰븐 빠1國統一깐 위 센 하나 91 JU[I] 

戰線에서 서로 鼓舞하고 t죠삼하며 석주 노와 나사야 딴. 

< 南北 뿜年學生들과의 i훌帶性 챔調 /' 

) 지 금 수人 f써으1 -t1萬웰徒삼 ll] 닷 인 !애 빽환 허 1r 찌4 ’t' 단 ?- f! 

옥도 작음-도 듀-허워하지 않J ll I; l‘ I t iL. IιA , :i‘!( L H', 

祖國統-- -플 위한 關한관 」’}깐히 I11 01 ,' 0 J , 0_ 
l ’ ‘• N ‘ 11 

σ 모든 朝解.좁+룹은 祖 i핵紙 깐 위해 ;과한없、이 싸-? -긴 01 ‘ τ 
μ、 1

l￥J 朝戰 f감-삭i學 'F_ 단 l ’l- Al( ，~}9] Fi궈 /F 깐- x! 」- 합힘 <51 , -1'!. gi t!f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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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너 不 riJj蘇 휘-fil 갈븐 우 ~1 할 ia 發展의 ft:;f￡에 맺게 뿜야-

;I!{ 動-딩 끊인없이 發 f표시 -;1 며 어떤 역 경속이l 녁도 변함없이 

싸워 나까는 갚 il fl!}#i /、 ;펀勳의 ￥붉 jfo: -;홉로 튼든 εl흩備하 

여야 한. 

마. 社勞좁의 投害IJ 및 黨의 領導體系 챔化 

〈社흙좁의 投훔1] j휠化〉 

,:) }frt풍 iij 센織갚 둔븐히 꾸려 고 그 機能A i강패j 을 높여 야 
1 

t-', '1: Tτ 。

f"J lt--감 E 짧 jIl- 떠-;ii ， '~Il헬1 파 人 R갚 위하여 DC 
J- τ: 깃을 

다미치 ~n '1+ 하는 낀 유 직 판 펴--f}L 셔ii 衛보 키울 수 。1 。

λλ0" 

/→、

」 1따합 피- 양꾀會 dp著틀은 뿔;命따 職能에 
、

랴
 

따
 

모든 事業을 

IE 써 fL 하고 {웰當한 分野의 광강業을 責 fl的으로 組織 j훈行 

하 rq GU 월휠닫 사이 의 配f? 씻 t~ r리作戰을 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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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흥원t 치는 士관J~ 우 jIL F로갖검 얀견 lf 란새 쫓-年릎어j 거; 부파된 

장 븐 課業은 「北韓간 1=함主義앓훈1J J릎 옹호·固守하는 것이 

라고 主張

現 틀틀춘!J￥훌맺 7~ 활聯事혈 이후 北韓에 있어 가장 時急한 

활案얻을 갇과거1 示뺏하고 있으며 ‘ 

뜨한 뀔촌 l ￥흩?좋뜯 위해 뿜-午닫은 帝國主義者들의 思쁜、文 ft따 

홉j좋와 브르죠야펀 生 f좀樣式에 대한 활훤와 함께 反흉f톨취爭 

도 7~ 려 긍니 
F즈 c 推 j흩할 것을 꽃求하고 01 0_ 

사 o. 

r、
、」 黨의 要求꽉변 

하면서 北韓이 

드E. 6::- c 。
OJ .l+- -:::;-~ 」 ‘ ï 2. L 물과 불속이라도 뒤어들 것을 f足求

當面하고 있는 렐‘齊難 打開를 위 한 方案을 

mJ품하고 있는 바 

共쫓主義 勞훌~1엇(뿌파 生‘면 f물境을 바련하자연 “아직 tJ~ 。
1.õ τr 

일”을 하야한다고 主품하면서 

• ζ」 ε.:3 'τ「 힌 프 
~ -> - - ’、 f뭇원 깜 좀t 9~ 커‘ 새로운 졸-年 깅얻윌훌隊룹 構

←~ 

따， 갔/;、할 7] C 
/、 H 룹勳. ~t韓社會 全般에 걸쳐 勞動난、避 

햇象‘이 단연하고 01 O .. 0_ 11;2 ~二 1 -:-1
μ、 E날 lfs /001 -L::. 있으며 

農村졸추分￥a 좁年作業f프의 경 우. 該當單位의 具體的 實

↑좁에 맞거1 줌年作業 Ifl 을 새로이 *ll織할 것을 꿇調， 食

體t혐좋븐 위깐 ‘主원農 11(01 이제까지 地 tA實淸윤 j뇨외 λ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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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 서 t꺼;‘만、 i빽어l ;÷갈 11 "-1 。

τl 고r 펴 ~달의 ‘펀想、끽}과k 裝으-'i.. 싼 

」 1-; 니 티 」kff 젠짧을 판 Cl δl 판파 아울-라 힘 f}i 層의 組識따인 

강Fη 훌b첩을 동해 낀 z}- 하 ι? 책훌훌직-
II ’ L一 'I 'J- \!ï J'\ ι. e. 克服하 i늬는 ‘효圖l 보 i+1禮

도] 

( ;챔선】 

순jf 日 의 分野딩Ij 談話 日 誌‘
L-. 

o 82. 3.31 “主體思想、에 대하여" (金口成 70回 ~D 紀;월: 全國

主體思뻗、討論會에 보낸 論文)

O 86. 5.19 “，IU톨 펴" 。
g요-며갇 太깜tí~파며 體-育·技術을 더욱 發展시킬데 

대하여" (體育部門 일꾼뜰과의 談話)

o 87. 4.11 “集團體操괄 더옥 發展시킬데 대하여” 

(集團웹:操 휠!Jft家플과의 談話)

O 87 .1 0.1 0 “主體의 환/‘觀~ 세울 데 대하여” np ε으 ".- '-。

(薰끼l 央委 휠 H: 얀꾼듬파의 ri~ 話)

。 91. 5. 5 “人民太씻 이1 心의 우리式 社會主義는 必、勝不敗"

(黨이l 央委 責 f[ 언꾼듣고}의 談話)

t상 91. 8.26 “좁-年 듣 간 黨파 힘-領에게 끝없이 忠實한 좁:1f- 티fj 衛 

되자” (좁샤節 紀:승:書輪)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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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韓의 a~쉽犯 훌훌願 ; 

1. 北韓의 人權

O 世界A權宣픔은 第 1條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 

롭고， 동둥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第6條에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뜰앞에 하 

나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宣름하고 있음. 

O 그러나 北韓에 있어 A權이란 그 빠念 自體를 찾아볼 수 

없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란 

集團主義 原則하에서만 尊重될 뿐 個個A의 天願的 Af훌을 

존중하는 의미의 r個 AJ이란 없고 組織의 構成흩員인 r公

民」의 義務만이 존재 할 뿐임. 

-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해야 한다" “공민은 

집단파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놔파 혁 

명의 리익을 위하여 봄바쳐 일하는 혁명적 시플을 세워 

야 한다" (北韓憲法 第68條)

O 또한 國民의 自由를 保障하가 위한 近代}flj 法의 가상 흉本 (rJ 

인 원리이고 法治國家라면 당연히 수용되고 있는 罪Jflj iL)Ë ~t 

義， 빼及效禁止의 原、則이 ~t韓에서는 부정되고 있이 人많{힐 

障裝置가 제대로 되이있지 않읍. 

- “형사법에 직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l잉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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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그 종듀와 사회적 위험성으휴 보아 가장 비슷 

한 행위플 규정한 조항에 따라 ~-l 책임기초와 범위 및 

형 별을 정 딴다" (~t짧까IJit 第 15條)

“일제시대이1 일제와 야합하여 반역행위룹 했거나 미제가 

강점하고 。 1 느: 
까아、 L 남조선에서 미제의 주구로서 반역행위를 

할 경우" (北韓뮤Ij法 第 63條)는 北韓페法 뿜1)定前의 行鳥라 

도 소급하여 처벌 

O 특히 北韓 社會에서 가장 罪惡視되는 F7號事犯J (反金日)찮， 

反體制事犯) 즉 政治犯에 대해서는 r公民權』은 물론 生存權

마저 制限하는 가혹한 소치를 취하고 있음. 

2. 政治犯 範圍 및 處훨 

O 金터成은 政治犯의 漸;융:파 範圍에 대해 反章命分子， 불건전 

한 思想을 가진자， 敵對分子(黨과 政權反對) 동 매우 애매 

하게 규정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9t一-77、F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전개하는 적대분자들. ~ 당과 T 근 -,.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 12권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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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行 페필上에 Jl定된 主要- 政파~~ 該챔뿜!" (사형， 젠 새 산 

몰수) 

第51條 國家主權 顧홈 陰훌훌)f: 黨·國家機關에 IH s}c져 1!1-

장 暴動을 組織하거나 그에 까담하는 行뭘 

的 示威

第52條 祖國 뤘평罪 : 外國 또는 敵으l 편으로 노 1상치 는 

및 oc 놓 i6 

行뚫 및 敵 또는 外國機關이나 사람음 도와 주는 行

뭘 

第56條 反動宣傳爛動罪 : 黨과 國家의 政策올 냐1 傷. ~j~& ， 

反動的인 出版物과 문서를 作없·保管·流布하는 行흙 

第59條 反華命的 暗害罪 : 社會主義 建設올 반대 할 목적 으 

로 國家의 훌業·運輪·商業 둥을 破뿔. '-11 촌-하는 行댐 

第62條 社會主義國家 反對 빛 AR 敵對罪 :tt會主훌훌 빛 

國際共훌主義 運動과 勞動運動윤 반대 하까 나 ￥ Janv 人

民틀을 敵혼f朝하는 行뚫 

O 따라서 北韓에서는 政治犯에 한해 부한정으호 치낀갚꽉 차는 

16個條項( JfIJ 法 第 51-66條)플 AJ] 文化하고 있고 톨떼 (J’1-0_ 꼬 jlL 

適法한 我뻐l 節 ìk 없이 가혹하게 차빈하고 있음. 

- 7號事犯(政治犯) 븐 P-]法機關인 檢했所나 l& 죄JpJf에서 추l 납하 

지 않고 國家保衛部에서 j~: 公開， 핸.짧 ffil J 보 차바하고 01 。
M rJ-. 

- 政治犯은 本A外에도 가족， 첸책(상우에 따파) 까지 湮떻 

시키는 運坐處節罪릅 적용하고 이。M"n. 

※ 본인은 대부분의 경우- 즉션 서 생뇌i2. _- L 가속파 fl 치잔 

F h 
d 

? 
니
 



1& it所에 ~~ ?i- 됨. 

o 따治犯의 i펀補， 處물ìj ， 1&짝짤理 등 모든 업 무는 國家保衛部

에서 전담하고 政治犯의 護送 및 外鄭警備 동은 l社會安全部

의 警備隊에서 실시함. (귀순자 김만철 證듬) 

- 政治犯의 索出은 住民 10 名當 1 名정도로 비밀 조직된 각 

급 情報효察網(國家保衛部， 社會安全部， 黨組織)을 통해 이 

루어 짐. 

- 政治犯으로 낙인되면 야밤을 틈타 이웃 주민 몰래 全家族

을 l1t容所로 移送함. 

3. 北韓의 『特別獨載對象區域』 實態

가. 特別獨載對象區域의 變遭

O 北韓이 政治犯을 特~1J1&容하게 된것은 1958년 연안파 蕭

淸事件 (8 티 宗派事件) 連累者 및 그 家族을 敎化所가 아 

닌 特定地域에 集團 收容함으로써 시작되었음. 

O 歸順者들의 證言 둥플 통해 特녕IJ獨載對象區域에 대해 正體

가 일부 밝혀져 오다가 1982. 4. 11 ff" N.Y.TJ紙에서 最初

로 8個地域어1 105 ，000名이 收容되어 있다는 충격보도를 한 

바 있음. 

o 1973年부터 金正 B 의 世훌훌後繼體뿜Ij 構葉을 위 한 政治關爭

組職인 3太옳命小組 iE動괴 1980年 6 次 黨대회 이후 숨 

ζ
 
U 

? 
u 



lE LJ 이 후서l 사로 2- "-1 둠상함파 때 \. ~ ;} 이 δ} 이 m:업J ~-。- 1 i! ’、

i앉敵으로 합홉 i핍된 者실 수용 ~Jl 위해 4 個 t앤 t或 딛- 수가-~ ), 1 , ~ 

치， 현재 12뼈地域어l 15 파 2 ，000 名 이 수용씬 ;! p- -띄一 따인 

되고 01 으 
M p. 

나. 收효施設 

O 北韓式 1&:&所 群島인 政펴犯 l&fi:施 i많븐 동-상 「 양 4넌」 

또는 『特딩IJ 獨滅對象區域」으로 불리어지고 있유. 

※ 일반 犯罪1&좀施設은 敎化所 또는 勞動敎化所 임. 

O 北韓은 收容施設을 산간오지나 國境障接地域， 廢續t뽀 t파 강 

인적이 드
 

지역에 J--1 -'71 
e"、| ’ 일반인의 접 간븐 }京 !!lf 꾀 _0 __ t ，~ 

봉쇄시키고 있음. 

o 1&容施設 위는 3"'4m 높이의 3중철조망이 션치되이 01 ,-7 
ιl‘ 」→

철조망 외팍에 지펴가 매섣되이 있으 I니 삼사초소와 활倫 k 

까지 배치하고 있이 탈주는 선혜 판 ，~능한 상 cH 인. 

o 1&좀所는 l앉治犯의 罪質에 따라 까족 Jlj 함께 수용뇌 는 ιl 

설， 남자만 수용되는 시 섣， 이 자만 ;;상 ~l 는 사 산 능으-‘L 

區分됨. 

’ / ? 
니
 



다. 收흠所 {교置 및 收홈人員 

地 域 {立 置 收容人員

威北地域 온성군， 회령군， 경성군 62，000名

威南地域 요덕군， 정평군， 덕성군 33 ，000名

平南地域 개천군， 북창군 20，000名

平北地域 용천군， 영변군 20，000名

효江道地域 회천시， 동신군 17 ，000名

* 12個地域 15萬 2 ， 000名 Wl容

라. 主要 收容人物

7 蕭淸年딩 當時의 職責 蕭淸理由"":1 

잖풀 1967. 3 黨中央委 祐、書 黨政策에 不滿

1967. 4 副首相 ’ 
967.12 黨中央委 秘書 反黨宗派分子

968. 1 對南事業總局長 唯一思、想、體系문란 

975.10 黨中央委 秘書 金正日後繼 反對
. 

980 國家保衛部長 ’ 
l 李成實 1 985 i 社會安全部 政治局長 反黨宗派分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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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收容所 生活

O 收答者 起居施設은 收잡者 자신틀이 손수 ~lL 촉깐 움막이나 

토굴로 비바람을 간신히 면한 수 있는 상대인. 

O 收答者들은 收容所 입소당시 취사노구， 죠服을 除外한 

타 재산은 몰수되며 公民證을 u1 한 . t))21 띔써1 뽑는 I낀]니k 

되 o. 

O 수용중 외부와는 연체 연락이 자단되고 衣食住 ~L ‘꾀애 밍-

요한 포든 物資는 자체에서 生훌調達하여 사용토꽉 함. 

* 통상 뾰廢한 土地를 開훌훌하여 식량을 생산하며 기타 생 

활 必뿜品을 原始的 方法에 의해 딘體 調達한다 함. 

O 흙病 發生時에도 醫橋惠、澤을 거의 반을 수 없고 스스보 

民間標法을 動員， 치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O 收容所內에서는 “宗派分子의 씨를 만려야한다”는 士部 }j針에 

따라 班振·出훌은 급지시키고 있음. 

* 극히 例外的 出塵을 허용하는 수용시섣노 있다 함. 

O 收容所內에서 집회플 주노했거나 단판 /1 ~;:.， 公 f"H꺼 씌- 잉i 34 

만자가 색출되면 收펀A븐 십한사치 쓰 f뷰1 處JfIJ 하 llTlL 한. 

* 4文容所內에서는 가끔 藍督者-플 살해 ó1 는 사건이 만생파 1 ~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수많은 찌잡홉가 處JfIJ 된다 J~ 함. 

-39-



; 最近 北韓의 에너지 및 食鐘事情 i 
L ___________ - - - - - - - - - - -•-------

1. 構 況

0 北韓 증앙꽁선븐 ’90. 10 참動黨 創建 45週年플 기해 몇가 

지 원춰統 ;it 꽉 딴표하면 서 ’89年 電力 :i훌量이 555憶

Kwh , 石짜 :J~Jf~ -옳은 8 ， 500萬톤으로 主뚫 

O 한편， 第2 낀 7個年討훌|j 實橫-發表에서는 84年度 北韓 훨物 

(租훨懶念) 總，t흉;量을 1 ，000萬톤으로 發表

O 그러나 北韓 發表와는 달리 80年代中 北韓싫i齊 實情은 에너 

지 및 食樓不足， 輸送臨路， 外貨拍i붐 및 外慣問題가 慢性的

이고 構造的인 問題로 대두되어 왔음. 

O 특히 최근 日 本 및 蘇聯의 北韓將-i齊 專.門家들의 見解와 西

方 납-論報道륜 *강상하면 北韓의 에너지 및 食樓事情은 매년 

惡化 一路에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음. 

- 蘇聯 科學아카데 미 世界 Jti會主義體뿜|l *E齊鼎究所의 北韓經濟

專門家뜰은 금년 본부터 北韓에서는 食樓不足으로 購戰事態

가 發生한 깃이라는 극히 悲觀的인 展望을 被橋

O 금년 金티成 新年離에서 ;뭘去와는 달리 지난해의 *￥ i齊實績괄 

거의 뜸及하지 못함으로써 ’89年 『平祝』以後 北韓웰濟 沈뿜 

가 선각한 局며i 임을 間接的으로 示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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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北韓經濟 專門家 見解 및 主要 報i훌훌듭 

‘;모스크바 韓·활 ~t 韓원(짝 뿔門‘F 워브십(’90. J) 

O 北韓은 최 끈 에 너 지 F합↑판 f펀 ft~효 ’89 1r l ‘ U~ L찌 따ψ 

率 40"-50% 水準으로 바 F 

- 石댔不足 年間 3,000'" 4 ，000 萬늄 

- ’ 89 年 石油 및 石때化學製品 ’L앓量 300 萬논에 펀 J1t 

O 北韓 住民들은 現在 購짧에 l활뻐.파.il. 있으 I니， ft 짧 *흩 λ 

매년 200萬톤 必要

〈東京 韓 .8 北韓問題 專門家 워크삽 (’90. 11 n 

O 지금까지 北韓의 對활聯 頂、꽤 輸人 1/(휴양는 總、뼈 λ 힘 9j 

50% 水準으로 흙聯의 硬ft~차 j齊 꽃;1(는 ~t 韓웹-‘힘에 fÁc~[n 

O 金 日 成 빼‘密‘갑中(’90. 9) 時 이l 랩으도부 II 혼J~t f센 il1lf!rf〔; 

t합加릅 쫓請 

r 훌동聯 ~t 韓經 j齊 파門家 n}j 웰:싸 빨“~會 (’ YO. 12 ) 

O 최끈 發;젤 6힘 it \- 후 •; 댄 •; }U →이- ’ η1 I ’ •; fj ff ;!i !i|!- F~ _.• ~; . ' 

動 I t I 斷

O 하續施it f뚱찾 1~ Jt 으보 )( }J 發 7월 JtJ {II상 이 t껴.ar \~ lfJ! f ￥ ?} 

까- 없어 電力難 더욱 1m1먼 f없想 끼-

o ’ 90 사 환聯의 흉J~t 原、얘1 f!t‘훼븐 -t- 션의 선바 ?-fE i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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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89iι ~t 웰 f{ f파 J떻-人 섭;; 븐 100 ，팩논이 었으나 ’90年의 'h쫓不 

H~으로 갚후 220'" 250 ，펴본의 ú:f운輸入 必‘ l찢: 

0 훨kH3;fF {셔;‘i[~ 원춰파!하上 ~t韓에 j{橫 iiBJJ J삶 f야 κ 可能

〈主횟 듭論 報펴) 

C 新華社 i따{듬 (’90. 11. 27) 

- ψ넓은 ~t }핀을 f;}j 問中인 北韓總、理 延亨默과 對北 i쪼 i齊援 

파 f뭉f!t 윤 tt7J 約

o \Vall Street J ournal (90. 12. 11) 

- 金딘成 체中時 ('90. 9) 'P 國은 北韓에 대해 더 이상의 

fZ:씁 f￡ j건 F 可能 j떠報 

8 F c.:- E2stern Economic Review (’91. 1. 10) 

- 피픔은 활뺨되 對北 原油供給 i‘威縮과 風·水害로 인한 

::*둡츠좋 7℃ fE 으로 石油 빚 食體不足 極甚

들듣펀프 i루亨‘휠 굶中時 (’90. 11) 中國剛은 北韓에 食

*르 - ‘ '"= '-1- I • 
三 숫 、 ; ‘ ↑;~ rF ö 增太플 約束

3. 北韓의 에너지 및 食種 需給實態

(石 벚〉 

O ’ 90~석::: ，~t韓 石成 生塵能力은 4，330萬톤으로 듭후價되 나， 실 제 

，t쯤;量은 3 ，300萬톤으로서 生훌能力 에 未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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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資不파으되- 인한 상짜裝{뼈 1깅 뻐 Ili ，껴後， 인 l1’ \ t 냉 

因

O 또한 化탤工業 맴、料 및 火力發寅벼 뺀‘ n需았 t혐 Jm ， 뚫픽 

여 듭폭우파 인 한 친 수 및 1~ 뺨‘ fl~ f• jiCfl; 능이 r~ 

따路 둥 石벚供給 不足 探化

〈電 力〉

O ’ 90年 現在 總、 發電施設 ft量은 714萬 Kw’로 돼 1훨되 며， 

그중 水力429 萬Kw ， 火力 285 萬Kw

O ’ 90年 發電能力은 29 1. 7 {흘 Kwh이며， ↑〈力 훌f ‘t 力 f짧 Fit lt 는 

각각 50% 水準이나 최근 일부 水꺼發電施$91 t t1j , {i 

벚不足으로 인한 fll熟짜의 火力發원 ~料 fit Jf j 으 jl- 햄 7젠 Il; 

備 械動率止下

G 重化學工業 鳥主의 에너지 ~ ~í'ì 웹 I춘뿔構낼와 t갚備 E 까 

및 熟짤理 技術 落後로 인젠 ’쉰 η;닫’E 넷 -
、

냐
 ’ ” ” ” ‘ 

l 
4 
-

-’ ’ 
j 

4 

‘ , / -
딴
 

‘단 t까 

※ ’89 쑤 U、後 工場 짜勳쩔‘: ‘15% 1<!& P- 갚I 1111、-

<•fî ~때 >

O ’ 90샤 

iÙl 導 入 量 Fr 252 萬한-으피 디￥f't'í 

- 활聯 44 萬관 rp 뼈 110 萬탄， 이 ‘’} 째，파븐 

O ’ 91 쑤 以後 @、油導 λ ~~ít 이욱 f펀 ít 

※ 北韓의 [1- il11 需要·는 fγrn1 500 ri따닫 水 ， t~ 으띄 해 71t1 배l 꾀 I 신 

멤、~ 1111!t 웬 • :fi 極Ai(iiH% -it 폐￥?뱀파 i ’!!家 ~ll，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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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t f삶〉 

。 ’ 90:rl표 ~t짧의 i없物 쐐、1:;잖量:은 4 1. 2 萬뜯으로 i푸價 

싼 193 ，파톤， 옥수수 238 萬톤， 其他 50萬톤 

C ’ 90 합’원 햄Gf 깐5 度 Itl -lt 韓의 뤘物 總、폐費量은 약 641 萬돈， 

식상바급닫 1] 준 i양대로 지급하는 경우 食種 不足量은 160 

萬갚→ 推 ;E

o '91 it~J쫓 農業:t~은 {슈害- 빛 風水害로 힘j~度 實績보다 

;~~ l{í f홈 ;E ， iL 년 봄부터 食種事情 극도로 짧化 據想

4. 뽑슴判斷 및 展望

(어i 너 지 및 食禮不피의 要因〉

O 北韓원濟 it;帶의 本賢的 훨因은 社會主義 經i齊體뿜1]의 非效

짧:性과 閒銷的 엽力更生路線에 立빼한 經濟政策의 硬直性

및 軍事費 支산}의 過重에 起因

O ’ 89年 『平祝』開{홉 準備로 인한 非生훌的 投資支出 增大로 

해鍵開發 및 老杓 發電設備 對替 不振， 輪送臨路 빛 外

貨不 fl 에 의한 原iIb 輪入 不 I웰惜이 에너지 부족 加速化

O 與件플 무시한 !lJ 地 開發(다락받 造成)事業 推進에 따른 

水흙 頻發과 農親地의 f둔廢化， 灌‘鷹水路 建設을 비 롯한 

各種 勞力動員으로 인한 農民 生塵意愁 it~팎 퉁이 食體-!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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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不振을 招來

〈展 몇〉 

0 금년부터 ~t韓의 石 iUI ^ ft 橫'l'd홉?- 1- -i - JL j핀 H~ 뇨 I (>1 맴t 

r.함 .... 、 {簡훌米 nl ltr 톰훌 ~rtl Jñ 꾀 Fi t!} (~ [1T j한 밟 l껴 ^ 
O 外交的으로는 1 fl 國의 1: t쉰 ’홉 f!t ~~ ! 1 t..: 시 91 nf 交 &-yL 

經濟thb 力 追求에 全力좌 1t:tt it F훌씬 

O 中國 및 H 本으로부터의 經濟協力 樓꽉이 여의치 씻한 1! 

우 北韓은 보다 積極的인 훌f外 f흉1 放 및 ￥f 南JFí策 I첼 f한간 

통해 危機 克服 試圖l 展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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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細亞安保協力機構> 創設案에 대한 北韓反廳 j 

。 ~t韓은 t.13 外交部代辯人 談話를 몽해 最近 部分的으로 論

議되었던 IfF細亞 安保써力機構 創設案을 反對한다고 밝혔다. 

• • 〈談話 쫓릅)----←-----

O 亞細亞人뜰이 團結協調하면 亞細亞에 대한 91J꿇들의 훌륨 

權政策을 終원;시키고 건F細亞의 安全과 緊榮을 이룩할 

스 01 으 
7 λA ‘'[:1 • 

0 歐羅E 安全 및 協調會議의 본을 딴 機構를 亞細亞에 

그대로 遭用하려는 것은 亞細亞의 實情에 맞지 않는다 

τ7 효L c . 

C 亞細亞의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려 면 이 地域에 많은 

軍事力윤 가지고 있는 蘇聯 j1}- 美國이 軍縮過程을 먼저 

시작해야 한. 亞細亞나라들파 統結한 雙務的 軍事條約

들이 !發棄되어야 하며 이 地域으로부터 모든 外國軍隊

와 軍事基地틀이 微收되어야 함， 

O 美國은 팬細亞의 非核國家들에 展開한 核武器들을 거두 

고 하루빨리 우려와 平和協定울 細結하며， 南朝蘇에서 

자가의 軍隊와 核武器를 澈收하고 우리에 대한 核威협 

을 除去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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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런데 亞細亞安保協거機構 問題에 대한 그간-의 論흘홉는 

다음과 같음. 

1988. 9.16 고르바초프 흙聯 太統領의 그간}스노야 간 

스크 i寅說 

※ “亞細亞·太平洋地域빼力體制” 뒀置 캔훌훌 

1988.10.1 8 盧泰愚大統領의 UN演說

※ “東北亞平和協議會議” 構뾰 잃讀 

1990. 9. 4 셰바르드나제 흙聯外相의 r亞太地域 훌f 

話·平和·協力會讓J ?홈說(블라디보스톡) 

※ 유럽安保會讓體와 유사한 “地城安保율훌훌짧”빼없올 위 

해 ’93年 亞太地域 頂上會談 提議

O 今짧에 北韓이 r roJ機構」어1 관한 關仔:國 의 具體 ÚJ t~ 훌훌가 

進行되지 0 1. '-
l훌 τ: 狀況에서 이간은 談話달 짧 j뚱한 f￥템은 

基本的으로 最近 內外情勢의 뿔化로 束歐 맺 ~r [rîJ 짧에사 의 

對北韓 支持향圍氣가 급격히 쨌微해진 가운데 

“亞細亞A의 亞細亞 建設"완 내세움 o 로써 r젠 훼ll0. 이 I{、이 

對外關係 ~ft f햇윤 構뿔하쇠는 意 I흡!이띠， 

아 울- 더 數 IJ 前 의 韓 . [J J폈 L 혐 談 ( 1.9---10) 에 시 “ 웹 . 11 友 uft!J 

力 3 原、 ~IJ"에 合意， 幹 .LJ 때國이 I문. },( j뻔 t훨 9j γ ￥n 와 ffl 聊

에 ~t導的 {뚱뿜l 을 다진 한데 대 한 훌뿜11 웰;갔’、 9j hfJLo_ζ 介

析되고 

~ 한 r센 레 즈네 프」以後 東 ~t 뭔 '&:.f￥ g톨뿜1/ ~훌뺀、 완 t1 t1!'tJ ~이로 

’ / ’ 4 “ 
T 



表明해 온 옳聯의 極東政策을 露骨的으로 批웹j 한 것이며， 

동시에 亞細亞地域에서의 美·蘇의 軍縮과 核武器 澈去를 

행調함으로써 톨효韓美軍澈收 論理와 連結시키는 한편， 

활韓美軍 및 核武器問題를 集中學論함으로써 lfj 末 開健

據定인 第 1 ìk B.北韓修交 本會談에서 터 本이 北韓의 核훌 

察째定調印 問題를 강력히 들고 나올 것에 대한 事前 對

備策으로 評價됨. 

O 특히 亞細亞地域 安保機構 問題가 유럽安保會議體와 相異한 

安保環境에 놓여 있음-을 彈調한 것은 

- 世界的인 軍縮·平和 무드와 더불어 提起되고 있는 유럽方 

式의 韓半島 適用을 #닫否， 그들 主張의 南北不可慢， 對美

平和때定 퉁 北韓 中心의 東北亞平和體制 構藥 宣傳意圖를 

나타낸 것으로 分析됨. 

O 결국 北韓의 今畵 態度表明은 

- 날로 養縮되고 있는 그들의 國際的 位相으로부터 벗어나 

東北亞戰序 再編過程에 나름대로의 立地를 構葉하려는 움직 

임의 -還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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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C輔， 04:rr μ‘f찾 /\lJ i텀tdT 저슴 삽테 

1 . 公開 經鏡

C 北韓， AD 둥 各種 公J-\￥fr. Jt :~- 19().1 샤 ~~U쓸’ L 1 1,1 t ,é "f J I 

非公開

O 北韓 1992 석- 에 現代的 統 Jt 調칭ì: tzit 에 의 한 !、 r 1 센 니 ，)~ .. 

施 計劃

o 1989년 유엔 AD 基金(UNPF) 으로부터익 關聯얀術 I싣 tlff~ 숭 ~i;: 

受援에 대해 北韓은 義務事J휩의 하나로 人 l '1 關聯 ~t유감f~ 

f是供

o 1990년 5월 北韓 國際問題 iiff究所의 #김해· 0- 호 k I싸l 싼빼1 'J ‘-

t훌훌h問 9 日間 北韓 Arl 에 대한 調홈·돼~i[~ 힘 까용 r;l 

r 스 티 브 린 든 」 博士 ( 콜 럼 비 야 k) )~ 샘 . f' :..1 카 닌} ι 에 t1: ), I E } 

트 J (A merican Enterprisc 1 nstitutc) 

o 1991 년 北韓의 承삼;下에 k!썩 |써 ffi 폐; 합i ;’ l 홈 -? ;- 시 간 η'1 J 

훌t外 i’'~ r폐 

“ 
2. 美 商務部 報告書 要듭 

〈總、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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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웰은 뻐하상野 뿔 P석 !\ JJ • tt f*i , :0: {備不 J{ 둥으로 젠텀 11: 

rtx: tt;굉이 뼈 j쉰國 水 L폴 

o ~t 웰:이 提供한 資料는 쉰r.i+f’!lJ f- 뭘둡이 일부 發見되나 안 

훤1낀으토는 統計的 {룹賴↑1 i및有 

O 유엔 갓 美 商將맘」 핸값텀 등 않감: 西方 f則의 北韓 An

推Æl벨는 週小 또는 過大 듭주 f첼된 것으로 즙斷 

- 60년대 !、 n 는 최소판 jO萬名 적게 推定， 70년대 以後

는 100萬名 以上 過大 評價

(主쫓- 人 D' 社會指標

。 뚫近의 /、낀 t롬낀U率은 60년대에 出훌한 子女들의 結婚 適觀

!l;~ ￥」;좋로 1985년의 1.7% 예서 1990년은 1.9% 로 增加

- 햄켜~둠 훨폐 위해 北韓은 60년대에 『베이비 붐』 造成

; jh 훌훌으j 兵캔數를 1 ，249千名 0.987년 現在) 推定

; 北홍훌 j~IJ 은 1986 년의 平均壽命을 74.3 歲로 主張한데 비해 調

쭉홈은 69.0歲로 推定

G 職業딩Ij A 디構成은 I場·企業所 動務者가 57.0% 를 차지하 

고 있으며 農場員은 25.3% 퍼有 

※ 보다 具體的 內容은 /딩 IJ 짜 1) r北韓의 主要 A 口·社會

指博; J 參[JB‘

-50-



3. 分析·評價

o ~t韓 f則이 從來와는 달타 人 lJ 및 關聯 엔1 합 }fif?: 듭 ￥t 外아l 

公開하는 態度 뿔化 注닙 

G 이 번 報告-書의 人 n 推定統섬는 ~t 훌훌fQlJ tË {J!. ~ 料 단 ’‘[웰-‘IL 

再檢討·推定된 반씀， 없存 西方剛 ~t韓人 n 推 ~Lfk~tltl 7} 상 

높은 信賴度 保有

0 政府의 it韓 總‘ AD 推定{直와 이번 x 띈 f용部 推 ~Ë f따약 9j 

差異는 8萬 --39 萬名으로 僅少( ~IJ 센 2) 

- 많存 西方f메 推定f直와의 혼:異 50~헬-- 130萬名 •‘ L L 

O 北韓의 兵力數 125 萬名븐 流動An 둥 a:他 r표황쉰 혹뺀、 ò~ 

지 않아 過太 註價펀 것으모 뻐j 斷 

- IISS( 英國 戰略問題돼究所) : 83.8 萬名

c 北韓의 An 分껴j 빙、 職業닝Ij κ fl 構 fl1. -;',- ll] 괴 !! 뺏TT때 H’: 햄 

f좋 

- 兩 iτ 道·鉉江펀 1센 t或 석 니 ~l~ ft 

- iEi댄서 비 스상뽕f 쩌後 ’]，↓햇 

C 이 번 資料는 ~t韓의 攻센젤濟 .H 션'(: ft t훌 j펀 ‘ii I룰 1F :: lfl 

·間接으로 아映하고 있이 原졸料 λ f. ßS ~t 웰홉~~ 1띤뽑→ q: 

는 6홉갑‘을 위 한 各 상뽕t ~IJ 深밤 'Jjm' .“ ’양 

-- s )-



(딩 llif. 1) 

北韓의 人口 및 社會指標

區 分

An 增지u率 

內
{ 
갑
 

.jt輕發表 : 3.8% (1 970) • 2.1%(1 975) 

•1. 7% (1 980) •1. 8 % (1986) 

推定結果 : 3.6% (1 970) •1. 9%(975) 

• 1.8% (1 980) • 1.8% (1988) 

•1. 9% (1 990) 

兵力數(千名)

」

推定結果 : 714 (1 975) • 909f1980) 

• 1,040 (1 982) • 1,130(1985) 

• 1,202 (1 986) • 1,249(1987) 

※ IISS 推定植 : 784 (1 985) • 838 (1987) 

A 口 分 布 • 平安南道 2 ，653千名으로 最多

慧江道 1 ，1 56千名으로 最小，

人口密度는 平壞이 1 ， 178名으로 最高，

i h휘江道 44名으로 最低

都市化 趣勢 | · 北韓은 民間A 總、數의 60% 가 都市地

t或에 居住하고 있다고 主張

} ※ 都市 :5萬名 以上 居住地域

流動A [] (千名) 1. 920 (1 980) • 927 (1 982)쐐2(1985) 

(里間 移住) • 997(1986) • 1,134 (1 987) 

※ 韓國의 流動A 口 1987년 現E

9 ，309千名으로서 약 10倍 람. 

상
 



區 分
~ -

總、장 lT數 및 

平y.] 家族數

(軍 A 除外)

*且 w生率(名)

*且死亡率(名)

!셔 ú 

4 ，054 千 ‘永 n (l 987)

5.1 名(1 980).4.81 g (l ~87) 

韓國 5.1 名 (1975) •. 1.6 名 (1 980 ) 

.4.2 名(1 987 ) 

44.7 名(1 970 )→ 2 1.8 名 (1 ~80)-.22.9 名( 1986) 

20.9 名(1 955) .4.3 名(1 982) .5.0~J(1986) • 

5.6 名 (1990년 推定떠) 

總出좋쏟f융 )-----1- __ ~.6걷 ( 1뱃)칸.3.6 名 (1 975) → 2.5 名 (1 987 ) 

結婚 및 離婚 • 結婚 : 10 萬(1 980 ) → 18.8 萬(1 987 ) 

(件) 離婚 :4,359(1980) --.4,231(1987) 

職觀IJ A 口構成 7 굶營 I꿇 죠쫓所 動將者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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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IJ i차 2 \ 

北韓 總人口 推定 比較表

(單位 : 千名)

年 f쫓 北韓 發表f直 商햄部推7E 1훤( A) i많밤 推;Ef떤 (8) (A) - (8) 
--- -- -•••-- ---- -- ---~ _._-- ------- γ---------‘----

1949 9.622 9,622 

1953 8,491 8,491 

190 10.789 10,568 10,789 -221 

1965 12 .408 12 .1 72 12,252 -80 

1970 14.619 14 ,388 14,002 +386 

1975 Ei.986 16 .480 16,172 +308 

1980 17 ,298 17,999 18,170 -171 

1985 18 ,792 19,602 19,995 -393 

1987 19.3.1 20 ,292 20,685 -393 

1990 21 ,412 21 ,720 -308 

註 : 1975年 以後의 ~t韓 發表 f면는 人民軍 I;1π1 ;뾰動人 n 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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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의 血統을 繼承·驚展시켜 나가는 우리 黨의 
不滅의 業績> (2.7 中放論說)

1. 內容 要듭 

O 黨 血統의 純i%? ↑生은 關환윤 동해 사 만 f~[웰 IJr 能

- 黨의 血統은 오가 L一 /、 異色的이며， ti. 괜l ;a [!fj 인 ’1Y" $~늪파의 홉R 

爭속에서 그 純漂뺨:이 保障됨. 

O 黨의 業構은 血統의 純 j씻↑훈 {짜까: 꽤爭의 業￥훌 

- 우리黨은 金 H 成의 f환命的 !lJ좁와는 fl~ 채이 01.'τ 
IV、 , 

!l 0 T:• 

)、 .. ~ ’ 

고 나와 血統의 純춰얘:플 흐쇠 JI1 ι} 쇠는 ti. 賞·냈낀상(암 

과의 非뚱 thh Ó~] 인 꽤 rF 윈- 변 라 는- 한편 

- 그들이 뿌려 .'õ- 0_ E8 '*H (i끽〉송.。 
"fi"""i"":" ι、 ι、 f,fii: 2 뿌라빼 !] 위안 gRF2- 수:賞 

的 E압業으보 이끌이 판. 

O 反黨 '!i. 筆命 示派分子들의 f힐훨h 에 대 깐 j맴!해 tn (ft‘-보 빼!￥ tl: 

保障

- 黨안에 숨어 있던 이黨 . U. 'F- 命 ', i: iJÊ. )j f 단 i’ t Iι 熾 ;1‘iit9r 

子둡의 w動감 暴露·섣w휘으보써 Q- /~ 
"\ _ 7'、 윗- 잔~ [f.) 

/ ‘ 
• 

‘ 
l L 

/ 
4 ” ” 

” ” ” 내
 γ
 
” 때

 ι
 

… 
” 

ν
 

克服 · 펴算했으며 1뽑- 血統.9] ￥‘E ‘￠ fr E- f짜 l뿔했음 

r: c: 
- ;)‘ l 



2. 分析 및 評價

o 2. 8 U 字 웰內新:1헥릎이 報i휠한 『北韓의 t달聽ti.對勢力 f빼發· 

tHî우」 듭a발는 

- u :{~共-퍼Ji려信이 ‘主體의 血統을 繼承發展시켜 나가는 우리 

黨의 不滅의 業績’ 題下의 91. 2. 7 日 字 北韓 中央放送

論說 內容을 報道(2. 7) 한 것을 再引用한 것임. 

O 今홉 北韓 中央放送의 論說 內容을 살펴 보면， 

- 內깥構成이나 語棄의 F휠度面에서 黨創建 45돌 (90. 10.1 0) 에 

즈음해서 發表한 金正日의 記名論文 “朝蘇勞動黨은 우리 

AR의 모든 勝利의 組織者이 며 뺨導者이 다" (r근로자 J ， 

90年 10 Ji號) 題下의 黨의 唯-思想體系 彈調 部分과 同

一 水準을 나타내코 있는바 

- 今훔 論說에 서 특히 ‘黨의 純펼性’을 5옳調하고 있는 것 은 

同 論說이 金正 日 의 生 日 (2. 16) 에 즈음한 紀念論說 性格

의 것으로， 金日成·金正日 後繼體制 當寫性 彈調로 分析됨. 

- 또한 ‘主體 血統윤 繼承發展시켜 나가는 우리 黨의 不

滅의 業績’에 서 의 『業績』이 란 말이 意味하는 바와 같이 

‘反黨 몇-色分子뜰과의 關爭’이란 現時期 反黨·反章命分子들파 

의 關爭어 아닌 지 난 時期의 蕭 j춤事件 (58年 8 月 宗派事

샤 등)뜰윤 指稱한 것으로 최j 斷됨. 

0 한편 태다5 北韓이 처한 對內外 狀況 E 。

τr 돋F 감안할 때 父子

ζ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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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 製體i!J1 J 행化1P.IJ l祖에 서 tlfi뼈다î뤘 q ’‘ L 、 91 ä'yJ.r꾀 까 '~ :j\ 유 

직임에 대한 강한 활쁨의 意 lbk]lL 없 지 o l- n 
Lð ~! 씨 ()- -',’ f:} 析

됨. 

※ 프랑스 활在 北韓 代表部 2 等 홈記젠 이듀선， ll~ Jt lnJ hlJ 

f듬 報道內容 판갑‘ (3. 7, AFP) 

” / r 
J 



〈웠 IJ 짜〉 

1. 國內外 專門家들의 見解

O 오보노기 마사오(日本 게이오大 敎投)

- 北韓 中央放送에서 듭-及한 『反黨分子』는 ])쏟正 U 不滿勢力

(忠誠度룹 疑心받는 勢力)(2)蘇聯·東歐變化에 動搖-된 勢力

il對蘇關 f짜 彈化에 反對하는 蘇聯 同調勢力 둥으로 보여 

짐. 

O 金南植(平和統-鼎究院 鼎究委員)

- 北韓 中央放送 報道는 主體의 血統繼承 問題를 다룬 것인 

바， 이 問題를 說明하는 過程에서 50'" 60年代의 宗派分子，

修1E主義分子 문제를 解決했음을 言及한 것임. 따라서 金

正 日 體뿜Ij下의 團結 및 많存路線 堅持를 5옳調한 것으로 

보임. 

O 康仁德(極東問題冊究所長)

- 現在 反黨·反章命 그룹이 있이서 이들과 關爭을 별였다고 

는 생각하지 않으나， 世豊體밟IJ 彈化빼面에서 改華主義와 

~平·不滿 階層에 대한 警告性의 意味도 없지 아으 켜 o 
l효 L 'x 

로 보임. 

% 



2. 北韓의 關聯 報道內容 比較

--~--← • ---

『主體의 血統을 繼承 j 『朝활 勞動黨 Fr ll- r 우리 나마 훌t 참 t뚫 

發展시켜 나가는 우리 | 든 勝￥IJ 의 fli織者이 힘11양 k- 人 r(/~* 에서1 

黨의 不滅의 業構J 며， 햄導者이다.J 찬씬 삶감 마련해 
(中放 91. 2. 7) ! (근로자 90. 10) 주는 f톨뺑한 制度」

I ( 냐l 放 90. 10. 4 ) 

O 黨의 血統은 온갖 10 薰을 階級的으로 O κ純分者둡파 敵

異色的이며， 反후命 l 꾸리는 데서 증 1 對상 r~뭔플 fi 흉t 

的 要素들과의 閒| 요한 것은 좋命 j 하는 치열한 階
爭속에서 純濟性이 l 關爭과 勞動過程 [ 級 톰R rF 븐 -R- 잦 
保障됨 에서 幹部隊￥IJ 에 | 階級的 깐톨들의 

O 우리 黨은 血統의 | 異色分子， 우연분 j 策動으로부터 A 
純 i뿔性을 흐리게 | 자들이 끼여 드 ! 民들의 염 主的
하는 反黨 章命分 l 는 것을 훌뾰하 j 備利와 힘j 益을 
子들과의 견갤하고 ! 는 것임 견견히 옹호하는 
도 非갚協的인 關 10 우리 薰온 全1흩 j 것임. 

爭을 벌이는 한편， I 에 唯一‘펀뻔、體系 
그들이 뿌려놓은 1 를 세우기 위한 
思想、餘毒을 뿌리빼 | 홉취爭으로 歷史的 i 
기 위 한 關爭을 | 으 로 내 려 오 던 1 

全黨的 事業으로 | 宗派펀物들파 새 
이끌어 왔음 로 나타난 反훌 

O 우리 黨은 反黨·反 | 修 lE 主養分子 듬윈 
;章命的 宗派分子뜰 훔算하고 黨 91 I 

의 策動을 쳐1 때에 | 統一을 6훌핀l6l j 

暴露·杓팝함으로써 i 實現하였음 
온갖 異色的 思想 o 黨의 
j빽流들을 克服 · 淸算 r 敎養을 ￥뽑. 5휠 
했으며， 主體血統의 1 化하여 黨의 統 1 

純 i찢性을 첼 저히 ! 

保障했유. 

唯펀뻔、 

一團웬을 좁 l!l 는 

자그 n}한 당{象파 

도 4'= 갚 ttiM센 o 보 1 

關 rF 하s-__ 복 하여 1 

야 함 

“ y F 

서
 
U 



; 農業科學~ 짧F 科學·技術 情輔센타 j 

즙뚱立 推進
L __ •- -

1. 搬 要

’91. 1. 18 유네스코 팎짜局이 짧유네스코 北韓代表部 }~使에게 

보낸 UNDP PFF (Project Formulation Framework: 基本事業討劃μl

따표면. 北후찮은 Ll!\DP 資金 빚 ri 術 1 1il:을 받아 1992"-' 1996年度

댐 5 個年삼많IJ 으로 ~t짧 農業II學院 젝￡下에 ft 學·技術 情報센터 

(STIC : A Scientific Technical Information Centre) 를 設立하기 로 하 

여으
λ1.. D 

2. STIC으| 設立 目 標

가. 基本目標

r、 fi; 料 빛 'k..書 1활理 方필의 \J 現代化

o STIC 內에 電算化된 效率 oj !흙報 Rri: 뼈& 171;1 

r、 資料 f專 j훈치}년의 設置블 동하여 接近-이 \J 

센더와의 |흙웹 連絡網 ↑흙홍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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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E視的 텀標 

; 술料fJ~與 쫓f 象믿꾀家의 대l 發 111 필 IJ 수 RiE i f’사. r :l t - L씨 

家 l좁報體순:의 혐t .0: 

다. 微視的 目標

。 農業分野와 71 。
E ,_- 1.J ~i~ 상 맨f 01; STIC 난 llt CI; 깐 () 1,’ l시 꽤 ‘~:J'( 

策 i차定者와 計劃 iL풋者·갈에 시1 fi 윈 í 91 뿐 ￥ 1 섣 l원 앙~ r패 I1암 j|k 

報提供

3. STIC의 構造 및 機能

가. STIC의 構造

O A的

O 機能的

構댄 : 專門‘차 60κ 

)般! 1J1 맺Rfi 30 {'l 

f흙펀 : 總‘ 8~，해 分뽀f 

뿔 뿔 f하핸 '/t fJî. 1ft 벗f 

i永 ti fJi F{i ?f f!i 상 뽀f" 

첼 않 f!!i 한~'!tfJí '，j'- 뽀 r 

f판 報 fiH jt 'ft 쁘f" 

f잡 rt 11.’ i 敵 'ft 쁘 f . 

값 *l ~J~ J~II. ';t ~‘ f 

編뻐i 상뿌f 

HJ 때 IJ 상!’ f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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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IC의 課別 機能

o 't 害'/[析많 : 앓業|춤報， 家짧|춤報， 論理的·基{쫓따 {띔報의 ~l 

껴， -1펀짧의 ;둡算化 人겨 및 國家 j흙報基盤 

(N alional database) 의 構集

O 11 tt f，뻔낌;땐 >1좀報 f껏야}者와의 ↑웃觸， f핏벼者 프로필 및 |춤報 

앓出 

O 資料!환理課 : STIC의 文별分析課에 의하여 홈11 出된 資料 및 

海外에서 얻어진 資料들의 STIC컴퓨터 시스템 
‘· 

에의 따腦 빚 rt l 央科學技術 情報機關 (CSTII) 을 

통한 外탱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의 接近

O 編輯， 印剛， 마이크로복사課 : 資料 및 情報의 編輯， 印빼， 

複寫

※ 終局따으로 이 번 北韓 農業科學院 內에 設立될 STIC는， 

냐 l 맛 科댈技術 |춤報機關 (CSTII) 이 管理·調헬하게 될 『國家

f~學·技術 !흙報網』 짧下에서 農業·情報分野의 송l 노
 

(Node >1훔報網에 있어서 持定;별감핍分)로서의 機能을 수행할 

것으로 시대됨. 

4. STIC으| 設立戰略

O 期 뻐
 때 

第 5ìJ~ UNDP事業닙훌1] 年問 (1 992-1996) 

~t 歸 뻗뿔tl學院 o tA行機關

-62-



O 事業f￡훗機關 UNESCO 

G 資金支않機關 U~’DP 

O 事業戰略段階

- STIC와 CSTII 감폐으꼬 x받 I찰 Eg 상뿔f 어i 사 91 1쐐 F션f.'-、 lfP! }( 

擇에 대한 분석 檢듭T 

- 필요한 專門 A 力파， fF備맘j 훌휠 fi .V-. 한?} 뼈內 네이 Ft 베이 -ι 

處理構造의 選擇파 樹 îL

- STrC에 隔j센間 情報交換 能力관 確{똥 

r國家 科學技術 情報網」 建 ;;t-윤 위 한 ~~ t 훌 IJ 얄t~ 

5. 設立資金

o STIC設立에 所펠되는 資쏟븐 ~t 韓，4 LNDP가 ”、 r ii Jη rir 원 

擔(아래 표 친조) 

--- • -T •• 

費벼 I원 H 負 f헬홉 ~t *훌 ( '\DP 

이 
'-~ 

;「처 j。3 420.000 ~l I ’S $ HH.OOO 

31「- 렌 no I ‘1 ~’ .000 

Ai]l •[OL ~.fì()().()()() ?J :11 ~.()()() 

2~O.O()O ?l :11.()OO 

*뺀 ‘1.27 (). ()()() 인 I ’ S $ 6,10.0()()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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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分析·評價

L\DP 의 PFF( 깐 /F 」좌후‘lj 필 1]) 에 따 1.: 띤 -lt훼븐 앓業 및 여 E} 

i뿔業 I;} 벤;이1 관한 어떠한 體 ~7: 떠인 l춤↓쉰 jL 갓고 있지 못하 

띠， 이 야한 體系的인 !판짧의 不 :(t ~ -~깐의 각종 ïn.J 發 “f 
뿔IJ 수행에 많은 지장표 받아 검. 

0 떤재 北韓의 科學技術↑판報센터는 現代的인 .，춤報센터 가 必須的

으로 갖추어야 하는 某本的인 裝備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 

‘ 
며， j:害!츄報l활理에 아직까지도 手作業 方法을 使用하고 01 

)..).. 

L- 스) A~ 01 
L ι 。 D.

O 금번 北韓이 UNDP의 資쏟 支援을 받아 UNESCO와 合作으 

로 뿔획찬f}學院 짧下에 STrc n 
-E 다

 -따
 

추진하고 01 ‘'λ)..L 으
 

L 거
〈
 

낙후된 科學技術 情報體系룹 現代化하기 위한 努力의 

로 評 f贊됨. 

O 科學技術 !춤報體-系의 現代化는 必然的으로 國際的인 I춤報網을 

일환으 

통한 ’|춤報交流릎 수반하게 됨에 비추어， 향후 北韓|좁報體系 

의 얘代化에 따라 北韓 ￥-l學·技術!춤報의 對外 開放이 소
 「

그
 
H 

히 확대된 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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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 49回 生R 行훌훌 

1. 金正日 生日行事 動向

O 北韓은 金正티 生 G (2 .1 6) 을 맛이 δ} 이 1 } 1 Æ-:부다 lþ 1)( 111 
~ 

地方딩IJ 로 각종 紀念行事룹 :간랭하는 한면， 묘든 감論fJY ra ~난 
동원， 金正 티 後繼體뿜IJ 강화닫 위 판 t깐{흰、월~n 빛 ’ i1" í빡 1rlR 勳 

을 대대적으로 벌이었음. 

( 主 r횟 動 r tJl \ • - 一 ---•• • • • • 

口 對內 紀흉行事 디 

O 正 日峰 눈길행군( 1.28) 

O 白頭山賞 體育觀技大훔(2.5 - ) 

O 全國動勞者 話術훌훌演太함 (2 ， 1 이 

O 第1Ik 朝解映畵祝典(2 .1 3)

o 二太子 ( 세 쌍 둠 이 ) ij뿔 物 천 달 ]i[ 인 (2.1 ‘1 ) 

O 제 1Ik f2 .1 6 환術賞』 뻐 κ 願演 짧츄特 ι(2.15) 

O 휩}蘇少쇠C 團 수國聯감 I뱀웹 k혐 (2.lfì) 

O 第7ìk 수 國 휩 少 삭 - r tIE、 誠 91 ~(，센! ~ .; ( 2. 1 fì """ .1 . 1 ~ ‘ j 

U 훌賞 톨施 디 

o F國家學 f\i~學職』 싼與 (2.12 ， fiO'fl사 tr f- L 265 k ) 

o F2 펜 3 )~￥-삶뭔 P-mt 』 . r3kIFl?I7J’I ;' mt.니끼 ~I. (2.L~. ，1(1 꺼~1 1':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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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2 펄 삶짧늙은備j • r 榮뿔움’1- 은雄Ji1 與 (2 .1 3 ， 6 個 學校)

O 기타 rl지횟}J 體育人..1 . r JfJ 홉VJ 敎員Jl . 11 功;훨jj敎斷師 J . F 人民排

{憂」隔號 및 각종 F劃j童 J . r 表훌Z狀』꽉與 

口 盟훌文 뽑達 口

O 휩1 熱/!\民 w 第 525 뿜隊 FIIE‘誠의 盟촬文..1 (2 .1 5) 

口 훌훌像化 를傳 口

O 白頭 密營 「고향집」 빼貴烏 到來 r萬壽無꿇樹J . r金正 H 

花」 宣 f專

口 훌2i훌훌훌 出版 口

O 朝蘇勞動黨出版社·文훌훌出版社， 詩集 『엠맴導의 햇발을 우려 

러』퉁 6種 出版

口 愚想數훌훌훌훌 口

O 北韓 全域에서 r金正日勞作鼎究學習J]， r德性實技昭究 發表

모임.11， F忠誠의 노래모임』둥 進行(1.30- ) 

口 言論動向 口

O 金正日花， 白頭山密營 紹介 둥 金正티 讀揚 宣傳 報道

20回 (2 .1 ""'18) 

O “金正日 同志는 主體華命偉業의 위대한 繼承者이다” 둥 

後繼世훌훌 正當性 강조 論說·論調 27 回 (2.7-17)

口 훌훌9f. 親北톰빠 動向 口

O 祝典·祝買文 : 주로 中南美·아프리카地域 둥 20個國

및 각계 A士 (2 .4 ""'16)

O 慶祝集율·훌會 : 쿠바·朝總聯 둥 9個 團體 (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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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쏟Jf B _-:Z:홉* ~究討論뺨 : 이 fl F · l} 나 상 8 때 I멘웹( l.27~2.8) 

O 圖書 및 寫휩展까會 : 묘산비 ::'1. 닫링).， 등 10 꽤[~;웹 (~.l~IJ) 

o fliÆ 畵趣想、會 : 부룬디·잔비아 낭 13써 I뼈웹 (2.1 ~ 1:1 ) 

0 쏟正 H 文홉* 1화載 : 이탈리아·가페문 강 8뻐 

O 기타 f2 月 의 名節 노래훌훌폐」 ( 2.9. 

J U삶 께 i- ( 1 . 2 (} ~ 2 .1 3 ) 1 

콩 피 ) , 「2 ! ! 1 (i i j 월 「

마라톤 鏡技大會J (2 .1 7, 콩고) 동 〕훌 fr 

__ ____ __ _ ______ J 

2. 金正 日 象徵造作 賣態

가. 生日을 r民族的 名節』로 

‘ 

는:!:7 ~ 
I ï 

O 金正日生日行事는 1975 년， 「휴 rιqJ 指;E끼 ‘~.J 
←二」、ι) 1982 삭 , (-1 0 [[i] 

生 口 ) f2 다 의 名節」 規;E - ，、、/ 1986 :r , 2U 問 f ~~ f1:흩 F힘 

(92 .1 6'"'-' 17) 둥으로 構太 훌{!ifu 되 (>1 오 ?l ιi ~f [llf(. '11l (.1. 

15) 과 함께 F I\:族 fik 의 名 ãîí J 5:_ 

※ 6 次 黨太會(80.10.10) 에 시 ff? l! l] 이 f찢￥뽑 젠 "’ ‘ n ftt치 δl 
J 、 」 ‘’ ‘ 

이후 수?택 (1낀 대 rf !t~ • j- 'Jι!ι ;품 1i-

나. 퍼스낼리티 造作

O 出 ’1:. 地 : 抗 U 폴-命 i，fj 勳의 fH 據 t쁘 (1 ~(j 11 J r펌깐:J 이 이 1 ' 

주장하나 활聯 91 r)、 ~ll}.'~_ 칸!"- J !~ Ú JJ 

※ 품 JE U 의 !i 聯 ~L~ fJ 까 r 슈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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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W 1~ 너 ; 온 야 19 ‘11 샤 生 이 나 j μ 成 의 出 生 {~ J표 (1 912) 와 

끝자리관 맛추시 위해서 1942年生으로 任，월; 

造 ft짧 춰-力 

※ 來 it- (1 992) 뜬 金 U 成 80 回， 金j[ l3 50 回 生 H

O 漢字이닫 : 金正日의 漢字이듬은 「金止一』이었으나 1980年

6ìx 黨太會 이후 「金 iE 티』로 &:名

※ 金 U 成의 『더』자와 『金iE淑』의 r ]1파자를 結合， 後編t달훌훌의 11 

統性 根據로 ￥IJ 用

다. 呼稱 量훌 

O 金正 B 에 대한 呼稱 및 5贊揚 修節語는 현재 30餘個로서 

6次 黨大함(1 980 .l 0) 이전에는 『黨마l 央dJ • r유일한 指導者』로， 

6次 黨大會 이후에는 『領導者 J . r首領J . r A民의 어바 

이 J . r世界따인 指導者』로 呼稱

※ 특히 1985 年 43 回 生日 u、後 親北 外國人士들은 『祝電』

을 몽해 金正 日 플 r聞下괴토 D-l稱

라. 章命史題地 造成

o r 主體lÍIl채樞承論」어1 임각한 ，-*'k 너의 指펄者 資잡을 可視的

으로 보여주기 위해 1982年 「어온 놓命史積地』를 始作으 

로 싼正 U 의 出't地·戰爭避雜I활·大學時節 野짤地 둥에 현재 

까지 12個의 *正 티 환命史隨f엔륜 造成

※ 平瓚(이은·천동·이현·장산) , 慧江週(덕곧·장자산·성간) , 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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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덕·낙원) , 成北(선봉·싱성) , 때([펴(백누사 ‘감영) 

] ~. 口號文없 宣홉 

O 口號文厭은 抗터武裝關爭時期 나무·바위 등에 새 끼 넣었나 

고 하는 金父子 및 딴1E淑 폈揚:t句꾀서. 1987 샤 5 시 가’-나 

현재까지 11 ，000餘點이 發提되있다」I 선전 

※ 金正.. IJ 關聯 口號文홉t : 「抗 H 獨L{[ 2 빠太싼쩌 J . t" îU I5. 

將軍의 繼承AJ . F2 千萬의 아갈 J . r f~ 바ll11 에 솟아안 ~j 

頭太陽星， 2주萬이여 萬돼에 자랑하라」 

나. 金표日花 普及

o r金正 日 花』는 1988年 2 져 송1E 티 ’L [J 16l띤 룹 *E:앙:δ} 이 

H 本의 園藝業者가 寄뺨한 베고니아까 %서-’1 .. iE 덴보 r :f ~ l 

成花」와 함께 北韓 全域에 대대적으토 普及

分析·評價

O 北韓은 f꿰까파 n} 찬가지 -IJ- *l!-: !! ’L fl 감 r I( 싸; 까i } ~ ~l 

名節』이라고 펀 f專하띤서 ~월1 (J낀 1 규 _V.9j 대대서익 ~.~Ur 

事플 進行하고 있는 바， t 멜 勳 ff!IF

r正 H 峰 눈걷行庫 J . r ‘건誠의 i’t1섣」 등 ￥니:암:fr 'J'~9t 깐’~I 

z}총 剛」헬. {f lF U r輔物」둥간- 등해 {Lf\~~ .. 9l ~t J!~!에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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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lC、;;n~心 딘 鼓 IÝÁ 시키는 한펜， 

’ ’
11

• 
1
μ니
 

、r 
/
l
냐
 

lI t. ‘永 』 띤 대 의 f% it ,!(i i;|j f , 「萬좁無福樹 JI • r 쉰 JI': 

Lj i’ h 」 〕‘i·f핑 등 偶 f없 ít 파 1ïJJ 간 L-} 죄 행 ít o} 고 있는 가 

분 r~1 ‘ 

11 c 
1 - ~l __ II 論媒體룹 動J1， 싼 JE LJ 의 E전導力 a합揚파 }듭 i떻원 

f윗 부각-에 注 j] 하고 었음. 

괴
이
 

드
 

7 『후1’蘇 R央畵祝典J • r2 .1 6첼術賞』윤 새 로 옮IJ 定， 內 部行

4lF 당u윗據太와 함께， 

뽑 f1íIJ [lJ 으로 w-판[)隊으1 {f lE 티 에 대 한 『忠誠의 B月 훌흐 κT. 으
llIL 등 t ’ .... dJ 己

f낀;소， r서꽉f; 體-펀!! *l|i 싸윤 다진 하고 있는 선이 1풍 f랬的임 . 

G 한낀 北韓은 지난 2.7 中央放送 論說을 동해 I~ .éi 黨훨命分 

子」의 策動을 t~~.후 8}였 다고 報道하는 드O
 

金正티 生 H 플 

0 .S- 17 :d. -r →一 『닷黨分子 策動』에 대해 수차례 反復的으로 f~. ::;ζ 하 
u -'- u 

으모써 송正디 後繼體뿜IJ 가 순탄치만은 。1- 0 Q.. 
L흔'0三r 問接的으로 

/ J ~浚하고 있어 ä 딩됨. 

※ 써I 央放送』論說 (2.7 ) : “우리 으
 

L 黨 fi.黨 뿜:命分子들의 策

動플 tn'~:쑤함으로써 못한色따 ，댄想、팩H 流를 청산하고 主體 m

統의 꽤i짤↑f을 보장했유" 

* 
※ 『勞動新困]J論說(2.8 ) “오늘- 帝탱主義者들과 그 앞잡이들 

이 다社會主義 策動을 악랄하게 감행하여도 우리 人암 

은 社-會主義 偉業을 확고히 固守해 나가고 있음" 

※ 朝蘇 A~軍 第525部隊 盟촬文 (2 .1 5 ) “우리는 二l 어 떤 

바람이 불어도 一샤판心 親갖꾀는 指 i훨者 I끼];E 만관 、
니
니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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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服 l섭點을 露!님시서고 ,,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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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 iiG UJ 으 jE ’ t:_ u 行합 싱화와 반게 ，떤、 씬IJ.활 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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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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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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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父子 f알훌훌의 댔.論따 ，f- I퍼. ’- ι Ýt i 꾀 H. 

;~，~ 펴入， 흙~的 )、權뿜IJm 능으로 ?j il] ítJ(:~ 의 ι!빼 

累積되어가고 01 0 
Jo.)..J•-, 

外퓨ß的으로 蘇聯 -r.. ~歐 21 [1，끼 우 . Kfl ~!( η- tI!-
。 l ιl l'되 f낀 It 

1 ‘ 

붕괴， !￥1 f|1 쁨- ;F!l ~i.. { j!i 뿔 011 :U ?} 
’‘ 

r 。로 배우 L } il eil \'; t~ 이1 시해잉 -ó ..::. ‘7 " 

I쫓主義 j훌帶體홈11 의 

國際的 킴定 視角

는 실정임. 

G 따라서 ￥ J1-: II 權力移讓 時期는， 

f~ :(f와 감은 ~t 韓 內·外 f{!; 의 홉훌훌뀔 뼈￥ r가幾없 J~ ιJ !L HJj사 

L一
L 

하 才 f훔職에 오갇:;] 까지는 상 당 까 !:!! 뭔 ￥~j ()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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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 R 나， 

ft ~1 &t RO [피，t u . 'Í 1 F II 50 [r 1] ’| μ0] ~]는 껴iff. 꾀 7; ‘: 

黨太햄가 f펴 f홉-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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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杰附 : 1) 

o 194 1. 2.1 6 

金iEtJ 主쫓 經歷

형후聯 사 n}프칸트 tfj lk 

o 1948. 9. 平壞 南 i 1 J 헬校 λ댈 

o 1952. 11.22 萬景臺 章命者造子女學園 人 RI표 4댈年 編入

O 韓國戰爭時 삼석 人~學校 :在헬 

o 1954. 2. 1 平t뚫 第 4/\民學校 5學.1f- 編入 (現 서문A民學 

校)

o 1954. 9. 

o 1957. 9. 

o 1960. 7.1 5 

o 1960. 9. 

o 1964. 3 

o 1964. 

平壞 第 1 初級中學校 入學

南山高級中學校 入學 (現 南山高等中學校)

南山高級中學校 후業 

※ 1959 東獨 쩌i호軍官學校 짧學說 

(北韓은 1959. 1.25 , 金正日이 어느 社촬 

主義나랴 院合大學을 見學， 그 學校에 서 

留學을 훌h論했으나 tt2純했다고 主꿇) 

{f 8 成縣合大學 펀濟學部 政治원 i齊學f:↓ λ學

金 H 成*iff太學 *fEi齊學 ~!j 政펴원j齊學 H 쭈業 

※ 작:業論:k. r社햄主義 建設에 서 첸;의 f\i: 置와 

{갖힘JJ 

勞動黨 Hi織指導 GU 4Hi웰윌 

? 
‘ 

? 
t 



o 1965. 4. 

:J 1973. 9. 

r、

\J 1980. 10. 

o 1982. 2. 

o 1983. 6. 

o 1986.1 1. 

o 1988. 4. 

o 1990. 4. 

o 1990. 5. 

o 199 1. 2. 

순 U f&파 한께 인노 Li; 시아 씨!”1 

勞動黨 '1 1 맛쫓 따￡/iF;- (젠웹 i I 백선IÌ ~). :~ I ~새， I1 ~J 

小組풀Ib i뻗‘렐 H: 흙 (1}U 

※ f흉繼者 i;ji;E ( Jr 」’: }}il 싹‘캘 ) 

勞動黨 '1 1 央委 흉 ii · ft , r; EJ 하 ii - ;it f4l:3 rγ， 

fi5쫓삽 · 軍事委 쫓 [1 . f!i:. i확 fn] flt:←쁨 

※ 後繼者 公;:\ i’?-L 

rjt 和國 英雄J f휩號 1갖 셋 

最高 A民會훌훌 第 7期 1\~훌 i3 

中國 誼問

最高 Af뭇會讀 第 8期 f \: ~홉 ii 

r金正 더 花 J 몸;갚 f짧館 

※ 88.2 , 口 本에 사 &1윷 

最염iAf린曾讓 第 9 뼈 1\ (.ft H 

! t1 央 A 民쫓 iri 함 댔l P; 쫓 i i 짝 원 l 태;j ε i i F~ 

·잔 최 초 의 Jl1府機따1 hfî ~값 

εii - ifk1[; 쉐 ￡ i i · 다 ,(; 
,‘
J ，γI 勞動黨 !f l 맛 쫓 

ft 흥 fi - 짜i~ .~ ε 값 ii - MltLJ 빠f~-} ( ’k ’ J~ ￥ ‘ i• 

般) , !f 1 央!、!(양 ii 쩍 ~~ ~IJε í1유 (f 1 Mi]εiih. 

힘-高 l、 f(함값 휴~ SJ !tJj 이(.홉 it 

薰 It: 91
J ;후J2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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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祖平統，<南~t對話에 관한 fL境> 轉表

o !i"祖 γ統」피Ij委員갚 安~ä는 4.10 품者會見을 통하여 南i~t對話

에 과한 北{則 立場을 밝혔다. 

〈슐見 훌듭〉 

O 北個IJ 의 統一基本쫓勢 션옮調(金日成 新年짧에서 提示된 

內容)

- 聯해 *IJ統一方案에 대한 {깨縮性 있는 案을 提示했읍. 

- 北과 南의 當局을 包含， 政黨 · 社會團體 代表를 網羅

한 民族統一政治協商會훌훌 김集을 提議했음. 

北과 南의 政治人들이 形式파 方法에 狗뭘됨이 없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統一對話의 門을 열어 ~ol
융 μ 

0 
-n 

O 對話와 統-"問題 解決에 否定的 作用을 하는 主要要因

指補

- 今年 2 月下늄]부터 시작된 T/S옴同軍事演習 

- 南朝解 當局者들의 UN單獨加入짧動 

- 南맴解에서 敢行되고 있는 南빼의 統-愛國헛η 에 대 

한 輝l밴 等임 

O 南빼 當局의 對話와 統一에 대한 立場 評價

- 對話를 통해서 實質的?] R셈題달 解.決할 ‘뀔‘/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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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北훤決파 '/1월율 쥔 ~R하는 변함없단 훌:)~ 

- 當面한 I서部體홈IJ 률 했 it하는데 주-된 關L‘ 01 있지， 

南~t함끓에는 關{，‘ 01 0-1 () 
tI.A -,,-

휩朝解 當局者둡이 l(t돼휘하. f1.셔;人단의 휘 JIRf공 'r t'l 

워하변서 그것을 가보막고 이 () 
M tJ 

O 南北對話에 대 한 北illlJ 교뿔 빼 B~ 

- 南北사이 의 對話는 찮다間의 환話와 I( 셈!햄의 ￥t一힘 

話가 ~進되어야 함 

北뼈은 非19- i台的인 t~ 꺼 交流는 F1.m分￥f에 서 91 t~ f) 

交流가 實現되는데 HJ뺀.하여 뷰￥ i흉시 치 나 f} 것인 

- 統-方案-에 대한 쉰N~i찌 감헨판 이 f각하기 $1 깨서 

北파 I휩의 當돼파 쉰훌·團體닫 01 장·끼l 까 U i댄~K-

f싫商會훌훌가 김集되어야 합 

當맴한 高{간級會談에 서 91 fJî r류1 펀 의 깨서 -: ? I휘띠1I 이 tJ.. 

對詩·反統一的인 ，l~91 뺑ft 가 있아야 합 

그러 한 뿐度뿔fkPl fijILiIr 시 rciH춘감 간 採캡， ιN 

hu }、問體， 統一샘훌JJ家 f훌 111. 1( ~테빠힘짜， 뼈家{짜’4: iJ‘. 

微!홉， tJ{.K 聯합1Jt 낀짝듀에 Vi 'IL ((J t~ ;홉 가 취 래 서 

야 함 

- 北뻐IJ 의 함話 fn ￥iH 끼-jIr 서 91 휘tþ.'，l한 f，) 91 {;'r fatt 에1 내 

해서 찰↑홉{，、윤 잦지 ’-: 0-1 _0_ 
‘ ,- iiA -,’ 

南朝輕에 서 l1. i쉰에 대 하 }、 l( 닫 91 Ffrf. 삭히 파 

덤파 합局합예 대 하 서I: ?- 뻐바~ ，~에 ηi! .')1 있 r; 

F 

서
 니
 

’ / 



南{때 當局者들은 團合파 統-에 寄與할 훌훌模的인 

뺨置플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 

O 全體的으로 이 번 『立場」發表는 

우리뼈의 高位級會談 再開 f足求(4. 8) 에 대한 反멘.파 

아울러 北韓剛의 統一對話에 대한 基本立場을 뿔理한 것 

o 근 복 스 이으 
--• ê .M O. 

O 즉 우리 政府當局에 대 한 『對話의 相對方으로서 의 {름輔 

性」問體를 提起하는 윷言을 서 슴치 않음으로써 

당분간 南北對話의 進展에 관심이 없음을 示뺏하고 있 

고， 

’當面한 南北高{立級會談 再開問觀도 我빼이 受容키 어려 

운 前提條件(保安法澈I賣 I l凡民聯 許容， 램北人士 釋放，

UN問聽 保留 등)을 提示함으로써 不可慢問觀， 유엔問觀， 

T/S問體등에 관련 하여 讓步를 하지 않는 한 再開에 

n￥應‘하지 않겠다는 意思롤 表示하였음. 

O 그러나 會見者(安炳洙)의 格이 낮고， 對內用으로서의 意‘味

도 크며 우리剛이 다소의 첸~f훌했 1t롤 B￥訴했다고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對話훤否 宣言」이라기 보다는 당분간의 暫定的인 立場

表fiJj이라고 할 수 있음. 

O 그런데 한日成 新年짧에서 提示된 北빼의 統-基本쫓헛 

세가지름 再행調하고 있는 點은 

-76-

‘ 



昨年 聯해홈Ij統-方案에 대한 새로운 修lE쫓의 홈경호짧이 

나도는 가운데， 修正훌이 나오더 라도 農存聯핸制의 f룰格 

파 北韓의 III存統一對話뭘메홈에서 크게 벗어냐지 않윤 갓 

이라는 展뿔을 가능케 하고 있음. 

O 또한 우리剛의 환話와 ￥f一에 대 한 ·쭉헛판 훌릿훌~ft.rt _0_ 

로 꿰훌하여 罵뼈하고 있는 것은 

北韓홉홉홈IJ r쳐部가 直面하고 01 ~二
ML 問훌훌，권들을 R훌훌시 키 j 

對話不振의 賣任율 우리{뼈에 I훌隊하려논 術第으로 상析 

됩. 

O 北韓은 南北對話에 대한 그들의 立뿔율 다섯가지로 提示

하고 있는데 

그 表面的 意味롤 풀어보면 r對話 및 接홈 훨‘ u 장 7C 

化 推進」등으로 集約합 

O 結꿇的으로 北轉은 

急:뿔하는 對內싹 ij헛뿔化에 遭뺀하는 ß策調뻗~암 0~ l̂ 

수 이재으 ’ MM n. 

擔備하지 못한 狀況에서 일단 統- 및 얘~~t힘깜에 대한 

활定的인 立場을 뼈B~ 한 것 o 로 보이껴， 

對內 5홈般 }f좁파 UNnn땐듀 이 려 ;?- 환훌잔 안 _-1 ~. IJL時

期에서 南北韓 대힘係룰 짧 I짧시키단 섯니다단 유낀권 자 I tJ J 

으로의 一步後退롤 훌擇했다고 볼 수 있감. 

(UN問題에 대 한 따補IL‘노 l"F m ) 
O 즉 現時期에서 의 ~t韓의 南~t함끊에 대 하 \./~ ~앓 -F 

r휩 ~t當 J;;j'펌 힘품던‘훌 / J ~ r면(빼빼담!바이 빼 1\ Q샤 !a 싹 [ J 톨 

’ / ’ / 



삼읍)， 許容키 어 려 운 前提{앓件 提示 등 高{교級會談 再

開에도 소극적이고， 

다만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交流·協力은 推進할 수도 있 

다는 意向을 表示(스포츠， 經濟交論， ii. i음人 交流등윤 意、

훌훌한 듯하나， 政治的 分野의 協力 ·交流와 相應하계 推進

시킨다고 하는 附帶條件을 붙이고 있음)， 民間練 對話

및 政黨·團體들 사이의 交流 및 이들이 參加하는 民族

統一協商會議등 훨、口多元化 主張으로 要杓할 수 있는데 

아직도 時代錯誤的인 對南擾亂·顧훌戰術의 tF..元을 벗어나 

져 않고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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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의 薰命的 ↑호格을 固守하는 것은 黨과 薰命의 

運짧과 關聯되는 根本問題> (3.20 中放 짧說) 

內容 要듭 

( 

;黨의 l향/、’? 'Itf깐 띠’ . L. /상펜 LR i ‘t ;훨 91 (f L 매， /‘ ~ 1 \.J íll)" 0 
!、 11’J . 

/lI口‘ -4 關聯되는 줍대한 f심}댐 
-、

黨의 후.命的 ↑켄;格이 댄’‘'f 되지 ’훌안어l 원、 전~ (J’j 111 .ti l 
l、 \ - ， μ· ‘ ι 」‘

it;섣· 復活되 어 黨의 센 fF、 ·쇄熾 (J낀인 li解와 Iff 상 3- 사시 

오게 도r1l 

- 黨안에 異色分子·危險分 「틀-이 ”}이단서1 되 ;π 薰이 

龍絡物로 될 수 있음. 

黨의 ff務와 戰略戰術 關 !jt h iL 011 는 뽕 ft 까 () 1 _0_ 
ιJ .• ’ 

깐: ο1 η 
! κJ‘ 一

나 黨의 뿔:命 úl ↑'Ì f션에는 뿔 ft 가 있까 -; () I () 
11'‘ 1 ’ 

O 黨의 후:命的 ’rt格 떠守는 오 ii-lt! 선까?} !:f}RR-i감 대‘，-

- 꽃帝 륜 1J 1 붓한 쥬f國 t義휩-감 P-- 힌 ~) 1 lf'( 짜 깐- 톡l 까 ι)l，t! /, 1 

뺨主義관 Jî.解시키 시 위한 7‘ f[) n 1 r 한 삐 에 
-’

L 

‘‘, 
, -

-n
υ」
”j 

(", 1 
u 

으
 
n 

- 市·꽤主義者감 F- 빠쩍 t.: 義낀 다흉J "f 는 네시 작사 ~::싹， κ 

;rr1:햄의 fl~ 월따 }J 붉:?1 환刺돼셀 El * rl- 빵 n /.] -II~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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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J 

，음 (')1 셔J- /ι 기서 
1쪽 • ::'1 ‘1'- ~J 口 니 ‘J :1: r6 :fJ γ 어] 이 ~: 았 깐 ’ 1 _(_ 

/、 l Lt흥‘브i‘ 선 E} /〕:많와 

jι 합 F암 r.~ tJ ~~ 항d~품 떻 fL 

우리 黨 91 ;￥C Stì Ú~ ) .. 1- t-‘; (' 
1: 1 다 ~: Efl? ljr 하 는 c!! 사 증요한 깃은 薰

21 i듭 1흉‘펀‘한‘인 主빨.펀 f?、 Ei 6훌 h고 il γ;훌잔고 쐐‘원하 llì 환 Y용 

해 나가는 것임. 

æ :m 파뿔-으 /、 흐:.. ,:;-1 
，」‘ -~이 「후T 카~ 'r코 -->- 2 -, 하면 社합;A:: n 둡 속에 부르죠아 ，밴、뻗、이 

퍼 쳐 薰의 l강會F암썼따 훈짧이 弱 fL 되는 結果룹 7} 져올 수 

있으드로 !Ií →띤*덤 
1 口，ι、 .L 、

F호 íL 가 삭훌함. 

敎養事業과 건~ ífp- ft. 勞動F즙눴 ft 事業의 

2. 分析 · 評價

( 

‘薰의 파- ;습디 r '"뽀格을 펴守하는 ;끼 1 .9_ 
/、 l _ 黨과 章命의 

關짧되는 없;후땀3 題’ 題下의 3. 2OFf- 中放 論說은 

j휠命파 

지난 해 ~t뚫 혐動黨 中央쫓 發 f:J의 黨 理.論誌인 r근로 

자」 10 사 號어] 獨載 1틴→ 술」fF ii 記名 論文(‘朝蘇 勞動黨은 
。-, 

리 ’、 R 익 모든 牌￥IJ 의 *li ￥값者이며 뺨導者이다.’)의 2 째 

部分(‘우리 薰달 主體-렛의 lF5ar!긴 薰으보 더욱 5휠化 發展

시커야 딴다.’)의 內:쉰윤 Ij J 'L 、 o 보 한 쏟 11-: U 의 黨演 fL. 發

展 理論의 紹介블 동해 

f主R들에 대 한 政;다.펀뻔、敎育의 행 ft ‘낀 훌↑生파 함께 薰 fi 뜰에 

게 黨建파理論에 대한 돼究 탤션의 행化를 f얻求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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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쉰 JI-: [J 의 응”i ·K n 
a뻐 、 : 1 :뿔 Pl ;llt ‘암 仁- ~: ft t ,N f :~‘ r ‘ 1 :1' :f_ ~ I :써 f 1] : ~ 

하 까 ~Ë úJ f햄{땅 이 다. ai ;1 rg임 박’: ~) j 루 ’‘ :1 ‘’ ,a;- " L > I - t:τ I IlJ ‘ J 

그「 랬 it 發봤시서야 하다. 3 사단」’} 으l ’l’ 뿔 [.,J; -,-
’’ 헨， t:'‘ " 

갚이주고 ;薰따 J;Ú 웰-갚 행 it ò~ '-;j 이 사 L } f :- :{ t‘;1: η ~J 

O 北韓Pr 束필x 9 j f향 ￥- 칠- 팎 þ쳐 L 짧 tF fJ 에 EJ! (; l 다 [1 : 싹 L 함 

動으로 ~~難 δ} 민 사 ’~l ‘j E- 黨 gj ;;a ';약 fj l권 f t?l; 서 

있으며 

새로운 t fμR.、 t *」g、 Q~ i 느/t‘|:L / ’ 1、 -i 。-i→ i딴햄r ó~ '1 위해 H:.l긋 긴 ('l] ~): ~;~ dJ,.::,t'ì 
‘ 

‘田ι、 4*4g4‘ 했育플 揮 ft ú} .i~ 01 L-
ι)..\二

今짧 ψ 放論說 (3.20) 도 黨內 fif원뿜!! IEf: 쉰→ 91 {f {’1 꾀꼬 t,J 

다는 fffE 닫에 대한 !p( ([‘ ffl 야1 ’[; ，니、'L.、 fl 11 J’} 찌&fiL-Pl ;훌 l F -L j1!! ---‘ 'l.!.: [(ι .. 빼 

이1 대한 454 F? ?출 it 칸- f먼 ，~ ð} 시 꾀한 ';.1 ，~ r ,‘ 
’‘ - ',[ t’f R ! . 

。 그이나， 다른- 한편으보는 ，jt 합이 f、”석 ?• 3’- !d 「- ’ l “) ’ 
’ : ’ 1 

할 때 ê~ ￥:. ~YfJ ~ 1t '~ ，~: r 1. 1 이 에 
{ 1: :,}; (:;~ 

l 휩 ;’ j νl 뀐 ，내、 

!:ï:• 이지 
tlA 

oL혼L 。
1 깃으 fZ 서!뽑fEl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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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J1J;杰 ] 

金正日 論文 (W근로자~ 90.10號)中 關聯 內容 要릅 

G 黨을 핸化·發展시키는 데서 판꽃깐 것은 主體받의 黨으로너 

의 -후命꾀 ↑生 f픔을 딛3 간:하는 깃으로， 이는 黨의 存亡과 경홈 

命의 運命이1 關聯된 증대한 f펌題임. 

O 帝國主義者뜰이 1뀐會主義 社會의 ?Egi흡 BJ 力量인 黨을 變質시 

키는데 화살으 도리고 이느 。는 훌의 
己 E λ!，'- J- 2 ’ 휠命的 性험을 固

守하기 위 한 팩爭을 더 :- 꿇化하여야 함. 

0 章命의 環境파 條件이 변하여도 指導‘펀뻗、의 웰:;EO긴 原、 HIJ 은 

固守되어야 하며. 마으1 
'-- "二 그와 

끌어 들이 띤 薰은 껑.lI主義의 

f『탤되는 

길로 꽁러 

異色的

떨어짐. 

田 *딩‘홉R: -:I;:. e 
， ι、 'L.、 i후11 /JIL 도i 

C 黨의 章命따 ‘뱉 f씀을 固守하기 위해서는 黨의 社會階랬的 基

E훈플 5출 ft 하여 야 하며 幹部隊 91 J 에 異色分子·危險分子·들이 끼 

어 드는 것윤 철저히 활或하여야 함. 

G 우리 黨안에도 한때 反黨的 思想、要素들이 統-플 ttJ害하였으 

나， 關爭을 통해 宗派 ‘펀物뜯과 닷黨 {lt iE 主義 分子뜰을 

철저히 濤算하여 黨의 統一을 確固히 實現하였음. 

O 幹部들과 黨텅뜰 속에 서 唯一펀뻔、 敎養플 彈化하여 主體의 

옮-命觀·首領觀을 철저히 세우며， 薰의 *f一햄l 結을 (Jl害하는 

조그마힌 現象파도 ~I=갚 t~ 的으로 파휘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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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i휠^~會讓 第9행j 第2次쩔j錢 

1. 뺨 況

가. 會議 擔要

O 開 f뿔 H 時 및 場所 : 9l. 4. 11""'13. 1'- t흙 l파 파，홉 u훌 ~~ ，뭘: 

O 參席 代議員 : 682 名 中 딴 u 成， 깐 JE U 등 656 t 항 씨l 

O 開會蘇 : 楊亨燮(最홈 AN會議 ‘護 ff)

O 議 案

- 1990年 國家據算 執行의 k차算과 1991 ~f 뼈‘감 f없算어 1 H 

하여 (報함 : 財政部長 尹某띠) 

- 最高 人 t치행讀 休뻗期問 if; I:‘jj !\ [(#~홉 함 Iijt션잖에 ).1 짧 i홉 t ;~ 

定한 法듭-윤 承 iE 함에 대 하여 

나. 홈홉 結果

o 90if. J흥 싸算파 ~1 샤 I훌 ffl:짜 01 ql 'L “Jk떤 j | 4?5l?ln-It1 , 

權力構造 e!i編이 나 득낀 딴 Ú1 싸 h rtïJ 
}” - 」
1['1 、'---

,'>, (', 

t1)' \ I 

O 훌훌存의 民훌， 家族빼係 法令들을 앓理， 民法파 家族法융 최초 

로· 法典化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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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黨序것IJ 變動 動向

가. 動向 懶要

O 主따[멜 參鼎-者 黨 J-f 1j lj 

!추: 91J I 姓 名 I주 1j lj Ý1 名

숨 U 成 11 姜成山 (成北道黨委

| 責任秘書)

2 金正日 12 徐允錫 (平南道黨委

責任빼，書) 

3 몫振宇 (A民武力部長) : 13 玄武光 (黨檢閔委員長)

4 「 꽃끓도폐똑굶[←-j ]J기 崔泰福 (黨秘書)
도才 朴成哲(몹|끊꿇i --j---1급-T끓* (몹IJ짧끓-짧 

國家計훌l委員長) 

6 延亨默(總、理) 16 洪成南 (룸IJ 짧、理) 
- • (늬← -「 十

7 쏟永南(룹IJ總理 薰 17 싼鐵萬 (A民軍 t將)

外交部長) ! 

8 桂應泰(黨빼‘書) 18 金福띔 (副總理 훌 

훌쪼L業委員長) 

a T 全炳浩(黨빼書) 19 康希源 ( 副總理)

10- 7 뭘光(A民軍 參짧總長) ~ 
+-••-• 

20 셋時學 (副總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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υ 薰 Jt; ~IJ 활動 內짝 

• 
t 

A u 
’ 名 댐한힘 써’{f ν

 
c uh 

‘ n 

f조應‘泰 (薰뼈l書) 

全炳펴 (黨빼‘書) 

崔핫林 (꼽Ij總‘맺 훌훌 k업家 

~ 23 8 , ~O 

l2 23 ;、 ~;20 / 
‘--' 

18 23 ‘~ 1;) 20 ‘ 
‘--' 

Jf- 훌IJ 쫓쉽長) 

崔 Jt ( 人民軍 總、參課長)

金鐵萬 (人民軍 上將)

8 23:~ 10/20 \/ 

17/23 < 17;20 t ‘/’ 

O 不參者 : 韓成龍 ( 黨빼，홉 ) , ji 누 앓 ( ，삐 램j 쑤 tn 빠 - 풍 H l-ζ • Itl 

i힘人民會議 外交;委뭘長) , 趙·뻐r雄 (薰 jtif; 局 f候빼i ~c li ) 

나. 分析·評價

O 今畵 黨序 91 J 變動에서 나이난 사랬 F-

- 公安(桂應泰) , 軍需흉業( 수~져‘ :5) ， 원‘빡 ~M f하 人物 ( H; 핫셔， 

洪成南 ) 들 의 浮上 」’} 재 훌、f 따 인 3I; 깨r GU 人 物 ( 꺼{ ‘t , jr 펌 

萬)들의 It: ~IJ 下落으모 tt fJ 덤. 

o ~t韓 i따權 휩IJ찮 45 핀 i니 ;j: 웰‘ ;|1 )、합 (~JU ， S!. 서)와 끓(j IJ .7 tt ‘1;) 

블- 慶 tRJf뺨 (90. 10. 10) ι 쌍 능~ ()꾀 IJ] ’ r' 이 I1 '1 챔사 ι 상 

( 健!황~)~ 뺀 f핀 i t .f~_ Ir1j 없rr 뛰 ) 까 ffl; ~ll. ~] C:! 덴 ;! 이 Lr 1~II"j]'~ 

點- 븐 ’훌빼.확 韓 15.龍-4 f( f í'ì J.,) fI}~써i t.' í 1 Î Î! W'li 이 / μ，1 (' 
1 ‘ ~~ i J 

歸 ffJ. 龍?- 써. 
9 
• 

-
빼 f( ìí'; 111) 'I'i~ 빼i Z、，: 11 . κ ‘륙 ’ ~ j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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薰 L따 i다局종떠 ( 黨 It: ~IJ 10 ' 23) 으i 척-f섬되 는 둥 ff￡ ;i- 계 속 

{F上하고 。 1 느 
κ.I.L. 八物이 E1 는 벚'li 011 J, 1 f￥*홉적 인 動向 j쉴跳이 

要求됨. 

3. ’ 90年度 決算 및 91 年度 據算

가. 90年度 決算 內譯 및 特徵

(1 ) 決算 內譯

區 分 金 챈 構成比(% ) 前年度 增加率(% ) 
----------------------- • -• I 

歲 入 356 억 9 ，041 만원 6.2 

( 166 억 7 ，776만불 ) 
•----• →-→←一

355 억 1 ， 348만원 

( 165 억 9 ，508만불 ) 
t--'------ •--------------• • •• ••-------.------- • 

人民핀팩費 * 239 억 9 ， 145만원 * 67.6 6.6 

歲 낸j 100 6.4 

(112 억 1 ， 096 만불) 

짧콸化費-후 66 억 8 ，733 만원 
出 ( 31 억 2 ，492 만불) 

* 18.8 6.0 

‘••---- -- -_. ------~→← ------- -----•••• ._--• ←-←←듀 • • 

內 軍 事 費 * 42 억 6 .1 62 만원 12.0 * 6.4 

훌 I 만9억 9，면만붙[ 
↓管 理 費 * 5 억 7 ，308만원 * 1.6 * 1.9 

2 억 6 ，779 만불) 

課) * 表，r 뉴- 分{fî-섣 數f直임. 

~t韓 원貨의 對美換率은 }，해 : 2 .1 4 원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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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핏算內擇의 *￥《뤘 

0 지 난 해 의 財 1& 違用 븐 tU Fi( ￥h 11 힘 Ij 黨 'I J 까 ; (i 페 17 

ìk ~M 햄폐(’90. 1) 에 서 많 1) 、 되 i‘ i 꺼 셋 'Lr띤 !}|j A’ rj석센 · 폐 f ‘J 

關爭』애 Îf 圖한 *쪼濟建 i찮 推 i흉에 꺼및t븐 1τ 。， ο 
f ιA rl-' 

C ’ 90 年 I흉 歲入增加率은 태~{rlt 6.2%( ’8
”

;i 5.3%) , 삶:1\ 1석 

1JO率은 6.4% (’ 89年 5.4 %)호 했바 ·λ 공히 ,jíj :, 1풋 \1 1_ 나 

늪은 增加횡찰 나타내었유. 

O 財政收支는 f꿰깎;파 마찬가지로 띤 /i: 향쐐삼 ~no} 였 o 나， 

몇字規模는 前年度의 2憶 2 ，516萬원에 비해 1 憶 7 ， 693 흘원 

으로 大福 滅少되었음 

※ 이와같은 特果는 ~t韓이 1f- ，쫓냐 l 훌f 內外 휩‘힘뱃 ft 의 ?핀 ft 

에 따라 內資動員 極大化륜 동한 많;숱 ftti原 꽤;] i훌에 圖

-L、하였음블 나타내는 것인. 

O 歲出 項日딩IJ 內譯을 갚띤， 人 I갔띤‘혐쩔 iHP유 tJII 쑤이 f뽀펴 

H 에 비 해 가 장 높 으 며 _-2 증 011 사 노 I추 ô] Jil-; ~.i￥ 파 }잊 fi 

t혐 DO t-; (7.2% ) 은 A[( 원 ‘햄 f￥ t유 tJ [J ‘r(6.6%) 븐 1-.펜하 )1_ () 1 ()_ 
ι，1， tl 

※ 이는 住 1\1퍼寶’Ij핀 水準 rtJ] 1 ，_센다仁 推팬 ql 인 깐*，캉풍 

많設에 ?t tJ 하였유-간 나타내는 /101 
/、 n. 

t 

o l業部門~Ij }및;~ 1:H 간r 7쿄꺼 I →業， f‘(따 1.활 111 
-r, •f 뺑 l 뿔; {1IJ 

門 애 f흩 光 길- 둡 으 jL 써 ,jíj 11- 1t H.1 % 의 t유 tJ!! ~、 간 나 l} 내 있 

。

n' 

징· 이 쓴 最핀 ~t 훌훌원{햄 91 J~ ’.8: ~뻐해 ’~~ !‘J 이 ~'1-)' 있 γ 에 니 

시 l김 !!;( 흉 μ t석 1휴 ε1 {맞 값 
• 

-
ν
 
r 
‘ 

” ” ι
n
 꾀
 

/ 

」

’ ‘ • ‘ 
1 
1 
1 
1 
1 

1 ” -
‘ 
ι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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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歲 ffj 網‘햄 It 1 軍펄쁨의 構Bt lt 는 셔;i 年度와 [페 -한 12% ;f\.!흩 

윤 維持하였으나， 前 jf對比 t혐낀n率은 6.4%로서 ’89年度의 

3.7% 보다 높게 나타났음. 

※ ~t韓의 實質軍事費는 통상 /、 EEit “젤費 등 他f훌算 Jf{ 目 에 

R효힐 編成·執行되고 있어 ’90年度에도 歲出평‘趙의 30% 

;水準 (49.8 f플해) 은 雄持되 었던 것 으로 보임. 

o 社會文化施策費는 敎育·保健·體育部門에 대한 ￡出보다는 

『간백산 미영 c 배 E 산 -帶의 章命戰跳t엔·史績地 造成2. -d J τr :.:;, 

에 重點이 두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社會文it施策費는 t曾낀n率이 6% 이나 그중 敎育事業費와 

保健 事業費는 각각 4.8 %, 5.2 %에 불과하여 보다 nLi5l L O 

據算이 金父子 偶f홍 ft와 관련한 政治敎養事業에 支出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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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1 年度 標算案 內譯 및 特徵

(, 1 ) 漂算案 內듭훌 

區 分 숙
 ψ 
~ $홉 해 fAU t( % ì ~jíJ {r r'l 백 ’J!1 ~f-" ( % ) 

숨농 入 371 억 2 ，060 만원 

( 173 억 4 ，608만불 ) 

371 억 2 ，060 만원 

( 173 억 4 ，608만불 ) 

n u ---‘ 
l 

歲 出 이
 

’ ’ --‘ 1.S 

-•--•••-••••-•-•-•••- -• 

/^民經濟費 * 250 억 9 ，506만원 

(1 17 억 2 ，666 만불) 

支 한뚫趙 * 69 억 5 ，482 만원 
出 ( 32 억 4 ，992 만풀) 

* 67.6 4.6 

*18.7 4.0 

內 i 軍 事 費 * 45 억 6 ，583만원 

짧 • ( 21 싼편57~-붙) | 

1 管 理 費 * 5 억 489 만원 

12_3 * 1.1 

t--

* 1.4 *-11.9 

( 2 억 3 ，593 딴불) 

誌) * 表示는 分析된 數f떤임. 

北韓 원 貨 의 흉LXd헛 ~; 은 1 IJtJ : 2. 1 "t 위 :뼈 샤 j 

(2) 陳算內譯의 *￥ f췄 

。 ’91 作度의 財政運벼 }j [tJ] -f>: rîíJ;1 J또 와 I ~ 1 까 사 시 김 한#‘쐐- 얄 

部門에 i휠 點 결- ]I:- -lI C% rf- 삐 li t ?l 칸 I~J: (,’J f'J ItJ 끼 ’I ’ ’| 체 Î) 

JE'힘，- it 하는네 T ",_ ", 1 끼 1 η-r- J '.λ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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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今年度 줬出폈算 t뺨씨F환븐 데j~度 (6.8 % )보다 縮小된 4.5% 

3ìk7뻐年감뿔IJ 期!려中 최대의 뤘縮據算으로 編成되었음. 

C 歲 lf; I판덤딩iL~ 보면， 八 I~ ;f또댐費. 社會文化施뚫費 동 餘 f센 

項팀의 소出 增加率은 4% 水뱉으로 지난 해의 6% 水準

보다 全般的으로 낮 )11 策定되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事費는 八 i것迎 i‘齊費社會文 ft施策費 

등 他支出項딩의 增 ryO 率 (4 %) 水準보다 훨씬 높은 7.1 % 

增벼率을 나타내고 인음. 

※ ’90年度 實質軍事費여1 今年度 據算上 軍事費 增加率을 

適用할 경우 ’91 年度 t협t質軍事費 規模는 114.1憶원 (53.3憶

佛)에 이르게 될 것으로 推定할 수 있음. 

C 그밖에 管理費가 前年보다 11.9% 減少된 것이 特徵임. 

※ 北韓이 금년들어 일부 海外公館의 閒銷 또는 원;옴運營도 

國家管理費 節約의 一還으로 보임. 

다. 評 價

O 北韓은 ’89年 平祝 開健以後 惡化된 財政事情을 回復시키 

기 위해 ’90~度에는 歲入基準으로 前年比 6.2% 增加된 

廳臨據算을 編成， 內資 動員의 極太化를 試圖하였음. 

o ’ 90年度 決算內좀은 歲入 356f意 9 ，041 萬원 ( 166.8憶해) , 

歲出 355憶 1 ，348萬원 (166憶蘭)으로 例年과 같이 ，댈:字基짧l 

를 維持하였으나 그 福은 대폭 減少되었음. 

O 北韓은 지 난 해 *Fj齊建 ia 實績-윤 ↑衣例的인 水準에 서 發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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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바í {r- f홉와 lJ~ 싼，}ι1 _T./_ ’ 1:.1쫓 =:i월까 

지 못한으로써 

'1 ~隆하고 。 I 。

Mn 

*앉- 냐 I f > Ri !jl/! 녁 1 TI'짝‘낀뱀이 

fl δ| ?l r; ο} 

‘ ’It 1 1 (、 l α 끼 ”‘ ,'./1' J ’ "、 1: 

O ’ 91 年度 據算規模는 37lf월 ~.060 파 윈 (1 ì3.5 f.한 l깨) .0 .. '/. 끼ii! 

f훌算 t홈加率이 歲入基-準으로 지나해의 6.2%)I’ 다 l、꽤 쩌h ’ j 、 

된 4% 에 그쳐 緊縮廣算 基펴헤로 뺑뺏-인 낀이 닫깜인. 

O 한편 ’91 年度 軍事費 t협 t][J率 이 않 fii F훌算 t뷰 D!I 께~ ( 4.5 % ) 빙-

다 훨씬 높은 7.1 %으로 나타나고 었는 갯 Pr Fiijfi f흩 水

準의 軍事費를 維持하펴 하는 l ~l 原、 I저이 있는 섯 R호 업l 뽑r 

되 
p. 

4. If'民法』 및 『家族法』 制定

가. 動向 擔要

O 월高A民會議 議長 楊亨燮 讀案 報얀 (4. 12) 

Fi갔法」과 r家族法」에 대 한 jJ;4T l￡짜l‘ }￡起

* 代議쉰 수쉰 贊 fì 으띄- Nd렇 

O 해폼- 內찬(랐답) 

- K法파 家 ðx~i은 이 미 *ll;L -i판빠해 오 딘 1 (~J't iL 뿜Ij!표 와 

家族法 i#111흉 둡 판t 햄 主義 發뾰 의 J~ 1얄 (n 았 .}( 어 l~: )11 

完成， 잖典化한 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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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分析·評價

G ~t 후찮은 -, .T뇨。 L 
-→~ 0 t~ R:~압 당l 당:UX 關 ff 에 대 한 單一江 體系룹 

갓추지 핏한 채， 흉￥案딩Ij로 많1) 定된 關{까삼規와 黨 i따策 .JJ 針 

등에 의해 이를 規定하여 오)..으 
.M n' 

c 이번에 提起된 民法파 家族i.t 은 지난 半世紀 동안의 社會

發展으로 法과 實生活 사이의 3ft.離가 커짐에 따라 이를 

11t正·補完하고， 散在되어 있는 關 1'* 規定을 採合·整理하여 

法體系달 整備할 必、要性에 의해 뿐1) 定된 것으로 보인다. 

O 內깜面어↑서는 蘇聯法의 體聲으로 傳統的 家族關係의 反映이 

未治했던 過去의 家族法 關係 規定이 一部 11t正·補完되었 

을 것으로 分析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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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훌m 太樂fii변 웹뽑系 

1. 權 況

O 平壞m -~i웹 手段은 다 콘 나 아 의 c시 1 - ffl; rn- 와 u} 깐 ,} 시 tC ( 1 

내버스， 택시， 地下鐵이 。1 τ7 
/、‘ -‘•- , lτ 

_.1.• Æ1합主義빼'~갈에시 휴- õ 1 

료!. 까::. 01.'--
결긍 I λA τ: 트 롤라 버 스 (trolley bus) 마는 환￥ fJI.~휠훤 tft 가 ;판 1 r sj 

「 이。 ...L!.. Mp, 

O 이들중 大짧交遭의 主잖뿜1J 을 하고 있는 갯은 無fJt.~따電* _~'_.1、 l

市內 主要 幹線道路뜰 1훤行하고 있으며， 시내비스사 빼i ßJ) r 

段으로 主뿔華-街와 外風地域 ‘ 및 인-카 m-' 해;i} j뻗힘;변 ft-C 

하고 있음. 

O 地下鐵은 1973. 9 開通되이 힌새 'F- t훌 rh 협 ~t 피 *Vli나 j멘 

結·運行되고 있으나， 路線이 단조판 i~ 대똥 상 동- 꽉인 옛 7ιt훌 

地域파는 連삼이 되이있지 않아 太쌓삿 j따의 補 n기《tillI간-단 1폴 

行하고 있는 것으파 묘인. 

G 또한 北韓이 1990 년낀-너 /、} 삭깐 ft뚫 rh ft ’ L 5 ，'힘ltH-4?:; iFlit 

事業이 져o I 一 fκ lF- :i ’l E- 아| rrr 이 frtt:3; 이 ’Ii: 에? _1二 ‘“ ~ 11 , 

해 이」 동-일꺼파와 강 ‘.1 ’1 ιl :: ι1 L t 는 λ 1향 사i jLO F ta ij-λA.'C 

平讓， i퍼 'f ‘， t훌， * ;l ‘ t뚫 n 
I{’ | ; } l - r;히 ~~ ìlÐ 빼 n 1 • fI ; J x - 、 ’rl 낀 ìl 

위해 현재 뺑u휠훤 밴 l fFi: :암 f r 11 J 쉐 ;, 1 。
"-'‘ rr' 

( 

/ 
、 최 jj JJj ~t者듬의 예

 
” 간

 써 

샤
이
 --

-’ 

-
」
J
!

,‘ 
，[‘， t훌 간 :H 11 fh ~.~에 

! • 

J 

} 
--

-’ 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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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하며， 無軟j휠띤車가 lfj 退勳 uo￥이l 만 수로 遠行되 」L: 平싸에 

는 a行미數가 상당히 ihlj P.R되고 ?l 음. 또한 버스보다는 화 

많은 사란등-이 이용하는 깃으로 보아 全般따으토 ft 

R플의 交通 f뱃宜가 ~t웰 휠-局의 主 r갚 關，L，、對象이 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無휩L道電車 (Trolley Bus) 

O 無휩L道電車는 軟편없、이 ;면路로 달리는 電車로사 使用電座은 

600 士 50V 인. 

C 無軟道電車는 1962. t 30 平壞짧-工業農業展훨館 區問이 

최초로 開通된 이레 平t앓 )~쌓交通의 基本手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個 路線이 J펄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l 11 <?J 으-I -'- λ).. -tJ 

: 無휩l道電車의 長點은 소음이 적고 배기가스가 없어 公害請發

이 적으며 휩l道가 없으T만로 通過能力이 크다고 할 수 있으 

나， 버스에 비해 機動性이 낮고 電力{혈삽線이 E1 置된 基本

幹編、만 運行 可能한 것이 短點임. 

쪽빼道훌車 끓] 

1. 춰양역--연뭇동 2. 평양역-서평양역 

3. 평양화력딴천소-서평양역 4. 황금별-송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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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양지1 일백화점-문수꺼리 6. 섬 양 서} 。 1 t ’” 화 1.1 ‘ ~ l .l< f 11 Å.} -~ç- ,'- α! 

7. 문수꺼리-낙랑구역 b. ι’_ ,'l 봉 -• 광 캘- 꺼 닌 1 

9. 연보도--평셔 ι、 o 。 1 (). -!! ‘~) 다} 농- fJ σi 
l '. l. ~ U -11 0 (: 

3. 市內버스 

O 平讓에서는 無휩L道電車가 太씻갖패으Jr t,: r J1 ηl 뛰에 따 d 

O 

시내버스는 補助的인 手앉으 jζ ‘꾀 nj ~I ~-~ 있 5. 

往來가 많은 市內 中 ，c.、部에 는 無뼈l~효電 l fí- 와 J、 l 네 씨 -ι 까 111 T 

운영되고 있으며， 無웹L파훤車 돼淑이 이L
I[)‘ .L 시가지 ^ 해￥￥ 

끝난 地域에서의 j훌흉~l훌送， 

輸送에는 시내버스가 ￥IJ 用되 i 

平~t뚫 -4 

。 12_
κl‘ T 1 

。 l fl rh' m~t밴 f것 i ’} 의 

O 지 금까지 안여 진 바에 의 하센 2f t훌 01] 는- .10 뻐의 시 내 t}! lt 챔 

3. 

5. 

7. 

9. 

11. 

線이 이으 
λA. n 

대성상-미띤 

대성산-광복꺼파 

조선예술영화환영소-사표 

팔잔_ n} 경대 , -: \._-

조줍우의덤-산임동 

l녕 양 화 녁 딴 f! ←↑τ - 정 !!H 능-

” ..... 

4. 

H. 

1 (). 

- 9:; 

rH 사 ) ~- ~、r ~.1 능 
(J 11 \: 

이 ll!- k- •• 사 안 \: -'、 -

j !l _.'- :;.1 _. ~ 
" J 一 • ' ‘ .. : 1: ’ ; 

,.' ,. I lH K- jlr 

‘녕 잉t 치 I () 1 1'1’ 회 A| - I F K- /‘1 ',. ’ ’ 1 J 1 11 '!, 0 () () 

,:1 ,', 1 , I !ll rl t L (, () 



13. 평양역-해운동 14. 대동괴-송신 

15. 평양종합방직공장-사동 16. 평 양종합빙 직공장-노사가 공장 

17. 송신 - 미 립 18. 송선-장천리 

19. 사동- 장천리 20. 사동-미림 

21. 상당농-형산리 22. 팔골-원로리 

23. 닫곧-대평동 24. 와산동-동북리 

25. 와산동-순안리 26. 와산농-신미리 

27. 와산동-간리 28. 대성산-삼석 

29. 대성산-강동 30. 대성산-봉화리 

31. 정백-원암동 32. 정백-벽지도리 

33. 정백-강남 34. 평양종합방직공장-대현동 

35. 평양종합방직공장-역포 36. 대동강역 -중화 

37. 송신-입석 38. 송신-상원 

39. 송신-덕동 40. 송신-이 현리 

4. 地下鐵

O 平壞의 地下鐵은 1973. 9. 5 開通된 이래 현재 平壞의 南

과 北을 連結하는 천리마線， 東과 西뜰 ;훌쁨-하는 혁신線 

및 천리마綠、과 만경대를 連結하는 혁신線 빛 천리마線과 만 

‘ 
경대를 運結하는 만경대線(봉화-부홍간 開通) 동 총 34km , 

3 개 路線이 運行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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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平邊의 地下鐵은 地下 1 00 ---- 150m 에 {:r置하고 있븐 ll 。 rC 

보아 軍事的 g 的에 상당한 比重윤 문 젓으료 보이 n1. 대 

동강 건너 東平훌地t릿과 i훌합이 되 지 

手段으로서의 역할븐 한정되아 

地下훌 路훌훌 

1. 천 리 마線 (’73. 9 完I， 12km) 

01 。
ιJ.. -rJ-. 

봉화-승리-통일-개선-전우-붉은별 

2. 혁 신線 (’73. 9 完工， 20km) 

않응-으로써 

광복-건국-황금벌-전섣-혁선-전숭-삼흉-광명-낙원 

3. 만경 대 線 (’87. 9 完工， 2km) 

봉화-영광-부흥 

5. 훨L道電車 I事

)~ '!K 갖;피 

O 平壞에는 H 帝時代부터 펀떤가 j판 lf 꾀았 o 나{~ '-t ft'P. l월 

復舊時에 모두 4散숫되였유. 

O 그러나 1990년 平樓에 다시 f.fl i웰電딴 L펄가 시작되이 후~ 1 

段階 區間 L事를 ’91. 4. 15 까지 싼공걷Î Ô 뺀모 fffj율 ql 에 

이으 
M ‘P. 

O 平壞 뼈道電車ft I훌는 

- 第 1 段않 는 만 경 대 성 산 - 사 동- jl 여 ql. C，、 區 rn' _0_ 갚 ’9 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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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上블 디 標로 하고 있으며 

- 第 2段階는 문수-동일거리 -東平壞火力發電所， 모싼봉좁年公[월 

- 만경 대 성 산의 2個 路線을 ’92. 4. 15 까지 않設하고 

- 第3段階는 이 軟道電車 路線을 輪還線으로 잇는 上事달 

計훌IJ 하고 있음. 

0 이 計劃을 살펴 보면 많存의 無動L道電車 路線파 상당부분 일 

치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부분의 區間은 無휩L道電車 路線

에 웹L道를 設置하는 工事인 것으로 推定되나， 平壞市 住毛
‘, 

5萬世帶 建設地域인 통일거리와 광복거리는 無휩L道電車 路線

이 通;뭘하지 않고 있어 電力供給線과 휩L道設置 퉁 완전한 

휩L道電車 建設工事가 홈求됨. 

O 이미 無軟道電車 路線이 設置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軟道電車 工事를 推進하는 것은 

- 많存의 無軟道電車線을 햄L道電車線으로 轉換하여 工事를 할 

경우， 工事經費와 그[期의 短縮이 가능해짐에 따라 짧은 

期間內에 可視的 成果를 內外에 詩示할 수 있는 점이 考

慮、되었을 것이며 

- 빼L道電車에 客車를 連結함으로써 無뼈L道電車보다 輸送能力 을 

增大시걸 수 있으며， 輪還線工事를 풍하여 했外鐵造와의 

連홉훌훌훌送을 가능케 하고 

- 地下鐵로 平壞 全t也域의 輪j뿔網을 構成할 경 우 所要되 는 

막대한 經費블 現 財政狀態모는 調達하기 어럽기 때문인 

것으로 註慣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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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91. 3 月 末 現在 」그事 進~~:V~ 況 ?r 

- 第 1段階 工事인 만경대 성산-송선 사이의 50여 21 (20km) 

區間이 總I事量의 74% 가 進行되었 J~ ， 칩 시챔짧 L판에사 

콘크리트판 침목깔기가 完l되었으며. 

- 성산에서 시작된 레일作業이 쉰 ;는l될 f훌Æ 이 고fA i훨훤 

車 奉引變電所 建集l事가 거의 完工짝階에 었다고 빼파하 

고 있음.(中放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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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B JJX: 79回 生 n 行事

〈行事動向〉

O 北韓은 4 꺼 15 디갚 “ I표族꿇人의 t 訓”보 指定， 매넌 3rUfκ 

生日을 祝웠하는 行뿔블 대대적으로 별리고 있는 비， 올해 

에도 79回 ’E 日을 맞아 多樣한 행사룹 開 f홉하였유. 

- 對內行事 : 60個國 100餘個 藝術團體가 參加한 第 9 {太 F4 

뎌의 펀- 親善藝쩌다祝##파블 위시해 少年團 全國H%ff團體太會

등 藝術·體합·운전」첼分野 14個 行事逃行

- 對外行事 : 활中大使館 동 5~펜 在外公함에 서 文化의 밤， 哀

會， 映畵鍵賞會가 開 f뀔되었고 ~/: [rïJ 멈댐家의 수십 711 親 ~t 댄l 

體릅 흰지월， 主體息想、討論會， 펀ln;: 太會， 紀;양t 集會 등 f휩 f꿇 

O 또한 慶祝零圍氣콸 高 i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勳·찮뀐- 짜與 

가 있였고 수住[~뜰에게 

여으 
M ‘D. 

〈分析·評價〉

되米·고서 동 r '*_ 디 特食」음 f!샌십하 

O 北韓은 {t o 成 ，t 日파 關聯， 1962 1f. 50[피 ↑ U 븐 가하여 

最初로 樞時公 f* 티 로 定하고 4、規模로 각종 祝웠行바꽉 進行

하여 오다가 1974 年 62回 ’ L L3부터 i'JEU 1"쉰 I J ~에 의 1.1 

그으1 'F. U 윤 “I\:族最大으1 :g節 깃- m~E( ’ 74. 1 r! l 맛 I\E: 및 政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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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號)한 A’타J U ￥。n 公{木 U s- 짧;Ec}(jj 2. 

-、 금번 金日成 79回 生日行事는 例年과 ’ 1 (이 1( , \1 () ‘ I 

’ | --’ 
z ·‘ ’ ’ ’ -

-

(갔()나 什뿔 l석갑'1 1 , t [] ~~ 1 仁- ι~ (') 
{: \ 

*" Ll fR ’Lu 行팔 임어ì :L {?f뱉 1 r ~J~ /피 셔 걷 01 _니 
’‘ 

퉁이1 있이 안 lJ J}J,.l’} [:iJ •- 사 ZJ ’ jF lI , : pl tf헛 l ’ 4 시가 ’ 
11_ “ 

。사1‘ 2 

f91J쑤고} 닫녁 I흙 9期 2 끼; ir; l)‘:μ\ [( 션 ‘파 (',r 왔 rl~l 사 IIL |t n• 

‘ 

德‘훌훌(매년 힘1 總聯의 {t Ll f.찮 '1:. ;] f i- 'J'~ j:섣·):: l ‘ ii~ 이jl 얀 {iY 

시 켜 ~E 口 行事에 參 !품 시 겼 으 rtl 

뿔t~t韓 !Í~암 )~i핏 했 .t f홉 맨’t r，~ ff ‘J'~ 와 떻! !~ -It ~:? ‘ 、 f‘t f Î'; 
j ” “ ” f ! 

祝貨行事에는 農 f列따으도 에 f삐 꽃 .lfZ ’、!-간이 ?l 끼 있’rtd 

o~ol-rl ‘一)
Lδ 시、 '-í'L- 事實임. 

O 전 반 적 으 i 할 때 갚 년 s=_ "f: !: fli. 7':1 [11] ’1=_ I i f 1 ’J~ 仁- ’ L[l~ 1'i 

와 함께 “함領에 의해 。 l 석-Fl 루 lfI; 많業이 ~f. J!- :: 이!I 
‘j :·b l 

/ 
l 
-

더욱 흙륭히 딴전되고 (갔다”는 6;1j t; !* 1l~)， 1 ~I (JI 
o ’ '1:" : iκ 

口 찬양 l혔說에서 냐다만 끼 시 L’! ~; d 
" 

“ 씨 I.~ ~ ‘’ "’ 사 l ’ 

각시키는 찢機가 되였다피 nLitY 빈 

-101-



〈對內動向〉

O 行펄動 iú] 

• 

*
n
貝

行

-
臺

-
젠
밍4
 

二m
께
 

-’ 
r 

J 

斗‘ {j-LJ 時빛場 pJj-

4. 2 

體育-훌훌技)(會 딴口成 

l'!.t!: H.+H 
5iR. 1 J. ι짖i 

I셔 

츄맥- fi j 넙: r-, "*댔 내if식 ?소핏b 휩， 

ifi 少 ?!: · 펜 ’ L. 폐 fπ kl ’ nμ 。 1 !!L 
지: {!l j i .. j t': l一

「뭔 땀 iRi 說 : ?l 유 순 ( 패 '~:~ 뿜 합 갚 ii 

會쫓따長) 

* 1969. 4 싼 urtt Ii: !] 으 
ι r즈 

T.C 念하여 홈:1 設된 ~t韓
F케 

Jti 

太 t상 f전으l ￥강잠융뺏:휩;大합 

第 9 ìX 4 . 7 "-' 18 1. 활동팎 • 쿠바 등 60個國 100餘

r 4 J::J 의 뉘- 패 平 행 

i뿜뿔흉術@兄44괴 14 ↑썩 t센 }j 

市 · 違 에 서 

進行

萬景臺賞 4. 7 

랩!뽕마라톤P 太會 平 t짧 

t ,1 
Ã n폐 첼1;jij團體 

(北韓 : 萬좋출첼術 I벌]， 平壞藝f뼈 

탬]， 피 바다 歌劇땐] 등 311해) 

* 1982j~ 金 LJ 成 70[꾀 生 口

以後 매년 開 f뀔되는 l뀔1 P헐 

따 규모의 藝術行事

• 蘇H암， r IJ [떳， 北韓， 311폐랩 參 JJ [J

• 11} 바본 코스 : 개선문-비파거리 

영웅거리-상화거리-첸리마 

거타 만경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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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핑術ft: ci~ 

밀
 

‘ I j 다및 t易所 

4. 10 

‘ 한1熱美術 폈 ï J ~會

f행物館 

內 {i-

業짧îü합해 fraa • 金日成偶{훌化 ;깅 

뱉 I J ~ 

0H微 (1많修院 핍IJ쐐맺)， 솥 1풋懷(文 

f~藝術GC 싼U페長) 둥 參席

• 좁짧끌 비붓한 800여점의 i홉物 청지기 가마터 4. 10 , 

唯物展示會 l 朝雖歷史

博物館

國際記者 4. 10 • 開講演說 : 金基龍(公報委員會 委

講習會 4'-~뚫國 F얻 

1 U央畵會館

『朝·中親善電子計 4. 13 

월長) 

I • 李자방(科學技術委員會 委員長)，

1 정 의(활北 中國大使) 參席

4. 15 • 朴成哲(몹Ij主席)， 崔泰福(黨秘書)

5.1 鏡技場 ! 뭉 黨·政 高位幹部， 少年團 代

? 表， 萬景臺 章命學圍 學't 둥 

算機技術일꾼養成 金策I:業

센터』開幕 1 蘇合大學

少年團 全國

*숭合團體*-會 

• 電子計算機室，

등 具備

計算機w훼整實驗室 

15萬名 參席

平壞굶 • 좁츄 - ! 4. 15 j . 平壞市 품年學生， 海外I페뼈， 카 

學生뜰의 무도회 | 숨 D~廣場 j 國人士 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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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主횟 뿔·빠錯道 內잠 

• 
報j휠媒體 日 時 웹 tl 

---.,- •-
냐l 放 9 경애하는 ~- 링 /l qJ /녕 농시는 ι[: _~L ’ 。l C ,’l-G!l 

위대한 구싱이 ιl 다. 
-•‘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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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K 戰

平 放

4. 15 

4. 16 

조선의 

하
L
 

j 

직
 

-
대
 

• 

오
 • 
위
 

U l- l~ 0] 
。 II -1 

우녁으l 

710) 셔 ~o_ 
tl ~ 。 ‘ 

하고 

위대한 

니다. 
• 

위 I꺼 한 

모 l、 1 i~ 

민! 91 

낀속껴사 91 

;101 서 
11τ 。

행꽉-

사령깐농셔의 ul l、J 1'1 o '0 -1 의노 ;Hji 

수령닌께시 셔! 1.1 사 • l -~-. ~n 91 이 , o :. 

~-l ιLλ} 
。 o 0 

헛맹대오는 판껴으l ?! 깐 만 :'11 

;τ F! 년 
1 ’ / 1 

j 

、J ” ’ 「

1 
i r 
i 

’ / 이
 

1 i! C 끼- ’ I ’ :;} 이 

높이 넨피:Pl 위대한 r~ 양 )ij • l 

수령닌의 
’ • 

, 
l/ 

‘ ‘ 

0 
,’ 

‘lr 
/ 

’ 
k 

I ’ 
I 

l’
f’ 
-

’ ‘ ! 
안- ?l ?} 

~ - J ~ 

r -0 
/' 01 )、 l
t ’ , ’ o 농-ιI .~ -', -() I , L r;l ?l δ! 

삼 ul 1,1.1 위 
--‘ f ’/ 

11

•! 1L /1 -。 「 ll 
’

i

」
!

J , t 
-

--
이
 
-

-,‘ 
• iU 
1 

시
”
”
 

l 

t 

L ‘ r ’ ;우191 인사념 LI 나. 

농- xl t:- J
디
 

끼
 ! 익 lll’ 191 ;: I f ‘ I (. 

1: . 1 l) ’ ’ 6-

Jl_ 쉰 낀이 or rpi- :f1 시 ~I 및 니1， 01 )、! (rl : il ?’ 

- r- 랭 

-105-



O 各種 옐‘파上훤 完I

대봉광산·천마팡산 3수 사갱 간섣， ;I「제화학합잉회사， 

함흥화학합영공장， 대성 6.4 합영공κ 웅장탄」상， 

정회-재 련직 장， 선흥합영회사， 장럼광산개판공사， 

평양 궤도전차화 제 1 단계공사， 

i~‘측 :;r -"-샤샤어入 
。 딘 - r-τ20 T'ë -"r 

평양양딴공장 양말바지 

O 映畵製 ft= 빚 圖書出版

製作 및 出版社

확장공사， 

.->- .ð 7.1 자 
T돋--， 0 

題 日

기 

朝解記錄I뺏畵構影所 ! 記錄映畵 “강산파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 
-- -------------• - •t--

1 記錄映畵 “북청회의가 낳은 결실” 

; 記錄映畵 “위대한 역사” 제 15부 

朝蘇勞動黨 ll; 版Jfrr “인민뜰 속에서" 47 권 
-----------• •---+------- ----_ .. -

文藝Jii 版 ihl /、 λ4 
-1_ 근 

1 소설 

“위대한 역사” 제 15 부 

“ ;ζ λ、.-1 01 
--'-- L -1 

보” 
n 

“해 방" 9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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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꿇JJt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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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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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벼號산 당킹 

區 ~t l~[ 

판니成 ￥)J 핸 

金니成 펴 1r꽃빨賞 

金 U 成 ι、 f!l 菜 빨賞 

I께했稱號 

F3 대 혁 명 원은 71 J젤 셋 

近衛稱號

「영예붉은지」편與 

? ι % 

유 새 t~ ( 감 lJ / j i !! 。! ?l il I 셔 (') 1 \ 끼 1 , ) 
o • 1 ‘ 

71 il &l ( y l o 1 J ! F f) l }1 [ i ) l 니 (1 \:.1 
l ! r •'- ';"1\ 1: ,'. (, 0 11 ." ‘ ~; “ 

이승선(성양 }i ?r :- - 、 , t _ 1. 시 ‘’ ) ’ l 셔 :{l:! U ‘ 」→ ψ ι 1: o 
f 

바 때 의 ( 니 ~J~I '..1 씬 」J ) I t) t 낀 1 、 。 ú '- φ 

평양 。 l .\~ ý_ .'. JJ t : SI J ’ 만우} A、 o ,) φ “ j 

2. 8 자능- 치〔i Li - t l l J (1L 
! 1 tì ’기 。 -, '1 

평양 -?。?;Llj• 」‘「-t-r5-& l; 5 -l, 」7,:1- t ~ I 서 ';1 ~rl! ’ -ò-

O 활北 外國公짧 行事

‘I 
公館名 U 時 {새 1 t 

--- ----_. __ . -‘-

훌l~t 4. 1 1 • 경츄이회 rl 생 

蘇聯大使館 • 1l-- 」oL ,) 사 사 · ? 1 ，1→꾀 ( ~p 91 :.' 호t 'i 1 l ’• 」 -l ?l il 
1: ï .1. ‘ - ‘ | ‘ I '1 ‘ 

lj 。} 이 샤 ) 1 
-r-"11 • O u 

뚫l~t}d햇館 12 } ’ 1 'ì l ~ • -'. ’ :. l 
’‘ ! ! 

武다團 • 1111 ~:. δl lrl / } 시 '1 이| ’ 1 Lj ι1 ' 
-'1 φ . I () 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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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館名 니 時
’ h 

씨
 

J ú 

활北 4. 13 • 뿔社흘합 바11끓 

쿠바太使餘 主랐; 똑!힘者 : 김일성， 이승옥(부주녁) 

김영남(외교부장) , 최광(인민균 초::l:~ 1") 
。 r: ..I一

장) , 감용순(당비서) 동 
뉴---

활北外交團 4. 14 • 촉하 꽃바구니 및 펀지 전달 

O 祝電 按풍: (4. 17 現在)

인도네시아 大統領， 파키스탄 太統쩍 등 31 個댐 냉家 黨·

政 人士들이 보낸 祝꿇 後갖· 

國家떠-班 政黨人事

사하라 아랍 • 아고카니 λ 탄 • 日本 社會黨委員長

수 단 • 르완다 美國 共옳黨 全國 委員長

부르키나파쇼 님 E 디 페루 左흉흉章命同盟 委웹長 T긴r 

인도네시아 • 적도 기네 영국 新共塵黨 總‘秘‘書

파키 A탄 우-간다 레바판 캠;f혼黨 總、社‘書

보 i 와나 서1 이셀 • 인도 1tj웰薰 總、빼‘훌훌 

• 또 고 • 요르단 온두라까、 ;1tt뿔黨 總‘秘‘書

71 네 • 페바논 .-r&x- π μ1 -Y 統一黨 總、祐，書

가 나 랴비아 • 벨지크 勞動黨 委員 ft

짐바브웨 나카라파 

꼬江띠브와브 애급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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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行훌〉 

O 在外 公館行事

公館名
뉴-
활댄마크 

B 時
r----• 
I 4. 1 

참가 덴 ll}..-l 예 술단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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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化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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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 f1 f(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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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朝總聯 行事

行事 갇時및場所 內습 

朝總聯中央委 4. 12 • 主要 參席者 : 이진규， 박채로 동 부의 

慶祝훌會 東京

朝蘇會館

장단 전원， 도이 다 

까꼬(일본 사회당 위 

·
옳
日
 

聯

大

聽

央

朝

’
中

4. 14 

원장) , 오자와 기요 

시(자민당 중의원) 퉁 

• 主要 參席者 : 이진규 등 부의장단 

전원 

A률B
 

蘇

化

朝

文 이진규 第 1 副議長 慶祝演說 및 빠 

買文 엉H 讀 

O 親北團體 行事

이디오피아， 쿠바， 탄자니아 동 非同盟團 親北團體를 動員，

映훌훌賣슐， 圖書

開健

미
 

-f 
< 手I藝品展賢會， 卓球鏡技大會 으

 
E 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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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年度 上半期 ~t韓灣i齊 원ff} 

1. 擔 況

O 今年은 北韓이 推進이l 인 第 3 ; ~~ 7 fi꾀 ;l Ilj 훌 IJ ('87 '" ’ ~:n 의 5 ‘t ;t 

度로서 討훌IJ 된 建設뿔業윤 바듀:. è] 해야 인 U;￥ l때이l ...(1 ‘', 1 ' 느 (.! 
U ‘ '1 .2 ιl 

으나 上半期中에도 지난해의 F훌}훌했던 원‘햄 it .. 차 ~j:m. 에 1j 니
”
 ’
、

‘ . 

어나는 기미를 보이지 못하였음. 

O 쏟日成은 新年蘇에서 급난도에는 r第 3 끼~7f때샤샤훌IJ 휩뿔 .0_ ."-'_ * 
進中인 主要- 建設事業을 f톨7t Ó~J 으로 많tI~ ð} 며!1，'j κI~ ’llgIi;l 

을 增I훌할 것」을 經i쩔施策 치 I피 으 i 랜 I J 、 한 u} 。 1.0_
N、 I1 

O 따라서 最高人民會議 第9期 2 끼;뺨꽤 (4.11) 는 *뺀채댄 l73.5 패 

빼(前年比 4.5%增 no) 의 緊縮 f했算유 編 fJX. δ} ， I~ E i}~. 펀 t) ò-

에 너 지 훌 業파 솟 要 외 화 가 득 인 인 쑤 !햇 L 폴 칸!; F? jE Jt 에 t 1 J J 

하면 서 많 存施設21 Jr.J준 잔 lE '1~' ft 까 ! 1 rr' s} 연 -5. 

※ ’90 年度 據算의 셔íj ~rlt t혐 tm ~‘ b.H% 

O 上半期냐l 對內원 i齊펴動윈，/)"析한 flli 果 센 li;;1Efl!1F F’t '}( t J 

發電所등과 연부 化學工場 많 lit 에 시， ’t:, Æ m~ f’끼븐 램하r 께「 ’‘ 

化學設備 ’tJ좋 을 擔常 한 太 Tl 機 t~ r t，싫 이 Jt.~ r꺼 1lfj 氣 간 U 0) 
1 , "-'、

으나 餘他部門은 여선 81 +11‘?} 필짧윤 Ill. 였유. 

O ￥f ’1-*뭔齊動 rt.J 은 ~t韓 I숱 H~ 人 91 70% 01 -'‘~ .9. 
û ’ 자시해? "1 .쉰‘ 

와의 원濟써力 탱!ft 이 더와 갚 ft ~l ，~= 7} s.- 데 I.I! "’?- ， ln 해. ! 

-111-



模索하기 위해 東南亞 및 一部 中東國家에 대한 外交떠 努

力을 행化하였음. 

2. 91 年度 經濟施策 背景과 目 標

가. 背 景

O 最高人民會議 第8期 2ìJ\會議(87. 4) 에서 確定되어 推進中인 

第3次7個年計劃은 『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통해 

r食·衣·住 問題의 完全解決』을 基本課業으로 하고 있음. 

O 細部計劃 텀 標는 勞動黨 第6ìJ\大會 (80.10) 가 提示한 『社會主

義 經濟建設 10大 展望텀標』를 一部 fl젖正하는 線에서 設

定하였음. 

O 主要 部門別 成長텀標는 期間中 國民所得 1.7倍(年平均 7. 

9%) , 工業生塵 1.91꼼(年平均 9.6% ), 農業生塵 1.4倍(年平均

4.9% ), 쉴易規#莫 3.2倍(年平均 18.1 %)둥임. 

O 그러 나 計劃훌手以後 4年間(1 987'" 1990) 의 經濟 成長率은 

年平均 1.3% 의 극히 低調한 實橫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日氣不純으로 인한 비作과 石밟生훌 및 原油導

人 不振에 따른 에너지 不足雜이 深化되어 극심한 經濟it

r팎에 直面했음. 

- 90年 웹濟成長率 -3.7% , 흩業施設 按動率 45% 

O 지난해의 對外쓸易 規模는 第3次7~웹年計劃樹立의 某-準 年!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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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86年의 36 억불(뚫λ 14.9 憶채， 훨 tl; 2l.1 패‘ IJI~ )이 1 

비해 28% t륨加된 46 {;펜 l새에 κj펜‘}였으 l야 하훌IJ 뻐밤1 1/' ￥i 

易 iffi字가 持續되어 왔유. 

나. 主要 施策 目標

O 金日成은 新年購에서 금년도 ￥?‘쩔 i좋 눴으 1 t~ ‘ L 、 i훌뿔간 r ’、

民經i齊의 先行部門을 確固0-1 앞세우띠， 이미 l!}련젠 원맴 

土臺를 效果的으로 이용하여 ， t~ 짧욕 ü=: "펴 it 하고 ι[( 닫 9j 

物質文化生活을 더욱 높이는 것』이 바고 햄짧l 하였걷 

O 이 를 위 해 r樓設에 參께fJ한 ￥h勞 합뜰파 !、 IfiFPr ’훨 l핏l rfj 

훌t身性과 大짧的 英雄主義틀 §훗揮하여 賞앞에 파쥔 ?l ‘HLl’t 

텀標를 어감없이 實現하랴」고 뿜示함에 
、

과
 

、

따
 

二_l l .:l 1 ，~ 
L“- ‘ 

%훌 뼈; 

案에서는 比較的 具體的인 建設 Br￥;가 提示되었유. 

O 續業部門에서는 안주탄팡， 부산광산， ~J 딘파사 ‘ U L 

r:: 
-ó ( tJLt뒷 

mi훌과 續山의 據張을 동해 듀릿， 摩&흩 τ1. ， 4 ，-fEt암뺑짧物의 

生훌能力을 높이고 

O 電力工業部門에서는 영원水力， 낚상水꺼， 감야강水 tJ. 농-평양 

火力， 12 月火力 등 推進 11' 인 §쫓헤f所 &훌 a갚음- 셰속하는 한 

편， 탄천 水力發電所와 해 주， 한훈 ;fJ 잭지구의 A 1J 램딴마f 

建設에 훌手한다는 R 標달 iit 핏하였음. 

O 쏟屬工業部門에서는 92年 4 Jj 元 r을 H 밝 5; 많 ail1l 인 10 

月 9 日 鋼鐵흡合 ltl.7 (’ t:_ J훈能 h 200萬한) 建 i찮에 it JJ δ} 띠， 

O 化學I業部門븐 樓設，t，인 사이우! 사괴 r’ ]li [i~ 파 순천비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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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場 2段階 建設을 계속하는 한편， 2.8 비날론 工場을 & 

建據張 하기로 하였음. 

O 輪送部門에서는 도내-유독， 남신의주-덕현 區 f볍의 鐵道電

氣化와 해주-옹진， 신강령-부포사이 廣軟化 工事 및 平

壞市 휩L道電車建設을 推進하기로 하였음. 

。 住초建設部門은 지난해부터 推進되고 있는 平壞市 5萬世帶

住毛建設(90---91 年間)을 完工하기 위 한 統-거 리 建뚫을 

계속하며 地方都市와 農村에 文化住毛을 大大的으로 建設한 

다는 텀標을 提示하였음. 

※ 平壞市 5萬世帶 住毛建設텀標중 지난해 建設實構은 3萬世帶

※ 今年中 推進할 第3ìx7個年計훌IJ事業 重點 建設對象은 사리 

원카리비료工場， 순천비날론工場 2段階 I事? 무산광산橫 

張t ， 10 月 9 日 강철註合工場， 동평양火力發電所， 남강發電 

所， 平壞市 住~建設 둥 7大 事業임 . 

3. 對內經濟動向

가. 郵門켜IJ 建設動向

O 上半期中 建設動向은 資金 및 原、資材 不足으로 인해 年初

計劃事業中 當面 젤i齊問題 解핏과 直結된 一部 事業들을 

選 ~IJ 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켓 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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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電力]그業部門에서 現在 建設되고 있는 ￥훌電所는 k 뻗 10f뼈 

所와 中小型 860個所로 發表된 바 있으나 띤 η 難의 (，’뼈 

解決을 덤的으로 建設期間이 짧은 t 지發꿇}바 많 iiji 이 t] i현; 

을 集中하면서 일부 水力發電所 탤設을 꽉行하고 있유. 

- 12 다 火力， 해주火力， 청진火力， 남강水力 둠에 d- t] 

O 金屬工業部門에서는 10 月 9U 鋼i했합상工場많設에 끼및Lft 

두고 있으나 實鎭은- 不振하며， 다만 88 ~f. 8 시 ~f U f5. JIt 

t也 指導에 따라 著工된 727號 製훌훌所 (ä 흥남웰훌所갚

推定)移設 I事가 4덤中에 完了되었음. 

O 化學工業部門은 사리원 카라비료工場 建設이 lt 較Éf.] 휘땀 151 

推進되고 있으며， 순천비남론 2댁階工事는 시、 ~t찾 단백 질 

홉퍼料I場(총 30萬톤 計훌l 中 1 萬톤)이 完[段階에 잉‘유. 

O 輪送部門은 해주-옹진， 신강령-부포간 搬遭 광궤화 L필 

(總‘ 60km) 가 完工段階에 있 R며， 平盧市 휠ti훌훤 車 lf갖附 

工事(l6km) 가 4 t=J 中 完工되 고 청 친 市 훌~i휠電 f활 1 f1~퓨 1. 

事가 著工되었음. 

O 第3次7個年 gt 훌IJ期間마 {t~효建눴 tJ ~는 hi~r 15-20柳 itt:

帶로 되 어있으나 上半期中 생훗 1.1.뚜 4￥ n갚현행 Pr llit훌 rfj 2 맴 

世帶를 비롯하여 總 6萬여 ttt l，쁨가 推 i훌 'IJ 이나 平훌 rh 이 

외 地域은 實構이 不振하였유. 

나. 生훌動向 

O 금 년 t 半期 中 ~t 韓의 '1:. J훈 ,‘,fj 훌h Pr 흉J I~ ￥꾀빨 ↑싸 jJ 샌l ft-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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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정이 好轉되지 못함으로써 全般的인 j좋業施設 探

動率도 前年 f훗 水準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

되고 있음-

- 지 난해 水害로 훔水된 東海崔 北部地域의 -部 벚훌훌은 

復훨運延으로 인해 지금도 짜벚이 不可能한 狀態

- 硬貨決濟問題로 인한 對蘇原油導入이 事實上 中斷됨에 따 

라 購￥IJ 化學工場이 探動 中斷狀態

。 그러 나 大安重機械聯合企業所， 용성機橫總、局 둥 大型機械工

場들은 火力發電所 및 化學I場 設備生훌에 全力을 뼈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生塵施設의 探動率 低下로 發生된 剩餘勞動力은 대부분 勞

動集約的인 建設現楊에 動員하고 있으며， 陳、料生훌 增大를 

담 的으로 主要 鍵山에 대해서는 소위 「全A民的 支援事業』

을 展開， 各種 ]그具， 保護裝具 및 勞動지을 集中 支援하 

「 이으 -'-'- λ~p • 

4. 對外經;齊動向

가. 對中·蘇 經濟協力

O 北韓은 흙聯 및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의 뺑化 以後 理:융: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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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面에 서 나 經濟t~ 力 lID에 서 qq퍼 파의 때 H: ~~- ,fi
o 
'JL 해 왔() 

나 냐l 國 은 활聯 파 마 찬 까 지 κ- 섬 자 세 1 I~ (1') 인 •,;! ” Rn !;한 -‘I ’ ?j 

훌훌換을 追求 하고 있 음. 

O 北 · 中 間에 는 지 난 3 서 6 너 ~t };~ 에 사 r911‘ -度 꿰 . '1 1 ‘페 싸 

協定」 빛 「商品 1압款 tM定 JO] 힘%￥3i 노l 있 잠. 

- 쉴易協定의 內효을 보띤 雙 }j 쏘 ”은 햄l ~1 rh 1.싸 i뽑짜윤 한 ø~ 

로 스위스 프랑을 ;f 算 뿔1- fι 보 한 
o 

一
n “ 

l ,‘ ~ 1 
/ 

~~Æ 

決i齊方式은 中國銀行파 北韓 if 易훌H付에 각샤 첫￥ flJ -f 익 

스위스 프랑 口座를 開設하고 相對fflJJ 의 i홉;}(賣 #홀풋 

시 決i齊하되 決濟差趙이 2 ，700萬 스위스 프 i앙올 빼 j렐힌 

경우 年 2% 利子를 지납 

今年中 中國의 對北 輪出은 맴、油， 코크스 등 28뼈 I;zItj ， 

北韓의 對中國 輪出은 無첼벚 6효擔짧， λl 멘프 능 1 7 때 

品 B 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금년노 ψ 랩의 훌t~t 맨、 il lJ 

훌훌出量은 62.5萬톤으로 되어 。 1 0_ 
MOo' 

O 北· 中 商品借款協定의 內잡Pr 具體 úi으보 밝혀 지 지 않았으 

나 지 난 2 셔 外둡報道에서 '1 1 꽤이 [u] 後 5 쑤태1 1. 5 憶쇄의 

援助資金을 北韓에 提{깐하 1] 보 하였다고 報過(끽~1훌 外￡삼I 

때息通 引用)된 바 있이 -관빈 에 f{f, *h 된 I빼 iL1합뚫 thh'!E 고} 

關{系가 있는 것으로 推走됨. 

-117-



훌훌과의 현l 

O 흙聯은 對內 원j齊事情의 惡化와 北韓의 開放·改章 ffi 공로 

對北 經濟協力을 과거의 一方的인 對北支據에서 相互的인 

形態로 變更할 것을 이미 ’89年부터 主張해 왔음-

O 北·蘇問에는 지난 4 月 28 日 平壞에서 F91年度 朝·蘇貨易

및 *잖i齊協調協定』이 調印되 었음. 

- ’ 90年 11 月 北·활間 雙方貨易은 ’91年부터 國 I漂價格을 

基準으로 한 硬貨決濟 方式으로 轉煥할 것에 合意

- 그러나 蘇聯은 ‘벗濟通貨를 달러貨로 要求하고 있는데 반 

해 北韓은 스위스 프랑을 고집하는 둥 금년도 쉴易써숨 

에서도 이 問題가 完全解決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1 흐
꺼J， 0 . 

- 특히 금년도 쉴易協定 細結을 위한 接觸過程에서는 蘇聯

이 北韓의 對흙f責務 辦濟를 要求함으로써 매우 緊帳된 

零圍氣가 造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그 결과 금년 5 Ji까지의 北·蘇 贊易은 前年 同期比 10 

分의 1水準으로 敵減되고， 對北 原油供給도 事實上 中斷狀

態에 있으며， 平壞-모스크바 힘향機 運般도 過去의 週1 回

에서 6 Ji 1 日부터는 2週 1 며로 變更되었음. 

※ 금년도 蘇聯의 對北 原油供給計劃量은 50萬톤이 란 說이 있음. 

O 北韓은 上半期中 러시아共和國 둥 蘇聯해의 個gJj共和國 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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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와 월易 및 經濟 tg，調째定올 m~하고 있으나 톨훨的인 

成果는 거두지 봇하고 있음. 

- 그 理由는 흙聯해 政府와 f뼈딩 1]:껏和國 !I1 R￥ rn' 의 *섣 i홈tJJ 

關係가 힘l度的으로 定立되지 

나. 對 東南亞 및 中東과의 協力

봇한데 。 l 으
M -[1 • 

O 北韓은 中·蘇 및 東歐와의 젤濟協力 與件이 급속히 惡 ft

됨에 따라 年初부터 集南亞를 비롯하여 中東 t핸域에 대한 

經濟外交를 뚫化하기 시 작하였음. 

- 延亨，軟 總、理의 泰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個團 iii1 짧 

(1.29--2.7) 時 泰國과는 쌀 50萬톤 (2----3 年間 100萬뜯). 

타피 오카 50萬톤 동 輪入 提議

- 인도네시아와는 r經濟 및 ￥}學技術 tg，調에 판한 ↑%술」 빛 

「쉴易協定」網結 (2.2 ) 

O 한편 이란과는 A民武力部長 찾振rF Fff 請으로 이싼讀혐rtf<: 

團이 北韓을 굶問 (2.27 -- 3.3) 한 바 있으따 5JJ 未에는 北웰 

의 國家建設委員會 第 1 굶IJ 쫓 ti 長 l새닫뜸이 이란윤 감~ ，버 δ} 였 

- 이를 통해 對이란 !힐때導人 핏 &활눴뚫 ti，， 樓.HfJ物)( 1찢 

給(軍事支援 問題로 推숲) 동의 論응훌와 r휠J • 이 란 ii 易 맛 

經i齊 tn，定」이 *짧結된 것 으로 보엮. 

※ ’89 年 北韓의 對이란 原때導 λ 핸은 杓 1 00 ~험한- 써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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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北韓의 東南亞 및 lþ 東地域어i 대한 經溶外交 5뽀化는 tt 

種m:、때 둥 資源、確保와 建設輪出의 試圖는 불분 it앓갈 

비롯한 ]그옳品의 眼賣市場 開뻐에도 그 目的이 있는 깃으 

로 分析됨. 

다. 其他 國家 및 國際機構와의 協力

O 北韓은 日 本·獨速 등 西方先進國과의 원j齊 f짜力 꿇化를 위 

한 積極的인 外交努力을 뼈注하고 있음. 

- 對日 修交 交涉 展開

- 對外經濟 事業部 副部長 김 정 우가 獨速을 誌問， 獨速I

業 聯盟 經i齊委員會와 『朝·獨 웰濟共同委員會』 設置에 

合意(1.24 ) 

O 한편 東歐國家들의 많存協力關係 維持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北韓-루마니아 科學技術協調 分科委員會 第 13ìk 會議議定

書 調印 (3.6 ) 

- 北韓- 체코 F91 年度 商品流通 및 奉fi와 支擁에 관한 

議定書』 調印 (3.19)

- 北韓-豪古 f91 年度 쉴易 및 支佛에 관한 때定」 調印

(4 .1 ) 

o UNDP와는 北韓홈業科學院 짧下에 『科學·技術 情報센타」블 

設立하는 5個年計劃에 合意하였음(9 1. 2) 

- UNDP剛 支援金 64 萬뼈， 北韓 自體출金 427 萬원 (1 97.5 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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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投入 計훌j 

라. 合營， 合作 및 對外支援

O 上半期中 北韓은 흙聯파 f훌 j판 및 H~分뿜f 어1 시 2ft 의 ‘ 
! 

/ 
l 

營事業이 이루어졌으며， 후n 總聯」’} r;‘作한 함한뭔이 7ft 91 

小規模 음營分工場들을 建씁 땐業하였 g-. 

- 北韓 大成쓸易商社와 !í聯 프리 SJ_ 텍스(화·펜 웬뜨 f? 야;유 

社)間 프리모리 邊境에 윌易파 ，tι‘ Ahlfd훌 겔￥ f'9 {;--11: ft t1 

立파
 -짜
 

르
 
E 

- 北韓 東海 悔運會社와 i홍聯 i활東 汽쁨션tt 가 

朝 • !l i每運 有限責任슐람t뜰 t찮，'; (3.18) 

- 北韓 農옳物 總、會社와 활!總聯 r아사히 J ~ 業f*λ유~L '1 

f?ff- F- ‘I ’ 

合作한 만풍음營會社 分工場 (5{댄) l'꿇 뿔 (4 n ) 

- 北韓 新進감作슐社와 웹總聯 r아사히 JÆ 業，ft Jtft뭔가 f? 까; 

한 온천 벗접 bn;I;I場 操業:(4.14)

- 北韓 인풍쉴易會社와 힘}總聯 ↑}영 ør 業 U~ i\ tt 에t 가 ’R8 ~I ()!i 

frf'F 操業한 청천강 잠꽉웹l社 후l2j 갖階 rt~j ( 해絲 1)μ) 

操業(4.17)

O 한편 北韓은 뼈總聯系 센￥nr쩌한l 아 10{월.댄 規댄의 fi 하&Tti} 

合作슐社를 設.il.하여 4Jl 15 f1 테j 後에 ~，f}뿔한나는. il1t이 

있었음(未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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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投入 감흩l 

라. 合營， 슴作 및 對外支뚫 

O 上半期中 北韓 E i￥聯파 f每運 H -M7t野에 시 2ft 의 /、

^ ‘ ’ 
營事業이 이루어졌으며， 후~總聯 」’} frf↑i 한 ft￥tf운이 7f• .. 91 

小規模 合營分工場등을 建設 1헬業하였 g-. 

北韓 大成월易商社와 R聯 표리보텍스(화·꾸!랜뜨 {;- f1:유 

社) 間 프라 모리 邊境에 iS 易파 ’t 必‘ AA!fcd훌 웰~r~ {H'rtt 훌t 

를 뚫立 

- 北韓 東海 海運會社와 흙聯 i흥東 A_암쏟thl 가 f? ff; ?- 1I’ 

朝·蘇 海運 有限責任슐람t뜰 i강;，- (3.18) 

- 北韓 農옳物 轉‘會社와 朝總聯 r아사히」 환業~式유tL !} 

合作한 만풍음營會社 分工場(5個) t꿇業 (4 다 ) 

- 北韓 新進잠f'f會社와 朝總聯 r아사 81 J하業aJt합원가 

한 온천 뱃집 加 TI場 操業 (4.14)

f?作

- 北韓 인풍쉴易會社와 뼈總‘聯 ↑}영 pf 쫓f;~ .i\ 션깨t 가 ’R81\ 1" .1 

ff作 操業한 챙천강 잠할염hl 후~2i1~암 rt껴(쩍絲 1 )~l) 

操業 (4.1ì)

O 한편 北韓은 뻐뿔‘聯훈、 껏￥nr南社와 10f월앤 規댄의 공~j훌 맨 í;"ì 

合rF f￥社를 設lL 하여 4fl 15 [1 바Jf~에 f돼業한다는 .&01 

있었음(未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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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點合評價 및 展望

O 늠년 上半期녀1 에도 北韓殺湮 動向은 建끓없門이 원{齊rtx. f풋을 

主導하는 特徵을 나타내었으나 言論報道 頻度나 內容으로 

볼 때 建設動向 역시 前年度 보다 크게 養縮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음. 

- 力點을 둔 建設 對象은 에너지問題의 早期解決을 위한 

主要 火力發電所의 建設과 사리원 카리비료공장， 平壞市

住펀建設事業 둥 이었음. 

。 生塵動向은 大安重機微聯合企業所， 용성機橋網、局 동 大規模

一般機檢工場을 中心으로 火力發電所 및 사리원 카라비료工 

場 둥 主要 對象設備 生훌에서 比較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評價되고 

其他 部門에서는 生훌이 매우 不振했던 것으로 

。1 .Q.
끼"\0. 

O 따라서 上半期 經濟動向으로 미루어 볼때 금년도의 北韓원 

i齊 成長率은 農業部門에서의 좋풍物生훌 實績 如何에 따라 

左右될 것이나 (+ )成長로 돌아서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됨. 

O 北韓 指導層은 現在의 對內外 經濟狀況을 體옮I J 的 危機局面

으로 認、識， 이를 脫皮하기 위해 금년 上半期부터 對外政

策變化를 試圖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92年부터는 이러한 

試圖를 더욱 積極化 할 것으로 展望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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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豆滿江 i流域 開轉構想、

建設 推進經濟特훌훌 

關聯

._-------‘ 

’91. 7. 6 r東北亞地域 원쩍써 J) 이1 까 (~~ 1.\’ DP유값 J 똥 

古 『울란바토르」에서 北韓剛온 누깐 상 ， Ii눴 다?‘딴 ii%t센쉰 J 

開放計훌j에 대 한 構想、을 具體的으-피 활表하였음 

、

1. 두만강流域 開發관련 北韓껴IJ 發表 要릅 

O 나진， 선봉(웅기)， 새별(경원) t핸 t~을뻗￥응하는 140km 2 地 tA

에 r經濟쉴易地區」 設置·開放하고자 한. 

O 同 r經濟쓸易地區」를 設置는 't 1 國 f則 Pl rj- 만상流t!J돼함 켈~ 1:: A 

;훌뿔되 며 환聯， 中國， 豪古 동 東~tg!쁘 t~ r혜함이1 이 t까지 한 

것임. 

O 이미 同 r원濟쉴易地區」 設置·바1 發-윤 위해 .~‘要한 iJ~[꺼·制Jf뜻 

的 裝置를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iîJ 地 tÆ 웨싼파 t’l 련하여 

훌훌送網 둥 Inf ra - Structure ( 1웰 빠 l파) 뼈갚에 대 한 ‘; r- 'IJ 헤 

立을 完了하였음. 

O 두만강開發 관련 깅;當↑t 짧l 걷F 는 l ’\J DP 91 r 東北 I퓨 t~ JJ -'J'~훗 J 91 

--還으로 擔進되기를 찌상탤함. 

- 12.1-



2. 發表 背景

O 北韓은 對外經濟開放과 관련， 合칩·法 發表(1 984. 9) 以後 지 

금까지 『經濟特區』의 設置보다는 「合營事業」을 통한 西方資本

및 技術 課致에 注力하여 왔음. 

o 1989年 7 뎌 以後 부터 두만강 下流애 位置한 합산도 r~m.‘짧 
h工‘셔 

特區』 建設說이 연이어 나돔으로써 北韓의 『經濟特區』 建뚫 

與否는 國內外 주요 關心事가 되었음. 

- 日 本 『아사히 新聞 J( ’89.7.7 ), 며國 黑龍江省放送(’89.8.16) ，

『朝蘇日 報J( ’89.8.29) , 英國 FThe Financial TimesJ 및 中國

『東北經濟報J ， 홍콩 『文睡報J( ’90 .3 .30) ， r世界 日 報J( ’ 90.5.3 ) 

O 그러나 北韓의 對內宣傳媒體들은 『經 j齊特區』 建設 관련 內容

을 전혀 報道하지 않는 둥 北韓은 아직까지 對며的으로 이 

에 대한 言及을 룹、避하고 있음. 

O 특히， 1988年 김성환(당시 對外經濟事業部 副部長 暴 國際合

營 總、會社 社長)은 朝總聯 機關誌 朝蘇新報(’88.12 .1 4 )를 동 

해 『合營事業』 推進의 뚱當l生과 함께 『經濟特區』建設의 不必‘

要性을 禮調한 바 있음. 

。 한편， 北韓은 1990年 現在 UNDP로부터 總 3 ，000萬했 상당 

의 經濟 및 技術支援을 받은 것으로 推定되고 있어 이제 

UNDP의 經濟的 支援은 北韓 ￥￥i齊開發에 重要한 位置를 러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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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뭔近 國뿜經濟 hl합에서의 賣￥IJ 에 간'~~센 ~， MdL f미 I LJJ 

과 관련 하여 北韓의 훌t外 új ￥?‘헬 f월 t월 뿔 it는 .It 합 Pl ?긴 띠l 한 

원 j齊難을 治1환하기 이 쉽게 깐뜰고 았 으 I 니 이 는 .jt 웰 _01 tT ‘캠 

開放 座力으로 作用하고 있유. 

O 이로 볼때， 北韓은 ↑용↑1: [tJ fT ‘빡뚫 
. ‘ 
π
r
 

” 
뛰
 

l 

「i 
r --J ‘ 

i 1 위해 ?E F!j o{! 는 

쉴易 f廣大 및 rfr營事業」어1 f{( ({ ú~ 이 왔으나 .L 훌빼이 •; 

振한데 다 훌t外經濟 與 件 역 사 "펀 it 띤 으 j갇 새 ~까 의 흉f Y~ ￥?(화 

政策어l 대한 再檢討가 불가피한 1얄↑情인 갓으보 상fff 됨. 

3. 發表上의 主要 將徵

O 첫째， 이번 UNDP會讀를 통해 北韓혐局븐 「웹.濟차區」 jt 훨에 

대해 처유으로 公式 딘 HJ] 함q로써 ~t .훌 훌f야합 1짝 lfi 싹 

의 활化뜰 강력히 示唯하고 있유. 

O 둘·째， 北韓은 開發對象 f핸域으로 냐 I 國파 감은 1￥ ~E ~ rtí I t J 'L 、

의 r원濟持區」가 아니 아 外페5↑츄報 j풋뼈f 이 깐% 한 따 

半島 最北端 外!함~f밴 4?F Ei r*?i찜 "~l뻔훤!J보 j홈 ;E δ~ J~ 

。 1 걷Mo. 

O 셋째， 開體形式面에서 ~t 훌훌븐 헬J~원 j햄 t';}' 力傑빠인 Lr\ DP 쉰 

앞세워 뚜-만 강 iii t냈 ~，fJ 發 판 위 한 西 }i~本 S흉￥t 111 
!、

1ë i훌技術 導入윤 圖짧 61 고 있유. 

O 넷째， 開發內容面에서 특히 I f.l .끓 j훌훌까 91 I흩 i옹網푼t빼빼l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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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未備된 北韓의 Inf ra Structure 補完윤 5출調하고 

ol~ 
M 口 • 

O 다섯째， 北韓은 “UNDP의 性格을 維持하는” 範圍內에서 韓

國의 參與들 許잡한다는 」i場을 밝히고 있음. 

4. 北韓뺑IJ의 意圖

O 北韓은 그동안 「經濟特區』 設置의 必要性은 認、識하고 있었으 

나 對內政治的 危險要因의 作用을 우려， 지금까지 同制度의 

導入을 ，룹避하여 왔음. 

O 그러나 最近 北韓은 金日成以後體制 構葉과 관련 現在의 선 

각한 經濟難이 政治問題로 據大펼 可能性을 意識， 이에 닮Ij 

應하는 政策的 轉換을 圖課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 北韓은 수년전부터 『經j齊特區』設置問題를 中國 東北3省과의 

連緊를 考慮‘하여 두만강地域 開放問題를 暗中 模索하여 온 

것으로 보임. 

O 따라서 이번 『經濟特區』 建設 관련 北韓↑則의 基本的 意圖는 

- 中·蘇가 接境하는 韓半島 北部의 外탤~t-也域을 建設對象地域

으로 選定， 同地域으로부터 流入되 는 外部世界의 情報뜰 

週斷하는 한편， 

- 國陳經i齊協力機構인 UNDP와의 連緊를 행調， 한국 및 西

方團 經濟進出로 촬、훨될 수 있는 政治的 惡影響을 橋釋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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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둥 對內 政治的 危險I훌갚 厭少 ft 사키 111 

- 經濟的 效果面에서 딩體的으보 f폐웰이 f tlJ 能한 누낀 ?‘iU!x. 

의 經濟開發을 통해 tfl .화 j훌 t용때 %의 rL- 얘: ít 뇨 -:·i ;·r i펴 

方 ~本의 뚫致 및 先進技術 i훌 λ-닫 f훗素해 보사는 끼임. 

5. 練合判斷 및 展望

O 北韓은 UNDP가 提議한 1992'" 96 샤 期間냐l 꾀地눴의 r합」톰 

特區」 設置에 대해 對內住民의 統制가 可能한 월圍內에서 

積極 推進할 것임. 

O 經濟開放의 정도는 初期에는 對內 經濟改훌이 隨件되지 않유 

으로써 그 水準이 힘l 限的 範圍에 머무릅 것이나 감理 E훌的 

思考方式의 流入으로 점차 開放할圍가 톨太됨 깃으로 방댄 

됨. 

O 이와같은 北韓의 훌t外開放 움직임은 南北韓빼 ff 훌앉 빛 나 

아가 平和的 統一與件의 ;흉成에 UH 우 肯;EH? ?ftf쩌으꾀 꺼:JH 

할 것임. 

O 따라서 우리는 北韓의 두만강流域쐐發 f홉;한{、에 대해 챔{뻐솟빼 

의 統-基훌훌造成의 ð，:Jt에시 L’NDP 및 판렌 빼‘흥와의 륙ff 

한 빼調를 통해 同 Jt 훌'J 에 f윈極 參~!하/] 위 한 細 l왜￥f 쌓 

樹立이 必‘要함. 

※ 북한의 두 만강流域 「원{협f，( Mt엔 [J:~ J IÎ1 ;홉 와 {’4 렌 한 *%?F ?! 

훌￥ R훈調훌 」월手가 뤘~ëp 됨. 

-127-



〈參考 1 : 두만강流域開發 관련， 周邊國들의 立場)

O 中國剛은 落後된 東北3省의 펀‘짝 f펴發을 B 的으로 幹聯， 쫓古， 

北韓 뭉 憐接國家뜰줍 두만상地 t댔으 r원“齊特區』化어l 가장 積

極的인 쫓찾L괄 보이고 。1 。
λA 王J • 

中함l은 두만강의 DE船權 確{짜단 吉林省， 黑龍~I省 동 束

北3省의 經濟的 i핀路률 여는 優先펴 課題로 i전識 

- 中國은 두만강地域 開發을 前提로 이미 1988年부터 吉林

省의 연길， 훈춘地域 開發에 대한 集中 調옳 및 iIff究

推進

O 蘇聯f則은 太平洋 經·濟進出과 관련， 이 미 두만강地域 開發과 

는 별도로 自體的인 方案을 模索하고 있어 比較的 消極的인 

立場임. 

r블라디보스톡』에 憐接한 『프라모리스크』 地域의 『經濟特區」

設置를 構想하고 이에 대한 윷當性 調훌돼究를 日本

ECFA(技術짧問協會)에 依輔

O 쫓古剛은 웰濟開發을 위해서는 內陸파 海洋이 j훌結되는 輪送

路 確保가 절실하므로 두만강開發 參與에 中國파 같이 積極

的인 꽃勢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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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考 2> 北웰의 經i齊特대i 建設훌~. 地域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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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둡윷近 北韓 社會變ft 펄h 파] 

1 . 擺 況

3 最近 東歐 社會主義 많l 家의 變파， 냐 1 .蘇의 [(主化·값章 움 

직임， 그리고 國際 신데땅트 ;朝파 동은 ~t韓의 開放에 대 

한 외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암은 ~t韓의 극심 

한 값.쩔;'t ;"帶. J없治的 失政 등과 맞물려 겸국 .It韓 內숍[~의 

&후을 몇::}(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 

- 즉， 北韓社會는 이러한 內·外部의· 壓力뤘因에 따라 사서히 

變化JlS ij훗을 보이고 있는 바， 이것은 그간 北韓 歸)11휠者·誌 

北者 동의 뀔혼글으 토처] 
11 :.1.. t=I 2. 0 ~'I 感知되고 0)0 

셔-←， 最近에는 

金正 H 의 勞動黨 中央委 責任일꾼들파의 談話 (5.5 )에서도 

間接的으로 示曉되고 있어 ~t El 됨. 

O 이러한 變化는 情報의 獨퍼고} 훌1]- 化·玩itJl]1t 된 ~t韓社會의 

特性上 黨·政 幹部틀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變化』와 

一般住民들의 『아래로부터의 變‘化』로 大성IJ 해 불 수 있는네 

이들 上·下層部의 變化가 어떻게 채 7i 交갇作用을 하고 때 

乘作用을 일으킬 것인가에 따라 향후 北韓 j社촬變化의 向꽉 

가 결정될 것으로 據見됨. 

O 따라서 本 報告書는 이갈 1=..下層部 變化에 대 한 ι[1낀 

接近 tiit을 똥해 ’89年 『平壞빠典』이후 歸!II힘·까 ~t者둡의 끊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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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金Jf U 의 a* 교움內감;은 상析해 :4- -n- rI ’- 써 ir;i[ -it 합 (r! 유 ι1 ~윈 

化 動向파 향후 뿔化 !앉혈음一 L} 신해 -lL ’-사 。，~

n. 歸懶者·調~l:者 證릅을 통해 본 ~t韓 社함變ft 훌hrlJJ 

1. 위로부터의 뺑化 

가. 體制 口|
~ 政權환t웹l 

O 北韓의 #원導層은 --~1ft [(어} 비해 ~I ’ ￥r r!’) .0 . .',’- l셰 페이!f 댐 r{ 

접할 '"‘ 이μ、℃ 」: 機曾가 많시 rrH 부어1 jJL {t ~t 합 9j .t ’ ，-、T "'! 

外 GI;tHr 뿜와 lt較힐 ~- 。 1'- r환*￥ nn 11 0 ] 있 니 . ' !,,\ 
T 시、 E ’‘ ‘’, 

까- 이λA 。--, o. 

O 따랴서 ft&fi: 대 IJ tJ 의 ~t 웰 감]'떻 l뷰?- ~t합으 l ￥” r ‘ ,.ft 「고: 1'.‘ , I II 'J 

後， 지나친 한t 쏟~r.fr.뿜 1 J. F ge 깐’‘ .~~ 91 ij 및ji 어1 ~H ι” :J! 1ll δ 

인 으 n1， 이 {!P ιlli‘ 1 r ’IJ:! 1'.: Hl 1'.>1: di \'~ ’1 L '11 

。보 .~~ A 도l j 
η1 L一 끼 / ~'/ .;, ~ :.'/. (~’ ‘’ ’ k 밤’! ll/ !Tl U、 1二 A “、‘ t { \ ì1 iV rH t':.: 

월짜 1 ’ l 
l、 iJ 디 암 Ú_\1‘r rn .~H ‘;'~ 'J'~ :r '")1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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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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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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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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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 例)

4 훌E 蘇 ~t韓大使館 參뿔힘- 등， 體 ffiiJ l~ f돕 및 失政

非難

ζi 金뚫I太學長·평성 f ;댈院 ;i까꽃長 등， 규J 場쉰i첼體옮ij 

J흘入 建議後 左選 및 I효뭘j 

4 黨 幹部 · 金策工大 敎닷， 主體思뻗、 t즙·남_"1:..갑운 둥 

記;승:陣더긴 建設事業 批웹j 

나. 反 金父子 動向

O 大部分의 北韓 高位幹部들은 춘日成의 抗티 빨치산 쉰 

歷， 政權創建 業績- 그리고 個人的 親커‘關係 둥으로 金

日成에 대한 忠誠心은 대단한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金正日에 대해서는 一部 f則近듬을 除外하고는 政

策路線파 指導者 資質， 그리고 權力다툼 동으로 인해 

不.滿 및 內部 알력이 상당히 섬각한 것으로 나타남. 

〈事 f9lJ) 

A 姜成山， 金正 티 파 政策摩操 짧任 

A 國家保衛部長 긴병하， 金正티파 權力다둠으로 被檢

A 朴成哲 아들(師團長) , 金正 日 파 政꾀的 뿌L轉 

A 李根模f"主席폰드해IjJ 批웹]으로 解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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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體制 危機훌識 

o ~t韓의 指導層은 束겉x 의 !Htt l 꿇~ ;t :J ~알!￥까 l셔 SLrl *l 
i齊 ÓJ i닫￡ 둥으보 쉰-ιl 냥항。}~ 있 .0. ttj .‘lL 싼 í 했 

失， 北韓짧iti"IJ 에 대 해 스스띄 IciJ 랩및& E ‘4--파 o} ~~ 。 1 \ 
V. ~_ 

것으로 보임. 

0 특히 海外 i}~i貴 鷹 )E者닫에셔lti 「!〈!;;!。$딴웰 ~hJ 쉰 ~，I. J￥.~~석 

하여 思想、解샘 및 !￥j 훌훌歸!順 때 J1~fi tì 길- 사 τll 」T

동 體뿜IJ 危機意識이 露-핑-되 고 있유. 

[ i L

ι~ '--

〈事 멘J) ‘ 

A 高 f立人士， 東歐뿔좋에 대한 댄 8훌 및 自 f겸~ !￥~ 

A 北韓映畵， 좋命精聊 ￥폴갖"體뿜IJ 뼈밸 危 l댔t1 맡꽉 

A 案內됩， 원i‘齊 it팎에 대 한 ([t機 항.P화 A:H 

A 國家保衛페j ， r fi rn~ 많밟뿔6’f~ J 핏환·앓빼ft Pï ;l -6- fl ff 

라. 反體制 組職 徵候 .. 

O 北韓體해IJ 어1 대 한 ↑혈밟 I 심 f? ll- i: ηIj 1꺼 야 ι 빼 P- ig*(l ,F 

機意議파 김쳐 자간 tf'.<: f함 ι ，빼~} j) if~ fJX 으 -‘김- ￥핫 11i ’ 。 l f , 

。-R 냐l 心으호한 Hi織 Ùj 인 fi. ~- ;~iJ III 剛 움 ll 인이 F판꺼l 뇌 」l

。 l 으 
λ).， .n. 

0 특히 이 갚 ? 핸 만 賞 ~t깎!; : i ;- <‘() ’l ’ ?l Rlj 닌 1 . 세l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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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i훌擊되어 소그룹을 形成， 全國的인 地下組織網을 構

葉하는 段階로 까지 發展되고 있어 北韓의 펌在的인 體

뿜IJ 威협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 

〈事 탠lJ) 

4 ’ 84 年， 國家政治保衛部長 중심 反政밤쿠테 타計劃 發

覺·蕭淸

4 ’ 87 年， 黨幹部-學生 連緊된 反政府組織 옳露·處페 

A ’ 88年 6 月， 軍部-黨幹部-留學生 連홉흩된 반체제組織 

補發·處퓨1J 

마. 政策變化 徵候

O 最近 北韓當局은 個A住~ 建뚫을 許容， 이의 眼賣는 

물론 젠有財훌도 認、定하는 한편， 部分的인 헬禮 및 省

훌를 꿇、定하는 동 政策變化 조짐을 보이고 있음. 

〈事 펜J) 

4 北韓當局의 資材支援下에 f主~建굶， 프리 미 엄 붙여 

흙賣 可能

4 金日成 활護員， 金日成도 祖上에 뻗페E 및 省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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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西方製品 選好

O 大部分의 北韓 幹部뜰은 I퍼 치-힐 6ifi i룡 H. 양 난 l’11:} J't 

分請示用으로 愛用하는가 야면， 슐本 E義 힐꾀옴 -:1 각 l~ I 이 

사용하거나 南韓歌違갈 愛 P압하는 깃이 유앵 6 ~ -.l~ 01 ←。
Mn 

O 특히 最近에는 平훌市內의 觀 Jt깐 E- 상대보 賣春빼칠 .l~ 

용하는가 하면 뼈情的인 場面의 i ‘: ìi화올 랴찬하고 -%U 

指導層에서는 顆、廢쇼룹 강요하는 둥 ~本主훌 흩t혐의 옵lJ 

塵物인 煩鷹文化를 홉수하는 경향도 훌훌함되고 있음. 

〈훌 ØlJ) 

A 모든 黨 幹部， 양담배 愛用 . I휘훌훌歌홉 愛 Q김 

A 東南亞地域 賣春歸 塵야훌， 賣春行뭘 훌~h훌 

A 北韓 왕재산예술단， 흙聯 TV에서 반나셔l 公빼 

4 金正[3 , r 기쁨조」반나셰 쇼 公찌 힘 J; J 
사. 指導層 不條理

O 北韓의 ,tl 央薰 i~$ 감 -?- R깐物 r; flJ IIJ. 사 L}{i-E- •: 11 λ 

學시카는가 하면 u] 꼬의 시니 감 민 상에 찌까갚 1·; 。}이 

술시증을 뜰게 하는 등 01 1I 1￥빠 l념으 1 -r 條Jlf'.시 !. )，、 l

體힘J i훌脫 J)ì 象 원- 맨[이 고 인 응. 



(事 동1]) 

4 平壞外國語學園長， 路物1&풍·不正入學 훌훌훌로 解任

.6. 20歲前後 처녀선발， 黨 政治局員·政務院 部長祖이상 

幹部對象 술시중 

아. 對南認識

O 北韓의 高꿇幹部들은 外部로부터의 情報入手 채널이 다 

양， 南韓의 實相에 대해 比較的 소상히 알고 있으나， 

下級幹部들은 制限된 情報만 入手， 部分的인 認、知程度에 

머무르고 있음. 

O 그러 나 --般的으로 大部分의 幹部들은 南韓의 經濟發展

相， 南北의 극심 한 生活隔差 동을 認定하고 있는 바， 

과거 -方的이고 不正-邊倒의 對南認‘識은 많이 퇴색되고 

。1 으Mp-. 

〈事 맴o 

A 勞動黨 科學敎育部 課長， 南韓의 웹濟 發展相 是

듣η 
DCi‘ 

A 北韓軍 將校 및 指導員， 南韓의 發展相 是꿇‘·樓↑훌 

A 北韓 指導層， 南韓 TV프로 및 聽聞슐 消息 精通



2. 아래로부터의 뿔化 

가. 體制 및 政樓批휩l 

O 北韓의 一般{主民들은 훌·政 幹部늪에 ul 해 外핍S5~ 부-터 91 

情報가 制度的으로 폴斷되 이 있 7] 때 문에 JJU'f ~t障이 

처해있는 國際的 狀況， 經i혐품홈!J 의 問題힐， 南 ~t훌훌밝1 의 

生活隔差 둥을 크게 꿇‘講하지 못하고 있음. 

O 그러나 最lli 홈1j限的이나마 짧~t1훌뼈·招해짧뿔 't 둥올 통 

해 外部情報가 部分的으로 流λ ， 뿔’t.~뿜 등 인넨t:~ ~홈 

層을 중심으로 北韓體홈lJ 에 대한 批뼈j 意짧이 대누됨에 따 

라 經濟政策 失政에 대한 겠홈 Fi. 體홈lJ 油印物 밑까f 능옴 

통해 體뿜!不滿 및 m:뼈l行動이 나타나고 있는 빼勢임. 

〈훌 멤J) 

A 金 티 成￡E 깐}~學生， 뤘 i홈&.풀 建i훌 4갚흩~ft ~훌JfIJ 

A 金 H 成蘇合太學1:.， fi. 體뿜!jim 티]物 제작삼판후 被檢.(1았 

A 김형직師範大學 fJ.員， 所찍隔&. ~f: f훌 뼈닐} 附훼 ft 

被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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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反 金父子 動向

O 北韓의 高位幹部들과 마찬가지로 一般住民들 역시 金日成

에 대한 忠誠心은 대단하나 金正日에 대해서는 不滿 및 

批뼈j 뿔論이 상당히 비 둥해 이」 
λAτ: 賣情임. 

O 이러한 金正터에 대한 批웹j 與論은 經濟的 失政에서 비롯 

되어 점차 그의 指導者 資質， 偶像化政策 反對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事 例〉

A 金正日의 經濟政策과 政治能力에 대한 懷疑論 대두 

A 金日成蘇合大學生， 金正日의 經濟政策 失敗 批뼈j 

投書後 被檢

A 체코 김還留學生 r偶 f象뿔拜 反對」 피켓示威 被檢

다. 反體制 組織 徵候

。-般民聚들의 反體뿜IJ 움직임 역시 上層部와 마찬가지로 

體힘l 및 金正日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 

러한 現象은 엽由生活을 體騙하고 김還된 흙聯·東歐 留

學生을 중심으로 全國的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 

。1o. 

O 특히 平北 新義州는 中國과 戰接한 地理的 與件으로 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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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開放의 바람을 쉽게 감지한 수 있고， 빼빠的인 ~1￥ 

했勢 및 뾰抗勢力의 地下 *ll織網 f훌뿔 등으ζL 불만이 팽 

배， 햇機만 주어 진다면 暴動可能↑’T도 이 느: 기 O 닌 뼈 -에 
ι'" L ~、 ---'-- tμ r1 

되고 있음. 

〈훌 例〉

A 平北 新義1-1‘1 ， 基督敎 rþ{、 뻐.훈‘地下組織網 f홉뿔 · 훌훌h 

可能性

4 ’ 90 年， 흙聯·東歐 김물짧學生 중선 全國的 t밴下뻐熾 

補發

A ’85 年， 金터없흙合大-東歐留學生 i훌! 反政府그룹 

組織

라. 훌識뿔1t 徵候

O 北韓住民들은 過去에는 勞動賞 入薰이 tB ttt 의 사度， 꽉 

分의 象댔이었으나 4"'5 샤때부터쓴 λ :I: t‘ 1 램힘- 중-시하:;， 1 

않고 海外動務가 可能하거나 物삶 및 ~} t!~ lú m이 용이 

한 職業이 A氣職種으로 부상하고 이 。A).. n . 

O 한편 宗敎 및 홉統，밴想、에 대한 깐선븐 파거에는 北韓常

局의 反宗敎政뚫으로 인해 차;~ tl 뿜어l 대해 관심올 가질 

수 없었으나， 最판에는 체 ~t ~썼 人뜰으- 동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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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이 서서 히 變化하고 있으며， 運命哲學 등 f훨 

統 J펀、想에 대한 관심도 中國 및 東歐留學生들의 書짧搬入 

을 통해 점차 高 j朝되고 있음. 

〈事 탠11) 

A 人氣있는 結婚相對者는 l맞務院 쉴易部 職員 · 外交部

둥 外國旅行이나 外製物品 取得可能職種 從事者

A “宗敎가 迷信이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랩‘識 藏散

A 中國·東歐留學生들， 運命哲學 書籍 搬入 流布

마. 엄 由· 開放風鋼 훌延 

O 最近 北韓 젊은이들 사이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영화가 流行하는가 하면 팝그룹도 登場， 活動하고 있으 

며 청춘남녀의 데이트 모습도 텀擊되는 둥 硬直된 社會

零圍氣는 점차 뚫和되고 있음. 

O 그러나 西方製品 및 달러를 지나치게 選好， 처녀들의 

경우 윤락행위를 하는가 하면 暗去來도 성행하는 둥 自

由·開放風i朝의 否定的 個l面도 노정되고 있음. 

〈事 例〉

A 사랑주제 노래 r휘파람.r 映畵『사랑 사랑 내사랑」 

A 氣，， r보천보전자악단』팝그룹 登場

A 모란봉·대동강 등에서 男女데이트 一般化

a 金正 B ，般住民들 「外貨商店」出入禁止 指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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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社會遭脫 까股 

O 最近 北韓全t!에서는 ÷f 신 한 ’{f l;L- X i 인 해 0hà /~ 

하고 이 0 며 이 u -=-" ~끼- *￥ f훌層4의 ’LtJ 隔 ZE 는 이 단 에 

↑홈惡‘心·反撥心으로 飛火되이 각종 ~~ jf, 7가 뺑했하고 

뼈 h 

내 Ò~ 

() 1 。
ι" 1 ’ 

O 또한 個 A間의 r願面 J ， 金꾀↓따 t딸· 둠에 의 한 뿔 f~)흙탤; 

둥 不條理 現象이 일반화되어 있고 형勳홉 fiPr 勞 it 닌 i활 

風l朝가 흩延되 어 있는 뚱 한t참 ~~Uft]으보 j훌脫Jj!象이 

深化된 f맺向임. 

〈훌 맴J) 

A 北韓全域에 ￥죄짧·소매치가 橫行， 이닫을 r ，ttti 調節

委員슐」라고 呼稱

A 特權層에 대한 불만팽배， 않닮 동 o 쿄- ↑합원，c.、 효ti1 

A 트럭운전사에 謝禮費 주고 tt~ 톰훌1iJHi-Uit 

A 염 發的 勳勞意‘폈 喪失

바. 對南뚫識 

O 北韓住民들은 外部로푸터의 情·報까 첼저히 웰斷， 자 ?!δl 

南韓에 대한 實情도 밝지 핏-한 편이나， 합~'i 韓. ，￥ 修

交와 韓뼈 의 훌J~f삽款 1않 햄 i낀 ~L 파 고 i￥聯 · 빵톨'A W/ .t빠 

'4=_틀의 f1뿔， 海外 fnH센륜의 파 ~t에 따잔 外 I왜↑혹빼 ;t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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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인해 南韓의 發展相에 대해 어느 정도 認知하고 

있는 듯함. 

O 특히 海外同뻔샤 해北하면 南韓의 親·뼈威 폐息 및 南

韓 實情에 대해 공공연히 묻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高湖되어 

〈事 힘11) 

둥 南韓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으로 보임. 

A 韓·蘇 修交時 “흙聯이 南朝蘇에 23憶해에 팔려갔 

다”는 報道後 오히 려 韓國의 웰i齊發展相 認、知

A 海外同뼈 誌北時 휴대한 南韓商品， 暗市場에서 A氣

6 f.홈뼈 닮北時 南韓居住 親·뼈成 消息 및 南韓實情

에 대해 問議

3. 留學生들의 認識雙化

가. 體制 및 政權批행j 

O 一般的으로 海外留學生들은 北韓의 閒鋼政策으로 인해 北

韓내에서는 體制에 l順應해 왔으나 留學 後 外部文物을 

접하면서 北韓體뿜fJ 및 經i齊失政에 대해 問題點을 認‘識하 

게 됨. 

O 이러한 現象은 比較的 자유로운 留學生活 및 동료들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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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話를 동해 꿇훌훌올 -공유하게 뇌고， 심차 끓制 빛 i& 

權에 대한 비판으로 심화되어， 심 지 이 는 뼈韓歸~ i차 fr 

으로까지 飛火되기도 함. 

〈훌 힘J) 

~ i흥聯 오넷 샤大學生， 北韓體힘l批뼈J f헌짧 國家{똥찌~gß 

에 補發-김運 

4 모스크바 動力大學生， 北韓 웹(톰政策 ~r 훌훌後 꺼생톨 

4 蘇聯留學生들， 北韓의 6.25北협說에 대해 ↑훌疑 ÓJ 

反應

나. 反 金父子 빠向 

O 北韓의 黨·政 幹部 및 一般 {t ft':듬이 쏟 lE U 의 失政에 

대해서는 비난하나 金 R 成에 대한 비난은 自힘l 하는데 i간 

해， 留學生뜰은 金父子를 공히 「除￡되이야 할 人物」보 

매도， 非難하는 것이 持랬임. 

〈훌 멘J> ----- ----._-- •• 

A 留學 1--2 年生 뾰樓 1-_ {ï'[團， 3'" 4 {I ’t:. 없빼 ql. --r 

位團 下落

4 留學生 上級1ff.， f1 ffi ’f. i핀 만끽 댈\ì빽 훌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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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北韓의 앓學生들은 넓學生活다l 현지 듭論報i훨들 꽁해 南

韓의 원濟的 發展·政治的 自由 둥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으며， 南韓歌議의 聽取도 즐기는 둥 比較的 南韓社會

에 대 해 肯定的인 性向이 강함. 

O 특히 北韓留學生들의 이러한 對南認、識은 社會主義 國家의 

管옮IJ 言論의 報道性向에도 불구하고 客觀的인 jZ場에서 南

北韓을 比較·分析， 스스로의 體驗을 통해 到達한 結論이 

라는데 注텀할 필요가 있음. 

〈事 例〉

A 南韓經i齊 發展相·政治的 딩由·文藝創作 自由 認、知

A 北韓留學生 80% 이상， 南韓가요테이프 所持·南韓歌議

聽取 A氣.

4 獨速처럼 南韓主導의 協商 統- 希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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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對美認識

O 北韓 앓學生뜰븐 앓탤 !i;j 에 는 ~t 짧 91 Îj'f뿔어1 이 해 );J핵 긴-

원수의 나라로 범惡했으나， 펴뿔’l--[lR-깐 동해 ￡밟-': n 

由와 平等이 保陣된 나바갚- IiE 펴. 따딴 3 각제 뛰. 

〈事 f9l1 )-•-------- • •_.- -- • -

4 美國은 R主主義 나마， lì f쉬 · 주- 받- 까 소 웅- δl 여 /l tr 

國民으로 認‘識

D ~t京留學生， 美國.Ll本사란븐 친정하나 오히펴 !1聯

·中國사람들이 자가들을 濤待한다J2 f 平

ill. 金正H 의 談話에서 나타난 北韓 社會魔{1: 徵戰

D ~t韓은 지난 5 서 27 B r 이1 잇 }l1. ;깐‘lE E- 해. i; JF1! 91 ~;흩n :l 

냐 l 央委員曾 휩lH: 인꾼닫피의 談 11펀 (5. 5) 內까긴 Wh 까얀、는〔{!， 

r A f\:太짧 중심의 우랴 ):\ hl.함 1:義는 낀~짜 κ~101 다」 뿜下익 

I페 談話는 最近 ~t韓의 îrt함뿔 ft f뤘候.;;. rn' 接〔lO?- i긴 +曉까 

고 있어 注目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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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體制批웹j 및 反훌命勢力 技植 憂慮‘

O 北韓은 현재 위로부터는 j훌外動務者 및 體miJ不滿 마l 堅幹部 

둥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는 김還留學生 및 인텔리層을 중 

심으로 體옮IJ 批웹j 勢力이 이、情的으로 廣範圍하게 藏散되고 있 

는 것으로 보임. 

O 금번 金正日의 談話는 資本主義 經濟뿜IJ度의 f훌 i뭘， 反童命分

子들의 政權掌握 둥을 우려함으로써 內部動搖 및 體뿜11批뼈l 

勢力의 實在를 問接的으로 示曉하고 있음. 

〈金正日 談話〉

A 帝國主義者-들이 發展된 資本主義 나라들의 物質的 緊榮이 

資本主義 經濟뽑Ij度의 優越性에 의하여 이룩된 것처 럼 떠 

벌이고 있지만 그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調辯임. 

A 勞動階級의 要求를 具現한 l社會主義 社會에 대한 領導權

을 勞動階級의 黨이 아닌 다른 政黨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社會主義를 빼棄하는 것임. 

A 社會主義 社會의 本性的 要求를 무시하고 勞動階級의 黨

의 領導的 地位와 投뿜l을 弱化시키거나 去勢한다면 反풀 

命分子들이 民心을 誤導히고 政權을 掌握하게 되는 結果

를 빚어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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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르조아 自 由化바람 慢演 훌폈 

O 현 재 北韓에 서 는 幹部 및 -→ ~ftI( 공 &1 西 1J 風物-g i풍 Q] ò} 

는 경향이 만연， 資本主義 製 ni 및 달 G} 갚 따따하 '1 위한 

不正行댐가 橫行하는가 하면 南韓 :tt 값-간 R휠다i 하는 등 ~~$z 

物의 流入이 별다른 힘강 ~i 應없이 -Uft s 1 이 01 L一
μ、 L 깃 o 파 

보임. 

O 金正日은 同 談話를 통해 쥬f國主義者둡고t tZ勳듭이 ，센‘센 zft 
、

的 훔透를 敢行， 부르조아 터 F꺼 ft 바딴용- 불이 닝으얀1 

도하고 있다고 홈告함으로써 ~t韓에 사 t‘1 ftl . r읍~ y{ 맨.;얘 

로 인한 社會速脫 現象이 深 ft되고 。 1 0 。
λ).， tlτF 뭔、만친하고 01 

M 

。-n 

(金正 티 談 i活〉

A 帝國主義者틀과 反動들이 람-會主義 나이 딘-이1 대 한 ‘벤밴、 :t 

ft的 첩i훌策動윤 악란하게 씬이고 인仁엇f↑ oj1 1, 1 Ej} 이 

과도 /펀‘뻗、썼育휩業븐 약화시커맨 ’- !죠야 1"1 rtl H: ll} 만이 

들어올 수 있유. 

부로부터 田 *D ú서 O 곤 
，ι、 1 1:. ‘ 口‘'J -=-二L Ji解시카 려는 ‘닦 l랫l t: 賣홉- 갚 91 하맹#-3-

A 社會主義 나라에 부르조아 n 대 ft 1I}딴-카 꽉이 닝이 나1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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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幹部들의 特權的 施惠 排f주 要求

O 北韓의 主要 幹部들은 地位나 略物을 이 용， 각종 不條理를 

F진行하거 나 特權意識을 助長， 주민틀의 不平對象이 되 고 있 

는데， 이것은 결국 共옳主義가 標樣하는 「階級없는 j社會』를 

무색케하는 結果를 초래하고 있음. 

O 金正日의 이번 談話는 幹部들의 特典·特惠를 排투하고 i좁廳 

j쭉白한 품活을 F옳調함으로써， 最近 北韓 高位幹部들의 特權

的 施惠로 인한 住民들의 不滿이 表出되고 있음을 廷빨的으 

“ 로 示曉하고 이 I 
λA、 p

〈金正 日 談話〉

A 일꾼들은 틀을 차리거나 행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 

며， 언제나 健全하고 素朴하게 행동하여야 함. 

A 일꾼들은 私利를 追求하거나 特典·特惠를 바라지 말아야 

하며， 淸廣深白하게 生活해야 함. 

N. 分析·評價

1. 最近 北韓의 社會慶化 動向 特徵

O 北韓體뿜IJ 및 政權에 대한 批웹l 은 ￥쁜 i齊失政·지나친 統뿜1]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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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不澈에 비롯하여 접차 원父子 批웹LC_보까지 톰散되 

고 있으나， 階層 ~IJ 로 多少間의 채賢點쓸 단이 i~ 있는 바， 

- 指導層의 경우， 比뤘的 쳤樣한 f홉·짧채년토 인해 ~t 웰의 

諸般 問題點을 認‘짧하고 있고， 쏟나-: f] 9] 政 m~흙$ 및 꽤L 

橫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tu 많에 대한 컨誠 

心은 比較的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般住民의 경우， 外部와의 情報交流 *k힘uι 인해 ~t웰이 

처한 現實에 대해 無뤘1， 體制批뼈j 보다는 곽선한 ’L t1i ~: 

로 웰i齊失政에 대 한 批뼈j 이 主 ìl.갚 이 루-.J2 았으 I니， 착 야 

이는 金正 H 이 政權 테i面에 부상한 ’70~-ft ~IJ~.V-H tT 

濟가 나빠졌다고 판단， 싼JE U 의 指導:흙 ~띤에 대해 ↑원 

훌훌感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숭 [J 없에 대한 f샤뼈벤FPr IH 

단하며， 

- 짧學生의 경 우는 海外짧學냐l 쩌l 짜한 다양한 f띔報 j즈 ~t~훌.9 1 

現實， 南北韓의 웹.濟隔촌 둥판 비피l 척 스상 il iE[ 훌， -l rl 

北韓의 宣傳에 기만당했다는 분-위시가 쟁 l배하여， 뱀홈!1m:꺼1 

과 함께 金父子갈 공히 :1 r 體하고 01 ~-_ 
μ 」 신이 샤 f뤘인. 

~t韓 l社뺨內의 ri 體뿜11 HL織 倒f싸는- ft 뿜lj .1꺼짧웹뿜!J 9] 차t1 1 

여 러 가 지 어 려 움 에 도 까 1꾀 하 _l~ , 까 j휠 씬 i션 I￥ ’t: .. 인 덴 버 ~퓨 뛰 쉰 

중심으로 일부 불만을 가친 뿜심 1 ~꽤김 TC i휠훌누l 삿 

으로 보이는 바， 이는 h죠 i[ 찌i歐 껏Pr i ￥흩 ~~빼의 ‘’ 2jft 

및 ~t韓의 악화된 원‘햄 ~t 팎와 
나
 끼
 

! 
, ‘ 

n 
1L 

1 
ι
 • 

、

n 
) 서사'6] ñ[ ，~ ft 되 는 {톨 

勢에 있는 컷으토 뻐l 뼈r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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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들은 勢力을 쐐合， 全國的인 地下組織網을 構藥하 

는 段階로까지 發展하고 있고部地域에서는 횟機만 주 

어진다면 「民覆峰起」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推測되는 바， 

이는 향후 北韓의 政局運營파 관련하여 심각한 體뿜IJ威협要 

因으로 작용할 것임. 

O 政策 및 意、識辯護 徵候에 있어서는 北韓指導層이 社會l攻策

變化에 다소 硬直된 立場을 취 하고 있는데 반해般住民 

들은 意識變化에 있어서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좁勢를 보이고 

ol~ 
M P' 

- 그러나 全體的으로 社會零圍氣는 점차 開放零圍氣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最近 北韓當局은 個 A{主~의 建

設 및 轉賣를 허용하는가 하면， 宗敎活動 및 省華도 部

分的으로 認、定하는 훌훌勢에 있고般f主民들은 勞動黨 入

黨을 過去에 비해 별로 重要視하지 않고 服裝도 용樣化되 

는 둥 딩 E섬흉放한 意識雙化 樣相을 表出하고 있음. 

O 검由·開放風湖에 대한 選好는 北韓指導層，-般住民·짧學生 할 

것 없이 대단한 것이어서 資本主義 文物이 流行하는 경향이 

-般化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資本主義의 領廢xft조차 

만연， 體制뼈繹現象의 要因이 되고 01 0_ 
λA. -1그 • 

- 그러나 全體的으로 엽由·開放風湖에 대한 選好는 北韓j社햄 

開放의 가장 큰 動因으로 작용， 결국 社會變化의 起爆뺑j 

f뚱훤j을 할 것 임. 

O 社會不條理 및 遭脫現象은 指導層. -般住民 공히 據散훌톨勢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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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指導層의 경 우 3?6i 收’갚~ ; 't!: _'1’ . -‘웅 HJ( 의 ” -? 

￥쥔溫·勞{뚱‘딘활 둥의 형태 ?II 表面化되고 있음. 

- 특히 휩젊의 상우 r 가진 자」늘 젓올 가져 간다하여 r ’1".，긴꽤l 

節委합會」바고 il흉稱， ’않 i값 t‘ i 짧어! rU 깐 j낀(밸 (t ‘J ι 씬.ijt C-

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t 훌훌 엔tttf암 i툴어1 7;'l. 시 01 L
~~ L. I v, '- 심 사 ~~ 

體힘l 不信 및 構造的 k眉을 나타니}는 한 뼈i ÚlÍ이아 인 
. 

。l~
Mo' 

G 對南認‘識은· 北韓의 高位層. --般 ft R: .짧화4 ’L 각각의 끽-뜩한 f혹 

報入手 채널로 인해 다양한 樣셰올 1f출하고 있는 바， ~t 

韓의 高位層은 南韓의 政펴·웰‘齊짧展에 대해 소 낭 &i 꾀!. EJ. 

南韓을 「훌뾰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f級함 ì'ft 상 -‘; f ; 

民들은 政治·思想、敎育의 영향으보 인해 l휩韓윈- f ￡·팎의 ~.1( 

地·打倒對象」으로 認‘짧하고 이」 
사、 L 

바며 ffi 책A ’‘: 감 Pr i~ 外에 ιl 

의 體짧을 봉해 엄由의 소웅힘은， 반끼￥i 韓 H유깐 !↑흩↑윌; 

의 대상」으로 싫짧하고 있음. 

- 그러나 숭體的으로 南韓의 원i혐웰展 fl ’에 대 해 ι| 는 01: -_ 싱 

도 認‘知， 과거 一 Jj 的 . ~:Æ(t) 홈t f휘 it‘ i값잔 넓이 되깨~ 1 .1'_ 

있는 것으로 分析됩. 

2. 向後 北韓의 社會뿔化 展望

O 北韓 -F- 쩌꺼 l껴 I랜 Ú~J _0_ ←.'T~ M~~ I ’ 1 

’ 
멧歐 91 1( t1t.~ .y，#훌 엇， 

國際1fçJ!:主義 j펀’받·體 full 의 뼈뺑 - 1 닌 1.1 '. 셔 t1Ur!’Jη_ .'T'• "1 1차뿔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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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들은 勢力을 떼合， 全國的인 地下組織網을 構集하 

는 段階로까지 發展하고 있고， 一部地域에서는 흉g機만 주 

어진다면 r民覆훌훌起」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推測되는 바， 

이는 향후 北韓의 政局運營과 관련하여 심각한 體制威협홈 

因으로 작용할 것임. 

O 政策 및 意‘識辯護 徵候에 있어서는 北韓指導層이 ifrt會l앉策 

變化에 다소 硬直된 立場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般住民 

들은 意識變化에 있어서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쫓勢를 보이고 

이~ 
Mo. 

- 그러나 全體的으로 社會零圍氣는 점차 開放零圍氣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最近 北韓當局은 個A住힘의 建

設 및 轉賣를 허 용하는가 하면， 宗敎活動 및 省華도 部

分的으로 認定하는 趙勢에 있고， 一般住民들은 勞動黨 入

黨을 過去에 비해 별로 重要視하지 않고 服裝도 多樣化되 

는 둥 턴由흉放한 意識變化 樣相을 表出하고 있음. 

O 엄由·開放風湖에 대한 選好는 北韓指導層 0-般住民·留學生 할 

것 없이 대단한 것이어서 資本主義 文物이 流行하는 경향이 

一般化되어 있으며， 느
 」

로
 

으
 

처
 「

너
 }
ι
 

너
 -
기
 

資本主義의 類廢文化조차 

만연， 體뿜IJ 뼈繹現象의 要因이 되고 01 0_ 
M '[J 0 

- 그러나 全體的으로 냄由·開放風湖에 대한 選好는 北韓l社會

開放의 가장 큰 動因으로 작용， 결국 社會變化의 起爆햄] 

f뚱뿜l을 할 것‘임. 

O 社會不條理 및 i젤脫現象유 指導層 0-般f主民 공히 據散훌톨勢에 

-150-



있는데， 指導層의 경우 金삶收뚱· 形뺀 SL ， - -般 ftK의 

￥죄溫·勞{뚱‘암홉 둥의 형 태로 表面化되고 있음. 

서 o 
。 -r

- 특히 훤짧의 경우 r가진 자j 들 것을 가져 간다하여 r ’L 꾀-싸l 

節委員會」라고 通稱， 짧값 H 體에 대 한 펴뾰 (tJ {~싼 1ii S- 나 

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 社會低邊에 깐바있는 신각한 

體힘l 不信 및 構造的 ιf홈을 나타내늠 한 뼈ýúti 이 i과 한 -;; 

。 1 깅L 
Mo' 

O 對南認識은- 北韓의 高{立層.-般住民·留學生 각각의 꽉특젠 ↑츄 

報入手 채널로 인해 다양한 樣相올 표출허고 있는 바， 北

韓의 高位層은 南韓의 政治·經濟發展에 대해 소상히 하!놨1. 

南韓을 「홈뾰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f級幹해 빛 -_1fL 

民들은 政治·思想、敎育의 영향으로 인해 南韓을 「美帝의 Ml( 

地·打倒對象」으로 認議하고 있는 반면， 앓웰~'E뜰은 j훌外에 서 

의 體짧을 동해 엄 由의 소중함윤 만끽， 南韓 훌t함뜸 ! ↑흩↑휠 

의 대상」으로 認畵하고 이으M p. 

- 그러나 全體的으로 南韓의 ￥쪼i짝發展f!l에 대해사는 이 정 

도 認、知， 과거 --方的·송定的 흉H힘하J 패?- 많 이 되 색뇌」I 

있는 것으로 分析됨. 

2. 向後 北韓의 社會變化 展望

O 北韓은 現효 外部맘]으보 i￥ H뿜 렛 東밑X9~ 1( L1t.& ￥빼빵， 

國際共흩主義 湮춰t·體뿜11 의 뼈壞， jGl 」 r 씨 l땐 rn:">- 되 "1 ~차뿔 I 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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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計劃經濟의 한계로 인한 經情沈뿜， 住民들의 담由에 대 

한 期待 欲求 둥 改혹을·開放에 대한 內·外壓에 直面， 어떠 

한 形態로든 變化를 試圖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처해 

있음. 

- 그러나 北韓 指導層은 東歐 社會主義 諸國의 沒洛과 같은 

前輔을 밟지 않기 위해 國內外 情勢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最小化하기 위해 『위로부터의 改

章J ， 즉 『統밟1] 펀 變化』만을 시도하고 있음. 

O 한편 最近 北韓住民들은 制限的이나마 誼北f홈뻔를 퉁한 西方
‘ 

文物의 流入， 韓·蘇 修交와 韓國의 對蘇借款 支援報道에 따 

른 韓國의 政治·經濟 發展相 認知， 그리고 무엇보다도 全國

各界各層에 分散配置된 검還 留學生들을 통한 外部情報의 知

得 둥으로 北韓의 政治·經濟的 問題點을 비로소 됨覺하기 

시작 r아래로부터의 變化』 欲求도 서서히 뼈動하고 이~ λ"D • 

- 특히 海外勳務者 빛 留學生·敎授 둥 知識層은 北韓의 閒

짧體밟IJ 및 統뿜IJ • 獨載政治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反政府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이들을 중심으로 反體뿜1] 組織 徵候

도 보이뇨 드
。
 

이
 샤
 

심상치 않은 조짐도 感知되고 있음. 

O 어쨌든 北韓 指導層의 『意圖된 變化』이든 一般住民들의 「자 

연스런 變ftJ이든 지금 北韓社會는 變化局面에 접해 있으며， 

이러한 上·下層部의 變化움직임은 서로 어떻게 적절히 調和

를 이루면서 外部의 改章 · 開放 바람에 대처해 나가느냐가 

北韓 社會뿔化 向背의 중요한 關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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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
，

-한 1主t(늘의 I 밑으로부터의 G1.￥」 欲;}(가 L層 I댐의 

r統힘l 된 뿔ftJ 意圖를 상회 하펴 할 경 우， ~t韓 指흘層븐 

體뿜1I威협要因으로 간주， 보다 硬Lû:된 쭉했닫 톰i待힐 것이 

며， 

- 반대로 北韓指導層의 è!{￥意志가 -~ì {tJ~ 갈-의 쐐샤欲f 에 

현저히 미홉할 경우， 敎뭔·學T 등 ?1 덴버충윤 숭선 P-3’ 

한 體뿜11 不滿勢力은 보다 廣範圍하기1 화산번 것인. 

O 따라서 이상의 內容윤 *Ef}해 복 때， it韓指導탐fL 內外 91

狀況變化에 적절히 對l뿔하면서도 주민뜯의 政펌밴뺀‘ t'J tf 옥 

강화， 北韓社會를 당분간 끄틀의 r意圖l 된 改￥'-J 어l 의해 ~ 

導해 나가려 할 것으로 展헐됨. 

- 다만 모택동의 死後 中國에서의 뿔化와 마찬가지보 ì U IÂ 

의 死後에도 指導勢力間의 알력으로 인한 樓力홉水껴象 i엠 

程에서 流人될 각종 情햄 1잊 西 h "k.物로 인해 ~t韓 ft l( 

들이 r世界속의 北韓J JM.實을 직 십 確짧 ~L간의 ~t 훼 

支配勢力에 대한 미으_ (') 1 
r二 p +f니 t 되 熾散관! /J _9_ d - r- , li_ 맙뿜1/ 

및 不滿勢力:4 連緊되이 보다 꾀:進 (n 인 뭘 ft. 즉 r ￥ lfiJ 

의 段 I흉로까지 發展할 可能1t 노 십t 除한 ;; 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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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聯事흉휩〉 관련 北韓言論의 報i홉 i 

〈소련 사태 관련〉 

1 問題의 提起

O 北韓은 이번 흙聯事態와 관련하여 고르바초프 失斷事實을 異

例的으로 신속히 報道하는가 하면 r로동신문』 論說 둥을 통 

해 對外政策의 꿇硬旅回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注目됨. 

O 이러한 北韓言論의 報道態度는 勞動黨의 方針이나 政策을 

方的으로 支持·宣傳하여 온 北韓言論의 屬性에 비추어 볼때， 

事前 北韓指導部의 세심한 政策的 配慮、에 의한 것이기 때문 

에 이를 分析해 보는 것은 향후 北韓의 政策方向을 가늠해 

보는 중요한 試金石이 될 수 있을 것임. 

2 北韓言論의 報道態度 推移

o r3 日 天下』로 끝난 蘇聯事態와 관련하여 北韓言論의 報道內容

은 量的·質的인 面에서 時時刻刻 報道態度를 달리하고 있는 

바， 그 推移는 fili速報道』 • 『技좋· 詳細報道』 • 『縮小報道j • 

「報道統힘JJ 둥의 變化樣相을 보이고 있음. 

천째날 : 8. 19 I 관速報道 

* 고르바초프 失빼 첫 報道(中·平放， 19: 00) 

* 흙聯 非常事態委 呼訴文 發表(中放， 2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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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北韓은 고르바초프의 失빼消息‘을 타스通信의 첫 rr電(8. 19, 

12 : 18, 韓園時間) 이후 7時間만인 이날 F 午 7 時 中 i차 및 

2f훌放送의 非正規 뉴스轉道블 통해 異例的으보 선속히 짧道 

(北韓의 저녁뉴스 報道는 6時 8時 9 時， 10 時， 12時에 있고， 

7 時， 11 時는 없음) 

1989. 6. 4 中國 天安問 統血훌感의 성 우， 事件-끓生 7H 반 

인 6. 11 r로동신문』 첫 反뺀‘ 

- 1989. 12. 22. 루마니 아 차우체스구 뽑制뼈壞 상 우， 훌件함 

生 5 日만인 12. 27 外交部 代辯A 뿔 U껴 發}{(中央放i웅) 

둘째날 8. 20 ttl훌 詳훌B報i훌 

* 蘇聯 國家非常事應委 決定書 1號 發表(마1. 平없， 10: 00) 

* 훌홍聯 國家非常事態委 決定書 2號 훌훌表(中·平放， 10: 05) 

* 모스크바市 일원 非常事態 實施 政令 함表 

(中 .f- 放， 10: 07) 

* 全聯盟 戰爭老兵·勞動JfJ勞者 및 tì聯*鷹 老兵理.事슐， 

非常事態 支持 呼訴文 發表 (中·平t/J.， 10: 09) 

C 北韓의 報道內容은 市場經濟의 無秋다· tf꽤L 등갚 ?핏빼한 Jþ 

常事態委의 rnf訴文1.r決定뿔」 둥만?r fX 후 __ L 수 tξ 상새 

히 報道한 反面， 市民들의 li 쿠데타 움객인 둥에 대한 햄펴 

는 철저히 外面.함으로써 옳聯의 {몽댄同歸 움직인에 f갑1 接 trJ 인 

支持表明 印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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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날 : 8. 21 I 縮小 簡略報道

* 蘇聯 內務相， 러시아 內務相의 軍官學生 派遺命令 取消

(平放 I 17: 08) 

* 모스크바市 衛항司令官， 모스크바市에 通行禁止 實施通報

(平放I 17: 08) 

C 쿠데타 指導部에 대한 世界 各國의 非難與論， 蘇聯 市民들의 

완강한 低抗， 쿠데타指導部 內部의 홉藏探化 등으로 쿠데타 

成功 可能性이 *폼꽉흉해지자 北韓言論의 報道態度는 전날의 全

文報道와는 달리 지극히 簡略한 縮小報道로 族며 

넷째날 : 8. 22 報道統制

* 고르바초프 復歸聲明 (中 · 平放I 12: 20) 

G 쿠데타가 失敗로 끝나고 고르바초프.의 復歸가 確實해지자 고 

르바초프 復歸에 대한 簡略한 事實報道 以後 一切의 報道를 

統制

- 다만 北韓 「中央通 f言」은 8.22 午後 對外뽕口 를 통해 金永

南 外交部長이 고르바초프 支持를 表明했다고 報道(國內報

道는 -切 없음) 

3 論說에서 나타난 램硬雄回 움직임 

c 北韓은 8. 19 蘇聯 共塵黨 嗤硬保守勢力에 의한 軍事쿠데타가 

發生하자 이를 北韓情勢의 유리한 局面으로 간주I 8. 20 - 21 

兩日間에 걸쳐 「로동신문』 論說·論評을 통해 彈硬度높은 論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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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구사， 對外政뚫의 옳硬旅回 조집올 보인 바 있유. 

8 20 r로돔신문』 꿇說 l 
“ 엄호의 기치따라 社흩主훌훌 길로 

나가는 것은 歷史의 흐픔이 다" 

O 北韓은 고르바초프 失빼 하루만인 이날 「보농선문」 누 I홉j 에 

걸쳐 揚載한 論說에서 함t曾主義의 必觸을 5옳潤하고 출本主훌훌 

社會의 多黨힘l를 非難하는 가운데， “北韓은 社슐主義 {닙念에 

따라 계속 關爭해 나갈 것”이라고 빼明 

- 특히 同 論說은 “歷史發展 法則의 흐름에 週行할 때는 

그 누구든 破滅을 면치 못할 것”이 라고 禮調함으로써 고 

르바초프 失빼에 대한 北韓 指導륨의 鼓舞된 rlL、中」윤 含

홉홉性 있게 示曉

8 21 r로돔신문』 諸흙 l “危險한 共짧結한” 

G 北韓의 核開發과 關聯한 韓-美 H 의 共[꾀對뺀‘方案월. ~F難한 

同 論說을 통해 『 日 本反動」이 라는 서}듭앙릅 10차례 구사， 지 

난해 北韓의 對日 修交協商 이래 티밟lj 해 온 對 H 뼈 i효뺀度 

와 對照를 이룸으로써 對外政策의 뤘硬旅떼 u[ 能↑1:블 示뺏 

4. 分析·評價

O 北韓은 쿠데타 初期 흙聯軍部 端硬派의 ~At훌이 北웰의 改풀 

·開放에 대한 國際的인 壓力파 원(뺀 ~J앉 R보 인한 ftK듭의 

不滿高 i朝 둥 現在 北韓이 안고 있는 짧題뜰씌- 빠싸하 f- 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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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리한 局面이 造成될 것이란 뼈j 斷下에 異例的으로 선 

속히 報道하는 한편， 쿠데 타 指導部의 「決定書J . r 呼訴文」 만 

을 抗좋하여 그 숲文을 상세히 報道함으로써 事實上 쿠데타 

指導部를 間接的으로 支持하는 立場을 취 하였음. 

C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쿠데타 指導部의 互解~~股이 보이면 

서 事態가 反轉되자 報道內容을 지극히 簡略한 事實報道에 

局限， 고르바초프의 復歸聲明을 끝으로 國內에서의 훌후聯事態 

關聯報道를 -切 統뿜i] 하고 있는 바， 이는 事態反轉에 따른 

北韓指導部의 심한 『낭패갇」을 反證하고 있음. 

C 結局 蘇聯事態 初期 北韓이 보여 주었던 對外政策 §옳硬旅며 

可能性은 일단 F原、因提供 -橋」와 함께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 나 ?南北高位級會談」 등 諸般 南北關係는 -定期間의 

r調훨期」를 거친 후에야 正常化될 것으로 보임. 

* 8. 23 r南北高位級會談j 責任連絡官 接觸時 第 4lk 會談을 

10. 22-25 平壞에서 開f뿔키로 合意‘

이와한께 北韓은 向後 f훌見된 蘇聯에서의 保守派 沒落과 改

章派 得勢로 인해 보다 팽배해 질 體制危機意識을 解消하기 

의 셈 各種 뜸論媒體를 動員， 資本主義體뿜1] 의 否定的 ↑빼面을 

늑초등몽하며 /-1 
iε 

>-i C: 
L- ~. 

(포 f풋들의 ‘댄想、敎育 禮化에 더욱 注力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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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과 <i.凡民族大會〉

1. ’ 90年 第 1 次 싸民族大會 

〈大홈 뺨훌〉 

G ’90. 8. 13- 16 間 티頭[1J (開幕式， 흩R國統 -太 li i1t 發隊~\ ) 

平壞(m:究討論會 l훌훌t모임， 開훌.r\)， 板 rllJ하 ~t1뻐地域(~太# 

및 統-文化행) 둥에 서 進行

C 北韓個~ 600名， 親北 海外f홉뼈 400餘名 둥 1 ，000짧名 흉加 

〈採훌 文件〉

o r大會決議文J ， r海內外 떼뻐에게 보내는 呼訴文J ， r .1t 障 챔 

局에 보내는 펀지 J ， r 美國 大統領에게 보내는 펀지 j ， rl~ 

事務總長에게 보내는 편지』 풍 

< 王 要 內 容 >--
0 聯햄밟11 統-實現

G 北南間 不可털宣감， 대~朝환활 rß美 i월 1故니t ~ 흙유짜 tf:{;• 뼈 · 

美 2者會談 實혜， 朝 · 美댐] 平￥[J thh定 원%f/i 

O 北南 軍縮協商， 北南 連f흙會議 f휩 f홉 

O 南朝雖의 UN 單獨加入 Ji 환， 北빼 CN 1 讀席 共 f，iJ tJU 人

C 콘크리트障활 除 L ， 國家保安法 廢 11:. 뼈j 束者 釋 tI1， TS 냐 I tt-. 

O 南朝蘇의 民族太父: ~fit m義는 굽~Jtt聊j 

0 南朝解 파쇼軍事政權 打f정l關띨 展開

C 北南間익 모든 問題는 美國이 힘 ~J링fIJ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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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凡民族大會 共同運營委”는 大會 終 r 後(8. 19) 平壞에서 黃哲

曉의 찮義에 따라 南北韓· 海外代表로 “祖國統一 j凡民族聯合”을 

組織할 것을 決議

※ 第 1 ik ?凡民族大會의 成立課程

;’99. 8. 8: 서울에서 「韓半島 平和와 統-을 위한 世界大會

및 i凡民族大會 推進本部J 發足

※ 文益煥 둥 在野A士 1 ，000餘名 參加

。 8. 28: 同 『推進本部J ， ’88. 9. 17 -10. 2 퍼民族大會 開

健 決定

※ 祖平統， ('凡民族大會開健 支持 및 參加 意思 表明

G ’89. 1. 21: 同 「推進本部』 中心으로 全民聯(全國民族民主運動聯

合) 結成

;’90. 6 - 8 퍼民族大會 北剛本部， 南剛本部， 海外本部 : 베를린， 

서울， 平壞에서 況民族大會 開健를 위한 擺備會談

3回 開{뿔 

2. 祖園統-i凡民族聯合(況民聯)의 結成과 性格

〈結 成〉

c ’90. 8의 第 1 Zk 平壞 況民族大會 決定에 따라 同年 11. 9-

21 間 開健된 “베를린 3者會談”에서 rm.民聯』 結成 및 事業

計훌l 에 合意

※ 위 3者會談 參加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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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휩얘 이 해 학 ('í~ L(~암 11!ik쩌윈; -￡ LA K ), -E 싱 우-( j ljl썩 Tt% +; & 

따.!z)， 조용술(/nJ 共H滾t()

· 北뻐 : 천급젤(，fiíi LF함 폐 fi~k) 

· 海外 : 황 삭 영 ( 獨)， 정 규 1성 ( 獨 ), 임 1낀 삭 ( 덴 마 二1) ，

이행우(웃)， 김현한(풋) 

C 용l織 및 짧 :Jtf바빼1 

월1織 

·共!매議 H: 3 名(때·北·海外 各 1 名)

·副議R: 36名(南·北·海外 各 12名)

·中맛委員쩍委員 120名(때·北·海外 各 40 名)

·베를린에 共 l매事精局 i많 l뽑: 

※ 細핍;짧l織 ~IJ表 參뺏、 

結成時期

·海外本部는 ’ 90年f 까지 

·펴·北韓 本핍j는 ’91. 1 月 f 깨지 

ι 事業납훌3 

’91. 8. 15 센j 後 1 ;A~ H r 갑1 서울-에서 끼피 ìj~(J{ l샤族 j~~~ 원 lH 

6. 25 대j 後 아시아·짜 /1 ‘ );:J Jrt~Jti~1’!’;‘ fbii 위 r안 L껴원fff;}&::-

서울에 서 뷰됨 nr 

l휩 .Jt. 海外 X化도d파隊 t~ 해 :/1:( 때-Uih ξ;ü~1 : 파↑찬바자) 

勞휠bfî. 農t( .. ~↑1.fr家 · 티‘論 · J?lliL 의 分뺨꺼Ij )민‘!?꺼l JU -L 

※ Ö'l L(l剛의 빼l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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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祖團統-파民族聯合 ! 

「--

! 北 剛 本 部
~ 

i합 f則 ;추 핍; 
i훌 備 委

1 j ( 9] l 23) 
L • ••• ←一←→-←

i홈備委員會 : 

tr91 l판5) 
훌훌 長 : 

j 尹 基 福
둠Ij 議 長 : 
터 仁 俊
등(12 名) 

中 央委員 : 
康 英 變
등(40名 

文 益 ~t횟 

實行委員長:
李 E E크} 觀

準備쫓員: 
李 海 學
등(100t) 

實行委員:

金 希 宣
등(20名) 

海外本部

( ’90. 12. 16) 

議 長:
尹 伊 훌§ 

副議長:
정 규 며。 

등 (12名) 

中央委員:
여o 긴 ;ζr 

등 (40名) 

-기 

共同事務局

(’91. 1. 17) 
r-• ---- ---• •-•• 

實務總、長:
林 民 植

代辯 A:
黃 哲 H英

※ 其他 地域本部 : 유럽地域本部(’90. 9. 15) , 日 本地域本部

〈性 格〉

G 組織텀標 

- “ 7. 4 南北共同聲明의 3大 原則과 ~R民族大會에서의 決議

를 基本鋼領으로 범主的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모든 사람들 

의 ￥IJ 害와 要求를 代辦하는 全民族的인 統一運動機構” 標佛

“朝활(韓) 半島에서 外國軍澈i많， 核武器澈去， 軍備·武力減縮，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 國家保安法 澈廢， L'N 分離加

入 反對와 不可慢宣言을 강력 하게 個求”

※ ’90. 11 퍼民聯 結成時 發表된 『共同宣言文』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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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힘J構 Ift. 

北 1빼本部 : 훌훌長團 (13 名 ψ 12 名) 및 I ~J 잇￡합 (.10 ?'l I~J 25κ) 01 

대 부분이 黨 · 政 I넘'i{{[ 함핍5 

i활外1.:部 ; 尹f尹훌 훌훌f(， 林h:~훨 事務總‘ ft 능 1홉成 iJ jr 핍이 .Jt 

韓윤 수시 出入하면서 北韓統-路綠 t 1'￥ 및 fι 

韓·反美活動 展開

-南剛本部 f훌備委:文益煥 둥 構成員 거의 숭혀이 11 Jf'i ~f . 1"i 

體옮iJ ^士

C 따라서 「퍼民聯』은 

- 北韓 主導下에 철저한 觀北·反韓A物들로 F홈成되이 

- 北韓의 統一 및 對南路線을 支持·페調하는 北韓 統 -뭘線 

戰術의 前衛組織體임. 

-163 



“;凡民聯”“全民聯"“北韓"j凡民族大會와 . 
m 

짧識〉 대한 <'‘싸民聯”에 

識듣키P 
wυ 

니
 

r 

π
 

숲民族的인 祖國統-윤 達成하려는 =R族大團結로써 

/깔-닫윌황力의 聯읍體 

支持·贊同하는 3大原則을 祖國統-南北共同聲明의 = 7. 4 

團體와 人士들의 統一運動機構

쉰 j[民聯北f則本部 聲明(’9 1. 2. 4) 韓北

目標로 하눈 美軍澈收， 核武器澈去， 武力減縮， 不:파民聯。1 

可 f쫓宣言採擇， CN 單獨加入反對， 平和協定 精結， 國家保安

法廢止 등은 統一의 必須的 要素-

;? 서울 i凡民聯 關係者 줬웹j 관련 全今哲(祖平統뭄Ij委員長) 

의 “證言文" (’91. 4. 18, 中放)

統一勢力이 思想、·理念·政見윤 超越모든 : 南과 北·海外의 

하여 參加하는 全民族的 統-戰線體

R樂主分斷f웹휩 it 政策플 a對하는 : 美帝와 現파쇼政權의 ;Jt f풋聯 

導의 反外熱， a獨값 統一運動機構퍼” 南

凡R聯南 j則本잃 i홈 f핸쫓(全民聯) 發강 “싸民聯의 性#섣 部」￥;

과 意義"(’9 1. 1. 23) i훌備쫓 

L ’90. 11 베를린 3者會談의 “決定事項”이 퍼民聯 |벼 1則本部 (全R聯)

i흩備委의 決定事J頁과 -致함을 確품‘함. 

※ 베를린會談 終 T 後 l휩 f뻐本部準備委 聲明(’90. 11. 23) 

간 2. 뻐民聯의 結成과 性格〉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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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分

〈“ i凡民族大홉”어| 대한 認뿔〉 

認 훌훌 

08. 15 퍼民族大슐는 北과 南， 海外의 各￥t 各層 [uJij틴늘의 

意思를 代辦하는 民族民主團體들파 AJ듭의 歷핏 trJ 인 對

話의 마당이며 民族的 和合파 統 一깨商의 선싱 판 에~~빠인. 

北 韓 1 0 祖國統一을 위하여 關爭하는 海內外 모는 뻐體둡파 *fl織
들은 서로 聯合하여 全民族的인 統-厭線올 形fî1.하고 聯

j凡民聯

南 個j

本 部

準備委

(全民聯)

해國家 創立方案을 철저히 固守해야 함. 

※ ’90年 퍼民族大슐 閒幕 관련 로동신문 홉삼(’90. 8. 18. 

“용 民族이 떨쳐나서 統-偉業 이룩하자”) 

。싸民族大슐 김畢運動은 海內外 統-力量이 j훌함·톨해멸의 소 

중함과 威力을 직접 體짧하는 햇機가 되었으며， 海內外 統

一力量은 이 大홈를 통하여 統-훌動올 共同으로 展開하 

는 것을 模索하기 위 한 基本立場올 일치시켜 하나의 힘i熾 

을 結없할 수 있는 準備들 갓추게 되었음. 

※ 全民聯의 i凡民聯南 OOJ 本部 팩*.備쫓 함表 

“ i凡民聯의 性格과 意‘義" (’9 1. 1. 23) 

; ’90. 8. 15 板門店 i凡R:族太슐의 Ü~~훌써容늘을-1持함. 

※ i凡民族太會 南剛本部(숭K聯) ~차讀文(’90. 8. 17) 

3 ’ 91 年代 統一의 길을 共 I퍼으보 確홉‘하고 Kã롯 Jt [líJ Ql *X--

擔保를 確定하며 民族的 和解와 뼈감의 뺑機릅 얀 이 나 

j凡 民 聯 | 아가려는 統一大빼典임. 

※ j凡民聯共同讓長 겪 海外本部讀 f호 尹fft훨 談를판 

(’91. 7. 25 中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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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91 年 第2次 ;凡民族大會와 北韓

j 北韓은 금년들어 金日成 新年짧에서 거듭 提示된 “各界各層

의 共同戰線 形成" “民族統-政治協商會議 김集“ 方針에 따라 

對南擾홉L戰術을 구사해 오고 있는 바 

- 當局및 非當局間 對話의 拉行推進

- 퍼民族大會와 좁年學生統-大祝典 開健

응fj~t 狗束者에 환問團 派遺 등을 

主要素材로 持續的· 多角的인 對南攻勢를 展開하는 二重性을 보 

01 71 이으 
1-‘.M '0 • 

〈當局 및 非當局間 對話의 파行推進〉 

c 北韓은 南北韓 當局間의 第4 Zk 南北高位級會談(2.25 環定)을 

T/S ’91 뢰11 轉을 구실로 一方的으로 延期시킨 (2. 18) 이후 

우리剛의 再開提議(4. 8)도 不當한 前提條件을 내세워 #巨否

(4. 10) 하였으나， 그들의 對美· 日 關係 改善 UN加入

國際的 與件造成을 위 해 對話再開를 要請하여 왔음(7. 11) 

] 그러나 우리社會의 -部 在野 및 運動團 등 非當局을 對象

으로 한 對話攻勢는 持續的으로 展開， 社會混홉L을 企圖하였음. 

드
 
0 

1. 8: 民族統-빼商會議 北剛本部 造成(議長 : 朴成哲)

및 會議김集 f足求 對南便紙 採擇

. -2. 8: 勞動·社民·좁友黨→平民·民主·民樂黨代表 平壞김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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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3. 7: 職總·農動盟·學生委→全勞때·全農·숭大 tg，에 ￥f 듭1ï t훌훌훌 

-3. 20 : 文훌總、·敎職盟·女盟→民훌總·全敎祖·太韓觸人흡 對홈홉f훌흩톨 

• 5. 29 : 南北政治 A. 學者· 등讀A 太討훌융슐開 f뿔 ~讀 둠 

〈第2次 i凡民族大흩와 톱年톨生 統-大祝典〉

。 北韓은 금년 1. 25 “퍼民聯北剛本部" (讀長 : 尹基福 빼平統 

몹Ij委員長)를 結成한 다음 

- 4. 21 尹基福 名義의 南 1聊本部結rtt. 準備委 앞 {뽕紙(}1ú효公 

開)를 통해 南없u本部의 조속한 結成올 1足求하고， 海外추:gß 

와 함께 5 月 한달을 “南剛本部結成 支援빼爭期間”으로 ii 

定하였음을 通報하였음. 

- 6. 29-31에는 全今哲(北剛本部 副議長)을 베를린홈홉에 훌 

加시켜 “第2ìX?凡民族大슐 計훌IJ" 및 i凡民聯의 “뼈領" “없 

約” 둥을 決定케 하였음. 

※ 同 會議에는 海外本部·北tJnJ 만 흉加， 빼-剛은 술太 tg，所빼 

男女學生 2名이 參觀

※ 同 베를린會談 決Æ 第2lk;HJt族太참 빠횟 
‘ --------‘----- - ---

會 名 『祖國의 平젠j 와 統一을 위 한 第 2ìk (凡h:族太혐j 
」

期間·場所 199 1. 8. 12 - 18, 서 한， ~);짝단 8. 15 
-•-••-•-1 

參 加 北·海外 各各 代表 300t. 융加人 700~ 
-1 

討論會， 文化뽕 

※ 大會前 北 1떼本部 : LJ !iti [1 1 ---0 #i 門!하 統-一)시 {fi훈 

行 事 海外本部 : 7. 15 8. 15 問 t핸 t훌 ~Il 로 

“非f~平뺀] .빼빼統一을 위한 

共同톰해爭” i훌fT 

其 他
O 大슐期間中 슐太1싸 發起 統--方훗 ~훌훌 

C 大會期間中 南北·海外홉 if學牛 統一}~빠뼈 進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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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 베를린會談 決定 i凡民聯|의 鋼領

@ 自主， 平和統 民族大團結의 祖國統一 3大原則을 견지하고 

聯해밟IJ 形態의 統-國家를 創立

@ 祖國體土에서 美軍파 核武器를 澈收시키고 朝雖半島를 非核
平和地帶化

@ 思想、과 밟IJ 度， 政見과 信때의 차이에 관계없이 各界 同뻐 

들의 民族的 團合을 圖課하고 i凡民聯 組織을 행化하며， ’90 

年代에 統-하기 위한 關爭을 學族的 愛國運動으로 廣大

發展

※ 同 베를린會談 採擇文件 要답 

。 8月의 서울況民族大會는 우리의 統-進軍에 있어서 중요한 

里程表가 될 것임. 

O 分製主義 勢力들이 말로는 統-을 떠들면서도 統-運動에 

앞장선 수많은 愛國A士들을 철창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狀況임. 

。 南쪽 當局이 진정으로 民族和解와 祖國統一의 뭇을 갖고 

있다면 우선 國家保安法을 澈廢하고 철창속에 갇혀있는 統

-A土들을 지체없이 釋放하여야 함. 

o <:凡民聯 南剛本部 結成을 聲援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執權勢

力의 反統一的 策動을 뻐彈하는 엄한 목소리를 같이 들을 

수 밖에 없는 現實을 直視하며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 

統-의 그날까지 進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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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北韓은 퍼] 베를린準備슐讀 以後 7 시 늘이 이단바 “第 2iX

j凡民族大會”를 내세운 對때3 宣傳J.i혔률 대대적으노 뾰開하，] 

시작하였음-

- 7. 10 서울 準備슐議(7. 18) 參加代表뼈(5 名) 名월i 감- 發 I~

하고， 같은날 尹基福이 崔浩中 副總理 앞 電i벼文과 ~~굶둡 

통해 北個l 代表團의 서울 派遺 許容(7. 17) 파 第 2 ik (Jt 

民族大會에 南剛 當局의 呼l應‘올 fll求하였읍. 

- 7. 11 우리剛은 “ r~凡民聯 南閒本部 結成 t홈備委』가 國民的

代表性이 없을 뿐 아니라， 不法團g훌 훌疑로 鐘휩l 에 훌留中 

이므로 이들 團體 主管行事는 許容할 수 없고 南北間의 

共同行事는 南北間의 合意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內

容의 回信電通文을 보냈음. 

O 한편， 우리측은 7. 12 盧大統領이 “民族共同뼈 回復”올 위 한 

對北提義를 한데 이어 7. 15 崔톱Ij總理도 급년의 8. 15 46 

週年을 찢機로 共同 慶祝行事 둥 r8. 15 統-太行進」을 빼

北當局·民間團體가 共同으로 進行할 것을 提讀하였음. 

※ 大統領의 提議 : 7. 12 第5期 r民主平統」 出뻐Ä r펌슐훌￥ 

O 그러나 北韓은 우리측의 위 두가지 提홉툴 全面맏]으로 깐}깜， 

非難하고 나섰는 바 

- 盧大統領의 7. 12 提義에 대해서는 7. 14 로동신문 흡 

評(“分짧主훌훌者의 고루한 統一걷趙")을 통하여 선랄히 4F難

하고 民族統-政治協商율훌훌 f법 R훌 f싫슬훌보 맞섰음-(7. 14 朴

成哲 同讓長 談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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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뭄IJ總理의 7. 15 提義에 대해서도 7. 16 尹基福 祖平統

물IJ委員長 名義의 談話로 일단 桓否한 다음 꺼民族大會 중 

심 의 i뾰提훌훌를 내 놓 았음. 

※ 尹基福 談話要답 

o~凡民族大會와 훔年學生統-大祝典에 南韓의 A士들 參與， 南

韓當局은 위 두 行事 保障

oí凡民族大會， 좁年學生統-祝典에 j凡民聯 以後 團體 參與

O 南北·海外f則의 準備會議를 7. 25 서울에서 開健하고 同會議

開健前까지 i凡民聯·全大協 關係者 釋放

O 이에 대해 우리측은 7. 19 當局과 各界各層 社會團體(88個)

가 참여 한 f8. 15 統-大行進 行事準備委J (委員長 : 金행植 

民統議長)를 構成하고 板門店에서 8. 15 統一大行進 準備會

議를 開f崔하자고 北剛에 提議하였음(7. 20, 7. 23 對南 電

通文 2 回)

C 그러나 北韓은 7. 16 尹基福의 i흰提議 이후 7月末 現在까 

지 그들의 많存立場을 固守한 채 연일 報道媒體， 對南宣鷹機

構인 祖平統， 祖戰 및 i凡民聯 北剛本部의 聲明， 談話， 抗議

文 동을 통해 集中的인 對南排諸과 함께 對南 統一熱氣의 

擺散을 企圖하고 있음. 

※ 祖平統 聲明 (7. 22) , 祖戰 非常擺大會議 聲明(7. 25) , 海外

本部 議長 尹伊훌 談話(7. 25) , 1凡民聯 北뼈!’本部 抗議文(7.

26)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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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1
M F후쩌j 시키고 함께 m.R族太會와 第2ìk현재 北韓이 O 

“뽑年學生統-大耐典”은 

금년 

'
τr 

l휘北 · 海外 R1- 少~뿔얘 햇機로 15를 8. 全大째이 16 

서울에 

4. 

것울 1&讀한 갖자고 大祝헬를 모여 

7 7. ￥흩 jk 하고 支持활明을 學生委員會가 北韓의 19 5. 

함 t휠된 3) 한 o 보써 1M 훌훌 (7. 開健하고자 實務會談을 울에서 

거이 

統---.太~버1 뜰린에서 24 7. 6 名은 南北韓·海外學生代表以後O 

共同톰떠， 合훌훌文， 관한 行事에 同開權하고 準備會議를 典

發表하였음. 。
一
E 

r } 0 呼訴文

-→」
•- .• - 키 

빼찮휩 j 

合議事項관련 行事※ 

ïp-和 · 民族太rIl힘요-祖國의 合意와 「統-方案
大 會 名

北南·海外흙年學生 統-大祝典」

’91. 8. 14 - 16, 서 울 ’91 <R.民族太홈밸 期間·場所

350?'l 北·南·海外에서 각각 代表 150 名， 參뼈A 加흉 

대한 立場 發 l~。統一方案에 

討議主題 위한 ’템 政治·‘車事 ~J 및張뚫￥U 블 。朝輕半島의 

둥 4個項

體 ffj;會(축구， 줄다바 시 ) O 林秀聊컵 
事行

O 노래 한마당， 圍土械홈大行進 

平~ t lJ Jþ核地뺨보 

共同聲明※ 

tk 찾‘뼈 -4 {￥j 朝활의 n} _~츠 •7 
l一 i二f ‘-

8個 I뀐 1二
.0 FJß 딸” 

--17 1-

위해 

“朝睡半鳥블 

微1&블 武器



< 誌北狗束者에 환問團 派遺 提훌훌 >

。 北韓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들고 나온 文益煥·林秀柳 등 

誼北狗束者에 대한 황問團 派遺提議는 

6. 30 “林秀獅釋放關爭朝雖委”， “文益煥救援對策委” 聯合會議

의 決定事項으로 

취 두 委員會가 7. 19 우리측 統一院·法務部長官 앞으로 

7. 25(林秀聊)와 8. 10(文益煥)에 각각 환問團을 派遺하겠 

다는 電通文을 보내옴으로써 비롯된 것임. 

※ 林秀柳釋放關爭朝蘇委 : ’89. 9. 30 結成(委員長 : 呂薰九)

文益煥救援關爭委 : ’89. 10. 12 結成(委員長 : 鄭浚基)

O 北韓의 이같은 황問團 i!遺提議는 일종의 宣傳놀음으로 狗束

者問體를 浮~J시켜 우리측을 反民族·反統-集團으로 罵없|하려 

는 術策에 불과한 것임. 

※ 北韓은 林秀聊 환問團(朝睡學生委員長 최현덕 둥 20名，

記者 10~)의 板門店 通過가 指否되자 7. 31 에 再派遺

하겠다고 通報(7. 27) 

※ 北韓은 7 月 들어 林秀聊 釋放홈求 學生集會 및 林秀聊

컵 鐵球大會出廣 選手團選했 擺選戰을 北韓 全域에서 開

健中

O 요컨대 최근 “況民族大會”와 “ 8. 15 統-大行進” 提讓에 대 

한 北韓의 主張 및 對南排諸의 要답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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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J (凡R聯」은 J1.. 統一 했끼 윌- 排除하고 ihi 써)i. ~￥ 뿜 }、 L -;} 

망라된 숲民族的인 統---機構

o :'" ?H.R族大會』는 全民族의 순수한 ￥k--t~[m91 u} 낭 

{그 南 f則 當局의 r8. 15 統-大行進」 잃讀는 ‘I{ l( ~\人션와 

좁年學生統-太祝典을 破f.iË &11-:. 하하는 f빠策 

G 南測 軍事파쇼集團의 r8. 15 統 -太 1f illL 갚값늠 K~91 

統-熱氣와 政治的 危機룹 가로막으쇠는 더~~운 ~I빼때핑 

。 南剛의 j凡民聯， 全大써이 除外된 統---太tr i{t fi事 ;1 備풍 

는 {鬼f뭘輝用團體 

o '(凡民族大會， 좁年學生統-太祝典은 ;] 펠코 때 f뿔친 깃 이 l셔， 

南剛의 其他 團體 .A土는 名뿔손님으로 參加

O 平壞을 다녀간 愛國統一人土를 狗束하고 그둡감- 뺀 n~ 하 ;!l 

다는 提議를 가로막는 껏 온 상훨主義 ftJ 인 ’U 커'.1 r1월 

。 南 f則 파쇼當局은 &.統-. J1. 흉J üli' Ji f간族꾀인 상힐 E훌훌 핏~ 

으로 打倒의 對象

o (.凡民族太會릅 가보막는 챙기븐 o! :_二 -1• • :f 는 i치族 f-Z i!!!.원， 

反統 -主義者이 I펴 美 t팎으l 앞잡이 

0 南剛 軍事파쇼當폐은 꽤北때]束者， 짤때j ￥t 一 !、 !-- :: f훌 센히 I ~ 

國家{果安法을 微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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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凡民族大會』와 北韓의 훌버R 

。 北韓이 파民族大會에 執훌하는 理由

北韓은 i凡民族大會를 “統一을 위한 全民族의 歷史的大잔치” 

라고 宣傳하고 있으나 

同 大會는 基本的으로 北韓이 分斷 以後 그동안 일관되게 

主張해 온 對南擾옮L性 群覆集會의 일종으로 

- 우리 社會內의 一部 在野 및 運動團을 鼓舞·偏動함으로써 

l社會混홈L과 國論分￥IJ을 助長， 이를 反政府關爭으로 連緊시키 

려는 統-戰線戰術(對南嚴覆戰術)에서 출발하고 이」 거이 
샤τ/f.! 口

※ 南北朝蘇 諸政黨 · 社會團體 連席會談(’48. 4) , 南北政治 協

商會議(’73. 4) , 大民族會議(’73. 6) , 南北 100A 聯合會

議(’82. 2) , 南北聯席會議(’88. 1), 南北政治協商會議(’89.

1) , 民族統一協商會議(’89. 9) , 南北當局·政黨 首腦政治協商

會議(’9 1. 1) 等과 同- 服絡

O 동시에 北韓은 同 大會를 통해 北韓 住民을 對象으로 대대 

적인 統-熱氣를 據散시킴으로써， 최근 內外情勢의 變化에 對

處， 體뿜lj維持를 위 한 對內 結束에 利用하고 있음. 

4. r統-大行進』과 ri凡民族大會』

O 우리측의 『퍼民族大율』 提讓는 南北韓 當局의 周旅과 支援·

保障下에 民間行事로 推進， 南北間의 對話와 交流 및 協力의 

돌파구를 열어 나아가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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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러나 北韓이 내세우는 바民族太합는 ’ 90年 太會의 t차讀內 

容 i凡民聯의 目 樣， 급년 太슐의 推進主뼈， 行事의 {셔‘참 능 

으로 볼 때 -方的인 親北 . Ji. 韓 政펴습{뭘 fi事인이 ’깐IJl(f.J _0_ 

로 立證됨. 

O 특히 그 推進主體面에서 효E죠L 때 北韓의 關聯者등이 내 l ’ lJ 
-r딘: 

黨·政 高{立A物들이며， 海外ooJ 은 少數 J1. 韓· 뭘 ~tf훌빠늪 Ql 뿐반 

아니라 南뼈11 關係者들도 國民的 合意나 代表件.이 없는 q] -'’ 

反體制 人士들에 불과함. 

※ 北韓은 ’91. 7. 12 r 로동신문」 論삼에서 “南朝활 {鬼1:. ’맨; 

局이 聯北·聯共을 指向하는 全民聯， 全大to，을 빼壓하고"바 

고 言及

O 한편， 北韓은 『統一大行進4 提讀가 “?R.民族太훔블 ill ü-_ 破활· 

시키려는 反民族的， 反統-的 犯罪行뭘”라고 윤f홉하고 있으나 

- 우리 政府가 『統一大付進j 의 時짧1 블 “ 8. 15" -，료 원讀한 섯 

은 결코 퍼民族大會를 意識한 것이 아니랴， 빼內外의 71 萬

겨레가 共同의 紀念 R 로 慶빠하고 있는 8. 15 光째힘원

찢機로 分斷以後 최초로 南北韓 힘·局 및 Rfm 빼l體가 參~[J

하게 될 民族的인 I.:fi事를 *逃하자쓴 IE6* 잇~ (tJ 인 힌，J;9l 

發現임. 

• 또한 行事內容面에서 iR.民族大혐에 포한뇌이 있는 “太까逃， 

討論會， 文化헬， 責年學Jf: j}t典” 둥 앉휴의 ~t flllJ t휩윤 우 

리측이 『統一太行進』 行事에 대부분 풋잠하고 있이 dtlt~ 

大홈를 純*후統一行事로 發展시키자는 意.과가 분 I성히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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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L- 샤 -ri- • 

아울러 우리측이 全民聯， 全太協 둥을 行事主體에서 排除시 

킨 것은 이둡 在野 및 運動團 團體들이 政府打뼈l뜰 외치 

면서 北韓의 統-路짧에 同調하고 있어 國家安保次元에서 

우리의 憲l따秋l子를 破壞하려는 이들의 不純行馬를 묵과할 

쁘
 ι 

。-E 어
 없
 

-( 
T 아니 라， 우리 社會플 北韓과 일부 親北分子들의 

政治宣傳의 마당으로 放置할 수 없기 때문임. 

O 結論的으로 û{R族大會를 대 대 적 으로 宣傳하고 。1 즈二 
λA.\...- 北韓의 

意圖는 
‘· 

- 第 1 次 大會의 각종 “採擇文件”을 통해 그들의 統-路線을 

全民族的인 合意事項인 것처럼 鋼쩔하고 

- 금년에도 “況民聯”과 일부 그 追從者들을 앞장세워 反韓·

反美宣傳에 利用하려는 反統-.反民族的인 策動에 불과한 

것임. 

C 요컨대 北韓은 共塵主義 宗主國인 蘇聯이 이미 黨 鋼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原則을 삭제하였고， 北韓 自身도 UN加入

。

2 申請하고 對美·日關係 改善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現

時點에서， 이제는 對南후命路線을 버리고 쌍방 當局의 對話에 

착실히 臨함으로써， 오랜 反目과 不信을 淸算하고 民族和解의 

길을 여는데 同參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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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P, r中央品寶 및 計量科靜曉所』 支援事業 f훌進 

1. 擔 要

北韓은 8. 14 平壞에서 UNDP(유앤開짧計흩Ij)와 「냐1 1차 꾀똘 및 

計量科學細究所」 設備 現代化에 관해 合훨;함으로써 「北훌훌經i륙의 릿 

代化와 國家計훌l計測 管理體系 土훌를 構葉』하는데 기여하게 되었 

으며， 또한 UNDP와 홈톨池 生훌 現代化에 대해서도 合意‘하였다고 

報道(中放 8. 14)하였음. 

※ UNDP(유엔開發計훌IJ) : 66 .1 開途國의 웰j협·훌t슐開함올 fJÎ i뿔하 

기 위한 技術援助 提供을 目的으로 활 JE 한 CNt￥딩 IJ 機빠( ~JIJ i杰

資料 參照)

2. UNDP의 對北韓 支提 內譯

0 北韓이 79. 6 CNDP에 參與하고 80. 12 C’ NDP 활까 헤이 

平壞에 常활하게 된 이 래 北韓븐 CNDP로부나 ’81 ’ 96 ” ”” 
3段階에 걸쳐 總 6 ，849 萬체에 달하는 원，빡開짧·훌섣 t~ 서째 

援助를 받아 써力事業에 Hf i얀하고 있 。-며 

※ 韓國은 ’61. 4 CNDPrjíJ 께機때인 CNSF( 유엔차닝Ij 'k ~fÌ ) .l lf ;ä 

初j; 支;찮 f，%;E 길- k%*E 한 이 래 網 7 ，040萬쐐(62 81 1r- : .1 ,::>94 

萬뼈， 82 • 86年 : 1 ， 382 萬해， 87 91 {~ : 1 ， 064 萬빼)의 원，빡 'ft 

術開發資金 션풍뚫 

O 北韓은 UNDP의 이러한 뺨폐·技術支짧올 !훌흩物 뼈흩， 빨 T 

」業 *-~훌 했 化 등 Aft 'Ì i펀 向 上 및 H 웰 tt 術 * if. f꾀 L 에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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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用하고 있음-

- 第 1段階 事業期間(81- 86年) : 2 ，050萬薦을 支援받아 農·水훌 

物， 輪送·通信， 工業， 에너지 둥 8個分野 26個 事業을 推進-

- 第2段階 事業期間(’87 -- ’ 91 年) : 2 ， 166萬 달러를 支提받아 農·

水훌物， 工業， 科學技術， 保健 둥 7個分野 45個 事業을 

推進中-

- 第3段階 事業期間(’92- ’96年) : 技術開發， 天然資源管理 및 

環境保護， 國際經濟協力 둥 3個分野어11 2 ， 633萬 달러 의 좁金 

을 支援받아 훌業管理體系 改善， 塵業廢棄物 處理， 外國A

授資環境 改善 둥을 推進하기 위 한 細部事業計劃樹立.

〈’81- ’86年間 UNDP支提 主要事業內容〉

O 평성 半導體工場 建設

O 平壞-신성천間(95때) 鐵道엄動化 施設工事

O 港灣施設 現代化

O 平壞 外國語大學 同時通譯員 養成

O 農業科學院 옥수수實嚴 및 育種昭究所 支援

O 氣象衛星受信所 建設

O 數{直制輝器機 開發

O 水훌鼎究所 現代化

O 抗홍官制施設 

O 과일뺨藏 및 加I技術支援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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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 91 年뻐 UNDP支提 主흩훌훌內容〉 

。 후壞 남새科뿔맑究所內 品種&良iff究所 뚫設 

O 電氣計器測定試앓所 設置

O 香科生훌基훌훌 탤化 

0 土壞 및 植物體 分析試짧所 

。 養魚科學if究所 現代化

O 農業科學院 벼鼎究所의 育種A工휠，훌室 建훌훌 

Q 뿔壓器生훌 現代化

。 家홉t릅꺼훌 및 開홈 

O 버섯生훌 技術開훌훌 

O 衣類디자인 컴퓨터化 

O 通信技術 現代化

O 펄효加工(담배종이生훌) 技衝支援

O 훨易通報i좀動 컴 퓨터 化

O 醒嚴合成技術支援

。 科學院 威興分院 科學實짧器具~究所 찢代ft 

o 90-91年間 平훌-成興間 光케이블훌設 및 光톨維生훌 

관 련 金策I大 通f言뽑修院 裝b홉 現代化

3. 分析·評홈 

O 北韓은 計툴器具 및 測定f룰예F 의 if究開혐파 圖家훌폐!을 훌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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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鼎갖E所 둥에 普及할 目的으로 50. 4 科學院 짧下에 『中

央 品質 및 計量科學冊究所』를 設立한 이래 

o 63. 8 國際標準化機構(ISO) ， 74. 5 國際法定計量機構(IOLM)

동에 各各 加入함으로써 國際標準規格化를 위한 法律·規程의 

整備와 技術交流를 模索해 왔음. 

G 그러나 商品標準化 및 計量科學의 發展을 위한 實質的인 努

力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最近까지 이 分野에 대한 經濟

的·技術的 體系는 충분히 構葉되지 못하였음. 

C 現實的으로 北韓은 各地의 I場·企業所間의 規格差異로 인한 

經濟運用·管理에 混線이 빚어지고 있으며， 輪出製品의 

國際規格과의 不一致로 맏미 암아 털易紹*니가 발생 하고 

實情임. 

rlO 
/ôT 

。 1 L二
Aλ ‘」

9 北韓은 이번 『中央 品質 및 計量科學昭究所』 支援에 대한 

LJNDP와의 合意를 휠機로 I塵品의 國際規格化 및 品質向上

등 輪出商品의 國際훌훌爭力 행化를 위 한 努力을 加速化할 것 

으로 展望됨. 

<~환 附〉

UN-DPC United Nations Develpment Programme, 유엔開 

훌훌計훌l 關聯資料

,- 慣 要

UNDP는 66. 1 종래의 UNSF(유엔特~Ij基金)와 CNEPTA(유엔技 

術援助擺大計훌1]) 를 統合하여 設立되었으며 ’91 年 現在 年 10憶薦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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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金(韓國 1則 JJt t홈金 : 100 萬뼈 ~t헬뼈IJ -)}~훌 jt : 38.6 萬빼~ ) _0. ~~ r해 iì빼 의 

￥쪼{뺨-한t會 f휩發 f足進事業 둥 *~J 6 ， 000個의 iEj4 색 F드-삼 推 i1t δ} 간 있 S-. 

業- 內 容 比 ft‘ 

地 域

全 t也 * 的

:z Ði 事 業

事 業

60 CfJ 

25 CfJ 

事 業 15 CfJ 

2. 組 織

“ 

O 執行理事會 :L'NDP事業 및 Jß(策決定機關，

經i齊훌t會理事슐가 i똘 tfi 하는 48個國 o 보 빠成 

(韓國은 ’86 ’ 88年問 執行理事뼈 o 피 F양흉) 

O 機構間 폼問委員會 :CNDP事業賣施 機關의 &_0_ 루- 빠成， 

CNDP事業 管理에 대 한 →般Á1 謂問않홈11 遺 1f

C 事 務 局 :CNDP事業管理. 및 承 u씬턴 ')';業후~1[ 

~ lNDP ~￥{r:- 配Æ基 r얄 

基金 受惠國의 1 人훔 G :-i P품 Y흙 $ 0 $ 3 ， OOO(빼 t‘￡뿐‘빼 ). S 

3,000 $ 6 ，000( 純파뱃國)， $ 6 ， 000이 상( 껴삐뼈 ) 능-으-'.’ ~~ 1ft 

하여 jE援 및 품1z LHt륨올 하 _l~ 냈 U!셔， 파뼈 ?r 꾀 5ii; 

周期인 ’ 92年부다 純1!~뱃생에 속하 }11 뇌 이 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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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的 移行戰略> 離;쏟: ; 

1 擔念의 輪휩 

( 

) 「平￥Dá~ n1J戰빼읍 (Peaceful Transition Strategy) 은 70年代

*~훌훌 美國에서 룹륨發·適用한 일종의 心理戰 戰略임. 당초 활 

聯의 E￡張政策어} 對抗하여 딩 由世界룹 守護하고 共훌化로 잃 

었던 뿜力團을 回復코자 試圖된 戰略으로서 非軍事á'J 인 手段

에 의하여 相對폐의 弱化를 目標로 하는 戰略構想、임. 

( 
) 北韓에서는 이 「平和的 移行戰略」을 美帝에 의 한 社會主義

體制의 顧覆.Ii解I作으로 理解? 훌훌뾰하고 있으며 

- 최근에는 體뿜!J 防쩔 論理로 적곡 援用하고 있음. 

최끈 中國에서도 “平和演變”이 라 하여 間接털略의 漸念으로 

把握하는 f벌向이 이 q 
M -'0 • 

2 美國的 擔念

「平￥U 的 移行戰‘11& ~윤 최초로 f볍했·適떠한 國家는 美國인. 

美國은 越南戰 失敗後， 第 3ttt 界 國家에 대 한 美 地上車의 

直接 介入은 오히려 i프갖h果를 찬起한 수 있다고 처j 斷하고， 

美軍의 활띤없이 特딩IJI 作. ~間作戰， 따 다]關 ~r 에 대 한 單事

援M 해
j
 

토
 

C 으
 

E 드
 
。 共-훌筆命플 &止시키고 댐 다ltf 界가 喪失한 

勢力團을 回復하고자 하는 戰略을 構뻗、하였음. 

Q 그 基本 鷹: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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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 훌훌術， 宗敎， 톨훌幕 둥 ft밝H!動(Civic Action) 요- 퉁 한 

接近 및 援助

多樣한 웰{협메카니즘의 4꿇 1'1=， 政 d;ËtJ 說싹 및 lT t빼 。
-
，
L

r f 

/‘ 

통해 相對剛의 않抗을 極小化하연사 폐며 i훌 Á~J 으-~ ~~ ftλl 서 

勝￥IJ 률 이둑해 가는 非單事람J 인 戰"'6 빼~:상:인 ( tHH훌 : : H~ 뤘 

度紹爭에 관한 野戰敎範， 198 1. 美뱅務겹 發h)

美國은 머 戰略을 80年代 fJJ짧 냐J ~휘 훗 ~ r;J~ln 쉰 닌} 빼 ~f~ 믿t 

의 뼈t융:的 기초로 採擇하였고， 80年代 ~p 짧 펠~펜， 아이티 

둥의 新政府를 左훌훌勢力으로부터 保펠하시 위해 !!.Hl한 1I~ 

01 ~ 
λ.l. -p • 

3. 中園의 짧識 

中國에서의 -푸-和的 移fi뭘l없에 대하 liE 畵파 :it#F !\ 1( H 

報 論說에 잘 나타나 。1 으
까'^ tl • 

「-- -〈人民日홉 論짧("91. 8. 17)) 

1.) ~平和的 移行꽉 막쓴 鋼構의 l'f짜긴 f홈웰싸자J 

| 國民外의 敵혼t챙 η 은 1此샘王짧 ;!ill!빛 난 뿔節 λi .'\ 1\ 우! 까 ,lll 
動윤 하루도 !검 꽉 지 이 윈 .0_ uj ‘ ?r ;; jIi f. ll 센 ?! { _J./ ’‘ - ,1 

메"( JI “ 1: 

이 닫 리 이 서 늪 의 tJ 댄J -단 ’파 싸 까 셔 i} -;r 잉 니 는 삿 -ι 

관히 보여주고 있음 

平和的 ￥r， fi 의 lJL實디~J 11t. "#에 tll ?l ‘J?lj값이 r I( n \11 

이 무디어져 ~l ~f ri! 에 넘이사;!1 됨. 

그들은 무엇보다 우리잘 ‘웬뺀‘R'J9- 보- ut활 뼈~)‘ l 서 
經濟， 文化 깐領城에시의 4힘[김- 따 Jt(새 꾀여 .-1 ~ 꾀 하 11. 

平和땐J 移rT 관 첼 저 히 띄는데시 때짧(n 인 삿 」j- 우-ιl 

잘 建設하는 것인. 

밭~ 

i'l dì. 
f)' O. 
v-‘ I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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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人民日報 論說(’91. 8. 22 日字) ) 

「L 훤하는 自쩔갚 높이자; 「 平권; 5r i$ fj을 

文 ft藝術 짧 t컸에 서도 J2;'슴， ￥포(齊領 t或에서와 마찬가지로 社會

主義 方떠]을 堅持하여 야 함. 

社會主義 文藝일꾼들은 쉽1J 作에 서 社會主義 思想、과 共훌主義 

以上으로 사람들을 感化， 敎養해 야 할 뿐 아니 라 「碩행한 

戰關力;으로 社會主義를 해치려는 思想、， 言行들과 끊임없이 

關爭해야 함. 

『平젠]的 移行」의 現實的 威쩔을 똑똑히 깨닫고 文化藝術領

域에서 r平和的 移行」을 反對하여 關爭할데 대한 엄헬을 

높여야 함.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라 西方의 敵對勢力의 社會主義 나라 

들에 대한 r平和的 移行」 速度를 다그치도록 하는 동시에 

날이 로
 「

스
 

| 갈
 

中國을 저들의 행、權 政治追求와 社會主義를 

뼈壞시키기 위한 策動의 重홈障댐로 보고 있음. 

文1~藝術 領域에서 「平和的 移行』을 反對하는 鋼鐵의 *城 1 

을 쌓자면 반드시 닭스 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새로운 

現實과 結付시켜 깊이있게 學習하며 中國의 特色을 가진 

社會主義 建뚫에 관한 짧小平同志의 恩想과 江澤民同 관의 | 
主要 演說들을 學習하여 ?平和的 移行」을 反對하는 自쌀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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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듭論A機構(lOJ) 아시아· 人‘￥ rltl 地城 니니씁빼짧 양허 tι ↑.~~홈 

흠讀(’9 1. 8. 21 23, 平활) 期r.llψ 냐l 빼피d홉 빼J 혀이 r 뼈l 쭈-

i寅變」 用듭흩를 f훗JfJ， 美帝·의 間接달a용을 l1t 껴} 한 일이 

바 [8J-빠念임. 

。 101 ‘ -
u μ、 L. 

o ’ 89年 9 셔 天安門事態률 美國파 출빽에 의 한 「깎和 tlJ ft f 1 

戰略j (1&1옳度紹爭 挑發)으보 풀이 ú} 는 視 f1J 이 대 J1-- 뇌 ir 

4. 北韓에서의 擔念

01 。
ι1‘ 1 J 

c 北韓은 『平和的 移行點I홈」의 椰:쉴:쓸 다음과 샅이 規定하고 있 -S. 

< 로 동 신 문 ( ’91. 8. 30) > 
。 「변하지 않는 帝國主義의 앉l용 ~J ~件J

- 최끈년간 美帝가 특별히 힘윤 넣고 있는 이픈!’} 

『平和的 移行」 廣l용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건 븐 ‘샌;한 wt 

化的 훔透와 『援助』 둥으로 A民들의 후命.환첼원t!} llj ιl 

키고 經濟的으로 買1&하여 Ji. 훌t홈主義分子늪원 1!’추시!] 

위 한 총포 소리없는 慢I용 十 i步의 戰l용인-

- 帝國主義者들이 「援助」 問題를 가지고 Etf하변시 _ L 섯 f;-

자기들의 支힘主義 野옆을 實뻐하기 위 한 ’천법LO，김- 이떻 

게 쩌Jm 하고 있는가 하는 갓은 이 u] 넬버 안허셔 nιA1 -1。1 · 

부쉬는 저들의 『對外뚫助는 美國의 한II& ~J Ll ~J 걷 .. fJl. 

하기 위 한 것』으로 되이야 한다고 하띤사 r .9. ~ τ . \ - 삿 01 

있어야 가는 것이 있늦이 보수가 없 o 연 주지 만아야 

한다』고 내놓고 말하였음. 이라한 方法 o 로 美팎는 「채 

助」를 미 끼로 하여 西方世뿜의 「 틴 [j J 化 j ， r 용톨 ~lJJ ， r I’j 
場經濟」 둥을 받아늘일 것을 -상공연히 횟 ;}(δr -나 있음. 

帝國主義의 「平￥o힘j 移fi 」 廣.~.~:- tI혐主.훌 나바듬관 x 
本主훌에로 되톨려 세워 자뜰의 호~와 統뿜11 믿에 두!]위 

한 反社슐主養 廣I용으로서 ’팎뼈主훌훌으l 호~主훌 ￥f~원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윤 보여주는- 또하 Lt 의 FF 렌 한 N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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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韓은 80年代 中盤부터 간간이 「低鍾度 紹爭」과 『平和的

현行훨I§J 用語를 使用하였음(使用頻度는 많지 않았음). 

꽉 80뚜代 출半. 특히 天安門事態 以後 國內 運動톰훨 學生들도 

뛰끓를 자주 f훗用하여 왔음. 

￡ F훌度 ￥E爭(Low Intensity Conflict): 最小限의 樓뺨으로 

政펀·받會·쯤濟 및 .L、理的 目的을 達成하고자 하는 紹爭形

뺀로서 相對엠j 政權을 弱化 顧覆시키는데 텀標를 두고 

이 ~ 
λ)" -'0 

; 北韓은 최근 r平和的 移行戰略」 用語를 빈번히 使用하고 있 

는데， 住民思想、 武裝 꿇化策의 -環으로 社會緊張 좋圍氣를 

造成하고 住民들에 쯤覺心을 주기 위한 意圖로 뼈j 斷됨. 

〈報 道 事 f9lJ> 
- ’91. 1. 27 T/S 訓轉관련， 外交部 聲明

- ’ 91. 3. 16 íT /S 演習은 우리 共和國을 先뿜1J 打擊하기 위 

한 核試뚫 戰爭」 題下 로동신문 論評

- ’91. 8. 18 :-변함없는 對決과 戰爭路線』 題下 로동신문 論說

’91. 8. 20 ~엄主의 t훌熾따라 社會主義 길로 나가는 것은 

歷史의 흐름이다」 題下 로동신문 論說

- ’91. 8. 22 r 美國의 새로운 世界秋序論의 危險性』 題下

로동신문 論說

- ’91. 8. 23 中國 A民日報 擔載內容 引用 報道 둥 

S 北韓은 東歐 및 蘇聯事態를 『平和的 移行戰略」 의 tl角 에 서 

解釋하고 있으며， 南北韓間의 “交流때力" “基本關係 合意書"

“3通 t싫定” 問題 둥을 「平和的 移行戰l홈』의 遭用으로 憂慮·

홈빼하는 빼面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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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 요 용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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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상화놔 

저뜰의 

가어 i 

우리 

위한 

합동균사연습을 

조선반도에서 

발살하기 

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를 

G 팀스피리트 ’91. 1. 27 

않R띤 통하지 

「승공동일」관 

이행」 전략이 

써서라도 

『평화적 

힘의 방법을 

i응용-신분 

.x. 

루어 보려는 

놓은 것이다. 

O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벌이고 있는 

T/S합동군사연습은 오늘 제놈들의 「평 

화적 이행』 전략이 통하지 않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해 보려고 미쳐 

드퍼내 ":~1. ':"1. CJ -;i;- I 
。 o L '""1 시도률 

3. 16 

있다. 

있는 

노리고 

벨리고 

날뛰면서 기회만을 

제국주의자뜰이 

화적 

유」의 

부터 

있다. 

C 제국추의자듬이 

보동-선분 

• 11 
。

--
、

「팽 

「자 rIJl 주주의」와 

사회주의둡 내부로 

복객이 건-흉판 二l

전략」은 이행 

간판을 

와해시키펴는데 

고
 

0 오늘 8. 20 

이행 전략」에서 페히 반돕쇠이고 

것은 사회주의나마쉰-에 대한 

화석 공세이다. 사회주의니아 

건전한 사상문-화생환은 사만닫암 

키워주고 사회에 혁명적인 

차넙치게 한다. 이와 반대 i 

사회의 퇴폐객인 사상문화생환까 

사회듭 부패변질시키는 
I • ___ L_• -

「 J딩 화시 

십요-

01 ιτ 
M‘ l_ 번바고 

인민늪의 

회 I성 쇠 

하 

11 똥이 

사관주의 

사란」’} 

틴다. 도 ̂  t! 1 _J __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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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l ‘피 용 요 

、 느 1 저 ~~ ‘F ii 운 ‘:‘ 네 질 서 론 ; 파 새 노 운 

~~~"2) 탁 ’ 으 「 븐 이 
~ \.一 I ~ \.一 -•- = 호전적 료!. )..J 이 

\.._ 0 

욱 교활하고 악란하여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 

미국은 그 이느 때보다 오만하게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하여 

세계의 안정은 끊임없이 교란될 위험에 

처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4 

은 T평화적 이행 전략』과 함께 사회주 

의나라 인민들과 신흥세력나라 인민들， 

세계 드L
 

모
 

자주 01 
大 평화력량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金 日 成， J議훌훌~ti효 現地指導

니 指 導 期 間 : ’91. 8. 20 8. 30 

「기 指 導 對 象 : 成훌훌北遺內 I훗 111 慣 llJ 聯 ff 企 뿔 所꽉 t~ 1 붓 센 까 

地域의 Ii:광·企業所 및 써 [[i] 農場 

G 指 導 해 問 : 現j也誌問 π11; 部門 ~IJ 協讀슬 B 뿔 

~-‘→ ‘----_. - -----

1. 部門커IJ 指導內容

O 威鏡北道에는 金策製鐵聯合企業所， ft. i훌힐鋼聯감企業所 둥 人，IQ

模 製鐵製鋼會굶t들이 많으므보 무엿보다도 鷹↑.향 t유太에 j] 

量을 集中할 것. 

O 늘어나는 鐵鋼材 뿜要를 保障하시 위해 技術~新運動관-~l 있 

게 별라고 企業짤理를 잘하여 牛훌能力걷- 합太服으보 짧댄한 삿. 

O 훌山훌훌山聯合企業所를 비봇한 관련 企뿔끼f늪은 괜요한 씨(흉샤 

를 충분히 供給해 줄 것. 

| 石 候 工 쫓] 
O 石밟增훌을 위 해 밟座事業윤 첼化하고 까짜 11: 뿔 9j 뷰홉~ ft.i+ 

힘있게 推進하며 tt~t屆設備 및 j(材늘을 제 때에 {몽짧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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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力 工 業

大規模의 I場·企業所들이 많이 있는 成鏡北道는 生훌을 높 

은 水準에서 표常化하도록 電力을 충분히 供給할 것. 

電力生훌 增大를 위해 많存 發電所들이 能力을 높이는 한편， 

金策火겨發電所， 뼈‘郞川發電所와 中 . I J 、型 發電所들의 建設을 

積極 다그쳐 完了시킬 것. 

t* 業

; 木材需要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木材生훌에 必要한 設備

및 資材를 충분히 保障해 주고 통나무 生훌을 급격히 늘일 

저 
^ . 

c 모든 部門에서 木材를 아껴쓰는 關爭을 힘있게 벌일 것. 

; 더 많은 ijE料를 生훌하여 農村에 供給할 것. 

; 化學鐵維 등 各種 化學製品들을 더 많이 生훌하여 웰~I業 

I場들에 보내줌으로써 A民生活을 向上시킬 것. 

。 소금需要를 원만히 充足시키기 위해 製뺨所의 生훌能力을 늘 

이는 同時에 新規 소금I場들을 建뚫할 것-

- 6. 16 火力發電所의 經앓을 본받아 東海품의 I場·企業所

들은 폐열에 의한 소금生훌을 廣範히 할 것. 

-190-



2. 

C 질좋은 A民폐寶品파 食料品윌- 더 U~ ,...,) 
l.ð ‘’ | ftt ~ftδr -'1 위 해 :1 의 

훌훨l業후命 方針을 철저히 관철할 것. 

。 바닷가 養植을 大大的으로 하여 미역， 다시마， 싶조새 

水훌物을 더 많이 生훌할 것. 

t.:: 
-ε 

。 가까운 바다와 먼바다에서 여러가지 方法으로 사철 불고시둡 

O 

잡으며 水훌物 加I훌業을 發展시켜 水옳物 낀O_T. 립1-암 A!\: 뜰 

에게 供給할 것. 

最近 金日成

11. 況

最近 北韓은 

地指導 횟수는 

한 

이 ~ 
Mp. 

指導i‘좀動이 

現地指導 現況 ql 特徵~ 

’89年以後 ￥신 i휴沈츄가 深化되면서 싼正 H 의 JJt 

현격히 i바少된 lL샤一떠 '- fF ” k ?1 한 J빡입~ ~’q 에 

fft對맏으로 높아지 4 있\ -
l一 f훌fH갚 나타내..L 

특히 금년 8셔末 現在 짧日成 fJU也 lli 셔훌 횟수는 ，1 때에 난야 

고 있으나 숲正 日 의 *윗 j齊홉I~ 門에 대 한 f~ .ttÉ j:낀勳 Fr irr￥ ?} 끼 

으로 把握되고 있유. 

’ 91 年度 金 H 成 쩍t핸 4암 4￥ i좀動 內찮: 

2f5.~흩市 삼석 f싸 I너]홈場;(3. 30) , f-~農 rfj fAJl i훤1ft 1 앉 L갑 r t; J과 



(4. 13). 成鏡南道의 各種 I場 · 企業所(7. 10 - 8. 5) , 成鏡北

道의 各 企業所 및 해同農場(8. 20 - 8. 30) 

〈金父子 現地指導 횟수 比較〉

T띤E므 分 金 日 成 金 正 日

1989 8 

1990 6 2 

1991 4 0 

(8 덤末 現在)

4좋 월훌 

3 最近 金日成 現地指導의 特徵을 보면 

- 첫째， 頻度面에서 80年代中 金日成이 實施한 總 180餘回

(年平均 15回)의 現地指導 活動中 80% 이상이 80年代 前半

期에 이루어짐으로써 後半期의 活動이 현저히 減少하고 있 

다는 점. 

- 둘째， 平壞市 -圓올 中心으로 現地指導 活動이 展開되고 

있으며 成鏡北道 동 원거리 現地指導時에는 7-8月의 夏節

期를 擇하여 長期間 동안 賣施되고 있는 점. 

- 셋째， 특히 원거리 現地指導時 關係일꾼 續大會議， 部門 811

協議會 김集 동의 方法으로 金日成의 現地視察 負擔을 줄 

이고 있는 점 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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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이로 볼 때 金日成의 現地指훌 活動븐 ~Ê tj m:의 老홉ftC tJl 

在 78歲)에 따른 夏季休養파 관떤이 있는 섯으피 '/t .f1f됨. 

〈最近 金日成의 훌節期 現地指홉 現i兄〉

---- •----• 

年 度 現地指導itE. t或 뼈 해1 

1989 成鏡南道 8. 11 8. 29 

1990 成鏡北道 및 兩江道 8. 16 9. 3 

1991 成鏡南道 7. 10 - 8. 5 

成鏡北遭 8. 20-- 8. 30 

3. 威鏡北道 經濟의 特徵

C 成鏡北道는 훌業分布로 볼 때 청진과 /심 책을~ ~j얻보 하여 

金屬·機械工業， 船船工業， 化學I業 둠 重化뿔工i웰 施設이 뿔 

中 配置되 어 있는 地域임. 

- 金屬·機械工業의 경우， 北韓 最大익 훌혔&홈，tj ~훌훌t뺀인 ,1: 

山續山聯合企業所와 城j좋製鋼所 둥파 성진機械 I場， 주올 훤 

氣，工場， 羅南밟樓機械工場， 7. 6 鷹遺I場(훌 ‘홉 i훌훌훨i화 [벌) 

·둥이 있음 

船船I業部門에서는 2萬닫급 )(物없 3 r ，~~- i급 릎 , j ， 750한 

급 선미트롤船 둥을 훈.흩힐 수 있는 i홉 j활 i앞*감所와 톨~~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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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船聯合企業所 짧下의 金策造船所 및 雄基造船所가 륨E置되 어 

。l~
MO' 

化學工業部門에서는 1969年 蘇聯의 支援으로 建設된 北韓

最大의 精油工場인 勝利化學聯合企業所(精油能力 年塵 200萬

톤)을 비롯， 淸 i촬化學鐵維聯合企業所， 아오지化學工場， 명륜化 

學I場 등이 있음. 

훌. u.水훌業옆門 

O 農業部分에 있어서는 營農에 불리한 엄然條件으로 뤘物生塵은 

주로 東南部 海품 平野나 새 별那， 穩城那 둥 두만강 流域에 

依存하고 있으나 食體담體需給은 어려운 정도임. 

成鏡北道의 排地面積은 道全體 面積의 約 10% 水準

담배， 藥草 동 I훌훌作物 재배 활발 

O 그러나 林業 및 木材加I 工業部門에서는 成鏡山服의 北西部

地域에서 生塵되는 木材를 이용함으로써 특히 木材加工工業이 

吉州를 中心으로 發達되어 이.Q. 
λ'" O' 

O 水훌業部門에서는 遠洋演據船團을 保有하고 있는 北韓 屆指의 

水훌其他인 선봉 둥 主要 水훌基地가 있으며 主要 水塵物은 

명태， 청어， 도루묵어， 대구， 정어려， 멸치류 둥임. 

。 특히 ’70年代 末부터 는 養植業에 착수해 羅律灣， 淸 i좋灣에 

i훌海 養植場을 建設해 다시마， 미역， 조개 둥이 養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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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現地指導 內容 評1賣

。 금번 金 H 成의 成鏡北道 現地指導 活動은 지 난해 훌윈뼈에 

實施된데 이어 今年度에 再ìX 이루이진 것이 감홈임. 

- 金日成 現地指導 活動은 經濟偏動쩨果릎 감안， 對象地t훨판 

바꾸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慣例임. 

얼마전 實施된 成鏡北道의 現地指導 活動(7. 10 8. 5) 온 지 

난해에는 實施되지 않았음. 

O 金日成의 現地 誼問 對象地域은 지난해에는 浦律， 金홉 둥 

주로 道內 東南部地域을 對象으로 實施되었으나 이번에는 ,'t 

山→會寧→穩城→鏡城 둥으로 連結되는 北部外聊地域에 훌中되 

고 있음이 注 B 됨. 

O 이는 특히 最近 中國 『長春』 슐훌훌를 통해 함表된 北障f때의 

『선봉 經濟쉴易地區』 設置등f훌IJ 과 관련，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示曉하는 바가 큼. 

O 金日成은 금번 現t쁘指 i홉틀 통해 「우이삭대보 산아나가사」아k 

많存의 口號를 住民들에게 환시시키는데 _- L 치는 능 };;. [frj i-_ 

웰濟開放과 관련한 특별한 감及간- 發 g되지 않고 있-유. 

O 그러나 『食·衣·住』 間題와 관랜 ~LJ 體’휴·給이 이꺼운- 짜짧~t;힌 

經濟블 意識， 1ìR1:活과 밀 집 히 關 f;f:되 이 있단 *;f I; ￥ 1심 

化學I業部門에 대해 比較的 강도높게 ;t >>.되 -l~ 있 k 섯이 

特徵임. 

成鏡南遭 現地指導時에는 빨 T業:郭門에 대힌 l송及이 낀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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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餘合해 불 때， 금번 金日成이 老뿔에도 불뉘하고 成

鏡北造 外탤ßJ샌域을 jiE誌한 것은 

最近 北韓f則이 發表한 바 있는 「선봉 딸펙첩 易地區」 야갖 i효 

計훌IJ 과 관련， 該當地域을 直接 點檢하고 이에대한 對備꿇길

模索하며 

특히 事前에 該當地域 住民督鷹1를 통해 「￥뚱 i齊特區』 設置둥 

部分 I휩放에 따라 우려되는 否定的 餘波를 最小化시키는 

住民 懷柔策 내지 士氣振作策의 一環으로 實施된 것으로 

웹l斷됨-

- 또한 現在 推進中에 있는 『第3次 7個年計劃』 및 금년도 

金日成 新年蘇의 延長線上에서 鐵鋼， 石候， 木材 뜸 成鏡

北道內 先行部門의 t롬훌과 節約을 f足求하기 위한 것으로 

評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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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 考〉 金日成의 威鏡北遺 現地훌훌활 월!î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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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北韓·蘇聯 聽i齊協力 f몹i兄 
l. _____ • 

1. 펄 易

o 80年代 後半 北韓의 對蘇쉽易 規模는 매 년 增加趣勢를 나타 

내있으며， ’90年 現在 對蘇 輸出은 10. 5 憶해， 輸入 13 憶

뼈로 輪出入 總、願은 北韓 쉴易 總、賴의 51 %인 23.5憶뼈임. 

ι 그러나 北韓은 對蘇쉴易에서 每年 大規模의 /充字뜰 나타내고 

있는 것이、 *훈徵인 바， 이는 對蘇 f責務의 增加要因으로 되고 

있으며 最近 f휠務 增加가 雙方 經;齊協力의 障짧要因으로 뿔 

起되어 왔음. 

〈北韓의 對蘇 賢易 推移〉

單位:萬했 

區 分 ’86 ’87 ’88 ’89 ’90 

輪 出 64,200 71 ,744 88,154 89,070 104 ,600 

輸 入 107,860 132,924 173,562 149,1 91 130,300 

計 172,060 204 ,668 261 ,716 238,261 234 ,900 

2. 經 濟 協 力

O 北韓은 解放以後 ’89年까지 뚫聯으로부터 約 30憶루불의 長

期借款(軍事支援 除外)을 提供받아 그중 6憶루불은 f賞還하고 

2憶 2 ，400萬루불은 뺨遭을 免除받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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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約 22憶루불(당시 1윷率i훌벼時 *~J 35f활뼈) 0 1 ~r .f1J 4 

% fl짧件의 對it 1責務가 되 2 。 1 Q. 
M ‘\"J • 

C 이 를 基準으로 推討힐 성 우 ’ 90年 北韓의 ￥1ùf"f~ ~훌 ~(i \~. 

約 39{훌뼈(월易 i1ft字題 께U 算) 水i홈으로 삼 f톨합 수 이 P一 
셔-\ 1 

C 활聯의 對北1홉款은 대부분 設備製作， 캘갑支않 !6- fJt物 1섬，뚫 

形態로 提供되며 北韓은 꺼기서 生塵된 製 dll 표 --JË 없j r.션， 

定比率로 蘇聯에 f賞還하는 條件이 一般따임. 

o ’ 89年 現在 北韓 發電施設의 60% 이상， 짜짧 및 뼈 im 1jffi ß의 

50% 이상， 鋼鐵 30% 이상， 鍵樓石 40% , 化學뾰料 14 CfJ. 훌維 

20% 둥이 il聯의 支援으로 建뚫된 것임. 

0 훨聯은 對備 1홉款 이외에도 89年까지 總 3[-件의 各 t풀 갑‘;r 

圖와 技術文件을 北韓에 提供하는 한편 빼 2 r 여 명 이 상의 

北韓A에 대한 技術冊修를 實施하였고 6 -f-여명의 i훌聯 tt術

者를 北韓에 i辰遺한 것으보 알려지고 있음. 

o 85年 12 셔 강성산(당시 總理)의 cJj ft 時 北. "/폐에 f$￥Ji 씬 

ft期 經i햄 f쩌Æ에 사 !t ~i뿜은 ’ 86 ’ 90 4:~핸려J ~-p 總 17 個 톨J~ 

事業 91 /행흘갚윌- :t援하기로 했음. 

: 그러 나 활聯의 써입;원-{뻔 휩情-惡 ft~ 인 해 뼈해l 냐I 톨J ~t t캔이 

원훤히 이 행 되지 못함 q로써 ，차 3 ;X 7 個 i~ ~r 흩lJ1~ ffi 91 깐 ’양 

因이 되고 있유. 

C 雙方이 合意한 支찮事業 써容븐 公Á發 }~~l :.J.l 않 l~ 있으나 

다검-表의 事業들이 죠?찢對象에 낀含된 {! 。-j;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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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90年間 蘇聯의 對北支援훌業> 

區 分 事 業 名 備 考-

(1 청진 火겨發電所 據張 G ’ 89年 據張工事 휠I， 

(80年 훌I， 계속사업) 推進中

G 동평양 火力發電所建設 c ’ 89年 2 月 휠I， 

發電施設 推進中

O 남포 火力發電所建끓 G ’ 89年 11 셔 훌工 

O 순천 火力發電所建設 。 ’88年 6 月 操業
、

O 안주 火力發電所建굶 O 推進中

O 原子力發電所建設 O 未著手

。 안주벚훌훌構張(계속사업) O 推進中

| 않짧 및 
O 금야하￡훌훌擺꿇 O 推進中

續 山
O 무산據버構張(계속사업) O 推進中

O 金策製鐵 2段階據張(계 089年 2디 完 T

속사업) 
金屬 및 

010 月 5일 自動車持옴工場 089年 完I
機械工場

확장(계속사업) O 合作事業으로 推進中

O 희천I作機械 확장 

建材 및 C 단천 耐火物工場據張 O 未詳

結織工場 O 안주結織I場據張 O 未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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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蘇， 北 中- 뀔흉춤홉- 종품 

C j社會主義 諸國間의 쉴易은 h따l i4l 易 t4 Æ 핀- 농-해 매 년 tâ:H λ 

品 目， 規模 둥을 걸정하고 1 年間의 쉴’ 易힘셰{-에 대해 !톨 }j ì)~ 

;뻗 銀行間에 淸算 決i륙方^으보 이루이져 왔관. 

C 北·蘇間에는 91年부터 國際價格 基準에 의한 빠}.( J(;빡 h J\ () 1 

tf~擇되이 현재 이 方法에 따라 월易이 이루이사뇌 있으나 -1t 

韓의 外貨不足으로 급년 1/4分期 월1 易實橫은 끼íj ~f I니l 짧1 比 1 1 () 

水準으로 減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 

’90. 11 北·흙間에는 r北·흙 쉴易決算體系 뿔뿔에 싼한 tg，파」 

이 諸結되 었음.(90. 11. 2) 

O 北· 냐1 間에도 92年부터 國際f홈格基t홈에 의 한 硬)t{k;화(스위스프 l상) 

方式을 採擇하기로 合意하였으며 今年까지는 浦算넷취 1;jJtP- 띄-

쉽易이 이루어지고 있음. 

T91年度 北· 中 쉴易 tg， )Ë j 內융에 시 m.5E (9 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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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것 i凡民族大會〉
L ____________________ •-----------------

1 . 行 事 構 要

〈開幕式 및 白頭 漢훌統-代行進 出표式〉 

O 日 時·場所 : '9 1. 8. 7. 白頭山 天池

O 參 席 者 : 尹 基 福 Ci凡民聯 北f則本部 議長)

崔 賢 德 (朝蘇學生委員長)

朴 聖 熙 (全大協)， 政當·社會團體 代表 둥 

〈政治討論會>

O 日 時·場所 : ’91. 8. 12. A民大學習堂

O 主 題 : r 祖國의 平和와 統-에 관한 政治大討論會』

O 參 席 者 : 몬藏九Ci凡民聯 北剛本部 副議長) 등 

〈本 大 會〉

O 日 時 ·場所 : ’81. 8. 15. 板門店 統一聞

O 基調報告:尹 基 福

O 行 事 : 報告會 및 文件採擇， 統一文化察， 南韓 據뺨 

學生追幕察， 紀:융:植樹 동 

※ 採擇文件 : 共同決議文， 海內外同뼈들에게 보내는 呼訴文，

南北當局에 보내는 편지， 美國大統領에게 보내는 

편지， UN 事務總、長에게 보내는 편지 

※ 삐民聯 海外本部 : 8. 14 日本 東京에서 行事 開f홉 

-202-



II. 主要決讀事項

〈「 j凡民族大홈』의 採#훌文件〉 

C 共同決議文

O 海內外 同맨들에게 보내는 呼訴文

o ~t南當局에 보내는 편지， 美國太統領에게 보내는 펀지， 

UN 事寶總、長에게 보내는 펀지 

O 誌北A士 釋放要求 特別決讀文

〈文 件 훌 

o 1995년을 統-의 元年으로 一rL r‘

D.iÆ. 

릅〉(← ---• -----

o ~t南 不可慢宣言， 朝·美 平和쩌定， 경E軍微收 위해 閒멸 

O 南北 軍縮賣現

O 胡解半島의 非核化， 南朝解內 美國核武器 철 거 

O 聯햄뿜11統一 實現， 吸水統一 反對

O 對話뽕‘口 -元化 反對， 民間對話 廣大關爭

o '{凡民聯은 愛國的 統一遭動機構'(凡民聯 ￥n織홉太 努η

O ’91. 8. 15 12.31 을 â1ï ~t^ +. 民主統-J.、土 g훌 tIl 붕ilî￥JtJl 법1-0_ 

로 設定

。 대~朝廳 當局븐 Ji R族 . Jι 對펴， ti.統-ß'.J 상웰主養 뿔홈J 

C 南朝蘇 當局은 暴惡한 파쇼集뺑l 

0 民族統-政治 thiJ j힘會훌훌 김 集

O 美帝는 對朝활半島政策을 陣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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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北韓의 宣傳!屬動

1. 宣傳’屬動의 方向

。 金 H 成 中↓、의 “民族大團結" í足求

(8. 7 朴成哲 祖戰 共同議長의 『金 日 成 8. 1 談話』 支持談話i)

o r t:凡民族大會』를 “民族的 和解와 團合의 統-祝쩔”로 美化(8.

15 尹基福 퍼民聯北↑폐本部 議長의 本大會 基調報告)

0 南f메 當局을 “半統一·半對話的 民族의 XE훌훌로 罵倒

(8. 14 로동신 문 論評)

2. 各種 宣鷹l屬動用 行事

싼 H 成의 8. 1. 談話 發表(8. 5) 

後續 支持談話 擺散

C 祖國統-f足進 빔頭·漢擊統-大行進 進行(8. 7 -- 8. 15) 

G 

。

fii훌隊 歡迎 群짧大會 4回

行進隊 記者會見 1 回

行進隊 板門 I판 通過試圖 3回

統一實훌훌 決議모임 開健(8. 8. - 12) 

金正淑師大 등 4件

rr凡民族大會』 및 『좁年學生統-大祝典』 參加者 選技大會

(7. 26-8. 10) 

- 政黨·社會·敎育·文化·藝術團體， 工場， 協同農場

金 H 成大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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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宗敎· 文化行事 開{훌(8. 10- 8. 15) 

- 統-흙願 릴f[ j훌會 2回(봉수현뺨， 장충뿔할) 

南北基’활者 共퍼j꿇拜 1 띠 (8. 11 사 음파 1Ft! 어 "1 깐 유 & 1r) 

- 朝활의 反核·統一을 위한 판영훌 91 딴 둡 

。~大協 朴聖熙·成爛乘 歡i대1:[ 뿔(8. 5- R. 15) 

- 記者會見， 數迎훌슐， 連環모인 깐 l[미 

- 各種行事에서 觀北.fi.韓;휩뾰 뚫빼 

。 林秀聊컵 體育大會 및 林·文 현間홈 κi홉 J:멤l 

(7. 19 8. 15) 

- 훌就球 各地域 擾選 및 決購뭘 f볍{훌 

- 환問團 i!遺 3 回 試圖로 'J\威갖h 및- 提 I힘J 흩l 策 

O 兩 大會의 서울 및 海外狀況 j젠速뼈遭 (8. 8. 8. 18) 

- 南剛本部의 서울大율 進行狀況

- 海外本部의 東京大會 狀況

- 海外좁年學生의 東京大會 狀況

W 經合分析

O 北韓이 이번 第 2lk大함에 서 보인 수體的인 차캠kPr 아래와 

같음. 

- “民族大團結”을 받*쩡한 쏟 H 1찮의 r8. 1 淡텀」롭 오{츠 Ff; 

올 動볼， 대대 적으로 反復슴빽하면서 싼 H f호 냐1心의 “~ ~~n~J 

團結”을 棄中的으로 탤調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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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成哲 뭄Ij主席은 ?祖戰」 共同議長 名義 支持談話(8. 7) 

에서 金의 談話룰 r8. 1 勞fFJ으로 呼稱하고 南北- 海外

[혀맨의 聯北團結을 f足求

- ’ 90年 第 1 次大會에 비해 各種 關聯行事를 대폭 용樣化함으 

로써 統-熱氣의 極大化에 注力하였으며 

※ 지난해에는 宗敎行事， 朴秀gftp 컵 體育大會， 統一實體決議모 

임， 大會參加者 選技大會 등이 없었음. 

- 大會期間中 우리 當局을 “民族의 깜활”라는 극악한 表現을 

써 가면서까지 대남적개심 鼓吹에 열을 올렸음-

- 또한 가장 두드런진 現象은 同 大會의 구석구석에서 시종 

일관 “吸水統-方式” 排擊을 강렬히 부르짖음으로써 對南갯; 

勢에서 오는 危↑뿔感을 여실히 훌훌로하였음. 

※ 北韓의 “聯햄뽑IJ 方式”에 대한 宣鷹의 鐘度는 同 危健感의 

5옳度와 iE比例한다고 봐도 無防할 것으로 分析됨. 

。 이번 兩大會의 決議事項은 

지난해의 決議事項과 거의 동일한 것이나 그간의 狀況變化

에 따라 “南北韓 同時核흉察” 項 B 을 追加하였으며 

- 우리剛의 「 i凡民聯』 不찮、識과 관련 同 組織의 “肯定的” 性

格을 강하게 辯護하면서 좁年學生그룹의 「 i凡뽑學聯』을 새로 

組織키로 하였음. 

O 특히 北韓은 全大때 所屬 두 學生의 입을 통해 反韓·反美

宣傳을 展開함으로써 對內外 했果의 提高를 훌j策하였음. 

※ 이 들을 각각 “統一의 딸， 아들”로 呼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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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요컨대 北韓은 급년도 太슐에서도 

그들의 統-路線이 7 T-萬 숭體 R族의 fF 들홈휩J1t인 끼 0.j1-

呼訴하였을 뿐 아니라 

일련의 行事가 北韓當·局의 主훌 f 에 치꾀 진 “太합”았 3• S-

여실히 立證하였으며 

- 아직도 對南戰I용에 활化가 없음을 분 I성히 보이주있 S-. 

l 惠 附 | 

『춤年學生統一大祝典』 관련 動向

〈行훌 擔要〉

O 白頭·漢뿔統一大行進 

- 期間 및 區間 : ’91. 8. 7 • 15, 디頭 l11 →板門 I판 

- 8. 13 -15間 板門店 ;변過 벼下~置J 3 回

C 統一會談

- 日 時· 場所 : ’91. 8. 15, 板門뀌 統一뼈 

主 題 : 「統-方業 감;헌:와 祖백익 7、-￥[J， l( M: )，:빼힘 f; 위 

한 北南· 海外 I페뻐 좁쇠-學 ψ 체 -햄談」 

共同決議文， 감i훌文 HJ훌 

· 聯춰냄IJ 統一 賣채， 祖댐統 ←'iκi(~돗 묶-fIQ 뿔*빠fr((κ 짜셰4聯) *1\ 15. 

드0
 

※ r ?凡좁學聯」은 가까운. uj f 1 씨에 *n織하고셔l 쉰렌에 ~.: ffij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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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까줌-iL탤 't h"事 : 8. 14 - 16 間 日 本 東京에 서 進行

〈採 擇 文 ↑牛〉

共 I퍼決議文 및 삼議文 

〈文 件 要 듭> 

1995년을 핸-의 元年으로 
;πr'

RiÆ. 

聯좋E휩l 쭈f一 實햇，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김集 

南韓內 美軍核武器 澈초， 北南 武力滅縮， 北南 同時核효察， 

美軍 휴힐↓tt 

北南 ;ζ 可 f풋宣言，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轉換

民族太團結， 民間對話 賣現， 南韓의 反共國是， 國家保安法

廢止， 狗束者 釋放

祖國統-(凡民族좁年學生聯合(?凡좁學聯)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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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 作業班長大會> 뷰혐1l. 

北韓븐 ’91. 9. 16 18 平 t흙 2. ~ :t it참 f~ 어l 사 :1. fl 꾀 flfr 

幹部들이 大뿔 參 f흙한 가운 [11 ~상뱅 作훌HE!< )~션; ;; 씬 L 사 

음으로 開健하였음. 

1. 報道內容 要듭 

가般事項 

O 開權 텀 的 : 生훌과 建設의 基層單{立인 作業HE뜰의 

O 흉席 對象

主 席 團

區分 參席者

韓成龍

黨
朴南基

金f매훌훌 

崔泰福

李￥훌玉 

i政
延훈-默 

崔英林

金福信

를 통한 3次 7個年計훌1J 의 成~的 i훌 li 

職

黨 中央委 뻐'1:홉 

黨 中央委 빼.書 ~ 1fT. ￥:$ 맨: 1긋 

黨 中央 .~ ~':i볍-

黨 中央委 ~휩 

圖j 主 I뺨 

總‘ 뀔E 

몹j 總‘理. 훌훌 i웰 家 ;;1 흩|1 ? fi ￥# 쫓 쉰 1.ζ 

굶IJ 總理 훌훌 한丁業쫓훌 혐 ￡員 ft

it 홈1]1상꾀 

務
康希源 굶IJ 總팩. 홍훌 ;r~흙 rli 1 j Jf'Á I싣 쩍‘맥-};i l4 ￡ ii iι 

院
供時學 둠IJ 總、理. 

f쌀潤~ 副總理

金i좋鉉 휠Ij뿔、 f뭘 했 홈f ’rH? ‘뺨↑; fj tr i i fT Z‘ ii l<

-209-



술國의 f莫範作業ffE長， 工場·企業所 關係者 中央 및 地方의 

行政쯤濟關係機關 關 f系者

C 黨中央委員슐 名義의 후R貴文 f훨達 : 韓成龍(黨中央委 뾰，書) 

; 報告文 聞讀 : 延亨활(政務院 總、理)

나. 延후활 報告要릅 

。 採取工業， 電力工業， 鐵道運뚫， 金屬工業 둥 先行部門과 機

械工業 및 電子딩動化 I業部門에서 章新을 일으켜야 함. 

G 化學I業部門에서는 設備現代化， 大型化를 實現하고 輕工業

製品 生훌을 劃期的으로 늘려 야 함. 

。 建材工業部門， 林·水훌部門에서도 生훌을 積極 늘려야 함. 

。 사라원카리把料聯合企業所 建設， lO t} 9 日 鋼鐵蘇合I場 建

設， 2. 8 비 날론 聯合企業所 &建據張I事， 發電所 建設

동 重要 對象建設과 平壞市 5萬世帶 住毛建設 텀標를 반 

드시 實現해야 함. 

c 思想， 技術， 文化의 3大章命을 힘있게 推進해야 함. 

0 作業班은 生훌과 管理의 기층단위인 만큼 責任性과 創造的

積極↑生을 가지고 生훌課題를 어김없이 수행해야 함. 

O 作業班 管理運營을 改善하고 그 戰關力을 揮化하기 위해서 

는 作業班長의 f뚱웹을 높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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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開僅 背景

」 最近 北韓經i톰는 對內外 經{륙興件-의 惡化로 낙 심 한 iti’팎 fú] áIi 

에 뼈져 있으며， 住民뜰의 依·食·住 훈-대水졸도 ’70 iJ:: ft 1'1 

後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狀況임. 

推進中인 第3lk 7個年計훌1J 의 i~ .'f Þ낀 I1t.!호다반논 7.9%]l: 

되어 있으나 ’87- ’90年의 年平均 成長率은 1.2% 에 f~렌하 

며， 특히 ’90年度에는 負의 成長(- 3.7%) 원- 꾀앓하였음. 

〈第3次 7個年 計l꺼期뻐 成톨 推移〉

’88 ’89 ’90 if 각i tJ ] 
•-•• -l 

3.0 2.4 -- 3.7 1.21 
_..l•• --_ .. - •••....1.....-_-------•• ___ 1 

w 

-
원
 

-% 
分

r
t
·
-

、
率

區

長成

G 이에 따라 北韓은 지난해 薰6期 17lk 全員훌훌훌(’90. 1. 5 

1. 9) 를 開權하고 담力更生에 의한 rt룹뿔파 훌j'j *~)빼爭」윈- 하 

定， 이를 통한 經i톰難局 fJ開에 부심하여 왔감. 

C 그러나 北韓經륙 rtr팎의 *훨的 要因은 tt합主義 깐(륙K~!I ~)l 

一般的 現象인 物質的 홉因 없如와 이도 인한 ￥h勞者의 ’F 

훌意‘愁 f~ f 임. 

O 따라서 北韓當局의 「增훌·節윈 J 1足求는 1tft늘에게 판 Dl~ 

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不 j뼈累뼈 홈['-J _0_ 파 作m 하 ..l~ 

이 Q.. 
λ .... 0. 

※ 이번 延亨默 짧fE- 에서 r.영‘짧心 J ， r 創함性j ， r 톨 ff ↑’1:J 능-북 

누누히 행調하.ll 있는데 엿할 수 이。
사、 -11 • 



3 特 徵

( 이번 ?全國 作業班長大會」는 初級의 基륨單{立組織에 대한 쯤-

i齊偏動集會로서 北韓으로서는 史上 처음으로 開 f홉한 것임-

( 延亨默， 李鍾玉 등 北韓의 薰·政 經i齊官傳들이 大學 參席한 

가운데 開 f崔된 比重 있는 大規模集會임. 

內容面에서는 增훌과 節約關爭을 成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
]

「作業班長」의 {뚱홈0을 鎭化시키겠다는 것이 注 B 됨. 

: 經i홈部門딩Ij로는 두드러진 特徵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年初

에 金日成 新年廳를 통해 5옳調한 바 있는 에너지， 뚫送部門 

등 先行部門과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10月 9 日 鋼鐵蘇合

工場 퉁 第3 {k 7個年計劃 事業의 推進을 계속 督뼈하고 있음. 

4. 뽑 合 評 價

。 北韓은 對內外 첼홈環境의 惡化로 ’90年이래 엄力更生에 의 

한 「增훌·節約關爭」을 基本的인 施策方向으로 推進하여 왔음. 

G 그러나 이와같은 「先生훌， 後分配」의 經i齊施策은 北韓經;齊 管

理構造의 줌曲現象 探化， 生훌의 非혔率↑훗 동을 改善시키지 

못하고 。1 느: 
λ.l.. L 狀況임. 

G 따라서 이번 「숲國 作業班長大會」의 開 f홉는 第3 ，k7個年計훌Jj 의 

不振相 打開를 위 해 北韓 基層單位 組織의 初級管理者들에 

대한 投훌l과 機能을 꿇化함으로써， 5번훌훌된 勞動좋圍氣를 最大

限 剛新해 보려는 意圖에서 開 f홉된 것으로 分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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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同大曾는 動勞者들의 'tJt :환.혔 fι ~.피 인해 ;1 91 ~강폐 

施뚫이 -線 生훌現場에까지 반영되지 봇함에 따바 ψl자힘 M 

이 直接 最下部의 뿔 f立빠if.값인 í'F業 fiE 의 tpt~친 imjf;- 협 JJJ ~，~ 사 

B 集된 것으로 풀이 됨. 

; 특히， 思想， 技術， 文化 둥 3太후命의 }훌 i훌관 세속 댈허엽 6}i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北韓은 깐王벚·企훌所의 í'F뿔f1f. t< 

과 3大훌命小組룹 i훌훌훌시 켜 ítR 듬-에 게 :t유훌 -4 웹페 1.깐 

도높게 f足求할 것으로 보임. 

’ L ð 

그러나 北韓이 지금이 中잇執樓的 -πitR뿜1I 로부터 各 r)，빠· 

企業所에 대한 담律性 願與 둥 ￥쪼폐합f뿔.의 分慢it률 파감히 

斷行하지 않는한， 큰 成果를 기대하기는 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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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日 成 J誠鏡南違 ￡용地指導 

3 指 導 期 間 : ’ 91. 7. 10-8. 5 (26 日 間)

0 指 導 對 象 : 成鏡南道內 신흥那을 비롯한 各地域

I場·企業所

1 部門別 指導內容

C 成鏡南道는 흥남ßE料聯合企業所， 2. 8 비 날론 聯合企業所 등 

A民經濟와 直接 관련된 化學I場들이 많기 때문에 化學I業

에 力量을 集中할 것. 

。 홍남ßE춰聯合企業所의 쫓素 ßE料 훈.훌t륨大를 위해서는 現在推進

中인 털備據張I事를 早期完T 하고 이를 위해 設備·資材의 生

塵保障 및 호援事業을 積極 推進할 것. 

O 단천지구에 새로운 憐把料 生塵基地를 造成하며， 憐까石續 LU 들 

의 生훌能力을 높여 原料를 충분히 供給할 것. 

(; 2. 8비날론聯合企業所의 生옳t롬大를 위해 推進中인 技術改善·設

備改造事業과 施設據張I事를 早期에 完 7 할 것. 

C 단천지구에 풍부히 理藏되어 있는 各種 有~金屬 續物음 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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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的으로 採取 加工하는 것온 /~뿔的인 쉰‘빡함뱉에 ?홉휠-한 

意義를 가짐. 

검덕광업聯合企業所에 深갱i 事뿔:쥔- 꽤 íl하 Qj i톨物 iFdEE-- 높이며 

續物增훌에 맞추어 有~운屬 께UT꾀 낸~~￥에도 it 끼한 것. 

마그네사이트 續山들의 牛-훌을 正常化하는 fuJ 時에 단~! tJ}':- !내 

샤I場의 生훌을 높일 것. 

。 成鏡南道에는 石廣化學工場들이 많아 'fi없품要가 t협까u 되고 있 

으므로 많存 벚擔의 t륨훌과 함께 더 많은 않훌유 開함한 

것. 

O 水力發電所들의 技術華新運動을 통해 電 1] 예흉;핀- 늪이며 }훌進 

中인 금야강發電所， 中小型 水力發電所， 함흥火力함훤所 91 ~훌 

設을 早期에 完工할 것. 

O 電力의 增훌과 함께 電力 多需쫓냉~J￥ τ*풍요- 짧氣둡 지가1 μ 

거나 電氣를 쓰지 않는 牛-훌丁程으로 $훌煥하기 위한 ~~ 'p.감-

積極 展開할 것. 

。 r 生훌이 곧 뚫送이 고 *흩送이 곡 냐;훌 J 이 .11. s_ J유太되 는 Iij강 

需要를 保障하기 위해 뿔이 짧 IJ ~한 뚫전환-삶方윈·겸- ?!지 61 

관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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췄출훗캘균」 
c 금년도 강냉이 農事가 잘된 것은 흙갈이와 營農事業에 黨的

指導가 행 1t펀 結果이며 모든 논밭에 흙갈이 工事를 계속 

推進한 것. 

c 닭공장， 오리공장들의 生옳能力을 最太限 發揮하고 模範農村뜰 

에서 오리 기르기 으
 

E 동
 

。

τ
 

大大的으로 展開할 것. 

o l요室 남새 農事를 잘하며 뽕밭 造成 및 管理事業을 改善하 

여 누에고치를 增훌할 것. 

水훌業部門기 

O 水塵業 發展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博‘鍵量을 늘리고 특 

히 바다 養植事業을 廣範히 展開할 것. 

2 最近 金日成 現地指導 現況과 威鐘南道 經濟의 特徵

0 金日成은 80年代中 總、 180여회(年平均 15며)에 걸쳐 全國의 

工場·企業所， 協同農場， 主要建設現場， 軍部隊 등에 대해 現地

指導를 實施하였음. 

O 그러나 金日成 現地指導의 全般的인 現況은 金正日의 活動」이 

활발해짐에 따라 80年代 後半期에 들어와서는 前半期보다 i‘威

少되는 趙勢를 보이고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89年以後 젤濟沈춤가 深化되면서 金iE H

의 現地指導 횟수가 현격히 減少됨으로써 金日 많의 ￥쪼 i齊部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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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l 뤘깐-01 ‘
‘i. 'L 높아지고 相홈#맘]으로 指인훌 i좀動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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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는 重횟性 및 最近의 經濟 ;:t ‘뺨 등4 관련야여 

例年과 다릎 意;義블 부여할 수 있음. 

「羅~t펄 經홉의 特짧 l 
O 成鏡南道는 훌業分布 面에서 룹 때 重·化學工業이 集中配置

되어 있으며， 특히 北韓fì民의 食· 衣 生活은 

에 있어서도 重쫓한 位置를 러하고 있음. 

육로 
t::! 1-_ 輸出塵業

- 化學I業의 경우 北韓 最大의 化學鐵維生출 基地인 2.8 비 

날론聯合企業所와 흥남 쫓素~ ~E料聯合企業所， 함흥 殺草햄j工場 

둥이 있으며 

- 採取 및 金l훨I業部門에서는 北韓 最大의 有色金屬 續山인 

검덕鍵山(짧·亞짧)과 용양鍵山(마그네사이트)， 단천製練所(짧· 

亞짧)， 727 製轉所， 단천마그네샤I楊 등이 配置되어 있고 

機械工業部門에서는 大型機植 및 工場設備를 生塵하는 北韓

最大의 용성機械總、局 (1 萬톤 프레스， 發電設備 및 各種 r.t차 

設備 등 生옳)과 함흥I作機植I場 투이 0] 으 
。^^ p. 

O 그러나 同地域에는 電力 多需要 重·化學I業이 集中 配置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發電施設은 충분하지 못한것이 후￥徵인 

바 成南地域에 는 現;在 장진 강發電所(39.7萬 kw) , 부전 강發電所 

(22.6萬 kw) 등 約 65萬여 kw의 水力發電所가 基本的인 電

力供給源이 되고 。1 으 
Mp. 

90年 얘在 北韓의 總、 發電設備 容量의 9% 水準이며 i협 

水期 電力不足 不可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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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은 이 률 補 ;E 하가 위 해 推 i팬 'fJ 인 첼 3;k 7f빼파 ri r f1J 에 서 {? 

道內에 급야강發電所(19 萬 kw 推 )Ë) 및 ý} 홍‘k fJ 햄 71[비í-( ~() I옐 

kw) 를 各各 建갑中에 이。M -t::J' 

〈威鏡南道의 主要 生흩施設〉 

區分 施設名 f立 置 備 걷 
-- --- --_.- -------

發
장진강發電所 영 광휩ß 施設容 늄t 39.7 萬 kw 

부전강發電所 신흥휩ß 」 /’ 22.6 萬 kw 
電

함홍火치發電所 함홍 rh ; 建設냐l 20 1萬 kw 
所

금야강發電所 금야那 O 建끓中 19萬 kw 

훌훌 검덕續山 단천市 간 잃 · 뭔.fG훌훌 年 rH' 300 萬-

山 (北韓 最大 有@.金뺑 i 
q?1; 용양鎭山 단천 rñ C 마그네사이트 年법J ]ρ( 

• 
t능 고원찮훌훌 고원함1‘ 」 無煙않 ~많J 150萬톤 

훌홉 늠야뽑年벚훌훌 급야함ß 낀 뼈 !Jt 
-- ’--

金 홍남製鐘所 함홍Hl f흉氣뼈， 체f 뚫i 월{， 니 fl! } 
屬 단천製轉所 단천 rñ 電훌i 펌jJ;~~P￥ 
I 
場 727製績所 ι 91. 4 ~t T 

---- -•- - - --_.- ---

機 용성機械總局 함홍 rh 太언’l 機械 빛 rJ싸‘ith해 

뼈훌 (.jt 합 itt 太 機뼈 rJ~) 

T 함흥 T_作機植 한흥 di {‘! 반 . _:.~ c11-^- 동 ’~_Pf 

t易 I場
1----- ----- ---- - -----

2.8 비 난론 한흥 r /l lll\~ 잔’ i it 값 fJ if -r::J :i 
化

聯잠企業所 사 11~ 이 E 325r뱃') ~L ( ~t ~ 

Jt~構￥ttr벚) 
學

홍남ßE料聯合 함휴 di fr t.þ nE 料 삭; f{:1 에 흉; 能 JJ 

企業所 ( ~t 혐 함 )~ nE n ["JM) 
丁.

함홍살초제공장 ?우빼 흙 냄g ’ t: ftr: 
단천마 ~l네샤 단낀 r! i ll} _- L 네 샤 - ll3 시 얘:_pf.( ~ 

t옮 
rt용 tl}-!lll 사 _- L 녕 사 ’t-~: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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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現地指導 內容 評價

G 급번 꿇 H 成의 成鏡}￥J j펴 fJ[.tlli 1듭導는 ’89 年 以後의 낙심 한 

經濟難을 打開하기 위 한 對策의 -環으보 꿇近 部7t的인 원 

濟開放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데 그 

意‘義블 부여할 
o 
E 이

 샤
 

스
!
 

- 最近 北韓은 CNDP의 協調下에 두만강河口 일원의 「원濟 

쉴易 地區』 設置計劃 公式化

0 北韓 즙論의 金 H 成 現地指導 報道에서는 經濟開放과 관련하 

여 특별히 注뎌할 만한 事項은 찾아볼 수 없으며， 지금까지 

追求해왔던 增훌·節約關爭의 테누리 內에서 言及되었음. 

- 各分野에서 推進中인 建設事業의 早期完I， 生훌增大， 主要

擺張工事의 集中支援과 設備· 資材의 生훌保障 둥을 행調 

O 다만 食禮·에너지難과 관련하여 쫓素·憐ß~料 生훌施設의 藏大，

『電氣，를 많이 쓰는 生塵I程을 電氣를 적 게 쓰거 나 쓰지 

않는 生塵I程으로 轉換하기 위한 關爭』 등을 f足求한 것이 

다소 새로운 事項임. 

。 그러나 琮合的으로 불 때 이번 金 H 成 成鏡南道 現地指導는 

特定 地域의 *쪼i햄問題 이외에도 現在 推進中인 第3ìx 7個年

計劃의 實續 點檢， 今年 9H 南北韓 CNfol 時加入 以後의 

對外 젤濟政策方向 둥 經j齊 全般에 대한 對策플 集中 檢討

했을 것으로 썩j斷되어 向後의 動態를 注디 할 必、要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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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聯事態〉 關聯 北韓· 中國 經i齊關{系 展望

1. 北·中 혈易 및 經濟協力 現況

/• 

中國은 활聯. H ~파 함께 北韓의 3太 쏘 Mk협의 {IJ: ;끓에 ηI() 
ιA 

며， 80年代 後半의 北· 냐j 화易없慢는 ul1닌 5 6 않써~ 91 l iJ J1 7 

적 安定된 뼈熱둡 維다하고 있건. 

0 ’ 89年度의 北· 中 헐易짧은 윈 5.6 {훌뼈을 d디 l*하였으 l껴 IIIJ 삭-

北韓의 對中國 쓸易依存度는 14% 水準으호 分析뇌고 01 。‘ ... -t 1 

O 主要 뚫出入 品目은 北韓이 原油， 코크스， 뤘物(주보. 객-수수， 

콩)， 原線， 소금， 베아링， 샘勳車部삶， 타이어 둥죄- ψ 빼 fti 

부터 뚫入하고 대선 無煙횟， 자첼광)、l 멘트 핏 1 ìk 싼뿜 힐 

品을 뚫出하고 있음. 

※ 北韓은 原、油 110萬톤(90年)을 中햄에서 홉人 

<80 1놓代 後半 北· 中 뀔易推移〉 

(펜 fv: : 萬혜) 

룹 :-f 뚫 { 감;af9 2:~:3$ { i펴" -~ 
훨 入 25.320 27.711 펀 5 ’돈 f ?7 끼 j 
計 53 ,343 51 ,330 57 ,902 5fì ,27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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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 i齊 協 거 

O 解放以後 ’84年까지 中國의 對北經濟支f꿇은 無f賞援助와 借款

둥 總、 8.7憶뼈의 實績갈 나타내었으며 이는 같은 期間 활聯 

의 對北支援 2 1. 7{意뼈의 約 40% 水準이었음. 

O 北韓은 最近 中國이 f쪼i齊 t휩放을 통해 西方으로부터 導入한 

先進技術을 廷뺑 導入하는데 關心을 보임으로써 89年 以後에 

는 經濟建設과 科學技術의 實質的인 連緊 協力體系를 5휠化해 

오고 있음. 

r87 -89年 長期科學技術協定』‘ 細結(87. 12), r經濟 쉴易 

및 科學技術協調委員會 創設協定」 **結(89. 4) , r科學技術交

流據大 讓호書』 調印(89. 8), r91- 92年 農業科學技術協調計

훌IJ書』 調印(90. 11) 둥 

O 그러나 中國은 自國의 現代化 政策에 따른 資本不足과 技術

水準 둥 對北支援能力 이 iffl] ~l{的이므로 北韓에 대해 經濟開

放을 권유해 왔으며， 北· 中 팬濟關係를 相互的인 關係로의 

轉換을 試圖해 왔음. 

- 지난 해 北韓 延亨默 總、理의 中國 誼問( 11. 12 -- 28) 時 江澤

民 黨總、書記는 “經濟를 發展시 켜 야만 社會主義의 1憂越性관 

보여줄 수 있다" “改章·開放을 잘 할수록 息想政治事業플 

잘 하는데 유리 하다”고 §휠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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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北· 中 經濟關係의 縣案問題

η r-~ ￥兄4 以後 北韓원{齊 i껴;‘묶와 牛-흩不m‘ o 깅- 냐J ~랩에 대 한하~ .j 

韓의 훌輪솔 t出H 約束 不屬行파 이로인 한 北韓 9] lU 꺼 Iry~'( J까’Jl]， 야 

f홉累積 둥이 北· 냐l 뤘濟關係의 !￥ j진 R체훌힘로 f훌 ~(i 뇨l-ι 인 잔 . 

’ 90年 北韓의 對中國 시멘트 뚫 til rit 훌1) 잔 80 萬 F 이 었 。-나 

실제는 40萬톤만 輪出한 것으로 안역지고 있긴-(돼 .lt ú t 

同뼈) 

北韓의 對中國 칩易*字는 88삭1. 1 備鼎에 사 ’89 샤에는 l.~ 

憶뼈로 增加

C 따라서 中國은 北韓파의 雙方헐易에 國際f홈格의 i홈JfJ -4 Ð민냥 

決濟를 要求하고 있는 것으호- 알려지고 。l 。
M tl-' 

3. r蘇聯事態」와 北· 中 經;齊關係 展望

O 급번 「흙聯事態 f 는 ’ 91 年度 北월익 다l 易~ 1- 흩l 에 
1

샤
 • 

f ‘ 7
ι
 

서
 
” 

유 초래하게 된 것이 n 보 北韓븐 1짜훌샤 뚫入 및 !iJl;!lji싸 

6홈保와 牛-塵 正常化를 위해 우산 니」뼈에 대해 및:;:!:￡ f견긴-

要請하지 0 1. 。
L용 극'!. 

칸二 이 _0_ 
tlAp' 

北韓은 1京때l ， 코크스， J센쐐 등- J싸 :K: 까 1~ ￥;; t쉬 tJU 및 ~~ 

急 · 財政支fC 要請 f없 E! 

0 이에 대해 니 l 탱븐 「 l社함초義體뿜1) 바I '￥」바까 ~t. ql 맹.念뼈빼 

의 I서훨↑폼을 考-慮‘하여 ~t韓 9] 양 i룹잔- 수띠 n~ 함한 1:{? 따、 

는 立場이나 딴j뺨~n 인 .z 1):1 rtri 에 I、샘 1‘ í~빠 9] "t~t!::t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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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IJ을 전적으로 대신할 처지는 못됨. 

O 따라서 中國은 雙方 經濟關係의 戀案問題에 대한 北韓의 要

求블 一部 受容함으로써 北韓의 經濟危機 克服을 一時的으로 

支援하는 한편 北韓의 經濟開放을 積極 권유할 것으로 보임. 

O 또한 北韓은 生必品 不足難이 加重될 경우 中國과의 邊境

쉽易을 據大함으로써 北· 中 民間交流가 보다 活性化될 可能

性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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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先훌훌 훌훌濟· 贊易빼훌훌 홈혐훌훌홉f훌j 

금번 中國 장춘에서 開健된 『東北亞 經i륙技術환展 훌훌훌J (8. 

29 - 31)에서 北韓은 당초 日程에 包含되지 않았던 r 션봉 經‘화 

·쉴易地區 開發計훌iJJ을 發表(8. 30)하여 柱目되고 있유. 

1. 發表 要릅(細部內容은 別품 홉料훌照) 

O 東北亞地域 經i룹훌훌展에 가장 중요한 것은 海上뿔送路의 確{몽 

問題이며 이와관련， 成鏡北道 청진， 나진， 선봉항은 특별한 

意義를 가짐. 

O 이들 港口는 中·흙 國境에 홈훌接하고 있올 뿐만 아니라 모 

두 半찜 50km 內에 있으며， 北部地城의 훌t存 홉道홈路網 

整備 동을 통해 큰 投훌없이도 청진항과 나진항올 年해1 2 

千萬 "'3千萬톤의 1(物取提이 可能한 港口로 開환할 수 있음 

- 現在 청진항은 年間 800萬 --1 千萬톤， 나진항은 300 萬눈，" , 선 

봉항은 200萬 --300萬톤(맴、油)의 w物取뾰 能力 保有

O 東北亞地域 經濟交流와 t~力올 1足進하기 위해 r선봉 經폐 

헐易地區j를 開發하게 될 것 이 며 이 地城 重 [業 [밸에 at 
備 및 技術을 導入， 合뿔， 合作 方法으로 加TT밸 둥의 

建設을 推進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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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分析·評價

O 北韓은 지난 7}j UNDP가 主管한 『東北亞地域 經i齊協力會議』

(쫓古， r울란바토르J) 에서 이미 새별， 선봉， 나진을 연결하는 

140km l 地域을 『經濟·쉴易地區』로 開放하려는 意思를 밝힌 

바 있어 새로운 事實은 아니지만 

0 이번에 밝힌 『선봉 웰濟쉴易地區』 開發計劃은 보다 積極的이 

고 具體的인 計劃으로서 中國의 훈춘 및 두만강河口 開發計

劃이 나 蘇聯의 『나훗카」 經濟特區 開發計劃보다 現實性이 있 

다는 것이 特徵임. 

O 또한 이번 會議에서는 北·中·蘇 3國이 UNDP 및 西方資本

技術을 相互 廳爭的으로 등종致하려는 意圖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 注팀됨. 

- 北韓은 同 計劃發表時 『훈춘』 및 『나훗카』 開發計劃의 非

經濟性을 指網

O 東北亞地域 發展을 위한 經濟技術 協力問題와 관련하여 北韓

이 보인 態度 變化는 向後 南北經濟交流·協力의 發展에 매 

우 鼓舞的인 徵候로 받아뜰일 수 있으며， 

O 한편으로는 작금의 『蘇聯事態』가 北韓의 對外開放을 f足進하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 ‘- -. - ‘ . -

갔늠글 不l찢하」L Xi 늠. 

3. 建 議

O 東北亞 經濟技術發展會議(장춘)와 관련하여 北韓이 보인 態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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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化와， 北· 中 · 흙 3國 의 &훌펠 ~n 인 U딘 }J t~ η i찢￥~ ~ 1] •S- l힘 

北關係 發展의 훌훌機보 #홉極 t면1tJ 함 것 ←묘 #훌품-함. 

O 우리의 對應方案은 

첫째， 同 問題와 관련， 앞으로 !벼{崔턴 빼흙참홉에 ~1 ~t 웰 

立場을 支持하는 意恩를 조심스럽게 나타내변사 北월에 Lfi 

해서는 北韓이 共[페對處 1)業관 樓*하 J] 위 한 뻐1쏘않랩 씌

提義함. 

※ 公開 接觸時 韓·中， 韓·흙關係 짧展에 無益

- 둘째， 美· 日 둥 友햄國家들이 r선봉 웹폐협易 t핸區 J "r펴함，J 

훌l 보다 『훈춘』이나 r나훗카j 開發에 더 큰 빼ι、관 보인 

경우， 北韓의 實質的인 南北關係 改혈샘置플 條f↑ P-jI- ?-il 

의 獨엄的인 훌與도 考慮함. 

춤 附 l

北韓의 『선봉經濟·寶易地區』 開훌훌計훌l 內容

-<園內 言꿇報道 內容 要*낀;←- • 

O 東北亞地域 經濟發展에 가장 重활한 섯은 빼J~ fji깐路 91 ~팎 

{똥이며， 成鏡北週의 청진， 나진， 산봉 (g-F- 뱃北 ISi 함류합 Jj{ 

에 特딩Ij한 意義블 가진-

- 청진港은 2個區城 8個않~Íi. 야波않 간이 I.8km호 싸까 

年間 250萬 ....... 300萬관의 擺&톨 Ti 풀 f뿌뼈設 핏 100萬 F Pl 

體뤘保管 슐庫를 갓고 있 ð 1껴 {r I핍 800 萬--- 1. 000 ,1;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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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物 通關能力 保有

- 나진港은 3個 '-~ 
걷흐"2 t뭘頭와 10個 岩뿔 2個의 훌훌뭘으로 

形成되어 있으며， 防波提 길이는 2.5km, 1 萬톤급이상 船

船 15 隻 同時 接뭘이 可能하여 年間 300여만톤 貨物取

提 可能

O 이들 港口는 中·蘇 國境에 憐接하여 모두 50km 半찜內에 

있으며， 많存 鐵道 및 道路網과 連結시키면 큰 投資없이 

청진港과 나진港을 2，000萬 --3 ，000萬톤의 貨物取根이 可能한 

港口로 開發할 수 있음. 

- 청진의 東港과 西港에 5萬 --10萬톤급 貨物船을 돌출식 

t뭘頭와 接뿜揮頭施設을 推進中

- 나진港의 멈然 防波提를 이용 4， 5號 掉頭建設을 推進

하고 

- 선봉港 掉頭施設의 續張 및 高速道路 建設 둥 計劃

O 東北亞地域 經濟交流와 協力을 推進하기 위해 『선봉 經濟·

쉴易地區』를 開發하게 되었으며， 外部의 設備·技術導入에 

의한 加II場을 合營， 合作 方法으로 推進할 計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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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흉聯事웰톰〉가 北韓￥￥행확에 미칠 影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經 i齊分析

가. 最近 北韓經濟現況

| 經 濟 뻐받」 

O 最近 北韓經濟는 對內外 經濟與件의 f펀 ft로 는 f ↑! 한 ‘t ，꽉펴 

面에 빠져 있으며， 주민 들의 갔 · 食 .{t ti핀水빨도 70 1r f\ 

보다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음. 

O 推進中인 第3ìk7個年計훌IJ 의 'rf.平 r) 成長 n 박는 7.9%ι ~l 

어 있으나 ’87 '"’90年의 年平U) 1ft. f( 추븐 1.2% 에 판 i ’} 사 

며， 특히 ’90年度에는 負의 成동 (-3.7% )옴 ;E 셉、끼}았 C-. 

〈第 3 ìJ;: 7個年計훌IJ 期 rn' 成갚推移) 

區--------짧꽃7 

-현툴-환언}→」 • 3.3 

’88 ’89 
% h 

7 
-’ 
l 
y 

‘ -
J 
1 ’ ι

 
” 7 

A 
A 

n / 
ι
 

1 
1 
j 
1 j 
l l 

j q ‘ 
u -3.7 1.21 

O 따라서 ’90年度 北韓원휴 써댄는 G ~ P 2 3 H.n.'J ~J , 1 人맴i 

GNP 1 ，064 쇄， 획易總‘짧 46 .4 {흉 'J~J 의 水 l홈에 1.1 센 lr 5’」‘감 

※ ’90年度 韓國 GNP 2 ，379많쇄， 1 ̂ 힘 GNP 5 ，569 세， 허l 

易總趙 1 ，348.6憶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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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北韓經濟 沈i需의 本質的 要因은 

- 社會主義 經i齊體制의 一般的 現象인 動勞者들의 生훌意感 

低下， 資源配分의 非效率性， 技術開發速度의 停‘휴 

- 重工業優先政策의 지속으로 인한 塵業構造 不均衛 深

化， 엄力更生 路線에 따른 資本·技術導入의 不振 퉁임. 

O ’ 90年度 北韓經濟 沈뿜의 直接的인 要因은 에너지 및 原

資材 不足으로 인한 鍵·工業生塵 不振， 웰物生慶量의 減少

드L이 
。 0"

- 에너지 部門은 北韓 에너지 供給의 70% 이상을 擔當하고 

있는 石벚生훌量이 投資不足， 施設落後， 採拖條件 惡化 둥 

의 要因으로 3，300萬톤(施設能力 4 ，330萬톤) 에 不過

- 맴、油 輪入量도 輸出不振 및 外貨不足 둥으로 252 萬톤 

(精油能力 350萬톤)에 불과 

- 좋뚱物生훌量은 氣候不純으로 인해 前年度 보다 12%減少된 

481.2萬톤으로 l츠l作을 記錄하였음. 

O 한편， ’89年 F平祝』開健로 財政狀態가 惡化되고 慢性的인 

쉴易 iffi字로 인한 外慣의 累積， 蘇聯， 中國 및 東歐諸國의 

開放·改章 過程에서 나타난 經濟沈帶와 이들 國家의 實利

追求 {뼈向이 北韓의 對外經i齊協力 與件을 극도로 惡化시 킴 

으로써 經濟沈帶를 加重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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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面課題 

O 北韓이 現 體制를 固守한다는 긴;場윤 '11J 앉 5~_ 한 시 () 싼f-
。 T" iil 

面한 經j齊難을 脫皮할 수 이 \..- 7] 0_ 
^"、、l2 \._ 國際 ↑싸 tJ "잉- 했 ít 긴} 이 

不足한 資本과 技術導人플 1足進하고 *흩 tf; λ rh t상 91 1Ii}、 . ' 

통해 쉴易을 增大시키는 것임. 

O 그러나 中·蘇의 改華·開放 및 束歐해볍의 I(主 ft ä ￥↓ lf( 

北韓은 이들 國家와의 뚫易 및 원濟 f싸力 }홉짧이 뼈 t훌되 '1 

시작함으로써 지금까지 敵對關係에 있던 西 }j 光 j흩때뜰시 9j 

政治的 關係改善 및 經j齊協力행ft 가 {껴責한 漂 RRjt ↑훌 ~(l 뇌 

어갇
λ).."0. 

O 原資材 不足과 國內 生훌의 不振에노 불구하고 gg 뿜!J [l~’ Y 와 

動勞者들의 不輪解消 및 ':til~좋혔 鼓~뜰 위해 서는 fU( 갚 

의 衣·食·住 生活水準向上이 κ 可避하며， 특히 ttf홉 넷 

住民生必品 供給 增大는 가장 사감히 解?~해야 한 l앉파課 

題로 되어 01 같L 
λ)..p. 

나 r蘇聯훌態』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훌 

O 北韓은 政權樹立以後 #읍終} 홈 H 力 옛~ 'i: 해線-싼 왜댐자 

料·몫料의 70% 률 自給한다는 目멘下에 1ft빼.~~ 능 Jf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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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 部門과 鍵業開發에 注力해 왔음. 

O 그러나 지금까지의 원濟建設過程에서 ~t韓은 대부분의 設

備， 技術 및 原資材를 활聯으로부터 供給받아 왔으므로 

北韓經濟의 對활依存度는 매우 높은 實情임. 

- 89년 現在 北韓 電力生塵의 60% 이상， t차鍵 및 精패 

50% 이상， 鋼鐵 30% 이상， 알미늄 100% , 鐵훌훌石 40% , 

化學服料 14% , 鐵維 20% 가 올흉聯 支찮으로 建홀뚱한 施

設에서 生훌. (89. 9. 2 모스크바 放送)

- 89年까지 總 3千件의 各種 設計圖와 技術文件提供 6千

名 이 상의 흙聯 技術者 派遺 2千名 이 상의 北韓 技術者

및 勞動者 技術冊修實施.

O 특히 85年 12 t=J 강성산(당시 總、理)의 蘇聯 誌問時 統結

한 長期經i齊協定에서는 ’86 '"’90期間中 北韓이 建굶할 總、

17個 프로젝트를 蘇聯이 支援하기로 하였음. 

O 그 結果 ’90年 現在 北韓은 쉽易總、賴의 51 %, 頂、油導入

17% , 코크스 導入 50% 이상을 蘇聯에 依存하고 있으며， 

外慣總、賴의 50% 가 對활f責務로 分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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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훌 훌룰폐의 톨#훌依휴 lIjl) 

( ~’() ~， J~ Ú ) 

훌f i￥ fι !얀; 

23.5{양빼 51 % 

10.5憶빼 52% 

(輪入) 26.2f훌빼 13.0憶鼎 50% 

原油導入 252萬톤 44萬톤 17% 

外 {홉 78.6憶뼈 39{훌빼1 50% 

據 월홈빼홉의 훌훌問훌 l 
O 작금띄 「蘇聯事態」發生 이전에도 改훌·開放에 대한 셰 fIK 

場 差異， 훌훌聯 經漫7t;:쭉 둥으로 인해 홉方이 條함한 •% 

定을 屬行하지 않음으로써 北·흙 젤캄 tg，力빼係는 ?델 it 

路에 있었음. 

- ’ 86-- ’90 年 期間에 흙聯이 支援하여 많‘i갖 6r 가보 6~ 였년 

17個 프로젝트中 긴책製擺 2f~~홈慣 ?{f;[짧 등 R6~f 이선 

에 著I， 繼樓事業으로 推進된 一 I뻐 쾌iitP-- ;ii fil 잉、 o 

나， 期間中 새로 훌I된 事業븐 a￥聯의 :z t몽不”‘ o 되一 

實樓 澈微

※ 훌흉聯:tm 計훌l事業中 3個 훌f象이 完 r되고 8f뼈가 ~f!行증 

이나 現휴 束平훌火 η 짧電所 많 i많 외에는 없聯 Ql 1d원 C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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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이루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음. 

O 특히 활聯이 지난해부터 雙치· 씁易에서 國際f륨 f검基 i훌에 의 

한 硬貨決1‘합를 쫓求합에 따라， 90年 11 셔 에는 「北·옳 휠J 

易 決算體*~ 變更에 판한 協定」을 처l 결， 90年부터 國際 1뿔 

혐基準어↑ 의한 硬貨決濟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價格基準 및 決濟方式의 變更， 北韓의 훗t훌후 {責樣

￥홉 j齊 ~屬行. 활聯의 對北 原油供給量 ;成縮 둥은 北·활 

델;齊關 f系를 惡化시키는 要因으로 되어왔음. 

※ 금년 4 月末에 調印된 『北·蘇 쉴易·經i‘齊協定」에서는 ‘北韓

이 금년안에 對활f홉務중 5憶루불 (約 8{意뼈 推定)을 A 

民消費製品， 電子製品 및 輕工業製品으로 慣還하도록 되 

어 있음. 

r훌뭘훌훌態」가 ~t훌훌經;륙에 미 철 影훌 

O 北韓원濟의 對활依存度 面에 서 볼 때 작금의 r활聯事態』는 

北韓經濟에 섬각한 影響을 미치게 될 깃임. 

O 특히 r흙聯事態」의 進展推移는 聯돼i없府와 共和國政府間의 

經濟關係가 再定立될 때까지 상당한 期間이 걸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蘇聯의 生훌 it1需가 不可避해짐으로써 91 

年度 北·蘇 交易量은 激減될 것임. 

O 따라서 코크스·鐵維 둥 對흙依存度가 뇨二 0_ 
n ，-一 !京資材 f센給 

事情이 극히 어려워져 關聯흩業의 生I훌活動을 크게 賽縮人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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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可能性이 있음. 

0 흙聯은 自國의 웰濟事情이 f덴化됨에 따바 ~t 짧에 내해 ~"t 

存 f흉 훼 의 f훌 還 ( 現物 ) 딛- 상 역 6] ’값 :}( 힌 깃 이 ;펠 션! 뇌 I!l. 

이 경 우 ~t 韓 의 對西 }j 뚫 tB ."t 少 7} κ .uJ 판 ô~ 세 뇨 1 01 I{~ W 

事情도 더욱 훨 ft된 것임. 

O 뿐만 아니 라 지 금까지 ff~ .i않으르 iEJ;t 과 l ‘ri~홉 El iSl;I:;l(1l 

나 主쫓 機械製品 ~tÆ동에 ‘낀‘뤘-한 $꾀 !훌 λ91 차션-2.- ~t 

韓이 推進하고 있는 建設事業이나 많쥬 꾀備의 補修에 $i 

響을 미치게 되이 훌業施設의 t홍動」추iff {E 下"']전 낀인. 

다. 북한의 對應方向

O 北韓은 우선 中國에 대해 간급 附 l앉」싱행플 았-a혀함파 동시 

에 原油·코크스 둥 主要 æ:資材 f!t 쁨을 t유 ryll 시켜 추~ :l~ 복 

外交的 행力을 꿇化하는 한편 

- 推進中인 對日修交 交涉올 tJ홈的으로 展開하면서 특히 

修交 以前이라도 日本의 經깨톰 t~ 力을 받아내/'] 위한 公式，

非公式 努力을 {맺注할 것임. 

O 또한 활聯에 대해서는 聯 1[: lfi 따와 91 때係 tItL}{;- f써 'J I J ’、 ffl

國 를 파 ￥￥ j齊빼 ff: 룹 慢 ft 하 는 l~] { L t J 한 섯 임 . 

※ r흙聯事態」以前인 if 년 L l: 뺑 중에 :1:_ ~t 짧:P- ”l! 이 시 아 

1t- ￥n 國 둥 一部 jt-*f1 國닫고} 씬 i혐 tg， Æ 간- 빼-**하있 유. 

O 對內的으로는 했時와 유사한 씬 i쁨훌ñn ~~휩힐탑 j월fi;:， H: 

民에 대 한 統힘!樓 ft 와 t협 pt. i↑i 約빼쥐 -5- **홈 밟 f폐 한 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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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t ;;(샘if÷ fj 은 r활뚱聯뿔천F」가 강-定윤 댄復하고 ￥E ‘딱 L펴 fZ 
.. 、

。 1 여‘ 대한 ~t짧의 立 t월이 f흉理펼 때 까지는 ;힘極的인 꽂 

~ 프 ~ 보으 깃이니 -. 쩔어1 느 보다 積擾 ÉJl 으로 政뚫갈 轉‘ '-

f헛할 기 。 1
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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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zD 成， Jft 國 .w ru~ 

1. 擔 要

r、 /뺑 91.10.4----10.13 ( 꽉~ q I 耐 !lJ J 닝Ij ‘「‘ ) v 

r ‘ 隨 1T 셔 ‘?f 種玉 ( 김:; J~ ,ft) , 합 ?&HE(lk 톨k 판) , j? j:F i ’; ( ’훌 \..1 

뼈마!페: f긍)’ 훌錫柱( Y~ ;i:폐; hLj l댄 fi ) t 

o 

r 主횟 1흉觸人物 ;τi뿔f\: C. *뿐륨뽑 JL) , 4% ?J,j l i ( 팩 ‘~: L ’~; ), ‘ \ι 

、

뿜(總‘理) 
rτ 
-6-

C 三E! -。Li- ;:1j Rij t쁘 ~tJ?: ， l뺨 l휘 ( L 뿔 <<1: • 1 ) , l휘 낀 (ìl( f 1-_ t 홉1; rf 1 ) 

泰安， !HI 파， f~ -)'IH [~fß) r: 
.0 

2. 雙方 立場

•-, 

備획기 區分 內 f j-

- .~ ‘-• ‘-‘ 一‘--‘ -•- -‘·•----- --‘._- ‘ 

/쏟日뾰/ 

c 雙 t; 의 f뻐 友따關 H: 에 (햄 1{ 1 (). .1 

雙 }j ￥%威집 은 ~}j ~~한 /、 ‘ y}-l I 。l · 훌fj젠 ’앉 유 

關 {f /Jt 澤 R)

1ft界 해;勞가 이떻시1 띤야던 "q핵-간 ~뼈 

의 友 !H關 f~ ~~'*에 서l 갓 ~}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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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듀 F:iX: 

( 협활의 國內 情·찾·는 강-定 團結되어 

10. 4 

。.~
μ、 -0 훌tiEg 훌:曾 

Ji훌p( 

훌르*島의 훨張뚫 flJ와 安定이 東北亞 地域

넌
 
-- 아시아 全體의 ↑춤勢 發展어1 붉j響을 

훌훌半島 미치기 때문에 냐]國은 韓半島의 淸-勢發展

情勢 ‘어} 태우 關↓、을 가지고 있음. 

c 최근 수년간 韓半島의 情勢가 점차 緊張

뚫和 方向으로 가고 있으며 南北韓 關係

가 많善되고 있는 바 이는 南北韓

全體 및 아시아 各團 人民의 興亡에 

A民 i

符「

;‘융L 
口 디· 

統- 〈金日成)

o 10.22-25間 平壞에서 南北高位級會談 開 1 " 

對話 f홉 f훌定 

c 1 民族1 國家， 2制度2政府 基뿔 위의 聯츄E 

힘j 方式만이 어느 一方이 他方을 삼키지 

않는 統一方案

/江澤民〉

c 韓半島 統一은 南北韓 쌍방의 對話와 tÆ i 

商을 통해 解決， 第 4 Zk 南北總、理슐談의 成 1 

果 期待

O 聯챔힘! 方式의 統-方案 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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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H 成)

C 中 國 rt 한t흠主義 많 ii 길- 빠t 원 

(江澤 f한) 

。 기업을 잘 꾸리며면 觀갚완 r!{뿔하고 I자 

‘해I 
1꺼 

I훌훌 E 
1"2 하算하고 iai휠 따지며 Hl 으-

~: \O-~ 
간싸셨.Q.. 
^A ..D끄 2 

옳. 할 수 能力도 考뺀‘해야 한. 이'
ML 

(泰基f훌 國防部長〉

C 金日成은 成功的인 ql 國의 원濟뿔￥; 훨f9lj 

를 목격한 셈 

〈金日成)

10.11 

쇄써 

의경化댈 

혜흩짧~ J. 훌 

聯Ú í~.1 

꾀j~l~ ~￥ 

••• 

4 

화
 
섣
 -

서
 
華

U 

新

짜
뼈
 「

I 0 當面 建設의 重훨은 電力工業을 樓化하는 것임 10.5 

I (李 醒) 쉰;~ ~￥ 

쭉 I 0 해마다 1 ，700萬名의 An 가 늪어나 AI( : 

情 1 들의 衣·食·住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매 

우 무거운 任務임. 올해는 심한 水싸괄 

입 어 250憶kg (2 ， 500萬 t )의 *톨뒀 뼈失이 1 

있었음. 

I (錢其많 外交部長〉
I 0 南北韓의 核開發 fi.￥f 

,. -

10 .4 

O 北韓의 核훌察파 활韓美單 核微i않는 별 새 오스E이아 

發 事項

」

- 23.9-

Ji fUJ I ’l 
빈에 ).1 

S디홈ïffQ 

‘ 



3 分析·評價

; 이 번 =-~탠으 j 持 i웠은 

- 10 여닫으 i 풍斯풋앓. 냐]國 黨 '1맞 룹腦들파의 j重짧#횟觸， 냐1 國 

「閒의 다 대 츠3 인 합、~ 등 外形上의 盛大함에도 불구하고 

- 형훌훌틀얀인 앙방간의 親善꿇化 다짐 및 

죠?좋 환:案課題에 

中國의 北韓 統-路

討議內좌， 읍意‘훌J휩 f뭘 ↓j‘外어1 는 대한 

등이 전혀 ￥쫓表되지 으
 」

아
녕
 

點 등임. 

C 歡迎夏함 및 쫓業視察 過程 둥어1 λ-1 表明된 兩剛의 王要

及들을 土훌로 쌍망의 .J.:- -1- 8 。
~.)것갇 分析하면 

- 손 E 成이 중국의 “特色있는 社會主義 建답”을 讀揚하면서 

傳統띤인 組帶關 f쥔 浮껏j 에 注力한데 비해 

※ 誌 rþ 期間中 北韓의 報道媒體들도 中國의 分뿔t~ 1j “發展

相”을 集中 企劃報道하면서 中國의 “많후·開放”을 讀揚

※ 10 .1 4 北京板送 論評도 “朝·中은 톱屬關係”임을 5옳調 

- 江澤民， 李훌훌 동은 “平和와 發展이 現實의 主流" “人民이 

進步와 平和를 要求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歷史의 흐 

름”이라고 國際情勢를 評價하면서， “韓半島의 安定과 南北

對話의 成果”를 행調， 隱然中 北韓의 對外·對南政뚫의 變

化률 f足求하였음. 

원i齊分野어1 있어 

- 쏟터成이 北韓의 “뿜年”을 ;흥 -/J~ 하면서 “電力I業 發展”의 

강、要件-을 꿇調한데 비 해 

- 中國剛은 西方파의 감作I場이 많은 濟南市， 南京버 드O
 

r經濟開發區」를 iiii 誌케 하고， *I; 濟觀:융:의 “값變”을 嗤調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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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써 ~t韓의 뜸‘齊‘ f혜放음 흩]홉 δ}는 한쉬 

- 당변한 衣·食·住問題의 이펴움읍 &: flJl, 흉J~t 웰 ￥?‘빡 ifC 이 

여 의 치 않음을 /]~曉하였음 

; 北의 校훌쩔 f삼1 題와 관띤해 사는 

- 雙 }j 間 뺨해 또는 H免앓時 公.i\

- 이 期問中 오스프리아달 iiM암1δ~-낀 

11. 。
n ’ --

(, 1 L.. 

ι"'L 

없있므나 

훌훌 Jlfτ 外 fk t江 iζ n] 

“北韓의 核開發 ti.對 빛 *&FfX4 t표 :Ki;fE;K ” lZt% 윤 분 l섬 ò] 

밝혔음. 

O 이같은 內장 둥을 ￥Efr 해 볼- 때 

- 쌍방은 “社會主義體制 維持에 共 I헤步講J"룹 다신하면서 

- 對美· 日 關係， 核훌察， 南北혼f랩(t- i1-: U t훌 1) 承懶 둥 찌 [úi 

課題들을 深度있게 論議하였을 깃이나 

- 中國빼이 “平和5 原、 ~IJ "윤， ~t 韓 F- l|l i핵 의 “ 4)、 훌 추 rtrí, f’|」 ” -3-

각각 嗤調함으로써 事案~Ij ‘똘兒 調얀이 이며웠용 시으띄-

推벼IJ 됨. 

※ “ 平和5 맴、 MIj" 領土主權의 휘1 互 월 重 , 때 h •( nJ 원， 內 ú1 κ 1-

涉. 平等 Tï. 惠、， 平和센J -하촌-

※ “4 太 基本맴、 ~IJ" 社합主義 ￥쉬級에 91 맏‘톨， 人 l(l( tJ훌 값， 

jt~홍黨 4휩導 u} .넉드l 스·꾀1 년 F寶와 Li쩔 

束 ‘펀 tF、 堅샤 

O 요컨대 이번 쏟 H 成의 v5 lt l 을 동해 

- 쌍방은 “特짜한 ä善關 tf"관 흉t 內外에 짧，{; Ò~ J: 

- 이 l 뼈이 北韓에게 새보운 뱅 ~t홉勢에 둡IJ~， ~힌 깃」’} 1 l' 뼈 J\ 

원 i쩔發廣의 推進을 강꽉히 흩h해하 _l~ ~t 웰이 이쉰 꺼 'JL (!~Jη 

로갚 깐 한 1배 úti 이 엔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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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터 F}l 은 2f- l뚫 歸 j뿔後 'P 國 f메에 보낸(1 0. 15) 感謝電文에 

서 “깨國이 現代化된 )[ri會主義建設路線에 따랴 새로운 

發展파 쭉*잦릇길- 이독-한 모습에 r환銘과 鼓舞틀 받았다”고 

듭及 

- 金의 해中 結果가 東北亞 情勢， 南北關係 및 韓·中關係

進展 등에는 별다른 물 ζ 훔n 。
/년2 좋￥""2 미치지 않을 것으로 分析됨. 

G 한편 ìU 成은 平壞歸還 다음날인 10.16 黨政治局율議를 김 

集， 감뎌1 結果를 討讓하였는 바 그 主要內즙은 다유파 갑음. 

- 雙方은 f훨Ðê ó낀인 親善플 더욱 훌固히 하며社會主義 偉

業을 옹호·固'，t. 發展시켜 냐아가기 위한 雙方의 共同關爭을 

彈化하기로 하였음. 

中랩은 北韓의 社會主義 建設에서 보다 콘 成果가 있기를 

祝願하였음. 

- 北韓븐 中國이 껴大 基本原則”下에 改章과 開放을 實施，

特色있는 社會主義를 建設한데 대해 높이 評價하였음. 

- 다]國은 北韓의 聯돼뿜!} 方式 統-方案을 支持하였고， 北韓

은 中國의 對臺灣 政策에 支持를 表明하였음. 

- 雙方은 對外關係에서 各냄 의 염主的 立場파 方針뜰에 相 Tï

理解와 支持를 表明하였음. 

- 쌍방유 國際關係에서 薦權主義를 反對하고 平等과 內政不千

涉의 原 ~IJ 을 尊重하며， 韓半島를 비롯한 世界 여 러地域을 

非核平￥o地帶로 만드는 問題의 重要性을 행調하였음. 

- 雙方은 피로써 맺어진 親善關係를 代를 이어 더욱 꽃 펴 

나아갈 것에 대한 핏意와 意志를 表明하였음. 

O 同 政治局會議의 討議內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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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 딴 n 成의 파'f l 이 커다낀 !li. 빛꽉 가껴유 씨 jj 띤 i‘ I ci• 

있으나 

- 其實 雙 Ji 問 의 ~환關 fÎf~ 둡 II} 짧 Iι 。} ..l~ )\1 1. 션 t 월fr} ~-II 밟 다 n!ì 

共 I되步調를 취한다는 點 以外에는 맺홉S 핍1 짧에 깨아 具업~ [1‘J 

인 說明이 꺼 의 없어 雙치間에 實압 lfJ 인 i’? 힌 ~j~ f({ 이 l!! !lI 

。~ ~-프l Hrrl~_ τ1 
tiA D 즈 二1:..， τ J..:.. 있으며 

- 특히 

5헛調된 

對外關係에서 

것은 韓·中

反映된 것으로 보임. 

“ H 主的 i場”파 

修交間題 동파 

“內政 κ f- ;!~ Iti;!}|j ”이 

관련 '1 1 생1 fWJ 원센까 

- 非核地帶問題와 관련해서는 “世界 여 t!1t밴域을 .H: fk 'F ￥{]地 4?1;

로 만드는 問題의 重要性플 랬調하였다”고 녀及하였는 1I} 

이는 北韓의 核훌察땀1題에 대한 감‘훨:가 없었김윤 I J ;唯하는-

거인 
’ • 

- 끝으로 代를 이어 親善關係블 發展시거 나아가시￡ 하였다 

는 內容은 雙方의 “ f훌統的 友好關{훈 待빼”이 t: t 는 -맑 t꺼 ?l 

意味와 함께 “金 lfO 後繼問題”까지도 FL;￥뀐 갯 o 니- ~￥ ffr 

됨. 

O 同 討議內容은 全體的 흐름으로 보아 I피後 ~t 韓의 Jt ~셔 f1:많-

은 급속한 變化보다는 ffl. 體뿜IJ 維持븐 위 한 ]갚式 H함 F활 

固守에 重點윤 둘 것으로 R훌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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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日成의 ‘빼中 ItJ r슬J) 

日 字 動 向
I 

10. 4 0 ~t J?: 꽃IJ 者(단동經由 91]車便)

- 췄과 藝훨) 
1 fV\ j 夏會( 江월 단 , mfoi 昆)

~ ::": : 李顆 總理 金 日 成 宿所 해問 

。 아시아올림픽村 誌問(北京市內)

。 北京 出發(吳學議 몹j 總、理 둥 案內 同行)

10. 7 O 山東省 濟南市 꽃IJ 훌 

- 第2工作機橋工場

- 大明湖 公圍

검 動車 總、工場- 둥 誌問
--

10. 8 O 山東省 泰安市 曲뿔市 誌問

- 泰安市內 泰山， 댈蘭 등 

10. 9 C 山東省 曲후市 歷史遺跳 誌問

- 孔子훌， 孔林 둥 

10.1 0 O 江蘇省 南京 到휩· 

O 매원 신천紀念館 誌問

O 江澤民과 南京에서 再會(동교 招待所)

•- 10.1 1 O 江蘇省 楊州 꽃IJ 훌(江澤民 同行)

- 의 정 化學構維工業聯合公社 둥 誌問

10.1 1 '0 南京 出發

10.15 i 0 平壞 到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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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5次 日 ·北韓 修交會談

1. 動 向 擔 要

O 北韓은 이번 第5~ 曾談에서 뺀 f홈 r~n훨에 대하~는 값셔IJ 파 

달리 戰前 36年 期間에 대한 補 f홉만갈 t훌 J빽하였으 I니. ti 값?전 

問題는 여천히 티本파의 t~뼈휩象이 아니바 좋國파 폐짧 ~r 1 이야 

할 問體라는 立뿔을 보이는 한편 r朝 .u 善障삿flf1않*‘JJ 짧힘 

을 提훌훌히였으나 日本뼈IJ 에 의해 te-진되었음. 

代表빼 

훌 훌훌 

l 슴훌훌項 

〈톰 뚫 빠 훌> 

內

1991. 11. 18 - 20, 北京

------ •------•-------, 

홉 

~t韓:田[햄 (外交部 副~長) 등 11 염 

日本:中平 교 (前 大使) 등 11 명 

日 • ~t웰 園交正常~t 어| 관한 1 훌훌맴댈， 

2l 끔;륙問짧 3 國 R훌問짧， 4 흉 ttt 問짧 

第6次홈談 開홈빠뼈: '92. 도 下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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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分析·評價

O 이번 會談에서는 현재 雙方間에 가장 核JL‘的인 事項이 되고 

있는 議題rIJ 經濟問廣(딸慣)， 議題@ 國際問題(核훌察)에 대해 

北韓{뼈이 숍6分的으로 다소 精和된 立場을 보였는 바 

r聽慣問題」는 

日本뼈이 從前파 같이 戰前 36年分에 대해서 만 請求權形態

로 解決해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한데 반해 

北韓뻐은 第4~ 會談까지와는 달리 “36年 期間中의 日 · 

北韓 交戰狀態" “戰後 45年間의 被害” 問觀 등을 일체 

提起하지 않은 가운데 第2次世界大戰 終結 以後의 “園際的

慣例" “遭德、·倫理” 등을 옳調하면서 戰前 36年間의 人的·

物的 被홈에 대 한 補f합만을 要求하였음. 

『核훌察 問題」는 

日本빼이 여천히 修交의 前提條件으로 강력허 核흉흉 受容

을 f足求하였으나 

北韓빼도 從홉fI파 같이 이는 美國파 解決해야 할 問훌훌라고 

췄調하변서 核安全協定 뿔名은 南韓內 美軍 核武器와 美國

의 核威齊이 除去되면 解뺏될 수 있으며， 核흉蔡은 南北

韓에 대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主張하였음. 

※ 北韓은 日本이 지난 9月 IAEA理事會에서 ‘·對北韓 核갖 

全f홉走 早期뿔名 및 관련 · 養務뼈行f足求決議案” 採擇에 앞 

장선 것은 부당한 處훌였다고 非難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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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홉題(호) 其他pu1觀에 있 어 北韓은 U.~폐이 第2 ð.: 혔 !JI， 씀싫 (J 11 

-12)에서 提起한 20名의 在~tD ‘￡人훌 잦잔6훌 I많 rl !]웹와 까렌， 

12 名에 대 한 調활합果;뜰 U .-t iUi써)벼해하 --lr 이단의 값柳，:1， nn 

實現을 위해 努 tJ 한다판 쁜度닫 보였음. 

O 한편 北韓은 

r朝· 日 善鷹友好條約」의 짧結을 提홉하였으나 R 本{뼈은 “받훌 

을 保留한 狀뺀에서 正常化애 웅힐 수 없다”는 f뿔[Í]-~ 이 

률 훤否하였으며 

※ 北웰은 第3lt會談( 5.20-22)에서도 “先홉잦 f윷~뼈”윤 }훌 

쫓한 바 있음. 

r李恩惠問題」에 대해서는 “KAL憐 훌件”이 南웰의 딩{↑캘l 이 

며 日本이 會談때마다 이 問題률 뽑起하는 것온 U .~t빼 

修交會談에 難關을 造成하려는 南웰의 훌훌톨용훌훌휩1에 감~하}: 

부당한 盧事라고 主짧하였음. 

O 요컨대 北韓이 이번 會談에서 r~암 f홈問짧」어1 대해 I뀌폭 얘 l산바 

立t용을 보이고 돌연 友따{훌*‘]問짧촬 提￡한 것 상 간 If! ’ i 까 

經뺑훌훌 打開률 위해 홈談의 ff} 빽장힘을 賣 Jjt 하펴-， 뺨뭘uζ 1ft 

析팀. 

※ 北韓은 환 B 6Ï 80 [[]]生 U( ’92. 4. 15) 이컨에 ￥t l-l ~t 交會

談을 v-￥홉코자 하는 것으띄 안펴지고 있-간. 

O 이로 볼 때 f3 .北빼 활方간 .Ii 년 I Jj부더 進↑ f ~l (}j .?- :>차 

례의 홈談에서 

- 훌題ú) r基本問顧」단 뿔H ð:1t淡 H￥ ~t빼삐1I 이 사기암.91 ’판~.~í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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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이 休戰線 J↓~t임을 事實上 認走하였고 

훌훌훌휠 1、 『經濟問題」도 이 번에 36年상에 대 한 밝慣問顧로 塵縮

되었으며 

議훌륭，~ r國際問題」는 현재 韓·美 兩-園이 韓半볼1 非核化뜰 

推進하고 있어 解決의 결이 열려 있고 

를훌題g) 『其他問題」 解決도 별다른 障짧要因이 되지 않으므로 

第6{X會談부터는 核훌횟 및 뿔f홉問題에 대한 協商이 本格的

으로 이뤄질 것으로 展望됨. 

O 한편 北韓의 田仁澈은 會談 終7後 가친 記者會見에서 南北對

話와 관련， 다음파 같이 北韓{則의 立場을 밝혔음. 

南北협話에서 우리剛이 統一을 -貴되계 主張하고 있는 반면 

에， 南빼은 現存 分훨狀뺀롤 固훌시키려 하고 있음. 

우리는 하나의 民族 하나의 國家， 두 個 옮Ij度 두 個 政

府에 基應한 聯챔制 方式으로 나라의 統-을 이룩할 것을 

主짧하고 있음. 

統一을 위하여 現時期 중요한 問題는 南北 사이에 不可{즐띤 

言을 採擇하는 것임. 

현재 進行되고 있는 南北高位級會談에서 進展이 이룩되변 最담 

{立級會談 問뿔도 日程에 오표게 될 껏임. 

-248-



第5次 南北高位細훌훌를찢 

1. 動 向 擔 要

o 12. 10-13間 서 율에서 開{훌된 第5 (X 南北高i {tL"tt談에 서 I혐 ~t 

훌ñ뺑、理는 야、톰이래 最해의 當 Jcj 間 암훌인 rr휘 ~t 샤이의 ￥[J빼 

와 不可{흩 및 갔流. t~ tJ 에 관한 r? ，훌훌」에 쩔 κ~ _0_1긴써 

·‘南北韓平和共存 制度化”의 歷잊3的인 기뜰을 마련하였유 

O 한편 흩方은 f3個I홉共同짧表;ZJ을 통해 {I) 깎 It 빠찬 H￥ r] 9} 

에 r合意‘훌」 發했ro~률 거치고， ε) 核問體때홉률 외해 ji 년 

12 덤에 版門店 代表接觸율 까지 며:~) 第6~ !t잖윤 ’ 92. 2. 

18-21 間 平홉에서 갖기로 하였음. 

〈슴훌훌 훌듭〉 

O ￥n解 : 캠對方 體홈Ij尊重， 停戰狀뺀활 l ￥o 狀뺀_i:I~_ ft ~ . f~i ~’ Il 

I펀連훌농훌務所 設置， 南北i'J. i台分 I↓委 빼 1Jx.뜰 

O 不可흡:相합方에 武 η f1훗예， 휘北’벤휩 jq타l 찾 빼ht 뀌-\ f-

문 솜6隊杯훌b. "훤훌演렵 i댐해， ’훨 파 Jrl) 챔間 16: ，;m혐꾀 l팍;훌， 

南~t軍事分科委 構ht 듀 

O 交流 .t~η: 經 i륙Ét-J 交流. t~ t). :rr r해·싸디오·텔레 t 1I 션 늑 ￡ 

t훌.~散家族의 훌{큼1-來·찌1;훌， 며페 ~t~￥좌交‘솔. t~ t) 1，냐 r↓값 빠 

ht 등 

※ fF 意·훌 갖~X 딩IJt;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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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分析· 評價

O 이번 『合意홈」는 

72年度의 ti'"7.4 共同聲明」에 비해 合意‘홉의 形式， 內容， 代表

딩格 등 모든 面에서 格式을 갖춘 최초의 南北政府當局間

合意書로서 統一指向的인 共存共榮의 基本章典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南北關係 剛面에서는 

• 非正常的인 關係롤 淸算하고 平和共存의 기틀을 마련함으로 

써 南北韓基本關係률 定立한 것이고 

※ 相對方 體홈Ij훌重， 內部問題 不千涉， 꿇請 · 中傷 中止， 破

壞·顧覆行寫 禁止條I휠 등은 平和共存에 관한 原f{lJ合意인 

것임. 

分斷 46년만에 처음으로 責任있는 雙方 當局間에 關係改善

에 관한 合意:를 創出한 것이며 

軍事的 {則面에서는 現 f후戰狀뺀를 南北間의 훌훌固한 平￥[J~

態로 훌훌換시키기 위한 土臺를 마련함으로써 對決과 緊張繹

￥n에 크게 寄與할 수 있게 된 것임. 

※ 相互 不可慢 및 停戰狀態률 平和狀態로 훌훌換시키기 위한 

共存努力 뼈注에 잠意‘한 것은 戰爭의 危險↑맺을 그만큼 

減少시킨 했果룰 期待할 수 있게 되었음. 

홉t散家族問題 解決의 돌파구를 마련함괴 아울러 南北經i뺨交 

流·協力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헛機를 造成하였음. 

또한 南北사이에 여러 分野에서 交流 .t~η 의 길이 E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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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行·通信施設이 連結될 수 있게 됨으보써 i강h￥~] 쐐휩뺀 

形成과 同質性 며 t홀에 寄與함 수 있계 되었음. 

우리{則의 立뿔에서는 

당초 우리삐이 會談에 임할 때부터 堅持해온 3太 I휠UlJ ~) 

南北當事者 解決原 ßIJ. 홈앉性 {똥章의 !頁P， IJ.휩北빼係 L'1 

善에 必須不可봤한 內容의 反映原<< IJ 둥이 모두 홈빼되었나 

고 하겠음. 

@ 南北當事者 解決原則 • 4후한狀뺀의 南北間 平和狀뺀로 

의 聊樓

※ 北韓{則은 그동안 停戰協定율 北0#파 美뭘間의 平휘l~ 

定으로 對替해야 한다는 “3환 톰談”훨理토 !휘i~t 앓 

事者 解決原 <<IJ을 훤찜해 왔음. 

@ 賣寶性 保章의 原P， IJ • 不 õTf품 빼 ff保章율 위한 薰뿔 

的 {큼賴構쫓 f홈置， 잠;훌훌 짧했後 3個 티 안에 3個 홉 

農構構 設置(南北運絡훌務所， 南Î~t 훌-훌:tt.떼委員1f. 얘~~t뻗 

뺨交流 .t~η1t-I司委員會). 음竟‘홈 짧했後 11빼fJ 9t에 31빼 

分科委員홉 設置(南~ti1 ifì 分科委員예， 南~t ’환켈;상 f↓종 H 삐， 

南北交流·때力分휘委員會) 

※ 北韓{則은 잠.훌홉 內츄파 관련， 南北빼係 &확에 대 

한 具體的 實훌意순가 봤qO된 단순히 캄 파 (t] <? 1 것파 

實짧的인 것을 함쩨 反映하자는 tl. ti륜 뭘持하여 이 

를 貴빼시킨 것임. 

@ 南北뼈係 改善에 ι‘2홉不마il 한 I시휴 &~ • 휘I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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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可흡， 交流·協끼의 I히時推進을 保章함으로써 南北關係

èt善의 基本틀을 마련 

※ 北韓뼈은 그동안 不可홈宣言의 子先採擇 立場을 固守

하여 왔음. 

北韓剛이 最初에 提示한 內흙中 不合理하고 問題가 있었 

던 條項은 協議課程을 통해 澈며토록 짧導하였음. 

※ 北韓뻐은 交流·잃力과 관련， 우리뼈의 國家保安法 철팩 

와 품‘人北者 釋放 등의 名分을 確保하기 위해 『法律

的·制度的 障팝除去」를 主張했으나 우리뼈의 要求에 의 

해 스스로 澈며하였음. 

특히 이번 잠意書 採擇은 北韓의 核훌察 te:否와 核

武器 開發을 aI.止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하였음. 

※ 우리빼은 核問題를 合意‘書 핑結의 前提條件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韓半島의 非核化등에 관한 共同宣言(案 )J을 

提示， 北韓의 核武器 開發뺑棄촬 강력 히 없求하는 동 

시에 12月中 代表接觸을 통해 韓半島 核問題를 協議해 

나가기로 合意하였음. 

또한 不可慢의 境界線 問題와 관련11"軍事停戰協定에 規

定된 軍事分界線과 지금까지 활方이 촬輔하여 온 區域으 

로 한다』고 잠意함으로써 休戰協定에 B~文規定 不在로 

웹爭의 素地로 남아있던 海上境界線에 관한 未備點을 補

完하였음. 

뿐만 아니라 南北連絡事務所 設置問觀는 雙方 當局이 分

? 
‘ π

 
“ 



斷 以後 처음으로 훔딩을 {\表하는 i훌絡흙빼판 f~i P'] 1，간에l 

두기로 合意했다는 훌&에서 앞으로 보다 원합히 連합. t~ 

議 機能이 가퉁케 되었음. 

※ 다만 本 잠意와 南北웰이 第3園파 "*훌한 條휠J' 때파파의 

빼係률 명빽히 規iE해 두는 것이 좋으리라갚 {L~훌(에서 

그동안 우리{則이 r훌方이 이미 各其 .:結하여 함~ψql 

兩者 또는 多者間익 懷約이나 따定에는 홉;톨율 n] 치지 

아니한다」는 內容율 合훌.훌에 包含시키려고 했으나 이의 

뽑Ij除률 要求하는 北웰빼 主꿇을 受容， 明킹E하져 않았유. 

O 이번 r잠意훌」의 빼行을 위 한 當面惜置는 

활方이 各其 發했에 펼요한 iñ~ 콸 거쳐 내년 2원에 연i!~ 

계 될 第6~ 홈談에서 암;흘홈 :<:$율 交뺏하단 갓이며 

음意‘書 發效뼈 l個티안에 南~tilli하삼科委탑 lt ， r휩 ~t 1훌1. '훌상 r~ 쫓 

員홈， 南北交?i. t~η分科委員會가 캅置되고 f? 탤홈 월 1t f율 3 

個 R 안에 南北 i훌絡事務所， 南北車훌센 I꾀쫓:휩함휘~t~~~ t <t. t~ 

b共同委員會가 봐成·運뿔될 것임. 

O 한편 北韓의 햄道媒뽑들은 이번 會談파 관런 

會談 첫날에는 우리뼈IJ “흉讀짧룹" r서츄에 대해 “함決파 환 

爭， 分훨을 追求하는 [場”이과고 퓨훌훌하였으나 

※ 12. 11 平放 훌評， “다시급 뜨리난 훤ß.~~J 인 두 \'}. t옮” 

『잠;훌:훌」가 採擇된 直後부터는 .. 會談이 成뿔(tJ _0_ 피 감났다’ 

言及하면서 r옴意홉」 內유을 Fif휠 해道하는 가;?-데 

쏟 fJ fJt 이 ~t얘IJ代表뼈을 만만 사버에서 "짧 9~ ht 빛에 대때 

? 

나
 건

 



“커 다란 빼足을 表示하였 다”는 內容파 우리 大統짧이 延總‘理

에계 내년도 TjS 中止에 대해 “肯定的 U乎멘.”을 表示하였다 

는 點 등을 浮刻 햄道하였음. ( 12. 14 中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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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韓의 (~i去〉

1. 制定 意義 및 目 的

G 새로 制定된 ~t韓 f한jj 은 

- 이미 施行해 오던 K펄關係 沙벚 능 잔 딛 i’?·!5뻐한 이 o 

로서 별다른 內容上의 뿔 ft없이 흉 f t，훌 j엎깐 다소 &.혜i 한;.!] 

그치고 있으나 

- 北韓政權이 樹立(’48. 9. 9) 된 지 43 샤 만에 서 유 ?-jiL lC ’μ 뼈 

係規程을 法-典化한 것이 랴는데 그 웰義까 01 。
κj、 IJ 

O 北韓이 그동안 미루어 오던 R: it制 ;i; 요- J, ll 간 t ~ JIì 과 l 끼 은 

최근 中·흙 둥 社함主義國家의 f법 ~Z~~휩氣와 나듭대←'1’.21 

社會主義 원濟發展段階에의 몹IJ 뺨‘ 넷 숭끼F t1흩뼈‘흥와의 ￥f ’4 

월易의 必‘要-↑’1 t훌頭 둥 國內外 f될 t풍이 !￥ ft 함에 따t' t !~ t 

j훌 所1=1 關{과룹 명확히 뼈;E 하는 깃이 fUJjij 사다는 ~쉰앓야 

래 

- ~ff 띤濟體뿜IJ 에 대한 머 t、T ιt% 감- U~ η- 꾀 !!HH6l Vl.li 힘 

으로써 體 mlJ '~:定-암 띔l 찮한파 아 E G1 

- 國家원濟，il 훌IJ 課題의 보다 ~1. T (n 낀 j훌 ft 3- 우 1(:~ '1 1 ::: 맛빠 :1 ‘J 

m 뿜IJ 機能을 행 it 함 ?-fJμ} 띤‘햄，많:，19j r 1~‘잔 i J 태!해 나 ! ) υl 

는데 ~l Ei따이 이 L

M\一 끼긴 II[ 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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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北韓은 

- ’ 50年代에 두 차례(’50 년， ’58 년)에 결친 民꽉草案의 ff 成

등 i1典化를 위한 持續的인 努力을 기울이는 가운데， 

- ’ 70年代 後半에는 金터成의 ;행說(’77 .1 2 .1 5 ， 最高人E會議

第6期 第l;k會議)을 통해 ‘社會主義 法務生活의 5호化’를 

위한 法옮IJ定윤 강조하면서 각종 民事關係 法令의 成文化

를 적극 推進해 왔으나 琮合 民法典을 갖추지 못하였으 

며， 

- 그간의 民事事件 處理는 民法草案을 비롯한 r民事規程』

(’86. 1.30 中央A民委 政令)둥의 事案딩IJ 關係規程과 로동 

당 指針 등을 準用하여 왔음. 
&‘ 

O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은 

- ’90. 5 第 9期 最高A民會議 發足 이후 꽉案審홈委(委員長: 

桂應泰)에서 미루어 오던 民法案에 대한 審議를 再開하 

였으며， 

- ’91. 4.11---13 最高A民會議 第9期 第 2ì)(會議 期間中 이를 

案件으로 월擇·承認함으로써 最初의 民法典(總、4 篇 271 條)

을 마련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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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主要 特徵

가散的 特性

c ~t韓 Ri1은 

- 國家와 社會힘l益의 f훌光따 {짜 p환김- 풍-한 맨lf￥ t 폴 감‘합뿜| 

度의 뚫固 ft 릎 그 f핫命 o 보 함으 호 써 e‘ U ftt Jff. f훌 {싸 빠여 

基짧한 우-리 f치 ~t파는 ~l ~셔 tt l、 f훌 j불 .L 의 까쁜할l5-

보이고 있으나 

- 基本構造 및 一般的 f홉樓. f賣뺏關係 規程 둡에 서는 (빼** 

fti.t 體 f: 와 內잡이 相當 염;分 維샤되 고 인으며 

主 ..... 田뼈으 
!lI，ι、 I\:.、 근 it: J뿔.論의 基&훈토 함으호써 한혐主養 jj:ggft?1’• 

부터 점차 速脫하는 뼈向윤 H 이 꺼 이으-L- , J_ κl.， n 

나. 憐造的 特性

O 北韓 f뭇法의 某本構i뿔는 우 21 [한L 파 간 Pr !홈 j필.i\ ~~닝 IJ iL 

(Pandekten System) 윤 그대 j[ 推샤바 -ir ()1 으
μ、 TJ 

O 北韓 ffiL- ?- 婚뼈 등의 청 ~tß셔 1;f: 깐 깐: *‘J~힘 !;F -1lI 만 )., 않仁 

社會t義 뼈家익 一월 (t] 에- 피]에 따 아 ‘흥 b~: 사; ;;- ltijj 께 J 1 

分離하고 。 l 。
μ、 n'

다. 內容上 特性

O 一般힘l度(第 1 篇) 規程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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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t햄主義 쉰춰밟IJJ쫓의 꿇固化’뜰 i치파의 基/꾸따、터 lj 으보 {움 

까하여 많판- 원춰體뿜1] 의 행化 -;-i 場을 flJJ 文化하고 있음. 

O 所有權 뿜1] 度(第 2 篇) 規程은 

- 現行 ‘社會主義 憲沙(第 18""'22條)에 Jl定펀 所1:f 關 f판 條

J뒀을 具體化’시키고 있으며， 生 j좋手段의 個人所有룹 완전 

히 排除하면서 個人所有의 範圍를 껴‘費 目따의 fkι‘品에 

만 局限시키고 있음. 

- 所有權은 ‘抽象的이 아닌 具體的 形態’로 存在한다는 것 

으로 보아 知的 所有權을 除外시킨 것으로 보임. 

o f責權·慣排밟1]度 (第3篇) 規程은 

- 찢約을 f홈權 .1홉樣關係의 중요한 發生基隨로 랩‘定하면서 

흩홍他 !社會主義國家의 民法보다 國家計훌IJ 의 5휠度를 더욱 

높이고 

O 民事責任

。lQ..
λ)， P' 

및 時效밟1I度 (第 4篇) 規程에서는 

- 時效期間을 提訴期間으로 理解하면서 從來 民法 草案들의 

規定에서 보다 이를 大福 범縮시키고 있음. (最長時썼 

3年 <> 1 年， 最短時效 6 月 늬> 3 셔 ) 

4. 內容 要탈 

가般制度(第1 篇) 

O 民法은 機關·企業所·團體 빛 公民들이 서보 對等한 t밴 f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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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맺는 財흉關 f系끌 ~뿜IJ 훌f 象으로 함. 

D 民 i.t 븐 7가지 基本原、~Ij플 앉 iJ ~하고 있는 IJL 1 *t 유 t. 월 

￥-쪼;齊옮IJ 度의 훌固化， Z計훌IJ 課題의 이 간없는 漫付， 3rki9l 

훨業體系」 쫓;l(의 具얘 J:뼈‘홍뻐뚫 91 ￥n;양 홉 /‘￡판、iÊ댐훌 

太，~.動勞者뜰의 財d훌關 {Æ~ 參셋 {짜鷹， 、 þ' J,t ~ t薰 ~~패 

}싫高， τ國家와 함t會힘l益 91 f훌 ~[n f및 l훨파 R훌때.í!、 ~t rJfr' ~ 

體·公R 의 f댐닝IJ 的 ￥IJ 益 {몽障 둥인. 

O 經費璥算힘l 나 獨立採算制로 運營되는 모든 機뼈·企業바·빼쁨 

와 個別的 公民들은 ft:事上 f훌 flJ. 義 f~ 때係(!\:활 itff 빼{系)의 

當事者로 될 수 있는 즘格 즉 K事慢뼈l 能끼-암 所 tf 한. 

O 公民은 出生파 함께 權利能力을 가지지만 f치法 L 成人인 17훌 l~ 

된 때부터 權利行使를 한 수 있고.， 17歲에 이르지 못한 -tf:& J、

은 父母나 後見A을 통해 4흩￥IJ플 行f횟하게 됨. 

O 民事法律行흙는 國家의 法파 센-함主훌O낀 '~. (:핀뱅훌E 에 【상아야 

法的 效力을 가지며 {몽즘흩를 

나. 所有樓制度(第2篇)

tl~ ..9_ 
L n. 

‘ 

O 所有權問題는 p.t P훌關 bf: 의 ~~톨듭 이 무.Itl ， !(iL .?- 앤 t 션 L훌 

賽法에 規定되어 있는 所쥐關係 생 IE-E 具體 ft 하고 。 _0_
M tJ 

O 所有備은 抽象的이 아닌 具뿜(tJ ff~ 뺀요’ 쥬까하 I너 ， iJ~ 0) 나 

횟約 또는 때tI이나 뺑뱃에 *돗 h환승}여 뺏’t:. 한. 

。 國家所 {if훌븐 모든 #흩쨌 의 P.tdf:: 얀 l ￥f 쫓、 R 5( 6}II1. ’i 

a￥;手段 동 멸 흩~ P.t Æ 뜰-~:- .9. 객 l혜‘홍f!fr {J 빠 으1 N 쫓、 η- rI1• 따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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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벼 ’\는 쏟돈 r써 J 미 l웰뚫노 이 들 셔tr 륨알 , - ‘’4 ι-’ 
T ~À τJ . 

0 ↑랬同團體 所有는 ↑김퍼]￥또理.內 動勞者들의 集團따 ~Jf 1-1 로 서 

權￥IJ 를 實現할 경우에는 民主主義原 ~Ij 을 철저히 지켜야 

함. 

※ 社會主義國家의 ‘民主主義’ 原 ~Ij 은 프롤레타리아 F얄없의 

1풀載를 意味하는 것으로 主權在民에 基뿔한 우리의 ‘民

主主義’ 鷹念과는 다름. 

。 個人所有는 動勞者들의 個人的인 消費 텀的을 위한 所有로 

서 社會主義 所有와의 關係속에서 派生된 ↑生質을 가지고 

。 1 Q. 
샤‘'D • --

- f固)\所有는 勞動에 의한 社會主義 分配， 國家와 社會의 

追加的 惠澤， 터밭 經理를 비롯한 f固 A 副業經理에서 

나오는 生훌物， 公民이 購入한 財훌， 公民이 相續받았거 

나 睡與받은 財塵으로 이루어 짐. 

- 動勞者들은 家훨用品·文化用品을 비롯한 그밖의 生活用品

과 乘用車같은 機材를 所有 또는 利用할 수 있음. 

다. f훌權 . t훌務制度 (第3篇)

O 慣權·慣務關係는 A民원i齊計훌1J 文件을 비롯한 行政文件이나 

횟約， 그밖의 法律的 行뚫와 事件에 基뿔하여 設定됨. 

O 횟約은 A民經濟 計훌l課題인가 아닌가에 따라 計劃的 횟約 

파 一般횟約으로 나누어 짐. 

O 計훌IJ 的 횟約은 A民환i齊 計훌IJ 課題를 받는 機關 ·企業所·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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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當事홉로 되 고， i} 훨. 할 응~대i 둡 F- iL어’I ~l '~ 해 여 

있으며， 討훌Ij 課題가 追加 ·하웹페뇌 는 경 우 !lJ ￥??L- 뿔 꽤l 됨. 

- 민볍은 資材供給횟￥j. 채 ji ‘it*쉰횟 n. ~￥業’L~:~꺼서t 꾀칫1 ￡J ， 

基本建씁施I찢約， 貨物 4흩送횟 *J 의 다섯 까시 II 「훌 Ij ll~J J/! 

約에 대해 規定하고 이。
M ‘t:J • 

라. 民훌責任 및 時效制度 (第4鷹)

O 民法上 權利델害는 ií定期間(民훌時았)안에 1&웨이나 1매/l쉰 

提起하여야만 햄制節次로 부터 {똥護를 반음. 

O 機關·企業所·團꿇와 公民사이， 또는 公 1\뜰 채 Jl~ n" 의 !( ~활 

時效期間은 1 年이고， 機關·企業所·團뽑들 #섬 lL r압1 의 f(~풀 &￥ 

效期 rr펀 은 一般的으 로 6 個 JJ 이 며 , 計훌11 따 횟 윈 의 i훌 Q .i’l f} 

련된 f홉害報f홈 請求와 힘l 짧禁‘止處分請:}( . 運훨 및 J훨 f듭業 

務와 관련된 請求의 경우는 3個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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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J 

口 南北韓 民法의 tt較 口

北 韓

〈制
~ \ 

JE) 

南韓 (現行)

c 1991 년 o 1958년(以後 5 ìX 改正)

〈規옮IJ 對象〉

c 機關·企業所·團體 및 公民들 

이 서로 對等한 地位에서 

맺는 財훌關係 

〈基本

O 社會主義 원濟옮1]度의 뚫固化 

O 計훌j課題의 철저한 逢行

O 國家·社會 利益의 優先的

保障과 機關·企業所·團體·公

民의 個別的 利益 保障 둥 j 

7個 原 ~IJ

O 私A 相互間의 財塵 빛 家

族關係

原則〉

O 私有財塵權 保障의 原則

O 個人意思、 멈 治의 原則

C 信義 誠實의 原 ~IJ

C 權利藍用 禁止의 原則

〈篇 ~IJ 構成〉

o 家族法 分離·制定 O 家族法 包含

〈細部 內容〉

O 成A年廳 : 17歲

C 生훌手段의 私的所有 不許，

個 A所有를 消費텀的의 生必、

品에 局限

O 國家計훌l 관련 여 부에 따라 

計劃的횟約과 一般횟約으로 

區分

O 時效期間을 提訴期間으로 

理解，

短期時效 (3월 --1 년) 

O 成人年節 : 20歲(제 4조) 

O 生훌手段의 私的所有 許容

O 時效期間을 權利의 取得 또 

는 消홉期間으로 理解， 長

期時效(1年 --20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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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디 北韓 民法의 基本構造 디 

區 分 內 ;감; 

뉴------← • ←一← - •-

第 1 篇 第 1 章 o R~i의 j훌 ~ 

r一般制度」 第2章 。 l\: 事 ilJ휠빼 L% 의 f홉대i者 

第3章 o I\: 事필律行뭘 

第2篇 第 1 章 o 般 規程

r所有權힘l度」 第 2章 O 國家 所有慢

---• ---1---

第3章 o 째同團톨훌 所有#훌 
f---------- •• • • ,-- • - • 

第4章 O 個 A 所휘-慣 
뉴 --~--- ------- • • • 「

第 3篇 第 1 章 , 0 一값 規程
~ -------- • --+ 

rf홉權· 慣務 힘l 度」 第2章 o Jt 훌lJ 에 의 존하는 횟約 

第3 章 o at흩뻐1 J] 초하지 않븐 ----G: 폈? 
→←一→←-r←

第 4 章 O 不當힘J1!J行휩 
---•••- •-•--• - • ••--•-_._.-•--

第 4 篇 第 1 章 o ~훌 賣 H:

r民事責任 빛 R:事뼈敵휩睡」 第2 훔 o K훌 時'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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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韓의 〈家族法〉

우리 民法과의 比較

1. 家族法의 制定 意義 및 目的

O 北韓의 家族法은 

- 家族問의 (A格的 및 財훌的 관겨1)(처17조)룹 규정하는 것으로 

- 지난 最高A民會議 第9期 第2 /Â 會議(’9 1. 4.1 1'" 13) 에서 民

法과 더불어 承認·採擇된 것이며(조선중앙방송 ’91. 4.13) 

※ 가족법 全文에 의하면 ’90 .1 0.24 最흠人民촬議에서 採擇하 

여 ’90 .1 2. 1 부터 施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北韓 政權 樹立(’48. 9. 9) 이후 43年만에 폼|!定된 最初의 ￥￡ 

合 家族法典임. 

※ 이처럼 家族法 制定이 늦추어진 것은 社會主義國家 건설 

과정에서 답습하게된 蘇聯法 理論과 그동안 꾸준히 유지 

되어 온 우리의 傳統的 家族뿜IJ 度와의 間陳이 너무 커 

이를 調和시키기가 어려웠다는데 起因한 것으로 판단됨. 

O 북한이 이번에 家放法을 뿜IJ 定·公布히 게 ’다 /:ì _0_ 
\.....:.. ，/、 ,-

- 이제는 社會發展段階에 따라 더이상 法벨주、 훨備달 늦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까의 붕괴 등 탬際 l좁勢의 變童과 당연한 經濟難

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t會主義法의 體힘l維持的·思想敎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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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組織動員的 機能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데 그 티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D사회주의법은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카고 상고 

시키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 Z사회주의볍은 사딴갈윤 

딩F 셔 
r:' L 

r 샤 
ι」 ‘ -

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풍세 납화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합니다 ... ~:r사회주의빔은 경제문화건섣 

에서 커다란 조직동원적 작용을 합니다.이사회주의 씬무 

생활을 강화할 데 대 하여)， 김 정 일， p. 4 --6) 

O 한편 家族法을 비롯한 北韓의 家族關係 ;1令은 

- (社會主義 家族制度의 훌固化〉라는 목적아래 女性의 훌t 1t(tJ 

參與와 子女敎育의 社슐化에 의한 (男女 平홉) 빛 〈未tit.

年者의 保育·敎養)올 國家의 철저한 훌뺀‘下에 실현시킬 섯 

을 표방하고 있으나 

- 결국은 女性 A力을 국가경제 전설에로 動원하여 物ííó낀 

要塞를 점령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밴뻔했育올 실시하여 센、 

想、的 要塞를 점령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獨載갈 훌f~쩌 ð~ 쇠는 

데 궁극적인 텀的이 있다할 것임 . 

•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플 견결한 혁명가요， 상 

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가족 l~ 27조 후단) 

’ 공화국 가족볍은 우리 사회의 세포인 가정옴 공.11..히 하 

여 혁명의 후계자뜰올 경애하는 수령 긴임성농지깨 푸한 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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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직한 혁녕가로，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 

설자끌 키우는데 복무한다. (r 볍학사전，J， 사회파학원 법학 

연구소:평 양， 1971 , p.3 

2. 北韓의 家族制度 變選 過程

O 解放後 北韓은 

- 밝스-앵겔스의 입장에 따라 (家父長制 및 家族間의 血緣的

組帶〉를 사회주의 국가 건잘의 最大 障닮要素로 파악하고， 

※ 밝스-앵겔스는 생명 재생산과 생존수단의 생산이라는 性

的 分業이 性差別을 야기시켰다고 보면서， 男女平等의 

實現을 위해서는 經i齊的 찢約關係인 家훨을 解消하고 女

性의 社會的 參與를 保障하여야 한다고 주장 

- 政權 樹立後 첫 단계 작업으로 우리의 傳統的 家族制度에 

대한 大變章을 시도하였음. 

O 이와같이 체제를 달리하는 과정에서의 北韓의 家族홈IJ度 雙章

으로 말미암아 

- 북한의 家활은 〈社會主義華命理論의 實習場〉으로， 家族關係

는 〈思뻗、的 同志)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음 . 

•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가정은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션로 돕고 이끌며 사는 하나의 혁명적 집단으로 

된다.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혁명화하고 공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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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r백과전서( 1) J, 파학·백과전서 출판사:평양， 

1992, p.216 

’ 우리나라에서의 겸혼은 혁명과 건섣에 다 잔 꽉듀하시 

위하여 혁명동지로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어쉽뇌 .... 1 t:: 
ri y~ 

일을 함께 풀어나가려는 혁명적 리념에서 맺어진다. (앞 

책 r 법 학사전 J ， p.l 7) 

’ 닙닙」 TTτr 가정생활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확고히 기초한다. (앞책 r백과전서(l) J ， p.216) 

O 한편 북한의 홉統的 家族휩l度의 解體 作業은 

관셰어l 

- 憲法 制定보다 앞서 r남녀평둥에 관한 i겁령」 및 r어린이 

보육교양법 J ， r공민의 선분둥록에 관한 규정」 둥 家族빼係 

法規훨備로부터 시작되었으며 

r공민의 신분둥록에 관한 뮤정」의 시행은 우허의 현행 家

族힘l度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디主制릎 사실상 府 II 한 것 

으로， 이로 인해 南北韓 家族힘l度 사이에는 큰 폴;뿔點이 

露묵되었음. 

[北韓의 主要 家族關係 $規]

’ 남녀평둥에 관한 법령 (’46. 7.30 임시인민위 결갱 제54호) 

’ 同 법령 시행세칙 (’46. 9.l 4 임시인민위 견정 제 78호) 

’ 공민의 선분둥록에 관한 규정 (’55. 3. 5 내각 션정 제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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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를 폐지하고 재판이혼에만 의하게 하는 규정 
(56. 3. 8 내 각 결 정 제24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72 .1 2.27) 

’ 어린이 보육교양볍 (’76. 4.29) 

’ ~事規程 (’86. 1.30 중앙인민위 정령) 

’ 가족법 전 (’91. 4.1 3) 

3. 家族法 鷹觀

。 북한 家族法은 

- 蘇聯法 理論과 家族뽑11度， 勞動黨 政策 둥을 指導的 原理

로 하며 이중 黨政策은 家族法의 上位規範으로 작용하면서 

家族法의 내용을 수시로 改廢할 수 있는 權限까지도 갖고 

。l~
λA ‘p. 

’ 법은 정치의 한개의 표현형식 ... 당의 령도를 떠나 법에만 

복종하겠다고 하는것은 ... 법을 외곡하는 것. (r김일싱 저작 

집 J 12 권， p.221) 

’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적 령도기관으로서의 당이 집권당으 

로 된 것은 ... 당정책에 대한 법의 복종관계를 더욱 강화 

하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r주체의 법리론J， 사회과 

학출판사: 평 양， 1987 , p.22이 

O 북한 家族法의 全般的인 特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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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훌의 筆命化 선언〉 및 (園家

정) 둥 i흉聯式 출t슐主義 it짧系의 

면서도 

f 與 범위의 폭넓은 인 

특성올 그대로 유지하 

- 우리의 f專統的 뿜{갑블 반영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iE‘밟아 

래 이 를 상당부분 受좀하는 둥 활聯法 꿇系에 서 i훌脫되 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 낡은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사상의식 파
 

X 

}
”
』

스
!
 

많이 관련되 

.‘ 
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없애려 하여노 안되 

며， 강체적 방법으로 없애려 하여도 안된다. 우리의 생 

활속에 난아 있는 낡은 습성을 사란뜰의 사상의식이 발 

전하는데 따라 하냐씩 절차적인 빙엠으로 해견해 나가야 

한다. (검일성 연설， 최달곤， (북한 가족엮 40년파 그동 

향)， r북한법률행정논총」 제 8 집， 고펴대화교 법학연구소， 

1990. p. 102) 

- 立法分野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률 具體化시키고 있는 것 

으로 보이며 

• 주체사상은 주체의 볍리본의 유일한 사상과환적 방꺾관객 

기초이다. (앞책 r주체의 법리본 J. p.14) 

- 대체로 실체적 규정보다는 환둡的·활帥的 規.程으로 구성되 

어 있을 뿐만 아니 과 政짧的 훨-훌툴 法規에 갤r容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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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不備性을 훌훌묻하고 있음. 

※ 이와같은 법의 不備性은 사회주의 법체계의 

으로사 法執行上의 갚意↑生을 확보하고 黨의 

活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O 南北韓 家族法은 

。1 님}처 
근L. I 

政策을 

트서 
끼 。

實生

- (男女平等〉 및 〈未成年者의 보호〉라는 家族法의 基隨 保護

法益과 民族의 傳統意識을 반영하고 있는 諸規程에서 共通

點을 보이고 있으나 

※ 兩法은 다른나라의 경우보다 비교적 〈폭넓은 禁婚範圍〉를 

설정하고 있으며， (姓不變의 原則) 및 〈父姓追從의 原

~11ì 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技養·相續 규정에서 

〈敬老思想〉을 표현하고 있다는점 둥 男系、血統中心의 傳統

的 大家族옮11度의 習 f갑을 共히 유지하고 있음. 

- 社會主義 法體系에 따라 〈家훨의 章命化〉 선언 및 〈國家

의 폭넓은 千與〉를 인정하는 규정 동 體옮11 의 相異에서 

오는 差異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북한은 제 1 장 〈家族法의 基本〉과 제 3장 〈家廣) 둥에서 

(가정의 혁명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婚뼈適敵) . 

〈離婚에 있어서의 事實上의 許可主義) . (親權·入養·後見〉

둥의 문제에 대해 國家的 規뿜Ij를 강화하고 있음. 

O 결국 南北韓 家族法은 

- (남녀평둥) 및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共通된 保護法益플 

추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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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경우에는 家父長制的 要 r素찰 섭 자 柳홉시키면서 I여-

歐化률 指fÔ]하고， 북한의 경우에는 단牌 J'\ {rL 쉰 ttt 

系로부터 進脫되면서 우리의 傳빼하J ‘흥族힘l1훌판 상낭 

풍장하는 ;r i1 i벚向을 보임 으호써 

:I-U 
iJ‘ !t1 

l ’ ‘ ’ - T - -\1 

- 向後 兩法의 內참은 접자 接~될 可能性을 보이J.~ 있다할 

거이 
’ • 

O 그러 나， 南北韓間의 賣際 家族生活에 있어 서 는 

- 北韓이 (가정의 훌命化에 의한 프볼레타리아 꽤훨 실현〉이 

라는 텀標를 버리지 않는 한 그 異훨化의 福은 더욱- 빼 

大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와같은 社슐의 基&훈 構IiI. 뿔l{교로서 의 南北韓間 家한의 t훗 

質化는 民族共同體 形成過程에서 우선객으로 克뻐되이야 한 

課題로 된다 할 것임. 

4. 家族法 基本 構遭 및 特徵

O 北韓의 家族法은 

- 사회주의국가의 일반적 Jl. ilil뼈向에 따바 1'(;1 에서 상훌훌되 oj 

져 따로 獨立된 基本 部 r~ ii을 이루 I건사 빼‘ 6 할 54條에 

걸쳐 가족관계를 규정 하고 있는 Ur 

※ 우리의 가족관계 낙정은 R: iL~의 셰 4 펜 빠L~: ( 셰 767~ 

843조)과 제 5 편 相빼(제 844 조 --1118조)에서 뿔 352f뻐 峰

文에 걷쳐 비교적 상세 δI ïf 성하.l~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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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갇이 사회주의국가들이 家族法을 分離·뿜Ij定하고 。 1 즈: 
ML 

것은 재산관계와는 다른 家族關係의 特徵的 性格을 감안한 

것외에도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章命性을 더욱 강조하가 위 

한 것으로 보임. 

구 분! 내 용 j 구 분! 내 용 
f-••+-----+-

제 1 장 j 가족법의 기본(1 --- 7조) 제 4 장 「 후견 (40 ，.....， 45조) 

제 2 장 i 결혼 (8---14조) j 제 5 장 j 상속 (46 ，.....， 53조) 
제 3 장 j 가정 (15"-'39조) 져]6 장 ! 별칙 (54조) 

O 북한은 家族法의 規옮1)範圍를 

- 그동안 家族間의 純합 A格的 問題로 제한하면서 相續問題

를 民法에서 다루어 왔으나， 이번 家族法에서는 財훌的 

關係에까지 그 規옮1)範圍를 擺大하면서(제 7조) 第 5章에 相續

問題를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은 民法 제 1초안(’50년) 제 4편과 제2초안(’58년) 제 6 

편에서 相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70년대 이후에는 獨

立된 “編”이 아닌 個A所有權의 한 내용으로 다루었음. 

(f민법 1J1 심의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I 1973) 

’ 공화국 가족법 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친척들사이 
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정한다. (가족법 제 7 조) 

’ 공화국 가족법은 결혼 및 혈연관계 그리고 다른 가족의 자 
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부문이다. (※ 재산관계 非包含， 앞책 r법학사전.J，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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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家族法의 主要 內容 및 特徵

가. 家族法의 基本(第 1 章: 1 ,...., 7條)

O 가족볍 第 1 章은 

- 대 체로 對內外 감傳썼果를 노린 감. tJ rr긴. ，활빠 (r낀 規程 。-보 

구성되어 있으며 

※ 後見制度의 설정취지에 우리 ，흉 it 의 갱￥갱~t훌 條J원 A 인 

치하는 (A 間의 尊嚴파 樓￥11 保障〉이과는 .R힌( ~114 .12 

전단)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음. 

- 현행 社會主義 賽法(1 972 년 改止)에 이미 규정되이 있 

는 內容을 다소 뿔形시켜 〈國家{용 E흩原 ~IJ)下에 다섯가지 

保護法益을 제 시 하고 있유. 

@ 결혼에 대한 보호 (제2조) ι 가정의 공~!..화(제 3조) 

@ 행위능력없는 자의 *훌益 보호(제4조) 

@ 개인 재산에 대한 상속권 보장(제5죠) 짧펌懷겐랜 」
O 이와같은 (國家保護原 ~IJ)下의 {몽 g@ii益플븐 

- 外形的으보 우리 R法의 규정 A 쨌似한 것처엮 보이나 

體制의 特性士 홈뺨로는 많은 쏟賢릅 보이고 있는 t1~ 

- (國家保護原 ~IJ)은 가족관계에 대한 國家 F與 ~(휠의 b톨 

大로 나타나고 

- 結梅·夫層關係(本보고서 p3 .l段)에서 쁜만 아니 아 꺼 ι-

갖i 際에 있 어 서 조 차 ( ￥. JE ft- ) 관 요 jl 하 는 등 압 빼;91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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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를 비봇한 {동護法益뜰은 (프롤레타리아 獨我 實現)이라 

는 공-극적인 텀的에 의해 흙IJ 限되고 있음. 

’ 새형의 인간들의 련애는 반드시 혁명위엽의 숭고한 모처 -, -, 

에 복종되여야 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밀접 

히 결부되여야 합니다. (F김일성저작집」 제 14권 p449) 

나. 結婚(第2章 : 8""' 141흉) 

O 가족볍 第2章은 

- 當事者 옴意， 重婚禁止(제8조)， 婚뼈適敵(제 9조) , 近親婚

禁止(제 10조) 結婚登錄(제 11 ..... 12조)둥의 婚뼈 成立要件과 

婚娘 無效(제 13-- 14조)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 約婚 및 事實婚關係를 인정치 않고 있으나 다른 나라보 

다 폭넓은 禁婚範圍를 규정하는 둥 우리의 傳統的 習 f짝 

으 사다 님님 피，승카「 이으 
(f õ -=r-""iÏ:" 'Xft 야{ 까'" -0 • 

※ 우리 민법과는 달리 約婚에 대한 規程 또는 듬及이 

없는 것으로 보아 約婚制度 自體가 북한에서 사라진 

것으로 판단됨. (r북한법제개요」 법제처， 1991 , p344) 

O 婚뼈適樞(제 9조) 

- 婚뼈適嚴을 〈男子 18歲， 女子 17歲) (제 9조 前段)로 제시 

하고 있으면서도 

※ 우리 민법은 〈男子 18歲， 女子 16歲) (제 807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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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0 세 未滿의 -+:成~者으l 상 우에 는 )(f야 9~ 떼 얻 

를 혼인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유. 

- 曉婚을 훌h행하는 政뚫的 활경i 블 규정에 r:z U옛 하 J~ 
l x 이

 μ
 

것이 특정적임. 

※ 북한은 이미 男子 30 盧， 女子 28훌 以上으로 한I~휴 

年훌음을 제한한 바있유. (’76. 7 앉排院 션생) 

O 近殺婚禁止 ( 제 10조) 

- 禁婚範圍를 (81"까지의 血族， 4 1"까지의 뼈짧)으 5~_ 섣 생 

한 것은 우리 民法(’90.1 改正)의 〈觀族) ~圍(제 777 죠) 

와 一致하고 있으며 

※ 우리 민법은 금혼번위를 〈同姓페本인 血族， 멧系血族의 

配偶者， 父의 血族 및 8τt 이내의 뼈威이 거나 빼威이 

었던 者) (제 809조)에까지 미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o __ ~ 

父系血統中心의 f홉統的 험倚플 더욱 훌重하고 있유. 

- 다른 나라의 禁婚範圍보다 상대적으로 넓깨 규갱되이 있 

。-n 

O 婚뼈훌錄(제 11--12조) 

- 婚뼈成立의 形式的 要件으로 (身分 등록기관에 f￥ î~ ~ (제 

11 조 前段)할 것올 요구하고 있는 바， 이휠통해 북한 F-

登錄時 견혼이 黨政策에 圖l應하는 지에 대한 톨質 (tJ 인 

審훌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우리민볍의 경우 ψ 섣f~휴主義(제 812조)블 채택하고 있다는 

섬에서는 동입하나 由함時 形 ^(ñ~! 훌춤(제 813 조)깐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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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으 
λ'" o' 

- 또한 〈結婚登錄〉을 하지 않고 夫橋生活을 할 수 없다) 

(제 11조 後段)고 규정하고 있어 事實婚을 인정하지 않고 

01 으 
Mo' 

O 婚娘無效(제 13--14조) 

- 婚뼈의 實質的 要件인 合意·重婚禁止·婚뼈適嚴·近親婚禁止 

에 위배되는 結婚은 모두 無效(제 13조 前段)라고 하면서 

結婚取消의 개념을 안정치 않고 있음. 

※ 우랴 민법은 合意 및 近親婚禁止에 위배된 경우에만 

無效(제 815조)로 하고 기타 사항의 위반은 婚뼈取消로 

규정(제 816조)하고 있음. 

다. 家훌(第3章 : 15 ,...., 3811훌) 

O 가족법 第3章은 

- 婚娘의 效力， 親子關係， 技養 둥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婚뼈의 效力 또는 親子關係 규정 둥은 우리의 f專統的

家族뿜11度를 상당 부분 受容하고 있는 반면 

※ 男系血統中心의 〈姓不變의 原則)， (父姓追從의 原則〉

둥을 固守하고 01~ 
λA. p. 

- 入養 또는 技養關係 規程에서는 社會主義的 特性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북한은 入養對象을 未成年者에만 局限시키고 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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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 민볍은 家를 잇는다는 {뿔빠 핸澈올 판강사 α1 

成年者의 入養도 허 락하고 있유. 

O 婚뼈의 效力(제 15--19 조) 

- 婚뼈後〈남편과 안해는 담己의 姓파 이뜸올 그대갚 가낀다) 

(제 17조 前段)고 하여 우리 民法의 경우와 u} 찬가지-‘I’ rì 

不變의 댐、 ~IJ 블 固守하면서 

- 夫歸 技養의 경우에는 (勞動能力을 잃븐 홈êf뿜者〉에 대〈;} 

技養義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사회주의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호 離婚後에노 

勞動能力 없는 꿇偶者는 技養해야 한다는 섬에시 우펴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婚뼈中 取得한 財흉에 대해서는 共同所有(f남녀명둥에 대 

한 법령 시행세칙」 제 7조)로 하고 있음. 

※ 우리 민법의 경우 婚뼈中 각자의 名훌로 취득한 附웰-

은 각자의 個 ~IJ 財훌으로 규정(제 830조)하고 있음. 

O 離婚(제 20 -- 24조) 

- 載뼈l離婚만을 認‘定(제 20조)하면서 t4~홈離婚끈 인정하지 않 

고 있으며 

※ 우리 민볍은 깨議離婚을 인정하고 있으나 후환하院의 

확인플 받도록 하여 경솔한 離輪흙 防J!~하고 있다(제 

836조)는 점에서 兩法은 관 차이가 없유. 북한 Pr 종 

래 離婚의 염由를 {똥障한다는 차원에서 협의이휴판 인 

정하고 있었으나 離婚率이 급지히 ift !J!I함에 따아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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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이를 懶止하였음. 

- 離婚時 子女養育問題는 땐、 ~IJ 的으로 當事者뜰의 ff숲에 의 

해 겸정되고 約爭이 있는 경우에만 載뇌j所가 介入하게 

규정하띤서 세살 未滿의 子女에 대한 養育權은 母權을 

f憂先的으로 認、定하고(제 22조) 

※ 북한이 세살 미만 子女의 養育權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면서 母權을 優先的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 

비해 多少 未成年者에 대한 母性保護를 보다 적극적으 

로 인정하고 있다 할 것임. (앞책 r북한법제개요.h 

p355) 

- 養育費를 (子女數에 따라 10"-' 30 %)로 法定化(제 23조)하 

면서 (양육비를 支構하던 당사자가 勞動能力을 잃었거나 

子女를 키우던 당사자가 再婚하여 그 자녀가 繼父 또는 

繼母의 技養을 받을 경우〉에는 養育費를 免除할 수 있 

도록 규정 (제 24조)하고 있음. 

※ 우리 민법은 양육비 문제를 〈當事者 協議 또는 家훌E 

法院의 調整事項〉으로 하고 있는 바(제 837조) , 이와같 

은 南北韓 養育費 규정의 差異는 體뿜IJ 의 특성이 반영 

된 것으로 勞動能力이 있는 한 財훌變動이 없는 북한 

체제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父母의 財훌狀況 變動

을 고려하는 데서 기인한 것임. 

O 親子關係(져1125 ...... 29조) 

- 親權을 〈父母의 權利〉로서 보다는 주로 子女의 휠命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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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養을 위한 (父母의 義務〉보 A악(세 2ï ε) o~ 띤 ι! 

子女의 姓은 (아버지의 姓올 따는다) (세 26조)고 6r 이 i 

푼、血族을 重視하는 (父 ~L，다 i삶의 IJ;~ HIJ \릎 산성하」〔 

※ 우리 R法의 경우(제 781 조)와 폐 一하나 북한의 상우 

父姓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범위둡 다소 넓세 인성 

하고 。 1 ..9_
λA. -0 • 

- 觸母와 f숍‘子와의 關係(제 25조) , 뽑빼.파 蘭子와의 뼈 t-Ý: ( Æll 

29 조) 및 養觀과 養子와의 빼係(제 33초)룹 il파웰子때센 

와 同一視하면서 觀父母와의 빼係는 완전히 斷*용된다 J~ 

하고 있으며 

※ 우리 민법 (’91.1 개 정 ) 의 경 우 아직 도 뼈 ta t.ff. f 빼앤:의 

觀子關係 成立(제 855조)에는 상당한 하的 節t가 요 -1L 

되고， 繼觀子關係는 단순한 뼈짧관세로 되며 웰父많와 

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되이 있음. 

- 入養問題에 있어서도 入훌활象올 未1it~者-에만 局限시 키고 

있음. 

※ 우리 민법은 家를 잇는다는 {홉*ft意훌훌올 .훌하여 成 1J

者의 경우에도 養子가 훤 수 있노복 큐성되이 있윈 

O 技養(제 35'"" 38조) 

- 技養當事者의 姬圍듬 ( 'li 父많와 係子 女問)， (~~빼妹 rd1) , 

그리고 〈家훨成員)으로 규정하여 우-이 {훌來의 太家~ ffil /1\t 

를 反映하고 있는 바 

※ 우리 빈 번 븐 生 ~t감 단닌l 하는 }다깨;페j妹 rd1에 는 샀}훌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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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치 않고 있는데 반해 北韓 家族法은 이를 인 

정하고 있어 技養家族의 範圍를 상대적으로 넓게 규정 

하고 있음. 

- 이는 親族 내지 家族 技養의 範圍를 넓혀 가급적 國家

技養 範圍를 縮小시킴으로써 國家 負擔을 줄이려는 惜置

로 판단됨. 

라. 後見(第4章: 40'" 45離)

G 가족법 第4章은 

- 後見對象， 後見A의 地位 및 義務， 後見A의 選定·藍督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民法의 규정과 큰 差異가 

없음. 

O 後見對象 및 後見A의 地位(제 40--41 조) 

- 後見對象을 〈미성년자)와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로 규정(제 40조)하고 있는바， 이는 限定

治훌者를 제외한 개념이며 

- 後見A이 될 수 。1 즈二 
λ.l，L.. 親族의 範圍(제 41 조)를 우리 民法

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特徵的이라 

할 것임. 

마. 相續(第5章 : 46 ，.... 53峰)

- 相빼制度에 관한 규정으로 法定相빼(제 46조) 및 遺言相휩 

(제 50조)을 꿇‘定하는 우리의 相빼힘l度와 法定上 큰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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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 다만 법정상속의 경우에 있어 〈相빼順位)와 (꿰빼分\의 

규정 둥에서 우리는 훌偶홈의 t뱉位룹 더욱 상화하 i 

있는 데 반해 북한은 父母의 t也{立륜 더 욱 상화하고 

있다는 점과 繼짧子關係 빛 養鷹子빼t-Y:‘의 때.에 서 다 

소의 差異를 보이고 있을 뿐임. 

個A所-有를 〈消톨텀的의 生活必‘需品〉으로 힘l 限 (r 민 주 조 선 J. 

’ 9 1.4.26) 하고 있는 北韓 實情때문에 훌I際 i훌用 ~H힘에 있 

、

어서는 우리 민법과 큰 差異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相빼을 여전히 封建的 i톨物로서 打뼈의 ￥f象으 

로 파악하면서 이를 (과도기적 사회의 특성올 반영)하 

기 위해 인정한다는 입장올 보이고 있음. (r민주조선 J. 

’91. 5.26) 

O 法定相빼(제46--49조) 

- 法定相빼A 의 相빠順{立에 있어 제 1 순위를 被범빼人의 /배 

우자·자녀·부모)로， 제 2순위를 (형제자매·조부모)로， 제 3순 

위를 〈가까운 친척)으로 규정하면서. 

※ 우리 민법은 제 1 순위를 被相빼A 의 〈자녀·손자니·배우 

자)로 제 2순위를 〈부모·조부모)로 제 3순위롤 (형제자매〉 

로 제 4순위를 (4 1" 이내의 {쫓系、 m 族)으로 규정( 제 1000 

조， 제 1003조)하고 있음. 

- 짙은 順位에 있는 共同뼈빼人의 IDtI分옴 [nJ --하셰 -rr 샘 

(제 47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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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90년 개정)도 被相樓A의 配偶者에게 5홈1] 을 

加算하는 外에는 아들·딸을 不問하고 同-한 몫으로 

규정(제 1009조)하고 있음. 

- 代覆相續， 즉 相續A이 被相續A보다 먼저 死亡한 경우 
에 그 子女만이 死t者의 相續!順位에 의 한 相續分을 차 

지한다고(제 49조)하고 

※ 우리 민법은 그 配偶者도 子女와 함께 共同相續A으로 

參加할 수 있도록 규정(제 1001 조， 제 1003조)하고 있음. 

- 특히， 法定親子關係에 이」 
λAτr 繼짧子關係나 養親子關係는 

親父母와의 關係가- 斷組됨으로써 親父母 또는 親子女의 
相續으로 排除된다는 점이 特徵的이라 할 것임. 

※ 우리 민법의 경우 繼子는 親父母에게서만 相續을 바A C 2. 

수 있고， 養子는 養親과 親父母로부터 共히 相續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兩法은 큰 差

異를 보이고 있음. 

O 相續A의 缺格事由(제 48조) 

- 法定相續A이라 할지라도 〈死亡者를 生前에 몹시 훌待하 
였거나 의식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은 자， 相續條件을 

故意的으로 만든 자에게는 相續權을 주지 않는다)고 규 

정함으로써 

우리 민법의 경우 보다 相續A이 될 수 있는 資格을 

더욱 엄격히 規制하고 있음 

※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을 〈故意殺害 또는 殺害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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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 ( 故意{훌 害致 9E) , \ 遺 d 에 대 한 不 11:. 1 i~) -6- 올- tl! 

格事由로 제시(제 1004 조)하고 

O 遺듭相빼(제 50--53조) 

01 .9_ 
Mn 

- 遺듭相뿔의 경 우 (遭듭이 遺감者의 부양옴 깐던 公 i치의 

￥IJ益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無效) (제 50조)바 j~ 1+ 성싸 _l~ 

있는 바， 

- 이는 遭둡이 法定相뿜에 의한 相빼分플 挑除하거나 i해減 

할 수 없도록 하는 遭留分制度뜰 채택한 갯으보사 〈청 

動能겨이 없는 相빼A) 올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 

※ 우리 민법은 遺留分을 (直꽁、尊홈파 配偶홈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각각 1/2) , (直系尊빼파 兄弟빼妹는 l엄 정 

상속분의 각각 1/3) 로 규정(제 1112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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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J 家族法의 使命

男女平等

-기 
黨·國家

政策

/ 
|
「

#
얘
 
體

成

育

未

保

。 女性 解故

-女性의 社홉的 

훌與 {￥障
(女性A力의 動員) 췄f풋> 

o 子女했育의 
社會化

-몽 t뭘했育高뿔 

@ 家활의 훌固化(제 3조) CD 옳婚에 대한 保護(제 2조) 

@ 行뚫能η 없는 者의 權益 {똥護(제 4조) 

j@ 個人 財훌에 대한 相續權 保障(제 5조) ri)母子의 ll]릎保護(제 6조 

家활의 筆命化

프툴레타리아 

獨첼賣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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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家族法 比較〔표 2J 

<*를 홈1/ > 
基本 部門法(總6:章 54條) () Dl ;l~ 뼈에 핀:t (2f뻐編 352條)

<婚 뼈 遭 흙> 
男 18 歲， 女17 훌(뺏婚힘雙) 。 명 18 歲，

<近 親 婚 禁 11:.> 
血族， 4-t 이 내 뼈 짧 。 [oJ rtr페 本 血 族 .8 -t 이 니} 

<體 뼈 後 夫 播 의 姓〉

o 활f뿔은L뺀L-- • L() 姓쥬뿔의 !햄IJ 
離 <婚 뼈 , 成 교> 

o 載뼈j離婚만 認定
<養 育 활> 

o 10"-30% 첼圍로 法定化 l 。 常事者 때讓 또는 家환잖R 
| 調뿔事J힐 

觀-「 <짧備 흙쌓〉 
O 父母의 훌務 O 父母의 ↑훌￥IJ 

〈子 女 |의 깜〉 
O 父 t-t;원從의 fR:、~ IJ 

子 關 {系>

[ 觸 fll 1:ff. 子는 ;Eg?1ik에 따4 
iji;E 됐 子빼 f系 o[ tiE:, 뼈￥Jl r- BI1 

{;f:는 단순한 뼈l앉빼 lof 
< λ 養 훌t 象>

。 없 {r 홈- 까지 ri [ fiE: 
<ii定뼈~ 願 {\J: > 

0 (1)配f뿜者， 子女， 父母 j;子 1;:, f，f.‘子 tJ:.. 빠:f뿜홈-
@兄弟師妹， 祖父母 [:r「父라， .n 父 m
@가까운 觀股 (3: 兄~ q-，fj妹

'4얘 ←‘r 이 내 f풍系血族 

<代 흉톨 까1 빼> 
() 9EL者의 子女에 局限 C 야亡者;-91 t\: f뿜홉 !l~_ 낀;￥ 

<뽑 웰 子，養웰子 rn' 의 꿰 tI 
親子女의 뼈tI I 0 빼子는 빼父[과에서1 J， l 만， 흩 

| 子는 養빼고} 핸父 l파 양꽉 o 

파 _\1_ 1: 1 찌111 nTfjg 

<i톨 딘 뀌’ ~> 
o jBi원 ~/t힘/1훌 델‘;E 

뼈 j 

&훌 

1;.,- 1 6 歲

l협 區 分「 北 韓
→「→← •••-- -•--- • 

構 1
造 J O 

O 

o 8 1"이내 
婚

婚

結

- • t- • • 

o 未成年者에 局限

父 tíi흘從의 원칙 
<法 定 웰 

O 觸母應子， 繼觀子， 養觀子

關{;f;를 it定親子關係로 規定

O 

子

關

f흰 

。 짧父母또는 

에서 排除

O 遺留分홈1/度 認定

相

*톨 



‘ 

시
 찌
 ν
 ν 

‘’‘1 



II. ~t훌훌1뚫훌훌 關聯 主훌훌톨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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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金 [J l핑 · 짧 11: 11 혔l‘편 빛 l淡 l값‘ 

• ~~y J • 





김 일성， 1991년도 신년사 

친애하는 동지들! 

농포형제자nß 들! 

('9 1. 1. 1 ) 

나는 회 망찬 새해 1991 년을 맞으면서 곰화 국눠-반부의 센 체 인 빈닫파 

난녘의 형제들 그리고 재일돔포뜰을 u] 옷한 해외의 Y.민 츄 _ll 닫여1 게 ?!띤 

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룰 보냄니다. 

나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파 쁨버꼴가단나꽉 인낀닫갈 Il]핏한 세제 민→ 

든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계 새해의 인사활 보낸니다. 

1990년은 우리 인민이 격변하는 력사의 흐픔속에서 사회주~ 91 시치원 높 

이 들고 힘차게 천친한 긍지높은 승리의 한해였슈니다.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파 반농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되 만tJ]안야 ←각제 

무대에서는 사랍들의 우려활 자아내단 퍼잔한 사 E~ 닫이 껴 ηl 이 번이졌() 

며 이것은 나파가 분별된 어려운- 초건에서 사회주익판 건선까 j’있 γ -q’이 

인민앞에 새보운 장애와 난관같 조성하였슈니냐 1 닌{나 우이 녁까 추# 

의 동요도 없이 추체적인 여역 5:-. 션갚 회 .1 ’히 꺼 zl 까 .1 ’ 여!석사-깐세 !Ir 써 까 

혁 I석객공세팔 맞반아나갔으 I껴 ?l 빈대츄이 ~1 잔 낀 1'. 꺼셰 난끼사뉴간 새 

파운 대진꾼운동에보 힘있게 ·펀-버인으겼슈니다 닦 91 껴1，:낀에 ?I’l ?!빈 

은 사회주의 위업의 갱당성파 슈 i’ l 에 내하 퍼-까 선념감 ，~시 l ’ 이되- 11 11 l
’ ‘ ! 

하여 푸쟁함으로써 온갖 장애와 노선감 .~끼하게 이서니11 ’ 사회 -f 이끼선 

에서 빛나는 위훈을 떤쳤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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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우리의 로동계급파 인민군군인들의 창조객이며 헌신적인 투쟁 

에 의하여 사회주의 자립적민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반전소 

건션파 공장， 기엽소들의 개컨확장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사바 

왼카리비료련함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습니다. 

까까운 기간에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륜 와천히 해결하려는 당의 구상을 섣 

현하기 위하여 충성의 전투에 별쳐나선 수도건설자뜰은 통일거리건설윤 

힘있게 다그쳐 지난 한해동안에 3 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새로 일떠 

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농촌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언에 별쳐나선 우리의 농업끈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을 111 룻한 지원자들은 짧은 기간에 2천리의 물길을 새로 건 

설하여 대동강과 례성강， 압록강파 대력강을 하나의 대관개망으로 련결시 

키고 서부지구 콕창지대의 모든 논밭들에 관개수가 흘러념치게 하는 천지 

개벽을 이룩하였습니다. 2천리 물길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발천된 관개의 나라로 되였으며 이것은 우리 닥이 내놓잔 사 

회주의농촌테제의 위대한 송리입니다. 

당파 혁병에 충실한 우리의 인테리뜰은 사회주의건섣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과학과 교육， 분학예 

술，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발천파 갱제컨첼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 

다. 

오늘의 염혹한 갱세속에서 우리 딩과 인민이 하나로 묶게 유쳐 견쌓인 

난관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컨성에서 이룩한 빛나깐 성파든 제국추-의자탈 

파 반동들에 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으며 세계 친_1)_적인 민틀파 뱃뜰에 

게는 휘있는 고부로 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틀이 《사회주의위기》 에 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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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요란스럽게 떠늪고있는 때에 u] 제와 식선 빚시있仁 {)이 나야에시 사 

회주:이가 끄떡하지 않고 계속 슈피 객 η-보 션 센하-jr 있단 섯 (l 세셰 ?l 빈쉰 

속에서 경탄‘블 사야내고있으며 그 1I 1 견이 -닌 

사람뜰이 깊은 관선윤 표시하고 있슈니다. 

우-바 나라 사회주의의 불패성파 강~ i.' 1 .91 1 ’ l 견잔 한 l! r 니 "’ 만하야 사회 f 

의건성에서 추쳐l 뭔 끈 E- 히 세운데 있습니 다 

오늘 우리 당파 인빈대중은 운-명을 간이하는 하나의 사회생지사껴 I석셰 

로 결합되에 핵명의 강력한 주체활 이푸고있 o r껴 당파 인낀대충익 움인단 

캘은 사회주의건성의 위대한 추돔역으토 되고있습니다. 인 Ill 익 사유와 해 

방을 위한 항일혁명의 영광(러운 전봉달 빛나게 계슈 tJt 션시치나가 .1’았 

우리 당은 《인덴을 위하여 복푸한!) 01 바단 ~호판 높이 늪 .'1'- .Çl_ 시 낀 I1!l 

대중의 리익파 뼈복윤 워하여 모든것윤 다하여 푸갱하고 있으 It1 -?-이 ?l 

민간 《당 이 껴 산 하변 우 리 는 한다!) .' ~ :.-r- τ- 뷰 +! 념 r)-)Ir ?} 사 까 -lr 낚 ~)1 

령도콸 츄성으보 반뜰이나가고있습니다. 당 91 혜도낀에 -?-i’1 \>! rn 이 사제 

의 힘 o 로 건션한 우리 식 사회주-의단 사회 91 .y. -: '. 갓이 ?l 빈잔 씌사 α1 

복무하는 참 다 ;?- 인 Ill 익 사 회 0] 여 사 주， 사 폐 , 사 낀 ?l l r F 하 )I- 내 _~J. (,] 시 

끊~]없이 딴천하단 가작 휘쉬있{? 사회임니다 q! 끼내품속에l 신(， 1 박ll ’ 1 1’i 

안 위 대 한 당， 당 의 i역 \:-판 츄1 섞 -「)- -iIr 9} 5슴 이 나 사 워 내 한 ?l Ill , 7 셰 사 석 

이 :.-r혀-된 사딴쥬신띄 사회주-의. IIr.'낫 야기어l ?-이 나사 시 ~l .1'. <ì l 아 카 .1' 

성 의 기 촌 까 었 으 I셔 ~ 1. 어 떤 퓨 파 와 시 렌 ι f J ] /1 년! 수 있 { 워 l꺼 ()1 .?J fl ()] 

있슈니다. 

나깐 지난해에 우-이 녁이 때r，:판 츄섞 r} !I! 9! 늪 1 '. 닦파 히셰 여 I석이 까 

김 음 꿋 판 0] 낀 어 완 ψ- 껴 1990 녀 대 의 씻 깨 꺼 샤 뷰 슈 닌l 서 Y) !; rl 잔 하 우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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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용적로쏟껴1 급파 농민， 근로인테리들， 인빈군군인뜰을 비롯한 천체 인 

IJl 뜰에게 뜨거운 감사플 드립니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현갱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 

설을 힘있게 다:1 쳐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할 무거운 파엄이 나서고있습니다. 

현시기 사회주의건션을 잘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니 

고있는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사회주의건젤에서 송리의 만세소리가 계속 

높이 울랄 때 제국주의자플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소동은 맥을 추지 못 

하게 될것이며 주체사상의 견인력이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완천송리와 

조국통임의 날은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툴고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 

명윤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천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주되는 파엽은 인민경제 

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척으 

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 

민틀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선핵부분윤 빵려 발천시키논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윤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현시 기 색산윤 높은 수준에서 정식화하기 

위한 기본고바임니다. 올해에 채취콩엽파 천력공엄， 켈도운수를 확고히 앞 

세우고 금속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이 부문뜰에서 새로운- 핵선이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캔연을 집중화한데 대한 당의 방침음 관챔하여 샤리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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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함기엽소 ?}션파 10월 9인강첼츄한츄잣 ?l 선’i 시수” ?1 윤 111 Y 

l 민경제의 주쳐l 성관 강화하고 제 3 차 7 새녀예회 01 휴요 ]IJi{ 꽉 fl 혀 

서 관꺼객의의환 가지까 대상끼선관 시걱- -F FI 까이야 휘니나. 쥬 R 

성에 참가한 건첼자뜰파 인빈〈쉰rFq! 한 -P- 애-각시헌 ?l 식과 내속시역 

를 반휘하여 당앞에 갤의까 간선꽉 R꽉 이{!없이 fi 혀 ~r ('- '，'써 L1 

l 닫의 높은 /1 대어l μ- 낚하여야 한 섯임니다. 

생활을 끊ql 없이 높이 든것-까 -? 바 닥 한쏟아 최 -\7 인 객 이 It1 -? l ’l 까 

의률 건성-하든 목적도 인빈판여l 계 유-족하 l ’ 때꽉한 색한_~_ l!~ \~하 

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센생환학삭여l 계속 ;l qJ 잔 낚 01 s’싱 -ql 

l 이 누리고 있는 가장 값꼴 jr μ- 란있단 껴j:]셋밝:아 ?1 시자 l ’ 

{생활에 상웅하게 인낀뜰.91 ~-선^~환수준-깐 꼴이야 한니냐 

II 1 I 
~κ 1 

앵활을 높이얀데서 부엿보다 춘요하것()까임파 껴꼭임잔 멕시 l사 

는 것 임 니 다. 활 해 에1 츄 엮 부 뷰 에 서 -，주 쳐1 까 맨 이 μ :.-r- 대 • !Ir l!’ 센 딱 이 

갤갱적으쿄 높이고 농사븐 파하기소서 r)-iIr ;.1 이 안 ‘} 써 • l Il: }{ 꽉 

산혀하며 자연7.1 i ’ 1 적조꺼에 맺게 ‘L-- 짜껴 i’ l 낫 다시시 η!I? 깐끼시서 

l 슈 니 다 우 바 γ 당 이 것 꼼 염 혀 I석 ‘사 침 -r;- !! 시 꺼-1 f ’• ~I 까 야 시 -r:- ! ’ ! 
1 리 가 7.1 (7) 끼 _~111 퓨 색 까유 찌 기 시 -「) !Ir f ,- 이 lì 1- 깎 니 나. 히 회 -카 임 ’ 

? 화하꼼장닫-깐 센)!’-하-'，’ 판 1}1 까임 새 시 1·41 ?! n ?L 히 히 ll1l; ;• 'r-_ 

| 때이1 -~’-장까 I셔 껴 꼽임 꼭껴단에 화차신 유 Y~ 이 i’! 샤 시 ?I ‘; ÷÷ ?l ” 
해주어야 하겠슈니다. 

매 도시 와 놓츄-늪에 혀 대 까I~) 1J 띤 fl-깐 r1 내 ()1 끼 ?! 까 rtl 식 히 꾀 

\i 통입 거리 꺼션관 계속 ~I 있게 r!- -t 시야 까센슈 t 1 냐 

- 우 바 닷 이 대 ?} 이 시 엮 체 깨 판 씨 주 까 (JI 샤 ~11 이 끼 셰 !’~ 1’1,0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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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원을 열어놓은 때로부터 30뚫이 되는 해입 니다. 

대안의 사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당적지노와 행갱 

경제적， 기술객 지노플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파 역할을 다하게 하며 경제블 과학적으로， 합라적으보 판라운영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대안의 사임체계블 철저히 

판첼하는 여기에 집단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과 잠재력 

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엽 

체계롤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전환윤 가 

져와야 하겠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기본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옳게 실현하는것 

임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 

화하여 당일군들파 행갱경제일군들， 기술자들파 생산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제기되는 경제파업을 원만히 수행해나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관리에서 특히 행갱경제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생산규률을 강화하 

며 기술발전을 앞세우고 겸제적효파성파 제품의 질을 높이는 원칙에서 경 

제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헤에 우리앞에 나선 파엽은 방대하지반 전체 인민이 당의 두바에 곰 

게 -뚱쳐 투쟁한다변 능히 성파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난관파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판것 

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는 당원들파 근로자들 속에서 주 

체의 사상체계롤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을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갱치사 

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지며 (하나는 전체활 위하여， 천체는 하나달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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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라간 원칙에서 서 5: f숭고 이끔변서 휘께 Jl「-생해나사 농시씌단건.() 1 

기풍이 온 사회에 차 넙치 게 하여야 하겠감니 다. 

혁명의 지휘성원닫인 지노인 j!F늪잔 늪쓰 혀 I석성， 낚식. )l’+셰 lf 섞， ?l 

빈성윤 발휘하여 사엄갚 혁법객(;꾀 조-식선새하며 센선사 내 -ι 아 갚삿 

세서 이신작칙의 보낸으보 대줌을 이감이나사야 하꼈숨니다. 

우리 인낀은 한세대에1 뉴 제놔주의와 씨워 û] 낀 %1 ;;-사?!까()] [셔 사꺼껴 

생， 간고분푸의 혁명갱신을 가지-닌 사회주-의션 흙-듭히 서 ?i 하σ1 깐 여 lg 사 

인민입니다. 전체 당원들파 난보자닫잔 영웅객 ?-J; 산 nl 부갱한네 l~ 아 

당의 호소를 높이 받둡고 사회주의건섣에서 새 5iJt- 앙양-삼 인-()- -<1 으 }I!. 써 

주체조선의 영예플 다시한밴 멸쳐야 하겠슈니다. 

지난해는 온 민족이 1990년대에 조놔용일닉을 선험하기 외한 강엄한 f! 

군길에 떨쳐 나서 거족적인 투쟁으보 조놔똥인운-놓사에서 새파운 강-윤 연 

어놓은 뜻깊은 해였슈니다. 

지난해에 북파 냥， 해외동포들의 높끈 기때와 관심 잔에서 역사서 q! ” 
• 15 범낀폭대회가 열바고 평양파 서울， , 해외에서 껴계， 사회세 낀사뉴파 

체육인， 예술인을 11] 붓한 각계각충 농_\~닫 0] 서띄 반나 대화와 헤-인갓-셰 

팔 별런것은 본 겨레어l 게 기쁜감 추고 우바 낀쪽의 ，.높간 -땀 ~l .91 ̂l 션 세 

계에 파시한 처다만 겸사였습니다 대껴파 }，t 띤의 인-암1f감 4lr 이 1셔 니:7i 

게 분출된 이러한 띤꽉-객단함의 기운간 Ill 객， tH -\’-여l 쉰↑!파 !’~ .1뇌- -감 f석하 

여온 반공대견갱책이 파산뇌고 IJl 측내단껴익 깜 _.1 ~한 이념 0] 깅Fυl 하 l’있다 

는것감 보여주었슈니다. 꽉히 지난해에 초걱휴인낸 Ill 꽉띤한이 쉰섞인것잔 

북파 남， 해 외 익 퉁 인 oß 놔 i펴 i짜 이 끼 1 T 한 lr; 껴 감 묶- 하 여 이 ?I:- 아 시 송 rt} 

성파이며 조-놔품연의 주체적 l키 i깜감 강화까 1 ’ 굉인-?츄갈 확대깐서시키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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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습니다. 

새해뜰 맞는 오쉰 우리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달을 더욱 확선석있게 

내다보변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풍인음 위한 길에서 보다 관 천친음 이 

룩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분렬을 반세기이상 끌어서는 안되며 반뜨시 가까운 몇해 

안에 조국풍임의 력사적 위업윤 성취하여야 함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하루빨리 해갤하여야 할 문제논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평화적천제를 마련하논것입니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보편객인 리념이며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항시객으로 무겹게 드리우고있는 우떠 

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터친다면 조국의 휴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촌재마저 

위태롭계 될것입니다. 평화는 나라의 통일파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북파 

남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낀감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문제에 언제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그 해캘~알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임의 갤윤 연어나가려쓴 친 

지한 념원으로부터 이미 1988년에 북낚사이에 불가침선언관 채택하고 조 

미사이에 평화협갱을 체결하며 북파 낚의 무력음 대폭 출이〕r 낚조션에서 

미군과 핵무기플 단계적으로 첼수시건것을 예견한 포관적인 평화밖?}퓨 

내놓았으며 지난해에는 북남고위급 회담을 마련하고 불가춰분제륜 ll] 룻하 

여 군사적대결상태를 설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슈 

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성의있쓴 노력에 야부런 긍 



갱적인 반웅-도 보이지 않고 평화싣-저1. 뀐사센셰익 배껴감 씨멘까 l’있() 1 셔 

도리이 꾼비활 때대적으로 증강하는 낀꾀 나사 .1’있윤니나. 시 ·li 까시 ?l l4 

낚고 ~l 급회단파정이 .t;_여주-깐 ll~ 와 간이 낚 jF- 선 녁 놔 (,’ t,’ : ‘ 익 회 ) Ji. 
《랩천종식》이요 하지만 섣지에 있어서단 평화 μ- 상갚 씌까 깐 1，’사‘?1 -깐 ):1 

노 취하려 하지 않으변시 이른바 (.:1l니 F-?- 선관)에깐 lIH 만 t’ 1 1’있감니나 

우 리 는 인 도 적 인 래 왕 이 나 교 류 f,?- 처l 판 해 ri *} { L 갓 1，τ 판 -“ 하 나 1’ lrl 시 

하지딴 보다 낀션한 평화끈제， 꾼사분제의 해산-삼 펴-너 ll] ‘μ’ 1 .~ l 1l 내해 

서는 타협할수 없습니다. 북낚사이에 」r 학 t삭렌-이나 갱셰.-J1~납판 ?l 혀하사 

고 하여도 우-선 속에 품은 칸부터 내놓야야 하껴 꽉 섞파 (낚 ~l)에 내 한 

위구섬부터 플어야 한니다. 전잭이 헨산시외휘 -qAr 5l jr 있까 -?-i!! 나바 91 

?l 갱에서 뀐사푼제의 해견을 회피하고 il~ 감반감 lrfl 꺼}.-: -삿 Jj- 사선삭 껴 

화도 }사라지 않고 객상객인 래광파 _-n ' 류사쳐]Y. 하지 않겠 tH-. 젓이나 다;; 

없슈니다. 최끈 북-낚 jr 위급회단에서 쉰-가 ~l 서인 jß 피문제와 {’↓렌하 α1 .. 1 /~ 
! ’ .' 

선당국자닫이 취하 임강관 ~L닫에게 평화 {3- 져1 관 해 ?i?} 끽샤사 시쩌 없나 

잔것윤 명백히 μ-여주 -U 있 f‘f 니다. 

Fi- 가 추l 션 ?1-깐 채 태 하깐 것 간 꽉 파 R-f 샤 이 이 씌- • l 긴- 사 시 !’ 1 H ~I 사 lR f÷ 

채소하며 J껴화와 펴화품인의 애 국 IR 유 ?!이나가디1 시 츄만섞 0-!I! 뉘니 

꽉 시 친 센 (?{ 간 낚 fFr /시 닷 :~ 시 단 사↑1 {.，:.I)] lI ]Ý.I'H 서 부 터 • f 식 하 .,'’ 시! ?1 I|1 

오란에 와서 _- L 것음 !’}대 한 ] 이다 L’ l r? 와 -+1'1 ~: 었쉰 1: 입슈니 다. ? 

i’1 까 낚 주- 서 낚 --Ii 이 간l 강L~ 섞 우 션 ) 이 바 새 !Ir 갇 서 셰 」÷ 끼 잔 :t’ 나 와 

꽉가 11 선언 91 i~ 에-깐 한사카{ 만대자j’있:二네 rH 하αlY 시끼 l ’ l 세한수 없 

-간니다. 낚조서닦국자뉴이 깐하까 이간 ll~ (↑!다L주끼 ?-시) 이 l'μ; 갓 F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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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침선언채택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볼가침선 

언은 결코 선뢰조성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선뢰조성을 위한 출 

만점으로， 가장 중요한 담보로 휩니다. 

남조선당국이 R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도전에 그것을 휴지장이파고 하고 

우리룰 믿을수 없다고 한다변 사섣상 그플이 우리와 함의할것이란 아무것 

도 없을것이며 도대체 회담을 한다는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을것입니 

다. 남조선당국자플이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거부하는것은 불가침을 외워 

온 그틀의 말이 거짓이고 《난첨위협》 이라는 것도 한잦 허구에 지나지 않 

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을뿐입니다. 

남조선당국은 군사적대결상태륜 해소하는 문제를 외변하거나 뒤로 미루 

려고 할것이 아니라 볼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주저없이 웅해나서야 하며 

《탐 스피르트1 합동꾼사연습도 중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미국도 우리의 진지한 평 

화노력파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조국통일열망을 바로 보고 힘의 립장에선 

위험한 전쟁갱책을 포기하며 하루빨리 우리와 평화협갱을 체갤하고 남조 

선에서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할것입니다. 

북파 남사이의 꾼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고 남조선에서 n] 꾼파 핵무기가 

첼수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콩고한 평화가 보장될것이며 조국통일관 평화 

적으로 설현하는데 결갱척으로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조국통연밖도룰 

확갱하는것입니다. 

조국통엘방도가 확갱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통일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 

여도 섣천적으로는 북파 낚이 공동의 목표률 향하여 보조플 같이합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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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통일을 외한 대화의 첫 섣lJr i!1 _rr_ 품수 없슈니다. 조뇌-닫인이 I!{ 앞 

달의 문제가 아니라 헨실객인 파제 _ry:_ 나서고있는 오김 14파 낚-?- 하 iT!!! 

감1 조국풍일방도에 대하여 합의하고 ] 산뼈.윤 외하여 _I.r..역~} .() .. '끼 깐- -li 

풍인윤 갈망하는 본 겨레에게 회망관 안겨주어야 한짓임니다. 

북파 낚에 서로 다닫 두 제도가 폭재하 '-l{ 있긴 우리 나 lJ r 이 선 씨!나l 시 -깐 

국통일은 누가 누구담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시 않f? ?l 식에시 하나이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갱부에 기초한 련 l삭제 l삭석 P-iIr 선핸 

되여야 합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갱부에 l] 子한 쉬깎처1 t셔석 

의 통일방안은 북파 남에 촌재하는 서쿄 다륜 제도와 갱부짝 l내띄 누 l
’-

그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띤족국가촬 세우쓴 I앙법으보 용-일윤 선혀하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련땅제통일방안관 하나의 IJl 쪽놔가안에 서파 다간 li-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데꾀부터 뿔싼하고있슈니다. 

지끔 일부 사람들간 《이침화) 되여있는 북파 낚관 통인하기 외하에서는 

K쏟칠성》 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고있으나 북파 낚은 하나익 IJ! 측 -r)--II! 시 

예나 지끔이나 민족객공통성에서한 밴-한이 없 o 며 III 객-Aiη-j;γ- α! 꺼히 

옴질적인 것인니다. 북파 낚사이에 서로 다쉰것이 있다껴 지난 ~Ool 년휴 

?} 폭재하여온 두 제도와 관런된 이선섞인네 .L 섯간 수시년여1 선쳐 여섞 

되고 꽁고화된 민족서츄침섞에 11] 한다면 크셔l f，?-셰넌 벤 섯 0] 입슈니 다 

두- 제도의 차이는 견 j! 우파빈폭이 서갚 깐 i’}져 삼아야 한 jFt 긴 l ()• tIr 펜수 

없으며 북파 남이 통인하는데서 극복하지 뭇한 장얘 jIt 헨수 없 ff 니 다 역 

사객으로 변껴-허 이어온 민족잭퓨꽁섞-꽉 11.츄 rIr 한다껴 !「 셰 If:? 언 I!}-:5 

지 하나이 까족， 하나의 통인놔까?}에서 팍팍한수 잉슈니냐. 이버하 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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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섣밑에 제도가 I간일화펴끼친에는 @농질성 i 회 복이 라는 보지 않고 성을 

제도 

분렬읍 끝없이 지속시키자 

국가， 하나의 하나의 하면서 없다고 찬라져있을수-밖에 국가로 3μR 

나라의 에 의한 @제도통일본j 을 주장하는것은 

는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않자는것입니다. 

천젠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북파 남의 서로 다른 제도블 하나의 제도로 

차이 l 맡겨도 되지만 사상파 제도의 풀어나가도록 후대뜰에게 순탄하게 

L 이제 일은 세우는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달 초월하여 하나의 

말아야 함니다. 는 미루지 

어 존재하고있고 두개 제도， 두개 갱부가 엄연히 다른 북파 남에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자기의것을 느 일방도 

것입니다. 어L
H.)、 I二예측합수도 비현실적인것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통언은 

머 
「더우기 제도를 단일화하려는 것은 그 선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것이떠 접수된 까("나 L 

T ü.λτ: 접수될 어느 측-에도 것을 전제로 하는 것만큼 -
-
」

나아가 격화시키고 한다면 불피코 촬신과 대결을 수 없는 것을 강요하려 

서는 충돌파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 채난까지 벚어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홉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플은 ( _1꽉 t삽갱책》 

벌리변서 낚-의 힘을 벨어 

최근 

그런 방 우리나라에서도 청탁외교를 

어려석은 꿈플 꾸고 

을 내갤고 

있습니다. 남조션당국자뜰이 농쪽-식을 설핸해보려는 

보이지 않으변서 자기의 것윤 상대깎에 강요하기 파의 회담에는 성질성을 

사대단성과 그플의 거으 
/、 l一간청하는 간선파 재임을 나라플의 다룬 위하여 

이미 파산된 《송공통일》 책동의 채혀임니다. 

우리나라에서 %숭공통일》 이란 어쓰때 

표현이며 분렬주의적 립장의 

망상입니다. 

방볍으로 우리나라의 통 

가도 실현될수 없는 

전잭의 방법이건 평화척 방볍이건 상대방을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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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윤 선혀-한 수 없다단켓-까 이 I ’! 쉬샤이1 아하서 fl 쥬'， 1 영슈니 rt 낚 2F 시 

당국자달-깐 우리 악과 퓨화국켜부의 사주시 띤삭간 획 l ’‘r’녹차 nl ~혀1 시 

상관 구혀-하여 건겔한 우리의 사회추.91 ' 면!‘F-:I!jZRi’ }γ 섯 긴- 냐 니， 까 1 인 사 

야 합 것임니다. 

하나의 낀촉.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J~ 써‘1’에 시추아 니j 비셰비사 

o 보 통 일 하는 것 간 우 바 나 바 이 혀 ?l 죄 에 받 { : ÷- 간 li 씬 rtt ι 91 내 ?l 쳐 임 

니 다. 나라이 푼렬윤 감장내고 꽉파 낚01 깐간 IJ! ;안 .()_ .î ，~. 시 시 î,'. ~} 해 까 l’ 

단휘하여 주-국퉁인플 평화객 o 무- 가장 빠!!계 ?!혀한 수 있긴 

이 ‘대원 책을 구핸하는데 있슈니다. 

o 
‘ 

,‘. 
?시 

우리는 하나의 끼꽉， 하나의 국가， r1 개 제도， r「깨 쇠)，’에 시 추하 니~ t 끽 

제통일방도무-서 이미 고려덴주런 t압꼭화국착띤 t삭 ?F-간- 나1 ‘휴있슈니l)- 이 l셔 

안은 퓨화국감-만부 ?1 빈뜯간 휠문 낚 2F- 서파 채씨 η! 픽 번 한 김T F 늠 iIr ‘!’ 1"1 

적극적인 지지와 찬붓판 반 jr 있슈니다. 

우퍼간 고펴덴주-런 l삭공화국착휘깎아이 띠「씌;셔 휘 9191 '1 추 iIr 뉘 수 잉 

- 퓨역껴대한 !l! 쪽-퓨동의 롯-인깎아 ηi: 1l 냐 l ’ IJ1-l ’ 익슈니[}. ~r! ’1 \ } 

우리얀 j7 려까주권 t삭꼭화-건착넨!삭?}에1 대바 끼꽉지 1~η!÷÷ II’ t} 쉬 씨 ,ì 1 

부 기 외 하여 깐껴 지 끼-k’-얀 (켜 !삭곰회 .:I~ 91 ;.1 0! 사 ì.l 껴 ll’-셰 II \상 () ..;j 하 3-
l “ 

←t![ 여하껴 장차피단 팍악씩낀 91 기늑깐- t 1 깃. rl 팎 (11 \ t 사 1 lI.~ ~J 이1 ,l, l 
-” 
J 

니
 
4 

-
-

제 뭇- 인 까 씌 자 치 ρ iIr 와 식 하 : 二 {, j 셰 l1: 7헤 이 한 P. 01 '1 잉 슈 니 냐 

우 리 간 유 께 에 단 어 7} { ? {rr 처1 ν 니.~ I셔 제 튜 ?l ηl • l 히 t!l I } r; 니 ?l 까 Ii * 
꽉 까 지 jr 가 인 하긴 섯 ηl 가 잣 쑥 다 I1 ?1 써 까 시 Ill 하 \ t () 1 이 사 r} !I? 

-
。, 사

 
-• 

하 } F 2F- 꺼 에 서 iJ
} 껴 . l 서 에 iJ } r,: 놔 과 낚 r ,1 ri 께 예 단 이 사 : 깃 T;- 미 대 사 

시 ~ì잔 갯 ~I 니다 

• ‘1 (),tj 



고펴빈주련방곰화놔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초국을 통일하띤 씌-파 낚은 

서로 자기의 파익을 침해당함이 없이 조국풍일에 대한 빈족석 숙망을 실 

현하게 될 것이띠 똥일낀족의 슬기합고 자땅스러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

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이 진갱으로 나라의 동일에 관심이 있다연 실현될 수 없는 

‘승공똥일$ 을 꿈꾸거나 《적화동일 i 의 유팽으로 인낀들을 우-봉할것이 아 

니라 (숭공》 파 《석화》 도 북침파 《남침》 도 다 용납하지 않는 우려의 련 

방제통일방안을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풍인방도에 대한 전민족객 합의블 이룩하기 위하여 빠픈 시 

일안으로 북과 남의 당국과 갱당， 단체 대표뜰이 한자리에 모여 조놔통일 

방도를 확쟁하는 민족통일갱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 

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위엽이며 당 

국이나 특갱한 계충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전민족적 위엽입니다. 

《두개 조선》 을 반대하고 진실로 조국통일을 원하는 북파 남， 해외의 

모든 쟁당， 단체들과 각계 각충 인민틀은 민족의 절박한 요~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 

니다. 

띤족대단결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재야플 가리지 I갈고 다수와 소수 

플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정견의 차이와 파거의 허물도 묻지 말고 상대 tU 

에 대한 의심과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과의 통일을 바라는 각 당， 각 

파의 갱치세력과 각계 각충 인띤뜰은 조국통일을 위한 곰농전선에서 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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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핵쏟윤 인치시키고 서로 련대， 렌한까여야 하 I 예 취화와 )i- 인윤 위아 

거족객인 대충운농을 휘있게 년1 펴나사야 힘니다. 

빈족대 단결윤 실현하는데서 오늪 꽉댄 δ1 숭요한 9191 판 시 ^-1: ' 깃 rF -lIF 

파 남의 갱치인늘이 서보 캡촉하고 대화웰 하며 선띄 f+ 1I Li 이하 삿꺼 

니다. 당국자달 사이에노 대화가 진뼈 ~Ii’ 시계휴 91 낀 rl ‘?1 뉴\-→ 시 II? 넨 

나 대화달 하자고 하단 오-늪 띤쪽 91 운-엠파 나 2r 의 선 ν 꺼l 내 까 (;1 "* LH q~ 

책 임 을 지 니 고 있 단 갱 j;] 인 뜰 이 서 보 낚감 빵 _-1'. 앉아있삿-「 우 11 닌{J 

일입니다. 우바는 쌓부객이든 다부객이갚 대화의 앵식어l 끼Lofl 뉘이 값이 

남조선의 여당인사들파도 만나고 야당파 재야인사쉰과노 반남 섯이 l셔 [ 

31-- 구에 게나 통인대화의 분음 활확 언어놓고 있-관 갓입 니 다. 

당국사이의 회담이 결.if 북남대화의 유입한 창~~넌 권 수 없 i‘f 니나. 낚 

조선당국은 북남고위급회담도 친척시키려 하지 앙 o 멘서 낀간 Qlff 사이의 

대화마저 가로막는것파 같은 협애하고 판선객인 E~ _\:.훌훌 l~ t’ljr j4쉰 객 lH 

시하는 《볍) 들을 철꽤하여야 하 I껴 북길 깎분-하였거나 깨외에서 -?이아 

I깐나 풍인섣제륜 론의하였다고 하에 쳐lAFIIE-안한 시깨 ?l 샤뉴-윤 시셰값이 

서방하고 묘든 낚조선인낀닫에게 북파 사유판계 ~i 혹하 _'1 '. 내화한 수 있 L 

ir당한 권리닫 l)_상하여야 함니다. 

통임간 애놔이 -1r 분띤은 uij 놔인니다. 냐 i?} 와 !J! 객-윤 사내하: 녁파 낚， 

해외의 모관 돔포들뜬 온갖 분현주-의사 쩍농감 섯부시 ll jf--If 잣-인갚 위바 

성스러운 투쟁에 한캘같이 떤쳐나선으보써 감해판 얀화와 껴회띄 해. 회 

해 와 단 함 의 해 파 , 5- -:It 팎 인 9~ 새 놔 껴 -싹 이 나 시 사 ? ! 새 1 / ~I ~ 셔 l 사 이 

야 한 것인니다. 

오삼 국처l 껴세의 변화파얘 -F -?-버 니 ol ?l{’↓사세 셔시사 l ’ 있: 끼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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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대외갱책의 갱당성을 뚜렷이 실중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랭천의 종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고 있지 

만 국제갱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장하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 사이의 첨혜한 대립파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천세계적 범위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야망을 더욱 로끌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민탈의 자주위엽은 염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매달리고 있는 이른바 《평화적 이행$ 천략은 본질에 있 

어서 사회주의 나라틀을 내부갚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킬토 되돌려 세 

워 정치적으로 격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 안에 넣으려는데 목젝을 두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틀은 자주적인 발천도상나파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4원조Y 와 t협조》 를 조건으로 내결고 져들의 지배를 실현하는데 유리하 

게 정치체계와 경제제도를 고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힘 

의 균형이 파괴된 것윤 계기로 하여 제국주의자틀은 더욱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강도적인 푸력친콩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침략을 반대한다는 구섣믿에 새로운 더 큰 침략의 결로 나가면서 

파국적인 전쟁위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친략적， 략탈적 본성건 조끔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늪 평화 

를 위혐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단관파 훈한음 

조성하고 있는 장본인이 다름야언 제국주의라는 것을 현섣은 렌-여주고 있 

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켈에 속지 맏고 기만적인 

(원조) 에 기대툴 결지 말아야 하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늪 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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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협니다. 

우버 공화국갱부-단 자주， 평화， 친”익 대외갱잭감 예-자 획， 1'，히 ”시 r채 

나감 것이며 사회주의나라들파 쁨릭련-가낚나파쉰감 tlì 냥까 세제 (ì! 이 나 

파 인빈뜰파의 친선과 협조 관계담 만꺼시커기 위하여 ν-L Fr- 껴잔 나힌← 

것임니다. 

공화국갱푸는 지 llH 와 예속의 낡간 쇠제선시판 l!~ .ι1 " 사 -f 성에 시 f 마 

새보운 국제질서괄 세우-여 집단객 사켜갱생의 원식어1 시 써지， 섯셰， 분회 

의 여러 분야에 섣쳐 낚남혐 2F-활 반꺼시키기 위하여 객 i -누-껴한 섯입니 

다. 

오늘 아세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닫어시고 있슈니다. 브멘하 l ’ 셰눈임 

는 아세야인민뜰이 자주성파 평당， 흐혜이 윈객에시 서 II1 만끼사 l ’ /1IJl 

히 협조례 나깐다면 아세아의 안젠과 꼼츄.9 ~ \.!역갚 이 되한수 았 (1. n! 세 

계평화위엽에 이 1까지함 수 있슈니다 꼼회 -:If 섞부 사 f 서(기 l’ 껴화판 l’ 

번영하는 새 아세아닫 꺼연하기 외하여 야세야 에!’{나사 ?!rJ! 쉰마(끼 친꺼 

협조관계괄 객극- 반전시쳐나감 것임니나. 

력사가 선친하-간 파쟁에 인 시 객인 좌선파 C' 01 , 1 ’- 서 「jl ol j)--’-: () J 이 L • ,.)] ’ ’ | ιA ‘, .. ,- -" ... 

류 가 자 주~ 9~ 낀 , 사 회 추- 의 껴 관 따 바 나 아 가 깃 까 (~I 낀 ~;; 없 ; ; 9i j • ~l Ll 

다. 선진 kL삭에 부 Lr?1 년" ~’써1 .사녁서이 ?l 셔 r;- !}!;’1 ,’ l냐사이 세 !1(‘세시 

엣 이 나 다 쉰 낀 과- 나 야 가 仁 사 단 닫 간 선 .iI~ 아 파 lfi rk 껴 il i ’- 까 게 ’t l 깃 ', 1 

nj 친바와 원 쳐갈 jr 수하끼 역 사 이 π 깐 감 <l}파 l t ÎJ ~ l~: 이 111 뉴 (J ’f ! 

시 슈비하게 현 깃인니다. 이갓 -F 새갓과 낀「깃， Flll[ 와 끼싹 시 ()I 까 

잔 한 투- 갱 파 혼- 린 된 생 세 속 에 서 21 세 시 에 !; 념 이 샤 l ’ 있 ; 배 시 [ ~ 사 ? l 

;F 에 게 주단 jlr -f-9l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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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의 갱확한 령도밑에 신심과 팍판에 넘쳐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다 주쳐l 사상의 혁명적 기치롤 높이 들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률 검령하며 조국의 자주 

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싹워냐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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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일 성， 

일본 <마이니찌신문〉 과 서면 대답 
“ ‘ ,‘ 

4 
」

n 
나
 
,‘ 

나는 《따이니찌선굉-’ 샤대표단의 우 i’ l 나 i’} 박 fJ--깐 힘역히니냐 

나간 당선이 제기한 전분틀에 대하여 현 η1 삭 깨판하 α! 내낚하;’1"1 ’ 휘니 

다. 

먼저 초얼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숍니다. 

초선과 일본은 다갇이 야세야에 위치하]’ ‘있-끼며 1.1 t ’ l 객()띄 까까 5j 이 

웃입니다. 우리 두 나라든 권밖인것 반류 장약 가까?- 나 (J}- ir~ :il 야야 까 

겠으나 지금까지든 가깐고도 변 Lt 파무 되이 있었슈니다 이젓 -F l!! 껴삭 

적인 일 이 야닐수 없슈니다. 

조힐 두 나라 사이의 잔못된 관계쉰 껴↑}까 rl1 파거뷰 식삭회까 갓? 

져112 차 세 계 대 천 이 깐 난 다유 인 차 히1 끼 til 껴 야 한 1,? 져1 었 슈 II 나 . ! ['l l t 

유간 :λ- 련제도 인퓨침껴자듣간 과거감 까석까’ 꿇!’}간 f!!l? 냐야사 l’1: 

언 -분- ?1 ?I 닫 의 의 사 야 간 어 긋 나 계 ?- i’l 카 한 I: 이1 내 하 111.~ 잔 서 (?l 써 때 단 

?l 시하였슈니다. 

자주화의 시대객 1 류에 역핵자간 1lr 막까 애;.] .:. 9. i’H 끼수 ’입(， nl 냐 

샤간 만꺼하기 따련 ~l 니다. ?lFi 셰서 주인까깨 (ìl 껴삭회뷰 G 뉘서: 꾀께 

한 ql 끼 단 91 목 깐 리 가 더 좌 높 야 1.1 .: : 사 .,r:. [n 암 -깐 l~l r}- 본 감 「j ! : 시 ï:] ~ 1 

단 이 .-r 선 헨 윤 외 하 껴 91 i/. 갓- 시 얀 어l ?’ 아 시 있 셰 1 t • I () '.’ 씨 ’ • 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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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째로운 국면이 열리계 되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대조선갱책에서 일어난 긍갱적인 변회롤 평가하고 두 나 

라 사이의 관계를 청상화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웅하계 되였습니다. 

조선파 일본사이의 국교갱상화문제를 《교차승인) 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이른바 4교차송인 X 이라는 것은 우 

리나라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문제를 렬강들끼 

리 흥정하여 결정하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며 이것은 《두개 

조선) 을 합볍화하여 조선이라는 딸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일국교갱상화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계 평등파 호혜의 원칙에 기 

초하여 두 나랴샤이에 친선관계의 새 력사를 마련하는 사엽입니다. 

지난해에 조선로동당과 일본의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이 협의하여 발 

표한 공동선언에는 조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 

과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이 반영되여 있습니다. 조일관계개선의 전망은 

두 냐라 갱부가 어떤 립장에 서서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 

다. 두 나라 갱부는 마땅히 자추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에 맞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조연관계문제가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에 꾀하여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굶 우리 나라애서의 사회주의건설문재애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어떤 기존공식에 매여달리지 않고 주체사 

상을 구현하여 사람중심의 사회주의툴 건설하는 옳바른 로선달 일관성있 

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친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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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요닉L에 맞계 자연과 사회와 인 간자선을 개죠하여 ?} 빈 내충의 사주: 

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윤 밝혀주는 파학객사회추익히센임니나. 주셰사 

상을 -+현하여 사람뚱섭의 사회주의뷰 건석한다긴 것간 낀 IJ! 내품이 lt 까 

와 사회의 주인으보서 5fE- 푼야에서 자주-객이 I셔 삼조션 ?l 애합잔 }1- 이 

참다운 인빈의 사회활 건껄한다는 것을 얄휘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는 인띤대풍이 여명의 주쳐l 꾀서의 α! 한잔 (‘>1 띨 세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그퍼브보 우건l;r 사회주-의판 끼션까 

전과정에 주체롤 강화하고 그 역함을 높이기 위한 사염어l 선자객 ~1 ql 쉰 

넣었습니다. 우리는 무엿보다도 인민대중의 핵심팩량의 당윤 조객사삭객 

으로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어l 톤톤-히 품어세워 -F 사회의 생치 

사상적통일을 실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인 민대중의 무공무친한 창초력을 돔원하여 주-체 적인 샤회주의 건 

껄로선을 관첼함으로써 갱치에서 자추， 경제에서 사페각밖에서 사위 가 

심험.된 자주객인 사회주의나라를 캔센하였슈니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주적인 사회주의의 쉰선객 기훈인니다 -?이는 사 

회주의건설에서 짜휘객 민족-정제건선보선감 임까하게 꺼지휘으 ]l!- 써 t: ,: 
、:、

한 중공업에 토대하여 경공엄파 꽁엠윤 uj 하한 민 {r Irlf，F 이 나간이 l사 시 

해 나가는 종힘객이 I셔 자폐서인 갱저1 꽉 건선까였잔니나 

우리 인띤이 자력갱생， 간 1~ 분투하(겨 꺼센한 사낀시민퍼꺼셔1-:τ 낀 ln 1 H 

줌의 자주적인 불질문화색환을 닦과하여 주-jr 있슈니다 -ιtf -?-이 ?l 넨 

÷송은 석의주분제에서 꾀갱음 모갇 I셔 jrj1fijr ?}껴온l 색한잔 하 1'. 김슈니 

다. 우리 나라에는 실엄자가 없으며 -민한 사딴닫이 다 ?}써씌 인사이에서 

사시의 소짐파 능녁에 따과 -장조껴 ?l -r; 휴색한-꽉 까 l' 있슈니아 우 t ’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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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마유껏 배우 I석 

건강파 장수촬 누리고 있습니다. 우떠 인민은 비록 유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행복하고 보람찬 사회주의적 불칠문화생황을 누라고 있다고 l살함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플 건설한데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대하 

겨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객 생 

명체로 굳계 결합된 위력한 주체가 있고 천체 인민이 사회주의롤 확고부 

동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추의가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송승장구해 나갈 수 있는 기본담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병을 힘 

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문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사회주의의 물질기 

술적 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 할 것입 

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통얼문채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관계와 갚이 련 

관되여 있는 문제임니다. 우리 나라가 분렬된 경외와 우리 나라의 통일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훤이을 따져본다떤 ~1 것븐 츄요하계 외세 

와 관련되여 있습니다. 원래 일본이 조션을 강캠하고 신민지통치블 하지 

않았더라면 분렬이요， 통힐이요 하는 문제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음 것이며 

제 2차 세계대천이 끔난 다음 렬강들이 조선문-제를 동서간의 대띤관계에 

기초하여 처리하지 않았더라변 우리 나라가 분렬되지 않았음 것임니다 

우리 나라가 분렬된 다음 거의 반세기가 되도록 통연이 섣핸되지 못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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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二
M t_ 것잔 무엇 μ- 다도 미국이 낚조선‘윤 셰깐- 상선하고 1 인잔 밖해하αl 

왔기 때분-입니다. 

조 선 의 똥 일 분- 제 담 해 결 하는 섯 까 :Jl 폭 서 숙 원 윤 선 혀 하 기 인 하 •? 

민의 사활적인 요구일쁜아니라 아세야의 펴화와 ?}꺼윤 μ- 장하니1 '"니 

중요한 의의활 가집니다. 

주-국통엘분제뷰 해견하는데서 우 el 91 일{’↓하 던삭-? 사 -f ， 취회’〈인， Il:1 

촉대단견의 3 대원객에 따라 하나의 민폭， 하나의 -IF 가\ ，~ 제~--. ’T 내 

갱부에 기초한 련깎제방석으로 조-극-음 뚱인하사단 것임니다. -?-i ’1 1 ↓ l’}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앙파 제도가 혀선적 o 로 ;f재하깐 2F- 캔에서 }!--사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고 묶인분-제담 펙화객 Y니，-- 채껴한 수 

었논 t앙도는 런밖제박식으로 똥언하÷ 긴씩여1 없다끼 새시휘니다. 야 t샤셰 

박석으피 통인이 선혀-되면 우리 나랴긴 다쉰 나라의 외섞 샤 r)-II ’ 뇌지 않 

고 중립객이며 뿔럭불가난적인 나라로 딴컨한 젓을 예껴하 l~ 있: 것 l!}- 뷰 

우떠 나라의 통일은 그 누구의 꾀해관계에 서팍: sl 꺼나 ~L 긴-- .:.r-예계 위해 

() tζ 되지 않유 것인니다. 

우리는 나파의 ?f- 인분제판 해견하기 익까이 북파 낚사이이 내회뷰 ln3「

만 천 시 켜 나 감 껏 시 며 품 인 의 잣 ofl 쉰 i i AF 하 기 이 까 여 <? 1 tll 석 있 셔1 누 l냐 ~} 

것인니다. 

jF-/션센-제에 책인이 있단 n1 국관 111 핏하 -r;- 걱’↓-뇌 까늪-까 ?-l ’! 나바(， l'!: (낀 

ηl 하깎빡i.Jl 산혀-되도책- 적 E1- 휘켜해 나서야 한 섯인니나 

서 화 되 S)_ 능 의 혀 선 간 [11 -국 의 대 조 서 껴 쩌 이 시 내 예 \:1 띤 이 시 l ’ 111 -_닉 ? l 

까 9l 리 Ol 에 ):- 맞지 ?l~다단 것관 l! -와 무;넷 r， j V 여주 j ’ 있슈 L1 냐 !’ll: 

() 우이 꽁화놔-r? 덮어휴 jr 서대시하」 “ (, f’L 녁 에 시 뱃 에 l t ι! 내 시 Îl 시 

-315 -



인 대조선갱책을 버려야 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률 해결하는데서 자기의 핵 

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조미관계룰 개선하는데서도 밝은 

전망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평화와 갱의를 수호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유엔이 

조선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조선문제를 해결하는데 웅당한 기 

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유엔가입문제에 대하여 말 

한다변 우리의 원칙적 립장은 련방체통일이 실현된 다음 단일한 국호룰 

가지고 유엔에 들어 가자는 것이며 만일 그 이전에 들어가려 한다변 북파 

남이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자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이 실현되지 못한 

조건에서 단독으로 유엔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고갱화하자는 것이며 유엔에 단독으로 들어간다변 력사앞에 분렬 

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아쩨아의 팽화와 안천 문재애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온 아세아는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세아는 웅당 아세아사람들의 아세야로 되여야 하며 새 아세아를 건성 

하는데서 아세아인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책임파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아세아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의 천횡파 간섭 

을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자주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롤 건설하기 위하여 사상 

과 제도，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서로 긴밀히 협조해나가야 합니다. 

아세아의 평화와 안천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지역에서 침략적 

군사기져롤 캘폐하고 외국군대를 캘거시켜야 하며 침략과 천쟁을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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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객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급 남jf- 션에는 n!-국안내사 추 :r」·까 l
' 있~깐 

뿐아니라 수많은 핵무~ ;1 가 천개되여 있으며 이것 간 jF- 션까):.와 야세야 01 

팩화와 안천에 대한 염츄한 위협 -0-jir 뇌 j ’ 있슈니냐. [11 1;→이 난-까 ~l ;:- 1~ 

상 위힘한 핵기지토 천변시키고 ?-간l 권 외취하엔시 --I }1 「L 여1 LH?~ 때샤 

참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리치에도 잊지 않깐 뼈의인니다 

-? 려 공화국갱부단 지난난파 l!~ 차가지꾀 안 .(J .. i/. Y. _"f서’~ t, .. 꽉 IIJ 때:1-1 

대， 평화지대로 만픈며 조선반도와 야세야의 팩화와 ?}지-와 수 ÿ- 하 '1 ~1 

하여 객극 노력함 것인니다. 

나는 ( 01-이니찌선붕~) 히 앞으로 jF-인관계판 발꺼시켜나-사단더1 시 -rF 껴객 

역할잔 할 것을 회 박하며 당선단의 샤엄에 서 선파가 있잔- 것 i깐 lJ냐{니 다 



? 김 일성， 저185착 IPU총회 개막연설 
------ ------------------- -_. • • • - - • - - - - - - - - - - • -----------------

존경하는 국제의회동맹 리사회 위원장선생! 

폰경하는 대표여러분! 

(’ 9 1. 4. 29 ) 

오늘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국제의회동맹 제 85차총회가 열리게 뭔 

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됩니다. 

나는 회의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국회대표들파 국제기구대표들， 외 

국의 모든 손님들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총회는 세계 여러 나라 국회들사이에 호상리해를 두터이하고 협조 

를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파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파 련대성 

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나는 국제의회동맹 제 85차총회가 대표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 

여 상갱된 문제들을 성파객으로 토의하고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기를 회망 

합니다. 

촌경하는 대표여러분! 

매재 나라에서 국회는 국가의 최고랩볍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정치를 섣 

현하여야 할 사명파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빈들의 자주 

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국가갱치의 기본리념으로 되여야 할뿐아니라 나 

라들사이의 평등과 협조롤 보장하기 위한 세계정치의 공동의 리념으로 되 

여야 합니다. 국가의 대외갱책은 대내갱책의 연장이며 따라서 매개 나라 

의 민주화와 국제사회의 민주화는 서로 밀접허 련관되여 있습니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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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민주주의갱치의 발천을 외하여 헌선하고 있仁 놔회의원닫깐- 세 

계갱치률 민주화하기 외한 사엽에도 적극 이바지휘 o 모써 핸시대 갱 ~l 인 

으로서의 책임파 역할을 다하여야 함 것임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천에 평화와 협조의 숭고한 꽉까l-?f 11 껴하기 외 

하여 창립된 국제의회동맹은 지난 기간 세계평화뜰 수호하 I껴 냐하와 인 Ill 

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롤 발천시켜 나가는데 기여하여 있슈니다. 시대사 

발전하고 력사가 천진하는데 따라 세계갱치푸대에서 국제악회휴뱃의 임부 

와 잭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는 력사발전의 새로운 천환기률 맞이하고 있슈니다. 수천년농 

안 지속되여온 지배와 예속의 낡은 시대가 곧장냐고 모든- 나라. !r_끈 까 

족틀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새 시대가 펼쳐겨고 있슈 

니다. 력사의 흐름을 더욱 힘있계 떠밀어 자유휩고 휘화파운 새 째계활 

건연하는 것은 험시기 인류공동의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류가 지향하는 새 세계를 건껄하기 외하여서쓴 갱치， 껴제， 문화의 -민 

든 분야에서 불명등한 낡은 국제갤서흙 마스고 공갱한 새로 f- 국제갤서쉰 

세워야 합니 다. 세계에 온 나라와 작간 나과간 있어도 높-π 나파와 낯까-

나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발천된 끼폭파 떤 깐꺼뇌 ?l 쪽-간 있 어 도 l̂ 

배하얀 민족과 지배반쓴 민족이 따딛- 있-암 수 없슈니다. FF 나아야 ψ 

족븐 놔제사회의 돔뜸한 성원으로서 자주-객이 I셔 껴상하 fliIl 션 가지「lr 있 

슈니다. 국제관계에서 그 어떠 특궈파 껴획도 허쥐-하시 I사야야 하 I셔 한;삭 

촌휴파 내켜윌-까섞， 팎퉁파 호혜의 -센책에서 나 il t늙 사이이 끼시과 휘} 

를 객극- 발꺼-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화는 인류퓨동의 념원이 I껴 ?l?! 닫간 i껴화가 이깎되-:: 조꺼에시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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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인 새 생활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현시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자주성을 유련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릇된 사 

상과 갱책에 있습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힘의 갱책을 반대하여야 하며 침략파 천쟁을 막기 

위한 국제객인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군축을 실현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삼륙무기를 철폐하는것은 현시기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가장 긴절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류가 창조 

한 파학기술의 귀중한 성파와 사회적재부를 인류의 복리와 발전을 위하여 

리용하지 않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침략과 전쟁 수단을 만들어내는데 

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핵무기의 시험파 생산을 금지하 

고 지금 있는 핵무기를 축감하며 나아가서 모든 핵무기릅 완전히 폐기하 

여야 함니다. 

핵무기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있는 우리 인민은 핵무기철폐를 민족 

의 운명파 관련한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것을 캉력히 주장하며 군축을 실현하고 비핵지 

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평화용호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젤하는 것은 시대의 성숙된 요구입니 

다. 오늘에 와서 지배와 예속， 침략파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리둑을 가져 

다줄수 없으며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다같이 자주적으로 발전하며 다같이 

평화롭계 사는 킬만이 인류가 나아갈 옳은 길입니다. 력사가 전진하는 파 

갱에 우여곡갤은 있을수 있으나 자주， 평화 력량은 날을 따라 장성강화될 

것이며 새 세계률 창조하기 외한 갱의의 워엽은 반드시 송리하게 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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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새 세계롤 창조하는 공동위엽에서 송리의 담보는 세계인넨닫의 단껴파 

협조에 있습니다. 자주적인 국회들의 국제객혐의의 종선인 랴째의회돕뺑 

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민주화률 실험하고 세계평화와 안센윤 

수호하는데 주목을 돌리며 인민달사이의 만건파 협조판 딴젠시치까 rn 이 

t까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이 국-제관계분야에서 인관하계 꺼지 

하고있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은 국제의회동뱅이 내세우고있는 리년，파 

일치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 국제의회동맹파의 권-계와 협역윤 c-l ~와 

강화해 나갈 것이며 자유롭고 명화로운 새 세계률 창조하기 외한 인류공 

동의 위엽에 충실할 것입니다. 

대표여러분! 

오늘 우리 인민은 인간의 자주성이 완천허 실현되는 참다운 인민의 사 

회롤 건성하며 조국의 자주객평화통연을 이룩하기 워하여 투갱하고 있습 

니다. 

우리 국가의 갱치 철학은 모든 것플 사람플 츄↑J _0_ ζ 하여 사고하고 민 

든것이 사람을 외하여 복무할 것윤 요구하는 주체사상인니다. 우리 인덴 

은 주체사상의 기치받어l 힐섬단결하여 뚜-쟁한()로써 가장 어 G1F jF 꺼 A 

환경 속에서도 인끼닫이 사회의 친갱 하 주인 0 ，감 되 -ir 사회의 민-3? 것이 

q1 민음 외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선의 사회주의판 끼센한 수 있있슈 LJ 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성객은 .9.갚 사딴닫이 국가의 주-?!P- 피시 얀꺼히 

팩등한 갱치객 권리툴 뼈사하면 시대객 요낙Lófl 부함되껴 씌·파 낚에 서꾀 

다른 사상파 제도가 폭재하고 있는 선갱에서 나랴의 뭇인윤 펴회객 -0-f2 

섣현할 수 있쓴 가장 험섣객 ?l 깎_r，:. 5~. 뀐다jr q1 껴하j1 있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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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퉁일의지는 이미 분렬의 장벽을 넘어 하나로 융함되였으 I펴 

소선은 하나이라는 민족적선념은 꺾을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 

라는 온 민족의 앙양된 통일기운에 맞게 북파 남사이의 대화들 적극 발전 

시켜 나갈것이며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률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노 

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갱치에서 쟁의와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오늘의 갱치인들은 다 

른 나라 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파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으며 민 

족들의 운명파 판련되는 국제적 문제가 옳게 해결되도록 협력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문제에 책임이 있는 유관국가들은 물론이고 세 

계 모든 나라 국회와 정치인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 

리며 이 문제의 갱당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서기블 기대합니다. 

대표여러분뜰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손님들입니다. 우리 인민은 여러분 

들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따뜻이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낼 

것파 앞으로 당신들의 갱의로운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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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 일， 답 훌앙위 책입얼꾼들과 답화 
긴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 9 1. J. J ) 

} 압바이 없는 사회에서 자주객이껴 창조죄인 생한잔 I!}-G 껏 \ - l!l 

은 인 빈 대 중 의 세 기 적 인 념 왼 임 니 다. 낀 낀 대 품 -E 사 기 91 낚 씬 -깐 

1 위하여 암제사들을 반대하는- 피어렌 투쟁갚 벨 l껴 았끼니 판상 A, j 

겨내고 사회주의사회률 일떠세웠습니다. 사회주의단 인뉘쉬사여1 

모뜬 착취사회와는 근본객으로 다쉰 새 사회보서 계 if 객엔쑤늪 A 

한 투쟁을 벌리며 천인미단의 김을 쩨쳐나가야 하까 섯 만남 션↑l 

f 일시적인 우여팍갤도 꺾갈수 있습니다_- L 리나 인뉘사 사회주-이 

랴 나아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파도 막관 수 없깐 역사깐션의 tfl 셔 

l 중의 자주적년원파 시대의 요구판 만 C영하이 나-F 사회추익이 편 

l 외역의 씬천은 _-1 에 대한 인낀대풍의 지지와 선폐에 있감니냐 

l 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선펙仁 확 -lr 부쏟한니다. -?i’1 ? 1 'i l 

주의제도가 언 lJr 나 귀중하가 하-단 것-암 선색합-윤 li 하에 김이 셔l 

있습니다. 우리 나랴에서단 사회주-아담 끼센해진 수↑l 년이 쉬사에 

도 갱치 객 붉안갱파 동요가 있잔 Al 이 없슈니 다. SJ_ 김 셰 -If-f 의 사 

동뜰이 사회주익률 I갑삼하기 워하여 악반하게 책놓하-lr 있시민 -? 

회 주 의 는 _-r 닫 익 11] 련 하 곰 객 파 1I]llf 앞 에 시 초- ] f NE #- ÷? 바 지 않 

91 낀-깐 따파 계잔 ~J 차셰 센 fl 까 1 7 있슈니냐 우이아 사회샤'-- 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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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성파 불패성에 대하여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경탄을 납치 못하고 있 

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파 붉패성의 비견은 인민을 사회의 친정한 주 

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음 워하여 복무하는 인띤대중중심 

의 사회주의라는데 있습니다. 우랴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부 

하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익를 자기의 삶과 핵복의 요람으로 생각하 

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윤 천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당과 수랭의 현명 

한 랭도빌에 사회주의사회에서 끝없는 행복과 참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플 튼뜬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엽을 끝까지 완 

성하기 위하여 봄바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입니다. 

위대한 수랭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민대중의 지향파 시대의 요구 

를 반영하여 주체사삭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새로운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뚱션의 세계관임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석， 창조성， 의석 

성윤 가친 사회객 꽃재로서의 사람의 싼침적 닫성을 해역한데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캘갱한다는 첼학객원리를 새흡게 밝 

혔으며 사람의 리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뜬것같 대하고 사람의 합농음 기 

본으로 하여 모든 변화발천에 대하든 주체적인 관취파 립장음 확련하였슈 

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촌언파 가치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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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였습니다. 우리 냐과 사회주의는 주체사삭감 -+혀하 1 1 잉섯 ()긴 하('1:1 

사랍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R끈것이 사합잔 위하여 썩 l![ 하; 샤단휴 

심익 사회주의로 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모끈것의 주인 o 로， 가강 궈휴하 l ’ ~l 있{ -f 새 I ，~- \ H 세 ?-{; 

사란은 끈로하는 인낀대중인니다. 주-쳐1 샤삭-? ?1Ill 내준‘깐 샤회사 S) 녹아 

주제로 내세응니다. 사회객분총은 ] 주-쳐1 인 인 Ill! 대쥬의 시 f 시이!셔 사주 

적이며 의석적인 합동어1 의하에 발생반천휘니다 ?1 빈대휴잔 떠나서-， 사 

연파 사회롤 개조변혁하는 사회객 운동 ~I 자체가 인어난 수 없 η 껴 샤 ~l 

력사발전이 이루어겔 수 없습니다. 인덴대뚱이 사회객 1--농어1 시 -f 폐 jII 5l 

븐 것은 인덴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Y- -f- 것이 짜주-되 I껴 - I 란이 간껴어1 01 

하여 력사가 말전하기 때분임니다. 인덴대쥬견 사회서?휴이 주셰 iI? ， i져샤 

의 창조자로 되지반 어느 사회에서니 인띠때축이 주-?IP! 겨 ~l 판 차지하-， 

것은 아닙니다. 착취사회에서는 력사의 깎조사 ?l ?1 끼대팍 ηl f?lPl 지'Í l 

판 차지하븐 것이 아니라 부위도서하깐 차취깨 ifη1 주-?1 뼈세핀 휘 L~ 나 

이러한 주인이 ;1.1 위가 천도둬 사회쉰 관장니}← lr ?lrlI! 대쥬-깐 사회이 {-1 .~ ?~ 

주인 Oi닫 내세우-얀 사회가 사회주~ .9 1 사회인니냐. -?-l’l 냐바 샤회주이「 시 

회팍사딴꺼에서 차지하깐 인 Il! 대쥬의 지위와 익힌(꺼l 맛셔l ?lIll 깨쥬이 ν 

3F 짓의 주?IJ1- 갚 꾀 I껴 Y- 끈섯 η1 c: 1 1，’!대휴유 위까이 ‘IF •? ?1Il!l 내속까 

선의 사회주의인니다. 

인 I낀대휴중신의 우 ~l 석 사회주 Plt; 피휴 A1-; f 91 1- 1 학과 n -카꽉 까색 ?l 

저히 구훤하고있찬 사회주의인니 다 

주체사상간 쿄동계급 Ql Jl-+ 본 까역하 iIr 꼭세 if 이 며!석시식 qj 니다 추-

제 사 삭 -깐 파 휴 게 납윤 혀 맥 이 추 폐 91 째 •! ’,t 내 "’ \ H 셰 3- 니 냐 !I? 꼭 }n i f 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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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가장 높이 본성적 발천하려는 사람의 살며 창조적으로 자주적으로 

해 온갖 때속파 구속에서 요구는 계급입니다. 로동계급의 01 土二
M L-쳐l 현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 것이며 창조객인 생활을 누리는 방되여 자주적이며 

모든 성원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여 명은 자신뿐아니라 사회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허 실현하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이 

가장 강한 선진계급으 

지난날 우리 나라는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관계로 

못하였지만 그들은 자주성파 혁명성이 

핵심력량을 

많지는 B] 록 

반봉컨민주 수랭님께서는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혁명의 로서 

그뜰 내세우시고 핵명의 령도계급으로 로동계급을 주의혁명단계에서부터 

출발캠으 모든 로선파 정책의 의 계급적요구를 민족적요구와 함께 혁명의 

반제민족해방혁명파 반봉건민주주의혁 우리 나라에서 삼으시였습니다. 로 

로동계급 모든 혁명이 이르는 사회주의혁명파 사회주의건섣에 명으로부터 

끊임없 로동계급은 수행되여왔습니다. 오늘 우리 의 령도믿에 성과적으로 

로동계급화를 성과적 온 사회의 높아져 역할이 더욱 그 이 장성강화되고 

캠 사회의 전반적 변모는 사회주의 우리의 실현하여나가고있습니다. 으로 

완성 무계급사회로 사회， 로동계급화된 개조되여 모양대로 차 로동계급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사회랴는것은 결코 

되여가고있습렌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로동계급의 

요 아닙니다. 로동계급의 의미하는것이 위한 사회라는것을 로동계급만을 

요구와 힐치 모든 계급과 계춤의 사회적 진보에 리해관계롤 가지는 구
 

요구에도 

맞는 사회입니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뿐 아니라 농민파 인태리롤 

각이한 계급파 계춤의 구현한 사회는 르
 
근
 

구
 

요
 

로동계급의 하며 

비롯한 

그괄의 규갱하고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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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익을 옹호할것을 요구합니다. 

농민은 로동계급파 함께 혁명의 주체의 기본~성부뷰관 01 루c [셔 여명이 

동력으로 됩니다. 지난날 농민이 인구의 다수뜰 차져하였덴 우 I’ l 나 i’}에 

서 농민의 리익을 옳게 실현히·는것간 여역에서 어제나 즘요한 f，r 셰 i긴 나 

섰습니다. 위대한 수력념께서는 로돔계 jf 파 함께 광빈갚 며역의 사:껴-‘’1 (’-

로 내세우시고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푼져l 촬 -~~농셰납의 요키L 밴야니아 -F). 

빈의 념원에도 맞게 해견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당파 수껴의 혀 I석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개핵도 땅의 주인이 되펴는 농빈의 세기객 

념원에 맞게 실시하고 전후 사회주의며명도 농민의 념원윤 !!}영하여 기얀· 

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률 사회주의객으로 개주-하는 뜩창적인 낀윤 따라 사 

원성의 원칙에서 캘저허 수뼈하였습니다. 수껴님께서든 능-덴의 낚엔감 쥬 

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농혼문제에 관한 태제한 내놓 η-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음 갱력적으로 이끔어추-시였습니다. 

농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우리 당의 연관한 쟁책은 국가와 사회까 책 ql 

지고 농민을 적극 도와주어 그들의 념원파 요구활 실험해나가단 것인니 

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농환-푼-제에 관한 태제가 밝힌 끼-갑 u}- 야 농 

민에 대한 파동계급의 져도， 농엽에 대한 꽁엄의 깎초， 판츄에 대한 노시 

의 지원윤 백방으갚 강화하여 농-엄윤 꼼엮회， 혀내화하 I셔 걷’ I -;깐 jIf 휴 'ß 

급화하는 위언을 성파적으딛- 선핸째나사고있습니 다. 

혁명과 꺼연에서 인테리갚 충요한 여한윤 하 I껴 사회가 만꺼하仁네 따 i’} 

~I들의 역할븐 더욱더 높아침니나. 회껴파 캔1f에서 9I 테리젠-져1 짝 용게 

해견하쓴것은 nß 우 중요한 의 9~ 뷰 가 11 니다. 익대한 수껴낚께시까 여，~ ~)l 

갯 시 기 부 터 인 테 리 탑 며 역 의 주 체 이 ~ 석 부 3,l -0- Aj , 휴 S( 하 여 I셔 껴 i~L이 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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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시고 그들을 혁명의 한킬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 

의 인태리들이 식민지나라 인테리로서 반제자주갱신과 민주주의적혁명성 

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교양개조하여 로돔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이꿀어주었으며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인태리를 대 

대적으로 육성하여 인태리대군을 마련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랭 

도밑에 우리의 인테리들은 혁명과 건셜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적극 

이바져하고있습니다. 

착취계급은 사회적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력사의 반동이며 혁명의 대상 

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고 착취계급을 혁명의 대상 

으로 본다는것은 결코 혁명파 반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률 사 

회계급적토대만을 가지고 규갱한다는것을 의미하지않습니다. 사회계급척 

처지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사상의식을 통하여 미치게 

됩니다. 사회계급객토대가 나쁜 사람도 뺑동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하며 

사회적친보와 핵명에 이바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계급적토대를 따지 

지 않고 그들 혁명의 주체의 한 성원으로 보고 믿어야 한다는것이 작이한 

계급과 계충의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관캠과 립장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모든 사 

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핵명의 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 

반봉건민주주의핵명에서 기본계급뿐아니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 

을 포함하여 제국주의롤 반대하고 민주률 지향하는 모든 세력을 혁명력량 

으로 묶어세웠으며 사회주의혁명에서도 부농파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률 청 

산한 것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협동경리애 망라시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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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판 J~ ~ 된 사회추-의적끈무-자딛-다.0 
。L..우리 이끌었습니다. 개조되도록 

~I닫 !r_두쉰 인 시 은 지난날 어떤 계급파 계충에 속하였건 관계하지 않고 

~.Al ----6 ‘ , -, 사회추이， 민 jr 동행자로 적인 동반자로가 아니라 혁명의 영원한 

의 킬로 이꿀어나가고있습니다. 

nol 0-1 
~ I1 llA 사회주의가 인민대충의 철대객인 지지와 선뢰흙 반 -σ 며 우리의 

~ 혀-것은 우리 당이 계급로선파 군중로션잔 옳계 이 강화발천될수 있은 

저지파탄시킨것과 함깨 극소수 객대세력의 반혁명객 돼동을 제때에 하여 

묶어세 

주체률 강화하고 사회주의률 가장 꽁고하고 폭넓은 사회계냥객 

두리에 튼뜯히 당과 공화국갱부의 각계각충의 광범한 군중을 우리 

워 혁명의 

지반우에 옵려세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람의 리익에논 진단의 리익과 함께 개인의 

사회제도의 결함방석견 려익의 리익파 개인의 리익이 었습니다. 집단의 

집단의 친보성을 규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리억우에 개인의 리 ql 플 옵려놓는 

개인주의가 지배합니다. 재인주의는 펼연객 o 쿄 

리익과 개인의 리 익이 대립되고 집단의 

사회객불엮듀파 (부악 ‘!’ 

사회 가져-암니다. 개인주의仁 사랍들사이의 대댐관계환 낳고 빈익빈) 을 

1l 단속에 요구에 배치된니다. 사람븐 사회객 본성객 적존재로서의 사람의 

1l 단주 운명을 개척해 냐갈 수 있는 사회객론채인 것 o 되 하여 서만 자기 

추- 체 는 개 인 이 야 니 i!} 인 의롤 본성객 요구로 함니다. 주체사상은 혀역의 

한다단 판성객요구갚 진단주의륨 개인주의가 아니라 사람은 민대중이며 

밝혔습니다. 집단주의의 기본요구얀 ~)단의 

~]단이 리약속얘서 개인의 떠이윤 

놓 ]’ 리 。l 윤 우-외에 으
 
근
 

거
〈
 

i.'~ 01 자체가 재 t? J Ql 거 -σ 
r、 ‘ -‘’ß :-<] ~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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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일치시키며 

전단주의예 것입니다. 실행해 나가쓴 



아니라 집단의 리익을 회생시키면서 재인의 리익만 추구하는 개인주의입 

니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이 철저히 옹호되는 기초우에서 매 개인의 리익도 존중되고 모든 사 

람들에계 최대한의 사회적 혜택과 배려가 돌려지고 있으며 온 사회에 단 

결파 협력의 관계가 활확 꽃펴나고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 

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혜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사회적집단의 리익， 인민대 

중의 리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여 나갑니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없습니다. 주 

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 

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내세읍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 

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허 용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 

는데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고 핵명파 건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언제나 첫째 

가는 요구로 내세우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주， 자립， 자위 

의 존엄있고 힘있는 사회주의 나라를 일떠세율수 있었으며 오늘 더욱더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갯부시며 혁명 

의 한길로 계속 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용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 세 

계의 자주화률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잇닿아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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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지배와 예속， 불평등율 반대하고 온 째계의 자주화활 실현하는 것은 

자주성율 용호하는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온 세체의 자주화외엽 

은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국제객 친선과 협조률 필수적요구로 함니나. 란 

나라와 작은 나라， 큰 민족과 작은 민족 합것없이 모는 나라， 오갚 띤똑이 

자주성과 명등， 호상존충의 원칙에서 국페객협조률 강화해 냐가는 것은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융 지어줍니다. 재국주의사 

들이 련합된 세력으로 인민대종의 자주성율 유련하기 워하여 악헬하게 책 

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제적인 반제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충요한 

의의률 가집니다. 자주성을 용호하는 째계의 모든 나콰， 모든 민족파 인민 

들은 반체자주의 혁명적 기치밑에 굳계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핵동율 파탄시키고 온 Ai계의 자주화외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주， 명화， 친션의 리념밑에 자주성율 지향하는 세계 모는 

나라 인민들과 국제적련대성율 강회하고 친선협조관계률 발전시키고 있으 

며 우리 나라롤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파 명등파 호혜의 원 

칙에서 다방면적인 교류툴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띠제와 직신 

대치하여 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여명과 건연을 진뼈하면서도 자주성을 지 

향하여 투쟁하는 제 3세계 여러 나라 인민듭에게 뀔선향변의 지지외 생원 

을 아낌없이주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주의는 자주시대의 핵명사상인 주체사상윤 ~혀.하 1 ,_ 

있는 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요구와 각계각충 군종의 요구， 민쪽의 자주 

객권리와 세계인민들의 자주객지향율 다같이 철저히 용-호하는 인민대충충 

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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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위한 위엽이며 사회주의와 인민대중의 리익은 

결코 분리시킬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자변 사회주의위업 

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위엽을 고수하자변 인빈대중의 리익을 철저 

허 옹호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모든 사회현상의 진리 

성을 가르는 기준이며 핵명실천의 지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핵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계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당변리익을 밀접히 결함시켜 풀어나가는 웬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합 

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셜하자변 인민대중이 핵명과 건켈에서 주 

인으로서의 지위롤 지키고 역할을 다할수 있는 혁명객립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중요하계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옳은 립장을 견지하지 못하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실생활에 바로 구현할수 없습니다. 

혁명과 건첼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 

기 위해서는 주체적립장， 다시말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 

여야 합니다. 자주객립장파 창조적립장은 핵명파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끈본립장입니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셜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의 자주객 지위를 지키기 위한 립장이며 그 기본요구는 혁명과 건성의 주 

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입니다. 자주 

객립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객권리를 뼈사하는데서 표현됩니 

다. 인민대중이 자주척권리률 행사하자변 핵명과 건껄에서 나서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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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롤 독자객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의 요구와 i!l 익애 맞계 처헤하 

여야 합니다. 자주적권리는 그 누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빈대충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투쟁으로 쟁취하고 지켜나가야 함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보서의 지위률 지키고 자주적권바와 존-엄 

을 옹호하자면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돼입지고 사력갱생의 원칙 

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충이 자연파 사회의 재조자， 자기 운명의 개혀자로 

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립장이며 그 지본요구는 인빈대충의 무감부진한 

창조적 힘을 믿고 모는 문제률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창조적방법 

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운동은 창조적운동이며 그것은 얘것파 

낡은것파의 투쟁과정입니다.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만들어내는 창초 

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충의 무궁무진한창조적힘에 의하여 

력사가 천진하고 혁명이 추동됩니다. 혁명파 건껄읍 힘있게 밀 jl 나가자연 

인민대중의 창초객힘을 키우고 그듭의 창조적역할율 높이는 립장율 확jl 

허 견지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충의 창조적활동은 언째냐 뉘계객인 주객판 

적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창조의 담당자인 인띤대충의 사상감갱파 준 tll 갱 

도도 나라마다 다르며 창초적활동이 벌어지는 사회경제적 및 붉심-객 조:끼 

도 나라마다 다르며 창조적활동이 벨어지는 사회경재객 및 원첼객 jE 꺼 y 

나라에 따라 각이합니다. 핵명파 건성에서깐 언제나 ]민단 문-셰웰 사 I1 

라의 구체적인 실쟁에 맞계 풀어나가는 립장윤 견지하여야 한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주체적립장율 확고히 견지하변 여 1~ -4 껴 선 

에서 나서는 그 에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노 성파객으jI: 해견해나잔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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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혁명이 처한 사회력사적조건은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선념에 따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우리 나라의 실갱에 맞게 풀어나갈 것을 절실하게 요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뒤멸어친 석민지반본건사회에서 핵명을 시작하였으 

며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더우기 사회주의제 

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건설의 생소한 길을 기성리론을 가지고서는 개척도 

해나갈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혁명과 건성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우리의 실갱에 맞계 풀어나갈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념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파 반봉건민주주 

의혁명， 사회주의혁명 리론을 독창적으로 내놓고 체계화하시였으며 사회 

주의， 공산주의 건셜리론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습니다. 수령님 

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창시하신 핵병파 건셜에 관한 리론파 천략천술 

은 끈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천재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 

할예 기초한 핵명의 천략파 천숨입니다. 그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 

해방에 관한 리론파 사회개조， 자연재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이 전면적 

으로 체계화된 완성된 공산주의협명리론입니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핵명리론과 전략천술이 앞길을 밝혀주고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 

민은 사회주의위엽을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송리의 한킬로 밀고 

나갈수 있었습니다. 

우리 핵명의 내외갱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이것은 자력갱생의 핵명갱 

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핵명파 건캘을 밀고 나가는

것을 사활객인 요구로 제기하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핵명과 건켈을 자체 

의 힘으로 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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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국주의강적파 챔예하계 대치되여있고 낡 -F 사회와 선얘시대파부터 

락후와 빈궁， 파피된 경제밖에 볼려반은 것이 없얀 t!l 터우예서 자체 91 ~l 

으로 사회주의롤 컨껄하는 길은 ?}고하였슈니냐. _. L 러 나 ?-Ul ?1 !J! F :I 

누구의 도움을 받아 혁명파 건껄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우이 인민깐 사 '1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선이며 자기 운역을 재해하> -qJ 도 사 '1 사↑!에 셰 있 

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파 수령의 두리에 묶계 유쳐 자체 91 -ql (Ì.tζ 

온갖 시련음 이겨내며 사회주의김플 빛나계 깨혜하였슈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컨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허 꺼지하여왔기때뷰에 

그 어떤 복잡한 갱세속에서도 민족의 촌염파 뼈역객 원책같 확jr 히 -시키 

고 드팀없이 사회주의워업을 수뼈해올수 있었습니다. 오쉰 조성된 꽉잔하 

갱세는 혀명과 건껄에서 주체적립장을 더욱 확고히 껴지할것윤 j 닉L 함니 

다. 제국주의자들파 반동들이 반사회주의객 핵동윤 악란하게 벨리껴서 여 

명객원칙을 지키는 나라들에 공격의 예봉-을 똘리고있는 조캔 0애서 우 iIlf?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파 건연에서 주체 적련 장유 껴지하깐것이 나라와 낀l 

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객인 분제 라쓴것윤 똑똑히 압 -F 닥이 사주객인 

로선파 갱책감 변한없이 첼저히 관첼하 r껴 민주- 렌-셰뷰 우 i’ 1 ~l f,1 1 91 짜} 

적힘을 동원하여 우리 나과의 신갱에 맞계 플어나가야 함니다. 

2 
우 리 인 민 이 자신 이 션 태 한 전 -암 따 바 우 21 선 껴 에 맞 게 사 셰 이 이 () .,.' 

연떠세운 인민대중충심의 똑특한 우괴 사 사회추-이仁 커다싼 ?-원식과 색 

활력을 발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깐 인?!대축에계 자추객이 I껴 착 fF 사 ?1 색뀌-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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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은 갱치생 

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습니다. 

갱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인민대중 

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 

의 주인으로서 정치생활에 주인답계 참가하자변 갱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민정권건 

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이 자기의 의사에 맞계 청권을 세우도록 

이꿀어주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의사에 맞게 세운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갱한 인민의 갱권입니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 

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 

가관리에 주인탑계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갱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 있 

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갱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 

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친정한 민주주의사회입니다. 원래 사회주의와 민주 

주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입 

니다.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계급객성격을 띠계 되며 독재와 결 

부되여있습니다. 사회주의객민주주의는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률 실시 

하지만 그것을 침해하는 계급객원쑤들에 대하여 독재률 실시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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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적책동에 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단파 二I 앞깎이촬 

이 사회주의객민주주의률 반대하여 파괴암해책총울 간빼하 t7. 있 f: 조꺼에 

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단 계급적원쑤뜯에게 제재원 가하깐 갓 -F 

용당한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탈이 낚에께 받아닫이랴jr 강요하 

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소수 착취계급에계는 민주주의룰 섣시하져만 끈갚 

인민대중에계는 독재률 실시하는 반인민객인 (덴주주의)입니다. 센주-주의 

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외한 광범한 끈로인민대중의 투재윤 가혹하계 판 

압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결코 친갱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슈니다. 제국 

주의자들파 반통들이 부르죠아의회재와 부르죠아다당제흙 그 무슨 (t!! 주 

주의)로 표방하고 있져만 부르죠야의회제와 부금죠아다당체의 배후예서 

갱치률 좌지우지하는 실제객인 조종자는 대독캠자본가뜰입니다. 재국주의 

자들과 반동툴은 행식적인 의회체나 다당체마저 저폴의 반동적인 통치화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갱각될 때에논 하루아첨에 진어떤지고 토곰객 

인 파~통치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력사객 샤심이 푸햇이 링-여주고있슈니 

다. 

사회주의객민주주의의 인민객 성객파 부칸죠아민주주의의 낀}?l?! 객성칙 

은 인궈문체에서 뚜렷이 나타낚니다. 사랍음 가장 끼종하 주재 iIr 여기 f

우리의 샤회주의사회에서는 인권율 번적으로 챔거히 보장하 ir 인 .0_ r~ .- L 

것을 천해하는 자그마한 뼈-상도 허용하지 않슈니다. 우리 나마예서와 긴 

이 로동예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인 .11 씬고 삼 궈건L 배우- [~ 치 깐만환 궈 

리에 이걷기까지 사람의 보든 권리가 갤저히 보장되고 있깐 나랴단 셰삭 

에서 찾아파기 힘닫 것입니다. 지균 제국주:이자늪파 센}동닫이 (?lfl 유."Q". 

-337-



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힐뜯고 있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제국주의 

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 

들에계 갱치태로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 

마저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파 반동들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습 

니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는 체 . 

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인권용호》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객이며 파렴치한 

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됩니 

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강압적으로 인민을 다스리는 부르죠아법무생활 

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주주의적인 법무생활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 

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이며 사회의 높은 조직성은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갱연한 사회질서속에서 사람들 

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됩니다. 법이 반동객지배계급의 반인민 

적통치 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사회주의법 

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갱되며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자작 

성에 기초하여 집행됩니다. 우리 인민은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법무생활 

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 

로 철저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제와 결부되여 있습니다. 중앙집 

권제가 없이 사람들이 제가끔 서로 다른 요구률 제기한다변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척요구를 옳게 실현해 나갈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의사롤 

하나로 집대성하고 집 대성된 의사를 인민대중의 의지로 천환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정치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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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충앙집권적 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휠 수 있슈니다. 놔 

가의 중앙집권적 져도률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섞적 요구입니다. 

사회가 하나의 사회갱치적 생명혜률 이루고 사람듭이 서로 칸고 이같앤서 

사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모든 성원듭의 생활에 대하여 책 

임집니다. 국가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인껴고 꾀一삼펴 

주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 비 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절적 우-월성 의 하나입 

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재개인의 일로 사연밤색적으-낫 

이루어지며 부르죠아국가는 사람들이 굶어죽건말건 아랑꽂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삼펴 

주는 국가의 기능은 국가의 중앙집권객 져도툴 롱하여 실현됩니다. 

사회주의국가가 중앙집권객 지도기능을 수뺑하는 것은 단순한 권력기능 

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주의갱권도 자기의 특성에 맞는 권력기능율 수뼈 

하지만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율 외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갱권이 권 

력을 만능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권력만능은 인민에 대한 갱치적 지배 

툴 실현하는 착취계급의 갱권에 고유한것입니다. 우리 나바 사회주의갱궈 

은 단순한 권력기관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객권리의 대표자， 창죠 

적능력파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율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μ-흐자 

로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갱권입니다. 인덴의 복무자료r서의 사회주이 

국가의 사명과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중앙집권적 지도기늄관 약화시킨다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줄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 푸갱 

부상태가 조성되여 사회주의가 위험에 빠지계 됩니다. 인덴의 원쑤촬이 

(민주주의)의 가연을 쓰고 사회주의국가의 충앙쥐권객 지-도활 반대하찬 

쪽적은 바로 사회주의률 맙삼하자는데 있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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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민갱권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적 준법기풍파 민주주의적인 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허 확립함으로 

써 사회주의객민주주의를 천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 

민정권기관은 당의 로선파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적군중로선을 옳 

계 구현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파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갱권을 통하여 갱치생활에 참가할뿐아니라 갱당， 단 

체를 통하여서도 갱치생활을 합니다. 인빈대중이 참다운 갱치의 주인이 

되자변 갱권의 주인이 될뿐아니라 갱당， 단체의 갱치생활에도 주인탑게 

참가하여야 합니다. 갱당， 단체에서의 갱치생활의 의의와 역할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더욱 높아집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가 수행， 당， 대중이 하나 

의 사회갱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사회라는 사갱과 관련됩니다. 사회주의사 

회에서는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 망라 

되여 갱치조직생활을 하여야 수령파의 혈연척 뉴대속에서 사회갱치적 생 

명을 빛내여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초직에 망라되여 갱치조직생활을 하는것을 값높은 생활로 여기고 거 

기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 안에서의 조직생활원칙은 민주주의중앙 

집권체입니다. 갱치조직생활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이 따로 없으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동등한 의무룰 수행합니다. 당조직파 큰로단체조 

직을 통하여 제기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가 당파 국 

가의 갱책에 반영되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갱책이 

첼저히 판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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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직과 근로단체조직은 당원들과 끈로자늘을 피1 양하고 단련하단 화 iJl 

입나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갱치조직생활을 통하여 수혀의 혁병사상‘살 

갱치적 량식으로 껍취하고 조직파 동지들의 방조밑애 자선읍 탄련해 나갑 

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당원들과 금로자들이 주계사상으파 E- 튼히 부 

장하고 당파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귀한 사회갱치적생 I영갈 빛내여 

나가는 것은 혁명적인 갱치조직 생활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함 수 없습니 

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로동계급의 당조직파 당이 령노하는 갱치초시 

에서의 갱치조직생활을 마치 자유에 대한 (구속)인것처럽 힐뜯으연서 만 

대하는 것은 바로 갱치조직생활에 사회주의사회의 갱치사상객 위역의 풍 

요한 원천이 있기때문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로돔계납의 당 

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서 옳바른 갱치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변 

자기 의 사회갱치적 생명율 빛내여 나갈수 없을뿐아니라 그릇된 길에 i칼리 

떨어져 사회갱치적 생명을 더럽힐 수 있으며 지어 반여병분자뜰의 꾀임에 

넘어가 반동들의 리용물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혁명객인 갱치조식 

생활을 하여야 당파 국가의 정책실현에 주인담게 참가힐수 있으껴 값높잔 

삶을 누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갱연한 갱치조직생활체계판 곰고넬 

전시키고 당원들파 근로자듭 속에서 자각적인 생치조직색합시감-윤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모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정치객생명을 더욱 및내이 나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기초률 이루는 분야인니다. 사 i감달의 자주씌 

이며 창초객인 생활은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에 의하여 파앙헤니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인것딴관 경제생활에서노 주?l 이 뇌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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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겸제생활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사 

회의 경제제도， 특히 소유제도에 의하여 규갱됨니다 낡은 착취사회에서도 

사회적부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지만 그들이 그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소수 착취계급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념원은 무엇보다 생산수단의 주인으 

로 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이 우려 나 

라에서는 민주주의혁벽파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쟁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유일객으로 지배하고 있으 

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척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소유를 포기하고 사적소유를 되살렬것을 캉요 

하고 있지만 사적소유제도의 반동성은 이미 력 사에 의하여 확중되였습니 

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틀이 부르짖는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이란 더 

많은 재부를 긁어모으기 위한 무제한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말하는 것입니 

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쟁은 불피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끈 

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천락시컵니다. 오직 사회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 

의사회에서만이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객이며 창조적 

인 생활을 누릴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객 소유만이 자기에게 유족 

하고 문명한 생환을 보장하여 준다는 것을 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 그 

것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 강화발천을 워하여 헌신객 o 로 투 

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발전의 함법칙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천인민객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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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적 소유률 천인민적 소유애로 캡단시키판 밖번 0.，;. 탄인하 꺼 ?1 낀시 

소유를 확립하는 력사적 파엽을 성파객 R로 수뼈해나가야 한니다.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띄 되고있얀 사회주의껴셰\ ~ . L ~’~ ['1ι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한니다. 외대한 수역낚께서仁 [H?} 이 

사엽체계롤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정제가 인빈대중자선셰 익하이 까 i’ 1 

운영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협태롤 마련하시였슈니다. 대?}이 사엮혜 

계는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한 가장 과학객인 곡산주의객 갱제까L'1 액[~ 

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군중로선은 당외원회의 집체객져도에 91 자 

여 훌륭히 보장됩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논 경제관리에서 개인의 주 

관파 독단을 없애고 대중의 집체적지혜률 낚건없이 동원하게 하며 갱치시 

방법으로 대중을 경제과엽수뼈에로 힘있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니다 우 

리 당이 내세우는 경제샤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지도는 어디까지나 갱책객 

지도， 갱치객지도이며 그것은 뺑갱대뼈， 뼈갱식방맨을 배제한니다. 당외원 

회의 캘갱에 따라 당일군틀은 사람파의 사엽， 정치사엽음 하고 때껴기·송 

일군들은 경제기술사업을 합니다. 당위원회 의 진 체객 지):가 μ 장뛰 η- 꾀씌 

모든 경제사언이 당의 갱돼객 요구에 맞게 친뺑되고 경제관비예서 관쥬의 

의사가 옳계 반영되게 되였으며 경제파엄수뼈에서 ql 관탈의 책임석과 규 

로자플의 자각적 열의가 높이 발휘되게 되였슈니다. 대아씌 사엮체제이 

우웹성파 생활력은 이 미 선천에 의하여 뚜-렛이 확중되였슈니다. ?-El{: 

대안의 사엄체계활 계속 캘저히 관첼한 0;갇써 인 Il! 대충의 Ir[ 감 IIrfl 한 깎 

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륨 끊임없이 높간 속도파 반꺼시키 -ll 우 t’ l 

인민에계 더욱 유족하고 분명한 팔친딛-회써휩윤 μ- 장쩨주어야 함니냐. 

경제생합에서 창초객 로동색함이 좀R 하 자[' 1 원 차지휘니다. 사팎P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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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하여 자기의 생활에 펼요한 물질문화객부률 창조하며 그 과정에 

자기자신을 더욱 힘있는 폰재로 키읍니다. 로동에 대한 권리는 사회의 주 

인으로서 사랍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의 하나이며 로동에 대한 권리률 어 

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롤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능력파 소질에 따라 안갱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실업자라는 딸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촌채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 

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잉여가치생산 

자로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안갱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자본가들은 실업을 로동강도를 높이고 로동력을 더 힐값으 

로 착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많은 

설업자， 반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을뿐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창조적로동생활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보람있는 생활로 되계 하자면 

근로자들을 어렵고 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합니다. 사회의 생산력이 발천하면 보다 훌 

륨한 로동조건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 가 

능성이 어떻게 리용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많이 의존됩니 

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사 

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과엽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외하여 척극 투쟁하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행도밑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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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라에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망된 끔보자뜰플 힘 -:i- 꾀농에서 따져 해 

방하는 력사적파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단 가생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노플 끊임없이 강화하고 기술여볍감 ~j 

있계 다그쳐나감으로써 어렵고 힘든 로돕율 완천히 없 oH 고 -?ul ?!민의 

창조적로동생활을 더욱 보랍차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해주는 갓-은 사회주-의 갱 

체생활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인민대중의 평등하고 유쪽한 생합은 5:-_ 농계 

급의 당과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해서만 보장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벅고 

입고 쓰고사는데 펼요한 온갖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푸터 섣첼적 o 보 깅 장 

받으며 고르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무상이나 다름없는 힐값으로 식량율 곰납반는 

것을 비롯하여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파 푸 j~교육. 부상 

치료의 혜택을 받고있을뿐아니라 온갖 세금제도가 완캔히 첼폐되여 세납 

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똘볼 사 i짜이 ai:r 

늙은이들파 불구자들， 어린이플의 생활을 국까가 책인지고 과장하여 주 -lr 

있습니다. 우리 나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러운 워엄에 깐 tl~ 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혜군인뜰을 t’ l 횟-하여 곰.텀자늪윤 사회객 P--i; 우 내하 l ’ 

그들의 생활율 당과 국가가 따뜻이 뜰파주-고 있슈니다. 우-간l 9lIllrF 낚파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슈니다. 우바 당파 품회-각생부의 인 Ill 서 

시책은 인빈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익 우월섞관 11 휴씌()꾀 

보여주고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듭에서 섣시하는 (복지껴찌)칸 사회주의사회의 인센서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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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끈본객으로 다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부슨 4복지갱잭 X을 실시하 

는 것은 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사 《복지정책》이 실시된다 하여도 그것은 I영목에 지나 

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으로부터 로동의 량과 질 

에 의한 사회주의분배가 실시되고 가격과 같은 경제적꽁간이 리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고르롭게 높이는 원칙에서 생활비와 

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생활비 차이를 척계 두고 그 차이를 더욱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품의 값도 대중소비품값은 낮게 정하며 어 

린이들파 학생들의 필수품값은 더 낮게 갱하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속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먹고 입고 쓰고삼 걱갱을 모르고 고르롭게 잘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행 

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물질생활변모입니다. 우리 

는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틀의 물첼생활을 보살펴주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을 계속 실시할쁜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이 친책되는데 따라 그 

것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물질적담보는 나라의 생산력발천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사회주의제도논 생산력발천의 넓은 킬음 열어줍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논 사회주의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이며 예속경 

제가 아니라 자립경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시장경제나 외국독캠자본가 

들의 배만 불려주는 예속경제는 인민대중의 리익에 끈본객으로 배치될쁜 

아니라 발전속도에서도 계획적으로， 자립객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를 

따를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플과 그 대변자들이 발천된 자본주의나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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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질객밴영)이 ~1 무슨 자본주의경제제도의 (무월석)에 의하여 0] 녁

된것처렴 떠별이고있지만 그것은 누구도 속인수 없얀 궤껴 ~l 니다 깐시 1l 

자관주의나라들은 언쩍부터 자본주 p의l 만꺼 o의p의l 낀여에1 탈어상 

라뜰은 지난날 경제발천수준이 뛰멸어친 나라단이거나 시 ψ)，]. 1 ’!사 I111 시 

로 있던 나라플입니다. 발천된 사전-주 2~ L~바단관 단 jlr 사단에 ~ l] 하 I~ ，~ ?~ 

착 취 와 제 3 세 계 나 i!} 닫 어1 대 한 객 덴 주 의 객 딱 탄‘잔 묶 하 α1 ({갇 fl 시 l ‘H 약 ) 까 

이룩하였지만 사회주의나라들은 ~L 렇계 한수 없었슈니냐 셰←추주 01 사단，^J 1 

일부 뒤떨어친 나라탄을 저듬의 석낀지로 9}닫고 ，-'깃-와 사회 주 01 나사÷÷ 

파 대결시키기 위하여 인위객인 《풀전객벤역)-암 조작한수 있 η- 냐 ?닌{하 

예속갱제논 야무리 발천하여 S_ 끈로인민대중에깐 친켜하 씌감l 싼 까셔다 r 

지 못합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관 단외로 사립객?] 도 I찌우에서 Jn ~l J.! _0 

로 발천하는 샤회주의경제만이 끈로인민대뚱에게 친켜하 !!!영파 뺑꽉깐 

가져다줍니다. 계획적으흐 발천하논 뜯튼한 자힘적 ?l 쪽-겪찌뷰 ?!?i 하0-1 샤 

갱치적독립음 보장하고 사회주의의 품친-기슴-객 또대뷰 j간꺼 t] 랩 nII! ?l 

민닫의 뀔켈척복리를 향상시켜 사회주이져1~: 이 우원섹‘암 꼴이 만약시킨-;; 

있습니다. 

제국주의 자닫이 《경 제휘 력 Y파 〈우l_~) 판 [1] 끼 iI? 나간 나 i’}에 사 F’ ? 이 시 

시강져제흙 깎요하끼 꺼제저친 Ij- 름 간애차기 외하여 피휘까계 쩌-’r 싸 l ’ 

있단 조건에서 사회주의갯제꺼센워객유 회j1 히 껴지i5H ~ 것 F 녀 의- 「F “

한 문제로 나섞니다. 우녁 인빈간 탕의 력~:-낀여l 사회추 91 게휘셔셰이 •?

원성음 높이 밥양시켜 톤튜한 자립객낀폭-꺼제꽉 ?}선하여 츄-깐()- '.’써 셰 

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격제객봇-쇄나 세계객 ?l 껴셰파휴에￥_JL 떠하 ^l 끼 

고 사회주의컨생-윤 휘있계 다 ，-I 쳐나까 j1 잉슈니다. 우리" 닦이 제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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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 세부화 방침파 자립적민족경제건젤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 

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파 호혜 

의 원칙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백방으로 발천시켜나가지만 제국주의 

의 경제적침투책동은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사상문화생활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분야롤 이룹니다. 사람들은 사상 

문화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파 창조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 

갱서척 요구를 실현하며 고상한 갱신도덕적풍모롤 갖추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사상문화생활의 중요한 특갱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 

여있는 사회인것만큼 인민들의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 조건도 로 

동계급의 당파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는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조건도 당파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 주고 있 

습니다.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 

는 제도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며 이런 제 

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의 중요한 특정의 하나입니 

다. 

사상생활은 갱치생활과 함께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 

롤 가집니다. 사람의 품격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상의식은 사 

람의 모든 활동에서 결갱객 역할을 합니다.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대결의 기초에는 언제나 사상분야에서의 대결이 놓이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사상생활은 로동계급의 뼈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이 

며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은 로동계급의 완성된 핵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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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사상생활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상생활은 재남적 섣격감 염니다. 

사상의식은 사랍들의 계급적 리해관계와 요뉘뜰 반영한니다. 역사상 l꺼 H 

한 계급도 사회에 대한 자기 사상의 지배률 요구하지 않은 꽤갑이 없슈니 

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독캠자본가듭은 사회oi! 색어빠친 

부르죠아반황사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해관계가 서과- 대럼한l 

계급파 계충으로 분렬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사회쉰 

완전히 지배할수 없으며 따라서 각이한 사상파 사조가 론재하는 것은 원

가피합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현상율 제국주의자들과 ] 대껴자늪 

은 사상의 (자유)라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자본의 권력이 모든 것율 져배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진갱한 사상의 자유한 있을 수 없습니다. 판전사 

본가들은 금권을 가지고 출판물， 라져오， 텔레비혼을 111 롯한 션천수단의 

O 

걷
 

님
 논
 

H 
T 
’ 

에
 내 

장악하고 져들의 반동사상을 강요하며 거듭빼께 외휘하다고 인 

갱되는 사상에 대하여서는 공공연한 닫암을 서슴지 않숭니다. 이것이 제 

국주의자들파 그 대변자들이 떠들어대는 사상의 (자유)인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낚조선인민들속에 추체사상이 μ-jfEl 

는 것을 좋촬로 탄안하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가 없다 ,'

떠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사상은 깎안객인 방법으로 없앨수 없슈니다 1I] 

제국주의자들파 그 앞잠이뜰의 가혹한 탄암에 도 할~하고 암조션에서 주-

체사상선봉자대렬은 더욱 확대되여가고있슈니다. 사상원 탄안하단 것간 

우월한 사상율 가지지 못하고 반인끼적사삭윤 깎요하든 자닫이 하간 섯인 

니다. 우리 인민은 사람중선의 우월하 사상인 주체사삭잔 자기 91 사휘 서 

인 요구로부터 스스로 자선의 선념 -qf; 반야괄 61 고있습니 다. 

사회 주의사회논 ~r 퓨석 P-iIrlr’-터 딛녹계 If?l 뼈 I쳐사삭의 유 ~l 객 이 지 I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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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합니다.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기초가 청산되고 계급적대립 

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합법칙적입 

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 아직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감행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유일적 지배 

가 쉽게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있을수 없 

으며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아니면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을 받 

기 마련입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파 반동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 

상문화객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조금이 라도 사상교양 

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죠아자유화바랍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꽁꽁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침투를 감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입니 

다. 사회주의냐라에 부르죠아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 

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채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천한 사상의 챔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샤상의식을 개조하 

는 사상핵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함볍적 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 

가 선 다음 로똥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엽입니다. 사상 

혁명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 

고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핵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의 주체를 강화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 

은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틀어겪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원 

리교양파 당갱책교양， 충실성교양， 핵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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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객 사회의 .Ç>-부장시껴 히
 

프
L
 

F 
r 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보 

성과적으로 L • 
。난 j긴사fi 잔에서， . 우닌l 실현하여나가고있습니 다. 일색화롤 

만후1 ~1 높이 푸쟁하는 회역껴선이 잠바쳐 외하여 파 인민， 시회와 집단을 

참다운 사상생 활y습이 며 회 냉 까1 인민이 누리는 우리 이것은 고있습니다. 

확」lr 우리 여명슈버의 여기에 01..':.二
AÞ.L 온 사회에 넘치고 사상생활기풍이 인 

o l
u. 사삭여역감 3대뼈명수뺑애서 기술，문화의 사상， 한 담보가 있습니다. 

사상여명갚 앞으보노 방침입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일관한 거으 
/’、 L-세우는 

나l 용 쳐1 셰와 사상교양 이미 세워놓은 툴어겪고 쉬
 이 

트
 」

트
 

L 

、

고수하고 

원칙을 앞세우는 

심화발천시 사상교양사염율 맞게 요구에 현실발천의 방법을 q .1 
~ 

준 t ’ l 시켜 E l三 승! 
\.- '\:: "1 더욱 공산주의 핵명가로 우리 인민을 주체뺑의 킴으로써 

나가야 합니다. 

f，냉}씌 이
 니
 

파장해주는데서 생활을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사회 추-씌 객 -?-회얘 합제 .\: .. ~ . 것이 중요힘니다. 우리익 충족시켜주는 료
 
E 와

 사회주의사회예시 우월한 재도입니다. 우i.' 1 의 문화적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있슈니 사파나 j’ -f 재로 소유한 힌있는 창조객능력파 자첼을 끈로자들은 

나아에서仁 나바인 교육의 나라， 배움의 인민이 학습하는 다. 천체 

나바여l 시 ‘
까
디
 

0 
7 심헨되여가고있습니 다. 사회의 인테리화가 성과적으로 _9-

l一

깐꺼 뇌이 사 iJr 냐 고닫 jl~ 유이 의무교육이 산시되고 1 1 년제 천반적 
--L 

?l 하변서 유섞되고있 o 벼 세대들이 훌륨한 민촉간부로， 사회주의캔생자걷 

창}-서재늑감 끈-걷자뜰이 원하껴서 교육체계가 갱연하게 서있어 t깨우-는 

하슈 fr 끼 

.T..r 0 101 
l껴 il tA 

견- 사회에 

일균듬파 끈-갇사뜰이 시기 9~ 껴 il?l 카’-객 사 ?l 깐 

하슈쳐!계가 서끼 껴여하 꺼당파 었습니다. 키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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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여나가고있습니다. 

마련되여 이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풍부한 문 

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객 

내용을 담은 혁명객이고 인민적인 문화가 개화발전되여 우리 나라는 찬란 

한 문화의 나라， 예술의 나라로 이름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속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공산주의도덕기풍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핵명적 동지애와 의 

리，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서로 톱고 이꿀면서 화목하계 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건천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은 가장 값높고 보랍 

찬 문화쟁활입니다. 우리는 문화핵명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의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우리 인민의 건천하고 고상한 문화생활을 더 

욱 활확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3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입니 

다. 

사회주의사회를 떠밀어나가는 주체는 인민대중이지만 인민대중은 당파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계 단결되여야 핵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역할 

을 다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파적으로 수행할수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인것만큼 결코 자연발 

생객으로는 자기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옳은 지 

도사상과 파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자 

각과 조직성이 높아질 때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으며 끊임 

없이 공고발천되여나갈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에계 옳은 지도사상파 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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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엄은 fIr{r 셰 냐의 

탁월한 수령과 당에 의하여 수행됩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생치까식l 역 i깎냥짜o 

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파학적인 리론파 전략전술보 인빈대송이 여 1석 

투쟁을 숭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령노의 충심입니다. 수렘긴 인빈내풍익 사 

주적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섣험I -알 위한 투쟁갚 엔 1석하 

게 이끄는 비범한 때지와 탁월한 령도역， 고매한 덕성을 져인 여명띄 워 

대한 령도자입 니다. 

지난날 민족적수난속에서 앞길을 찾지 봇하고 갖은 풍파활 다 춰이온 

우리 인민은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을 애타계 갈망하였습니다. 우버 인낀 

의 이 념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률 수령으로 보심으로 하여 u] _i~. 소 빛나 

게 실현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갚 외대한 수댐 

이신 김일성동지의 랭도롤 받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력사딸 끝앙내 -j! 

혁명의 새 시대툴 맞이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새 역사활 슈바서 01다 

개척하여올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랴애 인 낀대충충심의 우바 식 Qj -7 월 한 

사회주의가 건연된 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땅하시고 인띤관 외하이 한취껴 

을 tW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변붉휴의 갱먹객인 합농파 휘액한 껴.1，:.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선 사상리판:4 섞책-깐 다 ?]빈내휴의 익사와 

요구롤 집대성한 것입니다. 수껴난께서는 인낀대휴윤 션색 0] 바 .1' 사， J:] 

시였습니다. 수랭님께서는 서재에서가 야니싸 인 낀대휴속에l 시 주베 이 선 

라룰 발견하시고 인민대중의 지향갈 반영하여 주체끼 워버판 생사화하시 

였으 I셔 자주성을 산현하기 외한 인낀대풍의 Y감챙껴휘윤 ←융 1↓까π| 주셰사 

? 

니
 

E 



상을 천면적으로 완성하시였습니다. 수령님쩨서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 

여 그들의 의사와 요구률 헤아리시고 그젓을 반영하여 새로운 로선파 갱 

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볍도 봄소 수많은 농 

출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민들파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경힘을 집대 

성하여 내놓으신 것입니다. 대중랭도에 관한 공산주의적 지도사상， 지도방 

법인 유명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도 수령님께서 청산리농민들속에 들 

어가 침식을 같이하시변서 그들의 념원파 의사률 집대성하여 내놓으신 것 

입니다. 수령님께서 갤으신 수억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은 바로 인민대중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갱책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 

을 불러일으켜 우리 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오신 불멸의 로갱입 

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폼소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며 창시하신 주체 

의 령도방법， 수령님식 사엽방법은 우리 당의 천통적인 사업방법으로 되 

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섬단 

결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량에 원천을 

두고었습니다. 수령님쩨서 인민을 끝없이 사량하시고 인민의 념원을 빛나 

게 설현시켜주시기에 우리 인민은 수랭념을 어버이로 끝없이 촌경하고 높 

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입니다. 

수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당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끈로인민대중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천위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심 

현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는 핵명의 참모부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력량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븐 다른 ~l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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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치조직도 대선할수 없습니다. 권력기능윤 수빼하까 섞권기까파 사회이 

일정한 계충을 망라하는 대충적갱치조직인 끈 J갇단체닫-간 _- r 껴 !!-0-!I?-낀터 

로동계급의 당을 대선할수 없을뿐아니과 ~1 렌도뷰 반야야 힘니다 

계급의 당을 제외한 다른 갱당플도 사회주의사회의 학도객 껴 i꽉끼 !Ii ￥l-F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계급객차이를 11] 핏하 여 i개:까지 차이까 낚사익」 

는 과도객사회로서 로동계급의 당파 함께 다픈 갱당뜰이 문-째한수 있^] 

만 일갱한 갱치세력파 계충만을 대표하는 당은 견곳 킹-동계감 91 ~~ 91 겨 

위와 역할을 대신할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요구툴 구험하 사회추-이사회 

에 대한 령도권을 로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갱당의 수춤에 년 71 ~간 갓간 

결국 사회주의플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다잔 껴 녁단까- iIr 

동계급의 당과 집권경쟁을 하는 갱치조직이 야니랴 온 샤회에 대하 -rI!- 츄 

계급의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 조컨에서 천션객으로 협조하판 껴 치깐-객이 

여야 합니다. 이것은 령도계급인 로동계급븐 봅론， 농민파 븐쿄인대 i’l 판 

비롯한 각계각충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선혀되에 나가낀 사 

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인니다. 사회주의사회의 겐-섞객 요구판 I!’-시하’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한플 약화시키거냐 거세하다껴 븐 iIr?1 

빈대중은 자기의 향도객중섞윤 잃간 1I] _1-: ~l 뀐풍끼과 꺼바 5lj1 샤 -~，'- ç) 띤꾀 

게 되며 그대선 반핵역분자뜰이 센↑}관 오r，:_하고 갱권l 뷰 삿악하셰 trl:? 

캘파를 빚어낼수 있슈니다. 사회주의샤회예 대하 iIr 휴계 jfPl 닥이 i끽~:.1+ 

보장하븐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역관 조{우하{? iL 꺼-?-셰 ~l 니 

다. 

우리 인민은 오직 로통계급의 당인 초션파폼당?}유 자기이 유?!하 야 ν-

적 력향 Oi무 여기고 닥에 자기 {-백유 꺼객() ，렌 이꾀하 -1 7 있 () r껴 닥 91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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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충실하게 받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공고성은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 력량인 로농계급 

의 당의 회명적성 격과 그 령도적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 

위업을 완성하는 것을 투쟁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허 실현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는 여기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근본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 

게 로동자， 농민， 근로인태리의 선친분자들을 망라하는 대중적 당으로 건 

설되였으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인민대중에게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은 갱책을 세워도 언제나 인민들속 

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가 무엇인가롤 알아보고 그것을 반영 

하여 세읍니다. 우리 당의 모든 갱책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자신의 것으로 천환되고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민의 리익을 용호하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당의 모든 활동을 철두첼미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계 견뺑해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 

햄하자변 당자체가 끊임없이 강화되여야 합니다. 바록 당이 인민을 위하 

여 복무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당자체가 튼튼히 

꾸려져있지 못하변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활 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위력의 원천은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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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는데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화 세우는 것율 닦꺼선의 1] 

본로선으로 툴어겪고 첼저히 구현해나감으보써 꺼-낚에 수렘의 사삭쳐1 채. 

팽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가장 공고한 퉁일단결윤 이되-한수 있있 (J 1 셔 ! 

에 기초하여 핵명과 건성을 힘있게 다그쳐 나깐수 있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건껄에서 계송성을 보장하는 것잔 ~l 뀐-패섞 의 낚 μ_tl~ 뉘 

니다. 당건설에서 계송성율 보장하는 것은 공산주의운농과 당 반션의 한 

법칙적 요구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염이 대률 이어 장기서()띄 선얘뇌 

며 공산주의운동이 발천"Õl-는 파갱에 세대교혜가 끊임없이 인이나간 죠?’ 

에서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엽도 대률 이어 계솜밥천되여야 한니다. 낭낀선 

에서 계송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결국 당의 혀도의 계슈성윤 과장하3; 분 ‘ 

제입니다. 핵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률 이어나가는 당의 혐도익 세 

송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였츄니다. 로동계급의 당건껴에 

서 계송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혁명캔통율 용호고수하 ir 혀 l~ 서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끊임없이 딴천하며 껴-친도 

상에는 새롭계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수없이 제기휩니다. _- I 러나 사회주 

의는 그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와성에 이묘는 꺼-때써에서 선때시시의 임 

적파 경힘을 계송하고 발천풍부화시키는 파껴잔 유하여 꺼 선한니 다. 약과 

수 팽 의 령 도 따 라 준 엄 한 시 런 을 뚫~ _-1'_ L} 가L 파 죄 어l 여 I석 파 끼 ?! 세 시 %’ ?! 

히 귀감으료f 삼아야 할 고귀한 꺼똥이 이북되 I예 인간하게 잔이취 l' 나사 

야 합 원칙이 마련됩니다. 우리당은 i껴-\:의 계슈 {vF 제함 꿇게 해 ?i 하았깐 

뿐아니라 항일핵명투쟁의 불김속에서 01 룩뇌 역팍/τ 러운 며역꺼묶윤 챔시 

허 용호고수하고 주체적인 혀역로선과 껴책꽉 입까하계 쉰-어쥐고나까 ρI I긴 

써 주체며명위엽플 슈리의 한낀_i;_ r: 뉘없이 꺼낀시겨나까 -jr 있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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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조직성파 17-활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힘의 왼첸인니다. 

치렬한 계납투쟁속에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핵병투쟁파 건설사엽을 

이끔어나가는 모동계급의 당이 부죄헛적인 집단으로 되여서는 자기의 위 

력을 발휘할수 없슈니다. 우리 당은 까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을 구현하jr 

당원들 속에서 유힐객인 당생환규범어1 기초한 혁병적인 당생활기풍을 첼 

저히 세움으로써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논 

강한 조객성파 규률섞플 가진 불패의 전투객 당으로 강화발천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과의 사엽을 당사엽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껴다. 혁명과 건션을 떠및고나가는 주체는 사람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 

은 마땅히 당건션과 당환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롤 사람파의 조직갱치사 

업을 통하여 품어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파의 사엽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 

니다. 우리 당은 당사엽을 사람파의 사엽， 다시 말하여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틀괴-의 사언， 군중파의 사엽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간부사엽체계， 당 

생합지도체계， 군중사엄체계플 갱연하게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당파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른히 꾸리고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 

화할 수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첼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김-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체의 당컨첼리론을 계속 첼저히 구현하여 우리 탕을 유일사상 

체계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고 조직성파 규률성이 강한 전투적 갱치조직 

으로， 사람과의 사엽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갱치적령도를 확고히 선현해 

나가는 세련된 정치적찬모부르， 자기의 핵명적 생격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가는 주체행의 핵명적 탕으로 강화발천시켜 나가야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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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핵명적 단련이 부족한 일군들의 t-1 1 중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 세우는 문제롤 계속 중요한 과염으로 

내세웠습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 

하자변 모든 일군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헌선적인 복무정신을 가지고 인민 

대중에계 충실히 복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 

적복무갱신은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관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민대 

중에 대한 혁명적관캠은 인민대중을 혁명파 건설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 
、

하고 힘있는 촌재로 보는 것입니다. 혁명과 건성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 

이며 인빈대중자선이 하는 사엽임니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 

의 소유자입니다. 일꾼들은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주관과 독단을 부리지 말고 

언제나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움여야 하며 그들의 핵명적 열의와 창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야 합니다. 

일꾼들은 군중우에 선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인민대중속에서 나와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일군틀은 인민의 복무자로서 언 

제나 자기의 리익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인꾼 

들은 군중의 요구와 아픔을 자선의 요구와 아픔으로 여기고 인민들의 생 

활에서 결련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인민대중파 생사고락을 갇이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높은 인간성과 인갱미룰 가지고 모든 사람뜰을 따뜻이 대하여 

야 하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함니다. 임꾼들은 사람늪의 사회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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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생명율 귀충히 여기고 사회갱치생활에서 갤띤 분-제활 셰때에 플어주-여 

사람들을 차별없이 대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인민대중파 조금도 간객을 두지 만고 :1늘파 헤불없이 시내야 

합니다. 일군들은 틀을 차리거나 행세하기촬 좋아하지 암아야 하여 언제 

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일균듭은 사바촬 추:끼L하거나 

특천， 특혜률 바라지 말아야 하며 챙협결백하계 생활하여야 힘니다. 일쉰 

들은 국가의 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휘는 일에서 쉰풍의 보 

범이 되고 거울이 되여야 합니다. 

일군들에께 있어서 보랍있는 생활은 인민을 외하여 꽉부하면서 인민의 

사랑파 믿음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 다. 일군들은 (인 낀-을 위하여 복우한!) 

이라는 당의 구호률 높이 들고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캠율 가지고 인빈 

의 리익을 철저허 용호하며 인띤을 워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l슈껴하여야 

합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롤 없애고 혁명적사엽방법파 인낀객사엄작유윤 화띤하 

자변 사협체계롤 바로 세위야 한니다. 균중속에 듭어사지 않고서까 ;간중 

의 목소리를 들을수 없고 군중의 의사와 요뉘에 맞게 사엄 한수 없 _(J_ nl 쉰 

중을 조직동원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천당이 균풍속에 달이가사!)랴 

는 구호률 내놓고 모든 일꾼닫이 균충속에 늪어가는 갱연한 시엮셰계쉰 

세웠습니다. 

우리 언꾼들속에서는 군중속에 늘어가 사엄하는 것이 슈섞화뇌 -lr 있으 

껴 이 파갱에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뺑식주의판 비붓한 낡은 사임 밖닝i 파 

작풍이 극복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연꾼들이 균중속에 늪이감밴-아니파 Y- 든 사임에 껴치사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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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세우고 갱치적방법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모 

든 사업에 정치사엽을 앞세우는 것은 끈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객 적극성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우 

리 당은 (천당이 선천원， 선동원이 되자!)라는 구호롤 제시하고 모든 일 

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갱치사엽을 앞세워 끈로자들의 핵명적열의를 적 

극 불러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당갱책을 

해설해주고 그플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혁명파 건설에 힘있계 

볼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객 사엽방법과 인민적 사엽작풍을 세우 

자면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파 사상투쟁은 힘있게 별려야 합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네롯한 낡은 사엽 방법과 작풍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며 

그것은 뿌리깊은 것입니다. 일군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꾸준히 

벌리지 않고서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극 

복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일군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 

의 령도 리론과 방볍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는 한편 사엽 방법과 작 

풍에서 나타나는 긍부갱자료를 가지고 제때에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벌 

리도록 하였습니다.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를 비롯한 낡은 사엽 방법파 작풍이 극복되여냐감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핵명객 사엽방법과 인민적 사엽작풍이 극복되여나감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혁명적 사엽밖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확고히 서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도와 관료주의틀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엽 방법파 작 

풍을 캘저히 극복하고 핵명적 사엄방법파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 

한 투갯을 계속 힘있계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인민대중파 혼연임체를 

-362--



이루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률 받한 폴패의 여냉객 당으갚 

강화발천시키고 인민대충을 이끌어 주체며명위업율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파 수령을 끝없이 선꾀하고 당파 수렌이 가바커단 

길을 따라 힘차계 싹워나가고있습니다. 우리 인덴은 (당이 껴신하껴 우리 

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딩의 로선파 갱책을 관챔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은 인띤윤 낀 jr 닫없이 

사량하며 인민은 당파 수렴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반닫이나가깐 ‘’} 
로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 모습입니다. 수렴， 당， 대충이 임섞탄천 

된 우리 석 사회주의의 위력은 그 무엣으로써도 깨 F렬수 없슈니다. 우리 

는 수령， 당， 대중의 연섬단결의 위력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플파 ‘. L t.: l_ ‘ .r __ _ 

.,. : 。 ‘! 

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갯부시고 조국의 자주적똥엘파 사회주의， 곰산주 

의 위엽의 종국적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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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일성， 일본 <교도통신〉과 서면 대담 ; 

( ’ 91. 6. 1 ) 

나는 사장선생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냐는 당신들을 만나 띤목을 익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벗들이 우리 나라를 많이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두 나라 벗들사 

이의 왕래가 많아지면 그것은 조일관계를 개선하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네마루 싱선생이 나에제 따뜻한 인사뜰 보내온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 

각합니다. 가네마루 성선생이 건강하다니 대단허 기뽑니다. 나는 지난해에 

우리 나라블 방문한 가네마루 싱선생과 상봉하여 조일관계를 개선할데 대 

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와 혜여졌습니다. 냐는 그 

와의 상봉을 지긍도 기쁜 [1~음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변 

가네마루 싱선생에게 나의 따뜻한 인사콸 천하여주기 바람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선이 제기한 칠분-에 대하여 대담하려고 함니다. 

물음 : 귀국의 정치， 경재 분야의 과업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시오. 

I 시 
I t::::lI 

대담 : 조선로동당과 공화국갱부는 갱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랩을 선 

현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슈니다. 

자주성은 사회적 인간의 ).~역이 t~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갱치의 근본목적은 대내객으파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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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 P로서의 역함윤 다하도팍 하-간데 있 π 띠 

대외적으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플 첼저히 V_ 상자-:;네 있슈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갱치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추의판 첼시하1 :.r-혀하이 꺼쳐1 

인민이 국가와 사회률 관리 운영하는데 주인탑계 침가하여 꾼딘 사회시 

재부와 창조적 로동의 결과률 다같이 고쿄룹게 향유하도꽉 하고 있슈니 

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와 지배주의플 깐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잔 옹호하 

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늪과의 친선 협조관계 

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갱치는 인민대중 자신의 갱치이며 그것은 사란충신의 갱치철학 

인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9_뜬 무션파 갱 

책은 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으로 부장한 인민대중이 ~L 

것을 자기의 생활적 요구로 반아들이고 창조적 열의와 헌신석윤 i관휘하여 

적극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 다. 

자주객인 갱치는 자립적인 경제에 의하여 물짐적 R로 단-앤-되여야 휘니 

다. 우리는 경제건첼에서 자립의 원칙음 관첼하여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 

존하지 않고 제발로 결어나가는 경제， 우리 인민윤 워하여 복부하까 사회 

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캘하여 놓았슈니다. 우리 인민이 가장 어 Ir1{-

조건파 환경 속에서 자력갱생， ?}jT 분투하σ1 ?}선하σ1 ￥F-F 자띤객 끼객 

경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 맘천파 우리 인민의 애복한 사회주-의색휘잔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 있슈니다. 지급 수뼈하고 0 1.':. 
,0.).,. 제 3 차 7 시l 녀 에 

획이 완수되변 우리 나라 자립적 민족경제의 외역이 한춤 감화되 j! 우녁 

인민의 물질문화 생합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됨 젓이 I셔 우괴 나바단 만꺼 

된 나라툴의 수준에 도단하계 될 것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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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으로노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에서 사회주의적 

낀주주의콜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 

해 나갈 것입니나. 자기 위엽의 정당성과 송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 

n 당과 정부의 듀리에 하나로 굵게 풍쳐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을 끔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당신이 18년만에 우리 나라에 다시 와보니 평양이 많이 변하였다고 하 

는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10년이변 감산이 변 

한다는 딸이 있습니다. 건설을 대대적으로 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18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아난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대건설행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5만 

제대의 살림집 건설로 한창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5 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더 지으면 평양시민들이 보다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뼈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 3차 7개년계획 

기간에 120 만'"" 150 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심.현하려면 매해 살림집을 한 20만세대썩 건설하여 

야 합니다. 지금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림집도 많이 갯고 공장 

도 대대적으로 컨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 낀이 4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들고 일 

신단결하여 닷의 캘도륜 반들어 냐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 

랴고 생각합니다 

물음 : 일조 두 나라사이의 관채개선올 위하여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탑 : 조선파 낄본사이의 관계름 재선하든 관제는 본첼상 두 나라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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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팔못된 파거활 청산하고 두 냐라 인덴익 ~l 억파 시대객 요뉘어1 맞게 

새로운 선린관계롤 발전시키는 분처1 입니다. 

두 나라샤이의 잘못된 과거를 챙산하하변 부잇}.’-다Y- 파거관 삶셔l 센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날 인본은 우-바 나랴환 침략하 L}- iJ t 이 I셔 -?-i ’l 

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바인니다. 인관이 ~L 갓뇌 파거판 •1•1- 0_• IIr 

반성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보다도 자기자선윤 위하이 면요한 갓 ~l 니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나라와의 관계븐 개선하간 젓이 i’ljI!-?r 가 

아니변 지금파 같은 비갱상적인 관계룰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간ljI!?:까 하 

는 것을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앞윤 내다볼 불 아는 인관이 징 ;1 \> 1 쉰 -F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젓이 인관 \>19!91 [J1 이파 시대객 요 

구에 맞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조연관계 개선관 위한 사엄에 서 -:f 객 

으로 나서게 되였으며 그 결과 조선모동당파 인잔의 자유민주당， 인뷰사 

회당의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임니다. 

조연 두 나라사이의 관계률 개선하t ?제가 ~I 어떠 외부 91 끼선이나 

그릇된 갱치적 동기에 의하여 영향플 만긴다껴 섞파객 o 꾀 해껴됨 수 없 

습니다. 조언 두 나라 다갇이 자주객 휘작어l 톤쉰히 서시 문-제꽉 석선하 

게 혐의해나간다변 조인관계 갱상화분-제가 3당꽁하션이 91 죄선에l 띤셰 ?! 

만히 해결될 수 있으테라고 생각휘니다. 

조일관계 갱상화륜 위한 회닦이 아시 간 ↑l 꺼잔 사처 _9_ 시 5F 까 1 1 있 

데 물론 낯선 사람플끼리 마주앉아 회단윤 하깐 깐꺼에서 닫-껴 f，?-처]y- 있 

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니다. :1 라나 조인까계핀 생삭화하-，까처!3f !,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이띠 상 나 iI} 가 사이쑥게 지내펴긴데 꽉서이 

있논 것만류 회단에서깐 이라하 념 ?lj!} 꽉서여] -v- ~r 되게 싸싸이 사 !Ir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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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담에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율 

하거나 기본문제와 관계없는 문제툴 들고나온다변 회담을 지연시키는 결 

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이제 회담쌓방이 변목이 깊어지면 서로 리 

해하고 좋은 말갈 많이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쌓방이 노력하여 우선 

국교정상화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하나썩 협의해 

나간다면 모든 문제를 다 왼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네마루 성선생과 다나베 마보도선생이 조일관계의 개선을 위하 

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계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 

아가변 가네마루 싱선생과 다나베 마모도선생에계 나의 따뭇한 인사를 천 

하여 줄 것을 부탁합니 다. 

당선이 조일 국교갱상화가 실현된 다음 내가 일본을 방문할 의향이 있 

는가고 물었는데 물론 있습니다. 일본인민들파 만나는 것이 왜 나쁘겠습 

니까. 나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였지 일본인민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조선인민과 일본인민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하겠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랴에서 삼고있는 일본녀성들의 고향방문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런 문재는 초일 국교갱상화가 실현되면 자연히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물음 : 북남대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 

a 
~. 

대답 : 조국통임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파 공 

화국갱부의 끈본립장파 원칙적인 방도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대화롤 진행하는 목적은 조국을 통일하려는데 있는 것만큼 대화썽 

밤이 다같이 조국을 통언하려는 립장파 자세률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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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만 대화에서 성파플 거둘수 있슈니다. 지급 세계가 다 파고 있는 바 

와 같이 남조선당국자들은 조국통얼음 워하여 투갱하간 낚조선 91 선 -ψ1_ ).j 

인사들파 갱년학생틀， 광범한 인민들을 가혹하계 탄안하고있 _0_ n1 .닌이씌 

으로 갱세플 킨장시키고 군사척으로 우리촬 외휘함 o r갇써 ]，F 낚대화어l ?1 

위적인 장애륜 조성하고 있숨니다. 이러한 상태에서仁 lll 쪽-안에서 내화 91 

명분이 셀 수 없으며 ]러한 대화쓴 좋은 견선을 가져올 수 없슈니냐 

북남사이의 대화를 진천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낚팍에 요구하 짓간 첫째 

로 방북인사들을 석망하며， 둘째쿄 북남고위급회담이 친뼈되찬 기;낀까이 

라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충지하며， 셋째로 유에-어1 단인의석() 

로 틀어가는 문제를 북파 남이 혐의하여 해껴하자깐 것이였슈니다. ~ r 렌 

데 남측은 이 세가지 문제롤 다 거갤하였슈니다. 낚측은 분-낚 j! 위급회낚 

에서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흙 채택함데 대한 푼제닫 한사년 만대하 jI 

화해와 협 력에 관한 기본관계함의서활 채택한데 대해서 반 간 11 하였슈니 

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도 받아툴여 붉가춰에 관한 션언파 11 판까계한 .01 

서를 하나의 문건으로 채돼하자고 주장하였 o 나 낚측은 _-r 렇 게 하까 것 도 

반대하였습니다. 속에 품온 칸음 내놓지 않고 화해와 협 i처에 과하 시 견과 

계함의서나 채택하여서쓴 아무 소욕이 없슈니다. 

우리논 북낚사이의 회탐윤 파탄시켈 색각이 없슈니다. 우리찬 회닦잔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낚측에 단려 있슈니다. 낚}선당국사단이 깐 

국통임을 방해하논 행동음 그만두고 낚조선 의 광백 한 휴 ql 역 하고} 바 fFf÷ 

맞추어 대화에 휘한다면 북과 낚사이의 I깨화가 힘싼히 추-끼되여 석파싹 

거두게 되리라고 생각함니다. 

물음 : 조선의 통일문제와 동서독일의 톨일문제시이에 어떤 공룡점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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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답 : 나는 이 분제에 대하여 갚이 생각하여 본 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돕서독일이 뚱일잘 실현한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대통령 II’-쉬는- 베플런장벽이 허물어진데 대해서는 환성을 올렸으나 

조선의 북파 남을 갈라놓고 있쓴 콩크리트장벽에 대해서는 그런 장벽이 

었다는 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콩크리트장벽을 위장 

하여 숨겨놓고 사람틀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조선의 분 

렬을 그대로 지속시키자는 것입니다. 

군사분계선 남쪽에 콩크리트장벽이 있다는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 

니다. 지난해에 조선의 통일파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발기에 따 

라 세계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로 무어진 콩크리트장벽 국제조사단이 

우라 나라에 와서 콩크리트장벽을 촬영하여 세계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런 

데 일본과 구라파의 여러 나라뜰에서는 미국의 압력이 두려워 이에 대하 

여 널리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사람들의 맏이라변 겹이 나서 별 

별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세아나라인 일본이 자주적으로 나아 

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자주적으로 나아가변 아세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데 이 l까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음 : 올가올에 진행되는 유벤총회에서의 유엔가입문제에 대하여 말씀 

하여 주십시오. 

대답 : 우리는 평화와 쟁의를 수호할 사명을 지언 유엔의 권위를 존중하 

고 있으며 자주독립국가인 우리 나라가 유엔에 틀어가는 것을 옹당한 언 

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 

민족지상의 파제인 조국통열을 섣현하는 문제와 직전 관련되기 때문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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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는 이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왔 ()l셔 조선의 유어1 까↑lfvf- 저1 션 -!4- 파 

남사이의 협상을 봉하여 조국통일갚 섣혀하단데 유 i’l 하게 해껴힌 섯‘깐 주 

장하여 왔습니 다. 우-미 의 이러 한 원 칙 객인 폐 장파 갱 닥한 :r:껴여lκ ·씌---f 

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시종일관 이와 삭깐뇌는 분띤주-의객인 냐i 삿-깐 -}'-

집하여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파 남이 탄인의서() _il~ 유엔어1 쉰-이 7}{r 

문제가 실현될 수 없게 된 조컨에서 우리는 ]에 대유한 조치띄서 유엔에 ‘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파 낚이 하나의 민퍼: 0 보서 국제우대어l 

0 
노
 
0 뇌

 
O 

로 나가며 온 민촉을 대표하는 하나의 국가로서 유엔의석플 차지한 것잔 

지향하는 우리의 원칙객 렵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물음 : 정부급의 조미 관계개선 전망과 평회협정 체킬문체， 핸문재， 아세 

아의 평화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담 : 조선파 미국 두 나라에서의 11] 정삭적인 관계는 꺼객~ __ i:-_ 11] 국의 

부당한 대조선정책파 관련되여 있습니다. 오늪 전반객 갱세의 껴화파갱관 

놓고볼 때 이제는 n1 국이 대조선갱책관 재건도한 때가 되였다고 색각한니 

다. 만인 미국이 친선으로 우리나라의 뭇인관 지지하고 초선깐도의 껴화 

를 보장하는 킬로 나가려 한다면 갱꺼-협생플 렴화해갱끼ir~_ II} 뀔네 대하 

우리의 제의륜 반아탈이지 못-할 조건이 없관 깃이 nl 조 I!l I!:- 나 n사이 91 

관계흙 개선하는다1 서 해껴하지 뭇한 문제가 없감 갓인니냐. 

미국이 낚조선에 수많은 핵부기활 전개해놓끼 우리 곰화-안윤 외해하{ 

해첸갱연슈관 빈밴히 번감l 면서 rI !1-- 카L 에 대한 핵사참뮤처l 판 단까냐 9_: 

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이것간 0] 놔이 아직\:_ ~J 91 넨삭이l 시시 

자기 의사담 난에게 강요하는 낡까 슈식잔 ul 바 ;.1 ~l_-17 있다← 섯까 lli 까 

여츄니다. 

’ -” / / ? 

니
 



오늘에 와서 힘의 립 장에 서서 자기 의사를 남에 계 강요하려고 하는 것 

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국제의회동맹 제 85차 총회에서 

연션한 바와 같이 세계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 

은 나라가 따토 있을 수 없으껴 발전된 민족과 덜 발천된 민족은 있어도 

7，1 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으며 우리는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그 

러므로 우리는 핵사찰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1 ， 000여개 

의 핵무기가 배비되여 있습니다. 뼈사찰을 하려변 핵무기가 없는 우리에 

대해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뼈무기가 있는 남조선에 대해서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쓸 비해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 당파 공화국정부 

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세아지역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연본사회당과 합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세계언론계가 우리에 대한 핵사참문제에 대해서만 떠들고 남조선 

에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떠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입니다. 당선틀을 포함하여 언론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갱하게 여론 

음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안에서도 낚조선에 있는 뼈무기플 첼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가네마루 생선생이 미국을 방문하여 조선과 미국사이의 관계를 개선하 

는데서 다리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것윤 매우 좋은 연입니다. 나논 그가 

조미관계에서 갤련 문제플 우선적으모 풀어야 조일관계문제도 순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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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수 있다는 의도에서 우리에 대한 농갱신윤 가져고 ~l 넨 착상찰 하 

였을 것이과고 생각합니다. 가네마루 싱선생-간 흙룹한 갱치가~I 니다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갓끈 야세아인낀단 91 곰농 91 파셰잉 l 

니다. 아세아인민플은 굳게 단결하고 낀밀히 협조-하여 이 지(자에시 나간 

나라의 침략적 꾼사기지와 침략균대률 첼거시키 --l1 세놔주씌사단 91 ~l 약 -4 

전쟁 핵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하여 푸쟁함으보써 아세야의 평화와 안센 

을 수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켜부는 지난날파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야세아 여러 나싸닫 

파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천시켜 나갈 것이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젠윤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냐는 이 기회에 교도통신사가 조일 두 나라 인빈뜰사이의 친선을 말천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많이 함 것을 회망하면서 앞으로 당선의 

사엽에서 성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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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조평통 • 범민련 북촉간부들과 답화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

( ’ 9 1. 8. 1 ) 

지난해에 조국해방 45옳을 계기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 

회가 열린데 이어 올해에 또다시 8.15를 계기로 제2차 범 민족대회가 열리 

게 됩니다. 조국이 해방된 뭇깊은 날을 맞으며 범민족대회와 여러가지 민 

촉공동의 통일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예갱된 뺑사들이 성과적으로 진뼈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 

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인위적으로 갈라친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화함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여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겨레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분렬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라 천적으로 외부세력에 의하여 강요된 것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조선문제가 우리 빈족의 자주적 요구와 의사에 배 

치되계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처리되고 미국이 남조선을 강캠한 결과 

우리 나라는 북파 남으로 잘라지게 되였습니다. 조선의 통일이 오늘까지 

싣현되져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도 외세의 간섭파 방해 책동이 제속되 

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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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오늪에 이년까 지단 센세 -'1 휴?} 어 Fτ 하 

루도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파 재난에 대하여 잊온 사이 없 CI셔 ?-t’l 

조국의 통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달이 없슈니다. 조놔묶인의 파엮관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 .~，l. J>_ 
-‘ 야 낀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천계 조선민쪽-의 최대이 소원 

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똥일하는 것과다 더 갤박한 파엮-까 없 

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명화객으로 선험도1 여야 하며 

그러자변 온 민족의 대단결율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자추적 R파， 평 

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논 생각한 수 없 

습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객평화통일의 극본천제이며 훈한 ~l 본 

질적 내용을 이룹니다. 조국통일위엽율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 

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논 것입니다. 

어떤 운동에서든지 주체툴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플 높여야 츄리한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핵명의 가장 중요한 친리이며 강기간의 핵역푸껴파정에 

선념화된 우리의 철학입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천체 조선민족인니다. 조국통인븐 우바 IJl 쪽-의 자주-

적 위염이며 조국통언음 섣혀-합 수 있찬 휘관 우 ijl ?!폭이 주쳐l 께 펴 i상 ~l 

니다. 조선민족은 누구나 다 조국통임의 추-인이띠 따파서 -주치젓-?!잔 위 

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파 역할같 다하여야 합니다. 우. r’! ”!꽉이 

조국통임의 주체로서 자기의 책인파 역한음 다하려껴 하나파 jI! 껴1 -파쳐야 · 

함니다. 주체의 외력븐 다류 아년 단견이 외역인니냐. -F I，’ l 객이 까나 i:'. 

굳게 붕쳐 뚱인의 주-체륜 각화하쓴 여기에 EF-f판 사주객 .0_ \!_. 펴회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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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얼하기 위한 펀죄석 담보가 있습니다. 

전체 조선민팍-잔 넨쪽대만경의 기치밑에 조국애와 민족자주갱신에 기초 

하여 굳게 만쉰하:;ci 합니다. 

낀족은 녁 샤적갚- 핵 성:r~고 반전하여온 사람플의 공고한 집단이여 사 

럭 냉활단위입니다 샤란뜰은 력사적으포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생활 

파면서 꽁동 . ..，로 은명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섣윤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 

쏟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쪽의 자주성이 실현되여야 개별적 사람들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이 남에게 예속되면 누구든지 망국노의 처지를 면 

한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속에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하여 민족은 비록 

각이한 계급파 계춤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람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 

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단결하 

여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상감갱입니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익을 용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 

였습니다. 신흥 부트죠아지틀이 민족주의 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였다고 볼 수논 없습니다. 헝·컨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죠아 민족운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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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인민대중의 리익과 신흉부쿄죠야지가 깐송객 셰 ifP-로 되앤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객도;TLjr 되였슈니다_\샤!/’ 

르죠아 민족주의는 친갱으로 민족의 려익윤 용호하쓴 참다f- !JI 갓-주-의와 

는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민족의 기생충이라고 활 수 있~-: -~ .. t _-l~ 백까자한 

이 민족주의를 부트짖으며 민쪽주의자로 자처하쓴 것은 한갖 -'1 반어1~1 나 

지 않습니다. 갱신호똥을 하든 육체로동윤 하는 자기 민팍관 워하여 유 <?j 

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민족주의자모 될 수 있슈니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친쟁한 민족추의쓴 판 애국주의꾀 

됩니다. 유구한 세월 한강토우에서 한피출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한 

가지고 찬란한 민족주의롤 꽃피워온 우리 ?l 폭은 애국션이 강하고 자주갱 

신이 높은 민족입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조국플 열혈히 사랑하였으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출기차게 투쟁하여 왔슈니다. 이 

것은 우리 민족의 자량스러운 천통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일찌기 〈지원) 의 사상을 내놓고 우리뜰윤 애국주의 

사상， 민족자주사상으로 교양하시였슈니다 j리하여 나는 처유부터 나 i냐 

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생잔 ll~ 켈 각오흙 가지고 투-껴 9~ 낀 

에 나섰습니다. 나의 핵명활동은 덴족해밖투잭 P--iIt 부터 시작씌였←σI너 나 

는 민족의 주체， 핵명의 주체를 세우-기 외하여 푸잭하든 파죄에 우바 혀 

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착시하였슈니다. 나仁 오관까지 하 i껴써 우 i’ l 

민족의 자주독립파 벤영을 위하여， 인빈대종의 자주-생윤 외까여 }듬껴하σ1 

왔습니다. 물론 나는 우리 인민의 자주성만이 야니바 세계인끼단이 자주

성을 다같이 용호하며 우리 나라에서밴 야니파 젠세계 서 넨외에서 인 끼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암박을 없애기 외하여 푸재까 -1 , 있슈니다. 자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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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제롤 사랑할 출 모르는 사람이 나라와 띤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 

한수 없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세계혁명 

에 충실한다단 것은 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참다 

운 애국자만이 세계혁병에 충실한 참다운 국제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 IJ] 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딴할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여 나가는 현 

략사발전단계에서는 마땅히 민족의 주체를 확고허 세우고 민족공동의 리 

익파 번영을 위하여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 

의 대단결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 쁜 아니라 조국이 통일된 다음 

에도 온 민족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전체 인민이 다같이 끝없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용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 

체적 민족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인민들의 단함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는 원칙을 

확고허 견지하여 왔습니다. 민족적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투쟁한 여기에 지난 기간 혁명파 건젤에서 우리가 승리한 

비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핵명투쟁에서 우리가 송리한 것은 항일유격대와 

인민들이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모든 반일 애국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언혁명투쟁시기에 각계각충의 애국객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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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반일민족통일천선에 묶어세워 민족의 단함된 -q] _o_!응 일전-제-국주-의와 

싸웠습니다. 1936년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는 일제플 반대하고 나 il} 의 판폐 

을 지향하는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망라한 반일 낀짝-풍인천선 iF- 시이였 

습니다. 조선광복회에는 공산주의자들파 민족주의자뜰， j;츄자뉴 Ill ， 지식 

인， 청년학생들 그리고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을 포함한 <'f 셰 샤츄 

의 반일 애국력량이 모두 결속되였습니다. 광범한 딴연 띤족품인천선어l 

의거하여 항일혁명투쟁을 벌리는 파갱에 민족적 단견의 천똥이 마련뇌었 

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새 사회건껄을 위한 투쟁에서도 민족객 대단결플 이확하 

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나는 조국을 해방한 다음‘ 인!낀들앞에서 

한 연성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활 사팡하는 전체 인민이 하나 

로 굳게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랍은 지식으갚， 폰있 

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빨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는 각계각충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새 조국 낀선파 사 

회주의건젤을 힘있게 다그쳤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캔성하한 꽉씌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천체 인민이 다깐이 행복하고 센-띤찬 생합 

을 누리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우리 가 캔센하깐 사회주의사회仁 만 :r 대 

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인빈대풍 풍신의 사회주-Pli?}{; 깃간 

천체 인민이 다 나라의 주인으쿄 되고 사회의 .y.든 것이 인낀대휴윤 워하 

여 복무하는 전갱한 인민의 사회라는 뜻임니다. 인민대풍윤 외차여 jF 부 

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건겔할 뀔요가 없으 I껴 FF 한 ?!빈대휴의 탄한-암 이 

룩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딴 꺼연한 수 없슈니다. 

우리가 조국윤 롱인하려는 것도 우감l 빈폭 91 사주-섞감 선캔하 j! Il! 폭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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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반전파 번영을 ηl 룩하며 천체 조선민촉이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냐간이 행복하고 보 i감차게 삼도록 하기 위한 것임니다. 그러므로 조국통 

일갚 위한 투쟁에서 온 민족이 뜻플 합치고 하나로 단결하쓴 것은 당연한 

것이며 FF- 그것온 농히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48년에 평양에서 남북조선 갱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열렸는 

데 우리는 당시 맨쪽앞에 갤박하게 나섰던 당면한 구국대책파 나라의 통 

언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남조선에 

시 리송만의 직계정당을 내놓고는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 

까하였습니다. <한국독립 당X 의 당수였던 김구도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겁구로 말하면 그는 해방천에 《상해렴시갱부》 에 있으면서 공산주의자들 

을 원쑤처럼 여기던 사람이지만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같 

은 민족으로서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자는 우리의 갱당 

한 제의에 공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결국 련공련합의 길에 나 

섰습니다. 김구는 진갱한 공산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볼랐 

π냐 나라와 민촉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남북련석회의에서 연 

션을 잘하였으며 남조선에 돌아가서도 민족의 단함파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미국놈들파 그 앞잠이들에 의하여 암삼되였습니다. 력사적인 

4원낚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파 리념이 다르고 갱견파 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콩동의 위엽을 위한 투쟁에서는 누구나 단결할 수 있 

다는 것을 뚜렷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위엽을 설현하는 길에서 이룩한 민족적 단함의 전통파 

경휘을 삼려 온 민족이 화함하고 단견하여 투-챙한다변 민족지상의 파엽인 

조국통일을 반E시 섣혀-할 수 있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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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민족이 화함하고 하나로 단갤한다변 :L 갓이 판 우 i’ l 가 l나간H 싼 Ii 

통일입니다. 조국윤 통일하는데서 기-싼-븐 ] 이민 션차나 l샤냐i 식이 .，'’-셰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진갱 한 화한파 탄한윤 이눠까仁 1n 있슈니 

다. 북파 남의 전체 인 민들과 해외동포늪이 마감- -깐 하나되 한치 ν r 여1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한다면 조-국봉인윤 선훤하{ 대서 71 FFf，’-셰 까 

해결되게 되며 이 문제가 해결되변 다뜯 싣-제달-깐 자연히 쉬게 해 fl 펜 수 

있윤 것입니다. 

최근에 민족객 단합을 이룩하기 위 한 사엽에서 상당한 꺼 친이 이 F!!- 어 서 

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8.15 범민족대회가 열린데 이어 범센족힘-?!김-악회 

도 열리고 북파 남의 통일축구경기와 예술축제도 친뼈되였 η n1 잔헤어1 \ 

북파 남이 유일팀을 무어가지고 세계탁구션수궈대회와 세제갱}년측:~센 

수권대회에 공동으로 출천하였습니다. 이것븐 다 우리 민폭 91 뭇인염맛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민족적 화함파 단결의 기운이 고조되 견파에 이젠-이 

친 것이며 여기에서 북파 남， 해외의 동포뜰은 다같이 기백윷 L 끼 -11 I!’! 

족적 긍지와 자부섬음 느꼈습니다. 이렇게 온 겨레의 rJ}-겸-이 섞차 하나 iIr 

합쳐지변 결국 온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지고 조국휴인이 ?l 혀￥} 수 있 

을 것입니다. 남조선의 문 91 환목사가 이제단 우리 P! 쪽-이 f한인 5l?! 나， 삿 

열븐 와료행이다라고 받한 것도 이퍼하 뜻에서 하 I사이 i' .}-’ 색시한니냐 

우리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켜부에 기-츄하 권 I셔 

제방식의 조국통일방안을 주장하깐 것도 깐다운 낀폭 91 화한파 까인까 ?l 

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녁 나라의 북파 낚에 시갚 다런 샤삭바 셰 '1: 까 

주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쪽-의 화한파 묶인꽉 0] .~;-하까 rlP- 권!니저] t삭사 

깎에 없슈니 다. 우리 나파의 혀 ?! 껴 에 서 }!--가 뉴까핀 벅 간 tg ~I 이 IIr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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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갈 하려단 갓은 옳지 않습니다. 사상파 제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까니과 인빈윤이 즈스로 선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사상파 제도담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 

니라 오히려 넨족내부의 대립을 객화시키고 새로운 민족적 재난을 빚어내 

근 결과플 가져을 수 있습니다. 민족내부의 사상파 제도의 차이는 강제적 

깎볍으로가 아니랴 민쪽공동의 리익에 기초하여 민족적 단결을 강화하는 

방볍으로 캠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가장 절실한 민족공동의 리익 

잔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민족내부의 사상파 제도의 차이가 있어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임을 실현할 수 있으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해 나갈 수 

었습니다. 

조선민촉-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 없이 그리고 로동 

자， 농민， 지식인과 갱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군인할 것 없이 모 

두다 민족공동의 위엽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 

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새 조국 건겔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북파 남， 해외에 있는 각계각총의 모든 동포들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 위엽 

에 이바지하여야 함니다. 

로동자와 농민， 인테리는 빈족의 기본력량입니다.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들이 각각 자기의 특색음 삼리면서 서로 협조하고 단결하면 민족의 강력 

한 자주적 주체를 이룰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엽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동자， 농민듬은 인태리플파 힘을 합치고 인테리들은 로동자， 

농민들과 운볍윤 하나로 견부시킨 o 호써 조국통임윤 위한 투쟁에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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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역힐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낀테리의 역한잔 과소펙 까서시나 I÷r 

잘 편협하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 l ’lt- 당갚 싹 r{ 한 a~ !，'농사， 

농빈파· 함께 인태바플 우리 당의 한 뉘성 부분() .!，~ lr 섞서→(갔감니냐 q ui 

당의 마크에는 마치와 낫파 붓이 ~l 허져 있는데 이 섯-간 ?-이 Ll-깐 7L 섞 하 

고 있는 로동자， 농빈， 난보인테리담 상징하단 갓잉니냐 ?-ljl: 채 I~ -~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할 때 인테i! j 듭윤 일셰이1 게 꽉 -1I’-하었니. _1 ’ 사이 lI il 시 

한 것이 아니 랴 그뜰의 애국심파 빈족사주갱선갚 낀 jr 사 f 단섬 꺼)~‘riffl i 

다. 우리는 전국각지에 흩어꺼있는 인대리늘을 나바의 궈츄한 \1_ tlH .t긴 01 

기고 한사람 한사람 찾아내여 새 조국 건섣에서 중요한 역한윤 하):.꽉 서 

극 내세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인테펴들은 우리 당을 선꾀하고 따났-까 ul 

당파 운명을 같이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새 덴주조선 캔생.에l 사기늪의 휘 

파 재능을 다 바쳤을 뿐 아니라 (1]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jF- 놔해깎션갱에 

도 참가하여 잘 싸웠으며 전후 사회주의혀 l영파 사회주의캔션에서 !1: 한놨 

단단히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인태리들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잔 }f슨쟁하고 있깐니나 낚조 

선의 청년학생들은 열혈한 애놔갱선파 꺼견한 만 n] 사주쟁↑!잔 가지 .1' 낚 

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놔꽁인유 위한 투쟁에서 핵선사이 ul 선 1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주， 낀주 조깅I: 뚱-인쉰- 워하여 -시팍까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가며 영용-적으꾀 싸우-ir 있단 낚 iF 선 섞 Fl 히 AA÷f-rF -? 

따 띤족의 자땅으또 녁고 있슈니다. 

남조선에는 보농자， 깜낀， 인테 i’ l 와 한께 사이한 색휘갱위쉰 Jf- 시 -lr 사 

이한 조건에서 생휩-하고있갚 사 i꺼닫이 시지 않간데 이넨 사단단 I14 깐홉 까 l 

하여서간 안펀니다. 우리는 빈쪽-반엑사월 내츄 -lr-:F PL 사쉬단간 내낚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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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포섭하는 왼책에서 띤족적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종-교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사엽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민게 되는 것은 대체로 현 

싣생활에서의 -U롱과 불행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래세에 가서라 

도 행복한 생활을 누려보자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은 사람들로 하여 

균 현섣앵활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도록 만드는 반인민적인 갱치이며 인빈 

달의 자주의식을 마네시키고 저들의 지배에 순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 

교를 악용하는 반동통치배들입니다. 친보적인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서로 

사량하면서 화목하게 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종교인들은 

외래침략자들이 우리 빈촉을 인콩적으로 분렬시켜놓고 통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총칼로 탄압하는데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종 

교인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 

여야 하며 그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아들딸들인 청년들이 《국군$ 에 들어가 미국사람들 

의 지휘밑에 미국의 신석민주의적 지배와 민족분렬정책의 도구로 복무하 

고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국군》 장병들이 제국주의자들파 

j 앞잡이들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체를 똑바로 꿰뚫어보도록 깨 

우쳐주어야 함니다. 그리하여 g국군》 장병들이 자기 민족파 인민의 편에 

확고허 서도록 하며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부모형제들파 함 

께 나아가도록 하여 야 합니 다. 

내가 늘 딸하지만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입니다. 조선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음 바라고 조국통일을 워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껴 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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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쩍이 되여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분펠쉰 추:누f하단 사팎간 UR Ii-누인 tl 

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단 사 w단 j?}{r 다 낀시사 

여 한대오에서 나야가야 합니다. 선사 한때단 2F- 국품인-잔 바내까 l ’ l t i 1 t 

와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과 하더바도 잠붓-암 뉘우 j1."1 ’ 주--Ii ’i 인잔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파거활 백지화하고 그와 단꺼하여야 휘니냐 

지난날 민족앞에 떳떳치 못하게 삼아본 사딴탈 가운데서 과거와 ri 띤하 

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갤에 나선 사단단이 객지 않슈 

니다. 최덤신선생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사람입니다. 향부단이 다 안 "1 ’ 

있는 바와 같이 최덕신선생은 지난날 남조선에서 {국관) 쉰단장.~: 하 l' 

《외무부장관》 도 하던 사람임니다. 그는 낚조선의 관부와 갱 ln 91 Si. 시여l 

있으면서 친미반공의 길을 결어왔지만 춰차 tl 권자닫의 I1H 국객이 I껴 l!’}깎

일적인 처사에 환멸플 느끼게 되였으며 민쪽-잔 외한 찬되- 낀-윤 깐기 외하 

여 해외에 망명하였습니다. 최턱선선생관 해의에서 망역색합감 하껴서 낚 

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룰 실현하고 조국플 통인하기 위 하 애 -lf 한휴-깐 

벌렸습니다. 그논 해외에 었으면서 여러차례에 깐쳐 주과유 싸잔’하;- 」!}

정에 어느 길이 친갱 한 애국애촉의 긴인 가 하까 섯-암 깊 이 깨 단셰 ~I 1 였슈 

니다. 그는 우려 공화국이 자주， 자폐， 자워이 나바갇-서 ÷션’!킥이 농 r’ 

당지와 촌염을 당당히 멸치고있단 민슈윤 L’ I’ 감덴~sl 였 η I셔 주-간파 Il!1-칸 

을 사량하는 사람이라면 파거를 묻지 않간 죄꺼파 주의주작， 선악이l f’L 깨 

없이 다 포섭하여 함께 손잔고 나아가쓴 우리이 껴당하 -l! 인까섞잉.， 껴 

책파 민족대탄겸 로선에 공감하게 되였즙니다 τ얀 Ill 폭주의자 jIr 시 fiI! 

고 천도교인으로서 임생동안 쏟경하고 .Y.새하덴 지삭젠치유 초-「If 에서 칫 

게 되였다고 하면서 여생윤 초국과 Ill 폭. -깐 외 까 껴 이 iIr1- 외엮에 IIt ~I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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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품고 조극에 영주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최덕신선생이 지난날에는 

1 1)록 우리와 상반되는 길을 걸어왔으나 과거와 결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김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의 회망을 적극 

지지하여주고 낀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와 손잡고 함께 일하 

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조국의 품에 안긴 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 

원장으토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조국의 륭성발전과 민족 

기 대단결윤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적으 

갚 사엽하였습니다. 최덕선선생은 고대하던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생의 말년에 조국통일운동 대오에 서서 겨례와 함쩨 나 

아감으로써 인민들의 사량을 받는 애국렬사로서 영생할 수 있게 되였으며 

내외 동포들에게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의 참뭇을 째우쳐주었습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충 동포들은 사 

상파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 

일위엽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족대단결을 이 

룩하는데서 끈본원 칙으로 내세우고 이 원 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합니 

다. 

민족의 섣렬로 말미암아 얼시척으로 형성된 제도상의 차이나 사상파 리 

념의 차이보다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콩고화된 민족 

의 공통성이 더 크며 개별적 계급， 계춤의 리해관계보다는 하나의 민족으 

쿄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공동의 요구가 비할 바 없이 더 중요합니다. 

개별적 계급， 계춤의 사상파 리념을 옹호하고 리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의 위엽을 섣현하는 것임 

니다. 계급과 계충은 민족의 한 부분인 것만큼 어떤 계급파 계충도 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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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리익을 떠나서한 자기의 c.l ~1 음 섣훤한 수 없슈니 rj .. rn 꽉-이 있’ 

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리약이 μ- 장뇌 σ1 야 세 tf 이 1 ’ l 악 ): l). 

장될 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촉의 자주성이 유권당하j! 있-:: -Q. 단 }시 I，11 쪽이 

파면 어느 한 계급파 계충도 자기의 꾀해관계판 f{ 변에 tH 세워 lJ1-치쉰꼭 

의 위엽인 조국통엘을 섣현하는다1 지장윤 주어서는 안텐니다 휘깐한 lJ 1 

해관계와 편견에 사쿄잡혀 계급객리익을 민족객 cl 억 우-에 응선세-?-거 Lt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기 워한 투쟁윤 조국통엘을 외한 투갱파 대 j1~1 꺼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같은 민족끼리 갱견파 추-이추장이 다 t' 

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관권의 휘 o 갚 탄압하며 사상파 제~:.가 다나’ 

하여 객대시하논 것은 북파 낚이 꽁동 o 로 한의한 ”!폭-대단끼 91 -?~객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러한 뺑외는 민족앞에서 허 .g- 띈 수 없긴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통쥐에 기초하여 단견히-지 ?4-ir 차이산윤 

천변에 내세우변서 서로 배척하고 적대시한다변 우바 Il! 객이 언게 가 11:

통일을 설현할 수 없게 될 것인니다. 

민족의 대단견을 이룩하기 위하여서얀 북-과 낚， 해외 쏟￥한 샤이어1 • i 

촉파 래왕관 많이 하고 대화닫 객걱- 만꺼시켜야 휘니다. 

온 민족이 퓨동의 꽉객관 외하여 rJ~유-깐 한 -~1 __ 1’ ç-) {~- 1r 쳐 나가사껴 Il!! 

폭내부에 리해와 선뢰의 푼위기꽉 2F-석하여야 휘니다. 나하가 -f，r 띤 TIl 야 

북·파 낚이 오래동안 객폐되- 삭대에 있었덴 과계-런 인부 샤딴쉰간 까 III ~간 

관 이 -F 자기 돗판듣관 객 .0 __ ç. _9. 해 하 -lr 있 O[셔 1주 91 ),’- 샤 쉬관 () 끼 -측 !'ll 

단함을 바과변서도 선뢰가 부꽉하데되부터 간-P 츄-꾸-쉰 4 칸τ 진 .1' L t 이가 

기블 주저하고 있슈니다. ?!꽉-내부에 -f 재하 이 i’ l 하 9 깨와 ·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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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띤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면 자유로이 래왕하변서 서로 접촉하 

여야 하며 대화플 많이 하여야 합니다 

자유로운 êH 왕과 접촉， 폭넓은 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분단 

의 장벽을 허물고 온갖 정치적， 법률적， 장애롤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f 이띠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천변개방을 실 

현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민쪽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북파 남， 해외 동포들사 

이의 자유래왕과 접촉， 대화를 발천시키는데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이 

콘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북을 방문하였거나 해외에서 북 

반부사람틀파 마주앉아 통일론의를 한 사람틀을 《국가보안법 Y 에 걸어 처 

형하고 있습니다. 70고령의 문익환목사와 나어린 림수경학생을 비롯한 방 

북인사뜰파 수많은 통일운동자들이 지금 이 법의 회생물이 되여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이러한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파 남사이에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이 실현될 수 없으며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 

판로 《국가보안밴 Y 은 하루빨리 철폐되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천민 

족적인 련대성음 강화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갤은 말로써 이푸어지논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대단견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뭇을 합치고 힘을 합쳐 공동행동을 벌려나가는 

과갱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계 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갱탕， 단체 

플파 각계각충 동포툴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 성원하변서 

공동보조롤 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하 문제는 반통연세력의 민족분렬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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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책돔과 새 전쟁 도발책동율 저지파탄시키는 것입니다. 꽉파 낚， 째씨 츄 

포들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세역을 」l 폐약화시 -'1 .'1 ’ Jr÷rFi -:J 띤 -7 

의책동을 짖부셔버리기 워하여 여러가시 혁내의 곰농누생감 사 : 낸시니 

가야 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수깐병의 1I]놔쉰대와 1. 000 (지새의 사‘t'" ð~ ,\', 

기는 조선반도의 갱세괄 긴장시키고 핵전갱위험윤 ;Fr 끼성 하는 τ÷ 워() →넌 :11 

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I1]군파 핵부기달 하섣-뻗바 챔거사낀으 !l! 

써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위힘을 제거하여야 하 I니 :f: 선만.):， 

의 평화률 위한 확고한 담보률 마련하여야 합니다. 북파 낚， 해외의 낌 .. 1 

동포들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률 첼거시키고 조선반도판 u] 때지 

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별펴야 합니냐.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놔몽인갈 워하여 부객하 1 ，닌 

파 남， 해외의 모든 갱당， 단체와 조직뜰， 각계삭춤 농포닫의 조 "I).l~! 렌 

함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통일애국에 뜻을 같이하논 모뜬 동끗닫이 련함하에 하나이 내오어1 조시 

적으로 결속될 때 비로소 공고한 빈족-적 단건이 이루-이진 수 있 --l! 초 I: 팎 

일을 위한 투쟁에서 행농의 통인성파 연 j] 섞 0] 1(1. 작펜 수 있슈니나. 

온 민족의 조식객인 단합갈 섣혀하펴꺼 복파 낚， 해외의 lt 셰샤양 %-V 

탄이 다같이 사원객 o 보 망과됨 수 있는 조사 0] 있이야 끼니니· ι1 꺼I"iH 

냄빈폭-대회의 결의에 따 i파 출낸한 조〈It팎인빈밴꽉띤힘이 , !. l’냐~ f，서 ll !,! 

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니다. 조국똥인멘빈꽉넨함-까 나파.01 사 -r-A| 41 회 

듀언윤 지향하얀 꽉파 낚， 해외의 oß 놔사 ?l 단셔!아 」깐，，!닫， 사깨시츄 ‘;)!사 

쉰의 곰농 91 노역에 의하여 건섭되였슈니나. 깐 I: 파인넨 IlI!-f- 니~ ~I ,(’ 사 -r ， 

팩 효} 풍- 인 , 밴 폭 대 I간 꺼 91 :1 대 -인 칙 에 시 주 사 δ1 .깐 I! 팎 ?l Jt ?l 센 서 ;! 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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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으로 하며 북파 냥， 해외동포들의 공동의 의사롤 대변하는 애국적인 

핏-힐운통조직임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섣험하고 조국통열을 앞당기는데서 

2;t--감통일번빈쪽-련합이 맏고있는 임무와 책임이 부겁습니다. 앞으로 조국 

꽁일범민족련힘은- 동포를속에서 대오륜 끊임없이 앞당기기 위한 여러가지 

환동을 적극 별려나가야 할 것임니다. 

조국통일의 앞킬에는 아직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으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밝은 천망을 화선성있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촉의 통일기운은 천례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파 남， 해외동 

포들은 1990\넨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각오를 가지고 통일운동에 

힌차게 떨쳐나서고 있슴니다. 오늘에 와서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익지를 꺾을 수 없으며 그 어떤 힘도 조국통일을 향해 나아 

7~는 우리 민촉의 거세 찬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온 민족 

의 단함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암길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제거하고 

나라의 퉁일을 반드시 섣헌하고야 말 것임니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촌염있고 힘있는 민족으로 될 것이며 우 

11 나라는 7 ， 000 만 이상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경제를 가친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될 컷입니다. 우리 민족은 근변하고 

감기로운 민촉이며 우리 나라는 야륜담고 살기좋은 삼천리금수강산입니 

다. 본 겨례가 하나로 단캘되고 조국통일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두려울 

것도 부러올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위용을 자랑 

(런계 멸치계 된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 

지 못할 것입니다. 조국이 통일되 다유 온- 민쪽이 힘파 지혜담 함쳐 경제 

와 문화를 밤천시킨다면 우리 나랴는 더욱 부강하고 문역한 나과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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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펴 평화와 번영플 위한 야세아와 세계 인 Ill 쉰.() 1 곰녹위임에1 II 선 이 111 

지 할 수 있 게 펠 것 인 니 다. 

오늪 조선띤족으로서 조국통인-완 워하여 헌|끼하얀 섯 () 사싸 ?1 얘판 l ’ 

앤-람있는 얼입니다. 조국통일의 성 ι-l1{{- 외섞어1 곰힌한 사쉬 ÷÷rl Il11 안이 

사랑파 촌경플 반게 헬 것이며 통언권 조냐의 이간()사 꼴이 펙 사인 n ‘닙 

니다. 

나논 동무들이 조국통언의 진츄선에서 조국A. ?!객이 만서-카 약셰 !Irf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서환 일꾼들에게 사로청 및 전국 청년 김정일， 

청년전위가 되자>-충실한 당과 수렁에게 같없이 -<청년들은 

( ’91. 8. 26 ) 

맞이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청년갤을 커다란 감격파 기쁨 우리는 오늘 

1927 년 8월 28 일 항일혁명투쟁 수랭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다으 
u ~一우리 

청년갤로 날을 !5.키 。
}、 :rr τ: 결성하신 불길속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하였슈니다. 위대한 

익 

결성 조선공산주의갱년동맹을 수령님께서 기념하도록 

발천에서 획기적의의룹 청년운동 운동과 그1..A~~ 이 
。 l~ -, ":::1 나라 우리 거으 

/'、 L一

느
」
 

시
L
 

、
지
 

하
 

가
 

2 .A~ 
。L.조선 뿌리내린 일쩌기 (E. C) 에서 사변이였습니다. 력사객 

핵명적인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주의운동과 청년운동은 

줄기차게 더욱 가지고 전위조직윤 힘있는 묶어세운 j이
 

E 

ζ
 

트
 」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챔년핵심들을 

발전에서 획기 공산주의운동파 청년운동 우리 나라 

적인 수령 위대한 거으 
/、 L一기념하는 청년갤로 달을 므느 7J _Q 

/、 :rr -c 열어놓은 

이룩하선 

계기를 

낚께서 우리 계송하여 으
 
걷
 

통
 

저
L
 

빛나는 EF-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나라 갱년운동플 청년들의 쌓아올런 앞에 민족 조국파 딴천시키고 더욱 

언적파 뀔-멸의 민음지한 핵역의 청년들을 빛내이며 새 세대 낀 0] 위훈-윤 

더-와 뜬찬히 계승자로 가집니다.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슈리와 역광으로 기치낀에 주체사상의 혀역의 김-우에는 우리 수놓아진 

빛나고 위훈이 영웅서 청년들의 당파 수역의 팽 갱년들은 우리 있슈니다 

까 jr 하고도 t:H- 투극:.. -;7 
t二 E걷 .> 높이 도륜 국

 
조
 

이 파갱에 벨려왔으며 

이푹하였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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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잭플 닫란찬 

엽껴음 윌-멸의 챙사에 김이 빛달 



항일혁명투쟁시기 갱년공산주:의자들을 tJ l 봇한 애국껴챙년단간 생 oR 하까 

김일성동지의 랭도따랴 조선핵명의 새로분 낀감 개책하였 η1_ l~ 인 {4- 셔1-:If 주

의를 때려부시고 조-국팡복의 역사적 위엮음 이푹하였슈니다. 수때낚익 혀 

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성(러운- 투쟁파죄어션센곰↑} 

주의청년운동의 시원이 열리고 그 빛나는 꺼-팎이 마련꾀였슈니다 

항일혁명의 빛나는 천통을 계송한 우-피 갱년늪-까 해싸후 당파 수넥 91 

령도밑에 안팎의 계급적 원쑤들파 치헐한 푸갱윤 밴꾀 IH 서 인밴이 주인된 

새 사회를 건셜하는녁1 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슈니다. 나과와 넨촉-익 문역 

을 판가름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천쟁에서 우리 갱년뜰은 최고사렌관츄겨 91 

명령을 높이 받들고 대중객영용주의활 낚낀없이 딴휘하여 혀 t~ 91 서취뀔 

을 목숨으로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련관 역예휴게 수흐하였슈니다 우 

리 챙년들은 모든것이 파피되여 채더미밖에 낚지 않았덴 천후 .- I 이펴-?

시기에도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자력갱생， 까jt 분투 91 혀역갱선잔 놈이 

발휘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이 딱우에 자주. 자뀌， 자외이 사회주 

의캉국을 임떠세우는데서 빛나는 외훈-윤 착조하였슈니다. 

오늘 우리익 낚녀 청년듬관 《당이 겸-선하껴 우리간 하다!) 파간 :r- .fi. 판 

높이 추-켜틀고 당의 구상관 잦피워냐가한 낀에시 쳐것이 순:시아 R. r껴-까 

떤치고 있슈니다. 챙년탄의 익유객투재파 힌선서 노껴에 이하αl 이 딱-? 

에 iE쏟당시대륜 빛내이단 대기념 111 서착 2F 쉰 01 수넓이 인떠섰 ηtrl 시 ~11. 

의 조국은 끔없이 릅성센영하-ir 있슈니다. ?fF 우닌1 91 Y. 시 9} ??짜까 IIJ 

룻한 나라의 015~ 든 핏 rrr 다에서 인어난 세기껴 ?l 꺼껴파 .7. iJI ~1 r‘'101 새 

꽉한 색합에쓴 챙년닫.91 .-1 ~궈하 피와 딴이 까 111 있슈니냐 우- l ’l 낙"4 이 

벤 -깐 갱 년 늪 이 이 팍 한 엮 객 파 9l # 잔 잊 지 ~l-얀 갓 이 nl .- l 섯 -rr- i 넥 샤 아 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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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조국의 번영파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보랍찬 투쟁과갱에 갱년들의 사상갱 

신적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갱책을 용호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 

로 투챙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갱년뜰 

은 주체혁명위업에 한몸바치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오로지 조국 

파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모든 갱력파 지혜를 바치고 있습니 

다. 청년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률 위하여 !) 라는 공산 

주의객구호밑에 사회와 집단， 조직과 동지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이 

팔면서 보람차게 일하고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와 동 

요를 모르고 언제나 락관파 선섬에 넘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청년플은 영응적인 새 세대이며 이러한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냐는 뜻깊은 첫 청년절을 맞이하면서 조선청년으로서의 높은 영예와 긍 

지뜸 간직하고 당의 령도따라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갤어가고있는 전국 

의 모든 남녀청년들과 사로챙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나자신의 이름으 

로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법니다. 

갱년들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혁명의 믿음직한 계숭자입니 

다. 

청년들은 혈기왕성하고 용감하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세대 

입니다. 청년들은 고상한 리상과 포부룰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갱년들은 자기의 훌륭한 특질로 하 

여 낡은 사회제도롤 짓부시고 새로운 사회제도툴 세우기 위한 계급투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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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자연율 개조하기 위한 로력투쟁에서 가장 객극객인 역현윤 하는 ~l 

있는 부대로 됩니다. 

핵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부갱이[11 - L 삿잔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세대활 이이 와성되여 1 t {t 니나. 

혁명이 대를 이어 완성된다는 캠에서 그것은 핵명대오의 끊인없仁 세내 ~11'_ 

체파갱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라나는 새 세대갱년들윤 떠나서-간 핵역 

의 천진과 그 종국적송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력사객경힘은 갱 

년들이 혁명의 피줄기를 튼튼히 이어나관 때에는 당파 수령이 깨책한 여 

명위업이 견결허 옹호고수되고 끝까지 완성되여 나갈수 있지 만 그렇지 뭇

할 때에는 우여곡절과 실패롤 변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추고 있습니다. 위 

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은 오늘 새 세대 갱년들에 의하여 빛 

나게 계송되고 송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당파 수령 

에계 끝없이 충직한 새 세대 갱년들이 있는 한 우리 혁명은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내고 반드시 송리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체핵명위엽이 빛나게 계슈 와성되여 나가판 시대， 꾀 

동당시대에 삼고 있습니다. 로동당시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김일성농지판 위대한 수평으보 Y_^I_-l'_ 위대한 

당의 랭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률 높이 닫고 사회주-의， 곰션주이위임꽉 

송리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나바까 위대 

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수령， 당， 대중의 인신단껴이 선험되 jr 여 Ig 파 꺼 

연이 끊임 없이 전진하는 가장 공고하고 생합녁있는 사회추-의나라_':'_ ~ l 판 

엄파 워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쪽이 감없이 밴영하단 _'I~- 쏟당시 

대에 태어나 삼며 투쟁하는 것은 우리 갱년단에게 있어서 더없까 영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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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행복입니다. 청년들은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에 사는 높은 영예와 긍 

지콜 안고 자기의 사병파 임무뜰 다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갱년늪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니고 있논 영예로운 임무쓴 인 

빈대중중심의 우리 석 사회주의플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민대중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적 

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인류의 리상사회이며 참다운 혁명가， 공산 

주의자들의 최고투쟁목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의 

l세대 청년들인 항일혁명투사들에 의하여 개척되였으며 혁명의 2세대 청 

년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천되였습니다. 

핵명의 선행세대 청년들의 현선적투쟁에 의하여 줄기차게 발전하여온 

사회주의위엽은 오늘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애 의하여 튼튼히 이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1 세대， 2 세대 청년툴이 조국을 광복하고 해방 

된 조국땅우에 인민대중중섬의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성하는 

데서 위훈을 떨친 세대라변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은 그것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새 세대 청년들에게 있 

어서 제국주의자틀과 반동들의 책동으로부터 우리 나라 샤회주의를 튼튼 

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과엽은 없슈니다. 

챙년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난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륨히 수뼈하 

기 위하여서는 자선을 열렬한 핵명가， 갱년천위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함 

니다. (청년틀은 당파 수령에게 끝없이 충설한 챙년천위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 갱년들이 들고나가야 할 핵명적구호입니다.SI..든 갱년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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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률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엽의 띤음직한 갱년 천위가 뇌 '1 외하야 석 -{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갱년들이 갱년전위가 된다는- 갓은 어떤 역경속에시노 닝과 수깨~갑 

정치사상객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의 해~-담 츄생으파 민 

들어나가며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둡고 당의 로선파 갱찌갚 암까 

지 관철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가 된다는 것플 I갚합니 다. 

당파 수랭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녁 갱년들이 지녀야 한 가장 츄 ;lr 

한 갱치사상적 풍모입니다. 당관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의 새 세대보 자라 

나는 청년들이 가장 고귀한 갱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는 당파 수헨 

에게 충성파 효성을 다하는 것은 웅당한 본분이여 도리인니다. 쳐년닫잔 

당파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데 고귀한 갱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 

는 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충실성을 핵명적 선념파 의파 _i:-_ 깐직까여 

야 합니다. 챙년들은 당파 수령의 위대성과 은덕듬 깊이 쳐1 븐하여야 하며 

항일혁명투사들과 우리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휘펜 당파 수령에 대한 충 

실성의 산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핵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바 빈촉의 생역 ~l 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믿픈 핵명투갱은 주-쳐1 사상을 ~현하기 위한 갇-잭임니 

다. 우리 당은 주제사상을 지도객지침 o 보 하여 회명파 깐센-간 i껴 y 한() 

로써 혁벙대오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인 I낀대풍휴신의 우[1 1 시 사회 -f 씌 

를 홀륨히 일떠세울수 있었습니다. 챙년뜰은 주체사상 o 딘 잔쉰 *l l1!- 섬하 

여야 참다운 갱년전위로 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낀유시한 계슈사-끼 

사명과 임무불 훌륨히 수행한수 있슈니다. 갱년닫간 주쳐l 샤삭하슈잔 강회 

하여 _-1 껏유 더욱 깊이있게 체뜩하고 사엄파 색합여l 챔지히 ~히깨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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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갱년뜰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보든 분거l 활 우리 식대보 품어나 

가며 ‘ j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와 생합풍조에도 불젖지 만아야 함니다. 

우리 당의 모선파 갱책은 주체사상플 구현한 우리 혁명의 전략과 천술 

이며 혁명과 건션의 가장 옳바른 지노적지침입니다. 청년들은 당과 로선 

과 갱책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윤 자기의 뼈와 삼로 만들어야 함니다. 청 

년틀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지침으로 삼 

아 임하고 생활하며 그것을 켈저히 옹호관철하여야 합니다. 

항일핵명투쟁속에서 마련된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 뿌 

리이며 그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입니다.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 

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핵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변 그 계승자 

인 청년뜰이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위 

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파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학습， 혁 

명천적지단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석과 방법으로 우리 당의 혁명천통 

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수랭님쩨서 마련하여주신 영광 

/--러운 혁명천통음 가지고있는 것을 더없는 긍지로 간직하고 그것을 철저 

히 용호고수하며 끔까지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높온 계급의식파 확고한 로통계급적관캠은 혁명가의 기본품성의 하나임 

니다. 계급의석이 높지 못하고 로동계급적관캠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로동계급을 비룻한 끈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용호하여 싸움수 없습니다. 갱 

년듬은 모든 사회현삭윤 로동계급객관챔과 사회주의객원칙에서 보고 판단 

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착취제도의 반동척본짐을 똑똑히 

안고 그것음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갱하여야 합니다. 특히 챙년듬븐 

-398-



리 조국 난반부-를 강캠하고 우리 인 I낀에게 빈칸분떤의 tl1 . ~.깐 샤요하’ 

으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건은구룹관 몹아-ι--l1 있，> 111 셰선약사단간 만 

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함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애국주의꾀 갚;닫 61 부장하--lr 사회 -f- r)lf l: 깐 l 싣 

이기 위하여 모는것을 다 바치는 친갱한 애국사가 페이야 한니니· ?-이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수팽닙께서 세워주시고 우비 당이 및 tll 야니까 

영광스러운 조국이며 우리 인덴의 삶의 요립인니다. 사회주의조-닌If 이 

속에서 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으 I셔 사회주-의조놔갚 외하여 ... 

쳐 싸우는 것보다 더 자량스러운 원은 없습니다. 조국-에 tI~친 값한간 

은 조국파 더불어 영생합니다. 청년닫은 사회주의조놔의 궈풍한윤 깊이 

득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량하며 조국의 릅성낸영윤 워하여 Y.γ- 깃관 다 

쳐 싸워야 합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위대섞어1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I니 ,. L 갓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높븐 자각파 의지인니다. 낀족의 외대석간 수 l꺼 

위대성， 당의 위대성에 있으 I껴 지도사상파 사회처l 도 9~ -?원섞어l 있감 

다. 위대한 수랭을 R시고 위대한 당의 i꺼도.륜 반 o r예 위대한 시 Il~，샤식 

가지고 우월한 사회셰도에서 사한 인넨반이 자기 ?-백-긴- 사 -f 시 ()니， 

조객으로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인밴()파 펀수 있슈니다. 우 l ’ 1 ~ 1 1/1 (’ 

대 한 수 령 낀 언 성 동 지 담 51. 시 -lr 위 대 한 닷 의 댐 1,:. 판 민 .()_ nj 익 애 -!Ii lfl 아 

체사상을 가지고 가잣 우원한 사회주의제r，:_에서 사仁 -서 ^I 꼼 -r} (?|1J! 인 

다. 우i!l 갱년닫관 추-쳐1 사앙의 기치판 높이 닫， 1 ’ 사회주아끽임윤 및 l t 

개책해나가한 조선민쪽으로서의 높은 -사시와 사)!’-선잔 사시 l ’- ?!셰 이 

서나 당과 수팽의 때도딸 층i 석 0 ，다- 반단 jr f- 쳐l 사삭-윤 꺼껴꺼，，: ,-ç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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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윤 높이 발양시커기 위하여 적극 

푸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뜰은 노래블 불러도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나 

바 사회주의에 대한 노래，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우리의 노래뜰 부프며 생 

활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갱파 기호에 맞계 하여야 합니다. 

집단주의는 사회적촌재인 사람의 본성적요구임니다. 사람은 사회적집단 

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사회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면서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조직 

파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사량하며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 

여야 합니다. 청년틀은 개인주의， 부르죠아자유주의의 자그마한 현상파도 

제때에 투쟁을 벌려 극복하여야 합니다. 

챙년들은 갱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를 고수 

하고 빛내이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합 

니다. 

갱년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실천투쟁에 청춘을 다 바쳐야 합니 

다. 청춘시갤은 사람의 한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절입니다. 사람은 청춘시 

갤에 원대한 포부와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고상한 리상파 희망을 실현하 

기 위한 투쟁의 건에 들어섭니다. 청춘시갤윤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데 따 

라 한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삼수도 있고 헛되게 살수도 있습니다. 청춘시 

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없이 한생을 빛나게 삼자변 청춘시갤 

에 당파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얼을 하여야 함니다. 

청년틀은 사회주의경제건첼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함니다. 

사회주의경제건옐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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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복한 생황을 마련해주기 외한 성(러분 샤엄인니다 쩌년단 F 샤회 

주의경제건겔의 주력부대이며 사회주의대꺼선작간 척년판이 되 IR 깨임니 

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공장과 농핫이 닫꿇고 건션-삿이 깐-끊 (1_ nj 허년단 

이 생산파 컨첼에서 앞장서야 사회주의갱제꺼선에서 끊임없 악약 4 혀 

선이 일어납니다. 서해갑문파 순천비남흰-련한기엮스， 꿔꽉거 t’L ‘IF}1!-!irl 

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붉이 인떠서 갚동당시대판 빛\ H 01 .1 ’ 있 

는 것은 바로 우리 청년뜰이 당의 호소를 신장Rf; 반단 ir 하션간이 떤 쳐 

나 사회주의 경제건성에서 선봉대， 돌객대의 역할관 흡룹히 하였 J1 때?-임 

니다. 

사회주의경제건캘쇠 어렵고 힘든 부분에 객각 친뿔하여 색산과 {11! 91 

주콩천션을 맡아나서 선봉대， 폴객대의 역할음 하는 것은 우리 혀년늪의 

영예이며 자랑언니다. 청년툴은 당의 요구라변 아무리 어펴분 인이아하더 

라도 솔선 맡아나서야 하며 물파 불 속에라도 뛰에뜯어야 한니다 최규여1 

청년틀이 당의 의도를 높이 반틀고 어렵고 힌뜬 부문에 11 단서 η--ilr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청년틀속에서 만 찾야볼수 있는 η} 퓨다1- 깐 

행입니다. 챙년틀은 관광파 광산， 건껴-강과 번꽉장， 듀〈한고} 이하-유 !’ 1'/→하 

인민경제의 어렵고 휘뜬 부문에 적극 친렐‘하에 새선파 끼선잔 위한 1，:재 

에서 외훈음 세워야 한니다. 

당이 구상하는 중요대상캔선음 직전만야 해제끼까 것간 •?-1’l 시녀단이 

마땅한 본분이며 자량(러운- 꺼휴인니다. 우 i’ l 약까 지난 와 rH 하 셰 3 자 7 

개년인민겪제계획을 빛나게 수뼈하여 1990년대에 샤회추이까꺼까- t’!이 놈 

븐 본우리어l 올라첼 천 략척 퍼-퓨-륜 내 세 우- ~ I ’ 캔 RR-?-수부 fJ-깐 암 세 -?- Ir1 Fl 

력공염， 채취공언， 끔속꽁언， 화하꼼엮잔 I11 핏-하 J] {~꼼인 J] 지판 1i-1; 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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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기 위한 대건섣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여기에서 청년들이 큰몫 

읍 맡아할것읍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로동당시대뜰 빛내이는 만년 

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거창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 새 

로운 위훈을 세움으로써 조선청년의 영응적기상을 다시금 널리 파시하여 

야 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섣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하자면 청년 

돌격대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청년돌척대운동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성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 

쟁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며 섣천을 통하여 그들을 주체혁명위엽의 믿 

음직한 계송자로 키우기 위한 충성의 운동입니다. 청년들은 청년돌격대운 

동에 널리 침가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며 자신을 혁명적 

으로 단련하여야 합니다. 

청년돌격대운동에서 기본은 속도전청년돌격대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 

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구상을 맨 앞장에 서 

서 설현해나가는 정규화된 전투적인 로력부대이며 보랍찬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우는 훌륭한 핵명학교입니다. 

속도전챙년돌격대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의 령도밑에 자랑찬 로갱을 걸어왔 

으며 오늘은 당과 수랭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대오로 자라녔습니다. 사 

로챙조직들은 속도전갱년돌격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 활동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속도전챙년돌격대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 대건젤구상을 실현하기 위 한 중요대상을 더 많이， 더 잘， 더 

빨리 건첼하여 속도전갱년돌격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멸치며 집단을 당과 

수랭에계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집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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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청조직들은 청년돌격대에 대한 지노률 상화하여 ~L 역할단 찮임없 

이 높이면서 새로운 갱년돌격대촬 많이 부어 풍요대상건선상관 lJ]핏한 생 

산파 건설의 어렵고 중요한 천투장에 파견하여 갱년늘이 사회주-의경제건 

성에서 로력적위훈을 띨쳐나가도록 하여야 함니다. 

청년작업반운동은 생산과 건설에서 청년들이 선봉객역빨융 하기위한 집 

단적로력투쟁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조직되여있는 갱년작엽딴， 갱 

년직장， 청년기업소률 더 잘 꾸리고 생산갱상화와 (90년대속노) 장조합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율 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펼요한 단위에 청년작업반， 청년직장， 청년기업소률 더 조직하여야 함니 

다. 

노초 
u '-- 청년분조， 청년작업반 운동을 강화하는데 깊은 판심을 돌려야 합 

니다. 농촌 청년분조， 챙년작업반은 농촌에서 집단주의적 원칙을 훌륨히 

구현한 공산주의적 생산 및 생활 단위입니다. 농촌청년분조， 챙년작엽딴 

운동을 객극 벌리는 것은 챙년들이 농혼에 뿌리내려 사회주의농촌친지촬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핵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종요한 의의 

롤 가집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닿 

아있는 농혼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을 본보기단위갚 잘 꾸괴여 해당 단위 

의 구체적실갱에 맞게 새로운 농촌- 청띤분조， 챙년작엽깐-갈 년바 조시하 

여 청년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핵명수-행파 주쳐l 농법관첼에서 선-딩-서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로챙조직들은 사회주의경쟁운동파 《사보챙호) 운농， 사회주-의 건센지 

원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더욱 신화싼천시켜나가야 함니다. 

좋은일하기운동은 나라삼림삼이에 μ-댄감 주고 색환환겸감 안뭔페 꾸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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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갱년들이 즈즈로 벌리는 공산주의적운동이며 사회와 집단， 조 

국파 인민을 위한 애국적운동입니다. 갱년들은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조국의 부강발천 

파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함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아름담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 

리기 위한 사엽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청년들은 도시와 마을， 

거리와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기 위한 사엽을 널리 

벌려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간고분투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폐허우에 도 

시와 농출， 공장과 마을을 훌륭하게 건성하여놓았지만 공산주의적인 로동 

조건파 생활환경을 마련하자변 아직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갱년들은 

도시와 마을， 거리와 일터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 

산주의적인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더 훌륭하게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틀은 특화미화사업과 식수조림사엽을 대대적으로 벌려 조국의 모든 

도시와 마음， 산파 들이 백화반발하고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하여야 합니 

다. 청년들은 냐라의 도로를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 

나서 모든 도로를 더 잠 꾸리고 알뜸하게 관리하여야 함니다. 

인민경제계획윤 어낌없이 수행하는것은 챔년툴의 의무입니다. 인민경제 

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볍입니다.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수치로 된니다. 갱년들은 조건이 아 

무리 불리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핵명챙선음 높이 

발휘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딛-동은 콩민의 선성한 의무이며 가장 영예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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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을 통하여 자주객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같 마련하며 사상의지씌 0i감， 

육체적으로 단련되게 됩니다. 갱년뜯은 보농에 대하 옳간 까션-깐 사시 l
' 

언제 어디서나 사회와 집단을 위한 창조적꾀쏟에 사각객 o i，~ 성 션히-셰 사 

가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플 외하여 tJ;깐판 야껴 인사 nj 

무슨 일을 하든지 알뜰하고 깐지게 하여야 한니다. 갱년단 -rF )1’-(3‘’김- 하나 

만들어도 쓸모있게 잘 만들어 번 후난에 가서도 손색이 없-):-책- 하이야 깎 

니다. 청년들이 모든 부문의 앞장에 서서 인윤 주-인단계 섞선히 반 때 -T " 

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더욱 삼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화 헬 것인니다. 

현시대는 과학파 기숨의 시대이며 사회주의경제건연의 성파단 늪간 파 

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과학과 기숨을 발전시켜야 끈료자닫감 어뀌 

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률 선험하이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롤 튼튼히 할수 있습니다. 나라의 파학기‘술잔- 장 f 

적열갱이 불타고 진취성이 강한 챙년들이 떤쳐나서야 높건 단계에 iIf 반셔 

할수 있습니다. 챙년들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번려 나라익 파하기속-와 만 

천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뼈군은 기술핵명을 다그쳐 우리 나과담 최탄기까?}에 파학기·숙 

분야에서 앞선 나라듬의 수준에 끌어옴리기 위하 껴년쉰 _01 rH 1:시 때〈，r9j 

니다. 청년플은 언제나 과학기술반천의 추세에 민깐하 ir 새파운 선 IH 시 j 

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갱 력적으보 노력하며 사시 땀 -F 부 f，rηl 파짜 11 

술에 갱풍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위한 투재음 휘있게 번려야 한니다 

청년파학자들파 학생챙년들븐 파학기얄-꾀써 우i!l 낚윤 만닫 j1 조 If 』깐 떠 

메고나가겠다는 굳은 각_9_ 률 가지고 파하껴~사엄파 하슈관 껴녁시끼-ir?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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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들속에서 대중적기술혁선운농갈 휘있게 벌려야 합니다 파학기숨관 

뺨바 발전시키고 낡끈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는 사엽은 대중의 부궁무친 

한 창조적 힘파 지혜가 발휘되여야 힘있게 추진될수 있습니다. 청년달은 

혁신적안꽉파 단펴슬 가지고 자기 부분의 기술을 새롭게 혁선하기 위한 

꽉표플 높이 세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별려 누구나 다 가치었 

근 창의고안파 새 기술발명을 하여야 힘니다. 로돔청년들과 청년 파학자， 

기술자들 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 청 

년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사로청조직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기능공들파 청년 파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기숨혁신청년돌격 

대운동， 자동화청년돌객대운동음 힘있게 벌려 그들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헨대화， 과학화괄 실현하는데서 갤설하게 나서는 파학기숨적 문제를 적극 

품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것을 받아 

둡이는것은 주체를 세우-는것과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주체를 더 잘 세워 

냐가계 합니다. 청년들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세계파학기 

술발천추세를 잘 알아야 하며 세계파학기술발전의 최선성파를 우리 인민 

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갱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 사회주의건성에서 은 

음 내게 하여야 힘니다. 

청년들은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술선비주의를 비롯하여 나라의 파학기 

술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를 반대하고 새로운 파학기숭을 대 

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챙년들은 조국과위의 기본력략이며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파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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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챙년뜰의 선성한 91 부임니다. 챙년단간 사단이 섞 I’+이1 1 ~처한 -F 잉니· 

,". 언제나 긴장되고 동워된 태세꽉 갇추-이야 하 I니 사단「， 1 Flll+~5 ?l 때까 

면 용약 떨쳐나 사회주의조국-암 꽉숨 o 갚 지켜야 휘니나. ?1Il1-j! 내: 서 

년닫플 당파 수랭에게 닫없이 춤선한 혀벽까jir 커 {)---1 ’ 아니"1 시 "'1 : -
i

、• 」
‘
t 

의학교인니다. 챙년플은 청춘시갤에 균사씌-무삼 강까이 JF 시씌니 -If 뉴선 

을 키우고 강인한 의지와 꽁산주-의객품석윤 -인따히 상 -r 에 뉘니나 새녀 

닫은 군사복무플 단순한 공민의 의무로반이 아니바 챙순씨 [1 없「 감시와 

’‘ 

영예로 여기고 인민군대에 적극 판원하여야 하껴 균사놔 -R’쉰 성선히 까이 

야 합니다. 청년들은 군사복무를 통하여 자선윤 켜치사삭객()피， 뀐사 '1 순 

객으로， 유체적으로 톤튼히 준 111 하여야 한니다. 쳐년닫간 어셰 이니시 q 

군사롤 성섣히 t1~우고 로동파 국밖에 낀유직하게 준비되이있어야 휘니나 

청년학생들은 로농척위대와 붉잔청년끈위대 훈-려에 객즌1 참가하에 껴지./ 

사적으로 더 잔 준비 하여야 함니다. 

건전하고 핵명적인 기품유 혁역의 시대， 뚜재의 시대에 샤까 -?i’l 껴년 

플이 가져야 한 기뚱인니다. 첫년탄간 나라의 언카이 I너 사회아 인슈파 ,] 

퓨은 청년틀이 어떻게 삼 I셔 임하얀가 하는데 으f 져1 단 I’1 잉슈니냐 체년÷÷ 

01 사엽파 색환유 꺼천하고 혁역서 o 피 차이야 -F 사회에 꺼서서 l' 혀 tri 

석인 기풍이 차년첸수 있슈니다. 헤년단 -?r ?}인」!} 채끼lf÷ 싸 t H 까 l! (;)|셰 

냐 핵명적으모 임하]r 색합하며 나랴의 l/li f-백파 센서꽉 사각;.r.lη ， l! 지치 

야 한니다. 챙년뜯판 고삭한 꽁산주의객 r，:_뎌푹석-깐 시니 j1 깨센낀서1 때 

옹하며 우리 인빈의 감갱파 핵역하단 시대 91 .R 쑤여1 [맞게 .，'’화씨시애휘-간 

다약하jr 건첸하게 하여야 휘니다. 꺼꺼하 .1 ' 핵 I셔사 ?I 71 섯(') 져1j!f 이사 

쉰의 깎껴파 핵맥하단 시대의 요뉘에 뱃셰 .，'’화껴시，(~ ~} -~- 다약사 l ’ ?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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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야 합니다. 건천하고 혁명적인 기풍은 :세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 

석침투와 부프쇼아적생활양식윤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 

니다. 사회주의달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달의 책돔은 사상분화적침투로부 

터 시작되며 그것은 갱년뜰에게 제일먼저 미치게 됩니다. 오늪 제국주의 

자들파 반동뜰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나과를 내부로 

부터 분렬와해시키기 위하여 반콤적인 사상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류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파 반 

동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적 사상문화와 생활양 

식을 딴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려 그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새 세 

대 청년틀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파업입니다. 

청년들은 조국통일의 기수입니다. 용감하고 씌씌한 청년들이 연떠서야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엽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습니 

다. 지금 우리 인민끈 끈 반세기동안이나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숨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섣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서로 갈라져살고 

있늪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커다란 불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분렬된 

조국에서 태여나 덴족의 붉핵파 고똥을 온묶으로 체험하고있는 우리 갱년 

뜰은 분렬된 조국을 다음세대에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뜰은 민촉 

앞에 지년 숭고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조국통일위엽을 섣현하기 위하여 

객극 투쟁하여야 함니다. 챙년들은 u] 제와 남조선피뢰들의 《두재 조선》 

조작책동을 단호히 짓푸시고 우리 당의 조국통얼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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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플 힘있게 벌띤으로-써 1990년대에 기어이 JF- 국관 굉-?l 차이야 한니냐 

조국통일윤 하푸빨리 이룩하기 위하여서 γ 꽉파 낚， 체 91 이 믿 : fL 시 

갱년뜰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함니다. 우버 인덴 -h 낀셰내 반끼?- )1 

뚱히 여기고 단결된 -q-] _0_ 로 조국의 팍퍼음 이파하 l' Lt 파까 \ ~l 긴· 깐깐 

하였으며 단견된 힘으로 륨성밴영하깐 사회추-?lfF--각긴- 인띠세진슈니냐 

우리 인민이 그처럼 간망하든 조놔똥인외엮 SL Ill 폭cq대만낀감- 띠 llAl: 

각할수 없으 I껴 반드시 빈폭대 I카견익 ~l 에 91 하여 산혀￥l 것만니냐. }시 

청년들은 북에 있 캔 낚에 있건 해외에 있컨 누구나、조국팎인 위임 -3- 「)1 ?.: 

하기 위하여 통일의 기치밑에 하나파 균계 단견하여 싸워야 밖니다. 

북파 남， 해외폼포 청년틀이 자추 선팍하끼 칸H 와하여 꼭꼭 ·학처l 와 l! 쩌 

을 많이 벌리논것은 청년틀의 단갤플 이푹하긴데서 n~ 우 쥬R한니다. -IF 

파 남， 해외동포 청년틀이 자주 오가변서 반나고 -lÿl- 여앉야 조굿듀 9l?- 제 

뜰 론의하고 여퍼가지 퓨동행사를 많이 초직하껴 서 딛익 i’ l 채션 갚이하 l ’ 

선뢰를 두터이하게 되며 하나의 통인의지피 퍼게 유쳐나깐수 잉슈니다 

이번에 8.15룰 맞으며 친뼈원 챙년하)，~뭇-인대축꺼， -깐 북·파 낚， 해의구;- V_ 

챙년플이 단함음 이룩하고 주-국묶인‘윤 안막기 L 데서 휴R 한 계기 il! 낀니 

다. 북파 냥， 해외동￥ 쳐년뜯 -?r 앞 η-krth lr! 자주 선-카차 1 ’ 래껴서 rrj ('1 

버가지 통임축제렐 많이 벌려야 한니다. 

단견은 서로 고무하고 지지하며 도와나캠 때 찬다?깃()，’2 ￥l -~τ 있슈1. 1 

다. 북파 낚， 해외동포 갱년듬간 조국통임유 워하 하 Lt 이 꼭까끼사에서 시 

보 고무하고 지지하껴 객극 도와나서야 한니다. xljf (꺼내해) 까 l(}()IJ! 

학도활 비롯한 남초션쳐년학색틀간 깐-와):- 즉유):_ \ l꺼워까지 ~l ν 까 1!! 

자주화， 반파얀민주화， 조국묶-인관 위하 투재긴- 파감히 번 i’ 1-1 ’ 있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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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뜰의 영웅-적투쟁은 남조선의 각계각충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 

돔하고있으며 온 남녘땅을 통일열기로 끓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선청년들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굴함없이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고무하여야 힘니다. 

재일본조선갱년들을 비롯한 해외동포청년들은 주체조국을 가진 조선민 

족의 영예를 갚이 간직하고 민족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며 조국의 자주 

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짜워나가야 합니다. 

채일본조선청년운동은 조선청년운동의 한 부분이며 해외교포청년운동의 

본보기입니다. 채일본조선청년들은 우리 혁명발천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 

동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싸워나가는 재일 

조선인운동의 믿음직한 계송자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 

청년들은 앞으로도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존엄을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평 

화통일파 사회주의조국의 륨성번영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 

니다. 

조선청년운동은 세계청년운동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시대와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우리 청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혁명 

의 지져자， 통정자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자면 세계청년들파의 련대성 

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구호를 높이 

들고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청년들과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룰 위한 공 

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민족적 독립파 새 사회 건 

성을 위한 세계 진보적 청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그들과 긴밀 

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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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청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 기능파 역할플 더욱· 높여야 하겠슈니 

다. 

사로청은 각계각충의 광범한 갱년들을 뚱인객 R로 막바하고있까 대휴셔 

청년조직입니다. 사로청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1 기상과 이한-?r 꼼이야 

청년들을 당파 수령， 조국파 인민을 외하여 모든것윤 다 ll~ 쳐 YE- 잭까}-: 

믿음직한 챙년천위로 키올수 있습니다. 

사로챙간부는 사로챙의 핵섬력량이며 사파청사엽의 객선객단닥자~l 니 

다. 사로청대렬의 질적공고성과 사로챙사업의 성과여부는 사로청까부늪의 

준비갱도와 역할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사로갱조직들은 당파 수랙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혁명객실천속에서 단련되였으며 패기와 갱염이 있 :ir U 1 ’ -ð-T 

한 지식과 실무척자질을 갖춘 천망성있는 챙년들로 사로챙인꾼대렬-암 꾸 

려야 합니다. 현직사로챙일군들에 대한 재교윤사염과 교양사염윤 해상객 

으로 친뺑하며 사로청사엽섣천을 통하여 그뜰의 수준융 끊인없이 높이기 

위한 사엽을 계획객으로 친뼈하여야 합니다. 뼈섬챙년듬율 옳게 작악하끼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사무-청인관양섞기관의 사엮읍 개 

선하여 당파 수랭에게 곧없이 충설하고 켜치선무적 o 쿄 뜯튼히 준 111 둬 사 

로청일꾼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함니다. 

각급 사걷챙위원회는 해당 단외 사로챙사엮윤 ?-1 선 돼 ~l ^l--I' 주 ^l :1. 1 니 

하는 집체적지도기관인니다. 사로쳐위원회꽉 튼-F- 히 꾸바끼 ] 기늑아 익 

할을 높여야 사로청조직을 생기발할하게 유지이판 사s: ?-l-ηiIr 반 4÷-l! 껴 

년사엽에 대한 당의 박침율 옳게 관천해 Lt 깐수 있슈니다. 사다쳐외 ?J ~I-: :

탕에 충실하고 조직객수얀파 꾼종의 선맛이 높흔 샤파쳐 ?l 카쉰파 애까힘 

장에서 인하쓴 갱 년 빼섞듭， 챙 +-년 Jl~ 약과제 -!!’-문 ?l j까듭김- 객 ~I 히 t배 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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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며 지 역 및 부분별 란형을 보장하는 원 칙에 서 팔 꾸리고 위원닫의 책임석 

파 역한을 높여야 한니다. 사넌쳐위원회는 샤 j감청사엄피 핵역파언수햄에 

서 나서는 중요한 분제륜 반드시 집쳐l 적으 5I~_ !"~의하고 그에 따바 모든 사 

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넙 사꾀쟁위원회 부서뜰의 역할을 높여야 합 

니다. 사되챙위원회 부서들은 혁명적식능에 따라 모든 사임을 갱규화하고 

단당한 분야의 사엽윤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며 부서달사이의 배합 및 협 

꼭 작천을 잘하여야 합니 다. 특히 사로청위원회의 기본부서 인 조직부와 

{‘{천부의 역할갈 높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사로청조직의 

기능파 역할플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임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동맹안에 

상급동맹의 건정지시틀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일군들의 

사엮에서 사소한 무규률적인 현상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로청 조 

직뜰과 일군들은 모든 사엽과 활동에서 동맹규약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로청원들이 조직의 결정을 어김없이 집행하고 동맹생활규범의 요 

구대로 사엽하고 생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급단체는 사로청의 말단기충조직이여 폼맹생활의 거캠입니다. 사로청 

촌-급단체의 기능과 역한윤 높여야 천동맹관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열수 

있으며 사로청원들관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올수 있습니다. 사로청초급 

단체들은 사로청원플의 동맹생합을 사로청규약의 요구대로 옳게 조책지도 

하여 그들을 핵병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며 핵역파엽수 

행에 힘있계 조직동원하여야 함니다. 

청년천위모범초급단체잭취운동은 초급단체롤 당의 외업을 높이받들어나 

가는 청년천위집단으로 꾸리며 갱년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핵역수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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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선봉적역할을 하기 위한 충성의 대휴{-츄잉니다. 사.다갱}시느간 해 

견천외모범초갑단체쟁취운농에 대한 지도픔 강화하이 _- 1 내띤간 펴-임없이 

늘여나감으로써 모든 초급단체판 충성의 갱년꺼위진단 ()I샤 

냐. 

사로청안어l 핵병적인 사엽체계률 세우-간껏은 사꾀해주-석닫 91 '1 닫고} 띠 

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과인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동 I껴안에 당의 령도뷰 츄석으jlr 반닫이t\가낀 여 1석객인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함니다. 당의 력도는 사꾀갱의 제인색껴이 I셔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당의 력도플 떠나서는 사쿄청이 사기이 여 I영객 

성격을 고수할수 없 o 며 당의 갱년조직으보시의 사명파 인부판 엔까히 수 

행할수 없습니다. 사쿄청조직들븐 당의 사삭파 i껴도판 높이 반쉰어나 'H :-

것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원칙 p으-딪쿄- ↑산}]고r 휴 I껴?안}어에1 당 p이 _'1괴r 센고파t t셔추친l 윤 I 

조건 전수하고 닫까지 관켈하며 꺼-동액이 당쥬악 91 유인적쿼두낀어1 까 tl. 

와 같이 움직이는 사엮기풍을 켈저히 세워야 한니다. 사 ilr 껴에 대하 녁이 

껴도는 각급 닷조객윤 통하여 선혀되 I너 사 jf 사 fIr 껴 iF 직단간 깨익 낀 91 

장죠직플의 지도믿에 환쏟하여야 함니다 사 fIr 쳐주 Xl÷?F 녁껴쩌잔 파 !i 

까기 위하여 닷전썩에서 주{二 파엄-깐 옳게 11 뼈하 ('11 야 하 I 셔 사 '1 이 샤엮 

혀핵음 당조칙에 켜사서_()_ ir~_ \1 __ .1'. 하여야 휘니냐. 

사 _r~~_ 갱 2F-x! 쉰어1 디!하 장악 ^1 \:.쳐1 세판 쇠여하게 세워야 휘니나 샤"’ 껴 

깐 직 를 유 야 래 iF- x! 닫 .91 1! 태 와 합쏟 껴 여 윤 껴 삭 꾀 r)- iIr i 」 해 씨- 악 까 l' 문 셰 

카이야 합니다. 사펴청조직닫에 대하 장악사엮유 선하기 익까에시.， τ ?l-,!’ 

슴이 아래에 내려가는젓윤 제도화하이야 한니나. 샤니쩌 ?lj!I 단 F 9l 껴하 

’1 까윤 주 기 갇- 하 여 아 래 조 ?-l 늪 에 내 펴 가 익 이 I셔 :1 11 때 ~4 샤 "’ 쩌 ?l 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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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맹생활 지노정현을 장악하고 적극 도와주며 우에 옵라와 총화하고 채부 

장， 재작전한 다음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사로청원들의 사엽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합니다. 사로청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넘식 사엽 t상법을 적극 따라배워 사업파 생활에 절저 

치 구현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일군달은 갱년돌파의 사업을 격식파 뜰에 

맞추어 천편일플적으꾀 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와 감쟁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파 방번 으로 참신하게 하며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통이 크게 작전하 

며 전투적으로 넬고나가야 합니다. 사로청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바력을 내여 일하며 사염에서 의존심을 버리고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일꾼들은 언제나 패기와 갱열에 넘치고 다정다감 

하며 청춘의 회열과 땅띤-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사로 

청일군들은 모든 변에서 이신작칙하며 .틀을 차리지 말고 겸손하고 소탈하 

여 경제도덕생활을 청련하고 건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의 기능파 역할을 높이자변 사로청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야 함니다 각급 당조직들파 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사로청사업을 적 

극 밀어주고 조건을 잘 보장해주어 사로청사업이 활력있게 진행되도록 히 

여야 합니다. 청년뜰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평가해주어 그들이 

주체핵명위엽의 계송자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은 사로청의 교대자입니다. 소년단사업을 강화하여 소년단원들을 

잘 키워야 사로청 대렬을 강화해나갈수 있으며 그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천위로 키워낼수 있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소년단사엽에 대한 지도 

를 위원회적인 사엽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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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청조직뜰은 소년단-앤듬의 깐 111 갱도와 신바객잔성에 맞게 사센 ll' 약셔1 

계와 조직생활체계끌 바로 세우-고 선속있게 지 RL 까띠 히감셰인주 91-+ _ç，_ 판 

관켈하기 위한 조직쟁치사엽윤 힘있게 밴 i녁 V-1 r 사 -?누， 최우(.액이 lr 1 

도록 하여야 한니다. 사로청조직닫 P- 스년만센닫속에시 l ↓이 ~l \')사(기 ]l까l 

보탬을 주고 사회주의건성을 돕시 위한 에버가 ^1 좋간일사 /l SL 농-따 사회 

정치활동을 적페 번i!~도꽉 하여야 힘니다. 

오늪 우리 청년들은 혁명하는 시대， 투챙하는 시대세 깐 I니 인하;; kr 딴 

찬 세대입니다. 우리 회명은 끔나지 않았으며 대삼 이어 제잔친니냐. ?-이 

는 혁명을 계속하여 갇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추-체핵역외임， 사회추기위임 

을 끝까지 와성하여야 합니다. 이 무전 Jr 도 역 r배 f;--?- 파염이 바 ilr 뼈 I석 01 

계승자이며 투쟁의 기수인 우리 청띤닫의 어깨우에 지위져있슈니다. 

모든 청년들과 사로청엘꾼들은 당파 수렴에게 JJ 없()] 충선한 생 l겨시위 

로 튼튼히 준 111 함으로써 주체핵역워엽의 재슈사 jIi 서의 사 I석Jl↓ ~l-\I- 판 Ll 

욱 흙륭히 수행 하여 야 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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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이와나미 서점 사장과 서면 대담 

(’91. 11. 11 다l 없) 

나는 당선의 우리냐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선은 조·얼 

두 나라 사이의 이해가 더욱 갚어지고 두 나라 인민들 속에서 

조·일 국교 갱상화를 요구하는 꽉소리가 전에 없이 높아가고 있 

는 때에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나는 구변 친구인 당 

신파 6년만에 다시 만나 담화를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선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대탑하려 

고 합니다. 

물음. 오늘 。 12 느: 
~ìrL듀 거대한 전환의 시대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실감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저12차 대전후의 국제질서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20서|기의 종말과 근대사회의 전환이 겹친 격 

동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석 각하쩨서는 제 2차 대전 

후 오늘까지 일관하게 위대한 수령으로서 민족을 영도하시면서 국 

제정치의 전환을 보아오신 세계에 유래가 없는 탁월한 정치가이십 

니다. 주석각하께서는 이 격동의 시대틀 어떻게 보시며 그 전망 

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대탑. 오늘 세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언어나고 있습니다. 제 2차 세 

계대천후 계속되어 온 두 초대국플 중섬으로 한 똥서간의 대힘관 

계가 허불어지고 다각적인 국제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 q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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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때상치 

갱치 갱세는 매우 복섞한 양상-완 비
 써
 

있슈니 다. 때 니{ 

않았던 돌발적인 사태블이 연이어 밴어겨고 있슈니다. 이 

러한 것은 총팔객으로 보변 인류가 자주-꺼인 새 세제핀 학배 나 

가는 파갱에 임시객으로 써겨난 역샤의 스용쏟이하 --lr 만 한 수 

있습니다. 현시대월 옳계 펴가하기 위하여서는 역사 ηl 깐션 파쇠 

을 천반적인 연관속에 서 보아야 하 I셔 빽삭반-암 판젓이 야니 사 껴 

절을 보야야 합니다. 유감즈럼게도 인부사란닫-갇 쏟서까 냉꺼제깨 

의 붕괴와 일부 나라뜰에서의 사회주-악의 죄-씌갈 -휴-;lI 까지도 새 

것파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낡은 것이 슈리하고 역사적 .fi. 닫 9~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하 ir 있까데 문제판 I 댄 셰 μ 

느
 」

거으 
/、 l一

잘못입니다. 역사가 천진하판 파쟁에 우야브lF?1-「 이으 
AA ;! 

수 있으나 역사발천의 방학이 탈라 캠 
A T 없슈니다. 지배와 

예속이 없고 침략과 꺼-쟁이 0al}“ L- 자 O 류 ---;7 펴 화 ç 유 세계에서 ìrll- 1'-

같이 행복하게 삼려느 거/、 으 l •- 자주객 ?l 까익 사회객 껴F 섞여1 시츄하 

인류의 이상이며 이러한 세계활 지학해 나가쓴 것 o 여사 lÜ-

‘ - , ~ 

전의 기본방학입니다. ?]간의 사회서 Fr 석 0] 껴한 A‘ 없 .• 것셔 - r-

럼 인류의 이상투- 변한 /'- 없 o 벼 역샤깐 ~l 91 박학): 객 ;;., 낀~ () ~ -r ì'_ 

드렬 수 없슈니다. 혀 시대가 꺼화이 시대 객쏟 91 시 때 i ’t -\’ 한 

때 1 것은 바로 자주적인 새 세깨에로이 꺼 후Lηl 껴 --r 꺼 후↓깐 I~ 

져오기 외한 격동이랴고 μ-아야 함 것인니다 q1 퓨 -, 샤유 귀 -)'-

펴화로운 세계뜰 지학할 쁜야니 i!} r[ 이하 새 세세판 끼션한 수 

있는 사회객 볼전객 초꺼탄주} ((피 n~ 니i 해 니까 l' 잉슈니다. 

오단에 와서 인 까 9~ 자추-성-꽉 유냐l 꺼~-: -- 시 배 야 얘 잔 ()1 rrt ()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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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누구도 찬성하지 않으며 그것은 낡은 시대의 유물로서 어디서 

냐 배격당하고 있습니다. 현대 파학기술의 급속한 발전파 인낀들 

의 창조적 로동의 결파는 인류가 너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사 

회들 건설하고 거기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자주적 

지향파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은 오늘 커다란 장애와 도전에 부딪 

히고 있습니다. 초대국들 사이의 대결로 인한 지난날의 냉전구조 

가 허물어지고 있으나 제국주의 낡은 세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재패의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우위에 의거하여 지배와 예속의 낡은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의 유일한 지도자로 군림하려고 노 

골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02- 폭력은 제국주의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새시대의 으
 

E 르
 
n 

--0 
-

역행하는 낡은 세력으로서의 제국주의의 반동성은 오늘 더욱 뚜렷 

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전진 

도상에 장애에 부닥친다고 하여 역사가 되돌아서 거꾸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세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인빈대중이며 역사발전 

을 떠밀어 나가는 주체도 인민대중입니다. 우리는 21 세기를 앞두 

고 역사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거나 망섣이 

고 있을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선심 

을 굳게 가지고 천진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 

거하여 역사의 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는 결국 자주-

평화의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이며 인민들의 자주위엽유 낀~ _L~_ 시 감-

-418-



cl 할 것입니다. 

물음:저는 조선민족의 통일위업이 오늘 그 실현의 구채적인 가능 

성올 내다보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은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민족의 통일율 길관하깨 지상과 

업으로 삼고 이 지상과업율 기준으로 하여 모든 활동율 하여왔기 

때문이라고 샘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탄복하고 있는 바 입 

니다. 그리고 납조선에서 민주주의가 일정하개 싫현되고 여기에 

국채정치의 번화가 겹쳐 조선통일의 ~현을 확신하며 그 i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톨구하고 

싫체로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귀국의 잃관 

한 자세에 크재 찬성하면서도 또 그렇기 때문에 남북조선 사이의 

교섭를 비약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대담한 앙보와 개선책율 요구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조선통-일의 원칙과 그 실현올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그를 밤해하고 있는 요인에 대하여 추석각 

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대담:우리당파 공화과 정부눈 언제나 주-놔 ji 인 Jf l} 삭 꽉 Jt 사)'-

갤박한 민쪽지상의 파엄으파 내세우 _-1' __ -L 신헨-깐 위까야 민 늬τ 

력을 다하여 왔슈니다. 조국품인관 워하 투객에서 -?-i’ l 가 시츄인 

관 껴지하-il 있는 단관 ?4 책간 사주 펴화팎-인， Ill 씌 l}대단끼 91 :1 [• 1?1 

책임니다. 

_"-:. t 1l- 0 
,- ~ -,:-

。 :Jl t,- l-1 ττ 

함리객인 

이 원객에서 jf- 놔듀인 }1f- 처l 판 해껴하기 위하α1 

처19t단관 내놓았슈니나. 낚 iF 선에시 5!! fα! 싸() 1 

장성하고 국제판계에서 새띄운 tl서화닫이 인이나셔서 낚÷-선 (?lI，!l 뉴파 

해외총￥-단-~:- 우리 당파 꼽화EIf 섞 l!’→이 인 {’L 하 인 상;싸 jF-- 걱 -'l9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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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갱당성을 더욱 갚이 깨닫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에 날로 더욱 파감히 떨쳐냐서고 있습니다. 지금 북파 남， 해외 

를 막론하고 인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분열의 장벽이 무너지고 

민족적인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범민족적 

인 조국통일의 주체가 튼튼히 마련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분제를 해결하는데서 더 큰 전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인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천 

시때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열주의자들의 

그릇된 입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잃을것이란 분단의 비극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열주의자들 

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져들의 지배적 지위를 잃을까봐 우려하변 

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인위적인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 

다. 

-03-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 

히우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국객 범위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민족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민족안의 개별적 계급이나 계충들의 이 

익파 요구는 민족 천체의 이익파 요구에 복종되여야 함니다. 그 

리고 온 민족의 모든 활동이 조국통일 위엽을 실현하기 위한대로 

지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적 입장으로 부터 우리는 사상파 

제도 계급파 계충， 신앙의 차이툴 초월하여 우리 민족의 대단결 

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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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녁의 갱당한 -f 장내 Rr 조선 9~ -놔파 

냥이 유앤에 하나의 의석으로 둡어가지 붓하고 따띄따 jIr f÷ 어 샀 ^1 

만 조선은 어디까지나 하나이벼 반E시 하나의 주서 OII! 굉 Ql 갚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앞 

으로도 민족 자주적 입장파 민족 대단결의 원칙갈 와 -1 '. 히 꺼겨하 

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져l 노 듀-재 갱부에 기초한 ?! 

방제 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싣현하기 위하여 계속 인관성 있세 

노력할 것입니다. 

물음. 주석각하쩨서는 조선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二그도~Ol 
ï 0-' 

새로운 안전보잠옳 이룩하기 위하여 조·미 관계가 타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전부터 지적하여 오셨습니다. 최근 년간 조·미 

사이에서 모색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냉전 체계 

가 몰괴되고 있는 오늘 미국에 대하여 구채적인 

^H .7 ~드즈 
C그 ï ‘-

까. 

없으십니까. 조·미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교섭올 

不커으 
-‘- ‘- ‘-

시작하실 

무엣입니 

대답. 우리 공화국은 조. n] 관계딸 새선하기 외하여 꾸준히 노역 

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u] 국이 조선의 -??!에 서선서낀 찌~ I ()] 

있는 나라이며 우바나라 꽁인문제의 해간이 [J] 뇌의 LH !.-:서 껴때과 

밀전히 연판되어 있 기 때 문임 니 다 !’] -:~이 낚 jf- 션 감 낀l 사 석 η 5~_ 

캠령함으로써 조선의 분열이 시작뇌었으며 띠놔이 낚조선관 때치사 

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초선반-도에서 꺼갯외휘 01 처 xlj1 조놔팎인이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다 ()~는 사선입니다. -#셰사회 

의 쟁 의 의 원 책 에 서 볼 때 지 lJ 약 초 . tJ 1 -{’L 셰 긴 쉰 팩 눈 한 까 셰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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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 객이 없 O 

껴 ~ 있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언제나 자기의 임밖적인 의 

사를 우리에게 강요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자기 의사촬 

강요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두 초대국이 대립되어 있을때에는 

미국이 반핑을 위하여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이용하는 것이 펼요하 

다는 구질을 내세울 수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에 와서는 이 구실 

따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E 의연허 남조선에 

자기의 핵 군사기지를 두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 

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ε 그렇게하면서도 조선문제가 조선의 북파 

남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변서 조선문제를 

해캘하는데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논 그릇된 입장입니 다. 우리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세계의 큰 나라와 작은나라， 발전된 민족과 덜 

받전된 민촉은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배하는 민폭파 

지배 t:jl-~二
[二 t一 민족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대조 

선 갱책을 고첼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긍 미국 인민들이 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 인민의 리익과 조 

선인민의 려익에도 맞고 세계인민플의 공동의 염원에도 부합됩니 

다. 

-04- 미국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조선 갱책을 재검도하고 조 

선의 통임을 도와주논 킬로 나간다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플로부터 

환영을 받을것이며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렬 

즈::. 01 죠L 
M 2 것입니다. 

-422-



최근에 조·비 외교관듬의 섭팍-이 이부어지고 처1 하사이기仁 하지띤 

두나라가 서로 의사월 전답한 수 있계 펜짓간 쑥간 인이 i’ιl ’ 색 

작함니다. 

우 리 는 이 미 시 작 싼 조 . []] 외 교 관 전 -칸 이 평 회 해 죄 쳐1 껴 .,T’ 셰 꽉 

tl] 롯하여 조·미 두나라 사이여1 ;f- 재하 난-샌 f，(져l ÷÷ 품기워하 네
 내 

화로 발천하게 되기담 기대한니다. 

물음:귀국에 대한 이른바 핸시찰 문제가 일·조 관채와 일·미 관 

계의 타개와도 관련되어 국쩨적인 관심울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 

다. 일본정부가 일·조 정상화 회담에서 이 문재톨 충요의징으로 

삼고 있으며 일부 언론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저는 크 

게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은 남묵조선의 비헨화를 요구하 

며 일본 자신의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밑 ·조 사이의 

쌍무적 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주장하는것은 영빽 

히 질못입니다. 

각하께서는 이미 귀국의 비핸보유방침올 거듭 재시하였으며 조선반 

도의 비핸평화지대 구상율 천영하성습니다. 주석째서는 이와 고↓려 

하여 핵사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 조션 끼 주-주의 ?] 빈 곰화 EIf-간 111 해-각가 ~l 니 나. ?-Ul 카화-각 씨 깎 : 

조선반도에서 핵천갯 휘힘윈- 처1 거하)' 야시야야 세셰이 껴화와 ?} 

천윤 보장하펴깐 숨jr 하 엮원()파 -만 

화지대띄 반단데 대 sl 제?}깐 내 -~ -\1 사 헤-~- 의까 α! t,--? 1t _1'. i' \" 1 ;! 

껴 5r • 1 있슈니다. -?-바에 게-， 해 1,I- /l ÷÷ 'H 깐 힌 이샤): 。’Õ~ .l~ 에 l‘ (, 

←두- 없슈니다. _- L L~ [1_ 파 해사객-깐 싸내까지 ~ì.슈니다 -1- L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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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대하는것은 핵사찰 그 자체인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국 

제적 갱의에 배치되게 일방적으로 우리에 대해서만 핵사찰을 강요 

하려고 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핵위협을 

가하는것이 없을뿐 아니라 핵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조 

선에 현실적으로 천여개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것은 비 

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핵사찰을 공정하게 하려면 우리에 대해 

서만 할것이 아니라 남조선에 있는 핵기지에 대해서도 웅당 하여 

야 합니다. 일부 나라들이 우리에게 핵사찰을 강요하려고 하는것 

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됩니다. 원래 핵사 

찰 문제는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주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그 어떤 국제적 압력에 의하여 처리될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들의 생명입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나라가 다른나라들의 내갱간셉적인 압력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05- 핵사찰 문제는 조·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에서 토의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률 맺자고 하는 일본 

이 항시적으로 해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처지에 있는 우리나 

라를 동갱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외부의 부당한 요 

구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않 

습니다. 우리가 핵사찰을 반대하지 않는것 만큼， 우리에 대한 부 

당한 압력이 제거되고 공갱성이 보장된다변 핵사찰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게 될것입니다. 

물음:일 ·조 정상화는 3당공동선언이 발표된 절과， 바야흐로 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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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리재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률이 다년간 간질히 바란것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자세는 자기의 역사적 오휴톨 

청산하려는 성실성과 주체성이 없으므로 저는 한 얼본사람으로서 

매우 우려하고 있슴니다. 주석각하째서는 일·조 국교정상화 교섭에 

지장은 이.siil. ^ 
AA.롤 T 없다고 하시면서 그 저만를 

L- C:그 -
낙관하고 계신다고 

하시었습니다. 주석쩨서는 이 교섭이 빨리 타킬되자면 무언이 충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재적인 문재톨 채시하여 주성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각하째서 01 교섭이 휠리 타킬되자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제적인 문제톨 제시하여 걷~^~ 
þ.“ 

。면 감사하겠슴니 다. 존경하는 추석가하째서 끝으로 회망과 칭채 

가 뒤섞인 오늘의 현실에서 직접 일본국민돌에재 하시고 싶은 말 

씀을 하여주십시요. 

대담:조·일 관계룰 갱상화하는 
o 
r 거

〈
 

조·인 I「-나라 낀 IlIl 한 91 R-f 

와 리약으로 보나， 세계갱세발천의 추-세사 t)_ q. ’ l 룹 수 없-， 

츄요한 문제인니다. 바로 .-r 렇기 때뷰에 조선눈휴싸파 ?l 겐 91 사 

유민주당， 언본- 사회당이 빛기하여 3막팍꼭시 ?lJ? 채택까계 되잉 (1 

여 j것은 우-i’ l 듀-나바 ?!q! 단파 세깨 i껴화<ìflt. 91 1，1 1 단속에시 커다 

란 환영파꼼깐→완 윌-러임 o 켰슈니다. 조·일 까깨껴섞회 fr’셰이 l꺼 

전파 이 분제 해켠에서 지켜야 한 껴객에 대하여서-， - :，닥궈츄시 

언에도 밝혀져 있고 뜻한 우리가 이\1 1 01 이 t!’ 치띠까 비 잉슈니 

다. 자주， 평화， 친선율 대외생패의 ;1 -~~- 0] 낚 ()• iIr 01.‘ ; 
• .J-- ‘ 

J 

니
 
, , l 

O 

끼
 

‘ 
꼼회국은 역사적 o 로 깊 -F 관제감 사지 -11 있긴 가까-?- 이 ??l ql 꾼 

파의 관계툴 켜상회한것음 lIH’} jr 인 슈 니 다 0] 껏 간 ll11’-나 f;>_ ι

‘ (,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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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입니다. 나는 우리 I낀족-을 해방하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오랫돔안 싸웠지반 일본인민을 반대한 객은 없습니다. 우리인민의 

정의로운 푸쟁을 지지하는 임본의 벗뜰은 지난날에도 있었고 오늪 

도 많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본벗들의 의로운 활동을 높이 평가 

하고 있습니 다. 조·일 관계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얻본이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를 성실하게 반성하는데 있습니다. 개인들 사이의 관 

계에서냐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할것없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 

고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마땅히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이 천꽤국으로서 전후에 비 

교적 빨리 재건되고 발천할 수 있은 것은 지난날의 침략적인 꾼 

국주의 갱책을 부갱하고 새출발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그러자변 오늘 경제대국인 일본이 새로운 발전의 킬을 걷 

기 위해서는 다른나라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파거를 탑습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하고 진갱한 우호관계를 발천시키는 킬로 나아 

가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를보고 열을 안다는 말 

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일본이 조·일 국교 

정상화 문제를 어떤 이념파 원칙에서 해결하는가를 주시하고 거기 

에서 많은것관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임본에는 앞을 내다볼줄아는 

갱치가툴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본이 외부의 

간섭파 방해를 붉리치고 자주적 임강에서 조·열 국교정상화 문제 

를 원만히 해견하기 워하여 적극 노력하리 라고 의연히 낙관하jr 

있습니다. 조선파 열본은 아세아 나라로서 아세아 꽁쏟의 발천파 

l켄영에 다같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슈니다. 지리적끼-로 tll 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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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

-
、L

[ 
T 01 ~τ 

M L_ 권깎이띠 커다관 {!채쉬-간 가시 _1 ’ 01.' ....... , -깐 • 인 

두- 나 라 인 민 듬 이 서 로 이 해 까 11_ 힌 관 한 쳐 한 예 -누- 역 하 나 껴 사 f; 

환고 평화로운 새 야세아닫 건섣하기외하 야세야 ?1Il!1 늠이 •, ,• 끼 i 

위엽에 크게 이바지함 수 있갚 갓인니냐. 나仁 조·낀 \ l t l ’} 낀 

민들이 아시아의 평화와 낸영갚 워하이 만껴 하 l ’- 취 쉬 얘 
0 
-서

7
λ
 

l ’ r 
‘ 
! 

’Ir-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인잔낀 lll 늄에게 따감-하 민샤삼 낀 l ↓l 

느
 

L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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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혈통을 겨|승 •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당의 불멸외 업적 

( ’~1. ~. 7 rjJ ，~l 

우 리 악-F 주 페 9~ 휘 츄-와 랜 나 셔1 세 -;해 냐 사 끽 팍 /1 i:{ ; 녁 ‘~ 1 L II t 

노휴계급의 당이 사회주 91 꼼센주~ 91 {~ ~l 인얀-깐 브까 ιl fl 쩌새 l ↓시，11 \ 

수 령 에 91 해 서 IJ~ \~ 둬 협 뚱-유 꺼 끼 깐l j ’ 수 하 l ’ 멧 나 계 깨 강: 해 1 • , : 야 낀 

니다. 
、

노동계규의 당이 위엮간 혀벽 91 파셔와 혀 J~l. !l ~ î’H 관 하감시’ 낀 t’μ1 

게 연 견 시 켜 주 어 야 휴 도 !’} 단 fi1 -셔 나 껴 진 낚 이 ;l 끼 1 슈 l'] 서 「 l~ !lr 시 시 ‘ )'"1 j 

와성되계 눠니다. 

핵 역 의 대 쉰 이 이 주 jr 회 I석 의 엮 ‘깐 인 f ’L 까 셔1 션 센 시 꺼 \ t μ t: ?J 셔1 까 ; 

핏불기， 바로 이것이 노독계급이 약사 현7，.인니다 약이 휘삿() :v- 11 

자， 역두 자인 수 i껴에 .91 해서 I까껴 뉘 니 냐 누-파셰 !{ 「jl Fl껴 ? 니 r! ” (,) j (j ’ 
’ t I 

」!! 혀 벽 외 ?1-깐 깨 객 짜간 이 간 이 나 ;/} : ; 」!! 껴 여I 녀 파 핵 I셔 ~)I ι1 \ ιl 시 까 /,1 

도이젠-음 짜시-하까 핵 IR 얀셔과 지:새셔휘 () 이·;사 n! 혀 IF! 서 시·시 1 ，1.1 t.!jl’l 

?1 까 객 사임 ;사꽉깐 r1Fqj 끼 L 1 나. 1:!? ,-,1 I ’}니j 하 t ‘,1 껴 !끽 시 씨 1,' 샤 l ~ '1 민 

당 91 헌뚱-PjJ 되는 것인니다. 

당중앙위원회 죄치국 삭부와 ?1 회 워 ?l 이시 ltl 1 ’ 1 시이선 낀껴낀 김-시예시 

‘; 다간파 깐이 지객하시였슈니다. 
t 

우- 바 닥 의 주- 체 의 현 뭇 -F 워 대 하 fl ?! 식 츄 시 01 사 삭 파 () 1 .:'’ , l ()! 께 시 

이 팍 하선 핵 벽 엮 객 파 투 껴 갱 휘 이 껴 수 l껴 낚 시 시 엮 !꾀 만! 이 나 l 갓 r’ ?•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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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에 결치는 유례없이 심각하고 디.1상변삭인 푸생속에서 이북된 것으꾀 

하여 닫없이 풍부히-고 고궈한 것이며 우리당의 강화발전파 우리핵명의 슈 

리뜰 위하여 영씬한 얘합려깐 가지쓴 것이다. 

위대한 수형 김인섞농지께서 ll~ 련하선 우리당의 혈풍에서 기관관 이푸 

‘ E 것은 주체의 사상파 이론인니다. 

우라시대와 우리핵벙의 요구쓸 반영해 나온 주체의 사상파 이본은 민족 

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진， 공산주의어]5ζ 의 김을 휘황히 맑혀주고 있 

는 가징- 파학적이떠 혁명적인 사상이판입니다 

주체의 혈동에는 FF- 한 위대한 수팽 김일성쏟지의 혁명염적파 푸쟁경험， 

수행념식 사엽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념의 혁명입석파 투쟁 

경험， 수랭념석 사엽방법은 유례없이 간i~하고 복잡한 푸쟁속에서 이룩된 

것으로 헤서 닫없이 Jir 귀한 혁명서 재))-보 되며 우리핵병의 당위적 전진 

을 확고허 담보하는 귀중한 믿천으포 뒀니다. 

이처럼 지도사상으로부터 대중윤 조객쏟워하는 방범파 작풍에 이갇기까 

지 당 건설파 혁명위엮 수햄에서 ^1 침으펴 삼아야할 모뜬 내용뜰이 천면 

적으로 담겨져 있기때문에 주-체의 혈통은 가장 위대한 협통으로 되며 퓨 

산주의의 휘황한 n] i'~ 륜 섣현해 나가는 천역사적 기간에 검 쳐 영원한 생 

I염력을 가지는 것인니다. 

친애하는 낀죄인쏟:1.1 께서는 주체.91 현통관 계송하쓴 것윤 숭고한 사엠 

으토 삼고 ~I 섣혀.을 위한 투쟁을 현멍하게 이끌어 나가논데서 붉멸의 엄 

객을 빵아주셨슈니다. 주-체의 현 FF관 계슈해 나가는데서 우퍼 당이 이꽉 

한 엽적은 무엇보다도 ~I 것이 가장 순견하게 이어지도록 한 것인니다. 우

라 당은 주체의 현통음 순견하게 이어나가판 것음 당의 깎화반꺼 .:4 혀 1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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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가상 풍요한 딛셰 -iIr 내세 -?--lr 쉬내한 r' 껴낚께시 

이둑하신 재부반을 셰강-하며 ~L 것을 후순반대에 긴 (j] 선사t，:，"; ~ \녀 사 (j 

로 투쟁해 왔습니다. 

위 대 한 수 렴 넘 께 서 이 북 하선 여 명 적 새 부 반쉰 당 의 현 li- 「)- !; (‘,] 이 q 사 

기위해서 우리 당은 E단 부분， 보{;- 단위늪에l 꺼인싱농지 여!!사상 엔 -H 

실을 갱중히 꾸리 고 설 속있 게 운영 하셰 했슈니 다. ~L 이 l' 성 oH δ}: r ‘ ;:l궈 

님의 혁명역사가 깃늘어 있는 앗 lJ r 다에 회 1~ 꺼식시와 사사 ι1. 여 1석 ln 쉰까 

파 사적관들을 만년패계의 기념비보 꾸i! l 어 수댐낚의 여역엄씌 r)] 센 lJ} 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전해 가도록 현 I영하계 이핀었습니다 

핵명의 성산 백두산 일대에 꾸펴친 때보꾀 여명!’t 쉰까파 ;rL’1 .'1 ’ 「 셰이 

사상탑과 개선문을 비롯해서 위대한 수령 11 인성농시의 쉰 I선 91 여 I석역사 

를 만대에 길이 전하는 기념 u] 객 창조-꼴닫이 수많이 얀띠시」1 시셰인낀 (ηl 

경애하는 수령념의 핵 1영사상파 엄씌감 높이 칭송까 I껴 깊이 연뉘 에l 딘애 

나가고있얀 현선은 주제 의 혈똥을 순결하게 계슈해 나가L 우i! j 녁 01 영 \' 

의 핵역성윤 힘있게 확증래주고 있슈니다. 

우리 당은 FF 한 자기의 ，Y.관 환쏟잔 외대한 수때낚.91 여!셔사삭파 야한 

수령넙께서 이팍하신 엽시파 생휘， 사임 l셔 ~j 사유에 /]깐애시 F1 애 ~I (J ',' 

써 사기의 혈통쓸 순까하게 이어냐사 -lr 있슈니나. 녁이 면%-잔 :F;} “’!내 

적이며， 깐혁역객인 요스닫고}이 -γ 

의 혈통을 순견하게 0] 어-전 우바 낚아 임시-「 !!}-!lr ，;l 이한 !! 껴시 끼냐 l" ~ 

있슈니다. 우떠 당은 외대한 수깨 꺼인섞 농시찌시 0] 삭사↑! 여 l!! 사 씨’，’ 

와단 인연이 없는 것윤 닫고 L} 9} 현팎의 -까 ?l 섞잔 fi, t! j 세 사 l ’ 1 ，; 끼녁 

이 색 섣 자닫 파 의 견 견 까 l~.lr_ lJ] 다 연 셔 ?l ’" 써 -깐 9l (1l L 아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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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상 αlrIi윤 띄tul 빼기 위한 투-쟁갚 전당적인 사언으로 이끌어 왔습니 

다. 우바 당은 딩안어l 숨어있턴 !’f 당，반혁역 종파분자들파 반당 추쥬주의 

분사달의 책꼼관 제때에 폭로，분쇄함으로써 현풍의 오가잔탕을 뒤섞어 -증 

η- 려던 온-갖 이색객 사상조류뜰-윤 극복 청산했으며 주체의 혈몽의 순견성 

판 첼저허 보징했습니다. 

주-체의 혈퉁-갚 μ-장해 나가는데서 우바 당이 이룩한 엽적은 또 한 새로 

Jf- 투쟁갱휘과 핵 1§ 염척단로 위대한 수령념께서 마련하선 핵명적 찌푸닫 

‘간 더욱- 깐전 장-IIL 화한 갓입 니 다. 

핵 r영이 먼근1 천친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경애하는 수랭 김일성동지께서 

[1~런하선 핵벙사 계 Y![ 륜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송발천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합쏟 91 중요한 원책임니다. 이 -씬칙적 입잣으로부터 출반해서 우

êl 덩은 혀 I영파 간션의 때 시기， 매 단제마다에서 새로운 언적파 경험잘 

랑야 잘펌으꼬써 혈핑에 단겨친 고귀한 재부륜 만년초석으로 다지고 주체 

의 현통음 굳건히 이어나가는데서 거다만 공헌윤 했습니다. 

우-바 당의 정껴석이 1' .. 'r_ 창조적인 fIi 갱어1 의해서 외대한 수령낚의 핵맨 

사상의 보뀔 j7- 는 새 _ï/-. 운 사상이한적 재부-플-무- 가인총 발천 풍·부화되였으 

I셔 .- I 것은 우버식의 혁명의 지도사상으보 확고히 전환되고 있습니돼; 

우바 당은 위내한 수협낚의 주체서인 당꺼션 사상파 이룬에 7L추해서 

천당의 주체사상화달 당건션의 끈본문제로 제기하고 전당에 당의 유엔사 

상체계륜 더욱- 뜯뜬히 세우며 갱연한 당사임 체계와 당사엽 방법윤 확건 

하는데서 귀중한 경휘파 엽적음 이확함으로써 당의 천투력같 높이고 혀명 

파 컨젤-을 슈퍼에로 이끔어 나감수 있는 튼뜬한 담보륜 마련했슈니다. :1 

리하여 위대한 수랭념께서 Ur련하선 핵명적 재부플은 더욱 반천 풍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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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김갱일쏟지의 험명한 영도에 의해서 연팡 계슈딛-셰사 및나제 

해결됨으로써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익에보의 역사시 선쉰-깐 간까지 

향노할수 있는 볼패의 위력을 지년 당()꾀서의 변모판 얀벽하셔l 상 -f 있 ;f 

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해서 창건된 우리당은 사기 9~ 혐팎-갚 세슈 

해 나가는 투쟁속에서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며역객 성객잔 연휘없이 -lr-;: 

하며 노동계급과 인빈대중의 외대한 향도자로 강화 l갚전씌어 왔슈니다 

주체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가는 우리당의 외용-깐 우선 인씌이 

E.C 가 추켜든 투쟁의 기치룰 계속 높이 들고 나가는데서 파시뇌고 있 

습니다. 우리당이 제시하고 구험해 나가깐 온 사회의 주셰사삭회 껴껴 -rr 

임찍이 자주성의 원끽에 기초해서 조국땅외에 사회주의 판산주-익뷰 끼 ?i 

하며 지구상에 제국주의를 타도할떼 대한 단 • L 의 강평에 뿌간1* 

있으며， 그것을 혁명선천의 요구에 맞게 센껴시컨 것인니다 

r一 ’ -1. _1 ’ 

이처럽 자기의 역사객 쁘리월 마염하덴 시기에 단었덴 여 I셔 91 '1 ;，]판 

끝까지 들고나가는 에기에 우리 당 9~ 투천하 며맥식이 있 -1 ~ 및 l ↓ 세까 

성이 있습니다. 우괴당의 주:쳐l 객 섞객간 주때]91 언퓨윤 께;; 싼시시 /] : 

파갱에 이룩된 당의 조까 사삭적 꼼 -ir 색에 이해서 L1 욱 lf 깐-히 l ’ ;:뇌 l ’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당 꺼선익 역사객 시워감 ?!이츄까 셋 닥-깐시 -3- ν 

태 5~_ 해서 항인의 뀔-낀속에서 닫닫히 1I~펴씬 녁식시 91 주시 시사사 ,] 깐 

축·성의 엽서이 계송되고 너욱 공 F 만꺼뇌고 있다까 짓잔 μ-이슈니다 

주 체 의 현 똥 이 계 츄 뭔 ()i닫 써 우- El ?l ?! 간 혀 I셔 파 꺼 11 91 민- -: f,’ 셰 뷰 

사주적 Ajir 창 fF- 객 P--iI< 꼽이 나가까 갓 ?r 회 l ’ 하 ?! 셔 O」I!- 섬 l ’ 힘 팍 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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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낚의 경힘-)=- 기계객 o 로 본따지 않고 우리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만야닫이껴서 주-쳐1 객 qj2 반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당간 내뷰 이이 계송되깐 만견익 중선을 가장 빛나게 해캘했으며， 

젠당과 꺼쳐1 ?1 빈이 익노자의 뚜리에 균게 붕친 qJ 11 단견-윤 섣현했습니 

나 외대한 수폐 긴인성쏟지께서 [J} 련하선 주-쳐l 띄 현풍감 순견하거1 계슈 

파}? fI?- 처l 뜸 및나거1 해견하고 우피 혁맥을 판바류 감-리의 한김로 천진시 

치 냐가간 친 oR 하간 낀갱일동지의 혀-병하 영도콜 받는 것은 우리 인민의 

프q 건 자링이며. 닫없는 영혜 인니 다. 

얻1 생딸맨의 주 j체의 협똥이 있고 ~l 게츄성을 확고히 1L장해 나가는 우 

i?1 당이 있깐한 우꾀 핵 띤 위엽 잔 언제 1• 휠송불패 함 것인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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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사령관， 전투동원태세 하달 

( ’ Yl. !>. :(ì 

!’ l 국파 낚조선호꺼분지·닫-깐 꺼쳐l 조선 ?1Illl 과 세깨팩회내 iqJI!1}{ι1‘ l 까 

?!깐까 항의규탄에1 \~ .. :딴누TL하고 -암해()!l .1" , .y.섞시 ~1 (띤 j ‘:ùl t ’1', Y I) 쉬{← 

쉰 사 연 슈‘을 감 내 vi l~ 넘F 유 () 꾀 써 조 선 싸 ). ~， 식 세 뷰 f! 재 선 서 여1.'다 

고 있다. 

이것은 조선딴도의 평화와 i영화 ?i?! 긴- 위하여 석이있까 -누약잔 나하 l ’ 

있간 우간1 공화국파 우- 간 1 ~) 1，1[에 nl 하 깐→깐 F 없} : 11- 시 (‘)]1 셔 주 시 끼 니 시 

세 닫 다시 균 외 휘 천 만 한 ft 용- 쓴 o1 -치 여1 1,'1 이 녁 까 ” 낚 ”F F! 9i 씌 해 외 (,] l} 

이 무R 한 해천갯연슈 o 갚 하에 -?- 71 궤와 세깨펙화 ()H _r,;, (! 1 [/1 +-;.페셰 셔 

다란 기대륜 아겨주던 꽉낚-jr 우 j-;f ~l 낚잔 11] 뭇하 ly1- 「 대회늪 rJ r서팍까 씨 

기에 빠지고 -! 민꽉-어l 게 밝간- 서두아 시꿔-깐 편셔주 -?-i ’ 1 이 파!!!시내까 

주- 국 풍 Q! 깎 ?} 감 파 인 니! 색 있 "누 I녁 단 (, \: 서 이1 ),’- 녁 치 게 5l ?! 나 

지감 즈선반도에서-간 와화의 새 싹 -F 사파시 l' 화약 l' 에 센이 니 rl ;-

있 한 극히 위 휘 한 정 세 가 2F- 석 되 jr 잉 냐 

!I]뇌-파 낚조선닷 -l: 자늪 -?r 지난해만 )1’1. H 맨션사이 (띤 λ :J j (’ l ’ Y 1) 11 

쏟 균 사 연 습 윤 강 애 하 lF} ; f 기 도 퓨 TIr 사 시 F -II!- -( 이 내 -휴 (’- 깨 시 시 ~~ ~J ('1 .;+ 

거뉴하였다. 

!I 1 국이 친략객인 내조선껴찌여1 rr} 사 낚 JF 서J!j 꾀단 -?r η] !’1 '-1 넌세 Ij} 에! 

<번 죄 와 91 천 껴 > 이 i냐는 허 융-쑥 F 까 파 낀 여l 수 렌 () 펴 폐 ;,I 액 l익 -4 끽 센 , 

《예 l ’] ~T깨 우 껴윤 l ’ 1.깐 하 수 11~ 11 ~ [셔 .01 시 약 시 애 .91 -안안껴 t육-와 휴 ?l 하 Î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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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oR 국-세역에 대한 탄압스농을 별리면서 천사에 대비한 군사파갚체제플 

강화하였다. 

[1 1 국은 새채벽두부터 해외에서 수많은 각종 최선행작천장비플파 핵적재 

전부폭객기달， 대략산릅무기둡갈 남조선에 끌어들여 괴뢰뜰파 함께 우리 

륜 반대하깐 도발적인 합동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렸으며 북반부를 반대 

하는 각종 꾼샤적 도발파 갱탐 행위를 체계 적으로 감행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북파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합의채택하며 침략 

객인 &팀 스피리프》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하든가 최소한 2"'3년동 

안만이라도 그만둘데 대한‘우리의 타협적인 성의있는 제안까지 외변하고 

또다시 뼈천갱연슈을 감행하는것으로써 우리에계 도천하여나섰다. 

이번 전쟁연습 r게는 남조선강캠 미군과 괴뢰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태평 

양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방대한 침략무력이 동원되며 l월말부터 기동천개 

뜰 시작하여 4월말까지 계속되게 된다. 

이 기간에 련함상륙작전， 공중기동타격작전， 도하작전， 특공대작천 등 

주-요작천달이 친행되 게 된다. 

이미 폭로된바와 갇이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그 내용과 성격에 

서 최뚜-첼[1 1 침략객이며 그것은 우리 공화국북반부뜰 공객목표로 하고 붉 

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첸갱이며 해시험전쟁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탈이 1976년부터 매해 벌려온 《팀 스피리트》 합돔 

쥔사연습을 몽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략준비를 이미 완성하였다 

는것은 세상이 다 야는 사실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괄이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91) 합동군사연습을 끝 

내 강뺑하든것으로 하여 오늪 우리 ?1 민의 머리우에쓴 섣제적으되 해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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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은 4rL 뜸이 후1 돕야치고있으 I셔 우이 나사에서 L 새 서 새끼1 임이납-;: 있 

:f tll 상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반전쟁 이 발발하여 그것 이 류혈 적 인 잔화-꾀 !!! 껴 지 l ’-잉 ., .çJ .. :~. (님 

피리트 91) 합동균사연습 二l 자체가 선선으 _tJ~_ 념어사시 닙 (J 이 ι낀 r 낚 μ 

\ . 없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광선적인 선쟁스꼼-간 조선만\:.에시 해션얘간 임 

으켜 평화와 평화통인의 길을 영영 가보 llf :1 '. 함으과 우-버 곰화 --Ii ‘감 깐 산 

하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더우기 우리가 이띠 주총적으로 취한 10 만명의 병역팍·소보 인하여 생 ~1 

무력불균형의 공간을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펴단 ll] 국파 낚조-선피꾀늪 01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하여 결~ 간파함수 없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렁관은 미재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 위험이 현삼적으로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조선인민경 

비대 전체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뜰에게 뇨;으 :u '-

혁멈적경각성을 가지고 만단의 전루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한 염렁율 하닐 

하였다. 

평화적갱제컨겔에 쏟센싼 주-선인끼;년 및 조선 ?lIl’ l 객 I Ij내 씨 l!!÷7 ‘ ·l! 1끼 (11 

의 시각에 낀납출농할수 있갚 반단의 준 I ’ 1 판 갖추)~.꽉 하였나 

이것븐 n].각파 낚조선피뢰단의 새 꺼껴 도만찌굉「이l 내처까기 위까 감녁 

한 자위적조치이다. 

미국파 낚조선당국자쉰유 우리의 낀나l 끽았仁 눈쉬셰-니- 한개사 (3 나; 깃 

-깐 Ri팍 히 백 •} 하 -lr ?l 약 서 9! (1셔 까 피 t’l.' Yl) 이 -!- ;!l 시 띤 ft 3- 녁 씨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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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치워야 한다. 

우리 인덴은 평화플 사랑하 I셔 대건과 천객갚 바라지 않깐다 

우리 당과 꽁화국껴부-는 조선반도의 낀장한 정세븐 와화하고 평화와 평 

화통일의 전제닫 바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윤 다할것이다. 

띠국파 낚조선괴뢰뜰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나약성으로 오산하 

j7 갇끔내 친략꺼쟁의 김로 나간다면 우리의 혁명적무장력과 전체 조선인 

넨유 선석한 사회주의조국과 고구}한 핵역의 전취물을 보워하기 위하여 한 

샤란같이 인떠서 싸딛-것이다. 

주/선인민분 및 조센인민정비대 천체 부대들， 로농적위대， 붉은청년끈위 

대-워듬파 천쳐1 낀 Ill 듬은 높은 혁역객껴각성음 가지고 미제와 남조선괴뢰 

단의 어떤 도딴책쏟도- 제때에 짓부셔버 린수 있도록 만단의 천투동원태세 

륜 각춤 ()i무써 조국의 딱과 바다와 하관을 첼옹성같이 지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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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혁 명적 성격을 고수하는 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판련되는 근본문제 

( ’~l. J t!() tjl 씬 

낀 쟁 일 녹지 께 서 잔 “주션 꾀솜닷간 ?- i’';] l,l l 01 믿， \ 강’ 1 (11 .주 시 I↓끼 

착도-사이다”판 t ’ l 씻한 여바 엑시적 {，j→힌난{거1 시 강 l ’ 1 약 3- • 해1 ‘ l 껴 I 끽 서 

낫()보 깎화딴전시키든데서 나서-간 워칙서 분꺼1 깐이l 대세시 -시껴사(， " 
、

밝혀주셨다. 

역사척 분헌틸어1 ?l 역된 주셰익 5} 꺼선샤삭제시 쥬“까 J• l!l÷÷ 사시사 

\ - 섣- 제 이 하 나 까 당 의 혁 역 지 석 객 간 i ’ -;; 꺼H (! ~ 1r 펀 a 끼 「4! f ’• 까 시 사 이 

푼이다. 

노동계갑의 r:.l- () 
o \. r 석 객 에 서 냐 쉰 에 녁 단 파 브 1I? 객 「) Tl! -까 V! '~l t r 누 

독 계 급 의 딱 간.:r: 늑 계 급 의 회 1석 객 자 추 사 사 까 지 !1; 시 낚 n iI? 산 시 ;.1 깐‘ 

서이 r너 노휴계균플 111 룻하 판딛 ?1Il! 내츄끼1 '‘)1t〉 1rη1 내 if 사. ! ~l ，( 1 까 4’L 

책 자 이 다 이 섯 간 노꼼 계 납 ~1 닷 .91 껴 민 ÷÷ -!4 써 M U 브 1,1.':• 식 이 tt\ "1\ '1 여l 

- L 핵 역 객 선 객 이 있 다 닦 이 해 띠 객 석 시 -사 .1' 수 사} 에
 끼
 

!
」
/ ---

서
1
 

/ l 
! 
1 

--‘ ‘ 
-

, 
시
 

<

j f Pl 당 .91 ￥- 망 파 파 렌 ~r 1 -: ~- 휴 I뀌 하 ?- 처1 ()] 나. 

_y- 끈 사팔혀삭이 작성이 껴화씌껴 주쳐}핀 간(J~치 게 tilL 삿 싸 {I ,',] 누쉬-

계 급 의 당 \:- 사 기 .9~ 핵 역 객 석 서 2- -l ’ i;: 하 시 판사 IF1 l •f: 새 시 익 [R i·} 게 

뇌 {r 것 이다. 

당듀 하나의 사삭에 의해서 깐 "'1 되 l' 시 R-r!l:: 씨~1.깐사이니 나이 여 

1셔치 석객이 ir 수도1 ;.1 뭇하껴 ~.휴제 if 아 니 ?}에 ()]새시 ?l 사사()] ~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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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 그것이 부휠되어서 결꽉은 당의 사상객， 조직적인 와해와 분열 

-윤 가져 g- 게 된다. 

당의 핵병적 성객이 고수되지 못하면 또한 노동계급의 당은 계급척으로 

순결할수 없다. 

당은 계갑의 조직된 선봉대이다. 만일 노돔계급의 당이 자기의 계급적 

성격을 고수하지 못할때에는 당 안에 이색분자 위험분자들이 끼어들게 되 

고 결국은 당이 그들의 농락물로 될수 있다. 

당의 핵병적 성격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계급의 당의 존망과도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이 전친하는 과갱에 당의 임무와 천략전술 투쟁방법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있으나 당의 혁명적 성격에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만일 당의 성 

격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노동계급의 탕은 원래의 변모를 잃게되고 자기의 

촌재마저 유지 할수 없게 된다. 

노동계급의 당의 핵병 적 성 격을 고수하는 것은 또한 혁병의 운명을 좌 

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의 혁명적 성격을 첼저히 고수해야 당이 노동 

계급파 난로대중의 핵신부대로서의 지위뜰 차지합수 있으며 혁명대오의 

중섬에 확고히 서서 팡범한 인민대중플 회역투쟁과 건섣사업에보 힘있게 

이끌어 나감수 있다. 이 보닫것은 노옹겨1 급의 닷의 혁명적 성객-블 고수하 

는 것이 당의 촌재와 강화발젠 혁역의 운-명과 관련되는 뚱대한 분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계급의 당의 핵벽서 성객잔 l' -↑카 깃간- 오늘 제국주의자뜰의 반 

사회주의객 책돕과 관련해서 더욱- 선각한 퓨제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 미 

제를 비롯한 제놔추띄자단은 힘의 정책쉰 꺼지하면서 어리석게도 사회주 

-442-



의달 와해시키기 위한 이쉰바 펙화서이핵 선 l’+에 II~ 단이 l ’ 잉나. 

저l 놔주의자늪은 사회주 91 촬 반대하는네서 쉰히 사회주-익 사회.0 1 하 l1-- Ai 

역 i양 간 노 쏟 겨hf 익 당 길- 껴 산 시 구l-: r 니l 화 삼 -깐 판 1'1 ,) ’ (;」 나. ! 
’ 

--, ‘ l 
• 

{ ’ --
--
‘ 

리는 주쳐1 형의 당으보서의 우간l 딩의 핵백석 식 f! 갚 센한없 "'1 
-
-
「1 

’ / 
1 
l t 
! 

1 
L 괴

 깨
 

i 

! 
’ 

야 향노적 역량으보서의 ~I 의 영-보적 역딴갚 높야 사회 f]끼 <ìl 임 감 ;l r4 

지 완성해 나갇수 있다. 우리당의 혀병적 성석-삼 -lr 수하는네시 숭 .Ù 한 삿 

은 무엇보다도 당의 ^1 도사상인 주쳐l 사상-단 획 ;lr*l 수건-까 l ’ 갓간사셔1 'n 

송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당의 지노사상인 

주체사상의 혁명객 기치콜 일판성 있게 단-어쉬 -lr 꺼당의 주쳐l 사삭화꽉 힘 

있게 추진해서 우리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혀명적 냥으보 삭효}만젠시껴 나 

가야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당의 혁명 적 성격을 고수하는데서 FE 한 풍요한 갓잔 당익 

사회계-납적 기초플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당의 사회셰냐객 /lfL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띈다 ~L 버 tl ，넌 녁이 여 I셔시 

성격을 고수하기 위해서단 ] 사회계 jf 객시추판 강좌해야 하다. 

F 바당은 대중적 정당이다. 

}Iif걷-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사삭사임관 갓친 δ! 사껴 사..ò l 식?!느 낀，.거l 시 

)F il 조 아 사 상 이 퍼 져 당 의 사 회 겨hf 서 ^1 까 이 약 화 뇌 : ? ?i 파 판 사 시 ji ;: 

있다. 때뷰에 우버단 노농깨 iJ- 파 k-- 끼븐샤 ?1tRi’ j-자(나1 시 껴 시샤 ~l • 
} 

‘ 
j -

-
--, 
‘ 

r ! ” “ 

엄-깐 강화하고 핵맥화 노농셰 -J- 화까단 사암긴- ~)잉셰 t!1 1’1 1 "’씨 ?l ’ l 뉘 

.01 사회계급씌 /lf-*÷ EJ- 임없이 강화해야 딴 깃이나 

v갚 인 끈단 파 당워 단 파 븐파 사닫 -F- -?- 이 녁 ~)j 녁 r! ?! (·)l fIl J;- 신 (·, l ?4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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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습하고 뉴L 헌히} 나가[ J 꾀써 우리당음 주체빵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 

딴전시쳐 나가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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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환 외교부I <UN>가입 의사 표명 

( ’~ l. i '2 7 ) 

조선의 유엔가입분제는 분혈관 나 d.와 빈폭-의 현때암 다시 엣 jr yi 낀 JK 

섣현하려는 우리 인빈의 사합적인 시억파 사선 까쉰 5l;r 츄내한 1rr 셰 (11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갱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Il! 쪽-쉰사이이 

친선관계발전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유앤헌장플 시종일 f’} 핫중하여왔 η， [예 

유엔에 들어갈것을 회망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은 당당한 자주독띤국가로서 유에.성원놔이 휠수 01 -, : 
M \. 

u 

-
「
L

츠
δ
 

한 자격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분렬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심갱에서 우-이판 유에까9lFr 

제뜸 온 민족의 념원에 부함되게 조-국몽언의 껴지에서 jr 젠하여왔 η 껴 이 

디까지나 이 문제틈 품입위엽섣혀어l 바판셔l 해껴차시 위까이 낀 qj 석있 

노력관 경주하여왔다. 

우리 곰화 -:If 갱부간 이러한 립장으꾀부터 유엔가 ~l 퓨셔1 와 파련하야 씬싸 

제가 심현된 다음 꽁임뇌- 하나의 조선 까?; 유 q11 에 달어까삿쉰 ?l4’}하게 

주장하였으며 통일 이 선 현 뇌 J] 전어l jIF 파 낚 0] 유(젠어l 쉰어 'r .:- 셔 -? 이1 -~ 

두개의 의석으로 제각기 닫어간것이 야니파 하나의 아서감 가지 j ’ 쉰쏟() 

-갇- 쉰어잔터1 대한 한 iIl 객?! 제?}음 내놓았다 

우리는 쉬-어1 대책분저l 촬 꽉파 낚시 멘저 혐의하」’ ~f 이만l 션 아쉰 {4?11 어1 

내 도 꽉 하 기 위 하 여 북 낚 iI 외 -~f :ø~ 닦에 이 ., T’ 제 팍 주.H. 한 ?} 꺼 0- iI1 깨 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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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실현윤 위하여 성의있단 모든 노력같 다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달도 조선의 유센가임문제월 북-과 남이 협의하여 통일 

지향적으로 해결한깃-살 기대하였다. 

_-1 러나 남초션당국사쉰은 서닫의 분-렬주의적인 유엔가입깐만을 고집하 

꺼서 북남고위납회단에서 단일의석에 의한 유엔가입제안을 반대하였을쁜 

아니라 앞으로의 회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론의조차 하지 않겠다 

고 하였다. 

더우기 최끈 낚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의 ‘유엔단독가입》 을 완전히 갱책 

화하고 국제갱세의 급격한 변화듬 기화로 이를 일방적으로 실현할 목적밑 

에 이와 관련한 《정부비망록》 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정식 제출하는데 

까지 이프렀다. 

우리단 북낚고위급회담이 남조선측에 의하여 중단상태에 빠지고 현 남 

조선갱세로 하여 언제 그것이 재게된지 알수 없는 형편에서 유엔대책문제 

플 조속허 풀어나가기 위하여 유엔주재 북남상임옵써버대표들사이의 선촉 

을 가지였다. 

이 접촉에서도 난조선측간 《유엔단똑-가언》 갱책은 불변이라는것을 거듭 

주장하면서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꾀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섣윤 통하여 우리깐 난조선당국자들의 ‘유앤단독가임》 시도가 

요지부동이라는것을 명백히 확인하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자뜰은 천조션덴쪽-의 통인념원에 역행하여 닫끝내 《유엔단독 

가qJ) 을 강행하려고 함으교-써 유엔무대를 통하여 하나의 조선윤 뜰피 감 

라놓는 천추에 용서 못함 대죄를 저지닫고있다. 

남조선당국자뜰은 이에 대한 책임윤 i꽉사와 민족 앞에서 그바고 후대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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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영원히 면한수 없게 되였다. 

낚조선당국자뜰이 기어이 유에-예 단꽉 PjIr 가임하있나 l ’ 자 L fFrl 에1 시 

이것을 그대로 방인해둔다면 유앤부대에서 꺼 」F 션 IJ1-f 이 바악→싸 t’L 니j 씬 

중대한 분-제플이 편견적으로 한의됨수 있 .. \' .-[파부터 인，쥬까 후과사 f 새 

될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곰화국 갱부는 남조선당 fIf 사닫어l 익하α1 조성턴 이버 

한 일시적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초치되서 현단계에서 유엔에 사잉 하단 {} 

을 택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같 시종인관 x지l 지해 -F 폐싸 (J 

로부터 출발하여 해당한 갤차에 따바 유에사무-좋장에 게 갱석 ?-iIr -f;- 에 ;]-

입신청서콜 제출할것이다.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로 한것은 낚조선당국자닫의 분-펠주-의서;팩휴() 

로 말미안아 조성된 갱세에 대처하여 붉가피하게 취하게 sH ~ -~ ~lηl 나 

조선의 북파 남이 유엔에 각각 가 ~l 하지 않() 껴 안되 게 ￥l ?」， 이 11) 껴 

상적인 사태는 조국통임윤 섣훤하;r 낀에서 F하니-의 커나넨 만놔 O 띄 과 l 

낚조선 91 시계각춤 인 Ill 쉰파 재야세역닫이 1)• i ’l 나이 ?l -f;?11 시까 1,! 셰관 

나랴의 똥인전노문-세와 련판시겨과껴서 낚조선 ?l 《 f;(꺼1Ir}tI，/샤j) 시 1，꽉 

반대 하여 투재 하여판 것 -까 나파와 Ill 씌 이 %’ 」TL t,’- 렌 -긴’t 1’ F: ?! •(:- ~~ 추! 까 

이는더l 있었 다. 

낚 JF- 선 닦국자뜰에 91 하에 li- 일 니상에 새 판 세 jF 식 각 i 년 1: r? ? !!!l 치 (J1 

만함관 1 ~l ~4 !It윤수 없-， 윗-?l 띤익이1 01 시 α| 까 I 시 :객￥l 갓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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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북파 낚이 유엔어l 따로 뜰어가지 않으변 안되게 된 오늘의 사태 

는 절대보 고직펴지 딸아야 한냐. 

우리는 앞으보쏘 변함없이 유엔에서 북-파 낚이 하나의 놔호를 까지고 

하나의 의석갚 차지하게 되기블 기대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유엔부대에서 조선의 통임분제와 국제문제틀이 우리 민족 

의 피역파 세계 평화와 안전의 요구에 맞게 해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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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중앙위， 

<전국작업반장대회〉 참가자들에게 촉하문 
、

j 
( 1 

‘ 
’ ( 

‘ -
-‘ -( 

‘ 

’ 

-깐 나바 센 체 띄쏟 )11 냐 j!} 인 민단이 맛 아 l껴 t\ 판 꼼끼1 ψ ; ,’ ‘ tl:1 ;}1-(F 

중심 이 -? 미 사 사회 추 의 륜 더 -끼- 및 lH 이 nj 샤 회 -• 이 ?1 /• 1 긴- t 1- ’ 시 l’ 깐 I: 

의 자주 적 통 임 을 앞 당 기 기 위 한 투 갱 을 힘 있 셔l 번 t’1 ,-)’ 있 : 시 시 께 서 I: ιi 

엽반장대회가 열리였다. 

의 대 한 수 랭 낀 인 석 쏟 지 의 시 선 시 ?1 반 시 아] 91 짜 (J1 [!~ 펴 낸 (‘J]I.’1 시 I: ιi 

(성깐장대회는 색산파 캔연의 기충만우}이 사임까~; 5? 1 시’겨)깐 식회사 l ’ 

~L 역 한관 더 -와 높 이 며 1990년 대 사 회 추 이 끼 센 이 새 iIr ? 늪 ? 끼- ? υl 판 

전렌하기 위하 장염한 투쟁에서 막 i!} 수 t닝이 !1:i ’1 (거] ~I ↑!꺼 ?I?l ?l’'. 

농 쳐1 if ?1 부 하 한 츄- 선 성 파 ?- -감 부 친 한 착 } 시 외 여 , 꽉 카 이 여 I셔 서 '1 센 감-

파시하관 층석의 대회이다. 

2F- 선 Ur 똥 념 휴 악 $1-?~ ~1 仁 혀 벽 과 ?1 ?} 이 처 ,] <’! 이 셰 나 년 이 l닛 (,- 판 노 

η1 반판 고 -? 갓 년 4’L 파 시 펴 깐 이 '11 ì1 1,11 시 fj i ’ j 0] 하 r! n- ?i (-,! ?} 「) !r! 나 

(J] 낀 기 문 혀 역 추- 4‘ 여1 시 석 ?! 하 셔l ?! 시 l1 (?J : • 서 Ir 셔 임 끼 시 내 jl ” /! l」 { 「
~4 -~- L} 바 이 자 인 반 삿 단 , 꾀 하 7n l { 파 브 '.’ 사 단 여l 셰 ?! 쉬 까 h 거; 1 -'-+ I,f \• l 

^} 섞 t’~ -~_- -9- el 사 회 이 섬 ?! 셔 새 ‘!’ ÷÷ 서 신 시 -깐 사 t 새 • I I’t :l •1 (, 1 '1 차 

단 $>1 이 n] 안 츄 께 i f nl 껴 j] 샤 식 이 λ! 「 f 싸 ','’ 히 /1 -,tf 「 f 2- 넙- ,-,1 ’ 
I 

!1 

1

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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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노덕품성갈 커 J)-f:- fl 단생합의 거점이다. 

녕의 누리에 권게 감친 우리의 역응-객로동계급은 작업반을 거갱으로 하 

에 사회주의컨션의 매 시기 대중적영웅주의와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당이 제시한 경제건섣강랭을 성파적으로 실현하여왔으여 조국땅우에 인 rll 

단이 일하기 좋고 삼기 좋은 사회주의략원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 

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당과 수령의 헌병 한 팽노밑에 작엄 반의 전쳐l 당원들파 근로자뜰은 전후 

모갚것이 파괴띈 재너[11 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 

속하여 사회주의퓨엄화의 위엽플 빛나게 젤현하였으며 강의한 혁명정선과 

왕성한 투지쿄 우바 나랴를 사회주의공엽강국으로 천변시키는 투쟁에서 

사딴틀윤 높래우는 기객을 창조하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높이 멸치였다. 

온 나라 작엄반원들은 1980년대의 혁명적진군길에서 《천리마에 속도전 

을 가한 기세갚 (80 년대속도〉 달 창조하자!) 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달 

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갱신으로 서해갑문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 t l1 적창조쉰닫고} 현대객인 퓨장， 기엽소등을 수많이 일떠세웠으[껴 

인민경제 FE- 부-문에서 커다란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적위력 

을 더 한충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션이 뻔 ín 추진되고 천 리따작엽 반운동파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함윤 !’ l 붓한 대쥬운솜이 심화발전되는 파갱에 작엽반의 

대렬은 끊임없이 늪어나고 _- L 역할이 11] 한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작 

엄반원들은 당에 자기 운-멍을 전객 P 로 의탁하고 당갱책플 견갤히 옹호관 

첼해나가는 우리 핵명의 민음직한 핵신부대로 굳건허 자라났다. 

위대한 주체사상음 혁명적선년 q무 산jr 당파 수령의 무리에 뒤게 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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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떤 시 런 도 뚫 고 추- 쳐1 핵 역 의 한 낀 -깐 마 녁 Q 감 히 시 fl 까 rtj ~ 끼 나 i1r 샤 

회주의셰_t，.:_쉰 빛내이 -lT 쉰-쉰-히 반늪어나사 사임만이 r~ '/. [~판 샤시 l’‘J 

-: ? 것 -F 우 간1 당 파 인 Ill 의 크 나깐 역 (내 이 I니 시 하 이 나 

fFt 션딛똥당 쥬앙위껴회잔 당파 수때에 대 하 F 거 ? 츄까j t! n- 시 l 1 1’ 7 

쳐1 혁 역 위 언 이 중- 미 관 얀 댄 71 기 워 하 I):j 힌 • l x! -「)- iIt -1I 새 사，)1 낀 (,_ n1 깐 ;: u• 

핵역의 작염만장단깐 l ’ 1 룻한 첸쳐1 브니사쉰 01 ，，'.냐시외후잔 꼼(‘) 1 패사까 

다. 

위대한 수령 김인성쏟지께서는 다감과 깐이 jl! 시하시였다 

《천체 인민들은 높은 핵명성파 대중저영응주의륜 깐휘하에 샤 ~I 주. 91 ;-1 

섣에서 새로운 천환을 가져오기 의하 대지잔?-휴윤 ~J 있계 반i 펴나가야 하 

겠습니다.) 

오 늘 우 리 앞 에 간 20 세 기 의 lJ~ 지 Or 년 대 판 .?tJ~~) l!! 이 뼈 역 부 객 에 서 까 식 

빛나는 년대로 장시하여야 함 역혜콤?두 패 11 객인 파엮이 냐서 l’있다 

F관 작언 반장틀파 끈로자픈간 4닷이 껴 •! 하변 ?-i’! }? 하다!) :; 」TL 한 

륜 선념()쿄 까객하고 계속핵선， 제잔꺼끼까에 처r1 차 7 깨년새회유 ?L수사 

고 사 회 주 의 끼 선 이 대 꺼 균 잔 다 ~r 치 ., 二 rn 서 -!!’- 앤 t,’-다 쥬 요 하 삿 ?- ? I !l! 셔 셰 

!Yl_ .: ~. 부분-에서 색까-깐 높까 수주에서 씨식화하L 섯이다. ?lll1! 셔 셰 ν t 

~L~，~.， y_ 관 단 위 91 ^1 엮 ?} 마 다에 시 다1 쥬 사 ?1 ;j- 주 01 9t 시 i녁 객 깨 (11 여 I!! 껴 

선관 만휘하여 색선윤 높간 수준에서 애식회휘() 파써 이 ll' !’}펴사 α| ‘i r) 

갱제도대의 위력관 낚끼없이 반휘시/시야 하다 

채취곰염파 천역공엮， 천도까수흙 !’!풋하 ?!Ill 셔셰 91 
--’’ ---’ -·! 

사
↑
 

i 
’ ’ ‘‘ 

매
꺼
 

서
l
 

퓨엮유 빡려 싼션시 Jl{? 것-까 밴시 기 새시유 꼼F ;:1--에시 시서히하 1 ’ 서 

’} 서 사회 추 이 갯 셰 꺼 선 잔 힘 있 계 나 7 쳐 나 사 '1 이 하 팍 G 까 ” 뉘() 1 t ",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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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곰업파 전역공입， 첼노운수 )l’-갚-의 작입반장들파 근로자들은 인띤경제 

의 선행 ]1[ 문-어l 사 일까는 크나관 긍지와 무거운 책임감을 간직하고 (90년 

I매속도》 창조-투갱의 앞장에서 기발을 높이 뜰고 힘차게 나가고있는 겁덕 

파 부산의 광부뜰같 따라 안주와 복장을 비옷한 모는 탄광， 광산늘파 발 

션소들에서 새로운 너욱 큰 핵선을 일으켜야 하며 중송푸쟁의 붉길을 높 

여 인민경제의 늪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딴히 보장하여야 한다. 

급속공업푸문의 작엽반뜰파 끈로자들은 1956년의 그 어려운 시기 당파 

수령의 부픔을 심장으로 받들고 천리마운농의 발단을 열어놓음으로써 우 

리 당을 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한 강선의 로동계급의 그 투지와 기백으로 

철강재생산에서 일대 혁병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파업이다. 

경공엽과 지방공업 부문의 작업반들파 근로자들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을 받들고 인민에 대한 충실성파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천파 신발， 

식료가공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 

다. 화학공염부문의 작엽반들과 근로자들은 성비들을 더욱 현대화， 대형화 

하고 만부하로 돌려 농엽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제때에 보장하 

며 경공업공장달에 화학섬유와 여러가지 원료듭 충분히 대주-기 위하여 힘 

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라 당은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인 삼림집을 더 많이 건성하여 인민듭 

의 삼림집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것을 바라고있다. 

컨젤부문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의 지원밑에 통일거리 건연을 힘있게 

다~-~쳐 5만세대의 살림집건성을 기어이 기한전에 끝내며 도시와 농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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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 는 꽂tJr 다에 우리 인빈뜰의 기호에 빚℃ 산념 tl 감 lH 내사「l-!Ir /rl 센하 

이 살 댄 fl frF 처l 달 해 전 할 데 대 한 우 i.11 당 끽 」TL 삭 쉰 및 니 니1 :! 센 시 야 ,., F ÿ ~ 

;]본-간션부분의 작엽반듭파 난띄사달간 rl 선갚 1l 츄회힌네 내한 낚시 

t사침을 켈저히 깐첼하여 사라원 if'ê11 1J i~ 넨휘/]업소 r! ” ‘’t 1 ()괜 9 ‘긴 사 ~I 

;종합공장건성， 화학곰장달을 대행화， 현내화하:: 곰시와 iJi 션쇼끼선갚 !’l 
-콧하여 인띤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처13 차 7 개년께회윤 수맹까데시 

관건적의의롤 가지는 대상건연플을 빨리 다 :I 쳐 감내-):- -~.;- 하야야 하나.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핵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작임만쉰앞에 밑겨 선 

기본혁병파업을 성파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균관당파이다. 

작엽 반들에서는 무엣보다도 사상핵명을 확고히 갚어겪 고 힌있 게 lj-lr 나 

가 모든 작업 반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파 조선민꽉제 띤주익 갱선으띄 객 서 

히 무장하고 당파 수팽의 두리에 일선단견하야 당의 .í:'. 선파 생잭갈 하j:] 

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끔까지 관첼하는 츄섞의 침단 oι 

윤 대중자선의 사입으_í~_ 힘있게 벌려 .Y.두가 4하나仁 선쳐l 쉰 외하이， 시 

체는 하나달 위하여》 하는 신단주의씬객에서 시 jlr ÷r-l’ 이감꺼시 한께 ‘! 

생하 I셔 천진하는 곰산주의객침단으-넌 L.1 객· 仁-쉰히 꾸이()~ 한나 

작업반쉰에서는 기슈혁명갈 뚱↑}파염이 까나 !lr :io! 쉬 -lr 내숙사 시·잔여 

선 3--농관 힘 있 게 번 펴 나 간 R jIi 써 어 띤 l' 힘 -: ? ?! 잔 없 0" .1’ 홈 {/ 셔1 긴 사 IH 

서 생산을 끊임없이 깊이 Jlr 셰품의 침-암 높이/] 위싸이 Ai : ’r 새사 (Jj 야 

한다. 

인 IJI 경제 보관 부분의 사엄반닫어l 서 낡.)’.'r 1 떤이선 시세선 II! 뉴-깐 센내 

화하 .-1' 색산꼼껴 91 츄-함객시겨1 회와 시휴화'.'. 1,1. _, :회， 서사세↑~ ，]회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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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 [껴 생 선 l!} 닝lA 갱 영 훤 쏟-꽉 새 시 ?- 파 하 서 도 대 우- 에 서 잔 닌} 세 워 야 하 

이 . 작 엮 까 91 Y• t: 석 우! ÷÷ -h 애 /] .한 -r;- 배 -? jr 파 학 사， ;f1 -깐 ;사 단 파 91 작 주 

서혐조삼 강화하σl α1 êl 사 z] t사 IRJ싸 하이 l' 안， 한 i’ l 화 ?LS- 더 I꾀이 니} 놓 

아야 한다. 

지언반닫에서는 분-화혀맥수핵어l fl 휘-깐 넣0-] 온 사회 <)1 낀테 i↑화븐 ?l 

회 한데 대 한 당이 요」TL에 맛 게 -띤 -1; 식 원단잔 파학 /] ~'-J，1 삭 수문() 1 뇨’ .,I: 

%-1!’-한 문화서신양」!} fF 닫한 쳐1 껴 ?r 가친 사회주-이건선자-딘 키워야 한다 

이와 한께 색선문화， 색환문-화딸 확페하기 위한 투쟁갚 힌있게 변펴 인 l] 

와 /1 대닫윤 안뭔하고 깨뭇하게 거각며 공장안은 궁선과 깐이， 팎장깎 -F 

공원파 간이 민쉰이야 한다‘ 

Y.든 작엄반닫에서 우리 삭의 주-체서인 갱저1 관리혁 ER?1 대안의 사임셰 

계륜 작언반까t'l 문영에 첼저히 구헨하여 작엮반앞에 니서깐 .9. 딘 분처1÷÷ 

당조객의 지가받에 tl 체적으또 혐의하여 푹어나가는 기풍윤 확립하 ()1 이 

한다. 

작엄반뜰에서간 색선환광파 4’}간1-i- 영관 제적￥l 규밖과 .ï f- 켜세책에 nf.t ‘ l 

젠 저 히 정규화하 nj 쉰-히 우바 닥이 ?l; 착적 .0 __ i，~ 내놓 -간 작엮 까의 인 애 ?、 l

깅 재 갱 좋화제 도븐 강화하고 E1-R- 신 화시 -껴 나감 η- 파써 기 엮 과 i’ 1 껴 qJf;-

대중자선의 사엮 o 괴 선한시키 j! 디1 ~~이 샤엮체제 91 .7- 원석판 더 꼼이 ? 

약시키도폭 하여야 한다 

.Y. 픈 착엽 딴단에 서 3 대 핵 역 붉 -R 기 재 취 운폼관 (26.t.선 !i}은 따 i냐 1!l1 우 I 

츄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 윤 tlj 풋한 여러까지 대중문농과 민선 *l ?!)Ir 하 

여 합발히 별려나감 o 꾀써 대중의 짜주-객지혜와 힌윤 높이 반휘시키끼 이 

2 찬곳마다에서 더욱 큐 핵선유 인 o 껴나가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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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건성에서 찮임없는 앙양잔 인 (， :/] 시 외하이시 ;r fl 츄색사단위 

인 삭업반뜰의 천 1유역-얀 강화까_'1 1_ ~ l 역한윤 끼쇠서() -'.’- 놈이야 바나 

션 놔 익 사 인 만 닫 -~~ (90 년 대 총 선 안 J’-휴 에 서 삭 엄 반 이 시 ’"져 ; q! 있 셔l 

파시하사1) 녁단 뉘_"9_쉰 높이 닫고 -상조와 r{/센으1 '71 견 l]1-- 색끽야1 시 l,t 익: l1’‘ 
갈 너욱 븐뜬히 꾸 l'll 니 ~L 전푸역갈 t써 !!!!)I!- 상화하여야 하까. 

작염 반의 전투 i처~살 높이는 다l 서 생산되-농감 까껴 서 사?: 만 01 애 •} 파 t’• 

E1 천반을 책인지고 조직집앵까는 초 ifxl 휘씬-넌단인 사임빈식뉴~) 1 ()~힌， 0，] 

때우 풍요하다. 

작업반장들은 당과 회명 앞에 지년 영(계-끼?- 사 I석-감 깊이 사시까 l ’ 사 

란과의 사엽 을 잘하여 작임 깐-윤 껴 치 사식 서 -rLIlt , '1 0파 씌 () '.~- L 1 ，서 f !l! 

된 집단으로 꾸리 며 관헤운영관 새선하여 써선잔 꼼 -rF 수 -f(거l 시 시 니회까 

고 계획을 일별， 순변， 월별， 분기변: , 시 j{ 띤띄 이{!값 ;11 -;:때까'1".치 까 c "J] 

야 한다. 

작업 반장들은 작엄 만원뜰의 사엄 파 색 힌-꽉 어 I서 니 •} 섞 (J ‘Ir Il}T-(기 l 4‘r 

보아주 I셔 색산환돔파 학슈， 생함에시 언셰나 LH 츄。1 v ttl ‘j] 'r 1 _J ’ (‘'1 • 1 ιi 

칙하면 서 작엄 !’F깐 뎌객- 간쉰 페 꾸 i’ l kE iI:- 까 δ1 야 한나 

작엽 반의 천 }IE-t거잔 놈이 '1 $] 까이 시 : 나 -깐 λl f숫 l} fF 삭， /1 ?: •‘ 단에1 시 

작임 딴에 대 한 ^1-t，:-쉰 삭회까 ()::j 야 한나 

각 jf 당 }:~l 쉰 파 -상 식 . 1] 임 깐 인 -;,? ÷? -「 -; , 사 임 밴거] lli 1’! 사 !! /-;: 끼 ?l 

달의 의;션윤 궈낚야단’ 성↑I ^~이 다 lC 아주 n] {I ~’! },i 셰판 셰때이! 꽉'，; j -; 

멘서 작엮깐이 사기.9 1 에한잔 젠 Il} 까l ;:배까t，-치 까 (1] 야 까나 

_y- -:: 차엮센상뜰파 서셔1 시임?}석센늠「 ?-{,- 나 l’}깨 -F 식 trl rl 얘 ?~ 껴 

세 에 대 처 파 이 ] 이 Lτ 때 /, 1_ r!- l、 녀 이 l닛 !1 관 -F 사 「} !I! Ul.!.• l ’ 
” 
i 
I ” 

--, 
1 

-
기
 
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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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두-리에 한 I!}-2 한뜻 o 로 균거i 감치여 인제나 낀장되고 쏟왼된 태세에서 

핵멍석()보 색환하고 인 한(긴;써 사회주의위엄갈 굳건히 -양호보외하고 우 

L’l 핵 명 의 종 :lf 객슈 i1l 쉰 앞당겨 나가야 한다. 

조선로농당 중앙위원회는 천 EIf 의 작엄 반장뜰파 좌엽 반의 모든 당원뜰파 

난iζ자플이 당과 수령에 대한 감없는 츄성섬을 간객하고 사회주-의캔션에 

서 새 jr분 혁역적앙양윤 언()키껴 주-체혁역위염관 더욱 힘있게 천친시키 

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당의 크나큰 신인파 기대에 홍·륨히 피

단하리라는 것윤 jIF 게 넨긴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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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중앙위， 겁 일성 중국 밥문 판련 

정치국 회의어| 판환 보도 

μ
 
1 
!‘ 

‘ ‘ 
‘ 
) 
‘ ‘ 

‘ 

조선-~똥당 중앙위 ?lil 생치 ;I1- 회의 까 \0 입 I ()인이1 Fl 얘 !llt! 나. 

갱치국회의깐 조-션←i;농당 중악위원호1 lll] 시간)1 선 <JI’l 니시 ?l’l () 1 111 

의 위대한 수랭 ~J 인석동지의 사회낀여l 끼때 Til 였냐. 

갱치국회의에는 조선쿄동당 중앙위원회 갱 치국 외워， 후 A’- ~~ -?I 느시 선 

가하였으며 당츄앙위원회 비서단이 t” 서 끼 Il? ?} 사까(전 rt 

갱치국회의쓴 조션 -kr돔당 뭇깎위 ?l 회 학!’!시이시 r셔 주시 I/!? f 이 1끼 IJl-까 

화국 주석이선 위대한 수-랭 ~l 인석휴 ^1 께시 ↑}때까↑! 꽉회 (;)1!1!!-카히 Ir l 니 

문결파에 대하여 도의하였다. 

위 대 한 수 랙 긴 인 ""j 휴 지 께 서 -, 쥬 간 곡 사 녁 서F 악 의 ?I ~l --t 시 '1 ’l 내 ’~ 

지와츄화인끼판화걱- f: 서 양삭 jlF 쏟지.C')1 {-치에 이사이 I () ~l ,1 '{ l ’ r’니 !] 

인까지의 시깐여l 까잣 친끈하 핵셰이 nl 서 ? ?1 니 I’}이 쥬회 (?1 rl!! -니 ~I I끼，-

t삭분하시였다. 

위 대 한 수 혜 낀 인 석 녹 지 께 시 이 샤I t 끽 "’ /1 rl 쥬 걱 t) 1 니 까 lr 시 !니 1,- 시 

닫고} 뜻깊 ?- 섞눠- -잔 자시 -\7 α} 이 자 i예 이l μ ):] , 강 l 낚 까 낚 회 느 끼- F! 깨 사 시 

였 o 며 베 이 정 과 션함 석 , 강 깐 서 이 여 버 시 아 파 셔 셰 fJ 회 시 !’•, !f! r- 시 냐 

사문화유객단「?r 참과하시였다 

익 대 한 수 i껴 ~l 91 석 꼭 지 께 시 γ (J]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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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두랴에 한 !?}-S 한뜯 o 띄 낸거감치 I니 ?!거l 나 낀장되고- 쏟원된 태세에서 

핵 I석석으jr 색깎까 -l!- 얀함으꾀씨 사회주이위염관 뀐건히 t 호보워하고 우 

L’ l 핵 1영 의 종--rlf 객 깅). l’l ÷÷ 앞당 겨 나기 야 한다. 

조선로농당 중앙위원회단 ;션 -:I: 의 작엄 반장뜰파 작염 반의 모뜬 당우1 달파 

tF-R1 자닫이 당과 수댄어l 대한 감없-간 충성선플 간시하고 사회주-의컨섬-에 

서 새 jrfr 혁병 ^l 앙약간 인?키며 주-쳐1 히，역위〈선관 더욱 힘있게 천친시키 

시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감으쿄-써 당의 크나끈 신인과 기대에 홍-뚱히 μ-

담하리 i냐얀 것잔 ;1F 게 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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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답 중앙위， 겁 일성 중국 방문 판련 

정치국 회의에 관환 보도 

’ ) ( ‘ 
‘ 

‘ 
‘ 

4 / , . ‘ ~ 
• 

’ 

JF- 션 J~~ 휴 당 쥬 앙 위 ?l jl 껴 치 -간 회 까 '1 1 () 입 I (ì ~ 1 깨 F! 얘 !; : ;rj [ • 

정 치 국 회 이 { ? }- 선 hr-녹 녁 중 악 외 ?! 회 핫 111 시 사 • 1 nj l ’ Ll ,’L ? t!; !") 1 r ~ ; 

의 위대한 수랙 ~]인성동지의 사회낀여1 !1 때 5l 였다. 

정치국회익에단 조서.ï~~휴약 중앙위씬회 켜):]국 외인. -~- l,I ~l ?J 느끼 1 선 

가하였()며 당쭉악워센 ~l 111 서단이 t}! 시 /) !I? 시 사사 ?l 냐 

갱치-균회의" 조션딘녹당 쥬악의힌회 하!’1 시 r기시 r셔 주시 Il!1 r ?‘「1iCJIl!l-나 

화국 주서이선 익대한 수벤 {}인석꺼，-]계시 F1 해 사 • l 츄 ，~I ’;)1 Il!1 -F f} I: !샤 

문검-파에 대하여 ]도꾀하였다. 

위 대 한 수 력 낀 인 석 쏟 지 께 서 쥬 If -(ι 시 사 쥬 t까 ~l?l ~1 1- 시 ,1 ’.I l~ 1/1 ’F 

지 와 쥬화?1 센 꼭화 걱 f- 서 (자삿 jii 꼭 시 ~)1 {, 헤 ,'.jì ('1 사 이 川 ~l .1 ‘il !1! 니 : ‘i 

인까지 의 '1 ~l 에 가작 끼브하 핵 셰 이 l!l 시 ?- 이 니 [' }- (; 1 ‘카 회 1:J! !1!! -‘’ 꾀 I끼; 

t삭{응하시였다 

위 디! 하 수 랜 낀 ?! 석 쏟 "-1 께 시 \ - () ] 샤 l l!! t,! /1 rl 까 Ir o1 니 까 1. 시 (')"• 

닫 j까 뜻깊 -F 식꽉잔 치-시 l ’ 이서사폐아1 끼，]: ,Ç l 낚 시 낚 fl ÷r 3- Fr *P 사 시 

였 o [껴 때이갱과 까쏟석. 각깐석 이 이이 ι1 야파 서셔1 ~，’화시 t’~’I "ι1. 나 

사꽉화-” 객한잔 깐까하시띤다 

익 대 하 수 i껴 끼 인 석 녹 지 께 시 γ (, 1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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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늪파의 친{，F 까끼1t송 한춤 II- 터이히-시였 o [니 이갚는곳l!r 나에서 줌국인 

IJl 닫약 가장 ?:ll 운- 화영파 중놔 당파 -간가 지도간부-플익 각별한 환대달 

반 o 시였다. 

갱치국회의는 위네한 수령 김일성꼼지 91 이밴 종국밤문이 [J~ 우 성파객 

o 보 친행되었으 I니 홍-룹한 전쇠잔 /~져온더1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커다반 

반쪽감윤 표시하였다. 

생치국회의는 조중 두 나라 당파 국가령도자들이 서로 자주 래왕하면서 

?-정파 신뢰뜰 두테이하고 단션과 혐조달 강화해나가는것은 일찍부터 이 

꽉띈 하y:의 천동이파고 강조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중국방 

분-이 매우 적젤한 시 J1 에 친행되였()며 2F-쥬친선플 더욱 공고히 하며 사 

회주의위엽잔 옹흐고수하고 반천시켜나가기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농 

투쟁을 임총 강화하는데서 뜻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고 지적하 

였다. 

위대한 수렌 검인성쏟지께서와 강택빈동지， 양상곤동지， 리붕동지를 비 

붓한 중국의 당과 f 가 지도까부단사이에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 

사 친행띈 친 :;:1 하 -lr 내용-있는 회단단에서간 도의된 모뜬 분-제들에 대하여 

와천 한 견해의 인 치륜 μ- 았다. 

정치국회의단 위대한 수렌 .{j 인성암 :;:191 이씬 풍국방문-은 조중 두- 나라 

닷파 인빈단 사 01 9~ 친션이 ~L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함없이 ;1r수되고 날 

좌 따하 더-와 꽁 jr 깐천되는 윌-패의 친선이라는것윤 다시급 힘있게 시위하 

였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닦파 국가 i역~:-사쉰이 각변한 친판감파 쏟지석우

껴， 높간 흔껴 선관 가지 --lr 위 대 한 수팎 낀 인 성농지닫 가장 연 떤 61 맞이 하 

ir 성의껏 환대하에 3:- 더1 대하여 깊간 샤이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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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치국회의단 위대한 수렴 {l 인섞농 ;.191 0] 센 숙낙 l끽:，η!r1 에l f; 새 }i 

뭇깊은 상봉파 회단둡에서 조총 누 나바 l녁노사늙 0] \- l! 사이l 시치 사꾀 

추의건겔의 성파와 경험윤 뉘보까，'1 [ 호상 ^1 시와 년 Jt 니」내껴깐 i{1”아 1 1] 

대하여 만족^법 게 지 적하였다. 

이 벤 상용파 회 닦달에서 숭 각 당파 lf 까 l꺼노사닫-간 -(「 !’} 낀 IlII CJj 녁 ;i 

령 도믿에 사상， /1-판， 분-화의 J 대 핵 역 의 기 ~I 판 높()]쉰 l ’ 샤 jl-7 끼 rl ?1 ;「

휘있게 다~L 침 으로써 인빈달의 사주-객 ^I 향파 요끼L 0il 빛-: (71 !J1 내츄풍 •} 

의 사회주의촬 성과적으로 건껄하고있는더1 대하여 측하하 ll -? 바 낀 l‘I1 ()l 

사회주의건캘에서 새로운 보다 큰 성파흙 이 북합것을 축·원하였다. 

중국 당과 국가 행도자들은 꽉히 우-이 닷이 조시사삭셔 (J녀우리 당파 우리 인민의 확고부쏟한 똥인탄견이 선껴뇌었 ()I 이 l’f- _tI~. () ] 섯 01 
우리 나라에서 핵 병 파 캔셋플 석 과셔 ()꾀 수때 한수 있 세 하"수 {lFj (]! (-’

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위 대 한 수령 낀 입- 성농지 께서 는 이 밴 l암，~， -A' 갱 에 상택 낀 4쏟칸 x시l 꽉 얘 ↑선} ←rη()→ 니 

하는 충국곰산당의 때두-씬어1 품녁-?lIlIl(끼 4 새이 시 -Ff- 센찌갚 껴 λl 사 l ’ 새여 

파 개밥을 섣시하면서 뚱국의 쉰-색이 았간 사회 fPl 핀 끼 ?i 까，] 낀 아 •lr 

쟁에서 큰 성파딸 이북함R로써 사회주의이 꺼낀껴파 색힌쉬-잔 늪() 1 만‘사 

시키고있는데 대하이 높이 평가자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놓지께서는 츄 -I: 인 lJ! 이 사 ~11- 기끼센에l 시 (‘Jl -~， 마 껴 

파룰 축하하시고 혀대회씬 사회주-이판 끼센까시 ~1 까 II l!}| 애 아셰이 션 ll{ 

객목표률 신현하기 위한 푸쟁에서 즙 d 딩과 ?lI1’l ‘',] L 1 ,;!. 시과꽉 (3l;; 사 

리파는 J] 대와 확선윤 lf 명하시었나. 

외 대 한 수 렴 꺼 입 성 츄 지 의 이 !,}! ·중 ç t 센， -J ’• 씨 에l ’, 나 아 껴 1, 사 ÷r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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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두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숭리적으로 천친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 

족--읍 표시하였으며 앞으로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견섣허 고수하고 계격 발전시켜나가며 끝까지 완성할데 대한 확고부동한 

곰돔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치국회의는 이에 대하여 일치하게 환영하고 전객인 지지와 찬동을 표 

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의 상봉파 회담들에서 중국 당과 국가 령도자 

뜰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갱부에 기초한 련방제방 
‘ 

식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파 공화국갱부의 원칙적인 립장과 

합리객인 방안플윤 적극 지지하였으며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Y 조작 

책동을 분쇄하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새로운 진천이 이룩되 

리라는 확신-닫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랭 김일성동지쩨서는 중국의 불가분의 령토인 대만을 중국에 

귀속시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중국 당과 갱부의 립장파 노력에 대하여 

전척인 지지를 표변하시였다. 

정치국회의는 조중 두 나라 령도자달사이에 표명된 호상 지지와 련대성 

이 사회주의 건션파 조국통일플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 

무추동하게 될것이라간 인갱하껴서 이러한 지지와 련대성에 기초하여 앞 

으로 두 나라에서 혁 I영과 건션이 계속 송리적으로 전진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선에 념쳐 지적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상봉과 회담뜰에서 두 냐라 령도자플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틀에 대하여 의견윤 냐누었으며 대외관계분야에서 두 나라 

당파 갱부가 견지하고 있든 자주적 립장파 방침틀에 대하여 호상 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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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표명하였다. 상봉파 회담뜰에서는 국제관셰예서 패권추의한 딴대 

하고 평등파 내갱불간섭의 원칙음 촌중하 I니 조션반도담 ‘’!]판하 셰셰 α1 버 

지역을 비핵평화지대보 반드관 분-셔1 의 줌요성이 강 jFtlil 였냐 

중국 당파 국가 령도자들은 자주， 협회， 친션의 러년에 서츄하 우 i’ l 녁 

파 곰화국갱부의 대외갱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 I~ 우리 나바가 야셰이 

와 세계 여러 나라들파의 친선우호관계촬 더-와 확대밥젠시키끄 세계인센 

들의 자주， 평화 위업에 보다 븐 기여률 하계 되리라단 기대와 확선잔 *-

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져께서는 중국 당파 갱부가 실시하간있는 판렌사 

주객이고 평화적인 대외갱책에 대하여 천적인 지지헬 표명하시고 츄화인 

민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이 날모 더욱 높아지고있는데 대하여 촉 

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중국 당파 놔가 껴-)=-자뜰 -P- 이맨 삼묶-파 

담화의 천파갱에 조중친선의 중요성파 의의에 대하여 묶연히 감죠하시였 

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피로써 맺어지 -lr 꽉사이 옥삿 시 렌윤 이서 매 jF 쥬 

친선을 언제나 귀종히 여기끄 두 나라 인빈닫이 공잣 91 념워파 사회추 91 

률 위한 공동위염의 현실객요-+에 맞게 대꽉 이이 r~ 씌- ~}화 -rJ! 씌니 f! 

데 대 한 확고 한 결 의 와 의 지 딸 표 맥 하였 다. 

갱치국회의는 위대한 수령 낀인성츄지이 이밴 풍 칸!삭{，F 이 }-휴?!꺼 91 

역사에 새로운 빛나는 장을 염어놓은데 대하여 꺼 다깐 따팍-깐 감 사 하였 

다. 

갱치국회의는 외대하 수때 1) ~!석농지이 (, 1 "’| 휴 I:t셔}，’꺼바에 ?l 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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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갈 lf 시차고 잎()→-~:- ~.~ 성과뜰 곰」r 히 하며 조풍친선을 전면적으로 

;-5;- 싼전시껴 riì 대한 션의쉰 lf역하였으며 이와 판련한 해당한 결생을 

채 때 ò~였다. 

당중앙위원회 섞치놔회의는 각갑 당조직들과 일군들， 모든 당원뜰파 근 

r- 시플이 주체 사상익 끼치밑에 핵병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증-리와 조국의 자주서평화동일갚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위 

Yi 수행에 보다 관 기여륜 하게 뇌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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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전협정>서명 관련， 북한 외교부 성명 

( 9l. ll. 2h) 

오늪 2F- 선 깐.)=-에 사 해위 협간 져11 :셔 하 l ’ 비해지내회÷÷ •! 치 i! t l! 「 1

세계석인 과심사되 이잔잔 끽]’있 r} 

-? 바 꼼화-광 갱 l!l-: r 낚 if- 션 에 lIH 1 q 씬 111 ,; 해 \J 11 이 시 -;:판 깐 • l ? 

-)=-의 평 화뜰 μ- 장하깐데 서 펠- 수객 ?l 요구쿄 에 /1 하 1'- '- () 1 • l 혀 {;.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감화국죄뿌간 핵 무 '1 ;서 파 싸 지 _1- Of ê~l ，~임 한 깨 끼
 

’ 
’ I I 

조약의 기탁굿끼-되서 n~ 딱히 」÷약여1 이서이 "1 삭 l tJ l ).1 끼， t 1 1 ’ 
” ’ , r ~ i ’1 ~，~ 

하 며 우- 바 에 대 한 핵 외 협 유 : L 반 r1: -l ’ 주 시 까 \ 뷰 11) 해 ιI [ll 히 시 , r n 

호-응해나선것잔 /1 대하였다. 

해 부기 소유치낀 미 즌I1-h 2F- 약여1 샤인 한 비 해 I1 시뉴까 맥 ’ ,1 t I ’ 

휘하{? 때외쉰 하 ^1 만사야 한 이 Ir’ 판 시니 l’잉냐 

.- l 낀 여1 ,\:. -깐-뉘하 '\' 111 치 간 
-’ --r 

! , 
1 나 회 I: 이1 lH 사(1'j ’~ \’ 시 " 

‘ , 
--

에
”
이
 

~1 휘 꼭 깐 하 며 -주 시 센 11-- 아1 시 해 꺼 새 ','’ .9l 시 관 l ’ 꺼 ~l (, ',' 써 ι ‘)~ A-\ ,- 1 

? 륜 계 튜 객 _()_ i ，~. ~ 1 센 자 ~ 잉 나 

꼭 화 콰 이 뼈 Ir’- 기 꺼 파 싸 z1 조 야 에 ，~ 임 하 ~- e~ 낚 l,l 껴 서 셰 끼 "’ 시1 '‘• 세 

꺼 이 지 연 ~i 1 (Jj -?,- 갓 -까 꺼 져 「) !lr !’1 ~ η1 η1 'Ît {l:’ 깐 야 끼 끼 애 씨 뷰 

{r 왜 하껴 서 낚조서여1 시 해각1 기뷰 ~I 수자 '1' 째 인껴 5 셰 ll ?! ! !1 [~ ?~ 

?-i’191 껴녁하 n 」TL÷÷ R’}야단이 ι1 ?i: 111 시 '1 ~' I 1; 1 l' 잉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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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마전 미국대퉁령 부쉬는 천술뼈무기촉감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에 따라 미국은 남조선에 미국 핵무기가 실천배비되여있는 사심을 

인정하고 이플 철수할데 대한 협장음 밝혔다. 

우리는 미국의 이와 같은 조치가 우리의 뼈담보협갱체결의 길을 

열어주는것으로 보고 그룰 환영하였다. 

그후 남조선당국자도 조산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선언」을 내 

놓았다. 

우리는 비핵화라는 말자체를 반대하여오던 남조선당국자가 뒤늦게 

나마 우리가 이미 내놓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제안파 일부 공통 

된 내용을 담은 제안을 발표한것을 평가한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미전에 이와 같은 립장을 취하였더 

라면 우리의 뼈담보협정체결문제가 오늘처럼 복잡한 문제로 제기되 

지도 않았을것이다. 

우리는 핵무기천파방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핵담보협갱체결자체를 반 

대한 언이 없으며 그의 조속한 체결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는 뼈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후 우리가 지난 조약상 의무 

인 햄담보협정을 쳐1 견하겠으니 미국도 조약에 의하여 지난 의푸블 

리행하여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거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제 

거해야 한다고 정당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에 엄연히 주재하는 뼈무기를 가지고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변서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사찰만을 강요하여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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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갚에 와서는 모잔것이 역 t퍼히 권 Il~ 와 긴이 [11 각이 처관부!’ 

우리의 갱당한 주장관 받아닫이고 이새에 만 if 하갓싸 {!r) -샤껴지 

인 조치률 취하였다면 우리이 핵담꾀-해껴셰션렌-저l:; {’!’H 시{나1 해시 

되였을것이며 아무 연도 없었-읍젓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뼈담보협갱쳐1 검문제가 순조연게 빡 i’ i 뼈꺼뇌÷까 

못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뼈무기갤수-에 관한 자기 91 공약-깐 어몇 

게 성실히 리행하는가 하는데 탈려있다. 

남조선당국의 경우률 말하더라도 우리가 조션센도비해지대화?}쉰 

제기하였을때 덮어놓고 반대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당 반 o}뜰이:? 

데로 나왔어야 할것이였다. 

북파 남은 동족으로서 다같이 핵무기개만음 하지 I사 I셔 얘샤캔잔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갱부는 이와 간끈 견 ;.1 에서 다-5 파 깐 01 

천명한다. 

첫째， 미국이 난조선으로부터 뼈부기 챔수션 시사하변 
--‘”

1 -) <
l ,, 

뼈담보협갱에 서역한다. 

둘째， 남조선에서의 tJ l 국해부기의 폭재이부꽉 회?!하기 -91 까 

찰파 우리의 핵시선에 대하 사함관 꽂시(거1 ，l 때까다 

셋째， 동시해사첼분제와 우 ê1 에1 대하 때외해 셰서-，'’ 셰뷰 얘 (Jl 까 '1 

위한 조띠휘상을 친뼈한다. 

넷째， 북파 낚이 핵무기활 개반하지 않 _(J_ nl _1-.센싸(，-.뷰 1 1]뼈시 

대화합데 대한 상통뭔 의사딸 표액하테 따 i’} -I ?!뻐/'.- ~l 하 l ’ " 

낚혐삭관 친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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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갱부와 조선인민은 조선반도에서 핵천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윤 보장하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 

익 평화뜰 공고히 하기 위한 우리의 공명쟁대한 제안이 평화를 

샤량하는 세계 모든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률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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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tλ}이의 후n解와 不可f훌 및 交流 .t홉1J에 

판환 合훌‘훌 
(’~l. 12. 1:)) 

南과 北은 삼斷된 祖國의 'r-￥n(rJ 統-윤 ;강‘홉훤 까단 -F 시세이 

뜻에 따라 7.4 共同聲BR에서 f빼 un된 ~fi 빼統 :ì太 19: Ulj 잔 써 6훌‘녕 

하고， 야펌軍事(t] 휩決狀態촬 解쩨하여 l( b'i: (tJ ￥ (J뼈판 01 꽉하」’ 

it 1J 에 의 한 {훗略에 衝突을 ηt:lr 緊張精휘]와 'f배l짤 f+~~뭘하 n1. 

多角的인 交流 .t~ 力을 實現하여 I\J~ p:-r테의 flJ효과 훌찢윤 !;]짧하 

I껴， 雙 감사이 의 關係가 나파와 나꽉 사이 이 때係까 

指Iri] 하는 週폼에 暫 ~E (t] .0_ 띄 ff~ IN 뇌단 샤써!며힘 f한 il}-:r 

아넌 ￥t 一~깐 

시 J'_ 
-’、 ’ liEIL 까 

고， ;f ￥[]統一을 !Jx.就하기 위 한 센同 91 ~’} tJ 긴- 1대(’{ 힌 치
 
” !1r1 ’

11i 

/‘ 

-’ ‘
시λ
 

하면서 다응파 깐이 r? ，똘하였다 

第 1 章 南 ~tfD 빼￥ 

第 H앉 |휘파 北-F 시 i ’ fll ￥fn 이 體 ~II 담 !lJ ‘ 하 ! tt 환. 한다 • IC l~jL or.1 

第21얹 I힘파 ~t .?- fll 휘 tJ 의 I시 ~Bnn體에 +해j하 ;.1 야니까다 

第31앉 I훨파 北간 m￥ffj에 대한 l.t뽑 · 이 11몇윈- 하지 아니까다. 

第41앉 며믹-과 ~t.~: fH'f li ‘깐 破 t훌 . .a~톨하펴" -비 ↑r1꾀÷÷ 하시 

니하다. 

휘51앉 l휘파 ~t.까 IR {후벌t~k 엔F÷÷ rt~ 北사이 이 ~[!il ψ • f[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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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換시키기 위하여 共I페으로 努 η 하며 이러한 平和狀뺀가 

이룩될 때까지 現 뚫事停戰t~~을 違守한다. 

第61않 南파 北끈 園際舞훌에서 對決파 훌훌爭을 中止하고 서로 努

力하며 E族의 尊嚴파 ￥Ij益을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한다. 

第71않 南파 北으 서로의 긴밀한 連結파 圖훌훌를 위하여 이 읍意‘ 

書 發섰後 3{댐 R 안에 짜門店에 南北連絡事務所률 設置·運뿔 

한다. 

第81않 南파 北 E 이 옴意‘書 發1if윷 l 個며안에 本會談 태두리 아l一 

에서 南北政治分科委員會를 構成하여 南北和解에 관한 융意、 

의 層行파 遺守를 위 한 具體的 對策을 協議한다. 

第2章 南北不可를 

第91앉 南파 ~t은 샘對方에 대하여 武꺼플 使用하지 않으며 相對

方을 武 tJ 으포 {훗略하지 아니한다. 

第 10條 南파 ~t 간 현見對」7-파 원'fn펴뚱핀듬플 휩話와 tbb 商관 통하여 

平￥n的으로 解決한다. 

第 1 1 條 南파 北의 不可f륨 境뽑線과 區-域은 1953年 7 덤 27 tJ字

軍事{후戰에 관한 協定에 規숱된 軍事分界線파 지급까지 雙

方이 환轉하여 온 區域으로 한다. 

第 12條 南파 北은 不可{품의 庸行파 保障을 위하여 이 읍意書 發

했後 3個 R 안에 南北軍事 jt.同委員會롤 構成·運촬한다. 南北

軍事共「꾀쫓員會에서는 대규댄- 샘I랬移動파 軍事演렵의 ;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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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統홈Ij問體， 非武앓地帶의 ↑i 힘] I'fJ ￥ IJ 며 /{ll 뼈， 밴1: }、 L 슛k 

및 情報交樓 問題， 大톨 ~f훌武뚫와 Jt Sl能 tJ 의 셰거뷰 

lJ] 롯한 段階rn 軍縮홉 JJ{ n!] 웰， 혐꿇 /gl뼈 상 ’밴i>t.I'fJ l. :fa;핀 

成과 軍縮을 實現하기 위한 問웰펀 t~훌훌·推進한다. 

第 13條 南파 北건 {뿜發的 펴~ tJ ffj ~용파 .- '- ~훌 )~판 !꺼 Ü~하기 인하야 

雙17 軍事當局者사이에 直通電話판 設뽑. j훈월한다. 

第 14條 南파 北건 이 잠훌:훌 寢했後 l 個디 안에 ~함談 대 !! 간~ ~~ 

에서 南北軍事分科委員會률 빼成하여 不可훔에 관한 서.햄.91 

層行파 遺守 및 軍事的 對決狀뺀률 R￥消하기 외 한 n톨홉 rn 

對策을 싫議한다. 

第3훌 南北훈끊·따力 

第 15條 南파 北은 民族經합의 統-的이 며 치衝t꺼인 홈f~훌파 l(~수 

뺏n61앓 

體의 福￥1)向上율 圖課하기 외 하여 좁源의 ,tt; [ri]팎1 뼈. !( h~: 

內部交流로서의 物홉交?t.싼作깔lt 당 $￥에*交?t와 t~ t J 깐 

實施한다. 

南파 ~t잔 ￥↓웰·냐 f~q. 11.혐;’ ";C ，[￥-활뼈， {짜 ~t 쁨하， 월 t양 

고} 新聞， 랴디오， 텔 레lJ] 꺼 I;1xI :H hn物잔 1I] 카 하 ;|;바·얘파 

등 여러 7t ￥f에서 交?t와 t~ tJ 잔 ￥륭施 하다. 

第 17 條 !휩파 ~t F Kbi構 nt 원 긴 의 ^• 뒤- iIr ?- i 1; * 와 *훌 빼 윤 를rJJl. 하 

다. 

第 18條 南파 北온 흡어 친 찢 h~ . 헬 L반단이 자유 끼-‘?- 홈 11i L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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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逢 및 채問을 實施하고 검由;흘思、에 의한 再結습을 

實現하며， 其他 人道的으료 解決할 問題에 대 한 對策을 

講究한다. 

第 19條 南파 北 E 끊어 진 鐵道와 道路툴 連흙하고 j흉路， 빠路플 

開設한다. 

떤?01앉 南파 北은 郵便과 電氣通{듬 交流에 좌、要한 施設을 設置 · 

連結하며 ￥6便·電氣通 f듬 交減 Ql 秘&"、을 {똥障한다. 

第21條 南파 北은 國際舞臺에서 經濟와 文化 등 여러 J;J、野에서 

서료 t~ tJ 하며 對j~"，처l 共同으로 進出한다. 

협221않 F협 j1파 ~t 간 經i齊와 j(1t 능 껍 分뿔f의 交流와 協力을 實

쩍하기 위한 상意의 屬行윤 외하여 이 삼，훨書 發1t後 3 

f뼈 n 얀 어1 f휘 ~t經 i齊交 流 · 協 fJ 共同委員會틀 비 롯 한 홉6 門 딩 |j jt 

I司委 쉰、會단잔 構 hx. .運촬한다 

第23{양 南파 北은 이 상폴、書 發했後 l個月안에 本會談 테두리 

안에서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를 構成하여 南北交流. t옮 1J 어l 

관한 삼意으의 庸 fJ과 遺守룰 위 한 具體的 對策을 f옮議한 

다. 

第4章 修正 및 웰效 

第24條 이 읍意書는 雙方의 삼意에 의하여 修正 補充할 수 있 

다. 

第25條 이 잠意.書는 南파 北이 ~其 發했에 펠요한 ãñ ïX 륜 거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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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本윤 서로 交煥한 난부터 ~1 tJ-;윤 합↑한나. 

1991 ir 12 q 13 f 1 ‘ 

南~t高{피級솥1談 ~tr휘 Ir;1-{l? 級 #파 

I휩 iälJ代表團 n席代表 ~t 1U1Jf\ ii 聊 [ll!숭 

大 韓 民 國 후f’ 뿔fI~ t~ l 뿔 }、 l(Jt ￥ [J 뼈 

國챔總、理 鄭 π 植 fl f혹따뺑J1JI. 깐 rl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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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測 合意書 草案】

「꿇北사이의 和隔와 不可쯤 및 
1 交流 協力에 관한 슴意홈(훌) 

<前 文>

o 7.4 南北共同聲明의 ~Ii國統-J京 WJ 再確認

O 政펌南事 trJ 對決狀態 解;쩨와 緊뤘鏡￥U 

O 多角fr;J 인 交流·協力으보 fEhgjt同 flJ益과 활쫓 훌l課 

0 統-[11까지 빨 ;E的인 #￥봤關 f系 짧;E 

o 'f ￥[]統一 f파따륜 위 한 共파I ~~ tJ {없注 

<南 北 和 解>

第!1(훌 f[j對方 體 ~IJ 尊重

第2條 채휩方 !서部問顧 r十1E

第31않 차1對方 f파-픔마]傷 [1 】止

第41~ f[]對方에 대 한 破壞 ·節?훨씬動 禁 lL

第 51옮 現 停戰狀뺀의 平￥[]狀態쿄의 훌훌換읍 외 해 행 끼. ;jτ ￥ [1 

狀뺀 走훌H풍까지 fJl. 車 事{후戰 f%;iE 훌훌 r;F 

第6條 國際舞臺에 서 의 對決 냐] Ir.. í\: ~~ flJ益파 디 算위 해 
4

미
.
 

• 

• 

、

“
u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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努 η

第7i앓 本 암意훌 짧表後 21뼈 n 以|셔에 fj{ 1 11 ]/핀에 꾀t 」않 j뽀빼 엄 

~~훌 設置， 앞으로 서융-파 ↑~~흩에 원홈하단 h ￥ 빼 

z'o 
n ‘ 

第81앓 本 fr흉寶 홈 ?i f훌 1 f빼!’ ↓‘↓ I시에 !휘Î ~tfnfì 상 μ 값 Hff 

設置

<南北不可홈〉 

第9條 相對方에 대 한 효 tJ 使써 · 흡，~ 景 11:

第 10峰 意見휩긴파 約암관 붉뭘際聯 f‘r 좋‘활에1 마 i~t l f[]f t).() t.’ 

에~ðt 

第 1 1 條 F 可f품 境 뿜線P: 車펀{깐톨tt~'li 여l HJi 1l ’맨 힘 J， f I배뭘 ( I 

하 I껴 , 海上 F nr념偏.웰 -?r .밴 "td낀톨t t~ 'Ii:" 합-h •‘ l 

後 의 #9 ft 딸핵딜김;h휠 

第 12條 {~ nH품 뼈 • r f짜障- 및 ’벤備 I댈뻐쉰 흩f f~ ~l 채 l ’l;' "+ 

事퍼11 훌훌 •. ~~r쓸뼈훌h 1~ tÎÎi iI휠뼈， 페11 했황‘ ft[뻐 갖뼈. .H j} 1‘발 t엔 

걱쁨이 l. fl J (t' ) f 1 J I f 1 당 파 'l'~ (n tt fH tl !흘 

휘 1 :1 1얹 武 tJ 판매낀 낀1J 홈1]외 해 k 해 합 f힘-꾀;뽑 i안 UJ~~"t t) ~f J‘ ’ 

윷r h"單뿔 t) fd~"J f홈 분 lr I-t1! ’밴 h햄뻐6 小 Ht~앞 

第 1 4 條 重 r휩 (Ý-J tt 뼈빼뿔 · 후備야t~Ã 외채 ]밴 1;+!R- 뼈 ~뺏， l~t꾀 

*홈끊 實施， 혐홉f臨H￥R톰홈 IJ 앗뺏 1핸렉 

第 151앉 훌훌흉터챔 f웨어l lfi iI힘훤 I~I~ 팍;홉 · 땐꽉 

第 161훌 第 12條부터 第 15 따까시 빠'，t ~l 'hr끼() 1 폐 f r;r 91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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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 암意홉 l챔 71 f윷 61댐 JJ J、Jr시에 {휘i~t짧事委員曾 構Þx. . 運활 

第 17條 후 frff 書 發 ~7f윷 11뼈 다 以 I셔에 南北慮휩산科委員會 

쉰 ξα 置.- 니").[1'1_， 南 ~t 不 ilT {-숲에 관한 對策파 重事 frJ ￥f d:~( 

벤F 解m 위 한 諸없軍 3;f!”題 t，융훌훌 

<南北交流·協기> 

第 181않 ￥rrr갑J. 파디오， 텔레비 션 및 출판물의 채互開放·交流， 

fil 확， '，(: 1t. 훌훌術감했， f동健·뭘境， 體育， 科學·技術

등 여러 分野에서 交流·싫力 

第 191않 體원家 11: .뼈짧달의 書띔去來·뼈逢·덴 r~염의 각-각 實施

및 이 닫의 티 다 l 월-‘/떤、에 의 한 벼持 잠 推逃， 其他 人

파I (r~ J _0_ JI~ 解決할 맙1題의 對策 講究

第20條 자유료운 往來·接觸 {몽障 

혐 211않 P한닮 · 짜路 -한짧의 f홉1設 및 j범過t센￥!Ji miE. 센‘-義線 

鐵道-와 rz !l J' 開城間의 造-路 連結

第22條 훌~f맺·電氣通信 交流에 팔요한 施設의 設置 連힘， ￥5 

使·電氣通{큼 交流의 ff~;훈{몽障 

第23候 K~~經i햄의 t딘衛發展파 Kh~숫體의 福￥IJ rð] I-_을 위 해 

l'è族內홉6交易으로서의 物資交붓파 資源의 共 rr:H뛰發， 

合作投좁， 共同對外進ttj 등 經i齊交流 tfib tJ 實施

第24條 第20條부터 第23條까지 規走된 事I휠의 뼈까윤 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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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f?ET홉 합 1~ f홈 6{뽑 n 以!’j 에 l휘 ~U뱀 ff 委 R fr , I휘 ~t ;앤 C~ 풍 

員 협. r협 ~t뻗에약交‘~. t~ t) 윷 H1f 딴 빼/Jt . j훌쩍 

뺏251않 ;t r? 뀔훌훌 합 71f울 If뼈 q •• I '-l애1 I휘 ~t 잦;-!( . t~ t) ’ 1ft • 쇼 

員협담 3갚置. r휩 ~t 갖 tt . t~ t) 에l 까하 힘없↑&l홉 

• 
<修正 및 홉꼈> 

第26條 ￡ Fr흉훌는 월찬이 이 IIi 깐깐 짧활하~ ~'>>[tJ<?l 

兩환 FF-는 多者間 Q~ 1앉￥J 이냐 tt~;~셰단 r~~톨 
‘ 

第27條 홉方 암意에 의해 修lE tiJ能

第 281양 짧 77 frJ IX 콸 거 쳐 't-t Qt뺏 f 1 부터 'lt t) :)! I!~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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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文>

【北{제J~意書 L협案】 

~t南사이의 和解와 不可를 및 

協力·交流에 관한 슴意훌(훗) 

o 7.4 共 I~;l 聲 Bf1의 Ml國統一 3 大!京 WH깐 再確認

o i1 i쉰重띈 t꺼 對決狀뺀 解消와 緊품繹￥[J 

O 多쉰며jtn~l t싸 h. 交流븐 實 J;t하σ1 NJ~ 젠同 Ql ￥ 11갚파 홉 

쫓1관 멀l課하껴 

O 統一싼까지 暫 ;E的 qI 샤뽑關{￥:라{r 것윤 ;E;E 

<~t 南 和 隔>

第 l 條 쉐￥t!-i ~IJJ훌 쇄)E 

第2i잖 m합 方 I셔 샘 rg~題 1~ +"t 
第3i없 f~함 꺼 ‘폐"1평 . rll 傷 rl J 11-_ 

第4i찮 ↑n對方 破t훌 ·願홈 

第5條 國際舞臺에서 t~ fJ 

第6條 本 잠촬‘書 흉~~t1￥ 6f댐 q 9~에 fh門 I판에 連￥션좋; ~ pJf j~ 

置·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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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1훌 本 잠‘훌훌 훌rl1t f훌 I{빼 H 만에휘~t fl ìi’:', )μ;:H" 싹 

껴톨 ht. ~t 휘Î ftl 빠어l 까한 힘策 f& ￡홉 

<北南不可쯤> 

第81~훌 fU ￥f n-어l 대 한 1ft fJ 1 ~ ft n l. 1 、 f냥훔; 

第91않 意見 f!l댔-와 원Tr r~n 뱉닫-윤 힘 I:l! 와 t~f얘 ?--IIr 빠<* 

第 10條 {~ -IJT {.풀境땀線은 .밴: ~J~ f깐톨tt~.jL 어l B• ji 판 l 맨 ’,. 산W-~훌파 

各其 fF*훔地域 

第 lH앓 軍備體爭 rp 止， 훤훌(fJ Lt 뼈값싸고} 츄 시 여1 ’밴뻐-깐 

賣 lJL

第 12條 웰 6 車!휠핍-t，3 차 샤이에 ,{, ;냄훤，i[~ 파뭘챈렉 

第 13 f앉 r Ilf{풋이l 판한 f-r 월 91 t쩨끼-깐 위 채 * Irr 웬 흙 ·합 ~á 

後 61뼈 Jj ~} 여] ~tl휘뱃: 'h )t:. I ri 1. ~ H 예 판 빼 ht. ~활 헥 

第 1 ~ 1찮 f받戰-윤 l- ￥ [1 i.~_ f훌뺏 시 키 : -- rn !’‘ I ri 1 잉.} t) 

第 151앉 r) l fr환 홈 *1 7tf윷 1 f뼈 1l \)~ 에] -lt r휘 +: 'I~ η # • 소 Htr 싹 

밟 IJt {• [J r f품 」?} ’밴: 'h (tJ 휘샤L ~I 얀 뼈 ,1Ii 씌 한 f&I홉 

<~t南없力 .~;값> 

~ 161찮 즙폐 91 !t:- lriH나J:챔{~ 11 원-굵 I l( h~_1 ’4%Zfri1I’ 서 () 1 찌같 

잦rt ÷• *￥ i빠 f융 f) . ~;rt 홉 lJL 

휘 17 f앉 시멜. 해때 11H ‘ ’'Z".￥~， f*~r. RH ..l’t f~ r헤L 사 

니 오， 탬 I니]1l 1 쥬 넷 fi: 배l*mff l ’l 쉬 하 ff: 바， 얘파믿- 야 

간'/)톨f에 서 t~ f) . 핫ìt 홉 l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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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條 各界 人士·同뼈들의 자유로운 來往파 接觸實現

第 19條 體散家族 · 親陣플의 來1t4 相逢， 훌 f큼去來， 再￥Ef?을 

實現하기 위해 對策 講究

第20條 鐵造와 道路를 連結하고 海路·빠路를 開設

第2Hf쏠 했便·電氣通信핫流에 펠요한 施設을 設置， 連結하며 

郵便·電氣通{룹交流의 I빼æ'‘{몽障 

第22條 國際舞臺에서 서로 協η하며 對싹에 共同으로 進出

第23條 經濟·文化뜸 各 상뿔f 의 協까파 交流의 實現을 위해 

本 잠意‘書 發效後 6個 H 안에 北南 經혐홉協力共同委員會 

블 u] 롯한 홉6門껴 IJ 共同쫓員會 構成

第211앓 이 g、意‘홈 發했後 l個덤안에 北南 協 η交流分科委員

會를 設置， 協力 ·交流의 對策음 協훌훌 

<修正 및 發效〉

第25條 雙方의 잠意에 의해 修正 補充 可能

第26條 體效節次롤 거쳐 'z本 交換터부터 1i 꺼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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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필 制 íl 뼈휩 聯 쫓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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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훌훌 <民法〉 全文

(1990.9.5 최고인민회의 상실회의 겉점 제 4효로 채택) 

저I 1 편 일반제도 

쩨 1 장 민법의 기본 

재 1 조 조선민주주의인띤곰화놔 빈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빈사씌，r 셰 

촬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젤기술적 fi 대훨 뜬튼히 하껴 인낀늪이 

자주객이 I셔 창조객인 생휠을 μ-장하仁데 이 l까지하따 

재 2 조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각 빈댄i 은 시깐， 시엄소， 

사이에 서로 갇은 지외에서 이루-어지한 채선까계션 1{- 제한다. 

단제， ......!. 1I1 .!...:.. 
o 1 ~딘 

국가는 기관， 기엽소， 단체， 공빈뜰에제 Il! 사법한관계에서 당사사-낫시의 

독자객인 지외촬 보장한다. 

재 3 조 색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서-깐유는 }선낀주주의 ?l 비켜화-셔 

의 경제적기초이다. 

국가쓴 재산판계에서 사회주외객스유에 기-+한 인 Ill 경셰 91 셰찌사까 υl 

」??역을 강화하여 사회주악경셰저1.\:판 1강 qj 없이 곰 1'. 끼 하r， .. 꽉 바나 

제 4 조 계획적인 재사거래관셰 L ?!!l1l 갱셰세외에 시 {아 새약에 따 

파 이푸어진다. 

국가쓴 기관， 기염소， 단체늪이 새선 t’}셰꽉 선생하 l' 산뻐하} 네시 사회 

주 91 경 제 관건l 혁 대 인 대 ?}의 사염 제 세 91 fi.-+ 삼 -+혀 하 I셔 세 약，r 쉰단 

히 지커노복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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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낀낀늪의 생활을 책인지고 돌보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 

적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염소， 단체들이 공민파 재산관계률 겔갱하고 실현하는데 

서 인민들의 복(11 증진을 위한 시책이 관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꽉 하는 

데 깊은 관선을 판린다. 

재 6 조 인민플의 생활을 책인지고 콜보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 

적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염소， 단체틀이 콩민파 재산관계툴 젤갱하고 실현하는데 

서 인민들의 복리증친을 위한 시책이 끈로자틀에계 더 잘 미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선을 돔린다. 

채 7 조 공빈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을 비롯한 행위와 사컨에 

따라 이루어친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인상적으로 년리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꺼윤 캔-장한다. 

체 8 조 진단주의깐 사회주의샤회생활익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염소， 단체， 공민단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얀 진단주의 

원칙에서 재산관계름 션켜하고 신현하도록 한다. 

재 9 조 국가깐 재산관계븐 젤갱하끼 심혀-하는데서 국가와 사회의 리 

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엮스， 단체나 콩민들의 리익을 첼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엽소， 단체， 공민틀의 덴사삭 꺼리렌-장파 판련하여 제기되논 분 

제는 재판 :E는 중재 캠차토 해캘한다. 

제 10 조 조선덴주주의인빈공화국 센볍은 국제조약이나 혐갱 o 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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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갱하지 않는 이삭 공화놔 명역안에서 이푸어친 HL 빈사 ~j 쉰깐씨에 

적용한다. 

체 2 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재 11 조 민사댄i 륜관계의 당사사j1- 仁 fI; 휘객 ?1 젓 111 예까이내 \ \') ì~ 

산제보 운영하긴 기관， 기염소， 단체와 꼭끼이 된다. 

볍객으토 등꽉된 함 C껑회사도 ?!사 tfl 퓨까계 91 약사자파 ?l 다 

채 12 조 기관， 기엮소， 단체깐 해당 국가기판에 듀꽉꾀 때 !Ir 낀이 Il!! 

사상 권리률 가지거나 의부륜 친수 있까 ?!샤궈 i’l 늑력파 .-r 삿유 사↑l 시 

직접 선헝-함수 있는 끼사뼈위능껴유 가낀다. 

재 13 조 기관， 시엮스， 단체{二 자/]시 겐↑!낀 1!’이1 맞「 9i?!?l 깨시 

멘사권리능력음 가친다. 

기관， 기업소， 단체깐 자기 p익l 껴껴-선 q인j-t우! 

에는 ~L 것-닫 마감-대 j갇 껴경한수 없다 

쩨 14 조 

대표자이다. 

기 관， ]1 엮 스， 단 체 익 까 i ’1 찌 인 사 . l 시 4’•, 시 암 깐， 나 셰 이 

기 관， 기 엮 스 , 단 체 단 사 /1 이 깨 표 자 나 tHH 사 사 91 \{j 까 내 l ’l ': 1 깐 R: 

하여 민사법륜행위판 한다 

제 15 조 기관， 기엄스， 단체가 fiilμ]-> 셔우에 !!!사삭 fll’ l 이!!’-γ 

~1 에 맞 게 깐 라 지 며 휘 쳐 지 간 껴 ? 어1 { L ? I fl ul 이 1!’ )~. ~~ 셔 진 rt-

기과， 기염소. 단체가 폐지둬거나 .-r 자선이 해사-깐 껴껴하 끽 q} 에1 . J 까 

까지고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l 부담 외 ~l 반() 껴↑!?!ol 처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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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6 조 기판， 기엽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낀사상 권리의무는 

-- L~l 맞게 잔녁지띠 힘쳐지단 경우어}{E :l 권피의무도 합쳐친다. 

기관， 기임소， 단체가 팩 ^1 되거나 J 자신이 해산을 캘갱한 경우에 _-1 가 

까지고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재 17 조 기관， 기임소， 단체의 민사권과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꽤지 또는 해산이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채 18 조 괴가는 국가소유관계블 비롯한 일갱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 

섭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에 국가는 해당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 

여 당사자로서의 권괴탄 행사하며 의부플 리행한다. 

채 19 조 꽁낀의 낀사권 21 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여 사망과 함께 없 

어진다. 

모든 공민은 빈사권리능력윤 평등하게 가친다. 법이 따로 갱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공민의 띤사권리능력을 제한할수 없다. 

재 20 조 꽁민의 성인나이는 17 산이다. 

17살에 이른 공빈은 민사법률행외를 독자적으로 할수 

력을 가친다. 

01 2::二M , __ I낀사행위능 

16섣에 이픈자는 자기가 받은 보농보수의 범위안에서 넨사법률행위룰 

독자객으쿄 할수 있으며 그 댐위륜 뱃여나논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 

의블 받아야 할수 있다. 

채 21 조 16 삼에 이르지 못한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 

뼈위를 한다. 그러나 6삼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것 

을 사는 뼈위롤 할수 있다. 

제 22 조 마지막소식이 있간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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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빈에 대하여서는 버해관셰사의 ↑!갱에 따야 공쥬기 f’~ ()] -~새 {l;lR 사]，’ 

인정할수 있다. 

소재월-I§ 자로 인섞된.후 l 년， ?식이 없거나 Il~시 I샤{、-사 οl 있 C 때 !Ir ‘!’-

터 3년 , 생 명 에 . 위 험 -감 준 사 -l( 가 있 간 때 니 부 터 l 낸 이 시 Lt \"" 석 {T A! 이 

없는 공띤에 대하여서단 앞학파 -<t ;': 11 4에 따야 사익 사야 간이 낀 써 한 

수 있다. 

채 23 조 소재 불 I영 자 FF- 단 사밖사jIr ?l 껴 ~r 1 였 닫1 -상 li 1 01 내다닝 '1 니 

A、 ),1 죠L 
-'-- -1 2. 꾀-내여 거처닫 안려온 성-?-에 곰츄/]까-?: 관인.:) ]나 i’ l 해까세사의 

“ 

신챙에 따라 해당한 인갱율 취소한다. 

채 3 장 민사법훌행위 

채 24 조 【낀사낸뷰까셰 이 선 껴， 껴 셔， -F 맨-깐 [.1_ 사 () 1.’ 까 : ~l 꽉때 꺼 

는 의사흙 표시하간 만 -i2 나 서껴 o 깃 한수 있다. 띤이 Si. 까자: 셔 ? 에 : 

서 변 o 띄 하거 나 퓨쥬-깐 반야야 하다. 

재 25 조 민 사 tfj 퓨 해 위 판 하 사 ., 밖 에 서 꺼 싸 까 '1 tt 시 내 I ，t~ 이 까 이 까 

? 갱우에따 사기까 하 빼외꽉 취 /F 하거나 써 ??i ←:: 있 r ↓ 

재 26 조 IJl 샤 년i 퓨 얘 위 仁 괴 사 91 ~l 파 사 11 -f 이 셔 애 ~} "i r tfl (~1 년 니] (까 

에 야 만i 객 Ã. f.~녁 윤 가 Fl 다. 

국 가 91 녕i 과 사 회 주 ηl 객 색 한 꺼 번 에 이 강 l t : 애 씨 , Ii 가 ” 시 ~l 에 얘 판 
준다간것관 안껴서 까단 얘-91. 꺼워 A1rl!Ir 까: 새 9 1. 끼시새끼- I냐 IJ] 입 

공 IJl 이 하\ . 뼈 외 -: r ji 껴 잔 까 지 ̂1 싼 까 냐 

재 27 조 ?l 샤밴 뷰때 ~l 이 간 l녁 01 없이 Fl 끼 ? 깨 니 시 사단 1'1 시 !’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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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은 돈이나 꼴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춘다. 그러나 국가의 범파 사회 

주의객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것을 암면서 뺑위률 한자에게는 해당 돈이 

나 불건을 돔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재 28 조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핵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룰 

범한 민사범률행위， 강요로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뼈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낀사법률뺑외는 취소할수 있다. 취소 

갇 2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것으로 본다. 

제 29 조 민사법률뼈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밖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 

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자의 톤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얘 넣는다. 

제 30 조 민사볍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률 

하지 말아야 한다. 

재 31 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볍이 갱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볍률행위를 할수 있 

다. 

제 32 조 대 리 에 는 법 에 의 하여 하는 볍 갱 대 리 와 위 임 에 의 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여야 한다. 

제 33 조 대리인은 대리의 도움플 받는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핵 

위를 하며 ~l 뼈외의 법적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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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리인파 볍플앵외판 한 셰 3사앞에 내이꺼의 낸워?}에1 시 「)li;-(끼 

친 모는 뼈위의 결파에 대하여 책임 친다. 

재 34 조 대리의 외언은 만되 하거나 서엔으보 한다 

공민이 대리률 말로 위임하는 겸우에1 단 그 사실파 대이권의 낸위한 딩 

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변으보반 내버핀 워인할수 있으 I셔 내이한 위 ~l 

하는 외임장이나 선임장에는 대리권약 범위헨 t~ I퍼히 맑혀야 한다 

대랴인은 대리행위률 대비권의 범외안에서 석신하계 하이야 제 35 조 

한다. 

대리권의 범외롤 넙는 대리뼈위의 견파와 대~~뺑위탈 불씌심 δ} 세 ò}이 

、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자선이 돼임선다. 

재 36 조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내 I ’1 ~1 01 낀 서 0- q:.,' ~ <i -r 1 , 'L_ 

사행위능력관 잃은 갱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꺼간 싼-인이 내이 

의 위 임 을 취 소 하였 거 나 대 리 인 이 ~l 위 인 유 꺼 겸 한 갱 우 에 니 없 이 선 다 

제 37 조 

제 2 편 소유권제도 

재 1 장 일반규정 

조선빈주-주의인 Ill 판회놔에서 새사에 rH 하 깐유 fl rr ) 
r 

r‘ ,, 、

/ 

l 

형태에 따과 국가소유권. 협돕단체값유fl ， 새 ?lft 유권으 i.'， Lf .. ' (서 fl 나 

제 38 조 

색한다. 

소유권은 ~I 이나 계약사 91 때워야 시 ?1 꺼1 시 깐사이 l.|i 

소유권의 반생은 밖에 7]:운하仁 셔 ?-에{ 냐iηl 애하 at 셰애l매 '1 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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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념겨받은 때부터 이루어친다. 

재 39 조 소유권을 가친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 

을 차지하거나 버용， 처분할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친자만이 할수 있다. 

재 40 조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자가 tJ] 법적으로 차 

지하고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재 41 조 소유권을 가친자는 자기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핵위를 그만둘것을 요구할수 있다. 

재 42 조 소유권은 여렷이 몫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가질수 있다. 

콩동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하는것은 콩동으로 소유권을 가 

진자들의 함의에 따라 한다. 

재 43 조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 

을 갇라가질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움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쓴 값을 받을수 있다. 

꽁동으로 소유권음 가친자플의 몫이 역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몫은 

같은것으로 본다. 

제 2 장 국가소유권 

재 44 조 국가소유간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염소 

의 생산물， 국가 기관， 기임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갱에 따라 국가 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덴이 국가에 바친 재산， 협동단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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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l 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 o 괴 o이푸어진다 

재 45 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단 계한이 없다.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함수 있다. 

1. 져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음 비롯한 나바의 모‘:; 자연부워 

2. 중공업， 경공업， 수-산입， 힘염을 비롯한 인띤경깨 여러 부문~ 91 휴R 

공장， 기엽소와 농기껴1 작엽소， 관재관리소 frp: ~1; 츄갯바까l 딛-얘 -난 

무하는 기엽소， 수매향갱， 도시경영， 휴요상염 빛 윗‘꾸}?1 새기엮+-

3.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선. 땀송 기판 

4. 각급 학교 및 중요문회보건시껄 

재 46 조 국가소유권의 담탕자는 천체 인덴음 대표-하판 놔가 ()1 냐.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천파 인 I낀할의 복-바학상관 외하여 사기의 소유재 

산을 제한없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문할수 있냐. 

제 47 조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캡 FJF 재별객인 -각가 시까， Yl 임 

소롤 통하여 싣험한다. 

국가 기관， 기엽소는 자기가 만잔 국가스유재사에 대한 경영식 까시꺼 

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밑에 .-1 재산-잔 자기이 이쉰으 jIr 차시하거 Lr ’ l 닫， 

처분합수 있다 

제 48 조 국가 기깐， 기임소아 셰산이 염농단헤1 냐 꼼 I1!l 에셰 카 l{ ， 파 

I1H 되는 경우에 국가소유권간 __ 1 협농 I관세나 곰 ?l 에게 념이시나 L [’1 l t 

국가 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쉰 각사 기까， 시임 수에 꺼， f ， 파 I깨 !Il: 셔 

우에는 갱영삭 관감11~ 민 넘어 간다. 

제 49 조 국가에서 협농능상에 배잔시킨 μ 딴뚜 !r ， 믿 Lll .:. 시셰， 수획 

기콸 ‘’ l 붓한 혀대객-파 ;1 계. :ç 가부낚()’'- 껴녹끼씨에 l! r l:~ 까 α1f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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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 탈곡장， 집 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갱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 소유 

쉰을 계속 가지고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갚 국가가 지원하여준 고갱재산을 그 사명어l 맞계 자기 재산 

처럼 리용할수 있다. 

재%조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 

민에계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1 조 국가 기관， 기엽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협동단 

체나 공민에계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채 52 조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 

권을 가친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자를 알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제 3 장 협동단체소유권 

제 53 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 

유이다. 

협동단체소유는 협동단체성원플이 뜰여놓은 재산， 협동단체의 자체투자 

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협동경리의 샌산불， 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 

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 54 조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송，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 

소 공장， 기엽소와 문화보건시연， 그밖에 경영활동에 펼요한 대상들을 소 

유할수 있다. 

제 55 조 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협동단체이다. 

-490-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둡의 의사에 따 i!} 빈주--f- 의워 칙 

에서 차져하거나 리욕， 처분할수 있다. 그러나 보겨에 대한 처분간 번이 

갱한데 따라 할수 있다. 

재 56 조 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 기관， 기임 t 뚜는 나관 혐 

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r에 대한 소유권건- 상대따에 

넘어간다. 

재 57 조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이 권한없는자보부터 다뜯 해쏟 

단체나 공민에계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율 요구할수 있다. 

쩨 4 장 개인소유권 

재 58 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듬의 개인치이며 스비7<1 ~ 1 꽉껴잔 워하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까 및 사회의 추-가객혜택. 터 

밭경리룰 비롯한 개인뿌엄경바에서 나오는 써사첼， 꽁 r?! 01 샀셔나 삭잔. 

중여반은 재산. ，L 팎의 법객끈거여1 익하여 색지단 새산 ηiIr 이루어 '~1 rr 
쩨 59 조 꽁 덴 간 삼 띤 ::1 파 가 껴 새 훤 여1 띤 R 하 에 iJ i 사 셔 사 껴 9 룹 , 、，

화용품， 그깎의 생환용-묶-파 슈~，차 {}간 기씨펀 ~~8 ~r 수 있 rr 

재 60 조 개인소유궈익 단약사{ 새변시팍 Illη! 나. 

꽁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서색휘 íf 맥과 깐 l ’ l 셔-딘사여1 넨매 사 

유갚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한수 있다. 

제 61 조 공민 이 가갱 석 씌 Oiζ 있 η- 변 서 산띤 산이예 궈휴 () "’ i ’l~，하 

기 워 하여 낸 재 산 -F 가 켜 재 산 ,0 , ,',!, ~ 1 r예 까 껴 석 ?l-r, iIr 단 이 판 매 에 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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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왔거나 결혼하기천부터 가지고있는 재선， 상속 또는 중여받은 재산과 

그밖의 개인적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 

제 62 조 꽁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계서 넘겨받논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곡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잃어버린 물 

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 63 조 국가는 개인소유채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계산은 볍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켜성원이나 그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엽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제 3 편 채권채무제도 

쩨 1 장 일반규정 

재 64 조 이 법에서 채권이란 일갱한 재산상행위를 수행할것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 

푸를 말한다. 

재 65 조 채권채푸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블 가지면서 그에 

대웅한 의무틀 한째 가섣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섣수도 있 

다. 

제 66 조 채권채무관계는 인띤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갱문건이 

나 계약， 그밖의 핸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연갱된다. 

제 67 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햄에 웅당한 방조률 주어야 한다. 

이 의 무 를 어 기 여 채 무 리 뼈 에 지 장플 준 채 권 자는 채 권 에 제 한윤 만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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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책임을 진다. 

재 68 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jij 부판 어기여 써긴 손해가 처겨단섯-깐 

기 위 한 대 책 율 세 워 야 한 다. 이 의 무 률 어 기 여 손 해 가 커 친 성 우 어1 \’ 

을 요구할 jt권자의 권리는 ~L 반담 저l 한펀다. 

재 69 조 채권채무판계에 서 값은 국가가 갱 하였거 나 평 가한 값 

사자들이 합의한 값으로 갱하고 계산한다. 

u::. ‘ 
‘ - ,‘ 

국가의 가격규플을 어기고 더 추고받은 판이나 싼꺼은 상대깎에 한펴주 

의식객으로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반은 관이나 뀐캔깐 할여주~ ̂1 

고 국고에 넣는다. 

대 70 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넷 ql 격우에 시사， 

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수도 있고 련대객으 i; 가선수도 있 

얘 71 조 푼할채권자플은 자기 몫의 리 뼈만갚 요구한 궈 l' l 월 가지 I예 

할채무자들은 자기 -납의 채부반음 간l 때한 01 부딴 친다. 

때 72 조 하한채권자뜰이 가지판 쳐커L 91 몫이나 쉐한 iRI!’-사늄이 지 

묶의 몫이 서로 나선다는 것이 명배하지 않 -F 격-?에 .- l 쉰--?- 간 r’ 깃 (1 

본다. 

패 73조 련대채권사괄-간 셔 ll~ 다 채부이 꺼 l!’-이때윤 R.-듀한 -”바퓨 

‘1 며 련 대 채 무-자뜰-깐 저 마다 채 부담 션〕!’'- l ’l 애 한 01-\’-션 끼 다 

쩨 74 조 채 우촬 젠 )Ii- 바 때 한 렌 I뀌 채 Ir’-사仁 다쉰 i션 대 iH 무사단이l 계 

승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윤 μ-삭하도꽉~ S~ -f 현 궈간l 싹 사시 I껴 j~ 긴’ 

전부 허뼈만끈 련대채권자-:? 다쉰 런대채권사뉴어l 세 해낚하 몫-깐 나 !1-

콩 의무률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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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75 조 련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서 다른 련대채권 

사뜰의 리익을 침범하지 알아야 한다. 

한 련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것은 다른 련대채권 

자들에계 영향갈 주지 않는다. 

채 76 조 채권자가 한 련대채무자의 채무를 변제시킨 경우에 그가 부 

단하기포 되였간 몫만큼 다른 련대채무자들의 몫은 적어진다. 

재 77 조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콜 제 3자에게 넘겨 

주펴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재 78 조 제 3자의 허물로 하여 생낀 채무를 채권자앞에 리뼈한 당사 

자는 체 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플 가진다. 

재 79 조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전 려핵하지 않아도 펠 채무는 제 3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 

게 할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제 3 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앞 

에 책임친다. 

재 80 조 채무자는 채무를 갱해진 기간안에 려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뼈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친다. 

제 81 조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갱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한꺼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리뺑의 접 

수블 거캘할수 있다. 

재 82 조 갱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념겨주논 채권채무관 

계에서 채무자는 질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되여있는 경우에는 중간갱도의 절을 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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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줄수 있다. 물건을 

채 1'1 i~ -\’- 깐 깨 어1 하;r 대 상 PJlt 붉캔갈 특갱된 정표가 다른 제 83 조 

없이낀다 없게 뇌변 해당 채권쩌 부판셰단 

순해에 대하여서는 허원있낀자가 -갱상벨 왜 ~l 갚 

없어졌거나 쓸수 서 :r 물건이 

?l u}. _-~r 러나 생낀 

tIi rl (] l ‘값 한 얘권 iR}’-판계에시 넘겨주기파 괄건을 징표가 같은 종·류의 

r} { F 윌 캔 ‘깐 넘 겨 주 어 야 바 다. 찬간 종·류의 어졌거나 손상되변 채무자쓴 

개 t겸 객 _0_ 5.'. 대상이 채 권 j~ 부 91 물건가운데서 정표가 갇은 재 84 조 

￥l 다. 묶생된 불캔 rLjIt 정표가 다잔 대상물은 그 그때로부터 갱하여지변 

새선파 휘계 넘겨주-단 계궈채무관계에서는 느
 」

주
 

l 껴
 끼
 

、

넘
 

재산을 재 85 조 

년겨주어야 한다. 그에 종속된 재산도 

간l 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이 춰한곳에서 느
 」

n 
T 퍼

새
 

채 86 조 

얘-센사 fi 아야 한 얘)，r 仁 JttL 끼 닌 ‘ - --‘ -경우-에 갱하지 않은 법이나 계약에서 

),’ 농산스새 

[.11 애하여야 한 

년겨추어야 한 채 I1닌 r 

주스지에서 

부동산으꾀 주소지 나 거래은뼈에서， 의 

a:: '-
--1_、」소재지 채무자의 그밖의 채푸는 지에서， 

다. 

값이 =r 갱우째 순상시건 펜 꽉캔윤 선휴1 대상으로 채무의 제 87 조 

보상한자는 해당 불건에 대한 소유 fl 쉰 가낀다. 천부률 

이 간{ 때 ~l 늪 1}.~) 대 시 어 」닥샤사쉰←까 채권채부과계에서 채 88 조 

꺼 t;lj 갱우에 

껴힐수 있다. 

볍이나 계약에서 뼈외익 선택권괄 가지는자판 껴하지 않-? 

선택하여 수뺑하는갓으쿄 나콸 

빼워핀 센때 하시 ![ 1 _t,:_ 꽉 

채무자에게 있다. 권간 

선택권음 가친자가 채무 i1 1 얘기까이 

년어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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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계획때 기초하는 계약 

재 90 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 

에서 독립 채산계플 정확히 섣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염 

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 

재 91 조 계약당사자들은 인띤경제계획을 가장 갱확히 함리적으로 수 

행할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염소， 단체는 계회에 명백허 부족캠이 었다고 인갱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계획기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쩨 92 조 계약은 번이 정한 모든 사항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친다. 

계약을 맺는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젤차로 해결한다. 

재 93 조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갤되변 그에 따라 변 

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전에 관한 뚱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 

으로부터 반았거나 계약싸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쿄부터 반-븐 때에 이 

루어진다. 

재 94 조 기관， 기염소， 단체닫이 국가의 자재꽁급계획에 기초하여 자 

재를 주고받는 햄위논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엽체계의 요구와 자재틀 주고만는더1 서 상엮객 

형태툴 리용할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21 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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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 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감세부재획에 따 

라 기계， 연비， 원료， 자재률 주고받는 기관， 기염소， 단혜가 된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뷰 수R사에계 년 

겨줄 의무률 지며 수요자는 그것읍 념겨반고 해당한 값윤 활 9~ 듀’-뷰 주1 

다. 

재 96 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뜰은 공급함 자재의 이픔， í-f-객， 캔. 

공급기간， 수량， 값과 자재률 주고반는 밖범， 자재의 F잣 ZF- 캔， 거래흔빼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률 보아야 한다. 
'" 

제 97 조 공급자는 자재률 체때에 운수기완융 통하여 심어요내주꺼나 

자기 창고에서 수요자에계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애 대하여서는 꽁급자가 체인지며 여기에 

는 수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재 98 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순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퓨급자툴 휘회시키고 j토부터 사고조 

서툴 받을수 있다. 

갱당한 리유없이 사고확인플 지연시키거나 거선한 녁샤자간 수요사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끈거하여 책~}친다. 

재 99 조 꽁끔펜 자재의 숨븐 껴함윤 만꺼한 수 R자는 꼼 if 자얘계 ~} 

리고 그로부터 사고조서활 반아야 한다. 낀감하거나 사 j1 의 ?lql 파 내굉 

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갱우에깐 해닦 간꽉기관이 참가빈에 사 -lriF 서뷰 

작성함수 있다. 

숨듀 캘함에 대하여 수요자논 자재륜 념겨반간 때딛부터 3 깨원?}애， /1 

계껴비 ?1 갱우에든 시운천이 끔남 때까져 꽁 jf 자에제 꽤 ql{} {랴-암수 있 

-497-



제 2 장 계획때 기초하는 계약 

재 90 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여 경제관리 

에서 -독립채산제쓸 정확히 섣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염 

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다. 

기관， 기엽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 

재 91 조 계약당사자들은 인민경제계획음 가장 갱확히 합리적으로 수 

행할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엽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갱이 었다고 인갱되는 경우애 

그에 대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92 조 계약은 볍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여1 맺어진다. 

계약을 맺는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첼차로 해결한다. 

제 93 조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갤되변 그에 따라 변 

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전에 관한 풋지륜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 

으로부터 반았거나 계약싸깎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반-닫 때에 이 

루어진다. 

제 94 조 기관， 기엮숫， 단체단이 -과가익 자재꽁급계획에 기초하여 자 

재를 주고반는 핵휘는 자채공급계약에 따파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엉체계의 요우와 자재를 주고띤}는다1 서 상엮객 

형태를 리용할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뺏고 ï?1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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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조 자재꼼급계약의 당사사보는 국가이 자재공 jf세부제찌에 따 

71 계， 성비， 원료， 자계률 주고반는 기관， 기엄스， 단계가 뀐나 

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룹 수 n 사에 게 념 

의무롤 지며 수요자는 그것윤 년겨반고 해당한 값관 합 의부훌훌 fl 

96 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탄은 곰급함 자재의 이뷰， lr 객， 진， 

기간， 수량， 값과 자재률 주고반는 방법， 사재의 P 삿JF 꺼， 거 rR -?~얘 

조건에 대하여 합의률 보아야 한다 

97 조 공급자는 자재률 제때에 운수기관융 통하여 섣어 μ-내추거나 

창고에서 수요자에계 내주어 r야 한다. 

수기관을 통한 수좀조직에 대하여서는 꽁-J 자가 왜 ~l ^l 여 야기에 

뉴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98 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변 꽁급자륜 림회시키고 1로부다 사 jrEF-

받을수 있다. 

당한 라유없이 사고확인윤 지연시키거나 거선한 녁샤사간 수Jl사가 

한 사고조서에 끈거하여 책임친다. 

99 조 공급헨 자재의 숨간 견하우r 깐껴하 수R 자까 꼼 -!f 사에셰 안 

]로부터 사고조서룰 반아야 한다. 낀납하거냐 사 .1 7 억 ?l?l 파 내.~ 

R 하여 분잭이 있든 경우에한 해닥 감 !Ii 기{’~ 01 깐까낀에 사 j’-깐서핀 

할수 있다. 

븐 겸한에 대하여 수요자쓴 사재뷰 년껴반간 때피부터 3 개뀌?}에， '1 

비 9I 겨우애는 시운-꺼이 갇남 때까지 꼼납자에 계 책 ~I 잔 셈감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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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00 조 수요자가 공급반은 자재롤 사장량비하여 지볼능력을 잃은 

경우에 공급자는 계약된 자재의 꽁급을 조절할수 있다. 

채 101 조 수요자는 자재블 넘겨받은 다음에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 

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파 맞지 않으면 수요자는 값을 물 

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수 있다. 그러나 변질될수 있거나 긴 

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수 있다. 

재 102 조 기관， 기엽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외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갑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옳게 련결시키며 인민 

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촉시킬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 

여야 한다. 

재 103 조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꽁급자는 계획에 때견된 인민소비 

품을 수요자에게 년겨콸 의부란 지 I껴 수요자는 그것을 념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룰 진다. 

채 104 조 상품공갑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갱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공장， 기염소와 도 n] 상엄기염소， 소매상업기염소가 된다. 

공장， 기엽소의 제품판매룰 담당한 상사， 협똘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수 

있다. 

재 105 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닫은 이 법 제 96조에서 규갱하고있 

는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 106 조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음 똥하여 섣어렌-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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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랴다 주어야 한다 이 갱우에 삭품파 휘깨 .' L 1영 세 

서활 수요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재 107 조 공급된 상품의 껴수는 수요사가 하 I껴 I 파껴페 냐바난 rl 

함에 대한 사고처 i냐는 이 법 제 98조 제 2항에서 ïf 갱하-l! 있仁 선서에11 Ur 

라 한다. 

재 108 조 공납된 상품의 숨-간 견한에 대한 사고처바:; ol 9i 셰~~조 

제 l 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질서에 따라 한다. 

사용보중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잔 결한세 I껴하야시단 삭품 

을 념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돼 ~J 읍 불율수 있다. 

재 109 조 수매기관이 국가수매제획에 1] 츄하이 -동-선쉰잔 사한()] -: 

행위는 농염생산불수 n~ 계약에 따랴 한다. 

농엽생산볼수깨계약은 량곡파 센료판 계획객 o 쿄 놓-언하 It1 ?)」;싹 ?lf÷?l 

생산의욕을 높인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맺게 땐 j1 i ’ l 뼈하여야 하다. 

제 110 조 농엽색산될수-매계약에 의하여 색선사仁 헤이한 까↑}{샤-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념겨쩔 의무-꽉 져 I예 수!IH /니’}까 .- I 것-얀 념시만 1'. 깨 

당한 값플 볼 의부월 낀다. 

체 111 조 농엮 }.~ ↑}뀔수!I~ 게 약 Q~ 닦샤 사쉰 -F 수lIR 품 91 수 IIH '1 시， -「

약， 값， 선 . ìf 서 파 1) 까， 수 순 l샤 ~l 깐 -? -깐 꺼 에 내 하 에 휘 01 1+ 매- r) ~ 이 까 

다. 

채 112 조 수 n~ 묶의 선파 ìf-꺼 -?r -:f 가수때깨회에 따사 껴 까나. 샤!~ 

수lJ~게획에서 ;.1 객하지 않은 경우-에단 당사사닫()] 휘의하이 껴 하다 

재 113 조 수때품-의 ￥장재와 -~-기단 수 IIH 기 t’~ (J] μ 삿하냐. 

생산사가 nr 쉬하게 된 F 작재와 욕 J]-~ c 애까 l↓샤 μ 좌하 rr 이 객 우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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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L 값은 수 nH 기관이 부담한다. 

채 114 조 계약당사자들은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안에 농산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생산 

자가 임은 손해플 보상하여야 한다. 

제 115 조 수 I내기관은 정확히 농산펀의 질을 검사하며 량을 계량계측-

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창자나 창고에 넣어 용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수 없 

다. 

재 116 조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 

관할 책인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콕파 부피 

까 큰 수매묶-간 수매기판의 책임밑에 샘산자에게 보관시킬수 있다. 

재 117 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연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성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성시공계약은 건성을 집중화하며 건성원가를 낮추고 건성물의 짐 

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재 118 조 기본컨션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쓴 건연대상을 완공하여 

건첼주에게 넙겨줄 의무플 지[껴 건션주는 정해친 컨셀조건을 보장하고 완 

공된 건성물을 넘겨반응 의무촬 친다. 

재 119 조 기본건션시꽁계약의 당사자듬은 캔성 대상파 규모， 캔설대 

상의 착공， 완공 달자와 당사자뜰이 지켜야 할 사항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롤 보아야 한다. 

기본건연시공계약은 계획년도활 기준으로 하여 건첼대상별로 맺는다. 

제 120 조 건성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껄부지와 캘계률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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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건연부지안의 건물파 시겔불윤 옮기仁 작엄잔 ?l?1 추 91 외 q 에 이(샤 ()"i 

시공주가 할수 있다. 

재 121 조 시공주는 건섣대상의 착꼼 및 얀팎 난사와 jF- 얀 '1 ~l 긴- 시 

켜야 하며 옐계와 기숨문-캔대보 곰사의 껴‘감 ψ- 강하여야 한냐 

채 122 조 건겔주는 캔성-퓨사에 지 장이 없도꽉 시곰주: .91 팍시 ?l Ai ri 
제때에 확인해추어야 한다. 

재 123 조 시공주와 건설주-단 준꼼검사에서 한객펜 rl?13l: 까꽉 념시 

주고 받을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엄능쉬에 해당한 

부하시운전이 친행되였을 때에 한다. 

저I 124 조 시 공 주 는 건 섣 한 갚 낀 션 -1(11 꺼l 넘 기 준 a~ _!.'.-'r’ 터 I t거 ?} 에 

나타난 결함에 대히-여 고쳐출 이부환 낀다. 이 섯?여1 거기에 ]끼’l-k 

은 허촬있는자가 부닦한다. 

제 125 조 기관， 기엄스， 단체늑이 암/~이 수 ?F 깨회에 반{.!- ~'l ↑l 잔 S) 

수기 관‘암 굉-하여 나-년 까 핵 위 -, 회 꽉 s;:슈 Jn () t (거1 ntl'r 하나. 

화 물 수 송 계 약은 수송 ~ ~I-깐 휘 i’IÁL이 IIr 까 (JI 꾀 센 ~;: 카 세 찌 긴-

i; 수 얘 한 더l 대 한 :If 가 서 Si. 뉘 어1 잊 게 땐 '1' ’l 애 사 l ‘ I1 야 한 나 

:,.1.1 l ’1 .... ' (, 
! ’ ?i ’ 

체 126 조 화쉰수슈제 약어1() 1 하에 • 1 ~’ 니" 사:: fl C- J) 수 '1 {’써1 념 

겨주고 운-ql-암 펀 91-'r’- 쉰 지 n~ 운-수 '1 까 깐 1. ~I ←와 ?- 센 하 σ1 ~I l!~ 잔 사 여l 

게 념겨쩔 의무불 친다. 

제 127 조 화한수송제약아 녁사사닫 -F flPl 이삼， 나판 수 i짜， 딩 d끼; 

쉰파 닿는것， 침유 선 -it 부리 í 사 ~I 파 매. t !l -l ’ 9! 감사 01 이쉰 {! ?- ÷끼에 

대하여 휘 91 판 1) 야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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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28 조 집보내란자갚 계약된 점을 갱해진 규격대로 운수기관에 제 

때에 념겨주어야 하며 운수기판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탄을 배갱 

하여야 한다. 

재 129 조 

하여야 한다. 

짐을 싣고부리는 작엽은 달리 합의된것이 없으변 짐임자가 

짐을 섣고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갱해진 작엽기간을 지켜야 한 

채 130 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갱한 기간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섣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짐임자는 더 

든 운임의 지볼을 거절할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재 131 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종로롤 거쳐 갱한 기간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낀 경우에 짐임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갤할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채 132 조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제때에 짐받을지·에게 알려야 한 

다. 

짐받을자는 도착한 짐을 갱한 기간안에 찾아내가야 한다. 이 의무롤 어 

기변 보관료나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련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점을 넘겨주는 운수기 

관이 적용하는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재 133조 짐받는자는 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 

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챙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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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당한 c~ 유없이 사고죠서작성같 시싼한 :뜬수시까 f)r ~I 사 l’에1 L~ 하야 

책임친다. 

재 134 조 기관， 기엽소， 탄혜， 꼽덴늪이 인빈생제계찌애 빚쉰 L’1 시시 

않은 짐을 운수기판을 통하여 나브는 경우에노 이 댄i 에서 lf 껴한 회뀐-;: 

송계약질서에 따라 한다. 

재 3 장 계획애 기초하지 않는 계약 

재 135 조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간 국가의 인 IJl 서 ?1 시객이 사 

민들에게 더 잘 ul 치도록 하며 기관， 기엮깐， 다훼닫 91 켜삭씌 ?1 갯역함A

을 보장하기 외하여 맺는다. 

재 136 조 계약은 한현 당샤자의 제의와 삭대 i션 약사사익 감-냐에 이 

하여 이루어친다. 

제의롤 한 당사자는 상대밤이 ,- 1 제의쉰 선수하때 jlr 부니 배녁 셰 이핀 

임방적으로 취소할수 없다. 

쩨 137 조 국가의 슈인받에서반 가침수 있 γ 센꺼이나 회유 -ii 잔! 

밖의 국가통제품간 계약의 대상()띄 띈수 없나 

재 138 초 계야하샤자늪 -F 계약 대삭’l 애기시， 값 {~() Y ;l. 1 셔주끼 

에 대하여 함의하여야 하다. 

퓨민뜰에계 볼쿄소득플 가져다주까 계 Or tlJ용 -rF ?i 죄한수 없냐 

재 139 조 계 약 간 유 상 -σ ,r:, 땐 윤 수 tl~_ 있 jr 우 삭 μ lJ!_ 땐 ~깐 ;: 11 잉 냐 

기관， 기엮스， 단체차 한가하한 계 OF-? 유삭 σiIr 뺑仁다. 

재 140 조 11 과， 시 엄 + . 단 쳐 _y- 식 ?! 이 세 약 () 시 I셔 「) !Ir 맹 이 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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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간， 공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변 말로 맺을수 있다. 계약의 체결파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 

는 경우에 서변파 같은 증거력이 있는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 

으로 인갱받는다. 

채 141 조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변으로 맺고 공증을 

반아야 효력을 가진다. 

쩨 142 조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파 동시에 리 

행하는것을 원 칙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블 바행하지 않으면 상대편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보류힘-수 있다. 

재 143 조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편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입은 손해를 보 

상받을수 있다. 

제 144 조 계약대상유 선수한자는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 

대방에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의 견함에 대하여 허붉있찬사는 견함을 고쳐주거나 대상윤 다 

른것으로 바꾸어주거나 그 값관 낯추-어주-어야 한다. 

체 145 조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어l 알려 책 ~l 을 

물을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갱해친 기까안에 물어야 한다. 

재 146 조 계약대상을 차지하고있는자는 j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같이 어찌할수 없는 사갱 o 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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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상물이 없어졌거나 손상펜데 대하이서단 액인시겨 앙까다. 

재 147 조 계 약은 져13자률 위 하여 맺-윤수 있 다. 이 껴 -?-(나1 세 샤.0 1 À 

력은 계약을 맺은사와 함쩨 제 3사에게도 만색한다. 

쩨 148 조 소 uH 상업기업소， 수때기관파 곰 Ill 사이 만;-」:r 곰 I‘!1÷r ←깐삭 rl 

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판jr 사기껴1 약에 따 i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빈닫띄 소 u] 씌수A권 원깐히 보삿한수 있셔l 뺑 l' 이 

행하여야 한다. 

채 149 조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자는 휠건윤 사깐사에게 {t 유 

권을 념겨줄 의무롤 지며 사는자는 물건율 념겨받고 값윤 현 91 V- 꽉 • l 

다. 

물건을 파는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사만이 한수 있다. 처 tJ 씩이 

없는자가 물건관 판다논것을 암껴서 뺏-븐 관 jr사가깨약간 감껴윤 사시 ^l 

못한다. 

제 150 조 공장， 기엽소가 생산하여 꼭급하 삭품에 대하 한’시시세 

약에서 파는자파까 스 nß 삭엮 /1 엮소가 띈다 

소매상엮 기 C션， 소는 주 I!l 탈 91 수요에 받게 삭 푹-추 fJ 시 퓨 lll 단 j ’ 삭 품 ~3→ 

세때에 확보하여 팝아주어야 하다. 

제 151 조 -매-쥬기 까이 섞 히} • l 삭룹-깐 사사 1).-즉시 ?l 아에 나타 년 {I 

함에 대하여 삭묶음 판자에 게 -L 돼 ~I 잔 ÷f-깐수 잉 rr 
체 152 조 놔가계획에 있단 뉘;산함， 회유 -If 잔 싸 -tI1 가 li- 제퓨잔 내놓 l' 

」뉴측·산볼 j?} 츄]슨산뀔， 원 if 와 사채， ?!센~-암-깐 시핀() 1-: c 익시사!，?: ;:I!” 

기관이 된다. 

수때기관은 기본-수깨품._-t한 91 담 -if 기꽉」’} 4}{? 쉰시까-)'， -l 에 띠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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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품을 사들여야 한다. 

재 153 조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갱해진 기간안에 사들여야 한 

다. 이 의무롤 어긴 경우에 수매시키는자는 해당 물건을 다른 수매기관에 

팔수 있으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재 154 조 수 IJR 품윤 수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수매시키는자가 하며 

수매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나코는 일은 수매기관이 한다. 

수매품의 나르는 일달 앞항파 다 2 게 계약한 경우에 운딴을 담당한자는 

해당 운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수 있다. 

제 155 조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농민시장에서 만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삼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것은 금지한다. 

제 156 조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밖의 일을 맡 

기는 행위는 작엽봉사계약에 따라 한다. 

작엽봉사계약은 근로자뜰에 대한 편의봉사를 잠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 

여야 한다. 

재 157 조 작업봉사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 자는 주문받은 임을 하고 

그 결파를 작엽밑낀자에게 념겨출 의무롤 지며 작엽맡긴자는 작업결과플 

념겨받고 해당한 봉샤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 158 조 작엽봉-사계약은 당사자들이 말로 합의하고 일감을 주고받 

은 때에 맺어진다. 

제 159 조 작엽맏기는자는 일감을 넘겨줄 때에 요구조건을 알려주면 

서 기술자료률 함께 주어야 한다. 이 의무롤 어긴 경우에 작업하는자는 

작엽기간음 그만큼 연장하거나 작업순차률 뒤로 미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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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조 작엽하는자는 계약에서 따로 취하지 않간 한 사재나 、-’’ 
ir‘ 

• 

’ --
-

품을 자기 가 부담하여 야 한다. 

작업맡기는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탐하기로 생한 경우-에l 사임 fl~-> 사{ 

그것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제때에 암여야 한다. 

채 161 조 작업하는자는 작엽만기까사가 낸 작엄대삭뀔깐 스까히 t} 

루고 자재， 부속품을 소비기준파 기술규껴의 요구에 맞계 써야 하다 깐 l ’ 

남은 자재와 부속품간 작엽결파와 한계 시엄 I갑낀사에게 판셔주 ()-1 야 바다 

재 162 조 작엽하는자는 마음내로 작업대상의 우조꽉、멘석시키서나 

작업 맡긴자가 낸 작업 대상물에서 부-분품율 뜯어내거 나 자계와 꾀-깐품--3-

바꾸어 쓰지 말아야 한다. 

재 163 조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엽맡긴자는 갱해친 기간까지 작업하는사가 작업율 닫내지 뭇한섯()] 

명배하변 계약을 취소하고 입은 손해률 보상만윤수 있다. 

재 164 조 작업한자뉴 작업껴파의 ;섣플 꾀강하여야 한나. 

작엄한자는 보중기간이 갱해친 경우에 ] 시끼안에 나타난 끼휘에 I뀌까 

여 남의 허물이 아년 이상 자기가 책임한다. 

재 165 조 작엽 I알낀자단 작엮견파불 제때에I 넘겨반야야 한다 ο! 이 

무륜 어낀 경우-에 작엽한자는 갱해진 μ- 관 i응판 9}윤수 있다 

재 166 조 꽁빈이 불건읍 맞기고캔사까까? 얘외단 μ-까제 Or에 lr} (1• 까나 

보관계약은 인민들의 )，~합상 편의판 μ-쟁한수 있게 땐-\ '- 이때하이야 하 

재 167 조 보관계약에 의하여 뀔캔감 μ- 관하，자{? -r 관끼감 _~I- -{’L 짜 

였다가 얘-과시킨자에게 판려책‘ 의부판 지 l~ 쉰꺼꽉 μ- 까시 -(1 사깐 [갓-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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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진다. 

공민들 호상간의 보관계약에서는 보관료률 주고 받을수 없다. 

제 168 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사이에 딸로 합의하고 물건을 보관하 

는자에계 넘겨주거나 보판하는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한 표식물을 상 

대방에 내준 때에 맺어진다. 

보관계약은 기간을 갱하고 맺을수도 있고 기간을 갱하지 않고 맺을수도 

있다. 

재 169 조 물건을 보관시키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데서 주의하여 

야 할 캠을 보관하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롤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자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자가 책임진다. 

재 170 조 보관하는자는 계약대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성질상 

관리를 펼요로 하는 물건은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보관시킨자로부터 보상 

받을수 있다. 

재 171 조 려관， 극장， 회관과 같이 엽무수햄과 관련하여 물건을 맏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손님이 따로 컨사한 물컨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채 172 조 보관시킨자는 보관물윤 제때에 찾아가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보관시킨자가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 

으면 더 높게 갱해친 보관료‘롤 받을수 있다. 

제 173 조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자에게 원상대로 돌려주어 

야 한다. 봉인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여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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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 174 조 

어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판붉읍 보관시킨 {J?1 에게 깨확히 뉴 l껴←f 

물건을 받고 표식물을 내준 경무에는 해당 l{사뀔갚 l~ 츄 -rr 자에게 f샤 ?1 

을 돌려주변 보관의무쓴 없어친다. 

채 175 조 공민은 법적의부없이노 나잔 곰 IJ! 이나 국까사회연 까얀셰간l 

재산을 보관관리할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을 파관관 i1 l 하仁자-， 래당 샤 

실을 재산임자에계 알리고 자기 재산처럽 과관관리하여야 하며 ~L 것잔 내

판관리하는떼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계서 보상반을수 있다. 

재 176 조 법적의무없이 난의 재산관 -μ- 과관꾀하얀사까 뀔-，}피까셔1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받은 값만류 재산인자에계 폴펴주-어야 하다. 

재 177 조 공민이 도서， 생활용품이냐 분화오딱기구， 쳐l 윤기자채 간(， 

것을 빌리는 뼈외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계약은 인민듬의 다양한 물낀분-화적수요흙 위깐히 μ- 장함수 있계 

맺고 리 행하여야 한다. 

채 178 조 빌 리 기 계 약에 의 하여 꽉 캔 관 낀 펴 추: { : 1•{? 민 i ’l 까 사 가 -! 

것을 일갱한 기간 리용하도록 년겨찢 91 무원 지 I셔 갱 l el 쓴자가 샤욕 ‘J÷÷ 

붙고 해당 물건을 리홈-한 다유 빈려츄자에제 한펴찢 이부÷÷ flr} 

재 179 조 곰민이 도서， 튜허붉떡-유 및 록 ~t 함 간간 사 j~ 꽉 해약 /1 

관으로부터 빌리논 계약븐 무상 FF-한 유삭 P-fJ 땐긴다 

공민툴 호상간의 빌리기계약예서든 사용-료판 ~. -, 1 uk..9 ... --:-: 
「 -l r:τr ‘「 없다. 

제 180 조 빌려주깐자는 몹꺼음 .- r 뷰섞에 맞깨 씀수 있는 식태에서 

념 겨 주 어 야 하 며 캘 함 이 있 는 볼 꺼 유 !!! I껴 T-「 껴 ? 예 .- r 사 • l 잔 lll i’l 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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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빌린자에계 준 손해는 보상하여 

야 한다. 

제 181 조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파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리는자가 빌린 물건의 구조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 빌려준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재 182 조 빌린 물건의 대수리는 빌려주는자가 하며 충수리는 계약에 

서 정한자가 하고 소수리는 빌리는자가 한다. 

중수리나 소수리를 맡은자가 수리롤 제때에 하지 않아 빌린 물건이 심 

허 손상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재 183 조 빌리기계약에서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빌려준자의 동의 

밑에 제 3자에게 다시 빌려줄수 있다. 이 경우에 빌리는자는 계약의무의 

리행때 대하여 빌려준자앞에 핵임 진다. 

채 184 조 보중금을 젤정하고 맺은 빌리기계약에서 빌려준자는 빌려 

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수 있다. 

재 185 조 기 관， 기업소， 탄체가 판매， 수매나 그밖의 재산거래를 다 

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로력과 자금으보 온갖 경제적때비와 잠재력을 동원파 

용할수 있계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186 조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는자는 위탁하는자로부터 위탁받 

은 재산거래행위를 위탁하는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하는 

자는 그 결파률 념겨받고 해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률 진다.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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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조 외탁하는자는 외탁받은 애위판 하단데 면요한 관이나 펀꺼 

을 먼저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재 188 조 

다. 

위탁받은자는 계약조건에 맞계 외탁받갚 얘워판 하이야 한 

외탁받은자가 계약조건의 범위롤 벗어나는 뼈의판 하펴고 한 갱-?에\ 

위탁한자의 동의롤 받아야 한다. 

재 189 조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위꽉받은자에게 갱구권관 가지 jr 있土 

제3자는 위탁행위롤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한자에게 념겨주~ J] _i;_ 씬 {I-- 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수 없다. 

채 190 조 위탁받은자는 외탁한자가 요구한것 밍-다 너 유바 하게 한 때 

위의 결과도 다 위탁한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재 191 조 위탁한자는 외탁받은자로부터 얘위결파판 셰때에 념시 9};l ’ 

해당한 보수와 그가 늪인 비용을 지볼하여야 한다 

체 192 조 이 번에서 규켜한 팔고사기계약， 작엮굉-사예약， .~’-판계약， 

빌리기계약， 워탁계약은 기관， 기염소， 단체 사이에 이푸어지.， 채산거래 

관계에도 해당하게 객흉된다. 

채 193 조 공민이 기차， 자쏟차， 배， 111 때시판 111 붓한 ?수수 Ii}깐 i ’l 

홍하여 하는 려행은 펴객수송계약에 따바 한다. 

려객수송계약은 인민뜰의 려애상 안전 .:4 편리판 과장한수 있셰 맺 1 1 닌 l 

뼈하여야 한다. 

재 194 조 려객수슈계약에 의하여 건?낚 1?? 3 수기{’L에 채녁 값윤 센 

의무률 지며 운수기관은 손낚괄 펴뺑씌객지까지 l~ 워깐 의 -I!’-션 선다. 

려객수송계약븐 운수기관이 lt. 에 의하이 때녁-?-수수단 91 i ’ l 용-깐 슈 ?l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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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때에 맺어친다. 

제 195 조 수시관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손님들에게 의료봉사， 도 

중객샤플 비롯하여 r닉핵에 띔요한 조건과 시설들을 잠 보장해주어야 한 

다. 

제 196 조 ;?;-수기관은 손념을 려행목적지까지 태워나닫지 못하게 된 

경우에 손님에 제 다콘 운수수단갈 리용-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197 조 운수기관·은 손님이 표값을 갱한 기간안에 물리려고 하거나 

그를 태워 감수 없계 띈 경우에 해당 표값의 천부 또는 임부를 손님에계 

‘똘려주-거나 표의 ).}-g 기간을 갈여주어야 한다. 

제 198 조 려행하는 손님은 학령천 어린이를 표없이 데리고 갈수 있 

으며 갱해진 범위안의 짐을 가지고 해당 운수수단에 오를수 있다. 

제 199 조 손님은 려햄과갱에 운수수단파 시성， 비품을 애호하고 제 

갱된 려행진서륜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낀 경우에 운수기관은 해당 

손념에계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렬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 200 조 

한다. 

곳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뼈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저긍계약은 놀고있쓴 톤음 갯제건션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틀의 ).~ 

훤항상음 도모한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201 조 저끔계약에 의하여 저급하논 공민이 저금기관에 톤을 맏기 

변 저금기관은 그것을 저긍하였다가 저끔한 꽁민의 요구에 따라 내출 의 

무를 친다. 

져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급증서롤 내준 

때에 맺어친다. 



재 202 조 저급계약에서 저납하는 .-.L. ul (, 

o L ‘; 시 j f Pl 츄 ; ; 와 ljR F ff ! ’ } ;i 

대로 갱할수 있다. 

저 급기 관은 저 남한 공띤 의 요 ;TL에 따 i斗 O]IJ] 만잔 l! -l; -간 나간 • f ;F i기} 

저급으로 바꾸거나 다른 저삼기까(거l 옮겨 주이야 한다. 

재 203 조 저 급기 관은 곰넨이 Jl-f하맨 (꺼 L 때 {; 시 시 끼~: ’(, ’‘ 

거나 저끔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 t앙을 갱확히 확인하지 않고 {IL--깐 산붓 l~l 갓 석 ~'- ~ ，~]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04 조 저금기관은 저납의 비밀을 지껴야 하 I셔 저급내 용에 내사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재 205 조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새선에 내하샤 -니힘어l 얘 씌{ 

보험계약에 따바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갇부터 낀 I!l 뉴-깐 1，ly. 사 !t1 -;·, 

고있는 툰-을 돔원리용함수 있계 맺 -jr El 애하여야 한다. 

채 206 조 

E걷 p 、 1 tJ t:! 
핀 돌 의 T 탈 

보휘 계 약어l 악 하여 .~t 휘 어"앙 끼 -F ll’. ~I '1 과(꺼1 I,J 71 ‘; 

지 여 파 휘 기 }’} 은 }lJ. 휘 사 j ’ 사 나 l서 .1,’- 휘 납 만 L IIl 취 1). 식 11 

을 해당공민에게 내뀔 의부월 선다. 

보휘 껴l 약은 보험 기 걱’}이 .I，J. 휘 에 -L 곰 I ，!l 에 게 1,’- 휘 -;fl 잔 1 Il.:' ll~ (‘~l 땐 이 

친다. 

재 207 조 보험 에 -E 곰빈 이 나 μ ~I 납 .Lf .. : 0 .~J. ~I .1). 삭 ·l1 ←깐 만 { 내 l ’l 

해관계가 있는 제 3사가 고약사.() .. l，~ .1). 휘사← l ’판 인 (J낀 까 ?어l' Irl 끼 Ifr,l 

나 보험.1)_삭념율 내추-지 않.，나. 

제 208 조 제 3자의 허 쉰 넌 인 이 난 사 l’ 에 내 까이 1). ~I 1,1 샤 ·Ii 감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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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판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 3자에계 요구할수 있다. 

제 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파롤 고 

착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수 있다. 

채 209 조 생떤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과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맺 

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꽁·민이 갱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 

이 없어지며 겁-험료를 물면 그때로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제 210 조 보힘기관은 인체보험에 든 꽁민이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 

윤 잃으면 해당한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다되고 보험에 든 공민이 보 

힘료를 다 물변 만기보험금을 내준다. 

재 211 조 계산보험에 든 꽁민은 갱해진 기간안에 보험료롤 물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갱우에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재 212 조 재산보험에 든 꽁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나변 곧 보험기관에 

알려고 손섣을 텔기 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낀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적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수 있다. 

제 213 조 공민이 계산거래와 그밖의 법률객 의의롤 가지는 뼈위를 

남에계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볍적끈거가 없는 이상 위임계약에 따라 한 

다. 

제 214 조 외임계약에 의하여 위임받는자는 외임받은 뼈외롤 외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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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자의 이름과 부담으로 수뼈할 의부한 지 I껴 외인하는사: -- ~1 인 9시;사사 

한 뺑외의 결파롤 넘겨받을 의무뷰 친다. 

위임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채 215 조 양자관계냐 유언파 간이 껴 ?1 자선의 시선셔 ~l .0 1 시 R 시관 

펼요로 하는 뺑의는 위임합수 없다. 

채 216 조 위임반은자논 위인반간 낸 $1 ~t에서 애외관 서쇠야 7~ l.}-

위임받은 행위롤 원만히 수뼈하기 위하여 뀔가피한 꺼?이1 -~ ’ ~l 91 관 

뱃어나는 뼈외률 할수 있다. 

제 217 조 외임받은자는 외인받은 빼외를 하는 과갱어1 자선의 해 t47I’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친다. ~L 러나 어 L 약샤자찌 허깜예두 약까시 

않고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위임하자가 돼인친다 

체 218 조 외임반은자는 의임한자이 요구에 따파 외 ql?}-?r 애외 01 수 

뼈갱행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재 219 조 위인한자든 계약 2F건에 맞게 외 ql?}P-- 자가 하 얘~~이 끼고} 

를 제때에 접수하고 그가 뜰인 11] 용잔 A’-삭하에야 하다 

외언한자는 자기의 허붉로 외인만간자가 외인반간 뼈외꽉 하仁 4 시에 

엽은 손해에 대하여 μ-상할 책엮윤 친다. 

재 220 조 위인계약이 당샤자단() 익인깨약-깐 야←때 t -;..1 꺼↑、 7r ↑-

있다. 

계약음 취소한 당사자관 ~1 것()꾀 하에 삭대싸이 9l F -rRn?÷ iI’ 삭한 

왜임윤 친다. 

재 221 조 퓨민듬사이에 Fo1 나 fIF 꺼잔 꾸이추’꾸-， 애 ?}{τ 꾸 1) 셰 

약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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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받는 

계약은 맺을수 없다. 

제 222 조 꾸기계약에 의하여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꾸는 

공민애계 넘겨주변 문 공민은 무어준 공민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종류 

와 량이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친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에 넘겨준 때에 맺어 

진다. 

제 223 조 기간을 갱하고 꾸기계약을 맺은 경우에 꾸어준 공민은 기 

간이 되여야 꾸어준 돈이나 물건을 갚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문 공민은 

기간이 되기전이라도 그것을 갚을수 있다. 

제 224 조 문 돈이나 물건은 갱한 기간안에 갚아야 한다. 같은 물건 

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갚을수 있다. 

재 225 조 은행기관이 기관， 기엽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 

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재 226 조 은행대부계약에 의하여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폐자금을 념겨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파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자의 신청을 숭인하고 대부금을 넘 

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 227 조 은행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원천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맺 

는다. 

-516-



대부롤 받으려는자는 문건으로 자가의 대부급반환늠역-갈 잔뼈;]깐에 낚 

보하여야 한다. 

재 228 조 대부받은자는 대부급을 퓨용하거나 샤장 i짜 t ’!하지 깐 l ’ 시 

갱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률 어낀 경우에단 잔때;]까간 내부난-암 

기간천에 회수하거나 다음번 대부괄 중지함 수 있다. 

채 229 조 대부받은자는 원급파 리자활 정해친 기낀?}에 까얘;]까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롤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남부터 더 높간 한 91 

리자를 물어야 한다. 

채 230 조 기관， 기엽소， 단체자 국가자금으로 설림집이나 시선팔 {~ 

은것을 건성하는 작업을 같이하고 그에 대 한 리용권감 나}1--{F 얘외\ - 한 

동작업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계약은 #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꺼섣활의 수요활 파좌함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채 231 조 합동작엽계약의 당사자들은 공동작엄에 찬가할 의 -r!’-판 ;.] 

며 작업참가갱도에 따라 작엽견과볼의 리용권을 나누어 가친다. 

합동작엽계약은 서면으로 뺏고 공증·윤 반야야 한다. 

쩨 232 조 함폼작엽계약의 당사자듬븐 작엮대상， 시간， 침서와 작엄선 

객의 계산방법， 작엄껴파꽉을 나누는 원객， 휘농사임내 J{ 91 -{I 하 ;!F -깐 

캔에 대하여 함의를 보아야 한다. 

재 233 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읍 원 I깐히 바애하시 외하야 한츄치엄 

대표를 선출한다. 

합동작엽대표는 계약당사자뜰의 대 ifiE 서 휘웅사임에 대차이 쩌 ~l 낀다. 

쩨 234 조 합동작임대표는 자엄 0] -J~ 나껴 셰야약사사쉰에셰 시임산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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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작엄캘과물을 나누어 LI~ 용할데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제기하여 

야 한다. 

제 4 장 부당리득행위 

재 235 조 법적근거없이 남의 손실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자는 그 

부당리득으포 하여 손해를 임은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재 236 조 부닷건l 득자판 리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그 리 

득에서 생긴 재산을 손해를 본지-에 게 돌펴주어야 한다. 

재 237 조 부당려득과 그로부터 생낀 재산은 혀물로 돌려주는것플 권 

책 o 로 하며 헌뀔로 판려출수 없쓴 갱-? 에는 j 값관 불어야 한다. 

제 238 조 jIL 당바뜩과 ~1 로부-터 생낀 재산을 할려준-자는 그것갈 보관 

j!}I’ l 짜고 똘려추간데 틀인 비용퓨 t) 성-반을수 있다. 

제 239 조 부당리득윤 활려반플자휠 알수 없는 경우에 부당리득자는 

~ [ r~ 득유 해당 굿가 ;1 관에 바쳐야 한다 

제 4 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 제도 

제 1 장 민사책임 

재 240 조 기관， 기엽소， 단체， 공낀은 남의 민사상 권리뜰 침해하였 

거냐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친다. 

재 241 조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쟁하지 않은 이상 허불이 있는 경우 

에 진다. 계약 또는 법을 어낀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단것을 증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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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하면 허붙은 그에게 있논것()로 겐-냐. 

재 242 조 민사잭인의 형태는 다 -3 파 간다 

1. 재산의 반환 

2. 원상복구 

3. 손해보상 

4. 외약금， 연체료 갇븐 제재균의 지휠-

5. 챙구권의 제한 FE판 상설 

민사책임은 갱상에 따라 병합하여 객용할수 있다 

재 243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자가 남의 민사상 궈 i’ l 원 침해하였-잔 

경우에는 그의 부모 FF.단 후견인에게 빈사책임관 7.1.，9. 다- . [이 ‘，’ ν 나 1 

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동안에 침해뼈워쉰 하였음 껴-?이] .:- L 퓨 잣 

제할 의무롤 친자가 넨사책임을 친다. 

제 244 조 16삼에 이뜯 부분객뺑위능력사가 낚의 Ill 사삭 꺼 i ’ l 븐 ~I 매 

하여 손해를 인으킨 경우에 자기 지웬늑력이 번인판 뱃여냐 ‘1rt,’•() 

억 부모나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낀다 

제 245 조 기관， 기엽것， 단체의 석씬 0] ~I.t/_ 수뼈파죄에 낚 .01 재까이 

나 인체에 해쉰 준 경우-에는 .- L 기관， 기엄깐까셰가 해녀까 IlIl 샤때 \t 1 긴

친다. 

제 246 조 낚의 건 붙플 t J] :핏 하 채 산유 11/ 넨 사 η→ ilr 차 지 까 기 까. '1 임 

소， 단체， 콩민은 그것플 ~I 자에게 판이주-이야 한다. 대선유 껴십니 f‘r !'l 

‘펴수 없긴 갱우-에는- 해당하 값-암 3IT 아야 한나. 

쩨 247 조 남 의 재 사 에 순 해 판 if- 시 •’ L, 7l ?! 깐 , 낀 셔1. .사 끼 () 씨 

↑}판 원 삭대 -rI!- Af;TL 하여 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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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원상복뉘가 붉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갑을 물어야 한다. 

채 248 조 사람의 컨강파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콜 보상하여야 한다. 

쩨 249 조 관리하고있는 짐승이 낚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롤 준 경우 

에 짐승의 임자나 판려자는 그 손해뜰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 보상책임은 던어지거나 변제된다. 

재 250 조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폰， 조성하며 환경 

오염을 방지할데 대한 국가의 법을 어기여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엽소， 단체， 콩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재 251 조 여렷이 공동으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자들은 련 

대객으로 낀사책임을 진다. 

재 252 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어긴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물 

며 볍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친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홀 어낀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재 253 조 계약당사자들이 다같이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자 

가 해당하게 민사책임을 진다. 

채 254 조 계약의 변경 또논 취소는 손해보상을 요구한 당사자의 권 

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255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힘을 줄수 있는 대 

상을 다루거나 작엽응 하는 파갱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룰 준 경우에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파실이 있는 

격우에는 책임음 지지 않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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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조 공 민 이 갱 당 방 외 률 위 하여 FF-는 사 여 새 때 나 uj 댄111 때 5I~~ •’ r’ 

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보호하기 외하여 펼요하 갱):-쉰 념 xl ?4;? 번외 

에서 불가피하계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활 준 갱우-에仁 ”!사패인긴- 시 

지 않는다. 

재 257 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외하여 불가피하계 낚익 재까애 건: 

해를 준 경우에 그것으로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간 째 H ql-F 자의 건?해 

를 보상하여야 한다. 

재 258 조 민사책임은 외볍뺑외에 대한 뼈갱적， 형사객 왜인잔 배제 

하지 않는다. 

채 2 장 민사시효 

재 259 조 민사상 권리의 섣현을 보장반기 위한 재판이나 휴패이 셰 

기논 민사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이월 어끼면 재판， 휴채 ?ij}에 이하 

권리 의 실현을 보장받지 봇한다.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까 빈사시효가 서욕- ~ 1;.1 ~) -: r t 

채 260 조 기 관， 기 엄 스， 단 체 와 꼼 Ill 샤 이 뚜 「 꽉 Ill 쉰 f 삭 r! 이 ’l 

사시효기간은 l 년으꾀 하다. 

재 261 조 기 관， 시 엄 스， 단 체 샤 이 마 !ll 사 시 ~ ~1 끼 간 나 간 파 {I t • 

1. 제품의 대급챙구와 μ 증납까한껴 -f， 곰냥하 셰뭄이 lr 시， ?↓ IIJ 시 

및 견본의 위딴파 파순， 부패껴 fl ， 수 i샤 1，r 꽉 1 깎이 세약-÷?!외끼 

으-딛 하여 만색 하 순-해 μ-삭 껴 二f 와 -91 약-사， 껴 쳐l\~- 01 :1-1 센 찌 -+ 및 
운수， 체 선 언 -1! ’- 와 까 런 하α1 만 애 하 씨 -+에 내 하α! 시 :1 새 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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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호 이외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 

3.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 

련락운수 

의한 기간 

口l

^ 

재 262 조 예산제 

국제통신과 관련 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해당 협정에 

국가 기관， 기엽소의 채권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 

기간이 되기전이라도 그 채권이 발생한 얘산년도가 지나변 시효기간이 지 

난것으로 본다. 

채 363 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엽소， 단체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법이 갱한 절차에 따 

라 제때에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재 264 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 의무률 자발적으 

로 리행한자는 시효기간이 경파한 사섣을 볼랐다 하더라고 그 반환을 요 

구할수 없다. 

재 265 조 민사시효기간의 마지 막 3개월안에 자연재해같이 어찌 할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었플 갱우에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 

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이 법 제 261 조 제 l 호의 청구권에는 낀사시효의 

다 .• 

째 266 조 다음파 

중단된다. 

같은 사유가 oL' 二
λA , _ 경우어1 

정지가 객용되지 않는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1. 채권자가 재판 뜻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710 
/ðT 

퉁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롤 확인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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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낀 사이 F뜬뜻FE-{는: 공빈늪 호삭끼 p아 j얘R →1IS?1 

채무자가 채무를 송인하였을 경우 

시 효기간이 풍단되 면 그때로부터 시 효 /1 끼 간 애 돕게 세 ↑}씬다. 

재 267 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간 갱~권관 가친사，}， rn 사시갑시끼 

안에 재판 또는 풍채듭 제기하지 붓한데 대하여 싼가피 한 I1l G- 사 잉 나 l' 

인갱되는 경우에 시효기간을 연장하에뀔수 있다 

체 268 조 재판기관이나 충재기관-간 당사자기- 민사시효얀 이익-깐 -f 

장하지 않아도 시효롤 적용하여야 한다. 

채 269 조 민사시효기간은 다음파 같은 때부터 시작된다. 

1. 리뺑기간이 지정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 L 기까이 ￥l 때 

2. 리행기간이 지 갱된 채푸에 대하여서는 ] 기 간이 펜 때 

3. 기관， 기엽소， 단체 사이에 공급한 셰품의 ir 객， ?↓!’ l 식 I상 꺼캔。l 

위반파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팍~， ，-l 깎의 계약 2F- 꺼워!’~ (’- '니 차이 

발생한 손해.!if_상청구깐 ~L에 대하 사 j’조서판 작섞까였거나 l，ç 식 

하기로 된 때 

4. 그밖의 청구권은 챙구권윤 산헨한수 았셔l 씬 때 

채 270 조 민 사 시 효 기 간간 인 깐 , 입 간， 녀 ?l r1- II’ 껴 히 '11 -! 세 • l rc 시 

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한 시유가 껴끼 딩인」깐 셰찌까 l' - L 나 GSin! 니 시 

작한다. 

채 271 조 넨사시효기간잔 시효 /1 시잔 세선까야야 한 사유사 색 fl :t 

자와 같은 달이 지나면 감나 I니 간간 암사사 없긴- 끽?에l{ r 난 ~')l '’}시 

막날이 지나면 맡안다. 

시효기까익 I까지바난이 인요인석 ?l 인이시나 1: ，~에시 껴바 n 까‘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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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열을 시효기간의 마지 막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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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훌훌 〈民法〉 解훌월 全文

第 1 뚫 -옮制度(r tn 주-조 선 」 ’ 9 1. ~. 19 씬 사) 

조선 민주주의 인빈공화국 빈번유 챔셔히 파챈짜{ 섯() 채시!’L 셰이1 [H 

한 낀 사 적 규 제 륜 뚱- 하 여 사 회 칸- 이 꺼 져1 제 f,: 아 꽉 진 r1 -;; 서 1It I H 판 1: 서 

하여 인덴닫의 자주-객이며 창조치인 색힘-깐 1) 상하간 데시 휴 R?~ "1 이사 

가친다. 

그러 p 긍- 모든 기관， 기엽스， 단체 및 퓨 Il!÷÷-?- 퓨화 IiIll 밖까 껴 시체 

수 집행하여야 한다. _-r 라자변 ?l 번에 대까 옳 rr ?l A! 감- 까셔() F 바나 

위대한 수랙 김입성 동지께서 L 다-간고} ~lη1 __ n 7 시 까였냐 

《우- 리 의 번 간 첸 체 인 빈 익 이 샤 에 l다 사 I사 1 시 (η ] nl () 1 n 1 l._ 이 
/、 ’ 1 

「
l

t 

/! 

, 

호하기 위한 것임니다.) 

조-선 민주주 의 ?! ?! 꽁화국 t?! L!I -~_- ~;11 펴 27 1 깐 1I? 5l α! 잉 n-
Ill 밖 의 제 l 편 일 !’} 제 도 -: ~- :1 ;11 작 η t [~ 뉘 ~~ ~ 1 이 낀 나. 

민번 제 l 면 처1]1 장에한 ?!밴의 규제 IH 사파 샤 1끽， Il!! 맨이 ?l 셔， Il!! 빈 tìl f{ 

력 등의 규번닫음 밝히고 있다. 

공화국민볍븐 기관， 기엄갓， 아쳐1 1 딛 곡센단이 시 !Ir 대구하 시 91 께시 밴 

? 재산관계툴 규제하고 있다. 

기관， 기엄소， 단체 및 꽁?!쉰간 인사치 ?1 꺼셰￥}휴 4 셔셰사획L-'~써 1껴1 

재 산 관 계 왈 맺 게 뭔 다 ?! 벤 견- 우 리 사 회 에 서 η1 fr!- 이 지 \ - 패 사 f~ Jfl 단 까 () 

데 서 닦 사 자플 이 서 과 깐 F xl 9! 예 시 앤 γ 객1 시 {’• 'n 펀 -ïf- 셰 하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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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법이 념제하는 재산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룹 차지하는 것은 소유권관 

계와 채권채무관계이다. 우리의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떤사적 :rr제를 

통하여 우선 우리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나라의 물질기숨적 토대블 튼튼 

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삼고 있다. 뜻한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 

은 공화국민법이 우리나라 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우리 인민들 

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는데 적극 기여하는 핵명적이며 

인민적인 민법 이라는 것을 말한다. 

‘ 
공화국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기본원칙이 설갱되여 있다. 

첫째로 계산관계에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하 

며， 둘째로 재산거래 관계의 설쟁의 실현에서 계획파제를 어김없이 수행 

하도록 하며， 셋째로 재산관계의 설갱파 실현에서 대안의 사엽체제의 요 

구를 구현하도록 하며 넷째로 재산관계의 연갱과 실현에서 국가의 인민적 

인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다섯째로 근로자들에게 재 

산관계에 년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권리와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며， 

여섯째로 재산관계의 섣갱파 실현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하도록 하며， 

일곱째로 재산관계의 젤정파 설현에서 굿가와 사회의 리익을 앞세우변서 

개별객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의 리익도 첼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원칙 

들이다. 

공화국민법이 설갱하고 있는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의 민법이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와 핵명의 주체적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콜 다같이 

원만허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민볍이라는 것을 잠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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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에는 기관， 기엽소， 단계와 꼼 li! 0] 1낀사상 권간 1 ~1 \’ t’↓셰이 녁시사 

로 될 수 있는 자격파 관련된 규범달이 센-껴뇌여 있다 

우 리 나 라에 서 든 경 ti1 예 산 제 나 ?석 폐 j~ 산 셰 갚 {Rr 영 뇌 -. 민 { r r1 -깐 • /1 임 깐 , 

단체와 깨별적 공띤듬이 민사상 궈바의무관계(빈사넨단 t’↓세)이 녁사사"’ 

될 수 있는 자객 측- 띤사상 권리괄 까선수 있는 빈사꺼이늠껴-깐 {1 rFqL 

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우에 이닌{한 권이능역까 ]이 -센↑l 낀 I!’와 4 

업에 맞는 범위안의 것이어야 하며 ]갓갈 뱃이나서仁 ?1 ￥1 Lt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가 가지는 I낀사상 권간1 륜 산껴하기 워하 애워딴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외임하는 대리(낀윤 통하여 하며 대표자나 [~ ['1 

인이 한 행위는 해당기관， 기엽소， 단체가 한 빽위투 된다 

공민은 누구나 빈사법률관계의 당사사로 됨 수 있깐 사셔 객- ψ 사 rl 이 

능력을 가친다. 공민이 가지는 민사 1.1 l'~능력간 팩닫하껴 빔이 따"’ 써사 

지 않은 이상 누구도 그것을 제한하거나 빼앗윤 수 없다. 

빈법에서는 민사법률행위툴 독자객 o 파 힐 수 있， 샤쉬까 섞 ?lη][1 ↓ l ’ 

한다. 

우리나라 빈법은 곰빈의 성인나이담 17 암꾀 ïf 껴까 jr 있나. 꼼 l ，t I (J 김‘ 

생파 함쩨 민사상 권리촬 가지지만 _- L 권바쉰 선캔자기 위하 때외꽉 사↑! 

이 직접 수행함 수 있는 것은 17 삼이 뇌때부터이다. 17 산에 이!’시 깐하 

[1]성인은 부모나 후견인감 품까(겨 자시의 ’1 tfj 상 꺼이션 ?l 히사，] 씨하 

행위룰 한다. 

곰벤의 민사행위능력을 인정한 나이에 이닫 자단에셰1 반 주까 셰 1，:.: 식 

제생활의 안갱성을 보장하I껴 갱스니쉰 91 1
11 01-싹 \' 한 하대서 fl 이 01# 

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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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에는 민사상 권리의무의 설갱이나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빈사법률행위의 형식， 유효조건， 뮤효와 취소 및 그 법적효과， 대리에 관 

한 규범들이 설정되여 있다. 

빈사법률행위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례하면 공 

민들 호상간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말로 맺을 수도 있고 서변으로 맺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볍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변으로 하고 재판소의 인중 

(이것윤 공중이라고 한다)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기관， 기엽소， 

단체가 참가하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서변에 의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꽤-호를 받는다. 국가의 볍파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 

냐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핵위， 허위적으 

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 

한다. 

그리고 본의아니게 한 행위는 이해관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까 취스되면 그 뺑위는 무효한 것으로 본다. 

우리 민볍은 무효로 된 볍률행위의 법적효파로서 호상 반환을 여l 견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처유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당사 

자들은 그 볍률행위에 의하여 이미 주고받은 것을 서토 상대방에 돌려주 

어야 한매. 

민법에는 기관， 기엽소， 단체와 공민들은 민사법률행위롤 대리인을 통하 

여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빈사법률뺑위를 하여 그 뼈외의 볍젝 효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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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말아간다. 

대리인은 볍이 갱한데 따라 한 수노 있← 1 ~ (() 1 것갚 낸껴 l~ 이사 l ’ ?~ l t ) 

위임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이것잔 외임내이아 l ’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기 인균에게 내바판 위임하 1 _ 때씨; 끼시 시 

I판에 의거하여 하 I셔 대리률 위인하는 시멘 (위잉상 뚜\ - 선얀삿) 껴1:. t ~ 

랴권의 범위콸 역백히 밝혀야 한다. 

대리는 선임에 기초-한 행위인것 l깐남 L~ i’ l 인 간 l~ 이 flol 9j 낀 l?} 이l 시 l~ 

바행위롤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이권의 낸우{쉰 념단 L~ l'l 얘워아 껴과 

나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계 하여 생긴 손-째에 대하여서는 전-인이 책 ql 겨 지 

않으며 대리인 자선이 책인진다. 

第 2 篇 所有樓制度 ( r l~l 추죄1 j ’9 1. ,1. 2fì 인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판 마감 j!} 깐이 :1l!시하시였다 

《우려의 볍온 천체 ql 덴의 의사에 마파 넨관것이 It1 ?1Ill 단이 i’ 1 0 1 윤 i:- 깐 

하기 위한 것인니다.) 

퓨화국빈번 제 2 면간 수-유권세도에 때까η! 규셔!까 -l1 잉냐 

소유권이한 재산율 자기의 91 사에 미-싸 11 유자셔냐 I’1 P.. 셔"’한 -「 ?J 

는 삭대 혹븐 가능석잔 밴륜객_() _ .i:-.. H. 혀하 섯이나 

소유관계는 다른 P닫 재산과제의 기 추판 이핏다 차시에 41 유 fl 여! 4’• 

하 제도는 민밴에서 기-샌제도아 하나이다. 

?l 볍의 소유권변에서쓴 우리나라 사회주이 헌밖에 j! 자 ~r 1 에 01.' 
ιJ , 

) 
T 

r‘ 
T, 、

l/ 
l 

관계 규범뜰을 구체화하-jI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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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편은 일반규갱，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에 관한 

4개 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제 1 장 일반규쟁에는 소유권의 형태， 발생기초， 내용， 보호， 공동에 관한 

규범들이 설갱되여 있다. 

소유권은 그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촌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 

태로 존재한다. 소유권의 형태는 소유의 형태에 상웅하며 따라서 우리나 

라에는 국가소유형태， 협동단체소유형태， 개인소유형태가 존재한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또는 그밖의 사실들 례하면 상속이 

나 중여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이 가운데서도 소유권의 발생기초로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이다. 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소유권은 캠유와 리용， 처분에 대한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소유권의 

담당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지 할 수 있으며 리용 

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소유권자는 물론 국가의 법파 

사회주의 생활규범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민볍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유물 반환청구권과 소유권 

실현방해배제청구권으로 성갱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유권자는 자기의 재 

산을 다른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자기소유권의 섣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통 한사람에게 속하나 여러사람들에게 일갱한 

몫으로 나뉘여 속할 수 있다. 소유권이 둘 또는 그이상 사람들에게 몫으 

로 냐뉘여 속하는 경우에 그것을 공동소유권이라고 한다. 공똥소유권븐 

-530-



주로 공민들사이에서 발생한다. 

공동소유에 대한 캠유， 리용， 처분간 퓨쏟스유권자단이 휘이에 따바 하 

다. 공동소유권자들은 자기의 몫을 잔과가지고 휴쏟 -{t 유까계(예서 면어셔 

나올 수 있다. 

제 2 장으로부터 제 4 장까지에는 국가， 협동단체， 깨인 신유꺼아 만껴 '1 

초와 대상， 그의 담당자， 내용파 심험 방번 듀에 관한 ïf 써한 (jj "~l 껴 되지 

었다. 

국가소유는 천체 인민들의 소유이며 이것으토 하여 놔가소유권에 대한 

민볍의 규제에서는 다른 형태의 소유권에서는 볼 수 없는 일련의 닫성이 

있게 된다. 

국가소유권온 우선 발생기초에서 특유한 것이 었다. 국유화나 국 jr 회수 

는 국가소유권에서만 발생기초로 되며 다류 뼈대익 스쥐궈윤 딴애시 J1::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국가소유권은 다음으쿄 대상에서 닫수석이 있다. 어떤 쥬-듀의 꽤선이꺼 

가리지 않고 다 그 대상 o 딛 될 수 있 -σI껴 나라이 경제역 nR 관 이받--「 휴 

요재산들은 오직 국가스유권의 대삭 Oi딛만 되고 개 ?l 깐 띔젠 휘휴단셰 (1-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가소유아 갓유궈자닫 -F 센체 인!!!늪-깐 대 i{ 하 각샤 (i1t t" 

이밥에 다른자는 없다. 개별객 국가기까이나 기엄수단 -F ” l 꽉 걱사 FS 대 

산의 일갱한 부문율 맡아가지 ]T 있지만 _-r 소유궈자되 되지{ 완하 I ↓ 

(개별적 국가기관이나 기엄소얀 경영상 까i.1 1 궈자 5:-_ 된다) 

국 가 소 유 권 은 다음 o 딛 겐 유 , 괴 용 , 처 분 이 우I e1 싹 l뀌 ~-까 rr~" ?~ rH c 션 

에서 협동단체나 개인 소유권l 파 차이가 없 O 냐 -r 내-~ 91 세외에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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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국가소유권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재산을 제한없이 캠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국가소유권은 또한 그 실현방법에 있어서 특성을 가친다. 협동단체나 

개인 소유권에서는 그 소유권자인 개별적 협동단체나 공민이 소유권을 직 

접 실현하나 국가소유권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자기의 기관， 기업소들 

을 통하여 소유권을 실현한다. 국가자선이 자기의 소유권을 직접 실현하 

는 경우는 드물다. 개별적 국가기관， 기업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잇는 국가 

의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캠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경영상 관리권이라고 한다. 

민법은 국가소유권제도에서 협동농장들의 부담을 떨어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우리당파 국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시책의 원만한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독특한 규범들， 국가소유의 생산적 고갱 

재산들에 대한 협동농장의 리용권에 관한 규범을 특별허 셀갱함으로써 사 

람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협동단체 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이 

러한 성격으로 하여 협동단체소유에 대한 민법의 규제는 국가소유에 대한 

규제와 구별되는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은 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 

으며 협동단체는 그밖의 대상들만을 소유할 수 있다. 개별적협동단체들은 

자기 소유재산의 소유권자이며 따라서 그 재산을 직접 자기의 의사에 따 

라 챔유， 리용，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실현에서는 민주주 

의 원칙을 캘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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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재인객이며 소비적 꽉객융 외한 소유이다. 이션 

에서 개인소유는 그 어떤 사적경리탈 위한 소유， 사객소유와 ~변판l 다. 새 

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놔가와 사회의 추까시 때때， 터반석 

리롤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볼， 공넨이 뉘잉한 재산， 꽉 Ill 

이 상속받았거나 중여받은 재산등으로 이푸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재인소유의 기본원칙을 이루는 것은 노휴에 의한 사회 -f 

의 분때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이다. 이것은 우이나 ê}에서의 깨인 

소유가 사회주의 소유와의 관계속에서 그로부터 파생된 소유의 성 젠윤 사 

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띤경제의 꾼든 부분 0] 탑i.J l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체계적으로 늘이가는데 따라 근로사닫의 개인색휩):.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개인소유권의 대상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객인 생합에 웬요한 

광범한 재산들이 속한다. 우리근로자뜰은 여러가지 핸대객?] 가갱용묶， 분 

화용품들과 그밖의 생활용품들， 숭용차같은 기재월 소유힌 수 있 _0_ n! . L 

것들을 자기의 물질문화적 수요롤 충족시키깐데 사유보이 이용한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소유가 I낀볍객 A꾀 .r，:. 쉰찬히 파흐뇌 )1 있끼 r셔 Y 에 

대한 상속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콩화국민법의 소유권제도단 사회추의객 소유와 ;」꾀사쉰 

의 개인소유률 다같이 튼튼히 보호한 수 있게 지섞뇌고 있()껴 사회 fPl 

적 소유관계의 가일츄의 발전， 협농단체 소유의 꺼 ?l 낀객소유에띄-익 만션 

을 보장할 수 있게 성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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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篇 f홉權 • 홉務휩j度 

가. 價權·價務의 一般規程 (r민주조선」 ’91. 5. 8 일자) 

공화국민법 제 3 편 제 l 장에는 채권채무의 일반규정이 연갱되여 있다. 

채권채무제도의 일반규갱에는 채권채무의 개념， 여러 당사자의 채권채 

무관계， 채무의 리행질서，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 등에 관한 규범들이 

설정되여 있다. 

채권이란 일갱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툴 말 

하며 채무란 일갱한 채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사람들 

은 흔히 채권채무라고 하면 돈을 주고 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민법에서 채 

원채무라고 할 때 그것은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쓰인다. 돈을 주고 받는 

외에 어떤 물건을 넘겨주든가， 일갱한 봉사를 제공하든가， 일갱한 량의 일 

을 하고 그 결과를 넘겨주는 등의 재산상 행위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채권채무에 속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논 언제나 서로 대응하며 채무를 떠난 채 

권이나 반대로 채권을 떠난 채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권채무 

관계를 간단히 채무관계 또는 채권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재산상 행위룰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채권자라고 하며 그러한 행위룰 수행할 의무를 지니는 자률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통 한사람씌이나 어느 한편이 여 

렷이거나 량편이다 여렷인 경우들도 있다. 당사자의 얼방 또는 생방이 여 

랫인 채권채무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라고 한다.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은 각자가 채권이나 채무률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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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 가칠 수도 있고 련대씌()- -~~- -, ~샌 수t，.:_ 있냐 냐-;: 낚시아이 

채권채무관계는 일반객으로 분학 채펀이나 ，iH 부팍 내용←() I넌 하\ 섯 0-!lf 

간주하며 련대채권이나 채무는 번이나 계약에서 Ii- 변히 애하U 있셔나 -! 

대상이 나눌 수 없을 때 껄쟁한다. 

공화국민법은 채무자들이 갱해진 채무리애씌서암 갱확히 지낀 섯감- “ 
구하고 있다.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히-여야 하여 다띤 _- L 7~ ~l 섞 t’ 1 때까 

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 3 자에계 외인하여 감l 뼈하게 한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롤 갱해진 기간에 리뼈하여야 하며 댐이나 계약에서 단아 

쟁하지 않는 이상 헌꺼번에 리뼈하여야 한다. 채무사-간 뜬한 채부딴 L!l 01 

나 계약이 갱한 곳에서 리뺑하여야 하며 법이나 계약이 i1 1 뼈장수-원 써까 

지 않았을 경우에는 돈을 물어야 할 채무든 채권자의 주소져나 거래깐뼈 

에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된 채무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 1 밖의 jH 부\ -

채무자의 소재지나 주소지에서 리뼈하에야 한다. 

채권채무관계는 저첼로 연갱되쓴 것이 야니라 인 rJi 껴계-셰찌분-?}잔 t ’I i

한 국가의 행갱분건이나 계약， 그밖의 번퓨객 뼈외와 시꺼에 기까까이 ι뀐 

갱된다. 

채권채무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색하다. 

계약이란 얼갱한 볍객효파를 인으키기 위한 얘깎 닥사사÷iPl 휘 Pl?÷ IJ! 

한다.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쟁표는 당사자듬 사이의 ~r 의 i과간데 있 o 벼 01 

캠에서 계약은 또한 당사자의 단독객 의사감사 ζ 서 이푸어지 F 인싸껴 때 

외와 구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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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 기관， 기업소， 단혜와 공민사이 그리고 

공민들 호상간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법적 제도의 하나이다. 

계약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로서 펼수적 의의롤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는 분엽이 있을뿐만 아니라 날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소유관계를 보더라도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사적소유가 

없어지고 파도기 초에 있었던 여러가지 경제형태가 점차 하나의 사회주의 

적 경재형태로 되지만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와 협동객 소유가 있 

고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분엽이 있을 뿐아니라 날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소 

유관계는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로 분화되여 있다‘ 그리고 국 

가기엽소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역시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 

지고 경제활동을 한다. 

바로 이러한 사갱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 사이에 이러저러한 경제거래가 있게되며 그 법적형식으로서 계약 

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편 당사자의 송닥에 의하여 이루어지 

며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대상， 기간， 값 같은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률 본 

다. 국가의 송인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회유금속， 그밖의 국가통 

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 

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어야 하며 공민들 호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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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떤 계약들은 무상으로 맺어야 한다. 

공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말로 맺을 수도 있고 서변 o 호 맺-알 수도 있 P← 

나 계약의 체결파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까 경우에는 서껴 YLfI?- 뱃잔 예 

약이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션적으로 인갱반쓴다. 기관， 기엄소， 단째가 싼 

가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변으로 맺어야 한냐. _-1 리고 부농산익 거래쉰 내 

용으로 하는 계약을 그 당사자가 기관， 기업소， 단혜이건 곰빈이꺼 간셰없 

이 서변으로 맺고 해당 국가기관의 인중(이것윤 곰중-이라고노 한다.) ]l 

받아야 한다. 

공화국민법은 여러가져 종류의 계약들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 계약닫깐 

그 내용이나 그 밖의 이러저러한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나 경영상 관리권율 념겨주는 계약. 인 

갱한 봉사롤 제공하는 계약， 작엽결파를 넘겨주는 계약등으호 나누어지여 

그 기초에 인민경제계획과제가 놓여있는가 놓여있지 않단가에 따파 깨찌 

적 계약과 연반계약으로 나누어진다. 계약간 훈한 한펴- 당사자가 수때하 

는 재산상 뼈위에 대하여 상대편 당사자가 값윤 활거나 함건윤 제꼼하낀 

것과 같은 보상을 하는가 보상하지 않깐가에 따과 유상계약파 부삭셰약() 

로 나누어지며 량편 당사자들의 합의반으갚 섞힘되든가 아니면 휘이외에 

계약의 대상물을 넘겨주어야 성딴되는가에 따라 11/혀붉계약파 핸센세약 

등으로 나누어친다.자재공급계약파 판고사기계약간 재산이 스유권이나 석 

영상 관리권을 넘겨주논 유상의 t:J 1 혀몹계약이 I셔 빔리기계약 -F 힘꺼의 l'l 

용권을 넘겨주는 계약， 보관계약은 봄사름 제공하는 계약이다. _- L 패 iT M 

관계약이나 꾸기계약븐 그 대상음 념겨준 때 섞립되간 험합계약이벼 -L 갓 

듬이 공민들 호앙까에 맺어껴 때에찬 긴’-샤계약 O!;_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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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慣權慣務의 꽃￥‘]옮 IJ度 (r민주조선」 ’91. 5. 10 일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쩨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인민갱재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 원자재와 반제품 생산을 앞세우 

고 협동생산을 갱확히 조직하여 협동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단위들에 

서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민법 제 3 편 제 2 장파 제 3 장에는 계약제도가 규갱되여 있다. 

계약체도에는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계획객 계약) 과 계획에 기초하 

지 않는 계약 ( 일반계약) 이 있다. 

계획객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호상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며 그 밖의 계약들은 일반계약에 속한다. 계획객계약이 

인민경체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이라고 할 때 그 계획은 계약을 맺는 량편 

당사자들에계 공통적으로 시달되는 계획， 짱방 의무성을 띠는 계획을 염 

두에 둔다. 기관， 기엽소， 단체들이 호상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라하더라도 

제각기 자기에게 부과된 계획파계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로서 

맺는 계약은 계획적계약이 아니고 일반계약이다. 례하변 어떤 기관이 녹 

음기의 수리를 수리소에 맡겼을 때 맺어지는 계약은 수리소측으로 볼 때 

에는 자기에게 부파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계획이 수리를 

맡긴 기판에 대해서는 의무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계획객계약으로 되지않 

고 일반혜약으로 된다. 

계획적 계약은 일반계약에 비하여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계획객 계약 

의 당사자로서는 인민경제계획파제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될 수 

있으며 그들사이에서 계약의 체결은 의무객이다. 계획과제툴 받은 기판， 

기엽소， 단체들은 갱해친 기간안에 갱해친 방볍파 갤차에 따라 계약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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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계획적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함의하여야 힐 사항늪은 법애 의 

하여 미리 정해져 있으며 계약기간이 연반객으파 낀다. ~I 바 -lr 셰약위반 

에 대한 책임의 형태가 여러가지이다. 

계획적계약은 법 이 갱한 모든사항달에 대하여 당사사늪사이페 휘 이 사 

이루어진 때에 맺어지 며 계약을 맺는다1 서 얘 기는 의 견상이는 풍 새선 자낫 

해결한다. 계약이 체결된후 인민경제계획과셔1 가 추가뇌거나 조선반 때페 

는 그에 따라 계약도 변경된다. 

공화국민법은 자재공급계약， 상품공급계약. 농엽생산꼴수 u~ 계약 1]1싼-깐 

껄시공쳐I 약， 화물수송계약의 다섯가지 계획적 계약에 대하여 if 쟁하고 닙 

다. 

자재공급계약은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셰획석 계약으호서 사새 f곰)" 1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원료와 자재， 기계와 성비할 주-고 반갚 기깐， 시임 

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 계약이며 상품공급계약간 상품세분 u~ 갱계회에 시 

초하여 공장， 기업소와 도매삼엽기엽소， 소 u~ 상엄 J] 엮소 사이에l 뱃仁 계약 

이다. 농업생산물 수매계약은 국가 수깨페획여1] ~기 초하여 -과영농삿， 휘농 3-

장파 수매기관 사이에 맺는 계약이며 기관-끼센 시곰께약 P- -Ii- 사의 기싼 rl 

성계획에 기초하여 건성기엽소와 컨생꼴을 {’감lf-- 영한 기 f’}， 기임소. 만셰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그파고 화불수슈계약-?: --#사의 수송계획에 I) {-， 까 

여 기관， 기업소， 단제와 운수기판 사 0] 에 뺏단 제약이다. 

일반계약은 많은 경우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꼼낀 사이에 셰껴뇌!~ J) 

관， 기엽소， 단체들 호상간에 쳐1 견되기도 하다. -?-t’ l 나파에서 ?l 끼세 OFE 

놔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한 혜태이 규 iIr 사단에게 ?} I!lilν 꽉 하; In 시 tl~ 

우 픈 역할플 논다. ?1?l 뜰에 대하 삭-뭄이 만 l때나 이바사시 여 lRol 5?-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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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엽은 많은 경우에 해당 기관， 기엽소， 단체와 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싣현된다. 

공화국민볍끈 팔고사기계약， 작임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 

계약， 여객수송계약， 저금계약， 보힘계약， 위임계약， 꾸기계약， 은행대부계 

약， 합동작엽계약의 열두가지 일반계약에 대하여 규갱하고 있다. 이가운데 

서 일상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팔고사기계약이다. 우리 끈 

로자들은 유족하고 문화객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데 펼요한 여러가지 일 

용품파 문화흉품， 석료품들을 높은 값으로 상캠에서 사는데 이 경우에 상 

캠파 끈로자들 사이의 거래는 볍적으로 볼 때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진 

행되며 담보된다. 

민법 제 3 편의 제 4 장에서는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사유의 하나인 

부당리득행위에 대하여 규갱하고 있다. 

부당리득행위란 아무런 볍척 큰거도 없이 남의 손설밑에 리익을 얻는행 

위를 맏한다. 례하면 자기와 성명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온 물건을 

자기에게 보내온 것인출 잘못 암고 j것을 가지고 있는 것파 같은 행위가 

이에 속한다. 

부당리득은 흔히 피해자의 뼈위결파로 일어나며 일부 경우에 제 3 자의 

잘못이나 부당리득자의 행위캘파로 얼어나기도 한다. 

부당리득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실을 본자에계 리득을 돌려주어 

야 하며 리득을 현물로 돌려출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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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篇 民훌홈樓 및 時效뽑j度 ( r [,11 수조선」 ’ 9 1. 5. 10 인 사) 

이밖에 민법 제 4 편에서는 낀사핵인파 낀사사효셔L니.에1 내 δ} 이 얘시사 1 ’ 

있다. 

기관， 기엄소， 단체와 공덴은 낚아 IJl 댄1 앙 권이션 ~l 째사였시니 사 '1 ‘지 

민볍상 의무률 어졌을 경우에 빈사책임쉰 친다. IJ! 사책인간 페이 끼!’ l 시 

하지 않은 이상 허훨이 있는 갱우에 지 I껴 넨사뼈외 놓 i격이 없사 (셰사 

변 미성인 또는 갱선병자) 가 남의 Ill 볍상 권리를 침해하였잔 석 ?-에1 -: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감독자가 ~l에 대 한 민사왜인윤 친다. 、

민사핵염의 형태에는 재산의 반환， 원상복구， 휴해보삭파 외 Ofjf 여체\~ 

같은 제재금의 지불 등이 있다. 

민볍상 권리는 법이 갱한 기간안에 재판이나 뚝재원 제기까여야 까 I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강제갤차에 의한 과1뷰 반시 핏-하다 이러하 셰}판 

민사시효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기관， 기언소， 단혜와 퓨낀사이 FF- 하 곰 IJl÷? 깐삭 r} 이 민 

샤시효기간은 l 년이다. ~l 리고 기관， 기염소， 단체닫 -~-삭 ?l 이 IJl 샤시감시 

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며 계획객재약씌 워싸고} 과려 1l 한채\’식해-까의 

제재끔지볼청구， 운수 및 체선언부와 과펴갇 l 쳐-+이 셔 ?이1 :i 끼1 ~.l (‘)1 나 

띤사시효제도는 특히 기관， 기엄갓， 단체단에시 채취 ïf f춘유 껴회사[ rj ‘i)j 

끈들의 책 ~J 성을 높이단데 관 작용감 하다. 

-- f) 4 J 



~t훌훌 〈豪族法〉 全文

(1990. 10.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걸점 제5호로 채택) 

저I 1 장 가족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척 결혼， 가족제도 

룰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룰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갱 

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결혼은 가갱 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3 조 가정온 사회의 기총 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갱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 4 조 인간의 촌염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 

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풍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리 

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번적 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 6 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빈공화국의 연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윤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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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 ，}폭-밴 -F 샤회 -f 이서 끼 #f’L 세와 사 

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작 및 재산객 판셰꽉 lr 셰하나 

제 2 장 걸 혼 

제 8 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 녁븐 ;까친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녀사사이에반 한 수 있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에서 견훈- -까 낚자 l ”?}, 녀시 17 신‘!’ H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틀이 조국과 인민을 외하여 사회와 섞단관 외하이 

보랍있게 일한 다음 결휴-하단 사회객 기뚱-깐 삿 l’ 1 하다. 

제 10 조 8촌까지의 혈촉， 4촌까지의 인퍼사이여lL 꺼휴힌 수 없나 

제 1 1 조 결혼은 선푼뜸록기관에 감책판 하야야 ~j 시 η- 꾀 ?1 섞뇌 r tj 1: 사 

의 보호를 반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Yt’-부생함관 한 수 없냐. 

제 12 조 다류 나라에서 사간 조선 꼭 ?1 단이 견훈 닫파()子시 Il!lrr(1l 

인빈공화균 혀사대표기관에 자 I너 1껴사내 ;{ J) {’}이 없: 겐 -q) 

나라의 해닷기관에 한 수 있다. 

제 13 조 이 법 제 H r-.. IO 조에 뀌반hlL 끼훈--F I!’감이나. 

;갤휴의 부효인청간- 재 F}:↑-사 한다 

제 14 조 부효로 인정된 견휴 -F 처간부더 이-，/.0! '-1 '-1 ?i .;' 섯 (J '.’ 까나 

~I 러나 자녀 양유분처}{f 이 댄| 셔122 _깐， 셰 23÷에 이사π1 ~H -;-1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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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가 정 

제 15 조 가갱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천을 위한 중요 담 

보이다. 

공덴은 가갱을 화목하고 명랑하게 꾸려야 한다. 

제 16 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 17 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파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회망파 재능 

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갱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8 조 가갱생합에서 남면파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19 조 남편파 안해는 로놓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친다 

제 20 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녁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제 21 조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 

제 22 조 난편파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억의 견지에서 당사자뜰이 합의하여 갱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갱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삼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 23 조 자녀 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 게 그가 보 

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 수에 따라 월수입의 10 -30% 범위안에서 재판 

소가 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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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4 초 양육비률 지불하던 당사자가 로농능역율 싫었거나 사녀션 만야 

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L 자녀까 셰부 단4-;:- 계-민 91 부약잔 

반은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유t:I]활 변제하여 쓸 내 대하이 셰까 

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낚녀사이에서 뿔생한 사녀와 _- I 우민 야 

의 관계는 결혼생활 과갱에 출색한 자녀와 - r 부 Y- 낀 1 까셰와 

같다. 

제 26 조 자녀는 아버져의 성·율 따른다. 아버지의 성율 따툴 수 없단 갱 

우에는 이머니의 성을 따 _t ~ [~ 부 F담 Ri1 단 사녀 91 껴~까 -? !111 

뼈정기관이 정한다. 

제 27 조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제 28 조 

부보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l늪관 켠견한 여역가요， fF • I -~아시 

새인간으갚 키워야 하다. 

부R는 자녀의 건강파 선체의 

상객 o 보 까선관 판건1 야 한다 

U~ 으 __ 9_ 
- “ =. ’ c 

~ ~] 지 l ’ -I에 내 까 (Jj ‘i’ l 

자녀는 부 Y- 헬 사랑하고 쥬-겸하Ilj 꾀츄담역감 싫간 !r’ 민 이 색 

합잔 책인 ^]-l' ~닫-~~아 주 r서야 한니-

제 29 조 계부모와 계자녀의 까계\ 낀부믿와 ?l 사 11ηl 까제야 {l 나 

계부 FEf: 계보와 셰자녀의 까계가 이-' ~이지변 깨사 11 “ fl(‘)’ 

버지 훈는 친어머니의 관계 :r 없어 ?l 다 

제 30 조 꽁넨은 다쉰 사딴의 n] 섞인 사녀판 꾀약한 -수 있나. 

션거권을 싸딴당한자， 약사녀 91 꺼식에 깨뷰 뀔 수 있: ?ll!!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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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 그밖에 양자녀를 보호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립양 

할 수 없다. 

제 31 조 립 양하려는 공민은 양자녀로 될 자의 친부모 뜻는 후견인으로 

부터 럽양에 대한 동의를 반아야 한다. 

양자녀로 될 자가 6삼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 

다. 

제 32 조 립양은 양부모로 될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띤 행갱기관의 

송인을 받아 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제 33 조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천자녀의 관계와 같다.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립양 이천 부모와의 판 

계는 없어진다. 

제 34 조 파양은 양자녀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 

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갱기관의 송인밑에 선분둥콕기관 

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파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 

한다. 

재 35 조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컨천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 

하여야 한다. 

성인나이에 이른 손자녀쓴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컨;앙파 색활 

음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 36 조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폭경하며 이감어 주어 

야 한다.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핵제자깨까 ]It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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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의부플 진다. 

제 37 조 nl 성인파 로농늄력이 없단 자단 11[ 양상쉬이 있: 사 씨 ” 꺼 c,1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생성씬이 없갚 경우에는 Ut 까 사: ’1l 민나 

자녀， 조부모난 손자녀， 랫처l 자 ll~ 사 부양한냐. 

제 38 조 이 법 제 37 조에 ^l 객된 부양사가 없간 u] 섞인파 노노눈 l녀 ι1 

없는 자는 국가가 똘보야준다. 

제 39 조 리 혼 또단 1 밖 의 사 유 파 가 정 섞 인 0] 깐 i’} 셔 1 t 사 : 섯 ~) 'tl ~I 

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갱재산은 당사자듭이 한 9~ 하이 나-， 이 

가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검- 갱우어l 仁 새꾸1- ~'- ，~ 채 {t 하나 

제 4 장 후 견 

제 40 조 n] 성인과 선체상 견함()로 핵위늄껴관 가지 풋한 사판 워 사 'll 

후견인을 정한다. 

제 41 조 11] 섞인에 대한 후꺼인() i딛단 )!’민， 주낀틴， 액세사 llH 시 't i 

있다. 

선 체 상 껴 한 끼- 피 빽 위 상 U녀 0] 없 : 시 아! 내 하 -~- 꺼 ?! -r, !II : tll! 

우자 FF-단 -?" .y.나 사녀， 조 1만 

다. 

후견인 o 로 됨 수 있"，사가 이 ijql 셔 7-~- 꺼 ?l? ;τ 때에 사삭 

객 당 하 다 고 인 죄 되 단 시- 가 1 꺼 ? l 「) !It irl 나. 

셰 42 조 [1] 석 인 파 선 쳐1 삭 껴 한 η !I~- 얘 외 늑 쉬 -깐 사 시 ̂ ] 판 까 사 <"11 셰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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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1 초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 선갱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행갱기관이 후견인을 갱한다. 

제 43 조 후견인은 후견받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된 

다. 

처144 조 후견인은 후견받는 자를 보육 교양하며 그의 생활파 건강을 돌 

보아 주어야 한다. 

제 45 조 후견임무수행 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갱기관이 한다. 

체 5 장 상 속 

제 46 조 공민이 사망하변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 

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현제자매 

에게 상속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 

속된다. 

제 47 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넷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 

다. 

상속인플 가운데서 일부가 싱속을 거부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 

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틀에게 상속된다. 

제 48 조 법이 갱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룰 생천에 몹시 학대하 

였거나 의식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는 자， 상속조건을 고의적으 

로 만든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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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상속받기로 펀 자가 상속시키는 사 μ- 다 밴시 샤바바 셔 ? -r 이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판 차지한다. 

제 50 조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인()，넌 앙속시낀 
-/ ( ’ ’ 

’ 
L 
1 

-j 
‘ 

{ 1 ’ -
--

-

--• 
’ [’ 

j 
i 

-
ι
 ‘ 

’ 
! 

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만던 쉰 ri! 91 리익갚 침배까었-깐 석 ; (매 

는 무효이다. 

유언의 푸효인갱은 리해관계자 뜻는 검사의 선청에 익 ð~이 새 

판소가 해결한다. 

제 51 조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사망사가 선 빚에l 

대하여 책임진다. 

제 52 조 상속은 6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6개월안에 상속받을 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파만윤 사가 식잔 

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재산간 국고에 넣는다. 

제 53 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판소가 해센한나. 

제 6 장 벌 칙 

제 54 조 이 페음 어끼 꼼덴에게깐 껴삭에 따사 세익하 l!l서셰새관 '1 ’?~ 

다. 

번 적 제 재 씌 객 -9- -F 재 와 :•- 의 와 ~I 녁 파 치 () "’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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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훌훌 <家b찾i去〉 홈￥를풀 全文

1. 가족법의 기본과 결혼 ( r 민주조선」 ’91. 5. 23일자) 

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하며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갱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가족법은 6개 장 54 조로 되여 있다. 

제 l 장 가족법의 기본에서는 가족법의 규제대상과 사명， 기본원칙을 밝 

히고 있다. 

가족법의 기본원칙에는 결혼에 대한 보호， 가갱의 공고화，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려익에 대한 보호，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 보장， 어 

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문제들이 포함되여 있다. 

결혼은 가갱헛성의 기초이며 출발꺾이다. 결혼을 떠나서 가갱자체를 생 

각할 수 없으며 가갱의 공고화뜰 기대할 수 없다. 공화국 가족볍은 일단 

맺은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할 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가갱은 사회의 기충생활단위이다. 온 사회가 화목하고 단함된 사회주의 

대가갱으로 되자변 가갱부터 공고화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생활의 세포 

인 가갱을 공고화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인간의 폰엄과 권리블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허 여기는 우리 

나라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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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는 나이가 어리거나 갱선벽 늠 기E}의 ↑!폐삭 껴야 O 넌 Ill 샤샤 

뼈위능력을 천혀 가지지 못한 사합관 똘파야 주는 껴1 도() 1 냐 ~. ，~:: .. ~. 끼 

제도률 실시하여 미성인파 선체삭 껴한 o 갚- 뼈외늄껴잔 까지시 iF?l 까J (! 1 

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상속은 사망한 공띤의 개인재산을 보흐해 주찬 제 5:-fIr 서 사낀깐‘)1 사 '1 

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깊은 관섞윤 가지고 있단 파도시 사회끼 치삭 까 t,l} 

영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궈을 보장해 준다. 

공화국 가족법에는 어련이파 어머니의 리익율 보호하든 것이 꼽화국 시 

부의 일관한 시책이라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각가:: 어권이이 약자 .11 ' 약 

에 대한 권리와 의무， 리혼시 자녀양유자 션껴닫 가객-냐i 삭 F’-제해꺼에서 

어머니가 어렌이를 건천하게 양육하고 고1 양함 수 있까 jF 꺼-깐 t) ~야하.， 니1 

선차적인 관섞을 돌린다. 

이러한 규제는 어머니의 체침1 상 연약한 새바객 f송섞， 샤회와 '1 써이 2 

쥬객인 부-담， 야플딸윤 주체혀역워엮 91 r;]유치하 께츄사 ì ，~. --'1 웨야 한 R 

구를 반영하고 있다. 

공화국 가촉변의 제 2 장에서찬 친후-이 사유’ ?인l.'긴lU만! 

?친!갤혼의 범위， 견휴핵석， 견휴 -IIL 효에 대하αI i f- 져l 까 jr 잉다 

위대한 수랭 김힐성동지께서-간 다감파 간이 Jl’시까시있냐 

〈…녀성플븐 낚자듬과 깐이 자유견~.이 궈간1 뷰 까 ?l 다 껴 ??i F?1÷rol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깎제적인 견~.감 감지까다) 

캘 혹 할 권 리 논 사 팎 이 자 기 의 Ag 9f--깐 r;- xl 해 l t 까 F 대 서 ?l fl 낀l 휴 SL 까 

내용의 하냐이다. 



자유결혼의 권리는 결혼 나이에 이른 모는 남녀가 그 어떤 사회적인， 

가정적인 구속도 없이 결혼 시기와 배우자롤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녀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이것은 미혼상태 

의 한 남자와 한 녀자사이에만 결혼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결혼관계률 해 

소시키기 전에는 거듭 다른 사람파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나이는 결혼할 때에 도달해 있어야 하는 국가적 기준나이이다. 이 

것은 국가적으로 규정한 나이에 이르면 목 결혼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나 

이가 아니며 공민들이 실지로 결혼할 당시의 나이를 가리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실지에 있어서 법적인 결혼나이와 결혼할 당시의 나이는 일반적 

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가족법에서는 남자 18살， 녀자 17삼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제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정치문화적 수준， 육체적 발육 청도로 보아 이 나 

이에 이르면 결혼해도 된다는 국가적인 최소한도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결혼나이를 밝히면서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워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을 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 

품을 장려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혁명 위엽의 계 

숭자인 청년들에 대한 조국과 민족의 크나큰 믿음이며 기대이다. 

끈친결휴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전통적 풍습파 민족적 감 

정， 우리 사회의 건전한 도덕적 풍모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이다. 끈친결휴 

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이하며 한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변화되여 왔다. 

공화국 가족법에서는 8촌까지의 혈족， 4출까지의 인척사이에는 결훈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볍적으로 인갱되며 국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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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않는 남녀는 부부생활읍 활 수 없 σI예 꺼~-상 

록을 한 때긴’터 법적 보호롤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사는 공민들의 결휴 능룩-간 2F- 선낀추추 91 인낀곰~} -_ç- 1꺼 

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I 나파악 해당 기 까애 

할 수 있다. 

무효로 인쟁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파 한냐. 

강제결혼， 2중결혼， 결혼나이 위반， 근친견혼은 부효이 1껴 껴훈의 

생은 재판소의 판캘이 있어야 볍객 효력율 발생한다. 

-Ir’ 효인 

결혼의 무효인갱은 채판소의 판결이 확갱된 때부터 효력율 맙생한나 

다라서 그 결혼관계롤 맺었던 남녀사이에는 부부로서의 이떠한 권 i’ l 와 이 

무도 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 세삼미반의 자녀.， 어【서 

4 가 맡아 키-우는 원칙에서 자녀양육자룰 갱하며 자녀판 양유하지 2A{r 

냥사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당샤자에게 그가 로농한 나이에 이간기까시아 

양육비를 물어야 한다. 이것은 무효한 겸훈관계에서도 걱1- _fIl.와 자녀의 헌 

면적 관계논 없어지지 않는다논 사껴파 과련된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 - 30% 낸외?}에서 새판스가 생하 

+. 
양유비를 지불하덴 닥사자가 jI: 쏟닫력깐 잃있거나 사녀판 낀야키?되| 

}샤자가 재혹하여 ~I 자녀가 계부 뚜仁 제.Y_ 91 .\'-양윤 9} 간 경 ~J. L
J 1 해{’L 

1 자는 양육비롤 변제하여 출 수 있다. 

꽁화국 가쪽법의 견-혹에 대한 제도仁 가갱여석 91 11-+- <;1 껴#윤 꺼션하 

n 맺도록 함으로써 가갱윤 공jr 히 하며 유 사회뷰 화꽉하 j ’ 아휘뇌 사.01 

E 의 대가갱 o 쿄 꾸려 나가얀 데 이 11μl 하게 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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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 후견 및 상속제도 ( r 민주조선」 ’91. 5. 25 일자) 

공화국 가족법 제 3 장에서는 가갱에서 기본을 이루는 부부관계와 부모 

와 자녀관계를 비롯한 육체객 o 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인격적 및 재산 

적 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갱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객하시였다. 

K우리는 가갱생활과정에 맺어지는 부부사이， 부모와 자석사이， 형제자매사 

이의 육친적인 사량을 존중허 여겨야 하며 그것이 참다운 동지객 사랑으 

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가갱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천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남편파 안해는 가갱에서 기본을 이룬다.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와 자매 

관계， 조부모와 손자녀관계 등 모든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어 있으며 부부관계로부터 파생된다. 

부부관계는 결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부부는 결혼 후에도 자기의 성 

파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회망과 재능에 따라 직엽을 선택하고 사회갱치 

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가·친다. 

부부관계는 재판소의 리훈 판갤에 의해서만 없앨 수 있다. 

리혼제기의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량과 믿음을 혹섬하게 배반하 

였거니·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갱우이다. 

부부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양육자는 자녀의 양육파 교양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맡아 키우는 원칙에서 당사자들이 함의하여 켜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자녀가 쿄동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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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률 요구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관계는 가갱성원닫의 까셰에서 쥬요하 사 1 ’ l 관 차시한나 l!’ 

보와 자녀의 판계는 피줄에 의해 만생한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남녀사이에 좁색한 사녀와 _- L _\1 ν- 와끼 t’~ J~ : -

결혼생활 과갱에 출생한 자녀와 J 부-단와의 관계와 갇으 nj .- L 사 L4: 사 

회적으로 목 같은 권리활 가친다. 이ì! l 한 lr 셰는 사딴익 낀시갚 사식 f 

중하며 누구나 목같은 권리촬 가지는 우바나파 사회주.91 셰 j;-rJ ?씬씨아 

새 세대들을 주제혁명위엽의 믿응시한 계슈사되 생시 l갑반까셰 -/] 껴야 한 

우리 혁명의 요구롤 반영하고 있다. 

미성인 자녀룰 지덕체률 검비한 공산주의 캔센의 낀감시하 역-/ _(1.'/ .11 

우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노덕적 의무인쁜 아니마 ~-가아 사회앞(껴l 시년 

공민의 법적의무이다. 부모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띄-쏟늄역이 없 껴낀 

자녀에 대해서도 돌보아 줄 의푸륜 친다. 

자녀는 부모률 사량하고 촌경힐 밴 아니 i’} 띄-농늠껴윤 잃있잔 때이1-: 

부모의 생활을 잭임지고 돌보아야 한 ~l 객의부판 선나.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보와 친사녀사이-() 1 까깨와 꽉간나. 

계부모에게한 계자녀촬 과유 Jl! 양한 이 III- ， I 판 ?l 한 ~l 쇠 [H 이 -rl 간 때사 

할 권리를 부여하며 셰자녀에게는 iI? 녹늠 l녁-깐 싫간 세부-민션 낀약힌 {ηl? 

률 지운다. 

우리나라에서 인양은 어니까지나 자녀아 바악감 위해시 IJl 힌 '" 넙니 

:IE{Ri2 띠성인만이 양사녀-다 됨 수 있()띠 선거꺼싸 .. L 씩에 (까사 l1 션 

보육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양부 V;넌 꺼 수 없다 약-깎맨 _1. ~_ ￥i 사띤 J) 

양자녀로 됩 자의 친부모 IF-仁 후꺼 ?1y)--!Ir ‘!’-나 ~l 양에 내한 -놈이션 9} 이 

_r.r.r. ;);) :J 



야 할 뿐아니라 양자녀로 될 어린이가 6삼인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야 

야 한다. 

공화국 가족법에서는 양자녀로 되는 데서 아들파 딸의 차별을 두지 않 

으며 친자녀가 있는 사람도 양자를 받야 들일 수 있다. 

양부모 자녀관계가 이루어지변 그들 사이에는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진다e 

가족법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형제자매 사이의 양육의무， 부양의무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부양해 출 사람이 없는 미성인과 로동능력 

이 없는 자는 국가가 돌보아 준다. 

가갱생활 과껴에는 리혼이나 j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 나가는 

경우에 재산잘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이 경우 

에 가갱의 재산을 가정재산파 개별 재산으로 나누어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둡이 합의하여 나누는 원칙에서 처리하게 된다. 

가갱재산에는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이루어 놓은 재산， 가갱생활 기간 

에 개별적 성원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저금한 톤이 포함된다. 

가갱재산을 나누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나누 

어야 할 재산의 성격파 용도， 당사자들의 경제생합 형편파 수입 둥을 고 

려하여 녀성들파 자녀들의 리익의 견지에서 나눌 재산의 대상파 략을 갱 

하여 줄 수 있다. 

가족법 제 4 장에서는 후견의 목적과 후견인， 후견인의 의무， 후견에 대 

한 감독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후견은 미성인파 갱선병 등 기타의 선체상 겸함으로 행위능력음 가지지 

못한 성인음 외하여 첼갱한다. 미성인의 경우에도 16삼에 이컨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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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로농보수의 냄위안에서 빈사냐i 늄얘외관 한 수 있 (J 셔 llì ;!내 이 !’ 시 

봇하면 후견인갈 통하여 민사법괄뼈워판 하다. 

n] 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단 부 y 까 뇌 I 니 11’ v 샤 (값: 끽 ? 꺼1 : -F !!’ ~J 

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신혜상 견휘 o 되- 얘외늠역 0] 없: 사이1 t ~ ~ ~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사녀， 조-긴J_ 보나 건?사녀， 여 세 사lJ~ 츄“내1 

서 후견의무 수행에 가장 객당한 샤압이 후꺼 q1f)- 파 띤다 

후견인은 후견 받는자률 보육 교양하껴 .- L 91 얘휩파 ?l 까쉰 딴 μ1- () ~ -1 

고 재산을 관리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된다. 

후견의무 수행 갱형을 감독하는 사염은 주~ r낀뺑갱기;!}이 한다. 

가족볍 제 5 장에서는 법정상속의 순위와 몫l ， 거 II’-}꺼， 유?!사낀， 

관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사 치 '1 

상속븐 공띤이 사망하였윤 때 .- I 91 채산삭 궈바와 이 !!’판 rr 간 시얀 tJ] 

이어 받은 가족볍객 제도이다. 

번갱상속은 상속에서 가장 인반객이 I껴 천헛서 ?1 억 E~ .Î/. 시 11] 시 번에시 

켜 해 준 순 위 에 따 과 재 산 이 분 ttR 순 익 가 견 죄 ~1.: :. 삭 갓，- 이 나- ~j 껴 사 깐 ")1 

첫째 순위단 ttR 우자와 사녀， 부 F 이 I너 섣째 까 ?!:r F 사 L1 차 」주 l，’ 믿. 색 셰 

자때이며 셋째 순위단 가까;?- 친척단이다 

깐F 순위 의 상속인이1 계 자폐 지 났 (J {~t" t_ l!l (Jl 껴 하 사 fi ?l (.)! I1 • 서 

더라도 사밖자뷰 생천에 잔시 하대하였거나 이서서 r)-!Ir If÷ f‘õ 1.J.시 

갱 우， 상속 2F- 캔윤 j~ 91 객 Oï긴 낀끼: 사에 셰 삭 잔 fl 잔 주 ̂l ~J: 나 

() 1- (, 

l ’ ‘ 

번갱상쉰파 함께 유인삭잔이 있다. 카 Il!! 간 사 '1 .01 셰사-깐 r;?’ (J "’ 샤 

속시건 수 있다. ~1.러나 유언이 유?!사시 낀약-깐 센낀 -차!”이 이익까 ~l 

해하였잔 갯우에{: 무효이다. 

-.')57 • 



상속은 6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가족법 제 6 장에서는 가족볍을 어긴 공 

띤에계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볍적 제재률 가할페 대하여 규제하고 있 

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화국 가족법은 사람을 가장 귀중허 여기는 

인간중섬의 철학사상을 관통하고 있으며 사회생활 경역에서는 물론 가갱 

생활 영역에서까지 모든 공민들이 자유롭고 평둥한 권리를 누리도록 담보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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